
-52_ o 1 로츠 o 1
U-r S 0 S 소 사 전

주 독 대 사 관



o o.1 책자는 주독 한국대사관이 송부한 자료를

통일원이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복

제 발간한 것입니다 聲

o 각 부처 통일정책 담당 부서 및 통독연구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랄니다.

통 일 정 책 실



천절 -U - U-H ":' -U-1

주독디사찰은 l9캐넌 이리 독일를일의 정헙출 . 우리 를일절척에 찰응발 수

있도복 를독과정 언구사업출 중점사업으로 추진리오고 있습니다. 이러받 사업

의 일활으로 작넌 5월 특일를일과팀를 언대순으로 요약받 M특일를단으로부터

를일까지 약사w 를 번억 . 발간한데 이어> 이번어 독일를일 관릴 를피를 주피

별로 요익한 "독일를일 소사및" 을 및억 . 발간하겨 되됐출니다 출

이 적자는 i린 i 및 l2월 독일 언방정치 고육선타 (Bundeszentrale fur Politi-

sche Bildung) 가 특일를일과 찰및된 94거 주피어 찰리 각피 및를가 69명어겨

집필를 의뢰하여 발간한 적자 "Handworterbuch zur deutschen Einheit" 중어서

특히 우리어게 가장 참고될 발한 5o거 주피를 선정 . 번억한 자료입니다 출

o]U3.o)서린 디서특정부의 특일정직t 각 정당의 입장t 잉특간의 조익

과 이와 찰릴한 국천 . 국피법적인 저측먼 > 전승 4겨국과 주번국의 입장 및 인

도* 양독 주민를의 통일에 디한 근점> 및간를야어서의 교류, 를일를 위한 최

종적 조지인 제l> 2차 양독간 국가조약 등어 활한 니용이 를일달성 이후에 다

시 종합적으로 정가 . 피조명되어 있으며 , 출 42o거의 참고를헌 목곡도 수목되

어 있습니다 聲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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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를일과정를 들이리 블때 서특절부는 리우 헌실적인 를 일정척를 주구히

識다는 것를 느필 수 있습니다. 등 . 서간의 디결과 갈를이 엄를하고 는 상

찰하에서는 상디방 체제를 인정하및서도 기분법어 명시될 를일명제어 입각하

여 잉측간의 찰계를 및족니부의 븍수찰피로 규정하및서 t 주및국의 이히와 지

지속어 실천가능한 교류 . 헙력를 측진시리 딘족의 동질성출 로존하는 한편 雌

주민들의 를단고를을 활화하는더 중짐를 투어 繫습니다 출



그러나 사피주의제제가 스스로 와리되고 닝및이 종식되및서 를특주및들의

자유겅쥐애의 의지가 배를린장력출 터놓게 했출며, 서독징부는 단단한 정치 출

정재적 기반를 바할으로 기및한 외교억 량을 발위하여 단숨어 를일를 성쥐努던

것 입니다 출

이피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힙으로 및족분단 상찰를 극복히야 하졌다는 의

지얘 따라 <납복 합의서' 를 체길한 바 있으리t 이를 실천라기 위한 구처적인

후속조치를 바릴라여야 찰 중요할 싯점에 와 있습니다. 이리한 싯럽에 특일의

를단즉복 과정과 독일인글의 지해를 다시 한및 되시겨 로는 것은 및족를일이

라는 시데적 과제의 할성를 준비하는 과정어서 리우 의의있는 작업이 되리라

확신할니다 출

아부료복 이 자료가 독일를일과정의 종발적인 이해와 우리의 를일방안 수릴

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바지 많습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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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is Cornelsen)

l. 경제를합과 화폐를합으로의 발전과정

동독의 및화는 급속도로 진행되 됐다. 단지 l989년 ll월 9일 이후 향후 발전

가능성 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매우 발은 휴지기가 있있을 뿐이다 . 이미 l9

9o및 조부터 동독국민이 서독과의 를일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 시작및다 출

l99o및 2월 7일 서독의 언방절부는 동독정부에 화폐블합에 글한 교섭을 제 안

및다. 양측간 대롸는 즉시 시작되 있으며, l99o및 3월 l8일의 선거후 더욱 찰

발해됐다. l99o년 5월 l8일 제l자 국가조약으로서 화폐 . 경재 . 사회를합의 달

성에 관한 조익이 서 명이 되 있고,(1) 1990및 7월 l일 발료되 있다. 제2차 국가

조익(2)은 제l차 조 약 내용을 상새히 로충하 으며 , 이를 를해 l99o및 lo월 3

일자로 정지 적 를 일이 달성되 있다 출

를일조 약 내용의 길정에 있어서는 의견이 분분및다.(3) 서독내의 실정에 맞

게 만들어진 법를 및 경재제도를 전혀 사회적, 정제적 상황이 다른 동독에 도

입시키는 사 실 및 동독주민들에제 전혀 생소한 시 장깅재체재를 로포무역주의 t

자급자족주의 , 재적경재로 특징지 워지는 사 회주의채제애 직접 도입시 키는 분

재에 관해 논할이 있있다. 그러나 동독 경재 및 사회가 l99o및 포부터 붕괴하

기 시작한 점도 간과할 수 얼있다. 서독으로의 이주민은 긱증및고, 동독징부

는 실효성 있는 경재개혁을 위한 결정적 길정을 내릴 능력이 업는 상장이 있다 출

따라서 동특의 조속한 해체는 징치적으로 를만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인해 불

가피및다 奉

* 독 일깅제 인구소(DIw) 언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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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겅재를합과 화때를할

2 . 조약상의 기를규정

제l차 국가조약은 이미 겅제를장을 위만 중요한 월인을 규정하고 있다출 조

약은 다응의 6장으로 구성될다 출

I . 기본원 인 : 사회 적 시 장경재(Soziale Harktwirtschaft)채재를 앙 조 약 당

사자 공동의 겅재질서로 확 정

II . 화패 를합 얘 관 한 규 정 .; 독 릴 마르고화(D M )을 공 동 화 때 로 확 정

麗. 경재통합애 관한 규정 : 사뢰적 시장겅재채제의 전제조건으로서의 기본적

여건 확 정

린. 사회를합얘 관한 규정 : 를동법 및 사회로험 될리의 꼭정

v . 국가애산 및 재 정 : 재 정정책, 국가지 출, 조새 및 재 징할당해 관찰 원 적

부속분서 인 '기본방침 에 관만 공동의 정서 ' 에서 양측은 서독의 법적, 제 도

적 기를조건을 동독이 인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9게 항복에 걸친

부목이 있다. 기타 7게 항목애는 l99o널 7월 l일 화페 . 경재 . 사회를합을 실

및시키기 위한 예비조건으로서 동독에서 고려해야 찰 법적 재정이 규정되어

있다. 부록 朧은 장기간의 논의 끝에야 확 정되 다. 이 장애서는 -서독 및 외

국의- 게인루자가의 동독지익내 토지 및 생산수단애 대한 소유권 취특 가능성

이 규 정되 있다 출

l99o년 8월의 를일조약은 재l자 국가조약을 료충하고 법적 기본여건 내에서

는 필요한 및경사항해 대한 상세한 규절을 하고 있다. 를일조약은 9장으로 구

성 될 다 .

I . 동독가입 에 따를 표력 : 연방제의 도 입

II . 기를 법 : 기본 법 및 재 정조직 의 인수

驪. 법규조절 : 법규도입을 위발 될적

린 . 국재 법상의 조약 및 협정 : 지속적 효력에 관한 규정

v . 공공정 정 및 법규적 용 : 설치 및 행정에 관한 경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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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경 제 를 합 과 화 폐 를 합

w . 공공재산 및 채부 : 공공재친 및 채무에 관한 경과 규정, 특히 공유재산 출

구조조정을 위한 지친조지 의 약속, 대외경제 내애서 계약상의 의무를 위

한 신뢰 로 호

料. 노동, 사뢰, 가족. 여성. 로건, 활경로호 : 법적근거의 계속적 발전을 위

한 를독후의 입법 의무

欄 . 를화. 교육 및 학를, 체 육 : 업무의 이행. 재 정 및 경과규정

. 경과규정 및 기타규정 : 특히 미해결 재산문재의 저리애 대한 규정

부록에서는 법규를일의 세부사항이 상세히 규정되 었다(부록 I : 서 독 연방법

의 도입, 부록 II i 계속 유료찰 동독법 , 부록 履은 l99o년 6월 l5일의 양 계

약당사자의 '미해결 재산권 분제의 저 리에 를한 규 정' 에 대한 공동성 명 입).

이로씨 l린5및부터 l949및까지 전승국 점령법을 근거로한 재산를수를 일회시

릴 수 없다는 사 실이 최조로 명문화 되 있다 출

3 . 경제 통 합 (Die Wirtscha ftsunion )

사회 적 시 장경제를 도입하기 위해 동독은 서독의 중요한 모든 법적, 재도적

기본조건을 인수하고 일체의 중앙재적 경제 및 국가에 의한 를제규정을 폐지해

야 편다. 시 장경제를 위한 중요한 기출될 직은 사정제적 조 직 및 경정, 게 약자

유의 될꼭, 업의 자유, 자유 시 장가격, 토지 및 싱산수단에 대한 사유재산 출

는사간 입금 및 근로조건 애 관한 자유힙 정 등이다 . 이에 상응하여 찰 련 법을

l99o년 7월 l일전애 구동독에서 인수하여 새로이 제정해야 및다. 중요한 내용

들 중 여기서는 그 의미가 특별한 3가지 요소.만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는

우선 자유시 장가격의 핀 및이 포함될 다 . 동특의 힝 정적으로 조정된 가격계도는

l99o및 7월 2일자로 패지된다. 이와 관및 진에는 소위 기출적 수요를 위해 매

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諒던 사 적 소비부문의 지월제도가 거의 펴지되있다. 이

중 애외는 패지시 기를 언기시 길 임자료, 애너지 요금 및 교를요급 이있다. 그

밭얘 l99o년 7월 l일자로 기존의 국가얘 대한 부과금이 서독의 조시저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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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경제를합과 화페를합

해 대제될 점이 즉벌한 의미를 갖는다. 이로씨 국가의 정재에 대찰 간섭과 고

액의 생산비 부담이 종료되 고 -서 방체제에서 를상적 인- 주로 가지 창출과 수꼭

을 기준으로 하는 조새제도가 도입되 었다. 서독의 조새제도중 일부는 경재를

합과 함께 도입되었다. 일부세는 l99l년 l월 l일을 기해 새로이 도 입되 었다 출

동시 애 사희로험제도가 서독기준으로 재혁되 었다 출

그 밖에 국가기업의 재조직이 큰 의미를 갖는다. 동독에서는 실제로는 국가

소유인 ' 인 민공유재산 ' (Volkseigentum)이 주 소유형태 다 . 이 중 예 외 는

생산수단에 다소의 사유재산제의 도입이 리용된 농업(조합재산), 상 업, 수공

8 , 서비스 업 등이었다. 리종적으로 국유기 업 종사자는 전취업자의 8的를 차

지하고 있었다. 새로운 상장하에서 핀 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다응의 새

가 지 다 출

- 전 국유기 업을 시 장경재에서 를상적 인 회사형 태로 전찰

- 이 전 소 유 자 청구권에 대 한 고 려

- 기 업의 매각 또는 지분 배 당

우선 동독의 국유기 업은 그 형태를 서 방 회사법얘 의해 전를시켜야만 및다 출

배당권 관리를 위해 특벨기 관으로서 이미 l99o및 3월에 신탁정이 설치되 었다 출

경재를합의 준비과정중 신 탁청의 기 능이 새로이 규정되 었다. 즉 새 로 형성되

는 회사얘의 참여권을 인수하고 청산을 요하는 기 업의 정 절력 있는 기 업으로

의 전활을 검토하고 사유화를 시도하는 것이 신탁청의 주업무로 되있다. 신탁

정은 단게적으로 업무능력을 갖추며 발전되 어찰다. 사유화는 서서히 진힝되있

으나, 수많뜬 등득기 업들이 저한 큰 문제는 달리 해절찰 수도 없있다 출

큰 를재 중의 하나는 소유권 문재다. 를일조익에 의하및 l945및부터 l949및

간의 재산를수는 기를적으로 재받이 반찰되지 많기 때분에 를제시 되지 많으

나 l949및 이후의 기 업이 자의 적인 국가및 력힝사로 국가재산으로 를수되 었기

때문애 이에 대한 조지가 필요하다. 동독출국자의 재산은 몰수되및고, 이 중

를히 l972딘의 최종 적 국유화 당시 는 자발적 매각이 나 합당긴 가적로상 등은

전혀 고려되지 많있다. 서독의 법적상식으로는 과거의 소유권자가 소유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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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결제를합과 화때를합

반출, 동가재화로의 로상 또는 급전로상 청구권을 찰절시필 수 있다(미해결

재산글제 처리애 관한법 , 를일조약 부즉II ) . 불를 구입자가 지 력경제 발전을

위해 의미를 갖고 있는한 과거 재산반활 청구권에도 불구하고 토지 또는 기 업

을 매각할 가능성 이 부여되 다(를일조약 제3조에 언급될 지 역내 특별부자해

관한 법, 를일조약 부특 II). 상기의 재 규정으로도 사유화가 잘 이주어지지

많았다. 많은 경우 바로 이 비해결 재산권 문제로 인해 조속한 경제의 재건이

장애를 받고 있다 출

4 . 화패를찰 (Die Waehrungsunion)

제i자 국가조익은 서독의 독일마르고(D린를 동독의 통화로 도입시키고, 연

방은행해 화패정책에 대한 유일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규정하 다. 이 중 복잡

한 를제중의 하나는 동독화폐의 명목상, 실질상의 가치를 정곡히 측정할 수가

없어 교활를에 대한 신뢰할 만한 기준을 마련할 수 없었던 점이다 . 또한 기 업

의 경쟁능력과 국민의 사 회 적여건이라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고려해야만 望다 출

교활대상은 및금재산(주로 경상소득)과 청구린재산(동독의 화패제도 및 대부

재도애 있어서의 채핀 및 채무)이됐다. 임금은 5월 l일 유표한 단체협 약을 근

거로 l:l로 교찰시識다. 장기간애 절쳐 논쟁의 대상이 되있던 이 교찰출은 동

독의 임금수준과 초동생산성을 일지시 릴으로씨 나출 걸과 다. 즉 서독과 비

교해 볼때 임금수준은 취업자당 l린> 급부창출능력은 취업자당 4o~ 5이로 산

정되있다. 를른 임금의 l:l 교를은, 기업들이 새로운 상찰하에서도 경정력이

나 급부능력이 있을 것인가애 관한 그 후의 발전등항출 찰찰한 후에야 가능한

것이므로 근시 안적인 조치로 간주되 어질 수 밖에 없있다 출

동독의 언금은 과거 당시 임금의 55x 수준이 다. l99o및 7월 l일 겅재를합

게시 와 할깨 동독의 전체 언금을 월 직적으로는 서특방식 을 채택하여 새로이 산

정해 -정상적 근로를 한 결우- 과거 임금의 7o2에 달하는 수준에 발하도목 하

다. 이러한 새로운 산정으로 동특의 인금은 펑글 3ox 정도 상승되 있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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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경제를할과 화페를합

정구필 재산(채딘 , 피무)의 교를를은 될리적으로 2:l로 책정하 다. 다만

사회정책찰의 이유로 국민의 저축액에 대해서는 절충안을 택및다. 즉 언령에

따라 2,ooo 마르S( 0 ~ 1 3새), 4 ,加o 마르츠 (14~58세) 및 6,o則 마르고(59새

이삼) 까지는 l:l로 고활시 됐다. 동 금액출 조과하는 저축액은 2:l로 교활시

됐다. 언 구조를 근거로 한 모릴산정을 분석해로면, 국내 재인가계의 경우

저축액중 약 65o억 마르고가 l:15.. 1,010억 마르고가 2:l로 교찰되 었다. 국

내 게인가재의 저축액은 교활후 총 l>l5o억에 달識다 출

를재는 약 2,3oo억 마르고에 달한 기 업(주택건축업 재외)의 은행 재무 다 零

2:l 교활후 기 업의 채루는 l.l6o억 바르고로 되 다. 동시 애 과거 기를 이자

를 5x가 서독수준으로 상승되 었다. 계적경제에서의 재무는 수익성을 전터 고

려하지 많은재 '위로부터' 지 정되 있있다. 다수 기 업들이 교찰후 새로운 상

장에 직및하여 재무를 부담찰 능력이 없출이 밝혀졌다. 재무의 전반적 면재는

많은 전분가들의 요정이 있있읍애도 출구하고 허용되지 많았다. 다만 신탁청

이 게별적 정우에 한하여 료조를 해주었다. 화패게헉의 기술적 전게과정은 를

마 잘 띤이 진행되 있다. 또한 이로 인한 겅제 적 결과도 를 부 리 없이 극복되 있

다. 화패를합으로 인한 인를래에 대긴 우려카 있었으나 실제로 증멍되지 많았

다 .

5 . 재 정로 조

잉 국가조익애는 공공부문, 경재부를, 를통시 장애서의 어려운 적응과정을

일련의 국가지 원조치를 를해 찰화시 릴 것이 규정되 어 있다. 각 부문 제정로조

는 긍공부를의 경우 예상되는 국가얘산 및 사피브험애서의 적자에, 경제부를

에서는 구조개선 지 천 에, 초동시.장에서는 는동시 장 측 진정적에 취헤됐다. 제 l

차국가조약애 의하민 서특은 동를 공공재정에서의 적자를 l99o및 하반기와

l99l년 상반기애 2/3 정도 인수하고, 나머지 l/3은 동독 국가예산에서 로증채

무험태로 부담하도록 되어 만다. 구동독지 역 지린을 위해 독일를일 기금을 형

성望는대 l9則및까지 l,l5o억 마르츠를 애치해 두도록 識다. 이 중 95o억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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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겅재를합과 화폐를합

르고는 채무로, 나머지 린o억 바르고는 연방예산(예산절 약 조치를 를해)으로

충할하기 료 識다. 변제는 천방 및 전 서독지 역 각 주가 반분하도록 했다. 언

방제에 따라 지천금의 852는 주민수에 비례하여 직접 신설주에 이전하고> l5%

는 동독과 관련된 중앙정부 해결과제 비른을 부담하는 및방에 귀속시됐다 를

그사이 동독 공공부문의 재정상찰에 관한 받단이 너무 박관적이었다는 비판

이 대두됐다. 세입은 장소되있고, 필요한 지출은 예상로다 및았다. 몇차래의

추가경 정예산안 및성을 를해 연방이 통독지 역을 위한 추가부담을 결의하있다 출

i99o및의 경우 3차 주가경 정예산안 필성후 총 약 5訓억 마르고가 추가되 는

대 그 중 22o억 마르츠는 독일 를일기금으로부터 나찰다. 이러한 이전 지출

이외애 새금인상 재정으로 숭당되는 동독주를 위한 특및프로그램인 M구동독

경기부양 를동대출책 " (Gemelnschaftswerk Aufschwung Ost)이 마및되 어 있다 출

재l차국가조약 재l4조 및 를 조약 제28조는 동독기 업의 주조번 깅이 촉진되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청에 대해서는 필요한 기업자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단 재무 상발선 이 책정되 었다. 그사이 광법위한 구조측진

계획이 새워됐다,(5) 그중 중요한 사항은 다읍과 같다

- 경재얘 대및 다얌한 융자게적 , 특리 유럽부흥계적 특벌재산(ERP-Sonderver-

Boegen)으로부터 1990~1991 총 l35 억 마 르 s 지및

- 세금로조, 특히 i犯(i9린딘 6월 3o일까지 ) 내지 8X(1992및 l2월 3l일차지 漆

특별발 정우 i9財및 l월 l일까지)의 주자로조

'지역적 경재구조게선 ' 이라는 공를과제 내애서 지역적 겅져지월 및 부자

로조금 지급과 주자액의 33x까지 엉업부자애 대한 로조 4 지갈

- 지 방자치단제 루자를 위한 융자계획(i5o억 마르고 예치)

- 신탁정의 차관, 융자로증

는동시 장애의 문제얘 있어서는 동독지 억의 정우해 찰하여 비교적 제및적 이

지긴 서독 고용측진 법의 개정이 있및다.(6) 단축근로수당은 기업의 어려움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과의 인관하애서 발생한 정우에도 지급된다 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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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경재를합과 화폐봉합

실 업자와 단축근로자 수의 증가는 서독에 의해 재월이 조달되는 동독실 업로험

에 상당박 적자를 료래하었다 찰

6 . 지 t 카 지 의 경험

경제를합 및 화페를합의 급속한 도입은 냉정히 고찰해 블때 애포부터 어려

운 설협이있다.(7) 동독경제는 아주 특수한 상찰하에서 발전되어 識다. 거의

일채의 경쟁이 배제되고t 국가의 조정 및 게획에 의해 겅재가 움직이며, 자급

차족 헝태를 좌는 특수한 구조가 생성되됐있다. 를가는 를건의 길핍과 과다에

따라서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정잭적 . 겅제복적 에 따라 책정되 있다. 생산부분

애서는 는후및 설비를 사용하며, 비료율적이며, 활정을 오업하는 생산과정이

지배적 이 있다. 단지 소수의 상를만이 국재 적으로 경 쟁능력이 있었다. 기계시

설은 낙후되고, 사회간접자뜬은 일악한 상태었으며, 찰경오염은 십각했다. 계

다가 행겅부를은 수십 및간의 중앙집 권적 절정에 기 인하여 능를적이지 못및다 零

서 방기 업과의 직접적 경젱애 직면해 생산품 대부블이 -주로 재조업부를이 나

농업부문- 더이상 정쟁능력이 없음은 블명한 사실이 다. 그러나 지금짜지 등

한시 되있및 씨비스 부문애서 겅기가 활성화 되어 일자리 손실을 메꾸어주리

라는 기대도 있 다. 그럼애도 불구하고 어느정도의 속도로 구조전찰이 진정

될 것인가* 어느정도로 생산 및 고용에서 타격이 있을 것인가는 여전히 블곡

실및다. 지급까지의 경험으로 볼때 기 업 기반를 공고히 하는대는 애상 외로

시간이 펄요할 것으로 로인다. 산업생산은 l99o및 하반기 에 전년얘 디비해 를

때 반으로 를어들 다. l99l및 조'부터 코해콘(RGw)의 해체이후 동구권과의 무

역이 짐재상태애 있고 당블간 패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업부분어서도

를 어려움이 있 다. 건축업 부를도 국가나 겅재가 발주에 필요한 재원출 갖

고 있지 많기 때분애 마받가지 로 침제상태 다. 새로이 엉업신고가 많긴 하

으나 생산부를의 일자리 상실을 로상찰 정도에는 절및 미지지 를및다 를

초동시 장 상찰은 악화될 조건을 부블적으로만 반업하있다. 실업자수는 l9則

및 6월 M 2 ,帥 o명애서 l99l년 l-U 757,0帥 밍으로 증가하 다. 실 업를은 l.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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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경제를합과 화폐를합

애서 8.6x로 상승되 었다. 취 업자 수는 감소폭이 예상 실 업자 수료다 절및 됐

다. 서독으로의 이주. 외국인 취업자의 해고 및 연금 수급자, 정년퇴직자 및

를독 거주 서독취업자 (특히 동 . 서 경계지 역) 등은 l989년 가을부터 l99o및

말까지 취 업자 수를 악 l백 5o만명 감소시 識다. 게다가 취 업자의 대다수가 불

가피하게 단축근로자로 될 수 밖애 없 다. l99l년 l월 단축근로자 수는 l86

만명애 달努다. 이들 대부블은 평를 정상근로시간의 절반 이하로 는무하 다 雌

경재 . 화패를합 도입시의 월 리은 를일후 국 민의 생찰수준이 를 일전에 비해

악화되 어선 안된다는 것이있다. 이 월 적은 일반적으로 지 켜지고 있다고 하 했

다 . 취 업자의 입급은 - 입급의 l:l 교찰후- 상당히 인상되 었다. 순 소득을 서

독 입급수준에 비교해 로 면 를화를합 전얘는 342 던 것이 l99o년 말애는 44x

까지 힝상되 었다. 및금수급자는 l99o및 7월 l일 연금의 상당한 상승 이후 그

수준을 재속 유지할 수 있었다. l99l및 조얘도 l5x의 언급 상승이 있됐다. 단

축근로자는 대게의 경우 과거 순소득의 85 X ~ 9 0 2까지를 받출 수 있어 이 부분

애서 익시 적당한 생활수준이 로장되 됐다. 순 임금의 632(독신자) 또는 682(기

흔자)를 실 업수당으로 받는 실 업자의 경우는 생찰이 곤란해 됐다. 이들애게 있

어서는 낮은 셩찰수준 를 만 아니라 실 질적으로 재속 직장생찰를 할 가능성이

엿로이지 많기 때문애 사회적, 심리적인 충적이 를재가 되고 있다. 장기적으

로 블때 시 장정재력이 동독의 경재를 활성화시 릴 것은 확실하다. 동독사회의

정치적 . 사회적으로 존할될 상찰은 우선 단기적으로 적절한 조지를 를해 해결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도기동안 국가적 계적을 를히 특수지억 및 특정부를

애 대한 국가지및이 필수불가결하다 출

9



l. 겅저를합과 차피를합

< 談 린

1) Vertrag Uber dle Schaffung elner yahruiUs-, VIrtschafts- und Sozlalunlon zwl-

schen der Bundesrepubll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Bokratlschen Repub-

bllk, In; Presse- und Infonatlonsaat der Bimdesreglenmg (Hrsg.).'Bulletln 83/

1990, S . 517ff.;

2) Vertrag zwlschen der Bundesrepubll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Bokratl-

schen Republlk Uber dle Herstellung der EInhelt Deutschlands - EInlgungsver-

trag, 1n; Presse- und Inforoatlonsaiit der Bundesregienuig (Hrsg.): Bulletln

104/1990, S . 887ff.;

3) 이에 디하여는 粒s sondergutachten des Sachverstandlgenrates voa 20.01.1990 s o -

wle den Brlef des Sachverstandlgenrates an den Bundeskanzler voa 09.02.1990,

In: Sachverstandigenrat zur Begutachtung der gesaatwlrtschaftllchen Entwlck-

lung.' Jahres離切chten 1990/91, 1n: Bundestagsdrucksache II/撚72 참조 출

4) Deutsche Bank: DIe 切流料ngsuni撚 간t der Deutschen DeBokratlschen Republlk,!간

Monatsberlcht, 7/1990. S . 14ff 찹조 출

5) BundesninisterluB fur WIrtschaft:V1rtschaft1Iche Hllfen fUr dle blsherlge DDR,

諒mi 1990 참조 출

6) ArbeltsfOrderungsgesetz-AFG. GBl. der DDR, Tell I, Nr. 36 v . 28. 06. 1990;

7) 이에 대하여는 sachverstandlgenrat zur Begutachtung der gesaBtwlrtschaftllchen

Entwlcklung, a.a.O 참조 출

< 參 考 文 識 >

Deutsche Bank: Die Vahrungsunlon mit der Deutschen DeBdkratlschen Republlk, Ins

Monatsbericht, 7/1990, S . 14ff.

Jahresgutachten des Sachverstandigenrats zur Begutachtung der gesantwi諒schaftll-

chen Entwicklung, in: Bundestagsdrucksache 11/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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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겅저통할과 차퍼를합

Vertrag tlber dle Schaffung elner Vahrungs-, Vlrtschafts- und Sozlalunlon zwlschen

der Bundesrepubll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Bokratlschen Republlk, 1n:

Presse- und InforBatlonsant der Bundesreglerung (Hrsg.)s Bulletln 63/1990, S .

5 1 7 ff.

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Bokratlschen

Republik Uber dle Herstellung der EInhelt Deutschlands - EInlgungsvertrag, Ins

Presse- und InfonnatlonsaBt der Bundesregierung (Hrsg.): Bulletin 104/1990, S .

877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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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3 츠 로

에 츠하 르 트 예체 k

(Eckhard Jesse)

l. 정의 및 분제의 및황

과거청산(Vergangenheitsbewaeltigung)이 라는 찰성어는 특이한 단어다. 과

거란 지나간 것으로 정의되어 핀래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없기 매분얘 청산할

수 없다. 그리고 지 나 간 일은 사람들이 일일이 그때를 거른하면서 나쁜 인상

을 갖으려 하지 많는다. 누가 이 개념을 받들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심지어

독 일 연 방대를령 레 오 도 르 호 이르 의 덕분에 이 말이 널 리 퍼 지 게 되 됐다고 하

는데- 그 의비의 및관성은 나리를의 유산을 출바로 청산하자는 것이있다. 른

히 따옴표로 인용되 는 이 개념은 그동안 . 미 언어권애도 널리 딘여졌는데

이는 대부블 서독과 재3재국과 관련하여서 다.(l) 과거청산은 첫패 범죄 사

실이 있을 것, 둘해 그 범죄정위가 를및을 것, 그리고 새재 민주화가 위따를

것을 전제로 한다.(2) 일단 이 새가지 측 및이 함깨 갖주어져 있을 때에 만 과

거청산이 라는 발이 딘이게 될다 출

이 게릴은 명확치 않은것( '과거' ) 또는 블행한 것( '청산' )으로 료든지

간얘 이 재녑이 말하고자 하는 사건의 내출이 중요하다. 나치(료는 기타) 독

재의 결과는 여러가지 힝태로 청산되어야 한다. 강제수용소에서 수백만의 인

밍이 희싱되는 등 를화충격바저 일으릴 나지즙의 만힝은 너무나 어마어마편기

때를애 그 시대와 그 결과애 입장출 취하는 것를 를가피 한 것이나, 과거청산

에 대찰 책임은 서독만이 단독으로 질 것이. 아니라 다를국가틀도 포함되 어야

하는대, 그래서 최근 수및간 이 및 의미얘서는 부를적 이나마 오스트리 아 과거

청산 방법이 논의되기도 하었다.(3)

차 트리어(Trier) 대학 절치학언구소 언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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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과 거 정 산

과거컴산 를제를 정가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 분야를 모두 참작해 로

아야 한다. 가 장 를요한 분야로서는 법적 처리, 가해자 저벌, 재정적 로상 출

나치스 시대에 찰한 공 게적 단 논의 , 그 전사(前史)를 비를하여 l2년 간에 걸발

역사적 분석과 감은 것를 들 수 있다 擊

2 . 과거절산의 차될

과거 청산을 발할때 른히 나치시대의 반응만를 의미했다. 그러나 이 개 념은

동독의 공산독재의 블괴 이후 로다 광범하게 적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떵

게 과거 핀만이 된행되 있는가라는 서술적 측면과 어떻게 과거 정만이 진행되 띤

어야 및는가라는 규법적 측면으로 구분해 로아야 할 것이다 燎

2.l. 서독의 나치 스 과 거 청산

서독은 제3재국의 법적 승계국가로서 오늘날까지 제3재국의 만템애 대발 책

입을 져致다. 과거정산의 모든 중요분야를 고려해 볼때 잘한점도 띤고 를한정

도 있다. 무 엇로다 유태 인과 이스라앨에 대한 재 정로삼은 긍정적인 것얘 속만

다. 지금까지 l,ooo억 독일마르고 이상이 지불되 었다. 나치스 채제에 관한 힌

대사 언구는 과거 청산에 방향을 재시하는 기여를 및다. 5o년대조애 제3재국의

만햄을 규명하도록 및대사 언구소가 게설되 었는데 그 진지한 연구애 있어서

나지스 재재의 만행애 대해서는 더이상 번명하는 자새를 로 인적이 얼었다. 그

러나 그 처리에 있어서는 부분적 이나마 도덕적으로 시사를 주고 국민 게도적

향출 끼 친 사회저 리방식 이 확산되 언는대, 이와 갈은 것은 학문이 언제나 책

임을 질 수는 없었던 것이다. 료기 고위정재얘서 이 문제 처리어 인어서 민갑

성 부족 -재3재국애서 활동努던 .한스 귤로프케 같은 인를은 다시 아대나워 정

부얘서 고위직을 차지望출- 이 외얘도 형법적 저리가 소흘하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다. 그러나 l958딘 루드빅스부르그에 설립될 '나치 만행 해및을 위한 주

법旱성 중 앙사무국 ' (Zentralle Stelle der Landesjustizverwaltungen z u r

Aufklarung nationalsozialistischer Verbrechen)과 더블어 이러한 찰를이 시

- l 3 -



2 . 과 거 정 산

정 되었는대 그 성과는 다읍과 같다. U 90,921건의 수사에 의한 증거를 근거

로 6,479건애 대하여 법를상 유료만 유죄 판길조지가 취해편다.(4) 아직도 수

사는 계속되고 있다 출

2.2. 동독의 나리스 과거청산

이 사안은 들독이 4o여 널간 존속하면서 나미시대에 대하터 어릴 정도와 어

떤 수준으로 대처하었는가라는 질문을 를해 밝혀볼 수 있다. 동독은 독 일인이

라는 이를으로 감인된 블법적 만행애 대하여 를릴적으로는 플를 도덕적으 로 도

직임을 질 용의가 업딘다. 동독은 바쇼주의 와 그 기반을 일거얘 찰전히 근 절

시편다고 를임없이 주장하었으나, 사실애 있어서는 세산수단애 대한 사유재산

제 도 음호자들과 같은 공산주의정책을 한대하던 사람들이 철저하재 재거되 었

다. 과거의 나지스 거물얘 대한 유죄판결은 공산주의 일당지배채재를 수 림하

는 과정에서 하나의 부산를이 있다. "새로운 프로래타리아 독절지배 요구가 과

거의 지배세력을 대채하 으며 , 새로운 독절지배의 추종세 력이 과거의 추종새

력 대신 등장하었는데 이와 찰은 모든과징은 실제 자유로운 유권자의 부 표 절

차 없이 수행되었다. 인사를재에 찰한 한 과거와의 활절한 단절이발 6 재 및 적

의지속적인 를출과 접하게 관및되어 있다." (5) 더구나 통독은 극우주의의

기 반을 전혀 제거하지 많안는대 를독후 신설5게니 t우파의 활동이 이를 여실

히 증명하고 있다. 할 꾸며진 반파쇼주의는 젓패, 의례적이어서 의미가 없어

識고 들패, 반극단주의 형태로 정작되지도 를했다.(6) 를독내 헌실적으로 존

제헤출 사회주의가 블괴및 이후 알려됐던 바와 찰이 동독은 서독의 국제적 위

신출 격하시 키기 위하여 심지어 극우주의자들출 갖은 방법으로 지딘하기 조자

하 면다 .

2.3. 서독의 공산주의 과거 정산

지금까지 매우 소흘히 취급된 이 를야는 서특의 정치계, 출판계. 학계가 과

인 동독의 공산주의 제제를 힌실적인 것으로 정가및딘던가 라는 것을 자를히

로지 많를 수 얼는 측먼이 .있읍을 를한다. 서독의 지성인 부류중에서 동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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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과 거 정 산

독재 적 요소나 전제주의 적 요소를 거를한 자는 미피 그 주장이 검토되 기도 전

애 비난의 대상으로서 '냉전주의자' 라고 낙인 적識다. 訓및대와 則 및대애

풍미하던 반공주의 로 인하여 동독사회 의 기능제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

었고, 7o및대 이후의 반글주의 역시 학술적 분석이 박를 수 있는 를은 토양은

아니 었다. 그 대신 긴장찰화의 찰희 애 도취되 어 만행이 나 인권 침해를 알고 있

으면서도 백일하에 공재한다든가 비를할 수 없있던 점이 지 적되어야 한다. 이

를제에 관해서는 자기비판적 질를을 해를지 많을 수 없다 출

2.4. 동독 공산주의 에 대한 과거 청산

동독의 만정은 를바로 처리되어야 하며 국가로위부(Stasi)의 서류는 수사기

관이 이를 수사를 위해 장고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출 수많은 사람를출 법정

에서 단죄하는 것로다 탄압 메카니를에 대해서 거리낍 없이 청산작업을 하는

것이 월및 중요한 것저 릴 로이기도 한다. 그림지 만 정치 적으로 직임을 져 야할

사람들이 법정에 서지 많고 바걱나가게 해서는 안필 것이다. 그렇지 많은 것

은 모두 희생자애 대한 모독일 분이다. 그런대 피의자애 대찰 공소가 <배임
)

애 근거할 경우(전동독 자유를출 의장 정 정치국월 하리 터쉬얘 대한 소송은

모아비트의 형사법핀 경재부애서 진행됨), 과거청산은 불합리할 결과를 료래

하 다. 법지주의는 과거 동독의 고위 정치가들애게도 적용되 는 것이기는 하

나 당시애 를용되 던 법를애 의해 저촉이 안될다고 적임이 및제되 어서는 안된

다. 인권이나 국제법을 위반하및 처벌이 따라야 하며 따라서 만언된 법실증주

의적 주장애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해를편 장벽애서 '공화국 도주자' 를 사살

한 사람들만 -그 명릴자는 오히려 처 별되지 많고- 정벌얘 저하계 될다및 정의

는 꼭릴되지 많는다. 전술한 주드빅스부르그 소재 중앙사무국의 표출에 따라

동독공산당(sED)의 만행저리를 위찰 히명기관 및 형사소추기관을 설지하려는

독일인방의회 법사위핀 회의 결의는 국가로위부(Stasi) 문서 쥐급에 관한 법를

제 정과 마근가지 로 찰 할만한 일이다. 장장 l7o필로미 터애 발하는 서류더미

가 작업애 착수되지 도 를한채 해명되 기를 기다리고 있다. 출딘과 로상출 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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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희생자의 신청서가 처리되지 를하고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부엇로다도

및결운동단체와 국가로위부애 의한 절를같은 고체제의 희생자들은 과거청산

이 엄격하고 어및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형태로 진정되어야 한다고 측구하고

있라 .

3 . 정치를화의 번천과 과거정산

서독의 나치 과거애 대한 여를은 아주 다를 여러 국면을 로며주고 있다. 5o

널대얘는 자기비판적 의식이 대부분의 주및들애게 없 다. 제3제국에 반기를

틀 및 저할주의자들을 회의적인 눈으로 로며 절대다수가 히를러정련를 결코

범죄적이있다고 받단하지 많았다. 제2자 새재대건 종및 4o주및 일에 정할 연방

대를령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의 연설이 만일 그 향시애 행해및더라면 격분을

자아識을지 도 모를다 출 알및스바하(Allensbach) 여를조사 기관의 여를조사에

비주어 본 과거청산을 위한 자료를 및구해 로및 지난 2o및간에 찰정의 번화가

일어諒다 출

루엇죠다도 일부 여른이 s 게 및화되 됐기 때를에 과거절산 소출은 사실이건

억즉이건간얘 앞위를 살피지 많고 가차없이 탄힉될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공

직생찰을 하는 한 인간이 절솔한 발언 한마디 때를에 속죄를 하지 많을 수 없

됐다. 과거절산에의 강도는 시간이 를러 나지스 시대가 더 과거가 될수륵 점

점 강해됐다. 6o널대말 부터 일어난 급적한 정지문화의 번천 - '학생운등' 은

이와 같은 주세의 월인임과 등시에 결과 출- 은 과거청산 를를렉스에 파급료

과를 미치지 많을 수 없 다. 전반적으로 정치문화의 번전은 과거정산과 찰계

되는 한 이중적으로 평가되 어야 한다. 정치적 및감성이 어느정도 증가되 기도

하識지 만> 이와 동시애 참회와.아물러 인할성의 자기파괴라는 힌상에 의한 부

정적민 파급표과나 애조 바라던 것과는 반대의 현상를 조래할 수도 있어 과거

를재 처리는 냉측찰 측면이 있음을 간과 해서는 안될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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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과 거 청 산

4 . 과거청산에 관한 2가지 방법 비교의 정당성

나치 스의 만행이 유일무이 한 것이 었다는 가설 -8o및대 후반기 에 이 를제 등

과 함께 소위 '력사학자 논 쟁 ' (Historikerstreit)이 라는 열기 띤 토른이 일

어남- 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것과 부관하게 제3제국과 동독애서 꼭질러진 만

행을 비교해 본다는 것은 타당성 이 있다. 따라서 과거정산의 비교란 의의있는

일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리스의 <갈색 ' 독재와 공산당의 <적색 > 독재를

비교하려고 시도하면 이로리 나치시 대를 상대 적으로 미화하려든다는 의구심 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점은 출지 많은데 , 그 이유는 어떤 범죄

가 다른사람의 범행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팀가되지는 많기 때문이

다 . 則년대부터 부수히 비난의 대상이 되 있및 전체주의 게 념을 를한 공산주의

제제 비받 접근방법은 대부분의 비및가들이 말하는 것처 럽 그 렇게 잘를된 시

도는 아니다. 특재체재의 목표실 정이 얼마나 상이하더라도 를지기술적 측면에

서 로면 좌익독재와 우익독재간에는 현저하제 일치하는 것이 있다 출

비교 가능성 이 있는 것으로서는 처별 대상인 범죄적 정지(Verbrecherische

Politik) 같은 것을 들 수 있는대 그렇다고 이것이 로복십 리만을 만족시 치주

는 것이 되어서는 안될다. l945및 이추 수많은 사람들이 비상사태 명 에 글

여 나치스 독재라고도 공산특재라고도 찰 수 없는 일국가가 소규모 범죄도당

에 의해 지배되있다. 당시의 기존법를을 준수하 을 를이라고 주장하며 이의

를 재기하는 사래는 l945및 이후에도 많이 있됐다. 이 두제재가 저지를 엄청난

만행은 비 에 를여識으나 사람들이 불법을 잘 알고 있있윰은 블밍하다 를

그러나 자이점도 있다. 동독에서는 재3재국애서처 림 인종적인 이유로 대량

살상을 하지 많았고, 공산특재는 나치스 특제료다 절및 장기간이나 존속하

다. 동독은 공산주의 국재체재의 일부 읍애 비해 빈족사회주의 (나리를)는 일

국중심으로 세재를 힝복하계 만드는 유일한 사상이라고 주장하있다. 나치스

체재애서는 핀힝이 주로 대외지힝적 이있읍에 반해 동독에서는 대내지 항적인

것이있으며 , 자제주민 을 겨냥하됐기 때를얘 잠담한 길과가 빛어됐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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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과 거 청 산

이와 같은 비극적 결과로 인해 M동독의 독일사회주의를일당(sED)과 고 권력

기관이 있던 국가딘위부에 대해서는 청산이 이루어피 언잰가는 거른하지 많게

되됐지만 그를이 인간의 정신애 끼진 해독은 오랜동안 지속절 것이다" .(8)

하나의 범죄사실을 다를 법죄사실과 비교시피 를으로씨 반를주의와 반파쇼

주의에 관한 새로운 사상적 모릴을 정림하는대 도움이 될 수 있다. 인권은 어

및 상찰하애서도 짐해되 어서는 안되므로 인핀침해 사례는 좌겅독재에 의해서

건 우경독재애 의해 일어났건 간에 비판을 받아 바땅하다. 법치국가는 국가애

의한 범죄 때를에 무리하게 부담을 받을때가 출하다. 그러나 l945딘 이후의

과거청산의 역사는 긍정적면애서는 를를 부징적 면해서도 교출이 필 것이다 를

5 . 결른 및 전망

오늘날 과거청산에 관근 령가는 단지 서독내 나리스의 과거에 대한 저리라

는 찰점하에서만 정가를 할 수 있다. 과거청산애 대한 여러 라른 대답을 로

면, 연구, 여를 그리고 주민들해 있어서 다읍과 같출 3가지 주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 칫번재 입장은 서독내얘서 나리스의 과거얘 대한 잔재가 적정하게 정리

되지 많았다는 릴에서 출발하고 있다. 사희가 범죄자틀를 방치하기만 편지 집

중적으로 다주지 안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필요한 과거청산이 중단되 었고

반파쇼주의 위에 반공주의가 중첩되어 있다는 것이다. 독일인를은 이로씨

"저2의 죄책" (Zweite Schu1d)(9)출 릴어지게 되 다는 것 이다 출

두번재 입장 역시 서독애서 실시될 과거청산이 라는 헝태가 성공하지 를편다

고 로는 찰점이다. 즉 독일인틀은 동명국에 대하여 모든 것를 사죄만 라려고

한 절과. '재교육 받은 민족' (10)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독일이 지은 죄

를 가지고 대대적인 정지공세를 됐으며. 즉일인듈이 배상하도록 유혹했으며 출

바지는 진입로가 되어버識다는 것이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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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과 거 정 산

세 딘해 입장은 특히 5o및대의 미온성 에도 블구하고 및반적으로 볼때 정치 적

으로 사 법적으로 출를한 업적이 었고, 재3재국의 만행을 집중 적이고 장기 적으

로 청산하고 그애 대한 책임도 다및다는 입장이다. ol ) 이와 잘은 이유로 서

독 은 국제사회 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는 것 이 다 찰

과거절발 필가는 푸엇죠다도 나지스 범죄와 그 저리애 관만 및가얘 들어맞

으며, 2차대 진 이후 특 일땅애서 행해진 4o년 간의 범죄에도 본 질적으로 들어맞

는다. 다른를제 해길을 위해 과거청산을 를먹이는 것은 그릴게 생산적이지 못

하다. 일의 과거의 릴이 및실적인 문재 해결을 어렵게 한 적이 찰두번 이 아니

다. 그 결과 망명권, 입신중절, 직업금지. 안락사애 관한 포를은 과거 나지시

대하얘서 저질러됐던 사건들과 및결되어 버림으로치 그 합리적 성적을 일게

되 곤 한 다 찰

많은 사랍들의 그 요 구 조 건 을 만 족 시 키 는 나리스의 과 거 청 산 과 공산주의

의 과거청산애 대한 끝및응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여하한 형해의 히스해

리도 비 판받 아 마땅하다. 다 만 과 거 청산이 라 는 것 이 채 재 에 대 한 동조 자로 서

의 역할을 수힝및던 수백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배적하고 있지

많나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새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오히려 그들의 및주

주 의 공 를 제 내 융화 가 더 욱 필요하다. 구동독지 역에서 진힝 되 고 있는 과 거 청 산

이 적정한 정태인가 라는대는 의건이 분블하다. 이좌 같은 애로정에 작안하는

사람이 라면 비록 서독의 과거 정산이 혼히 비 난의 대상이 되곤 要지 만 그렇게

힝필 없있및 것만은 아니 었으며 , 더구나 그 박명로다는 월및 출를하지 많았는

가 라는 결른에 도할할 수 있를 것이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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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z 三 및

기샐라 핼비히 K

(Gisela Helwig)

l . 교 회 와 독일를일

l99o박 lo됐 3일 글독 직후 양 독일의 를 두 기독교 증과도 를합되었다 零

l 9 9 l 딘 2월 24일 독일신 교연합회(EKD)와 글독긴 교연합회(BEK)에서 결정되어

지고 를독 8개 주 교회들에 의해 승인되어단 교희법얘 의거하여 독일신 교및합

회(EKD)는 9l및 6원 i일 동독긴 교연합희 (BEK)의 권리재승을 양도받았다. 그해

6월말 첫 및독 교회회의가 개최되었다. 바티받은 l99o년 ll월 24일 이미 독

일 카틀릭 주교회와 빼를린 카를력 주교회(동독지 역 답당인)와의 연합을 승인

편다. l99l년 2월 천 첫 독일주교 공동출회 가 제최되 었다 출

2 . 종파별 소 속

국가적 른및로 인해서는 십각한 종파별 존찬이 조래되지 는 많았다. 서독은

동글로다 구교가 조금 많았으나 글독후 독일신교연합회의 추정얘 따르면 3~.4

백긴정 도 7 교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諒다.(1) 1987및 및구조사얘 따르면 출인

구의 84x가 두 기독교 류파얘 속하는대 43x가 구교도이고 4lx가 신교도이

다.(2) 소수가 자유교회와 여타 기독교 尋파애 속해있다. 약 3o,訓o인의 유대

교인들은 65게의 유대 교희 교구를 구성하고 있다 출

동독에는 l964친 경의 인구조사를 마지막으로 종파별 분류가 를계적으로 나

와 있다. 당시 종교개혁의 본 고장애서는 주빈의 6ox가 신교도로 나타찰고 8x

가 구교도로 나타諒다. 이 출자는 i987딘 즈음해서 딘교도 3料, 구교도가 6x

로 갑소및다. (3) 동베를린 의 사회계층분석 를구소가 실시한 l99o및 5월의 임

''!- .?..

차 동 . 서독 관 계 학톨잡지 도이 칠할트 아히프(Deutschland-Archiv) 된 집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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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출애 따르? 인인의 2lx가 신교이고 3.6x가 구교도단 것으로 나타릿

다.(4) 1987박 류독애는 자유교회와 여타 글파 교인 출자가 25o,帥o명으로 집

계 되 었는데 4oo인이 채 못되는 유대교박들은 8게의 교구관에 및싫되어 있a

다 .(5)

3 . 교회 조 직 구 조

모 든 독일 각주 신교고뢰 는 2차대 박 종료 직후 l945및 8월 독일신 교연합리

에 가입일다. 이 연합회 는 3및후 기본강템 곡정후 아이재나하(Eisenach)에서

최종적으로 독일교뢰의 최.고 상위기 관으로써 4재의 점렇지.역과 얌 독일국가를

포찰하는 유일받 전독일 조직이 되있다. l949및 에는 를과 동베를린 의 정부 와

도 공식적 관계를 수립및다 차

많은 어려움얘도 블구하고 독일신 교도듈의 를합은 -최소긴 형식적으로라도 -

2o딘 f 이나 유지되및다. i9帥긴 존독 8게 주의 교회들은 그러나 동독긴교연 합

회 를 할및認다. 독일신 교긴찰희 로부터 조직적 분리가 되기근부터 이미 수년친

에 를.쳐 압력이 있얼다. 를독의 단과 정치 지도자들은 독일.小 교연합희 와 연방

절부간의 군목조 약체를1(1957)를 독및긴교박합회에 대r 모든 접촉를 단절체

하 는 계기로 삼았다. l96l근 8될. 베를린 찰벽 구축 이후 동독으로의 를입국 급

지와 그와 관친될 글를교희 회의 개최 찰해를 를해 들.서독 각 주 교회를의

찰발한 글글작업은 및질적으로 사라져 버및다. 동즉의 카물릭 주교들은 포 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친독일 공동제 조직을 유지하고자 및기 때분애 당지 도 부

로 부 터 비난를 많았다, 같은해 교회의 를리는 른독의 새헌법으로 인해 엄격히

제박되 었다. 게다가 절부와 각주 교회? 의 특별합의가 새로운 분열요인 으 로

글할및다. 새교회 친인기구의 조할애 입각한 모든 교회지 도자들의 를합은 를

독의 # 교도들이 분산되 는 것출 다해히 랄지찰수 있었다출

또? 사회주의류일.U(SED)은 교뢰조직에 관근 새조랄에 입각하여 카를릭 교

회 에 압박를 가및다. 예를 들어 주교감독회 에서 관리해왔던 동독의 지멱들을출

바다본(Paderborn), 오스나7 U(Osnabrueck), 를다(Fulda), 뷔 르 로 부 르 그 (wu-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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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zburg)로 부터 블리시 치고 동베를릴 정부가 바리 받의 모든 고회 법적 결 정권

출 소유코자 하는 초력은 그러나 좌절되 면다. 때를릴 장력 수릴후 카를린 성 직

자 에 대한 압력은 를입국 승 인 거절을 를해 더욱 강화되 다 틀

l972및 6월 28일 -바르샤바조약 재길후- 바티 만은 동독지 역얘 자 림적 주교

관구를 설지諒다. 그애 찰및하여 베를및 주교구는 -월래 브래슬라우(Breslau)

대주교구에 속편던 그리고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주교구- 이재 바티 같 직속하

에 늘있고 브래슬라우(Breslau)애 속해 있던 대주교직 괴 엘리로(Goerlitz)는

사도행 정관(Apostolische Administratur) 재제로 바뀌 었다. l973 년 7월 23 일

-등 . 서 독 기블조약 료 력발싱 직후- 교찰은 마그데부르그(Hagdeburg), 애어주

르트(Erfurt) 그리고 류베 럴(Schwerin) 주교들을 직속사도 명정관으로 입명편

다. 서독의 주교들은 -이미 실 질상의 관찰권을 행사지 많고 있던- 이재 법적

찰할핀마저 상실하면다. 그러나 서독 주교찰구와 그에 속한 해당교회 지 익의

형식적 블리는 행해지지 많았다. 유 일한 주고구로리 바티할어 직속되 어 있던

마이를 (Meissen)o1 (1980년 이후 드래스면 마이및으로 게징) 동독 전엉역을

찰할하고 있었다 출

l976년 lo월 26일 베를린 교구갑독회 의(Ordinarienkonferenz)는 교회 법적으

로 자치적이던 베를린 주교회로 및모되 띤다. 그를의 독 일 주교회의(를다)로

부터의 를리는 옥회적 고려에 의한 것인데, 동독의 주교들이 모든 를피를 자

지적으로 히결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교회법 규정은 그 를리와는 상

관이 없다. 웨냐하및 주교직의 엉억은 법적으로는 서특의 주고관구에 속해 있

기 때문이다. 베를릴의 특별지위도 번동지 많았다. 베를럴 주교는 전도시의

목자장으로 계속 머를러 있있고, 만 악 그가 를다(Fulda)에서도 서배를릴 거주

의 총사교諒eneral Vikar)로 하여 7 자신출 디표하게 할 겅우, 그는 터를릴

주교피 의 를 아니라 등시 애 독 일 주고회 의의 희될 이 되기 도 한다 출

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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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법적지 위

l945년 이후 만지 헝식적으로만 4게의 모든 점렴지 역에 비교해 볼 수 있는

법적지위가 교회에 부여되 었다. 점령국가의 헌법자문시, 서부인합국가들은

l933년 이 전의 . 말하자면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의 교회조항이 개정될 형태로

인수되 어 법적인 기조가 되 다. 그러나 동독애서는 곧바로 교회의 향에 대

해 엄격한 제한이 가해졌다. l949및의 첫 동독 헌법중 주교와 종교단체에 관

한 4l조부터 48조는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에 매우 의존한-, 그 조항이 확정되

는 순간부터 이미 부분적으로 휴지처럼 되어버렸다. 교회는 "학교에서의 종

교교육 실시 " 라는 문서화될 권리를 이미 당시에 행사할 수 없있다. 병될이나

감옥 측은 여타 공출시 설에서의 업출을 를아로는일의 가능성 도 줄어들게 되었

다. 헌법에 의거하여 법인화될 종교단재가 가지는 특권들은, 때를 들면 국가

세 징수대랄에 입각하여 교회회될들로부터 세를 거둘 수 있는 될리는 주에 취

소되 었고, 교회는 교 인들이 그들의 소득액수에 따라 금액을 내는 것애 의존하

게 되 었다 출

게개 국민들의 인생분재에 대해 어떤 릴때를 표명할 수 인는 종교단채의 권

리는 재한을 받았고 개인의 또는 국가시 민으로서의 권리힝사 아니면 공공기 관

애 일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글인이 종교적 신념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하는

당지도부의 약속은 우스운 인극이 나 마받가지 다. 반성직자적 선전과 무신

를자들을 동될하여 사회주의를 일당(sED)은 사희속에서의 교회의 위지를 격하

시 키고 고틀의 엉항력행사 가능성을 없애 버리려고 識다. 많은 사람들이 교희

얘서 발퇴하고 특정직 업이나 특히 지도급위지는 -매우 적은 예외와 더블어 -

단지 교인이 아및 자들애게 만 허용 되었다. 동독에서 적대 피층으로 낙인리힌

교 인들은 대부블 서구로 피신인다 차

종교교육은 학교에서 찰전히 사라됐고 단지 교회내에서만 실시캐 되있다 출

자유독일 절및단(FDJ)은 l949및 조당파적 성격을 포기하고 신교단채애 대항하

는 루및을 시 작및다. l953년 그로테블 정부가 독일신 교 연합회와의 교섭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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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와 대학의 많은 릴은 교인들을 추방하는 것을 멈추고 수갑자들출 석

방케 및으나 교회를 정부애 종속시 키려는 압력은 여 전히 지 속되 있다. 자유독

일정년단(FDJ)애로의 가입과 사회주의적 " 청및의식" 의 배양은 -교회 가 근본

적으로 긴고히 지키고자 하는 기독교적 입장과는 전혀 불일치 하는- 거의 모든

경우애 고등학교 를업시 험과 대학입 학애의 승인의 전제조건이 다 출

동독의 기민당과 그들의 측근 조직으로부터 후월을 받는 사회주의 를일당은

6o년대에 무엇로다 독일신 교연합희 를 비난해效다. 게게의 실재 적 사실애 대한

법의 구제적 적용에 대해 마절내 출한 방해와 위협이 따란다. l968년 동독의

새 '사회주의 ' 헌법은 州74년 헌법 게정시애도 변를없이 받아들여진 39조항

만 교피를 위해서 리용편다 : "동독의 각 시민들은 종교에 대한 신 앙의 자 유

를 가지며 종교적 행위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교회와 여타 종교단

채들은 동독의 및법과 법 규정에 어긋나지 많는 범위내에서 그들의 종교를제

를 다루고 그들의 종교찰동을 한다. 로다 상새한 사항은 합의를 를해 규정한

다." 서독의 기출법 4조애서는 이와 반대로 신앙, 양심 그리고 고백의 자유

및 침해받지 많는 종교적 행위를 료장하고 있다. l4o조와 더불어 바이마르공

화국의 교회 정책 관 련 조항은 기본법애 그대로 로장되 있다. 주 헌 법 및 신 교

또는 구교의 교회조익 해당 법령이 이화합께 계속 적용될다. 국가와 교희가

서로 를리된 이후 국가측으로부터 자지성을 인정받고 또찰 모든 유표한 법의

법위내애서 고회의 자유로운 찰동과 발전이 로장될다. 법적으로는 교회는 공

법인이다. 교회는 타 사회조직들과 비교랄떼 사회찰동얘서t 교육에서(학교에

서의 종교교육 실시, 종파 학교의 국가적 인정과 장려, 신학부의 설릴과 임

용). 국방블야에서(군목) 그리고 새법(서무소를 를한 교회세 징수)블야에서

특권을 로 장 받는다 출

5 . 교회의 사 회 적 위치 와 엉힝력의 가능성들

익교와 구교는 실 질적으로 모든 징지 . 사 희믄제와 관필필 토를과 걸 절에 있

어서 할깨 참여하고 발언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공공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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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연방과 주정부, 당과 이 익단체들과의 계속적 인 대화를 尋해 그들의 입무를

수행하고 회고록이 나 욕회서 그리고 여타 출공진 술을 를해 정지의 식고육얘

향을 끼 친다. 협력의 근본적 인 전재조건은 기독교적 가치이념에 기 인하는 공

존를 를해 주어됐는데, 여기애는 대부를의 정치지도자들도 의부적으로 창여해

야만 한다. 의료로건 분야와 장얘자, 청소년, 가족 그리고 초인로호에서의 교

희의 종사는 l949년이후 동 . 서독에서 계속되 었및 긴 전를을 가지고 있다. 제

를합되 던 교희구로사업 -구교의 독 일 복지 단체(Caritas-Verband) 및 독 일

신교연합회 의 복지단체(Diakonlsches Werk) 등은 독일연방 내애서 가장 광법

위하고 큰 복지단제들이다. 그들은 국가기관 소속이 아닌 복지단채찰동의 3분

의 2정도를 망라하고 있으며 550,000 동료틀이 합께 일하고 있다. 그들은 어

려운 찰겅에 처해인는 사람들을 를는 단제를 설치찰으로치 그들 활동을 전개

해 나가고 있는대 수백재의 사무소를 실 업자, 이주난민 , 망명자, 망명신 정자 1

외국 인 는동자. 중독자, 집업는 자 들 그리고 전 범을 위해 설지 및다. 신설 연

방주에 신고 복지단채는 부분적으로 구교복지단채나 독 일 적십자와 함깨 도처

애 사회복지 단체를 설 치 및 다 출

6 . 통독의 교희와 국가

무신른적 이대올로기에 를지의 기 반을 두고 있는 동독 사회주의통일당은 단

i 그들 당얘 유리한 한도내에서만 찰동할 수 있는 여지를 교회에 로장및다

그로 인해 막스-레닌주의얘 의한 절대적 요구와는 항상 모순* 갈등이 있어 찰

다 .

소수의 차를력산재교희(Diasporakirche)가 일편의 공산당 겅지 적 결정에 데

해 비를 -얘를 들 및 정및의식의 .도입 , 임신중절의 자유화, 군사교육의 의무화

- 을 거듭했으며 , 권력 지도층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가능한한 회피및었다 출

철꼭적으로 교회는 동독정부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많았고, 동독정부 지비처

재를 마지 막까지 거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카를린 주교를은 교회와 전체국

가간의 분리된 상찰하에서 자유스릴 게 처신및고, 정치에 무관한 것처릴 헝동

- 2 7



3 . 교 회

편다. 일반적으로 동독에서는 그러한 처신이, 타협을 한 경우 불신의 위험성

에 하 절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어, 정지상찰에 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시도로

다는 기독교적 업부수템을 템백히 하는대 로 다 나은 것으로 여릿다. 그 이유

는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출자가 너무나 적 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카를린 교

회는 금주 . 급욕을 를해 정치제제 거부의사를 표명하기도 및다 聲

구교 성 직자들에 비해 딘교 지 도자들은 당과 정치지도자들과의 절촉을 원 했

고, 여러측면에서의 격동과 박화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위치룰 유지하고자 努

다 . 정화수호, 인권과 찰 경로호 등이 8o년 대의 핵심 테마었다. 신교도들은 부

단히 군사교육 대신에 평화교육을 및호편고. 사 회 적 정화봉사를 군사의무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제시및다. 그들은 국가사뢰의 군사화가 조래하는 위험을

경고및고 먼를의 자유, 민될수포, 밤송매제의 사실적 로도와 시민들의 정치

적 결정에 대한 참여를 주장및다. 정화수호, 활 경로호, 인권옹호 단채들은 교

회의 지붕하애서 그들 찰동의 로호처를 찾았다. 동독에서의 유일한 자유단체

로써 그들은 -비교도인 들로부터도- 많은 기대를 받으며 자율적 인 힝통반경 을

넓히기 위해 는 력 要다 출

및채주의 적이고 무신른 적 채제.하에서 교회의 존속을 위해 신교와 구교는 서

로다른 제도적 조건하에서 각각 특유한 재 별리인 익사적 점험 및 신학 적 전를

에 그 부 리를 두고 있는 그들의 기본입 장에 입각차여 및 백히 서로다를 구상을

갖 고 있 됐다 聲

8o년대 말정 카를력 주교측애서는 사 회 적를재들해 대해 공개적으로 토의하

고자 하는 자새가 역력히 눈에 띄 있다. 정화, 정의 , 창조를의 유지(1988/89)

를 위한 조기독교적 집회 에서 l989및 4월 D 일 구교, 신교 , 자유교희 그리고

여타 를파의 l46명의 대표자들이 드래스및애 모여 "를독애서 로다 많은 정

의" 라는 태마로 분서를 작성및다, 그 안에는 사회주의를일당과 국가의 권능

과의 를 명한 블 리, 선거재도 개혁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로장이 측구되 었다 찰

l989년 9될. 를순 -그사이 에 동독시 민들의 헝가리 에로의 대량탈주가 시 작됐다 -

동독신 교연합희 총회는 자유선거 , 복수정 당 재도, 경제개혁. 신문 . 여힝 . 대

모의 자유화를 요구핀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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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89년 정화 , 인권옹호 및 찰경로호 야 당 단체들은 찰동적 인 교 인들과 함께

정치 변혁애 결정적인 촉매역할을 한 시민운동단채를 조직및다. 특히 라이프치

히에서는- 그곳에서 쁜 아니라- 정화기 도를 를 한 대규모 데모가 시 작되 있다 찰

신학자들은 신당의 창릴자해 속識고 정치 적 책임을 위임받았다. l99o및 4월

l9일 자유선 거 얘 의 해 선를될 동 독 첫 수상인 로 타 드 메지 애르는 그 의 정부

성명애서 정치 변혁 과 정에서의 교희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인징편다 : "교회

는 정치적 반대자들의 로조처를 제공하고 법룰의 로호를 받지 를하는 자들을

변호사하는대 기여하 다. 또한 교회는 쪽력사용금지를 옹호함으로씨 우리들

로 하여금 정치혁명을 정화를게 찰수캐 및다. "

7 . 공 동 책 임

국가적 차될에서 봔 아니라, 교희내에서도 를합과절은 l9@및 조 기대한 것

이상으로 더 조속히 진행되 있다. 공동성장의 과정은 그러나 로다 및은 시 간

을 요및고, 십수및 간의 경헙의 차 이로 인해 및은 오류와 더블어 진행되 다 찰

독일의 신교와 구교의 지도급 성직자들은 첫 공동성명애 그들의 차후 찰동 복

표를 밝힌바 있다. i99o년 7될 ii일의 메시지 (7)에서 그들은 서구사람들에게 t

죄업이 전징으로 인해 심히 어릴게 된 사람들과의 단결을 호소하고, 그들과

나누는 것에 적극 장여할 것을 권장줬다. 교회는 가난한 자들과 익자들의 번

조 인이요 , 대 변인으로 머들 것을 그들의 유일하고 절박한 입무로 명확히 표 밍

편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인 요구틀을 뒤어 넘어 범세재 적인 문제들이 또한

망각되 어 져서는 안절 것이다 : "만약 독 일인들이 적득한 새로운 자유를 찰용

하여 범새져적인 절의와 기아 . 가난얘 대항하는 旱쟁애 로다 참여하지 많을

정우 그 자유는 시헙기간을 잘 .넘기자 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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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Q n Q l

토 마 스 셉 프 k

(Thomas Sempf)

l . 개 념

국가연 합(Konfoederation)이 란 용어는 라틴어의 명사 'confoederatio' 에

서 파생된 단어로서 , 독일어로는 Vereinigung (CD단체 動법합 郵근합), Ver-

bindung((D결할 騷화합 函 연락 郵결사), 또는 부분적으로는 Buendnis(동맹)으

로 번역되고 있다. 오늘날 Konfoederation은 될직적으로 StaatenbuncK국가및

합, 국가및맹, 국가동맹 : 어 confederation)의 동의어로 사용되 고 있다 를

Konfoederation은 국가간결 합(Staatenverbindung) 형태의 구체적인 실례라 하

됐다. 국가간결합은 일단 이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관계가 이미 매우

접하며 , 권리와 의무 및 책임과 같은 것이 상호 로찰적 으로 수행되 고 있어 일

정한 정도의 동질성과 결합성 이 제시될 때에만 성림필 수 있다. 국가간결 합은

그 다양한 종류애 따라 일방적 종속관재와 대등한 결합관재간애 차이정이 나

타난다. 대등한 결합상태는 공동기구를 두는지의 여부에 따라 조직적 동등결

합상태와 비조직적 동등결합상태로 구분될다. 조직될 단제해서는 특정 정지목

표의 달성이 중적을 이루며, 이와 갈은 복표를 위해 모든세력이 결합한후 공

동정직을 위한 추진방향을 모색한다. 국가연합 덕시 이와 찰은 조직된 단채의

일종으로 동등한 권한을 가진 동맹(Paritaetische (Jnion), 조직동맹(Organis-

ierte Union). 정치동맹(Politische (Jnion)의 형태로 나타난다. 들른 국가연

합애서는 대외적으로 업역의 로포를 위한 길합만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고 인

방지 역(Bundesgebiet)의 대내 적 정화료장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Konfoedera-

u o n의 창설이념은 대제 적으로 국재법적 조약으로 명곡하계 규정되 는대 민족

寧 및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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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통귀속성 (nationale Zusainciengehoerigkeit)을 기반으로 할때가 및다. 창

설조약의 제길이후에도 구성월간의 관계는 국제법애 따라 삼호 유지되며 각

국가의 주권이 유지된다. 을른 구성국가를의 상위에 있는 국가연합은 일정한

기능을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즉, 국가인합은 적극적 공사파견핀과 소극적 공

사파건천을 갖고 있으며, 포한 국가연 합에 대해 일정는도의 권랄이 위임될 수

있는데 이중 권한 대 될한 활게(KoiBpetenz-Koinpetenz)는 재별국가애 게 있다 출

국가 연합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및합이 위 입하는 한도내에서 업무

를 수행하는 기관출 둔다. 국가연할은 연방국가(Bundesstaat), 관리국(ver-

waltungsunion), 로호극(Protektorat), 연합국(Allianz)으로 분글된 다. Kon-

foederation이 란 재넘이 Staatenbund의 등의어인대 반해 FoederatlonC 연합 t

인명, 연방 : 후기 라및어 foedus=독어 Buendnis)이 라는 재 넘은 Bundesstaat

(연방국가)의 동의어이다. 연방극가란 다수의 국가로 구성된 주권국가로 연방

국가의 국가권 력(Staatsgevalt)은 국가적 틀 일(staatliche Einheit)을 위해

길속한 및방국가의 지분국(Gliedstaat)으로부터 나온다. 연방국가는 전제국가

(Gesacitstaat)의 헌법을 를해 조직되는데 참여국가들은 대제적으로 제한적 주

권을 행사하며 존속하게 된다. 를를 참여국가들은 단순히 자체행정받위로서말

존재해서는 안되고, 이를에게도 어느 정도 '국가적 찰동' 이 로장되어야 한

다. 이는 될적적으로 수직적.권한의 분할을 를해서긴 가능하다. 즉, 및제국가

는 지분국가에 대하여 엉향럭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지블극가들은 전제국

가의 의사걸 정시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참다. 및방국가는 상호적 인 및의

성실을 를하여 록적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라나 언방국가의 권한이 반

적으로 딘방국가의 권한과 모.순되는 지분국가의 권할로다 우선한다. 지를국가

의 권한이 일방적으로 제한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체국가적 헌법재정은

지분국가의 공동찹여하에서 발 리용될다. 길국 연방국가에 .있어서는 균헝있는

권릭분배가 곧 이같은 국가간길합의 성패여부를 좌우하는 시금석 이라 하했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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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일문재를 전후관계로 본 익사적 . 정치적 의미

l973및 7월 3l일자 연방찰법재판소의 동 . 서독근 기본조약에 관한 받길과

함께 재를일의 방법해 관한 다양한 가능성 이 여를에서 논란이 되있는대 그 발

단은 5o및 대와 6o및대에 수차례에 걸쳐 등독측에 의 해 제 기될 국가 언합(Kon-

foederation) 안이었다. 이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길중 길정적인 분귀는

다를과 같다. "... 기출조약은 우선 국제법상 잘 알려져 있는 각종 국가연합

힝태를 최종적으로 확정시 키는 과정중의 첫단재라 하졌다. 즉 , 이는 독 일민족

을 하나의 국가로 재롱일 시키려는, 즉, 독일재릴을 지 향하는 방향으로의 일

로이다. " (l) 국가언합사상의 정신 적 될조는 서독의 연방재무부장관 프리츠

쉐퍼(Fritz Schaeffer, 기사당)(2) 었다. 인퍼가 국가연합안을 제창한 2및후

이 안를 근거로 하 여 등득 국방성자관 빈겐및 윌러(Vinzenz Mueller)가 재차

이를 주장하기 시 작및다. l956및 lo월 2o일에 있었및 회담중 됐퍼는 재를일

를제에 진전이 있어야 되지 많겟는가 라고 재 진한 바 있다. 재 를 일을 달성하

기 위하여서는 겅제적으로 접하게 협력차민서도 국내정지 적으로 독자적인

를선을 취하고 있는 베네룩스 3국간에 힝성되어 있는 국가연합과 같은 헝태가

모 범이 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의 배겅이 었다. l956및 lz월 3o일 발터 울

브 리히트가 처출으로 국가및할른을 공개적으로 주장하자 아대나워 연방수상은

이와 같은 방안애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취및다.(3)

동독측 제 안의 정치 적의도는 너부나 멍백하었다. 즉 동독은 이 제 안을 를해

구주이사회 (Europarat), 서 구동 맹(WEU), 북대서 양조 약기구(NATO). 유 럽석 탄질

강공동체, 유럽겅제공동채와 같은 친서방 가치체제에 서독이 필입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및다. 울츠리히트는 국가언합에 관한 죄조의 비망록에서 여전히

Konfoederations)- Foederation이 란 용어를 를일시 하었으며 후델에는 오로지

Konfoederation 모 만을 거를하 다. 이와 찰은 개념출동으로 인하여 독일언

방공화국에서는 등독이 과 연 재를일로다는 오히려 국가연합출 를해 전혀 다른

목표를 추구하고 있지 많나 하는 의구십이 일게 되있다. 동독의 국가연합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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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국가언할과 언방국가

언을 정확히 블석하기 위하여서는 l956년도 동독의 국제적 위치를 언구해 를

절요가 있다. 동독은 료련, 글화인 및공화국, 채코출로바키아, 불가리 아, 를할

드 , 주마니 아 , 정가리 , 알바니 아, 몽고, 북한, 월 맹과 찰은 단지 사 회주의 진

의 국가를로부터 승인받고 있있다. 국가연할재획애 대한 또다른 동기는 곧

재를일문제를 국가적 차될으로부터 국제법적 차원으로 이전시켜 로려는 동독

의 를 력이 있다.(4) 재를일과 이와 관련한 자결권 행사에 관한 국내 법적 논의중

국민루표에 의및 결정이 도입필 우려가 있었는대, 이는 곧 자유선거실시 를 주

장하는 서방측의 제안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자칫하면 동독 사회주의를일당 를

락을 자조할수조자 있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이 전독출선얘

서 승리할 수 없었기 때문애 동독은 결국 서독과 담을 찰고 사회주의채재를

옹호하기 로 결른을 내 했다. 국제 법적자월 에서 볼때(를발점 : 2개의 독일국가)

자결권애 관한한 다른방식으로 관템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었다. 국재법은 모

든 국제법 주제가 동등한 주권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기때문애 해당정부는

국재법을 를해 정부의 와해가 조래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독지도

층은 선거를 통해 불신을 받게 필 것을 우려할 필요가 없었다. 동독지도층은

재를일해 관한한 사실상 동등한 대화의 상대가 될수도 있었는데, 곧 국가언합

안을 거를함으로서 이를 실현해 로고자 하 던 것이다. 독일를일 분재는 l989

년 가을 동독얘서 혁 명이 일어 난후 다시 대두되기 시 작하 다. 동독시 민들은

라이프치히를 중심으로 동독의 민주화를 외지 및서 시위행 진출 벌이다 급기 야

독일의 국가적 를일을 주장하 다. 독일의 통일을 외치는 시위디의 요구가 점

림 증가하게 되자 출애서는 가시적 목표가 달성되도록 하리 위한 각종 재적이

입안되 었다. 를 수상은 l989년 ll월 28 국가적통일 할성에 관한 lo리항출

재시하 는대, 이는 <조약공동채와 국가인합적 구조' 라는 우회로를 를한 를

일의 달성를 그 내용으로 하고있다. 국가인합적 구조가 과 연 국가언할과 어떻

게 구별되는지는 모호하면다. 를 수상은 를단독일 역사상 연방수상으로서는

저읍으로 국가를일 달성애 관한 방안으로서 국가인합안을 저시하 는데 다 만

그는 이와 랄은 국가인합안의 과도기 적인 육성을 강조하었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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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국가및합과 연방국가

3 . 방안과 모

l956년 l2월 3o일 울브리히트가 국가연합안을 제안하 을때 l노.이에스 도

이질할트' (Neues Deutschland)지는 다음과 찰이 이얘 대해 논정하됐다. tl서

독(Westdeutschland)은 곧 북대서 양조약기구의 주요기지 이다.(5) 노동자 계급

은 서 독 이 북대서 양조약기구애 가임하지 못하도록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만

일서독이 북대서 양조익기구에 가입하게 되면 즉일의 분단은 고착화될 다. U

다가 재를일은 서독에서 재를일을 위한 진제조건 이 일단조성되 어 있을때에 만

비 로 소 가능하게 된다. l957및 애실시될서독연 방의희 선거시 주민들은 기민

담애 대하여 엄격한 심를을 내려야 할 것이다. 즉 사민당을 지될해야 할 것 인

데, 이를 위해서는 는동조합이 및대해야 할 것이다. 서독에서는 거대한 독 점

상태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득점체제가 부너져야만 비로소 재를 일이

실현필 수 있다. " 이어서 울브리 히트는 재를일이 실및되는 필차를 다 출 과 같

이 열거하었다. "우선 독일내 양국간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후 재

블일과 민족회의 를 위한 진정한 민주선거가 실시되기까지 국가및합(Konfoe-

deration)이 나 연방(Foederation)과 같은 형태의 과도기 적 해결방안(zwi-

schenloesung)이 모색되 어야 한다. w 울프리 히트는 i957년 i월 3o일 에 결정될

사회주의를일당중앙위될회 3o차대회 에서 인설을 를해 전독평의회 를 거른하

다. "전독위원회는 동석의 양독출신 대표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 들 대 표 는

및헹선거 법으로 선출되어야 만다. 활특위될희는 국가및합을 기블으j 하는를

합기구로서 독일국가연합의 정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라며 독일내에 단 일

한 헝 정, 특히 관세를합, 외활를합, 국기 업분재에 찰한 조정위핀 회, 단일한

발권은명과 같은 것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Tl 또한 전

독위천회 는 양측간의 를등한 차월에서의 헙상을 를하여 민족회 의 구성 에 절요

발전독총선실시 애관발조치를취하도록 계획되어 있면다. 자유선거는 국 가

연합단재의 종료이 후 죄종시정에 비로소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출 그로태블

동독수상은 l957년 2월 ll일 국가언 합의 기조가 될 전독위될 회가 구 성 되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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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다고 재안하띤다. 그로테볼은 국가받합제제를 양독간의 국재조약을 를해 성

립시키되 각국의 사회구조는 료전될다고 그 방안을 구재화 하었다. 국가및합

은 각 국가를 포월하는 여타한 국가권력도 행차하지 못하며 어디까지나 잠정

적인 과도기 적 단계에 블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l958년 2월 l3일 울브리 히트

는 오로지 국가및합만이 재를일의 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고 강조하띤다.(6)

그는 동독의 '사희주의의 우수한 업적' 이 시독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고집

하지는 많안다. 그는 또한 회담에서는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의도를 강

조하기 도 하 다. l958및 7월 ll일 동독공산당 제5차 전당대회 애서 울프리 히

트는 굉화조 약의 분재접을 국가연 합안에 도 입시 要라. "독 일 토는 포츠담 희

담의 결정사항으로 확정될 것으로서 이와 갈은 결정사항은 평화조익애서 규정

되어야 한다. " (7) 그에 의하면 국가딘합은 를 . 서간 군축문제 해결에도 매

우 적절하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국가딘합애는 비핵지대 조성 및 독일내 군

사력 감축에 관한 합의 등이 출망라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양국은 소속 동

명체로부터 탈퇴하여야 함다는 것이다. 출브리 히트가 독일은 정화조익 해결애

필요만 준비작업을 수행해야 한라고 주장하자 전당대회 애서는 정화조 약 체결

분재를 신속히 수용하 다. 그는 민주특일 의 민족전선 애하의 민족정의 희 를

회의 석상얘서 재를일을 위한 방법에 찰한 회담애 있어 동독에 대한 외교적

승인이 꾸 선힝필 절요는 얼다고 말및다. 이와 같은 믹락하에 그는 필화조약

에 다시 집착, 전독기 관이 이와 란은 정화조악에 서명해야 한다고 인다. 그리

고 전독기관 은 동 수의 양독 대표에 의해 대표되어야 한다고 말誰다. 위원뢰

의 회동 및 평화조막 채결준비를 위한 협릭은 사설상 이미 국가언합이 구성되

었어야 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l958및 ll월 27일자 서방측 언합국과 간절적

으로 서독정부애 로낸 豊련의 각씨에서 및할 억시 국가및합을 지지하었다출 豊

및은 상이한 사회채재를 근거로 한 관점의 접근출 위하며 재를일로 힝라는 성

공적인 방법이 독일국가연 합이라는 공동국가기 관의 구성으로서 만 가능하다고

본듯하다. 笠긴인들은 l959및 l월 lo일자 절차조약 조안얘서 도 이와 찰은 피

념을 사용하고 있다.(8) 평화조약 조안의 전를에는 전독국가언합이 서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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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과 나받히 정화조악의 재3서 명자로서 구상되 어 있있다. l959및 l월 l5일

동독공산당 지도층은 豊련측 정화조약 조안에 입각하여 국가연합이 전독위원

최를 를해 선언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 다. 전독위될 회는 정화조

익 재결를제, 대외부역협 정 체길분제, 국재시 장 진 입를재. 해상교를문제, 유

앤 산라기구 가입분재를 관장하는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및서 표먼적으로

내독관제 찰섬화를 겨 냥하었는데. 그 주안점은 독 일인방군의 법역의부 걸폐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전독위될회의 결정사항은 어디까지나 권고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며, 앙국의 주권과 동등핀은 존속되어야 긴다고 努다. 그는 전

독출선 준비가 이 위될회의 궁극적 인 임무라고 주장하 다. 비록 l959년 3월

l8일자 서특 사및당의 독일게획 이 공식적으로 국가연할이 라는 성걱을 띄지는

만았지 만 부를으로는 이애 부응하는 것이 었다. 즉 서독과 동독이 를합(Zusa-

Binenfuehrung)절 출발점으로서 전독회 의가 구상되 어 있었다.(9) 및독회 의의

최고기관은 동 . 서독 동수 대표의 원리애 의해 구성되 어야 할 것이며, 인권블

야 및 절령지 익간 무역분야에 관한 대책을 비를하여 전독의회 자분회 선거얘

관한 절차를 준비해야 찰 것이었다. 전특의 회 자분회는 일징한 법위의 입법기

능을 수행하되, 각 정부는 이애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자를회의

의 2/3 동의에 의해 가결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를해 국가연합과 언방

간의 해석상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 전독의회 자문린 는 최종 단계로서 2/3

동의와 찰께 헌법재 정을 위한 국민회 의 선거법을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

되며 국민회의가 전특의회 자를희 를 대지하여 전독헌 법을 의걸해야 할 것이라

는 것이다. 그 이후얘 있있던 동독공산당의 재게획(1959.4.16 : 1960.4.14 :

1961.7.6 : 1962.3.25 : 1963.1.15)들애서는 주요쟁점이 및경되 출을 알 수

있다. 조기에 국가연합이 과도기 적 단계로서 전및에 부상하고 있 윰에 비해

국가및합은 럽자적으로 자취를 장춘후. 그대신 잉독간 명화조익 제절 및 소위

정화공를의 될적이 자리잡계 되 다. 국가언찰방안은 l966년 4월 2l일자 를브

리히프의 언설문애서 마지 막으로 언급되 고 있다. 를브리 히트는 국가언 합을 일

차리으로 정재적를합(Zusaiaaenschluss)이 라고 표힌하 는대 동독은 무엇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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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국가연합과 연방국가

도 서독의 겅제 적 저 력을 를린던 것이다.(lo) 그의 착상에는 국가인합으로 성

릴될 독일을 국재적으로 제3의 경제대국으로 만들고자 함이 엿로 다. l9인년

여를과 가을에 접어들어 국 가 및 합 구 성 능 력 (Konf oe de ra ti ons fa eh ig ke it ) 및 국

가및할구성가능성 (Konfoederationswuerdigkei라 이라는 제님이 논의대상이 되

었다. 즉 서독은 동독을 대등한 국가로서 인정하고 동독의 이익과 시민출 존

중하는 가운데 국가및합구성 능럭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며, 단독대표핀은 포

기해야 된다는 것이 논의되었다. 국가연합구성가능성은 후일 서독애서 부정되

있는데, 그 이유는 국가연합이 받 매우 이상적이긴 하지만 거의 실현 블가능한

것이있기 때분이 었다. l966년 l2월 3l일 울브리 히트는 마지막으로 중부독일 안

을 제시하 다. 그는 lo게항를 열거하면서, 동 lo재항이 성실리 이행될 깅우

국가및합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편다. 그 밖애 를를리 히트는 상로인 정 1

찰계정상화, 전채독일의 중립화를 측구하면서 서때를린애 대한 독립지 역 인

정, 즉 서독, 동독, 서베를및 이라는 3국이른을 재차 주장하 다.(ll)

그러나 l989년 ll월 동독애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던 와중얘 국가연합이 라는

게념이 오랜만에 다시 등장했는데 이는 곧 독일문재애 있어서 새로운 움직임

이 있음을 로여주는 증거 다. l989닌 ll월 l7일 모드로 동독수상이 잉독 적

입공동채로 대지필 것을 주장하 는가 하및 l989및 ll월 28일 를 서독 수상은

모드로의 재의에 착안, 이를 국가인합적 구조라는 차핀으로 로찰카었는대, 국

가연찰적 구조(konfoederative Strukturen)는 최종적으로 언방국가적 질서

(bundesstaatliche Ordnung)를 창를하는대 기 여하도록 되어 있있다. 를 수상

은 다음과 감은 제과정을 개진하었다. 인도적인 블야얘 있어서 동독을 위한

즉각대책, 주 민들에제 유익한 제분야얘 걸 진 동독과의 협 력 유지 , 정지제제와

경재체제의 궁극적 및혁출 위한. 광법위받 경제지핀 , 모드로가 피의받 조익공

동체애 입각한 공동위원 희의 구성 , 를일될 인방국가 독 일이라는 복표하에 국

가인합적 구조로의 발전, 내독간의 진전이 전유릴의 통합과정 얘 부응할 것 등

이얼다. 콜 수상의 lo개항의 최종목표는 유 림의 정화상태 인데, 그속에서 독 일

및족은 자유로운 자절권 행사를 를해 재를일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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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국가연합과 연방국가

이애 대해 동독지도층은 처음얘는 반대하었다. 즉 두게의 독립적으로 주핀이

있는 독일이라는 국가가 실재하고 있응을 간과해서는 안될다는 것이었다. 사

회주의를일 당 서기장이자 국가정의 회 의랄이있던 에곤 고랜츠(Egon Krenz)는

독일를일 이 정치적 의사일 정에 들어있지 많다고 강조편다. 특히 l989및 l2월

l 9 일 드래스및 시위를 전후한 수주일 동안애 동독징부는 독일내의 2개 국가가

존재한다는 련직이 주민대다수의 여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많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l99o년 2월 l일 모드로 동독수삼 역시 국가연합

적구조를 지지하면서 여른을 반전시 키기애 이르린다. 서독정부는 l99o년 2월

7일 잉독간 경제를합과 화폐를합이라는 새로운 제안을 재기하 다. 그 일주일

후 콜 수상은 불른 모드로 동독수상 역시 이와 감은 방안에 동의하었다. l99o

및 2월 2l일 인민의희의 모든 천내교섭 단채는 독일의 국가적 를일을 지지하

다. 경제를합과 화께를합은 l99o널 3월 l5일 동베를필애서 재최될 '월탁회

의' 가 의결한 '사회복지헌장' 을 를해 보찰하도록 되있다. 그 다읍날 천탁

회의는 인민의희 애 추가적으로 사회를합에 동의찰 것을 촉구하 던 바, 사회

를합과 함깨 를동 및 주거애의 권리를 비를하여 직장의 민주화와 인간화가 실

현되도록 하 다. 콜 수상은 l99o년 3월 9일 로스록에서 행한 연설을 를해 저

응으로 매우 상새한 사회를합에 관한 내용을 게진하 다. 바로 이날 연방의희

네 기민당 월내교섭 단채 의장단은 기분법 제23조의 적용업역으로 동독이 가입

함으로씨 독일통일이 달성되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른조사 결과 동

독은 를른 서독얘 살고 있는 독일인들의 절대다수가 가능한한 조속한 재를일

을 핀하고 있출이 나타발다. 이는 특히 l99o년 3월 l8일애 실시될 인민의희

(Volkskanimer)선거 얘서 두드러지 게 나타났다. 즉각 를일을 주장하던 정당인

기민당, 독일사회연합, '민주를진 ' 자민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사민

당 역시 즉각 를일이라는 목표를 추구하 다. 동독의 신정부 조각이 를난후

l99() 및 4월 27일 , 경재를합, 화깨를합, 사회를합를 달성하기 위한 제i자국가

조악얘 관한 잉독간 회담이 시작되 다. 독일로 힝하는 또 다를 중대결정은

l 9 9 o 년 5월 5일에 있있던 인방 내무성 장관, 각주 내무성 장관, 동독 내무성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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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결 정사장으로 그 내용를 를일될 득일이 및방국가(Foederatlon)이 어야 한

다는 정이있다. 즉 전체국가와 지분국가로서의 각주간의 균형을 료장해 주는

및방국가적 조직이 국가조직 의 근간이 라고 확 인되 얼다. 이와 같은 잭임의 증

거로서 연방과 각주는 '독일를일기금' 을 설치하게 되 있는대 이로씨 동독의

재 건해 필요한 재딘이 마련되 도록 및다. l99o및 5월 l8일 데오 바이겔(Theo

Waigel) 서독 재무성 장관과 발터 를배르고(Halter Romberg) 동독 재무성 장관

은 l99o및 7월 l일에 발료하게 될 경재 . 화폐 . 사희를합에 관한 국가조약에

서 명릴다. 제2차새게대 전이 끝 난 이래 독일은 다시 하나의 롱일된 경제지 역이

되었으며 서독마르고(Oeutsche Hark)가 공식 지불수단이 되었다. 이와 동일한

시 점에 내독국경상의 신분증검사도 없어됐다. 이를후 제2자국가조약, 이른바

를일조약에 관한 양국징부간의 회답이 시 작되었는데 l9州 년 8월 3l일 베를릴

애서 볼프강 쇼이블레(Holfgang Schaeuble) 언방내무성 장관과 귄터 고라우재

Guenther Krause) 동 독 국무차관 이 이 에 서 밍및다. 를 일 조 익 은 l99()및 lo월 3

일 동독이 기본법의 적용 역으로 가 입함으로치 독일의 국가적봉일 이 찰수될

수 있도록 해준 법적 근거 다. 독일은 45년 간의 분단이 후 다시 하나의 연방

국가로 를일되 었다. l99o및 lo월 l4일 애 실시될 신설 5개 연방주(Mecklenburg

-Vorpoinnern, Braudenburg, Sachsen-Anhalt, Thueringen, Sachsen) 의 주의희

선거, 그리고 l933및 이래 처음으로 실시될 l99o년 l2월 2일의 최조의 전독총

선과 더블어 독일를일의 대장정에는 종지부가 직어됐으며. 이는 곧 재를일될

연방국가인 독 일이 의회 민주주의 를 새로 출범시 키는 것이기도 하 다 를

4 . 정치 적 토를과 논쟁의 요 약

5o년대와 6o년대애 있있던 중부독일 적 국가인합안을 들러찰 의긴대 릴은 2게

의 기를초선간의 대립이 있는대, 그 하나는 동독측얘 동조하는 를선이있으며

다를 하나는 서독측의 반대및선 이있다. 서독사민 당과 동독공산당이 재반계획

에 대하여 가장 개방적인 입장을 취인다. 국가언합 모별은 동독이 국저적 고

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및이기도 하었다.(l2) 동독은 동독이 하나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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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실로서 국제적 인정을 받제되자 국가인합에 대한 관심이 를어를었다. 이

점에 인어서 l967및출 하나의 전찰절이다. 서독은 전후 피및동안 중부독일속

얘 를독공산당 정권이 승인받지 를하도록 최선을 다하띤다. 강자의 입장애 일

어나는 모든사건에 인힝력을 행사하려 하면다. 를히 빌헬를 그레베mihelin

Grewe)가 당시 서독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는대, 그는 동독의 국가

할안은 길국 서독을 사회주의적으로 및헝시켜 서독을 서유럽 인접국으로부터

단절시켜 애매모호받 전독중릴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됐다.(l3)

연방헌법재판죠는 서독의 헌발기찰으로서는 처읍으로 국가연합에 대하여 긍정

절 임장을 취努다. 8o널대에 접어들어 국가및합 료별은 중부유럽의 긴장찰화

를 위한 하나의 방및으로 흥로되 있는대(l4) 물를 이러한 및상은 정제애f보다

언른패에서 활발하 다. 1989/90및도의 특일를제에 찰한 조류는 궁극적인 를

일이 되기까지 최소한 과도기직 단계로서 국가및합을 를한 양국간의 접근이

고려해볼만한 가치가 있다는 밉장이있다. 른의 모든 대중정 당은 길국 l989년

ll훨 를 수상이 계안한 '국가연합적 구조* 와 더블어 궁극적으로 인방국가로

발전하게 필 조약공등채안에 를의하 었다. l9린및 3월, 동특 건국 이래 처응

으 로 자유선거가 실시될 수 있게 되자 수십및전까지 만 해도 그토록 걱렬라제

국가인합에 반대하던 서독의 정치인들조차 더 이상 이의를 재기하지 많았다 를

웨냐하및 국가연합이 단순히 단기간에 걸진 과도기 적 단재로서 를단되 었기 때

를이다. 즉 정제 .화폐.사회를합은 l9캐및 7월 l일부터 l9訓및 io월 2일까지

이잘은 국가연합의 한단재를 형성하있및 것이다. 2기의 글일은 이 기간중애

를일을 이우어가 및서 앙루가간(inter-se) 자월에서 상기블야에 찰한라나의

공를될 정책을 추구하있다. l99o딘 州월 3일 과거의 다를국가들(1787/卽딘의

미국, l郎8년의 스위스)이 국가적 를알음 랄성할 수 있있던 방법읍 를히 앙독

은 마칩내 하나의 인방국가로 를합하게 피었다 聲

5 . 국가연합 모릴과 국제적 근재

l9인및 는독이 저읍으로 국가언합이 라는 계적을 발표하있을떼 동특은 이와

더블어 국내의 정책과 를재문제 분제와 찰및 일종의 방힝전활을 시도識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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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특은 건국조기 , 동독출 를일의 핵심국가로 로았으며, 서독을 독일서쪽애 있

는 분리체라고 로았다.(l5) 동독은 서독이 조만간 언잰가는 동독으로 법합

(anschliessen)절 것으로 브았다. 그러나 동독은 국가언합이라는 착상과 더블

어 서독을 대등한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 다. 동독은 그외에도 서독과 豊릴이

l955및 외고찰게를 수릴한 사실에 자극을 받았는데, 惡길은 2개의 독일이라는

국가가 실재함을 인정하 던 것이다. 동 년 제내바얘서 외무장관회 담이 재죄되

기 전얘 후르시죠프 豊및공산당 서기장은 동베를핀 에서 선 언하기 를 2재 독일의

기게적인 를합과 동독의 희생이 따르는 를제 해결방안이 받 전혀 고려할 수 없

는 것이라고 및다. 이로치 후르시료프는 여하한 재를일이라 하더라도 국제법

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안될다는 입장을 를명히 및다. 등독은 바로 이점에 국

가연합 모델이 관천될다고 감지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은 전제독일에

대한 및합국의 적임을 부 인하지 는 많았다. 서 방국가들이 국가연합안을 특일분

단를제 해길을 위해 무용한 수단이라고 거부함에 반해, 동독은 출련출 동독의

독 일문제 해절 방안 속으로 끌어들됐다. 이와 같은 사실은 l959및 l월 lo일자

로람의 명화조약 조안애 다출과 찰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l6) 즉 2재의

독일과 나란히 독일국가언합이 정화조익에 서 명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만 이와

더불어 국가연 합해게 부수익할이 부여필 과 동시 애 재를일 문제에 있어서는 이

미 국가연합단재가 과도기 적 단게로부터 일종의 거의 최종적 인 것으로 정가절

하되어 버련다. 이 접이 바로 서 방측이 국가언할이 라는 방안에 받성할 수 얼

는가를 말해주는 핀인중의 하나 다. 독일식 국가연할은 전후 조기 lo여및간

의희주의 적 가지채제 내에서는 독일분단을 증식시 길 납즉할만한 방안이 아니

있다. 서독의 서방측 라트너들의 찰점은 고르바료프 시대에 접어틀및서 중유

릴과 동유릴 에서 정지'적 단혁이 생어나고 1989/90및도 동독얘서 사태가 발싱하

자 비로소 빈화되 었다. l989년 l2월 ll일 4대 전승국 대사들은 배를및 의 언합

국관리위될회 건들애서 때를및과 *전채로서의 독일' 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

하여 회동하있다. 4대국은 조기 에는 관망하는 자세 으나 회 답이 종료필 즈윰

부터 독일분재가 유럽익사의 중요한 를제라는 사실에 합의하기에 이르했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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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국 가 연 합 과 연 방국가

l99o및 2월 lo일 콜 수상과 겐서 외무장찰이 고르바죠프를 방를하 을때 두사

람은 죠학이 독일를일에 동의한다는 확답을 받아띤다. 그 한달후 고르바죠프

는 모드로 동독수상과 만나 강조하기를 독일를일이발 몇재의 단재를 거져야만

달성필 수 있을 것이라고 편다. 그 얼마후 베를릴 에서는 양독정부의 대표들이

'2+4 회담t 을 준비하기 위하여 만諒다. 이 회담에는 한편 서독과 동독이
를

또다를 한편에서는 제2차새계대전의 4재 전승국이 참석하 다. 글 수상은 료

다른 준비회담을 이용하여 l99o년 3월 l4일 를란드에 대하여 오대르-나이체선

이 독일이 국제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경임을 로장하 다. 그 한달후 메릴(Hec-

kel) 동독 외무부장관 역시 동독정부를 대변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강조하

다. 동베를릴 주재 豊련대사는 독일의 군사적 동맹 소속관계가 먼저 길정되어

야 한다고 말하면서 기본법 재23조애 의한 동독의 독일및방공화국얘의 신속한

가입에 반대하는 유로조건을 및급하 다. '2+4' 희담은 l99u년 5월 5 일 본해

서 시 작하여 l99o년 6월 22일 베를람 에서 속개되 있다. 그러나 통일애 관한 희

담에 있어서 최종적인 들파구는 그 하루 전날 콜 수상 갠셔 외무장찰, 그리고

고르바료프 대를령간애 다출과 같이 합의합으로씨 이미 찰박 얼려됐다. 즉 전

재독일은 북대서 양조 약기구 동맹국이 필 수 있다. 그러나 구동독지 익에 동맹

국의 벙력이 주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얘 동독도 북대서 앙조약기구

의 방위지 역으로 확대될다. 모스s바얘서 재최될 '2인' 최종회담 중 외무장

관들를 독일를제 종필애 관한 조악얘 서명讀다. 이와 동시에 언합국은 ll的및

lo월 2일을 기해 동 조악이 최종적으로 비준되기도 전에 베를럴과 전체독일 에

대및 연합국의 권리와 직임을 철회하 다. 이로써 동 조익은 비단 공식적으로

정화조악이 라고 지칭되지는 많았지 만 l945년 얘 패전한 독일과 쳐결한 정화조

익이나 다를없이 되있다. 특일통일은 언합국의 동의하애 내적으로는 정제 . 화

패 . 사회통합이 라는 국가인합적 인 과정출 거져 l99o년 lo월 3일 독일를일이 라

는 원상회복을 를해 언방국가의 힝태를 취하먼서 일단락 되있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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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三三핀

발스 를 망글트 ik

(Hans von Hangoldt)

l. 재 념

국적(Staatsangehoerigkeit)이 란 국가를 헝성하는 지 역단체의 성월이 되는

법적자격 이다. 한 국가의 국 적소지자 전제는 국민을 힝성한다. 국민은 국가의

필수를가걸한 요소이므로 국적이나 국적소지자가 얼는 국가란 있을 수 얼다 출

반대로 국가의 성월출 근거로 하는 국가가 없이는 국적도 있를 수 얼다 출

국적은 국내법이나 국제법에 있어서의 각종 법적결과를 야기시 키는 결합게

넘이다 . 블상적으로 국내 법은 국적을 근거로(국적 소지자의 ) 특수한 권리(예및

대 선거될)와 의무(예 및대 업역의무)를 발생시 릴다. 국재 법도 이화 마받가지

이지긴 여기애서의 될 리와 의무는 로를 국가와 국 적소지자간이 아니라 국적소

지자의 를국과 관 련 제3국간의 찰계를 규를한다(예릴대 채류국애 대한 출국의

외교적 로호의 권리 및 외국인의 출국 귀활을 장기적으로 방해할 수 없는 체

류국의 천리적인 의무와 할은 것이다). 국꼭은 또한 국적의 취득 료는 상실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그 국내법상으로는 부모 한필얘 따라 출싱시 다를 국 적

취득 또는 외국국적 취득으로 인한 국적상실 등이며 , 국제 법상으로는 유 럽 다

국적 협정애 의거 다국적 방지를 위한 국적상실 등이 그 실려다). 이렇제 정

의된 국적을 일반적 국 적이라고도 징한다 출

l- l. 기능 적 국 적(Funktionelle.Staatsangehoerigkeit)

기능적 꼭적은 특정한 법를의 복적를 위한 국적으로 일반직, 포찰적 재념으

로는 사용되지 많는다. 이는 업 한 의미애서도 국적이 라 할 수 없다. 에를대

寧 위 빙겐(Tuebingen) 대학 법학과 공 법 및 국제 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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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국 적

국가의 이민유입애 관한 입법이 *국적 > 에 따라 배당비를을 규정한다든가

'국적 ' 결징을 출생지를 근거로 할 겅우 등이다. 일례로 일출에서 태어난

한국인 이 일본법 에 따라 일본국적를 취득하지 많으먼 , 그는 일본법애 따라(일

반적으로) 일본인이 되지 못한다. 이와 마발가지로 나리스의 자의에 의하여

국적을 박탈당한 과거의 독 일인 역시 독일의 일부 법를이 7 를 독일인으로 취

급하려 한다고 해서 독일국적자가 될 수는 없다 燎

l-2. 잠재 적 국 적(Virtuelle Staatsa ngehoer igkeit )

이 개 념은 제l자세계 대 전 합 병과 함 께 독 일인이 되어버 린 알사스 인과 로트

링겐인들이 항상(잠재 적으로는) 프 랑스인 이라는 프랑스의 착상에서 비를된다 를

이 개 넘은 오스트리 아가 '법합 ' 될 이후 그리고 l945딘 오스르리 아가 재 건될

당시 에도 중요한 역할을 인다. 동독이 시 민권(Staatsbuergers chaff.)을 도 입한

다읍 서독과 무찰하게 독 일인의 국 적에 관해 논의하 었을 때에는 이와 같은 개

념이 대두되지 많았다. 다를 독 일인애 대한 '개방된 문 ' 으료서의 독일국적

이라는 게넘은 당사자가 서 독가 아무런 관제를 갖지 많는한 국 적이 은패될 채

로 당면 문재가 되지 많는 점에 있어서는 프랑스의 잠재적 국적게념과 일력

상를받다 하편다. 물른 이 개 넘은 독 일의 법적 상찰과 기출법및 요구를 숭족

시 키지 는 못인다 零

l-3 . 시 민권(Staatsbuergerschaft)

이 개 념은 일부 국 가 에 서 는 국적의 동 의 어로서 사용되 는대 특 히 국 내 법의 목

적을 위하여 사용된다. 외국국적 역시 '시민권 ' 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심

지어 '자본주의 국가' 의 시만권도 동구권의 법질서애서 동유럽국가의 시민

권으로 사용될 다. 국제 법상의 조약얘서조차 국적을 칭라기 위해 시 민권 개념

을 도 입한다. 시민될 재념은 국적개 념과는 반대로 고유한 의미를 갖고 있다 準

시 민권이란 내적 국적, 즉 한 국가내 의 (될진한) 시민적 성될입을 뜻하며 , 국

적은 국재 법상의 소속적 지위를 뜻한다. 이 개넘자이 는 특히 엉국의 법를용어

와 엉 . 미 법재얘 토 착되씨 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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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국 적

l-4. 민족 성 (Nationalitaet)

이 개념은 국적과 구분되 는 재님으로서 (하나의 공동국가로 조직되지 많는)

한 민족의 성월 또는 다수민족국가(예 : 豊련) 중의 한 민족 단체의 성될 료

는 한 특 정민족(국민 의 의미가 아닙)에의 소속성을 의미한다. 서독에서 는 민

족성이 법적개녑은 아니지 만 M독일 민족 소속성 " (l)이 라는 게님은 있다 출

2 . 법 적인 격

이중 적 국 적개 녑을 인정할 것 인지 , 국가법과 국제 법이라는 복 적에 따라 각

기 다를 국 적게 념을 수용할 것 인지 아니면 양법 모두애 대해 단 하나의 국 적

재념만 수용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의견이 분분하다 출

2-l. 법적를성 에 관한 이를

국적개념에 찰한 논쟁의 핵심은 국적으로부터 본질적인 법적료과(특히 권리

와 의무에 대한 최소치)가 발생하는가 라는 질문애 있다. 만일 법적호과가 발

생한다면 국적은 일종의 법적관계이 다. 그림지 많다면 국 적은 국내 법 및 국제

법의 법적효과를 발생시 킬 수도 있으나, 강제 적이지는 많은 일종의 유주적 개

념이다. 이 경우 국적은 일종의 준비상태적 자적이라 하됐다. 다시 말해 기타

의 법규애 대해서는 법적료과 발생애 대한 준비태세가 되어 있으나, 그러한

법적 표과 없이도 존 립하는 자 및인의 법적상태라 하謙다. 마차로브(Makarov)

에 대해 대변되는 중개이른(Vernittelnde Theorie)은 위의 상반될 견해를 절

합시 길다 . 즉 이른은 국적을 법적관재의 주재로서의 자격으로 자 언인의 법적

지위가 형성되 는 법적관계로 출다 출

때나의 국가법학자 리게(Riege)는 다읍 이른을 펴고 있다. 리게가 발전시 핀

"유를른적 시민권 " 에 의하면 "국적이 란(그의 용어로는 "시민권'' ) 국가와

시q 간의 법적으로 중요한, 대개는 법적으로 규정될 현실관재이 다. 시민권은

(가치 판단의 기준을 좌우하는) 당해의 사회 적 관재내애서 안정되 고 지속 적이

며, 채류지 무관한 인간의 정지권 릭애 의한 찰재이 다.사회 주의적 시민권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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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국 적

가 권력애 대한 다앵한 관계의 법를적 종합이다. ... 사회주의적 시민권은 규

법화된 개및적 권리와 의무의 총체를 조월한다. 반면 시민사회 의 국적이 란 출 를

현대롸된 여건에 맞추어 그 기능이 및경된 신민관계이 다.M 이 재념애 의하면

중유럽에 찰고 있는 대부분의 독일인를은 독일국꼭자가 아닐 수도 있다. 피냐

라 면 를 일이 될때까지 독 일의 국적를 계속 로 전해온 서독에는 국가조직 에 대

받 M신민관계" 라는 "현실관게" 가 결절되어 있고. 동독에서는 국가권 력에

대한 개 인이 관계가 매우 현실 적이기 때문이 다 출

물를 리게의 이른은 설득력 이 없었다. 무엇로다 체제를 조월하는 국제 법을

위한 를 일적 국적개념의 필요성 이 없있다. 그 밖에 이 이를에서는 국내에 살

고 있는 시 민에게만 지나치게 대상이 지중되어 있다. 외국거주 시민으로서는

"현실관재" 가 순전한 리구 내지는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국가의 단순한

를지 청구결 으로 그.의미가 매우 희 박해 진다 零

국적을 둘러찰 이를상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구체 적인 경우애 있어서 국적유

무가 자연인이 본국에 대한 (또는 역으로 본국이 자 연인얘 대한) 권리와 의무

를 실현시 릴 가능성 이 있는가 료는 그러한 실헌의지 가 있는가얘 따라 좌우되

는 것이 아니라는 절에 있어서는 이를과 실제 걱용상에 있어 의견의 일치를

로고 있다. 그렇지 많을 경우 국적을 박탈당하지 많은재 본국으로부터 추 방

당한자들과 망명권자 및 l945년 이후 절렇국의 조지 때를얘 여권이나 국가의

로호를 받지 를하고 본국으로 귀활할 수도 없있및 외국주재 독일인 등 수많은

사람들이 무국적자가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귀결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는

국 적이 준 비 상태적 자 걱이라는 짐을 강력리 대 변해 주고 있다 출

2-2. 단순 국적개녑, 이중국적 개념

만일 국적이 국제 법은 물를 국내법애 대해서 도 준비상태적 자격이라면 이중

적 국 적재 념의 필요성은 없어진다(이 중 적 국 적개 념애 있어서는 국 적이 한필으

로는 국내법적 자철에서 재념상으로 중요한 최소한의 법적표과마다 법적관계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재법적 차될애서도 동일한 상찰이 전개되는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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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국 꼭

블가피하다). 그 밖에 국제법적 목적을 위해 국내법상의 국적부여가 반드시

국적과 관릴한 국제법적 효과를 발생시 킬 수 없는 겅우 국제법상 및 국내법상

를일한 국민을 및적으로 상이하게 구블시켜 야할 위헙 역시 사라진 다출

3 . 국가적 국적부여 및 국제법적 곡적을 위한 국 적

자국 국민의 국적을 부여하거나 박탈하는 것은 국가적 자치권의 일부이 다 찰

따라서 국제법적 목적에 비추어 즉정국가의 국적소지자로서 간주되는자는 당

해 국가의 기준이 되는 규범 내지 재별적 행정행위로부터 벗어난다. 국제재판

소의 판래와 주요 국재 법 를헌에서는 국제 법이 해당 국가의 국적법애 위임하

는 예가 흔한데 이로써 국내법이 국제 법의 일부가 되지는 많는다(비 수용적 위

임). 이와 잘은 위임은 국제법적 측면에서 볼때 내국인에 대한 단순한 동

대우라는 자격이 국제법적 목적을 위해 "국적 " 으로 나타나지 많도록 하기

위해 국내법이 개인에게 부여한, 각국마다 상이한 국적이라는 자격얘 찰한 멍

곡한 개넘정의를 전제로 한다. 이와 같은 명확성은 국제법이 자국인의 국적을

박탈하거나 부여할 국가꼭 의무얘 대한 법적근거가 되거나 당해 국내법이 다

양한 종류의 유사한 자격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애찰대 서독애서 "독일정

잭" 이라는 용어와 독일민족으로 수용및 M피난민 " 또는 H추방민 n 이라는

자격이 공동으로 사용될 다)에도 필요하다( "독일 인 자격 속성" ).(2) 이 경우

국적은 한 국가조직의 일될을 의미하면서 국내는 불른 국제적으로 를상적으로

국민으로의 소속성과 찰런딘 법적료과의 발생을 위해 -구제 적인 경우 법적표

과가 발생하 는가와 무찰하제- 준비태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 자적만으로 특

징지위진다. 이및점에 있어서는 M독일인 자격 속성" 과 "독일 국적" 이 전

적으로 동일시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얘 전자(독일인 자적 속성) 역시 국재

적으로는 서독애대한 국적으로 인정필 수 있다. 를른 국적으로 인정되어질 수

있는 자적의부여가 모두 국재법상의 를상적 법적표과를 발생시 키지는 많는다 출

즉 국재법이 국내법애 위임하는 한재(비 수용적 위임의 한재)는 존재하는대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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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국 적

히 이를 국가걱 국적부여의 국제법 적 한재로 지 칭한다. 우선 당해 국가의 법

으로 위임되는데 제3국은 외국국적을 부여하거나 박탈할 권리가 없다. 그 럴

겅우 부여국가에 대한 진절한 연계점이 부여시렇에 있을 것이 요주된 다. 출생

취득을 부모중 한명의 국적에 따르거나(속 인주의) 부여국가의 출생지 에 따를

(속지 주의) 정우에는 진혀 를제가 없었으나, 강제적 국적부여와 찰은 실절절

차에 의한 국적취득에서는 부여국가에 대하여 최소한 어떠한 종류의 관계가

존재해야 하느냐 라는 문제가 논쟁의 대상이 되 있다 零

4 . 국적의 인정

한 국가의 일월이라는 자격으로서의 국적은 다를국가를 를한 특수한 인정이

필요없다. 국가의 존림과 필수적으로 결합한 법적제도로서 국적은 국가로서

의 인정과 찰께 주어지 는데 인정이 종류와 범위로부터 파생되 는 각종 특수성

역시 함께 부여될 다. 존속하는 것으로 인정될 대규모의 국가연 뼝해서 한국가

를 승인하는대 있어서는 국내적 (하위) 국적만이 고려되 는데, 및채적 국적과

동일시 되거나 이와 전적으로 분리될 국적으로 대상애서 재외될다. 반면 법적

또는 개별행정행위로 이루어지 는 국적부여에 있어서 필요한 진정한 연계가 없

거나 의문시필 경우에는 승인.의 호력이 확장될 수 있다. 이때 승인자는 당해

자와 관릴 를상적으로 국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표과가 딘꼭적으로 의문

시 되는 점을 더이상 부 정할 수 없게 될다 출

5 . 독 일국적과 동독시 민권

독일군의 무조건 적 항복 및 최후 독일정부의 소별 이후애는 4대 점렇지 역과

분할및의 대베를편애서나 를령군 사이에서나 국재적으로 당시까지 독일재국

이라 일컬어지던 독일이라는 전체국가와 이에 부속하는 독일국적의 존속이

매우 일반적인 사실로 받아들여겨 독일국적은 국내법은 불른 국저법을 를하여

다양하게 를용되 었다. 이중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규정은 및체로서 의 독

일과 관 련한 인합국 관 리위원회의 찰할사항애 속및다. 그러나 l949년 3월 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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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및합국 관 리위될희의 소 집이 실 질적으로 중단될 이래 동규정은 료력을 상

실하 됐다 출

기본법, 즉 과도기 (전문)를 위한 서 밭접령지 역의 국가질서의 새로운 조직과

함께 l949및부터 독일의 국가권 력 재편이 토적으로 불찰전한 상태하에서 전

독 일 국가의 단일성과 (지 역을 조월한) 광법위 한 독일국적 이 고수되 어 왔다 를

동시에 독일국민 의 헌 법재 정권을 근거로 제 정될 기본법은 동 법 자재와 그 산

하에 설릴된 국가기 관에 대하여 3대국이 동의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및체독일

적 국 적에 관한 규 범 설 정에 관한 권 한을 주장하 다. 이는 독일조약 제2조에

의해 비록 독일국적이 승전국에 의해 전체로서의 독일과 관련될다는 접에서

유로사항이 감안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국재 적으로 광범한 승 인을 얻게

되 었다. '서독의 각 주 ' 의 국적이 라 할 수 있는 특수한 연방국적은 이 기

본 법적인 착안에서는 있을 수 없있고, 고러한 국적제도의 도 입 역시 수차 거

절 되 있다. 및방국적 은 서 방 3개국의 애조 견해에 의하건대 베를린 주가 서독

의 일부가 될 수 없있기 때를에 베를 핀과 및방간의 국 적법상의 를 일성이 곡료

되지 못할 및및다. 연밤헌 법재판소는 이와같은 헌 법적 핸리램을 극복하기 위

해 기본조약얘 관한 찰결애서 헌 법적 근거를 제시 , 서독의 "부분적 동일성
' '

(Teilidentitaet)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었고 테조(Teso) 판절에서는 국제 법적

전채백 락을 고려하여 "주체 적 동일성 " (Subjektsidentitaet)이 라고 인정하고

광범위한 즉일국적의 죠진의 무와 관련하여서 는 기를법상 구속력 있는 형들범

위라고 확징지 다. 이애 따 라 국경을 조월하는 독 일국적의 통일성 에 의문을

재기하는 일제의 서독의 정인은 기뜬 법에 위배된 다고도 할 수 있다. l.暇9년

lo월 7 일 동베를 린의 임시 인민의회가 승 인한 헌 법은 거의 동 일한 착상을 근

거로 하고 있는대 동 헌 법 제 l3조에 의하면 "독일 국적은 단지 하나이다
' '

라는 규정분만 아니라 전채독일 의 국적을 위한 규정재 절필의 요구에서도 명확

히 드러나 있다 출 그 러 나 이 미 l955년/56년 부 터 동 독 애 서 는 독 일전체 국가 는

멸 망하 됐다는 찰 정이 대두되 있는데 동독애서 는 이 관 점이 대 변혁 이 일어 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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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지배적인 여른이 있다. 그럼에도 출구하고 내적 입법에 있어서는 "서독과

배를람 에 있는" 독일인애 대해서까지 독일국적이 고수되 고 있었다. 이러한 관

점으로부터 의 궁극적 단절은 l967년 2월 2o일 동독 시민권 재정과 함께 비로

소 시작되있는대 동 법 서언얘는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의 건국과 합께 . . .

국제법애 일치하여 독일민주공화국 시민권이 형성된 다." 라고 규정되 어 있다 擊

동 법애 따르면 동독시 민이받 특히 동를 건국일애 새로운 국가기관과의 구제

적인 연재를 갖고 있는 독일국적 소지자를 말한다. 동일성 이란 오로지 단일한

민족속에서나 있는 것이지 국가적 조직이 상정될 독 일민족(3) 속애는 없으며 출

l974년 게정될 헌법에 의하면 단지 공를적 인 독일민족성(Deutsche National-

itaet) 내얘서 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른 동독측의 이와 잘은(인위 적) 법적

쟁의는 전제로서의 독일에 대한 4대국의 권한과 책임으로부터의 일방적인 절

연이 실재로 가능하지 많았기 때문에 곤만을 천게 되었다. 그밖에 l945및부터

l949년이라는 기간동안 비록 국재법적으로나 국법적으로 불가피한 것이기는

하 지만 특일국적의 존속이 독일국가 없이도 수용되었던 사실도 그 월 인에

속한다. 동독은 기본조약에서 독일국적의 법적인 블리얘 대한 주장을 관철시

길 수 없있다. 서독은 연합국의 유로권한과 독일의 민족의 단일성에 대한 기

본법상의 고수 입장 때군에 동독측의 주장에 전연 부응할 수 없 라. 그대신

서독측은 의정서애서 다읍과 감이 언급하면다. 즉 "국적문재는 이 조익출 를

해 규정되지 많았다. " (4) 따라서 독일국적을 갖고 있는 동특시민은 그틀이

월하는한 기본법상의 독일 국가기 관으로부터 재속 독일 국적자라고 취급되 있

다. 즉 독일인으로서의 여힝자유를 갖고 있었고, 언방여권출 받를 수 있었으

며, 엉사죠호를 향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 를합에는 전혀 를저가 없었

다. 동독은 제3국, 븍히 서방과의 잉사힙정 재결을 봉히 독일국적으로부터 동

독국적의 를리를 실및시 키려 하 다. 이같은 시도는 -특히 서방3디국과의 관

재상- 실매하고 말았다. 독일전제국가속애 있는 '독일시민권 ' 의 수용 이상

의 다를성 과는 없었다. 이해 에리히 호내커의 제라(Gera) 요구 사항에는 동독

시민권을 "존중" (Respektierung)해 달라는 갈망도 내포되 어 있는더 이는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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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국 적

종 M 인정" (Anerkennung)이 라는 요구로서 표및되기 도 한다. 서독에서는 장기

간에 절쳐 어떤 법를규정 에 의라여, 즉 서독애서 적용되 고 있는 독일국적 법에

만 의거하여 또는 중부독일에서 적용되고 있는 독일국적 법에 의거하여 단일한

독 일민족의 소속성을 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란이 분분하 다. 이와 관 련

연방헌법재판소는 지급까지 의 서독식 국적관련 실무절차를 무시하고 데조판걸

(5)을 를해 다읍과 같이 어느정 도 명곡한 입장을 제시하 다. 즉 서독애서 적

용되는 규정에 따라 독일국적을 취득한 자및이 아니라, 중부독일에서 적용되

는 법를인 M독일국적 소지자 법" (1967및까지)의 지배를 받는자 또는 동독시

민 역시 원리적으로 독일인이라 하었다. 즉 이와같은 기본법의 해석에 의하면

동독시 민린의 취득은 될리적으로 광범위한 독일국적 취득을 의미한다. 전제로

서 는 행위수행 불능상태에 바됐고 사실상 분리되 있던 독 일이라는 전체국가의

법를적 단일성이 존속하고 있고 이로써 독일국적 이 전독일 적으로 유지 될다는

것은 국재 법적 관점으로 블때도 및계(genuine link) 될꼭에 의해 국적에 관한

국내법 규정의 한계와 일치한다 하됐다. 이는 동독이 기본법해 의거 서독애

를합될때까지 가능하었다. 기출법과 더불어 동독 시민권은 패지되었지만 동독

시민권의 취득이 전채독일국적 소지의 기조입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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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 적

< 誰 >

1) Art. 116 I GG 찹조 를

2) Art. 116 I GG 찹조 출

3 ) Art. I 1, 8 11 DDR-Verfassung 1968 찹조 를

4 ) Protokollveraerk zua Grundlagenvertrag, In: Presse- und InfornationsaBt der

Bundesreglerung (Hrsg.)i Dokuaentatlon zur Deutschlandpolltlk der Bundesregie-

rung, Bonn 1986, S . 51f 참조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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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리 스 리 안 하 케 5k

(Christian Hacke)

1. 1945년부터 l949년간 콘라드 아데나워 (Konrad Adenauer)와 야콥 카이저

(Jakob Kaiser) 간의 갈등

l945및 이후 재건되 었거나 신설될 정당의 지 도자들은 독일과 독 일인의 장래

해 대친 많은 관심을 표 명 및다. 연합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기 민당(cDu)과

사 민당(spD) 지 도자들은 각 대표권 를 햄사하고 있던 점령지 역을 조월하여 민

족 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유핀자에게 호소및다. 루르트류마리(Kurtschuinac-

her), 야콥 카이저 * 콘라드 아데나워 등의 독 일정인 개념은 이상형으로서 비

춰 절 수 도 있 면는데, 그 이유 는 그들의 대 딘하는 정치 적 주장이 거 의 모 든 독

일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벗어나 있띤기 때문이 다 準

죠 련 점릴지 억내의 기 민당은 다른 서 방3재 점령지 역에 있던 자 매 정당로다는

그 행동의 여지가 제한되 어 있어 어려운 조건하얘서 그 업무를 수행해야만 및

다 . i947년까지 및 런점렇지 역 기 민당 인 기독교민 주당(CDUD) 당수 던 야콥 카

이저는 그의 절책에 있어 사회주의 적인 요소를 강조하며 , 로찰의 압력을 완화

시키려고 초 력하 얼다. 특 일이 양 진 에 및 입되지 많는 제3의 길출 걷는 것이

카이저의 중심개 념이 었다. 독일은 비스마르고와 스프레제 만의 외교진를애 입

각하여 동 . 서 진 간애 다리 역할출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료한 카이저의 국

내정치적인 중심게넘은 기독교정신과 사회주의를 결합한 기독교적 사희주의

(Christlicher Sozialisiaus)있지 만 , 동 . 서 냉전이 적화되자 더이상 설득력 이

얼있다. 로 천점령지 역에서 소비애트 정권이 탄생함으로서 야콥 카이저는 죠 편

접링지 역으로부터 추 방당및으며 . 기 민당 지도부 구성을 위 한 아데나워 와의 권

력루쟁에서 도 패배 하고 랄았다 를

雌 함부르츠 국발대학(Universitaet der Bundeswehr Hanburg) 절치 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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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기 민당/기 사 당(CDU/CSU)의 독 일정책

그래서 l945년부터 l949년까지 독일를제애 근한 기민당의 정및은 주로 아대

나워가 결절하게 되면는데, 아데나워는 서방세계의 가치찰에 입각하여 l955및

파리조 약, l957년 로마조 약을 통해 서방과 동맹관계를 맺됐으며, 이러하 기본

정책이 오늘발까지 독 일 외교정책의 기조를 이루고 있다 찰

2. 아데나워시 대의 독 일정직

아데나워와 기민당은 친서 방 정책이 동방-독일 정책을 추진하는데 도구적 성

걱을 갖고 있다고 로았다.서독과 서방제국의 정지 . 경재적인 우월성 만이 l949

닌 엘베강 들쪽에 수릴될 억압체제를 블괴시 키고, 료런으로 하여금 그 점령지

역을 포기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로있다 출

기민당은 5o년대 동방정 책에서는 힙의우위, 봉쇄를 강조및고, 독일정척에서

는 자유선거실시 에 최우선을 두었다. 아데나워는 재를일을 장기적인 해결과제

로 템각및지 만, 그러나 재를 일이 자유를 댓가로 또한 독 일이 서 방세재로 고 림

되고, 의희 민주주의 정신을 포기하는대는 데는 반대및다. 우선 막 신설될 서

독의 제제 공고화, 친서방 결속, 외교정 책 추진상 대서 양 동맹채제에 안착 등

이 중요한 과제편다. 이러한 확고한 진서방 중싱정책 측면얘서로면 l949년부

터 l96o및대 조까지 는 좁은 의미애서 핀혀 서독측의 동방-독일 절책이 없있다

고 로아야 한다. 아대나워 에게는 적극적 인 독일정책이 비생산적으로 로 을지

도 모를 다 출

서 방정잭과 관련해서 아데나워는 대등한 권한을 확로하민서 서독을 서 방재

제애 를찹시키 기 위해 거의 근상적 인 외교역방을 과시및바. 이와찰은 용의주

도한 대서방 외교는 대동독 . 동방징 잭과 비교하면 엄및난 자이가 난다 출

l952딘 스할린의 각서(Stalin인ote) 처리와 관련하여 아대나워는 료련의 협

상의도를 서방조약채걸 을 방해하기 위한 선및적 공세로 간주한 반면, 아데나

위 내각에서 를독분제 장관을 지 낸 카이저는 무조많 료 람과 협상을 별여야 한

다고 주할및다. 류마커(사긴 당)와 카이저(기 긴당)가 스탈및 제안에 대한 아대

나워의 거절에 대해 비받을 하게 되자 아데나워의 외교절책은 5o년대조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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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민당/기 사당(CDU/CSU)의 독일정책

히 를들리 게 될다. 아데나워 가 및족를제 해결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

다는 국민를의 의십이 점점 증가하기 도 하었다. 이 를제는 그 이후에도 두 고

두고 후세 사가들에 의해 재를일 달성을 위한 놓져버및 기회라고 계속 논란이

되 었다.

l955년은 5o년대 동 .서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분수령이 있다. 아데나워는 豊

련을 방문하여 수만명의 전쟁포로를 송찰토록 및으며, 豊련과 외교관계를 수

립편고, 할류타인월 직을 천명및다. 동 .서관계는 걱화되었으며 강대국들은 현

상유지 (Status quo)를 극복하려 하지 많고, 인정하려 한다는 것이 명확해지 기

시작헛다. 군축과 긴장찰화가 거른되 없으나, 재를일 문제는 우선 관심사가 아

니 었다.

5o및 대긴에 아데나워의 동방및 책은 찰전히 난관에 봉착및다. i957년 9월 유

고슬라비 아는 폴만드와 함깨 오데르-나이체선 이 최종적인 국경선 임을 선언햇

및고 동독은 독일내에 두번체 국가로 승인및다, 할류타인 될직이 동방정 책 추

진상 쟁접으로 등장하 다. 특히 아데나워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전쟁로상형

식으로 막대한 지및을 하면서 도 동방정 책과 관련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조지를

위하지 많자 정지의 도덕상 측면애서 아데나워 는 비난받기 시작및다. 서독의

단독대표권에 의해 동독의 모든 권력담당자들과 접측을 거절하는 정잭 또한

독일문재 해길에서는 역호과만 나타및다. 동방정 적 추진얘 있어서는 어떤 기

대를 가지먼서도 독일정책 추진얘 있어서는 현실 정지적이 아닌 단독대표권

주장과 같은 도덕적인 문재에 및매임으로피 동방정 책과 독일정척 추진상의 모

순이 발생하게 되있다. 아데나워 애제는 동방-독일 정책에 있어서 더이상 새로

운 방안이 없다는 것이 드러핀읍얘도, 당내에서 키징거, 거르스및마이 어(Ge-

rstenmaier), 그라를(Gradl), 레머(Leianer)등이 재시받 새로운 이니서리브는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출

동 .서간 냉전이 격화되 는 가운대 독 .및간 관게로 냉각되 기 시작편다. l9

58년 의 베를린 사태를 시작으로 i96i년 베를린 장및 구축으로 위기는 최고 조

에 달및다. 독일애서는 전쟁에 대한 공포가 다시 일어및다. 무엇료다 서독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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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민당/기사당(CDU/CSU)의 독일정젝

민들이 미국애 대한 신뢰가 떨어됐다. l962및 말부터 분단고를 활화를 위해

를단에 적응하면서 작은걸출 정책이 베를핀에서 시작되었고, 이러한 새로운

독일정책 주구와 아데나워 절부하의 독일절책 추진상 립체상태가 비교되기 시

작편다. 당시 베룰린 시장이었던 브할트는 현상유지 의 기조위에 관계 정상화

를 추진하는 및를적 인 사민당의 주장에 자신의 정책을 일치시 識지만, 그러나

l 9 8 9 년 당 강령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새로운 현실주의 즉 서독이 서방세재에

더욱 및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긍정하는 방향애서 정잭을 주진하게 된다출

아대나워 정부 말기해는 정부자될 애서의 새로운 동방-독일 정책 추진이 더이

상 없띤으며 , 자민당과 사민당이 적극적 으로 정치적 이니서리 프와 방안을 제

시 하 있다 출

3 . 1963딘부터 l969년까지 과도기 간 동 안 독 일정책

아데나위가 이끌던 기민당은 료련과의 양자관재 재선에 출력을 기울 던 반

면. 에어하르트(Erhard) 수상과 류뢰더 외상을 동구의 다른 국가들과의 동방

정책 추진애 주력및다. 존슨 미 정부의 달라진 긴장찰화정 책애 맞추어 얘어하

르트는 특히 정재찰재 개선애 중점을 두며 바르샤바조약기구 국가를과 관게를

및어 나왔다 출

l 9 6 6 및 3월 25일자의 정화를접(Friedensnote)을 를해 재를일 군축를재와 관

찰하여 새로운 입장을 표떻및다. 이로치 인방정부는 독일를제의 진전상상과

긴장찰화정 책을 인재시키려고 및던 기존입장을 포기하및다 警

키징거 수상하의 대단정애서 기민당은 사민당과 함께 흥미로운 동방-독일 정

책을 추진및다. 독일정책애서 키징거는 동독을 국제적인 긴장찰화 주새애 끌

어 들이려고 츠력및으나, 비록 그 의미가 축소되 고 도덕적인 측및으로 밖애는

이해되지 많았지 만 그래도 서독 단독대표권 은 그대로 유지하려 하 다. 키징

거는 내독무 역을 확대시 키고 정부간 정촉출 증대시 키려 하 다. 새로운 동방-

특일임적이 개녑상, 를어상으로 요구되 있읍에도 를구카고 새로운 방안이 창출

되지 많았다. l968및 부터 기민/기사당과 사민당간의 의건대림이 심화됐으며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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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기및당/기사당(CDU/CSU)의 독 일정책

외상으로써 츠만트가, 를독을 국가라고 호칭을 하자 수상은 사민당을 '승인

정당' (Anerkennungspartei)을 비판및다. 사민당과 기빈당간의 의견대립 이외

에도 기 민당내에서도 불분명 한 초선때분에 충돌이 일어 및다 출

키징거 수상은 마침내 당내, 외 양면및쟁에 도중하차하고 말았다. 점자 국

민의 지지 는 사 민당과 자 민당쪽으로 를아간으며 , 사 민당은 새로운 동방정 책을

추진하는 재혁지 향의 정당으로, 기 민당은 긴장찰화정 책애 제동을 거는 당으로

받아들여 련다. 대 및정하에서는 사 민당이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동 안 자 민당만

이 야당으로 씨 명확하게 긴 장찰화 정 책을 계 속 주장및다. 사 및 당과 자 민 당 은

늦기전에 대 연정을 깨고 새로운 및정을 구성하는 즉으로 서 둘러 나아란다 를

4 . 1969년 부터 l982및까지 야당으로서 의 기민당의 독 일정책

이기 간 동 안 의회내에서 야당이 있던 기 민당/기 사당은 정부여 당의 새로운 동

방절인을 전를 적인 대외 정직 기조로부터 이탈한 것으로 간주하됐다. 기 민당/

기사당 견해에 의하면 사 민당/자민 당 및절이 추진하는 동방정 책과 독 일정책은

로련과 동독이 주진하는 정책의 위힙적 인 성격을 간과한 아주 위험한 "화해

무드에 및어 있는 행복갑" (Entspannungsenphorie)의 소산이 라는 것이 었다 출

기민당/기사당은 이러한 정부정 책에 대한 대 안을 재시하는 야당으로서의 그

리고 창조적 인 비판자, 갑시자의 역할을 하기를 희망하었다. 전체 적으로 조망

해 볼때 이 기 간 동안의 기민당/기사당의 독 일정척애 대한 기여는 다출과 잘

은 여할에 대한 경고속에서 잦아블 수 인는대, 그것은 정부여당이 기대하는

것처 럼 서독의 동구딘 및 동독과의 활계정상화와 양독일 국가의 대외 적인 새

로운 관계정립을 블한 동독의 국제적 인 위상제고가 반드시 '양독관재에 있어

신속하고 광범위 하게 새로운 질서를 힝성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기민

당/기사당은 건설 적 비판을 를해 독 일정책의 미비점 로찰에 다소 기여를 하 됐

다고는 하나, 야당이 있기 때문에 결국 여당이 제 조약 재결 을 를 해 새 로 운 역

사를 만들어 가는 상찰에 적응하는 전략을 취할 수 밖애 얼었다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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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민당/기사당(CDU/CSU)의 독일정적

그러나 이러한 기민당/기사당의 독일정책에 대한 비받은 정부 여당의 협상애

있어서의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었다 準

l969및부터 l97o및 말까지는 새로운 동방정 텍과 독 일정책을 역동적으로 추 진

하는 데 최 적의 국제활경이 조정되 있다고 할수 있는데, 정부여 당은 새로운 동

방정책과 독일정책을 상포 로찰적 인 것으로 간주하고 미 . 료간의 양극구조를

타파하는데 출력을 기울띤다. 반면 야당은 이러함 조 약체결을 통한 독 일정책

의 법적인 측면에서의 결과에 주목하면서, 원리적으로는 회의적이있지만 그래

도 주 민들의 를단 고를찰화를 강력하게 요구하 으며 , 안로정 책적으로는 동 맹

국에 대한 및함없는 지지를 로내면서 대외정책적인 로찰기 능 역랄을 수정하고

자 하 다 출

5 . 헬무트 를 수상 재 임기의 통 방 및 독 일절책

l982및 이후 콜 수상 재 임기간 등 안 기 민당은 독 일정적을 찰기 있제 새로이

발전시誰다. 콜 수상은 서구 등맹국애 대한 지지 고리고 확고해진 국방력을

바탕으로 중 . 동부 유럽국가들과 대화 및 협력관게를 모색및다. l982및부터

l989및까지 주민들의 분단애 따를 고를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 적인 조지들이

취해 惡다. 처읍으로 근주안로협 력희의 (犯cE) 최종 선 언를에 근거하여 l987년

서독언방군과 등특인민군를 군사출런 찹관단출 서로 교활하 다 출

l987및 포내커의 서독 방를은 많은 독 일인들얘게 동특을 독림적이고 동등한

자긱을 갖는 또 하나의 독일국가로 실 질적으로 민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릿

다. l989년 조여를 고르바조프의 서 독 방문은 독 . 료찰계가 새로운 측및에 집

어들 으며, 양국관계가 더욱 긴 해지는 신호 었다. 고르바조프는 본(Bonn)애

서 공동선 언을 를해 독 일인이 자걸권 (das Recht auf Selbstbestiaaung)이 있

출을 인정및다. 또한 고르바죠프는 잉국간의 관재가 M유릴상황 전개애 있어

서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며 , 동 . 서 진 간 관재에서 절대적 의미를 갖는 2게

강대곡'' 간의 관재라고 서독의 정치적 역찰에 대해 높은 정가를 하띤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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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기민할/기 사 당(CDU/CSU)의 독 일정책

l 9 8 9 및 5월 부시 미국대를 이 독일을 "지도적인 역할을 수정하는 동반자''

라고 지칭한 이후 고르바포프도 위에서와 같이 독일을 정가함으로씨. 9o및대

를력에서 장차 서독이 미래 동 . 서 관계의 형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분명해 됐다 를

l989년 여를 이래 중 . 동부 유럽에서의 혁명적인 및화들은 독일에 대해서 도

엄청난 향을 미됐다. 대중의 저항에 의해 폴란드, 헝가리 , 채죠, 루마니 아
를

블가리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독의 공산정권 이 무너졌다. 고르바조프는 이

러한 사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 다 출

l95o년 대 스탈린의 구로 및 "료런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승리하는 것을 배

우는 것이다" 가 이제는 고르바포프의 글라스츠스트와 페레스트로아카로 바위

게 되 있다. 동독 건국 4o주년 기념행사는 동독체제 지도부에게는 하나의 악를

이있다. l989및 lo월 l8일 호내거 정권은 무너편으며 ll월 9일 그 후 임자인

고랜츠는 상장의 압력에 못이켜 베를린 장및을 개방하얼다. 수십만의 주민들이

거리에서 "우리 는 국민이다" (Wir sind das Volk)라고 외識을 떼 사회주의 를

일당(sED)정권은 무너져 버렸다. 다시금 이 구포가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

다" (Wir sind ein Volk)라고 바위었을때 독일를일애 대한 의지는 자발적으로

고리고 쪽발적으로 표출되 었다. 베를찰 장벽이 설지절후 28년 9일만애, 를단후

4 ()및만에 자발적으로 그리고 매우 바른속도로 독 일인들간의 를일이 이루어지

는 순간이 었다. 국내외 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흥를으로 들뜬재 정치적인 방향

모색애 고심하고 있을때 를 수상은 독일정책과 유럽정직에 관한 lo개항의 방

안을 천명하 및다 찰

를 수상의 전략이 발표되자 서독내 각 정당들도 이재까지 독일문제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수정해야만 및다. 녹색당(GRUENEN)은 저읍애는 당내에서 블얼

될 잉상을 로 으나 를일 지지자가 점점 증가하 다. 지난 2o및 동안 독일내

2게국가의 될직하에 및채 독 일정책을 추진해온 사민당(spD)은 하를밤 사이에

새로분 상찰에 적른해야만 및다. 당내에서는 자르란트 주지사 라퐁데인 (La-

fontaine)이 통일해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접근한 반민, 전 수상인 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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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기민당/기사당(CDU/CSU)의 독일정책

와 류미트는 국가를일에 받성하 다. 여당인 기민당/기사당과 자민당은 이미

과거부터 재를일을 이주는 하나의 방법으로 자결될 을 강조해 왔기 때를에 절

대 다수가 콜의 lo개항 방안을 지지및다. 콜의 lo재항 를일방안에 대한 동독

내의 반응은 매우 출란스러 운 것이있카. 콜 수상 발표 l주일만애 구제 적 새 력

과 신 절치세 력들은 모두 독일를일을 그들 정지적 강령의 주요한 기조라고 선

언하었다. 모드로는 l99o년 2월 3o일 독 일 중 릴화 안을 제 안및다가 몇일후에는

이를 철회하기도 및는데, 이러한 및상은 등독내 정치세 력들이 절지적인 방향

을 설정하지 못하면서 협상에서 약자적 인 위지에 인다는 것을 반 하고 있있

다 .

를 수상의 lo개찰 를 일방안에 대한 외국의 반응은 이중적이 었다. 서구 우 방

국민들의 여른 방향은 정정 독일를일쪽으로 유리라게 전개되있다. 대부분 국

가 국민들은 서독이 민주주의에 대한 를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를일독일이 극좌나 극우로부터 전체주의제제에로의 유혹을 받지 많고 민주주

의가 확릴될 수 있다고 로았다. 그러나 서구동맹국들의 정부수준에서 는 콜 정

책에 대한 평가가 달란다. 당시 대처 렇국수상의 반응은 유모적이있으나,

국내애서는 국민 감정상 료는 정치적으로도 국가 독일에 대한 독일인들의 요

구애 대해 대부분 호의 적이 있다 출

프랑스 정부의 태도는 매우 소극적 이됐다. 부시 정부는 독일를일과 관련하여

l 9 8 9 년 l2월 독일분재에 관해 4개항의 방안을 천명하었다. 고르바죠프가 i99o

및 2월 lo일부터 l2일 간 콜 수상과 만및을 때 를일은 독일인들이 스스로 결정

할 문제라고 독일인들의 자결권 을 완전히 인용하 읍을 염두에 두고, 를 수상

의 정책에 대해 반복해서 지지를 표명및다. 콜 수상의 독일정책얘 할성한 대

표적 유럽인은 구주공동재(Ec). 집행위릴 장인 작고들로르(Jaques Delors) 었

다. 그는 랄자 를일될 즉일의 구주공동제에의 를합에 가잠 를 의미로 부여및

는 바, 구주공동채는 득일문제 해결에 진전이 함께 이루어 져야만 새로 성립

될 글 . 등부 유럽국가 7 주주의 국가들에게 월료를 재공할 수 있계될 것이라고

주장및다. 들로르는 l989년 l2월 스트라스부르그 구주공동체 정상회 담에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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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기민당/기 사당(CDU/C3U)의 독일정책

일인들이 자유로운 자결권 행사를 를해 블일을 이즉할 권리가 있음을 Ec가 처

출으로 인정하는데 2 게 기여및다. 제코의 하벨 대를령과 컴가리 정부 특히

외무장관 호른 역시 독 일의 를 일에 조건 얼이 발성및다 출

고르바죠프는 동독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찰을 고려하여, 특히 양독국가 국

민의 다수가 를일을 월한다고 판단, 점차적으로 를일에 대한 유료조건을 제 거

해 나간다. l9라년 7월 l4일부터 l6일까지 를수상의 로 련 방분시 독일를제 해

결에 있어서 전찰점 이 마 련되 면다. 많은 전문가들은 l99o년 조까지 독 일를 일에

반대하는 동 . 서 양 진 간의 연합전선 에 출 열이 로이기 시 작하다가, 그 이후

부터는 찰및히 독 일 를 일에 핀성하는 쪽으로 분위기 가 바뀌 었다고 로고 있다 출

클과 겐서 정부는 를일과 서구동맹 결속이라는 외형적으로 대립되는 듯한

정책목표의 합명제를 이루어 내는데 성공및다. 이미 아데나워가 추 진및듯이

콜 수상 또한 중 . 동부 공산권 에 대한 서 유럽적이고 대서 양 중심 적인 가치제

계의 "자력의 표과" (Hagnetwirkung)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 었다. 과거 lo

및 동 안 서구에서 놀라운 속도로 진행될 경재 및 과학기 술 발전과 국가사회 주

의와 마르고스-레 닌주의의 급속한 붕괴는 이러한 기 민당의 기본 정책이 4o년후

애서 야 출았읍 을 증명해 주 는 것 이 었다 奪

콜 정부는 마지막 를일을 완성하는 단재얘서 독일분제를 3가지 차될에서 해

결해 나란다. 즉 l989및 ll월 장및이 부너진 직후애는 양독 정부간의 공식 적 -

국가적 차월에서 , 다음은 를합 유 럽적 차월애서 , 마지 막으로는 사회 적 역동성

을 바탕으로 한 아래로 부극의 를일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새가지 자월에서

이루어 진 독 일의 국가를일은 각 자될에서 각각 다를 속도와 비중을 두고 추 진

되 있다. 이중 가 장 발리 이루어 진 것이 를 일독 일의 국제 적 를재 제결을 위한

'2+4 회담' 과 및이 있다. 콜 수상과 기민당의 선틱은 서유럽 및 대서 양 동맹국

글심 적이다. 아울러 독 일를 일이 서유 럽적인 성격을 넘어 전채 유 럽적인 를합

을 이출하는대 하나의 추진체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로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 . 동부 유 럽애서 국겅과 민족문제애 기 인라는 분징은 를일독

일애게 새로운 도및이 아닐수 얼다. 유릴의 발필을 위한 를일독일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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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기민당/기 사당(CDU/CSU)의 독일정책

역할 정립플제가 를임없이 재기되 고 있다 警

중.동부 유럽의 대받혁 과정과, 공산정권 에 대항하여 차원던 사람들이 펼

치는 새로운 외교를 지켜료면서 알수 있는 것은 서특의 서방과의 동맹관계 설

절이 결죠 자유의 쟁취에 의찰 독일를일을 이루는데 하나의 치줘야 할 댓가가

아니라 전제조건 이있출을 알 수 있다. 아데나워로부터 를에 이르는 전를적 인

기민당의 독일정책은 활길되 었다. 공산특재국가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기독

교적인 정지적 가지가 관철될 반면, 중 .동부 유럽의 공산주의 는 찰전히 붕괴

되 었다.

6 . 기사당(csu)의 독 일 정책

과거 기사당의 독일정잭은 그 목표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기민당과 일치하있

다. "자유로운 자결권 행사를 를해 독일를일과 자유를 성쉬한다." 는 기분법

에 명시될 를일명제가 항상 강조되 있다. 정화적 인 방법에 의한 동 .서 갈등의

극소화와 유럽분단의 극복이 기사당 정적의 핵심이었다. 기사당은 l947및 6철

6일부터 6월 8일간 재최된 "윈헨 주지사 회의" 에서 저읍으로 그들의 독일정

책을 천명한 이래, 이렇다밭 특특한 징적을 재시하지는 많았다 출

집권여당으로서 기사당은 재휴정 당인 기민당을 지원하며 서방재국과의 일방

적인 동맹관재가 독일의 분단을 고착화 시된다는 비난을 반박및다. l989년부

터 l99o년 에 걸친 역사적 인 대 및혁기 이전까지 의 야당으로서 기사당의 독일

절책얘 대한 입장은 몇가지 접에 있어 강조점이. 기민당과는 달랐다. 기민당과

같이 아데나워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독일정적을 명가했지 만, 기민당 로다도 더

사민당/자민 당의 동방 - 독일정직이 독일를일을 찰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및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이를 비많및다 출

이러한 입장은 양독간의 기를조약에 대한 바이에른 주정부 헌법재판소 재소

애서 명백히 나타誠다. 바이해를 주 정부는 5가피 점에서 이의를 재기하 다 출

기본조약은 독일의 국가적 를일유지 츠력을 저해하고, 기블법상의 를일명제얘

위배되 며, 독일의 다를한및(동독)이 서독애 를입할 수 있는 될리를 박탈하고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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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민당/기사당(CDU/CSU)의 독 일정잭

기본법에 규정될 베를린 관련 조항과 맞지 않으며, 서독이 동독에 살고 있는

독일인에 대해 법적으로 제공해야할 로호 의무를 위반한다는 것이있다. 헌법

재판소는 이러할 바이에른주의 제소를 기각하먼서 기본조약의 합헌성을 확인

및으나, 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제소자측의 견해블 상당히 받아들었다 차

기사당의 독일정책에 있어서의 중대한 전활림은 동독에 대한 lo억 마르 5의

차관제공을 를해 이주어됐다. 스트라우스가 양독정부의 중재자로씨 이를 성사

시키는데 를 역찰을 및으나 각 정당간에 를 논쟁을 불러 일으됐다. 기사당출

유럽내에서의 민족의 징채성과 문화 민족으로서의 고유성을 강조편다. 독일를

일은 아울러 동구권 국가들이 서구권 국가들이 지향하는 가치재계에 따라 서

서히 진행되는 역사발전 과정에 들어서 게 필때 장기간애 걸쳐 이루어질수 있

는 희 망사항으 로 간주편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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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기인당/기사당의 독일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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匠 츠 z 7

엔스 하 커 차

(Jens Hacker)

l . 개 념

l972및 l2월 2l일 애 조 인될 독 일연방공화국(이 하 : 서독)과 독 일민주공화국

(이하 : 동독)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은 "2o년 이상애 걸친 동 . 서독간의 복

잡한 법적 . 정지 적 과정을 대체 적으로 종결" (l)시 및기 때문에 독 일역사상 가

장 중요참 하나의 를서로서 평가 될다. 이 조약은 기본조약문, 추가의정서 를

의 정서에 대한 선 언문, 서신교찰, 설 멍문으로 구성되 있다. 이미 이 조 약이 가

서 명될때 인 l972년 ll월 8 일 사 절단 대표 및 애곤 바와 미하 엘 콜은 상기의

모든를서가 이 조약을 구성하며 조약의 일부로서 찰전한 호력을 갖고 있읍을

블 명히 밝諒다.(2)

2 . 서를 및 정지 적 기본조건

대 인정애 의한 연방정부가 l966년 말부터 l969년까지 동독지 도층의 비타협 적

및자세로 말미암아 분받 독 일내 주민들의 블단고를 해소문재를 해결할 수 없

게될 이후 l969및 lo월 연방수상 빌리 브란트와 외무장관 발터 델 애 의한 사

민당 . 자 민당 연방정부의 출법과 함께 독 일정적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되

었다. 및랄정부는 그 조기부터 블단상태를 인정하및서 동독을 저음으로 국가

로서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선언하 다. 또한 인방정부는 대언정 시대의 단

독대표권 행사를 철회카및다. 그렇지 만 연방정부는 그 이 전 정부저 럼 등독을

국재 법적으로 승 인할 용의를 갖고 있지는 많았다. l969년 lo월 28일 별리 츠

많트는 독 일연방의회애서 "설사 독일애 2재의 국가가 실재긴다고 하더라도

本 레전스부르그대학(Regensburg) 국재 정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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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기 출 조 악

이들은 서 로 외국이 아니다. 이들의 상호관게는 오로지 특수찰 형태일 분이

다." 라고 말헌다. 일리 브란트는 l97o년 l될 l4일 독일연방의희얘서 행밭 죄

조의 민족현찰 로고서를 를해 중요한 내용을 구체화한 바 있다. 이와 관릴 프

란트가 l97o년 5월 2l일 카델에서 동독수상 빌리 류토프와 두번때 회담에서

행한 M서독과 동독간의 대등한 찰계설징을 위한 기본될직 및 조 약 구성요소

에 관한 방안'' 이라는 내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출

연방정부는 동유럽지 력내 세력관게에 비주어 처음부터 새로운 독일정책을

새로운 동방정책과 정하게 연계시릿다. l97o년 8월 l2일자 "모 스 5바 조

약" 애도 절부될 바 있는. 를서(Bahr-Papier)를 를해 서독은 동유렇 제국과의

조 약 및 동독과 주구하고 있는 조약상의 규정을 "를일될 필채" 로 간주한다

고 선언하 다. 연방정부는 이때 공산주의 국가들에게 협조적 공존방식(Modus

vivendi)을 적용해 로려고 하 는데 그중 로 련이 가 장 우선 적인 국가 다. 동

독과 협상을 통해 내독간 관계 규정을 마릴한다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명확및는데 그 이유는 이와같은 규정이 무력사용포기 와 내독간 경계

선을 국경선으로서 인정하는 것에 국한되 있던 것이 아니라 이 규정으로 인해

특히 양독간 주민들의 분받고를이 찰화필수 있어야 및기 때운이다 출

내독간의 대화가 시 작되기전애 딘방정부가 추구하및 동독과의 조약을 를한

합의라는 찰점애 비추어 볼때 및방정부의 방안은 다읍과 감이 요익해 블 수

있다. 즉 기분조약과 더불어 독 일민족의 단일성이 유지되며, 독일에 대한 4대

국의 권리와 책입애 입각하여 독일의 국가적 를 일성 회출얘 지 장이 야기되지

말아야 한다는 독일의 특수한 상황이 고려되 어야 한다는 것이있다 출

동독 공산당 지도층은 l969딘 라월 28일자 브받트의 시 정언설중 특히 다출

과 할은 2가지 및을 비판하됐다.. 그 첫체는 언방정부의 동특애 대한 국제법적

승인이만 고려될 수 얼다는 사실의 재확인 이있으며, 그 두번해는 독일내 잉국

간의 관재가 단지 ''특수한 형태M 일 수 밖애 없다는 새로운 논저었다. 동독

은 사민당/자민당 연방정부의 독일정책적 공세에 대하여 저읍부터 자신들의

최대한의 요구를 담은 프로그릴으로 맞및는데, 그것이 l969년 l2월 l7일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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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기 출 조 약

독과 동독간 대등한관계 설정에 찰한 조약 료안이다. 이 조약과 합께 동독은

동독과 서독은 "각각 그 수도인 베를린과 본에 주재하는 대사을 를해 대표한

다." 라면서 외교관계 수릴을 제안카 다. 료한 언방정부로 하여금 양특간 경

계 뿐만 아니라 "동독과 폴란드간의 오데르-나이체 경제선" 마저 인정라도

록 되어 있있다. "서배를린의 상태를 독립적인 정지단위로서 볼 것과 그리고

이와 같은 상태를 고려하면서 서베를편에 대한 활재를 설정해야 한다." 라는

점을 양독일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만다는 제 안 력시 아무를 타협의 여지

가 업는 것이있다. 결국 l969및 l2월 l7일자 조약 조안에 의하면 양독은 지체

없이 유엔희될국으로서의 가입신절서를 재출하도즉 되어 있있다. 동특의 조약

조안해는 전독 일 과 베를린 에 대한 4대국 권한의 존속 문재는 민족의 통일문

재와 마말가지 로 아부런 거를의 대삼 조자 되지 많았다. 서독 및방정부가 될

하던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를한 독일내 주민들의 분단고블해소 사항은 l969년

l2월 l7일자 울를리 히트의 조약 조안에 단한마디 도 거른되지 많았다 를

본과 돔베를릴 측의 이와같은 상이찰 출발입 장 비주어볼때 인방수상 브란트

와 동독 수상 류토프가 l97o년 3될 l9일 애어푸르트, 그리고 동닌 5월 2l일

카절에서 두번씩 히나 화답하면서도 핵심적인 문재인 공를적 인 독일징책이라는

프로그램에 합의할 수 없었던 점은 전혀 놀라운 이 아니다. l97o년 8월 l 2

일차 '모스고바 조약? 의 체결, 그리초 이로부터 연유하는 료발과 서독간의

근재진전은 l97o년 3월말애 시작될 베를편 에 관한 4대국 회담과 더불어 동특

으 로 하여금 연방정부와 의견교찰을 하도록 종용하는대 커다란 기여를 該다출

만일 동특이 아무런 타협안 및이 그들의 무리한 요구만 재시및다및 를림없이

외교정잭적으로나 독일정책적으로나 고릴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l97o년

ll월 27일애 수상실 국무자찰 에곤 바와 등독 각료회의 국무자관 미하앨 콜

을 각각 사절단장으로 의견교찰 회담이 개최되있으며 드디어 l97l및 9월에는

l 9 7 l 년 9월 3일자 '베를린 에 관한 4대국 협정' 의 시행합의 및 양독간 '를행

조약' 에 찰한 공식적인 회담이 개최되기애 이르릿다. l97l및 9원 3o일에는

t우편교류 및 통신교류에 관한 의정서f 가 서명될 다출, l97l및 l2월 l7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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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독정부와 동독정부간에 '서특과 (서)베를린간의 를과여행애 관한 협정
를

이 체길되 었는데 이 협위은 부속 를서와 할께 4대국 협정의 최종의절서에 수

용되 있으며 이로씨 및합국측으로부터 이협 정은 재가를 받게 되 었다. 그 다읍

베를린 시의회와 동독정부간에 '여행교를 및 방분교를의 편의 및 개선에 관

한 합의 ' , 그리고 l97l및 l2월 2o일 '지 역교찰을 를한 타국 토로 둘러바인

지 역문제의 규 정에 관한 합의 ' 가 뒤 따談다 零

l972년 5월 26일에는 '를행문제에 관한 서독과 동독간의 조약' 이 서명되

있다. 를행조약의 내용은 운송수단이 따르는 도로, 선로, 수로상의 상호간 교

류교를 및 를과교를인 데 운송수단은 이 조약의 적용업 역내에 운행이 리가되 어

있거나 등록되 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l97o년 8월 l2일자 '모스고바조약 ' 및

l97o년 l2월 7일자 '바르샤바조 약' 이 l972및 5월 l7일 특 일연방의회에 의해

비준되고 l972및 5월 26일 의 '를행조 약 ' 의 서 명 및 l972및 5월 3일의 '베를

린에 관한 4대국 협 정애 대한 최종의 정서 ' 가 서 명될 이후 -바로 이날 '베를

린 협정' 과 '독 . 笠조약' 및 '독 . 를조약' 이 발豈함- l972년 5월 l6일에

양독간 의견교찰이 시 작되 있는데, 이와 같은 양독간 의견교찰은 l972및 l2월

2l일 '기본조약' 서명과 더불어 잠정적이나마 일단락을 및게 되 있다 諒

3 . 내 용

기본조약이 재를일 를제에 관한 밍확한 길콘을 내리지 못할 수 밖애 없띤음

은 애당조부터 기정사실 이있다. 독일의 국가적 블단을 전재로 하는 기본조약

에서 양측은 단지 민족적 문제애 있어서 및해차가 있다는 점에 동의 하었는데

그것은 곧 양측이 "상이한 견해" 를 갖고 있다고 표현되있다. 이와같은 공식

은 서독으로 하여금 독 일민족와 존속이 라는 관점을 고수할 수 있도록 허용및

던 반면 동독으로 하여금 이민족이를(Zwei-Nationen-these)과 더불어 행동하

도록 방기하는 것이있다. 기본조약은 동독의 입장과는 반대로 독일분단를 합

법화하지 많았고 따라서 독 일를재 긴 법적으로도 정치 적으로도 계속해서 미해

결 상태로 남아있을 찰 이었다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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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기 본 조 약

기본조약 제l조는 서독과 등독이 "절들의 월꼭하에 정상적 선린 . 우조관

계" 를 발및시키도즉 하고 있다. 제2조에는 양측이 "모든 국가의 주권적 정

등, 독림 . 자 림 . 토 . 자결권 존중, 인권존중과 자별금지 " 와 같은 유엔헌 장

의 복표와 월꼭을 지키도록 규겅되 고 있다. 자결권과 관핀해서는 양독에 살고

있는 독일국민 이라는 아무런 뚜렷한 주체를 지 적하지 인고 나 열만 하고 있다 린

제 3조에는 양국이 유 엔 헌장에 따라 쟁점을 오로지 평화적수단으로반 해결

찰것과 부 력에 의한 위협이나 폭력사용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양국은

"양측애 있는 경계의 불가침성을 현재와 미래에도 로장하고 그 토딘존을

아부런 제한없이 존중할 의무M 가 있다. 제4조에는 서독과 동독은 M양국중

어느 한 국가도 다를국가를 국제적으로 대표하거나 료는 그 이름으로 행동할

수 없다. " 고 되어 있다. 제6조에는 양측은 "양국의 공권럭 행사는 각각 양

국의 지 역에만 국한될 다. 양국은 각각 양국의 내외적 사안에 관한한 독림성과

자주성을 존중한다. '' 고 되어 있다. 재5조에서 서독과 동독은 호를적 인 국제

강시하애 국제안로에 기여하는 군비재한 및 군축을 를해 일반적이고 활먹한

군축을 실현하는 목표를 지지하기로 및다. 이와 같은 군축를력은 어떤 권한이

나 의무를 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 약담사국의 의사표시 얘 지나지 않는

선 언적인 것이었다. 서독은 이점애 릿어 어터한 특정한 대책수릴 의무는 없었

다 .(3)

서독과 동독은 재8조에 따라 각각 해당 정부소재지에 상주대표를 교찰하도

록하고 있으며 재9조는 '비저촉 조항' 이다. 즉 양측은 비저측조항과 함께

" 이 조약을 를해 양국이 이 전에 재 절한 얌국간 조 익 및 다자간 국재조 약이나

합의애는 엉향을 미치지 많는다. 이로씨 서독해 대한 서 방3대국 및 동독애 대

한 및 를의 독일문제에 관한 권한과 책임의 존속은 확도 필 수 있게 되 었다 출

기본조약의 중요 부속 를서중애는 재3조와 7조에 대한 추가 의정서를 비를

하여 의정서 선언문이 인는데 , 이와같은 것은 재산권 문제에 관한 상이한 법적

입장때문에 조약상으로 규정찰 수 없었기 때문이 다. 또한 국적문제에 관한 의

절서 선언문이 있다. 그 이외에 다출과 찰은 것들을 들 수 인다. 동독정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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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대할 서특정부의 특일통일 애 관한 서신, 유앤가입 신청에 찰한 서신교찰
출

제9조에 입각한 서독정 부의 서망 3대국에 대한 를첩의 분안 교활 및 동특징부

의 죠련에 대한 를첩의 를안교찰, (서)베를린 에 관한 양측의 선언, 언를인 활

동 가능성에 관한 서신교활, 이산가족 합류에 관한 서신교찰, 여행규제 찰화

및 비산업 재화교류의 재선에 관받 서신교활> 국겅를과소의 재방에 관한 서신

교 활 .

양독은 제7조에서 M관계 정상화의 과정에서 실질적이고 인도적 인 를제를 규

정" 할 용의가 있음을 선언하있다. 재7조애 대한 추가의 정서에 열거될 실질적

인 를재에 관한 검토결과, 단지 법를교류분야에 있어서 만 조약상의 합의가 모

색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諒다. 양국은 제3조에 대한 추가의절서애 따라 양국

정부의 위 임자와 더불어 위핀회를 구성할것에 합의 및다. 이 위핀회 는 "양국

간에 있는 경계표식을 검토하고 필요한 겅우 게징하거나 로찰하고 나아가 경

계설절애 필요한 기록문서를 작성M 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국경위될최는

l973'd, 1974'd, 1978년 애 걸져 많은 합의가 이루어됐는데 앨베강 하류의 국

경을 확정할 수 먼면기 때문에 그 업루를 종결시 릴 수 없있다 출

동독은 기본조약의 체결과 더불어 동독 외교정책의 핵심적인 목표를 달성하

있다. 즉 그것은 서독에 의한 국재무대에서의 자유로운 찰동 로장이 었다. 인

방정부가 l969년 lo월 28일 연방정부의 '신독일 정책' 을 선포하자, 동독은

내독관계를 잉국의 대외관재와 접하제 걸합시 業다. 대다수 국가들이 동독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하됐는가하면 앙독찰재가 조약상으로 규정되 도록 해 주기도

하 다. 동독은 l972및 l2월 2l일 이래 상당수의 국가들과 외교찰게를 수릴하

다. 게다가 동독과 서독은 l973년 9월 l8일을 기해 각각 유엔의 재l33번애

재l34번체 희딘국이 되었다. 기본조약과 그리고 기본조약의 부속문서 애 관한

블석을 위해서는 등방조약 분만 아니라 l973년 7월 3l일자 언방헌법재판소의

길정을 참작해야 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분조약 비준동의 법를이 ''기 본법

해석상 유추되 는 근거에 의해" 합헌이 라고 선언하 는대 이와 동시에 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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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정하여 그 법위내에서 독일내 양국간의 법률관계가 계속적으로 새로이

형성 절 수 있다고 로 았다 를

연방헌법재 판소의 견해에 따르먼 기본조약은 " 그 종류상 차나의 국제 적 조

약이면서도 그 내용상 하나의 양국가간의 특수한 찰계(Inter-se-Beziehungen)

만을 규 정 하 는 조약 " 이 라 는 일종의 이 중적성 격 을 갖고 있다. 국 제 법 적조약에

있어서 특수한 양국의 관계를 규정하려면 마치 전채국가가 해체될 것처럼 무

엇로다도 하나의 국내법적 질서가 결여되어 있어야만 한다. 및방헌법재판소는

기본조약과 기본조약 부속문서중 얌국간의 관계가 특수한 관 계 임을 정당화시

키는 모든 규정을 종합하었다. 이에 연방헌 법재판소는 대사관 대신 상주대표

부를 설지 할 것과 연방대를령의 전권을 근거로 비준서를 교찰하는 대신 그에

M부른하는 를 정간 교활만 이루어지 는 비준절차상의 특수성을 지 적하고 있다

그 이외에 연방헌법재판소는 재7조 추가의 정서 에 있는 선 언과 관련하여 부 연

하기를 서독과 동독간의 무 역이 기손렇정을 근거로 발전되 어 나가야 할 것이

며 이와 더불어 ''이 무역은 조약채 결당사국에 의해 대외무 역이 결츠 아 닌 것

으로 간주" 될 것이라는 것이 었다 準

또한 연방헌법재판소는 "서독을 대표라여 찰동하는 기관의 기본법때 따를

의무" 를 강조하됐다. 서독과 체결하는 여타한 협점이나 합의도 그 내용상 때

를 린 주와 고 시 민들해게 꼭대 적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베를린 애의 곡

대 적용과 더불어 해를릴 과 그 시 민의 법적상태는 기본 법 적용 역애서의 법

적상태와 비교할때 - 베를린 에 적용되 고 있는 언합국의 유로사항을 고려하고

l97l및도 9월 3 일 4대국협 정과 일지하는 가운대 - 결죠 축소되 어서는 안될다 출

언방헌법재판소는 당시의 연방정부와 될내야당이 동의하는 가운데 기본조약이

"독일문제얘 관한 최종 방안이 아니다.'' 라는 결를에 도달할 수 있었다. 전

독국민 (das gesantdeutsche Staatsvolk)이 라는 주장이 기출법상의 근거를 갖

고 있으며 따라서 독일민즉(die deuetsche Nation)이 라는 말은 그것이 독 일

국 민(das deuetsche Staatsvolk)의 동의어로서 이해되어 질 때에만 사활될 수

있다는 점과 단지 정치 적 배려 때문해 다른 표힌 방식이 사용될 를이므로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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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기 본 조 약

와 찰은 법적입장은 고수되 어야 한다는 및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요한 가치

가 인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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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r ÷ z 및

요하 임 나브로키 K

(Joachim Nawrocki)

l. 복수관 계

독일의 분단과 베를릴의 분할로 인해서 새로운 군사블계선과 국경선을 조월

한 찰계가 생성되 있다. 이러한 관계는 분단조부터 있있고, 팀전의 절정기에도

찰및히 중단되지 않았다. 내독관제라는 재념은 그러나 6o년대 중반부터 저응

찰용어저 럼 로여지 기 시 작및다 출

광의의 내독관계는 양독간의 국경과 베를린시 장벽을 넘나드는 모든

찰재를 의미발다. 여기에는 인적접촉, 협희나 조직의 찰재, 얘를 들어 정당 를

교회 , 를동조합. 사 단 법인, 내독무역 , 를화. 학술, 스포츠, 청소및 교류, 교

를 . 를신 . 우릴재도 및 베를린 시내와 점릴지구 외곽지역의 사희시 설을 위한

기술교류, 도시 자매결 연, 바지 막으로 정부와 각 부처 , 면방과 주정부 산하기

관 및 공동위딘 피와 진를위될 회 등의 국가차될 애서의 접촉이 포함된 다. 협의

의 내독찰계는 단지 국가차될 에서의 접측만을 의미한다 準

2 . 내독관재의 법적기조

양 독일은 국제 법상으로 국가이 고 그로인 해 국제 법적 주제이 다. 양 독일은

독일재국의 법적 승게국가가 아니다. 그 이유는 독일제국이 를락하지 많았기

때문이 다. 독일언방공화국(서독)의 연방헌법재판소애 따르및 ,(l) "독일제국

이라는 국가와 동일하고 공간적 인 차될과 관긴해서는 부분적으로만 동일하므

로 그 동일성내에는 애외성이 전혀 없다. 't 이애 반해 동독정부는 독일제국이

차 디바 이트(Die Zeit)지 베룰 릴 될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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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내 독 찰 계

블괴되고 몰락및다는 레제를 주장하고 스스로를 이를 극복한 후재자로 여기

고 있다 .

이와는 무관하게 동독은 국가공동체 내에서 한 주권정부를 가진 국제 법상으

로 승인된 국가이 다. 서 독에 있어서는 연방헌 법재 판소의 판결(2)과 같이 특수

찰 법적관계를 갖고 있다. 독일제국의 토대위 에 수림될 양 국가는 서로 외국

이 아니다. 양 국가간의 국경은 특수및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이는 외국간

국경이 아니라 서독내의 각 주들간의 경계와 흡사하다. 단일국적의 유지가 분

단의 전체기 간 동안에도 계속되 다. 양독국민들은 서로 외국인 이 아니다. 고

럼에도 불구하고 동 . 서독간의 조약은, 국재법 규정에 상응하여 유표한, 그리

고 - 및방헌 법재 판소가 판시 및던 것처 림,- 모든 여타 국재 법적 조약과 같이 호

력을 지니고 있는, 두 국가간의 향방조약으로 간주되 고 있다. 이는 l972년 l2

월 2l일의 기본조약 뿐만 아니라, 양독간의 모든 여타 협정이나 조약들에도

적용 될다 출

서베를린 정부와 동독간의 협정 및 조약들도 이와 를사한 관재를 갖고 있다

고 할수 있다. 서베를린 은 국제 법상 주체가 아니나, 전승국 및 점령군으로서

의 죄고권한을 지니고 있는 3대 서방 전승국의 위임하에서 4대국 협정에 기조

하여 베를린 정부는 찰동차고 있다 營

3 . 기본조약 체 결시까지 의 내독관계 진척

정부차될 의 국가관재는 l967및까지 전혀 존재치 많았다. 대연정정부가 l967

및 5월, 동독의 승 인얼이 실질적인 찰재개선 를재를 토른할 수 있도록, 동독

정부의 서신을 접수하고 답및할 것을 결정該다. 그러나 동독 승인문재 타결없

이 동독측은 전혀 응하지 많았다. 단지 벌로 중요지 많은 교를기 술 꼭인 규 절

애만 합의를 죠았다 출

l969딘 lo월 28일 시 정및설때서 새 딘받수상 빌리 브할트는, "독일연방정부

는 동독이 독일내에 두번해 국가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용의가 있

다"고 말하며 협상할 용의가 있응을 밝를다 출 l969및 l2월 l7일 동독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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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내독찰 계

정의회 의장인 물브리 리트가 동 .서독간 등등한 관계수릴을 위한 조약조 안을

송부해오자, 빌리 브란트는 l97o년 l월 22일 동독수상인 류토프에게 의견교

찰을 재 안및다 출

그해 잉 정부 수상이 3월 l9일 에어푸르트에서 그리고 5월 2l일 카셀애서

만識다. 빌리 류토프 동독 수상이 '생각할 여유' 를 요구합에 따라 중단되있

다가, l97o년 lo월 양 정부간에 새로운 접촉이 이주어됐는데, ll월 27일 에주

바와 미하앨 를 간의 실무접촉으로 희담은 재속되 있다. 2년 사이에 7o번의 접

축을 를해 를과여행, 를행협 정 및 마절내 기본조약이 체결되게 되 었다. l97o

년 4월 이미 이재까지 양측이 제공발 우필분야의 급부결산에 대한 채신성간의

협 절 이 있 었다 구

징부자될 의 협상중에 동독의 국가적 승인 문제를 다루는 협상도 이루어됐는

데, l966및 3월 7일 일정기간동안 소위 '상위 범 우선원직' (Salvatorische

Klausel)을 지키기로 하고 채결되및다. 동독정부와 베를친 정부간애 제결될 를

과사증 협정이 그것이다. 이 딘꼭 떼문얘 동독이 때를릴과 협징을 맺었지만

국가로 간주한 것은 아니있으므로 지 역-기 관-공직 명 공동표기 얘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있다. 이규정을 동독은 그후 더이상 받아들이지 많고자 및다

l968및 2월 28일 배를린 정부의 서한얘 디해 동독정부는 답번지 많았고, l969

년 2월 26일자의 새협상은 성과없이 를諒다 출

양독간의 겅재관재는 전쟁종료주부터 계속되 어 왔다. 전정증료후 상품고찰

은 각 정릴지대간의 군사정부에 의해 승인된 게별기업으로만 제찰및다. 3개

서방강대국의 점렇지대의 법합으로 서독정부 수립후 를상은 이미 존속하는 국

경선을 조월하여 언합정부의 합의 및 주와 각 지방간의 개개의 협익에 의해

이루어됐다. 접렇지대간의 첫 포찰적 인 를상조 익은 민및(Minden) 정제행 정절

과 소핀점렇지대내 대외를상 독일힝정청간의 민및협정이있다. l947년 의 베를

핀형임은 실질적으로 호럭이 발생치 많았는대 , 그 이유는 를행방해와 베글딘

블리로 인해 서밤군사정부가 소要점릴지대와의 깅재유를을 중단및기 때문이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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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내독관제

l949딘 5월의 예섭-말리츠(Jessup-Halik) 헙정으로 인찰 봄쇄의 해제로 인

해 마찰없는 베를린 를행료 장과 자유스런 점절지대간 를상이 언괴되됐다를 그

사이에 동 . 서독간에 여러 화페가 를용되 어 새로운 점령지대간의 무력협정이

필요및다. l949년 lo월 8일의 프랑s푸르트 템절은 양측 태활은행을 거걱 수

출 . 입의 결재가 가능하도록 (정산단위 ' (Verrechnungseinheit)를 설정하

다. 협정 대상지 역은 서독 및 서때를린의 서독마르 U.(Dtl-Ves計 유를지 역과 동

독 및 동베를린의 동독마르고(DH-Ost) 유를지 역이 되있다. 이 힙정으로 인해

양 베를린 은 지위문제에 대한 논란없이 무역을 를해 를합되 있다. 를상의 실질

적인 시행을 위해 점령지대간의 통상을 위한 신탁기구(Treuhandstelle)가 설

릴되 있다 를

lg5l및 9월 2o일 양측 를상대표들간에 베를핀협정이 제결되 있다. 7 - 글 c c

내용이 양국 를상관계애 있어서는 l96l년 l월 l일부터 독일를일시까지 계속

유표및다. 그동찰 많은 재한적 규정, 애를들어 한도설 정(Kontingente), 연간

차액조정 등은 패지되었다. 내독간 무역을 규정하고 있는 법 형식은 독일의

특수상찰에 상응한 특수한 규정으로 이루어겨 있다. 이 무익은 대외무 억이 아

니고 또한 대외무 역간 규정을 적용하지 많는다 찰

이 내독무역 - 단지 봉쇄동안긴 중단되 있다 - 의 감독은 "상공신 탁기구
' '

(Treuhandstelle fuer Industrie und tlandel)를 를해서 이루어됐는대 , 이는

l949발 독일상공회의 소에 의해 점령지대내 를상을 위해 신탁기구로서 실림되

었고, l953및 이후부터는 독 일연밤경재성 감독하의 국가기 구가 되있다. 상공

신탁기구의 설립으로 인해 등득승인 이전애도 준공식 적 활계가 동독과 지속필

수 있있으며, 이 기구를 를한 접촉으로 순수한 경재교류를 념어서서 특히 인

도주의적 해결에 관발 많은 를제가 다루어됐다 출

6o년대부터 서독정부는 비공식적 비 접촉을 를해 먼저 동독의 정치범을 석

방시 키고 그리고 후애 이산가족의 합류애도 및은 를력을 기물 다. 해를 거듭

함애 따라 이러한 절자를 를해 수천명의 사람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 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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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내 독 관 계

많은 기술적인 접촉을 를해 조약이 나 협정체결 없이 잉독간의 우및왕래가 마

찰업이 전개되있다. 양측이 제공한 급부에 대한 결산은 l968년까지 는 연합국

찰리위월회의 한 기관 인,M연 합실무기 구"(Allierd Working Party)를 를해 이루

어됐다. 그이후 연방정부는 우및협정 체 결시까지 일괄금 액(Pauschalbetraege)

으 로 지 불 편 다 를

국경를과의 철도교를은 l949년 이후부터 양독 철도청간에 체걸된 헬름류테

터 협정(Helmstedter Abkoininen)에 의해 이루어됐다. 매 년 기자시 간표에 대한

협의회가 개최되 었다. l965및까지 는 동독 국 절도(DR)와 합의한 공동요금표

가 있있으나, 그 이후부터는 동독측이 일방적으로 이를 해 약 를로하 다 출

에를린 에서도 기술 적인 교류는 유지되고 있있다. l949년 얘는 Bewog, Gasog,

BvG 등의 전화 . 교를 회사들이 각각 개별 기 업으로 분리 되 있다. 양 베를린

간의 전화를화는 l952년 , 도시 교를은 l953및 단절되 있다. 그러나 전철과 지하

절은 장력 구축시까지 지속되 었고, l96l년 장박 구축루에도 2개의 서베를린

지하 철 뇨선이 동베를린 을 를과하고 있있다. 하수시 설은 기술적인 이유로해서

분리할 수가 얼있다. 몇몇 서베를린 의 작은 지 역들은 오랫동안 동독급수와 전

력공 급 에 의 존 및 다 를

국가자될 이 아및 민간수준에서는 그와 반대로 5o년 대와 6o년대 접한 교류

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민간단체나 협희들이 일정기간 동독정부의 압력해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내에서 "2개국가화"를 반대및기 때문이 다. 이러한 단

채로는 조직적인 동독측의 분리기도에도 불구하고 접한 교류를 유지해온 교

회 를 들 수 있다 출

l95l년 독일 팬클럽은 분별되 었으나 를화 . 학술단체 또한 적어도 얼마동안

은 전독일적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 다. 한편 l885및 설릴될 바이마르 소재

괴테힙회 는 를일시 까지 존속努다. 그러나 이 정회는 외국 인 회될가 입를 적극

추 진함으로씨 전독 일적 성 격을 없어버 했다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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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내독관계

4 . 동방조약. 해를린 헙 정과 기본조약

6o및대 말 미 . 료는 긴장찰화를 위해 는력및다. 그로인해 서독정부는 돔구와

의 화해라는 새로운 정책가능성을 발견및다. 서독정부의 모스s바, 바르샤바

와의 조약들, 4대국의 베를린협절 및 동 . 서독 기본조약들은 접한 징치적

상찰하에서 이루어됐다 零

l97o년대 조 처응으로 양독 수상들이 양국간의 공존과 절상적 우호찰계 수

림을 위해 만릿다. 이 정상회 담은 l97o년 3월 l9일 에어푸르트와 5월 2l일 카

설에서 개최되었다. 이때는 이미 서독이 모스5바 및 바르샤바와의 "기본방

향 설정 접촉''에서 부력사용 금지조약의 채결을 준비하고 있던 자됐다. 회담

의 급진전은 l97l년 동독국가평의회 의장 울브리히토가 실각될 후에 이루

어됐다. 4대국이 협상한 베를및협징은 서독시민들의 베를린 여행, 운송

및 서베를린 시민들의 동독과 동베를및 방분애 있어 편리함을 딘장및다. 이

협정의 개재사항들은 동독렇부와 서독정부 및 해를린 정부가 협상해야만 및다 를

4대국협정은 l972년 6월 3 일 모든 부속조항과 함께 4대국 외상들이 "최종

의정서" 에 조인합으로피 호력이 발생되있다. 그와 동시애 는를과 를란드와

조약들은 서독하딘 으로부터 비준되 있다 擊

때를린 협정은 베를린 주변의 긴장완화를 위해서 그리고 에를린 의 록특한섬

과 같은 상찰으로 인해 조래되는 많은 문제 해결을 규징하고 있다. 이 협절은

잉독간 찰계발전과 실질적인 및리도모, 도시의 정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있

다. 그러나 해를및 문재의 찰전한 해결책를 이 협정이 재공한 것은 아니다 구

4강대국이 일반적으로 합의한 사항은 독일 각 제반분야의 기관에 의해 다시

게별적으로 협상되 어야만 및다. l97l년 l2월 독일측의 추가협 정이 서명필 정

도로 협상분위기 가 부르익 있다. 처출으로 양측정부가 의필일치를 료았다. 이

로 인해 l년여전부터 계속되어온 양독간의 기본조약의 렇상의 길이 얼있다 출

7 러 나 l972년 l2월 2l일 동때를린에서 기를조익이 서명될 때 까지는 다시

l년의 새될이 더 지나야 및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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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내독관피

5 . 동기와 협상의 재 량권

기뜬조약의 체결로 인해 동독은 국제적 승인애로의 길이 얼린다. l973년 양

독일은 uN애 가 입되었으며 , 동독은 모든 중요한 유앤건를기구에 가 입하제 되

었다. 그 가운데는 서독이 부분적으로 오래진부터 단독대표권을 행사해온 기

구도 있었다. l972및과 l973및 에는 비사뢰주의 국가와 재3새계의 訓여개의

국가들이 동독과 외교관계를 수림편다 출

기출조약 체 결 이후 양 독일국가의 관심이 기본조약 협상시까지 어디에 있

는가가 분명해 됐다. 양 국가는 그러나 아직 동 . 서양 진엉이 추진하는 긴장

찰화정책 단계에는 도달하지 만았있다. 어및든 서특측으로서는 이 조약이 예

를들어 주민교류, 여행의 및리화, 인도주의 적 를제에 관한 규정 및 공동관심

분야 협 력 등을 료다 가능캐 하고. 분단독일국가에서의 재도화된 협리의 를을

만드는 계기로 로았다. 이릴게하여 분단의 결과에 따른 고를은 감소되 어질 수

있다고 로았다. 동독측에서는 이 조약이 그들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

재적으로 승 인받는 중요한 단재로 간주및다. 후속조약을 를해 등독은 료한 경

제적,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표명편다. 국겅을 념나드는 주및들의 교류에

는 동독정부는 및로 관십이 없었다 囑

앙 독 일국가의 이와같은 기본적인 입장 차이는 그이후 거의 및찰이 얼었다 출

서독측애서는 내독관재가 애나 지금이나 분단고블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및리

도모, 동독국민들의 생찰개선 및 국깅을 조월하는 민족적 단일성의 유지에 기

여하는 것을 목표로 및다. 서특정부의 동독얘 대한 타협자세는 기블법의 를 일

및제, 동독을 외국으로 인정하지 많는 입장. 4대국 권한 등애 저측되지 많는

필우애는 리용되 었다 출 내독관재는 동독이 국재적으로 승인받는데 를 이바지

를 및고 재정적, 경재적, 기술적, 학출적인 부를얘서의 발전 및 부블적으로

대내정치 적 부담해소애 를 공헌을 및다. 동독측은 그러나 국내정치 적 안정출

해지거나 사회쿠의 이념를 익화시 키거나 혹은 당과 정지지 도자들의 위신을 손

상시키는 내독찰재는 더이상 진전시키지 인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 고 있및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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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내독찰패

6. 등 . 서독간의 조약과 협정들

l 9 7 2 년 l2월 2l일 기본조약 체결전 동 .서독간 및 베를린 정부와 동독간에

이미 약 3o여 개의 조약.협정체결 및 외교를서 , 합의, 서신교찰 등이 국가차

될에서 이루어 됐다 찰 이 출자에는 내독무역 에 관한 개별 경제협 정은 포합되

지 많았다 . 거기에 4대국 베를린협정과 관련된 수게의 협정과 합의, 예를

들어 블과여행협 정, 여행. 방를객 를행에 관한 합의, 서베를린과 동베를린 간

지역간의 교른합의 및 부분적 우편협의, 즉 분단된 동 .서 베를린 간의 오랫동

안 중단되 었및 전화를신 망 등이 포함될 다. 기본조약 제결전의 합의에는 를행

조약, 동베를린 을 를과하는 내즉수운에 대한 를서, 국겅철도 를행협 절, 등독

내 서베를린의 딘레기 운반제거에 찰한 정의, 의료적인 로호 및 동독방문객

중 법자수송에 관한 할의 그리고 피해로상 및 자동차사고 배상에 관한 합의가

포 함 될 다 출

4대국의 베를린 협절과 동 .서독간의 기본조약 체걸이후 연방정부 및 서베를

핀 정부와 동독간에는 loo여개의 조약, 협정, 합의, 외교분서 그리고 성명서

가 교찰되있다. 이전에 전혀 생각지도 만은 규절들이 가능해인다. 후속협정

체결과정에서 양독간의 모든 상이점이 재거되지 많았다는 사실o! 명확해됐다 導

그 로 인해 몇몇 협정은 합의되지 못및다. 예를들어 기본조익 이후 체결될 애정

이던 "법를블야협정"(Rechtsverkehr)은 서로 합의되지 블및다. 그 이유는

국적문제에 관한 삼이한 견해차이가 "법를분야협정 " 협상에서 대두되 었기

때 문 이 있다 雌

상기 협정들은 분단국가에서 나타나는 여러문제를 적어도 부분적 으로는 임

시적이나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잘 죠여주있다. 양국가간의 협력은 이

런식으로나마 양측주민 이 분단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및리함을 제공

및 됐다 .

공식적인 자될애서는 그외에 는동조합 지도자와 정치인들의 잦은 접촉이 있

었다, 및방수상 류미트는 공산당 서기장인 호내리를 l98l년 l2월 중순경 동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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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내 독 찰 계

를럴 근고 베르벨길재에서 만났다. 포내리는 l987년 9월t 5일간 서독를 방문努다 톨

또한 라이프리히, 하노버의 박람뢰에 장관들이나 정지인들이 찹석하고 자주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 다 출

9 . 포네커의 서독방문

동독공산당(사회 주의를일당) 서기장 포네커의 i987년 9월 7일부터 ii일까지

의 서독방를은 독일수도에서 칫 양국정상끼 리의 만남이 있다. 통특측은 이 만

남이 궁극적 인 국제적 승인에로의 글 진전으로 간주편다. 로네커는 연방수상

과 정부의 각료들 그리고 대를령 , 하월의 장, 월내의장, 각 주 주지사들 및 경

제 대표자들과 대화를 가됐다. 서독 방문기간동안 찰경료존협절, 방사선 로

포지역의 정로교찰협 정, 과학 . 기술협정이 서명되었다. 더 나아가 상호관계

재선책에 대해서 논의되있다. 이 방문이 내독찰계 진전에 5 게 기여識다는 것

은 그 다읍해애 드러識다. l987및 lo월 말 데이프, 카샛트, 인쇄물, 의약품 등

의 발승 및 류대 등이 팀렇을 를해 명확히 재선되 었다. 절지적 내용이 답긴

신문과 잡지는 예나 지금이나 동독국경을 를과할 수 없 다 零

l987년 ll월애는 문화협 정의 시행을 위한 1988/89년도 행사 약 l帥여 개의

게적이 합의되있는대, 그 안에는 전시피, 작가들의 만남, 음악, 언극, 기및물

로호, 학술토른, 학자와 교육인 및 교사들의 고찰이 포함되어 있있다. 서때를

및 지역도 문화 프로그램애 포찰되었다. l988년 동독은 처출으로 베를릴 축재

애 참가및고 l989년의 연글제애 참가했다 零

동독정부와 해를린정부간에 l988및 3월말, l여및애 걸친 협상후 지억주민

상호교류애 관한 획기적인 힙정이 채절되 었다. 그로인해 국겅선 이 직선화하게

되있고, 도시패적애 있어 장애가 계거될 수 있있다. l988년 서때를릴의 여건

을 결정적으로 재선할 수 있는 다른 재획틀이 협상되고 성사되있다. l988및

3월 동독 및 서배를및 애로의 서독의 전력공급 합의가 이루어됐고 전력송신시

설 공사에 대한 합의도 아울러 협상되 었다. l988및 9월 때를및 를과여 행 일찰

급 인상애 찰한 합의가 이루어 됐으며 , 빼를린 시 남쪽지 역에서의 새로운 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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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내독관계

를과 시설과 재속적 인 고속도로의 로수공사가 합의되었다. 갈은 달 베를린과

하노버간의 및대식 고속도로 및 철도공사 협상이 시작되있다. 나아가 M특일

자동차 클럽"(ADAC)은 베를린에로의 를과도로상에서 동 글럽으로부터 제공될

l5대의 고장응급 수리자량애 동 를럽으로부터 교육받은 동독직될을 배치할 것

을 포츠담 교를 콤비나트와 합의및다 출

양독관계의 계속적 인 발전과 진전은 포네커의 방를이 후 많이 이루어 됐다고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학술분야 교류와 학자 상호 의견교찰의 기회가

증가되 었다. 공동연구계획이 논의되어 젓 대학자매결연이 이루어惡다. 예를

들어 아헨 대학과 드레스및 대학* 될헨 대학과 라이프치히 대학의 결및이 그

예이다. 처음으로 서독연방군 과 동독인민군의 상호 참관단들이 상대방 전

루기 동연습작전을 참찰하기 위해 상대및 지 역을 방분및다. l986년 서로 합의

를 본 자매결연 도시수는 급증편다. l988년 여를 서독주민들이 그들의 돈을

특정 동독주민 에게 선물용으로 은행애 이체하면 , 동독시 민들은 그 액수만큼의

소위 "특정수표"(Forum-Scheck)를 받아서 그것으로 외화상점 (Intershop)애서

만 서독생산품을 살 수 있도록 합의를 죠았다 출

내독관재는 l989및 동독시 민들의 대량탈출로 인해 냉각되 있는대 양 국가간

의 대화가 급진적으로 악화되있다. 동특공산당 지도자들의 앳날의 적대갑이

다시 커지게 되었는데 이는 서독을 동득주민 대링탈출 불길의 배후조정자로

규탄하기 위해서 다. l989및 ll월 9일 내독간 국경선 게방으로 인해 대화는

다시 구채화 되었고, 모드로 징부와 드 메지애르 정부하애서는 기존 내독근게

의 바탕위 에 잉독간 통일달성 과징이 구채적으로 논의되있다 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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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내독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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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 츠 츠 z

제터 요하임 라프 K

(Peter Joachin Lapp)

l. 일 반 사 할

내특관계 성(Das BundesninisteriuB fuer innerdeutsche Beziehungen : 약어

로 BMB)은 특수한 성 격을 갖는 정부부처 (Hinisterium sui generis) 다. 이

부저는 l949년 정부수립과 더불어 신설될 "를독분제성 " (Ministerium fuer

gesaatdeutsche Fragen)의 후신으로서 신설되어 독 일 를 일이추 l99l및 l월 l8

일 해제되 얼다 를

2 . 부 여될 임무

내독관재성은 공식 적으로 기본 법 전분애 명시될 "전독일 민족은 자유로운

자결권 힝사를 통해 독일의 를일과 자유를 성취하도록 는력한다" 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와 같은 헌법상으로 부여될 입무를 달성하기 위해 내독관패성

은 다윰과 찰은 주요업무를 주진해 왔다.(l)

- 민족의 단일성을 유지하도록 를 력함 를

- 독일국민 의 일체성 출 강화시 킴 출

- 양독일 국가의 찰계개선을 측 진할 출

- 연방정부의 독 일정척을 직입지고 수정함 출

이중 제 일 마지 막 업무와 관찰하여 인방수상실(Bundeskanzleraat)과의 업무

블 장 를재 가 발생하 는 바 , 수상실 죠 한 능 동 적 으 로 독 일 겅적(die operative

Deutschlandpolitik)을 수인하 기 때문이 다. 인밭수상실의 첵임자인 특 임장

관(Bundesninister fuer besondere Aufgabe) 이 양독관계에 있어서 모든 주요

차 도이 칠란트 풍5 동 . 서문제 필 집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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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내 독 관 재성

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 정얘 있어서는 찰할권 을 행사및다. 연방수상실 장찰

에는 독 일정책 실무작업 단(Arbeitsstab Deutschlandpolitik)이 구성되 어 각

부처에 대발 조정업무를 수행및다, 주요정책결정에 이를 독일정척과 관런될

재문제에 찰한한 구체 적인 실무작업 에 대해서는 내독출계성 이 주무부처 역할

을 수행및다 출

3 . 기 구 . 조 직

내특관게성 에는 장관, l밍의 의회 답당 국무상 l명의 사무차관이 있있으며 1

그 산하에 4개의 주요 실(Abteilung)이 있었는 바, 각 실의 주요담당 업무는

다출 과 같 다 찰

- z실 : 정 정, 인도 적인 문제 , 국경지 역 지될 조치

- I 실 : 독일정책 홍로, 정치교육, 내독간 문화관재 장려, 내독간 인적인

접촉 지 딘

II실 : 독 일정책 입안, 동 . 서 독간 협상 . 조 정

麗실 (해를린 소재) : 연방정부애서 특 별히 서해를린 애 부여한 임루수행

내독관계성 산하에는 연방기구의 성격을 갖는 전독분재 연구소(Gesantdeu-

tsches Institut/Bundesanstalt fuer gesamtdeutsche Aufgabe : 약어로 BfgA)

기 있었다. 연구소는 소장의 지취아래 주로 분석, 기록 및 를서찰리 의 업무를

수행및으며, 정로 및 자료의 제공과 연구지를의 업무도 수힝편다. 이 및구소

는 4개의 실로 구성되 어 있있다 를

- I 실 : 행정, 연구지 원, 상담소 운명

- II실 : 독일정책과 관련한 자료수집 및 블석

- 麗실 : 절지교육과 절료재공

- 린실 (베를린 소재) : 자료수집 및 분석, 흥로, 지원조지

동베를린 얘 소재한 서특의 상주대표부는 내독관재성이 아 닌 수상실 관할이

있다. 아를러 동독상주대표의 협살상대는 수상실이 및고, 내독관재성 이 아니 있

9 o



9 . 내독찰재성

다. 그러나 동특주재 서독상주대표의 협상상대는 등독외무성이 다. 이렇게

서로 다른 협상상대를 갖제된 것은 양독관계 정상롸시 타힙의 산불로서, 이러

한 타협을 를해 양독국가는 서로 다를 법를적 인 입장과 견해를 견지하먼서도

상대방과 계속 관계를 맺을 수 있 다.(2)

4 . 업무주진 형태

내독관계성과 전독문제 연구소의 일상적 인 업무활동은 양독간 제걸될 기본조

약과 그 후속협 약애 의해 결정되있으며, 특히 l989및 가을 동독얘서 대변혁이

후에는 동독주빈들의 요구애 상응하는 업무가 늘어났다 찰

동독과의 료든 협상에는 내독관계성의 담당관이 배석및으며, 모든 양독간

위될피(국경위될희 , 를과여행위될회 , 를행위월회)에도 내독관계성의 직딘이

반드시 참석하 다. 각 전문분야에 있어서 동독과의 대화와 협상은 내독관계

성을 를해 사 릴 준비 . 조정되 있으며 일부는 내독관계성 이 직접 협상을 이끌기

도 편다. 동독과의 모든 협 약 체결 또한 동독관계 전를가로서 실제 적인 역할

때문애 내독성 담당관들의 참여가 꼭 필요및다. 모든 헙 약 를안은 좀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있기 때를애 반드시 내독관계성 당당관

들의 심사를 거 됐다 구

내독관재성은 특히 서베를린이 서독과 길속되어 더욱 발전하는데 있어서도

커다란 기여를 하 다. 또 한 국정지 역의 지 될(Zonenrandfoerderung)에 있어서

도 커다받 공헌을 및다. 내독찰게성은 이 양독간 국경지 역이 독 일정책에서 갖

는 의미를 일치기 간파하고 이 지 력의 사희구조가 악화되 거나 낙후되지 많도

복 특히 사회적 . 문화적 인 장려조지 를 취要으며 겅제적인 지딘과 아를러 국경

지 역 교를망 언걸에도 많은 를력출 기울 다 聲

내특관재성은 다른 언방정부 부처 및 서베를린시 각 전를부서와 긴 한 헙

력하에 모든 독 일정책과 찰및될 문제애 있어서 눈애 띄는 찰동은 아니지 만 조

정하고(koordinierend), 자문하는(beratend) 임무를 수인및다 출

9 l



9. 내독관재성

언른애 를일이 될때까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업무중의 하나가 바로 "특

별한 정부의 뇨력" (Besondere Bemuehungen)이 라는 사업이를이 붙여진 곤경에

처한 동독주민(특히 구속될 정치범)을 도와주고, 이산가족을 재합류하도록 하

는 업무 다. 동독과의 정지 법 석방을 위한 거래(Freikauf von politischen

Haeftlingen aus der DDR) 업무수행은 내독관계성 사무자관이 직접 담당및으

며 산 하 z실 에서 업무로조를 및 다 출

l 9 6 3 년부터 2만 5천명이 넙는 정치범를이 석방되었다. 내독관계성 의 방당관

이 연방정부가 석방하여 데려오기 를 될하는 소위 동독정치 범 "피망자 목록 를를

(Wunschliste)을 작성하었다. 정치범의 석방은 이 희망자 복록중에서 동독측

에 의해서 이름이 지워지지 많으면 이루어지 는 것이었다. 동독측이 요구한 목

록의 를품를 서독측에서 다 받아들일 경우 거래가 잘 이루어져 서독측이 희망

하는 자들은 전핀 석 방되 및다 출

동독측은 석방의 댓가로 동독측에 부족한 물품을 요구편다. 이러한 특별츠

력을 위해 내독관계성은 매및 명글 2억 5천만 마르는의 예산을 책절및다. 대

금지불과 물자의 운송은 류旱트가르트에 있는 신교연합회(EKD) 구재기 찰인 디

아코니세스 베르고(Diakonisches Werk)의 은행구좌를 이용해서 이루어됐다 출

정지범 l인당 거래되는 대금은 정글 9만 마르s에 달및다. 이러한 활동은 과

거 양독관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역사의 한 장으로서 , 앞으로 이애 관해

많은 이야기들이 세상에 밝혀지 게 필 것이다 출

5 . 내독관 재성의 역사

l949및 9월 내독관계성은 "를독문재성 '' 이라는 이를하에 실립되있다. 조대

장관은 죠련릴령지역 기민당의 당수를 지낸 야콥 카이저(Jacob Kaiser)있다 출

당시 사민당를 이 부저를 "들독성 " (Ostinlnisteriua)이 라고 비난하며 , 이 부

처의 설립에 반대및고, 대신 이 믄제를 내무성 산하애 하나의 실(Abteilung)

을 설치하여 다를 것을 제안및다 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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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내 독 관 계 성

이 를독성은 카이저 장관과 아데나워 수상하의 연방정부의 의지에 따라 적극

적으로 자유를 절취하는 가운데 민족의 재를일을 지찰하는 정치찰동의 구심제

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이 를독성은 를특문제와 관련된 모든 중요한 문제

의 갑독자(Hueter)요 , 경고자(mahner)요 , 지될자(Foerderer) 역할을 및다.(3)

를독성은 를 일문제를 담할하는 부처(WiedervereinigungsininisteriuBi)로서

당시 서독의 단독대표권 (Alleinvertretunganspruch)에 입각하여 를일문제를

자유와 자결권 인사를 기 반으로 풀어나가려 및다. l957년까지 이 부처의 장관

을 지됐및 야콥 차이저는 아데나워 내각에서 "를독문제의 석학" 으로 존경을

받 았다 .(4 )

카이저의 후 입장관은 기민당의 에를스트 레머(Ernst Leniner)로서 역시 를독

에 적극 적인 인물이 었으며 또한 동독에서 추 방될 기 민당될이있다. l962년 부 터

l 9 6 3년까지는 기 민 당의 라이너 바첼(Ral ne r Barzel)이 장관을, l96 3년부터

l966년까지 는 자민당의 에리히 멘데(Erich Hende)가 맡있는데 , 맨데는 이 부

저 를 동독과의 업무추진 을 하는데 있어 조 정역할을 하는 장구로서 , 또한 접촉

창구로서 만들기 를 될및다. 멘데 후 임은 33일 만애 물 러난 요한 고라들(Johann

Gradl)이 됐다. lg66년 부터 l969년 까지 대연정기간 동 안에는 리버트 베너(Her-

bert Wehner)가 장관이 었다. 그는 이 부처의 임무를 더이상 를독찰동에 개 입

시키려 하지 많있다 출

l969및 사 민당과 자 민당 및정이 시 작되면서 에곤 프랑체(Egon Franke)가 장

관이 되 었으며 , 부처의 떻칭이 "내독관재성 " (MinisteriuB fuer innerdeuts-

che Beziehungen)으로 바뀌 있다. 에곤 프랑체는 역대 장관중 가 장 재 임기간이

긴 장관으로 l982딘 가을 및정이 바럴때까지 근무및다. l982및 새 연정하에서

라이너 바첼이 반년동안 잡깐 내독관재성을 다시 맡있으며 , l983년부터 l987

및 3월까지는 기민당의 하인리히 빈델른(Heinrich Windeln)이 발았다. ll대

국희의 개원과 더불어 그때까지 교육성 장관이 얼던 도로테 빌를스여사가 를독

이 될 때까지 내독관계성을 이끌있다. l99l년 l월 l8일 마침내 내독관제성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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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내독관계성

해제되 띤다. 독일의 자결권이 꼭로되어 국가를일이 이루어져 더이삼 존재의

의비가 얼어및기 때를이 다 출

6 . 동독측의 내독관계성 에 대 한 태도

과거 호네커 치하의 들즉애게는 늘 서독이 외국이있다. 내독간 특수한 관계

(Beziehungen besonderer Art)라는 단어는 동독 공산당으로서 는 절대 입밖에

내서는 안필 말이 및다. l989년까지 동독은 공식 적으로 양독간의 관계를 외국

관계라고 규절및다. l972년 양독간 기본조약에서도 양측은 민족를제에 찰해

관해 합의를 로지 를및다. 그러나 서독측은 l989년까지 동독을 민족내부의 특

수한 관계로 간주및다 출

비록 동독이 l95o년부터 l967딘까지 "대외 무 역 및 내독무역성 " (Ministe-

rium fuer Aussenhandel und Innerdeutschen Handel) 을 두있고 , l967 및부터

l97l 년까지 전체독일 또는 서독를재를 담당하는 국가사무처(Staatssekret-

ariat fuer gesantdeutsche bzw. fuer westdeutsche Fragen) 가 존재하기 는 하

었지 만. 7o년대 이후부터는 "내독간" (innerdeutsch) 이라는 단어가 거부되

다. 이러한 이유로 등독측은 내독관재성을 절대로 정식명칭대로 언급하지

많았으며, 때로는 이 부처 직친과 국회 상 임위 인 내독위될희 의 의될 접촉 및

방를시 자별하려고 시도하기도 하 다 틀

그러나 국가간 공식접촉에 있어서는 구동독 공산당 지도부와 국가지도자들

은 어및든 내독관계성 장관을 수용하지 많을 수 없있다. lg7o년의 에어푸르트

와 차셀에서 브만트와 류토프 수상의 양독간 정상회담, 그리고 l98l및의 류미

트와 호네커의 정상회 답해서도 내특찰계성 장관은 배석識다. 또한 l987및 9월

포내커의 서독방를시 정상회답에서도 동독측은 내독관계성장관의 배석을 용인

해야만 및다. 어절든 이 부저의 명칭이 미해결될 독일문제를 상징하고 있던

l949년부터 l9린널까지는 동독 지도부는 이 내독관게성과 타협히 갈 수 밖애

없었던 것이다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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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네데 폰 데어 하이데 k

(Annette von der Heyde)

l . 게諒 정의

녹색 당은 창할후 lo년 이 지 나도를 당내에서 독 일정책에 대한 를 일될 입장을

가지지 를및다. 녹색 당은 7o및 대 후반부터 독 일문제에 대한 토른출 활발하게

벌이면서 연망의희 될내교섭 단체 내에서 (l), 베를 린의 Alternative Liste(AL)

내에서(2), 독 일정책 대토른(3)과, 연방단위 총 대의될희의(4) 등애서 어 떤

입장을 정리하 려 하 으나, 너무 많은 방안들이 를아져 입장이 상호 조 정되지

를한재 각기 다 를 목소 리를 및다 찰

녹색당의 연방의회선거시 정강정책(5)에는 대부분 독 일정책에 관한 주제가

바저 있다. 를른 i987U(6). 1990년(7) 선거시 절강에 이에 관해 몇줄이 들어

가 있으나 토른을 거져 확정될 입장이라기 로다는, 우 긴히 선거 정강을 기조한

새 력들의 의견을 반 한 것일 를이있다. 그러브로 독일를일 달성시까지 녹색

당의 독 일정책은 당내의 다양한 정파들의 입장과 활동을 를해 파악되 어질 수

밖에 업다.(8) 독 일정책에 관한 당내의 입장은 5 게 3가지 로 대 별될다. 즉 현

실 정척적 입장(realpolitischer Ansa兆), 민족 정책적 입장(nationalpolitisc-

her Ansatz), 운들권 적 입장(bewegungspolitischer Ansatz) 이 그것이다 출

2 . 현실 정책적 입장(Die realpolitische Position)

현실 정책적 입장해는 녹색당 국회의될과 베를및 녹색당인 AL의 대다수가 발

성하었다. 이 입장에 동조하는 중요한 인사로는 디르고 존나이 더(Dirk Schnei-

der), 헨니히 쉬르출를(Hennig Schierholz), 카 리타스 핸셀(Karltas Hensel),

차 독 일 재2Tv 및집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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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 녹 색 단 의 독 일 및 책

안트예 를머(Antje Vollmer), 발트라우드 쇼페(Waltraud Schoppe), 오토 쉴리

(Otto Schilly) 등을 들 수 있다. l987구 선거할할애서는 이 현실른자들이 거

의 의긴를 내지 많만으나, 베를천 장벽이 무너지자 이 그를은 만트에 폴머가

주도가 되 어 국가연합안(Konfoederationsplaene)을 재시하 는데 이들은 다른

모든 당들이 독일를 일을 위해 츠 력할때 "독일 정력에 있어 마지 막 반대자" 임

을 자처 및다.(9)

이 현실정지를자들의 독일정책의 기조는 l989년 6월 고르바죠프의 방독시

전달된 공개서한에 잘 나타나 및는데, 그 내용은 다출과 같이 요약필 수 있

다 .(lo)

- 그들의 방안은 양 진 사이 에서의 독일의 독자를선 추구를 반대하면서 , 포

찰적인 현상인정 정책에 기조하고 있다. 제2차 새계대전 이후의 토적인

현상유지 에 기죠하여 동독에 대한 국제 법적인 승 인 및 기존 국련의 인절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그들 은 대 외 절 책에 있어서 사고의 전찰, 동독국적 의 인

정, 포내커의 게라(Gera) 4 개 요구조건 수락, 내독관계성의 해제를 주장한

다. 이러한 현상인 정, 동독포기 정척의 구제 적인 목표는 상포동등성 의 기조

위에 차독관재를 재정림함으로씨 국제적인 긴할찰화추구 정책에서 커다란

진 및을 이즉하는대 있다고 및 다 출

. 독일분단 상장에 대한 의식적인 인절을 를해 "를일독 일의 정채성 모색이 라

는 자기기만에서 벗어나 민주적인 정재성 형성을 주구하는" (11) "서독재

재의 자기 인절" (Selbstanerkennung der BRD)이 라는 입장을 취한다. 이들은

새로운 통 일민족국가의 수 림이라는 복표의 포기를 를해 -기출 법 전분의 삭

재를 를해- 서독의 민주 적 분화창달에 기여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零

. 녹색당 를실를자들의 주장은 때를및 녹색당인 AL이 독 일 2게국가화의 인정

에 이어 동베를친 을 동독의 수도로 인정함으로써 더욱 구채화되 었다. 서 해

를 린의 지위에 관해서는 4대국 형정을 그대로 인정및으나, 이 협 정의 내용

글 4대국의 해 를 린애 대 한 점 릴권 을 딘겪시 켜 야 한다고 주장및다 . 그 야 말 로

"상징 적인M 의미만 갖도록 4게국의 모든 군대가 철수하고 완및히 비무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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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 녹석 당의 독 일및책

될 베를린 으로 남기를 희망및다. 그러나 베를친 AL은 서베를및 은 자치권을

갖는 "절화도시 " 로서, 서독에 결속되는 "ll딘재 연방주" (l2)로서 간주

및으나 녹색당 현실른자들의 주류는 이에 반대하 다 출

- 녹색당의 현실른자 가운데 오토 필리는 "주우유럽 평화연합제 결싫" 이라

는 새로운 안을 제안친다. 새로운 유럽평화질서 창조를 위해 유럽의 이해나

독일의 이해를 절충시키는 것이 이 안의 골자 었다, 및리는 양 진 의 동맹

관제는 그대로 유지한채 중부유럽 국가들로 구성될 점화딘합채 내에서 대대

적인 군축조치를 를해 탈 군사화 과정을 진행시릴다는 것이다. 이러한 군축

조치 외애도 문화, 정치, 경제를야에서 상포협 력을 촉진시 켜 궁극적으로는

찰전한 인적 . 물적 찰래의 자유화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望다. 양독국가

는 이러한 연합채 안에서 진 을 조월하는 협력찰동의 선두주자로서의 역할

을 해야 한 다 는 것이다 출

3 . 민족정책적인 입장(Die nationalpolitische Position)

녹색당 내애서 비록 현실른자들만큼 다수는 아니지 발, 민족주의 적 입장에서

독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입장을 가 진 부류가 있있다. 이러한

민족주의 적 입장은 녹색당 외의 좌 . 우파 정당으로부터 많은 포응을 얻 다 찰

이러한 부류는 녹색담 내의 " 민족주의 적 좌파" 라고 지 칭 절 수 있는대 녹색

당 창당 맵버인 를프 스를츠(Rolf Stolz)와 그가 당내에서 조직한 M독일좌파

토큰그를 " (Linke Deutschland Diskussion) 이 이를 주도편다 를

녹식당내 민족주의자들은 에를럴장벽이 블괴되자 힌실를자들의 주장출 반박

하면서 , 현존하는 국경선 내얘서 잉독국가의 를일을 주장편다(l3). 녹색당 민

족주의자들의 입장은 다읍과 갈이 요약 절 수 있다 를

- 이를의 독일정책은 독일분단이 새계정화애 위협이 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

고 있다. 독일의 블단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동 . 서블징이 야기되고 있으므

로 , 독일들일을 를해서만 미래의 핀화질서가 창조절 수 인다고 주장한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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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 녹 색 당의 독 일 정 책

- 독일분단의 극복은 아를러 양독일국가가 각각 그들이 속한 근사동인체로부

터 탈퇴할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양독국가가 비동맹과 중림을 달성

한 루에야 독일국가연 랄의 형태로 양 진 으로부터 벗어나 독일의 독자는선

추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중 릴화를 지향하는 국가및합안만이 정화를

위협하고 있는 군사동맹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라고 주장한

다 .

양독간의 국가및합은 동시에 동 . 서 양진업의 사회제제를 극복할 수 있는

M제3의 길이을 제시하며, 얌 진 의 교향역 할을 수행해 야 한다고 한다. 이

들은 중릴화와 연계될 사회주의가 독 일분제 해결에 해답을 를 수 있을 것으

로 생 각 및 다 零

- 녹색할의 민족주의자들은 미 . 笠 강대국과는 일.정한 거 리를 유지하려 및다 출

양 군사동맹제재가 현존하는 군사동인제 이외의 새로운 유럽정화질서 창출

을 위한 점치 적 해결받안 모색에 랄해가 될 때 이 군사동맹채의 역할에 의

문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이들은 비동맹 는선의 추구블 를

해 군축문재를 해결하려 고 하 다 출

- 이 민족주의자들 또한 많은 정화조약(안)을 재시및는데(i4), 이 안들은 독

일의 "찰전한 주딘회복" 과 점림군 군대애 의한 ''출단이질화" 의 해소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함 정화조익를은 유렇애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

는 비동 맹 . 중 립을 지항하는 를일독일국가 건실 애 중요한 법적기료가 될다

고 한다 .

4 . 운동권 의 입장(Die bewegungspolitische Position)

제도권 얘 대찰하는 운동을 지항하는 정치가를(Bewegungspolitiker)은 녹식

당의 장당시기 에는 주요정 직 길정에 있어서 주도적 인 역할을 하됐으나. 卯 년

대 중 . 루반기 애 들어 평화운동(Friedensbewegung)이 퇴조하고, 녹식당이 연

방의회와 주의회에서 제도권 정당으로 자리는 잡아가자, 이를의 억할은 줄어

들기 시 작및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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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독일정책에 대한 입장은 명확히 정리가 안되어 있고, 또한 매우 이

이른꼭이며, 이들은 당내에서 를별한 분파를 형성하고 있지도 많다. 녹색당

창당 명버있던 페트라 켈리(Petra Kelly)는 운동권 의 입장을 대및하며 다출과

같은 주장을 및다 를

- 운동권 의 정치가들에 게 있어 특일정책은 핵및쟁으로 인해 인류가 전멸의 위

기에 직면하 으므로 근본적 으로 정화정책을 의미할 수 밖에 없다. 이들은

평화운동의 일찰으로 양독국가의 군비증강조치 에 대해 항거하며, 신사회 운

동(die neue soziale Bewegung)의 주요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는력한다 출

- 이들은 M제도권 정당들의 구태의 연한 정책" 에 반기를 들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 . 서독애서 의회 밖애서 운동를블한 루 쟁(die ausserparlamentaris-

che Bewegung)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독 일정척 포친 "아래로부터
' '

(von unten) 이루어져 야 한다고 한다 출

. 이들은 따라서 동독 릴화운동단체 및 다를 대안적인 정치d재를 모색하는

단채들과 직접적인 협력과 언대를 를해 장외부쟁을 벌이며, 정지적인 동 출

서독 지도부에 충격을 주려고 시도하 다 출

. 이들의 정치찰동의 목표는 독일정책이라는 측면애서 로면, 동독내 반제재

단채와의 연대를 를해 이들 단체가 자를될 을 확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

다. 또한 양독간의 평화운동은 비동t3을 추구하며 앙독국가가 동맹찰재애

기인하는 적대감으로부터 해 방되어야 한다고 주장및다. 이런 의미에서 양독

간의 를일은 양독국가가 공동으로 평화애 대해 책임을 지고 공동의 정화주

의(PazifiSBUs)에 입각하여 , 군비증강애 대항하는 주민들의 이니서비 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한다. 동 . 서특 운동권 내에 이러한 공동의 기죠민주

주의적(basisdenokratisch) 전를이 있었기 때분애 , 녹색당은 첫 전독 총선

얘서 동독의 민필운동단제 인 '민주주의 지금당장 ' (Denokratie Jetzt), 동

독 녹석랄, '정화와 인? 을 위한 이니서티 브 ' (Initiative Frieden und M-

enschenrechte), 신 광장' (Neues Foruni), '독립여성동명 ' (Unabhaengi-

ger Frauenverband), 및 '좌파연 합 ' (Vereinigte Linke) 등과 선거동맹을

힝성할 수 있있다 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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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 녹색 당의 독 일정책

5 . 공 를 점

이절게 녹색할 내에 는게 3가지 상이긴 프름이 존재하고 있있읍에도 불구하

고, 평화정책 및 활경정척적 분제해 결에 주력한다는 정에서는 근본적으로 공

를 점이 있었다. 녹색당은 동 . 서 분쟁의 최 전방에 서 있는 양독국가의 위험 한

상찰에 대해 주목하면서, 동 . 서독이 안초동반자 관계 형성을 를해 절화를 위

한 공동의 책임을 지 는데 에 독 일정책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로았다 찰

독일정책은 녹색諒에 게는 무엇로다도 평화징 책(Friedenspolitik)를 의미및

다 . 로근 녹색당에 게는 양독국가가 모두 친 업적 구조를 가지 고 기술발전 에 주

력함으로씨 찰경문제를 안고 및으며 , 따라서 양독국가는 공를적으로 "찰경로

호 적인 인찰랄식 " 으로 필활해야할 필요인이 있다고 주 장었다. 그들은 독 일정

책에 국경을 료월하는 활경로호문제를 연계시 편으며 . 녹색 당으로서는 독 일절

책과 찰경문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있다. 이러한 찰경문제 중시 입장은 l99o

및 3월 녹색담의 독 일정잭에 관한 선 언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l5).

6 . 동독과의 접측 . 방문

녹색당원들의 조창기 동독여행은 당시 언를을 터들석하게 및던 운동권 그를

들의 시위 방문으로 시 작되 있다. l983및 5월 l2일 알력산더(Alexander) 광장해

서 서독 녹색당될 인 때트라 릴리(Petra Kelly), 게르트 바스히 안(Gert Basti-

an), 루카스 때고만(Lukas Beckmann) 등이 시위를 하며 동 . 서 진 의 군축을

지지하는 ''창검을 녹여 쟁기를 만들자" 는 정화운동의 구호블 외치게 및다 출

동독정부는 저음애 이러한 시 위에 대해서 용 인및으나, 많은 동독의 반채재 단

채가 가담하자 이들 녹색당딘 를에 대할 태도를 바꾸게 되 었다. 동베를및 애서

의 시위를 목적으로한 녹색당될의 동독여 행은 허가되지 많았으며 , 이로 인헤

녹색할과 동독과의 관재는 블편해지기 시 작및다 찰

그러나 고후 녹색 할 소속 및방의원들은 동독의 재도권 과 대화를 하 려고 는

릭하얼다. 개열적인 접측 이외애도 l985년애는 녹색당 여성의찰단이(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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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 녹 색 당의 독 일 정 책

lg86및에는 안네마리 로르그만(Annemarie Borgmann)과 한네그레트 訓네스

(Hannegret Hoenes)을 중심으로한 의될단이 각각 동독을 밤문및다. 찰경, 평

화, 인권, 안로정 책, 를수페기 물의 서독에서 동독으로 저리를제, 외국인 망명

자 문제 를 이 주요 테마었다. 녹색당 현실른자들과 사회주의를일당(sED) 지 도

부간의 접측과 대화는 동독의 국제 법적인 인정이라는 점에서 광범위한 견해의

일치가 있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양독관계의 분위기 에 고게 좌우되 있다 구

양독 관계 가 긴 장되 면 이 들 애 대해서 도 늘 여 행 이 출 지 되 있다 출

7 . 결 른

녹색 당 내에는 l989년 ll월 9 일 장력이 무너지 고 난후에는 독 일정책과 관 要

하여 여러가지 입장이 존재및었다. 복잡한 당내 구조는 확정된 정책츠선 결정

을 어 렵게 만들었는 바, 당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l99o년 2월 녹색 당 월내의

장인 안트예 폴머(Antje Vollmer)와 당 대및인인 랄프 인스(Ralf Fuecks)의

주도하에 양독간 국가및 합안을 제시 및다(l7).

바를 를일을 월하는 동독주민 의 의사가 반 될 l99o년 3월 l8일 출선 이후

에는 당내 현실른자들의 의긴이 관철되 어 하갠(Hagen)의 전당대회(l99o년 3월

3o일에서 4월l일까지)애서 녹색당은 를일과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 다. 이

당대희 애서 녹색당은 t독일 정책 선 언' (l8)을 를과시 키는대. 이 선 언은 녹색

당의 잉독 2개국가화얘 대한 그들 본래의 요구애 상당히 별어진 내용이다. 이

당대희 를 를해 녹색당은 비록 독일를일과정에 비판적으로 동참하기 로 한다고

선언하 지 만, 독일통일을 인정하게 되있다. 녹식당이 비록 블일조약 법안애

는 반대의 표결을 하있지 만 그것은 독일를일에 대한 근출적인 반대로서가 아

니라, 경제 . 사희적 인 부담을 갑수하면서 너무 발리 봉일과정이 진행되는대

대한 하나의 이의제기 다고 블 수 있다(l9). 당내의 다앙한 블파애 의한 독

일정책의 주구가 독일를일 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는 선거인들의 지지를 적득하

는데 를 잉향을 미지지 많는듯 했으나, l99o년 l2월 첫 전독선거 에서 녹색당

은 독일를일애 대한 애매모호한 태도와 양독 2개국가화 방안애 디한 논란 때

문얘 커 다 받 패배를 맛도 및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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短 프 전

칼-주를프 코르테*/베르너 바이 c펠트 * *
(Karl-Rudolf Korte/Werner Weidenfeld)

l . 개 념 정의

독일문제 (Deutsche Frage) -많은 사전에 *독일문제 '(Deutschlandsfrage) 라

7 도 되어 있음- 는 역사적인 개녑으로서 그 성립은 l8세기에서 l9세기로의

전찰기의 근대적 민족주의 운동과 연계되어 있다. (l) 역사적 사실로서의 독일

문제는 이 시기 이후 독일인을 정치적으로 조직하는 문제와 독일민족의 총제

적 질서(Gesantordnung)에 대한 과제를 다루고 있다. 이에는 하나의 민족으로

서의 독일인이 민족국가 사상의 요청하에 전혀 다를 정치적 전를하에서 어릴

게 조직 되어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연걸되어 있으며, 구독일제국 종말이래

이 문제는 계속 미해결로 남아있다. 독일인의 거주지역을 국가라는 항구적

인 정치 역으로 를합하는 것도, 민주적 헌정질서하에서 합의를 이를 수 있는

사회적 조직으로 결속하는 것도 성공하지 못및다.(2) 독일문제는 간단히 정

의 되어질 수 띤으며, 복잡및 문제의 복할체이다. 독일분제는 민족의 를일

에 대한 문제, 정치권력상의 위지에 관한 문제, 역동적으로 및화하는 정치

. 를화적 제요소에 찰한 문제, 자기 자신의 정체성 모색 등 항상 역사적 출

정치적 제문재로 중첩되어 있다. 따라서 독일분제는 l9세기 에 있어서도 유럽

중부에서의 독일인의 토적, 민족적 조직에 대한 를제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

다. 독일문제의 이충적 성격은 또한 독일의 민주주의 , 정치적 . 헌법적 . 사희

적 질서에 대한 문재등에 있어서도 특같이 나타난다. 독일인 를합의 어려움과

방향설 절의 어려움, 독일인의 위상설 임 및 복잡다단한 위지판단은 유럽중부내

위치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자연적인 경계가 없었기 때문에 독일은 유럽중부

* 마 인를(Malnz)대학 절치학 연구소 부소장

事漆 동대학 정치 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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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독 일를제

애서 '개방될 국가'가 된 것이다. 나중의 국가수릴 과정과 독일이 각 시대에

절및한 충들과 갈들을 고려해 볼때 독일역사의 언속성의 본질은 오히려 그 불

연속성 애 있는 것처럼 로인다. 역사적 단절로 인해 분명하고, 확고하고 누구

나 공감할만한 독일인의 자기설명이 어렵게 되터있다. 독일과 유럽은 역사적

으 로 및증법적인 및화 작용을 하고 있다. 독일를재는 어느시 대애나 유럽문제

이터, 유럽 문제는 또및 독일 를제이 다. .이처 럼 서로 관런있는 요소가 너무

인혀 있어 른히 어디에서 독일적인 특징이 시작되며 어디서 유럽적인 특징이

끝나는지 를 엄 하게 구분할 수가 업다. l989년부터 l99o및까지 를일과정 에서

도 이것이 다시 한번 분멍히 드러릿다 출

2 . 주요 내용

l945및부터 l989및간 서독에서의 특일 를제를 둘러및 논쟁은 내용적으로 상

이한 여러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 있으며 , 독일정잭 논쟁이 야기한 문화적 파급

호과를 거슬러 추적해 볼 수 있다. 두개의 양 독일 국가 창필 이후 독일를제

애 대한 기본입장은 전특일 민족은 독일의 를일과 자유를 자유로운 자길권 행

사를 를해 찰성하여 야 한다라는 기본법 전를에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기본

입장은 매및 발간되 는 연방정부의 민족헌찰애 관한 로고서애서도 번함없이 강

조되어 왔다. 독일정책 논정의 분화적 파급표과는 이러한 독일민족의 재를일

및 자절될애 관한 기본법상 전를애 류정될 내용를 조월하고 있음을 로여주고

있다 .

2 .l 친서 방 필속

아데나워 정부애는 독일정책의 여러가지 현실적인 과재가 부여되었는대 t

즉 서방언합국얘 를일의부를 지우게 하는 것, 이들 언합국이 독일전제애 대한

그들의 책입를 저버리지 많도록 하는 것, 4대국이 어떠한 겅우에도 블단의 헌

상유지 (Status quo)를 인정하지 많도록 하는 것, 독일민족의 자유로운 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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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독 일문제

받지 를및 어떠및 해결방안도 리용하지 많도록 하는것 등이 그것이 다. 자유라

는 제념은 통일이 라는 목표로다 우선되 있다. 독 일정책 논쟁은 5o년대에는 내

용적으로 우 선 서구에의 결속 및 를합, 가지관 결속으로서의 서구 결속이라는

분제애 관한 것이었다. 서구를합은 아데나워 정지의 핵심이있다. 독 일인을 유

럽공동채에 결속 를합시 키는 것만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있다. 서독은 유럽

. 대서 양 동맹제제에 부 리를 내 했다. 서 방에 결속될다는 것은 동 . 서 양진

사 이를 왔다랐다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있다. 서 방결속의 핵심은 이러한 정

치 전략적 고려를 료월하는 것이있다 를 독일사상과 서유럽사상간의 자 이 점을

기술한다는 것은 독일를제를 지성사적으로 쟁점화하려는 및를의 및장선상에

놓는 것이다 . 독 일적 특수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과거해 흔히 반서구적 인 결과

를 가져왔다. (3) 그래서 게르하르트 리터(Gerhard Ritter)는 독일문제와 관

련 "근대애 있어서 서구유럽과 우리사 이에 그처 럼 강하게 느껴지 는 정치사상

의 대 릴, 정지 적 현실의 대 림이 생겨나게될 이유는 무 엇인가?"(4)라는 질를을

하고 있다. 독일를재는 나치스 경정 이후는 를를 5o년대, 6o및대해 있어서

도 다음과 같이 요약되 어 절수 있다 : "어떻게 나치즘이 가능하 및가 ?"(5)

랄프 다렌도르프(Ralf Dahrendorf)는 6o및대의 독일를재를 더욱 쪽넓게 그리

고 근본적 으로 제기하고 있다. "자유민 주주의 월적이 독일애서 채 별로 지지

를 받을수 얼있던가?"(6) 서 독 조창기의 륵일문재는 를일요구와 서방길속이

라고 하는 모순적 인 앵면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서방결속이 란 여기애 있어

서 지 리적 . 동맹전략적 관점을 조월하는 것이며 , 정신 적으로나 정치 적으로 새
.

로운 가치관을 자유서 방내얘 고착시 키는 것이있다 찰

2.2. 등독국가지위 를재 및 화해

6o및대말과 7o널대의 독일문제 논쟁의 중렇은 동독의 국가지위 (Status)를제

-동독의 국가승인 및 잉독 협 정제길- 그리고 를방진 과의 화해 를재 었다. l9

66년 말 이래 대언정 정부는 >를상유지 ' 기반위에 동구 사회주의 진엉국가들과

함깨 상호 무력포기애 관한 방무협 정은 채길하되 오데르-나이씨 국정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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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 득 일글 제

지 많는다는 입장을 표명및다. 서독의 단독대표권과 동독 비승 인정책을 견지

하면서도 루르트 게오르그 치징어(Kurt Georg Kiesinger)/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정부는 국가를 일 요구는 단기 간내에 이루어 질 수 얼다하더 라도 분 단

독일내에서 인간적 고를을 찰화하기 위해 5 력하었다. 6o년 대 중 반 서독내의

공재토를에서 특 일절책상의 공식 적인 입장들에 더욱 강한 의분이 제기되 있다 출

(7) 침체상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는 동독승인 를제와 연계되어됐다 구

5o년대의 독일문제는 더욱더 를일에 대한 를제로부터 동독의 국가승인을 위한

법적 접근를력과 동방진 과의 화해 방힝으로 를겨 됐다. 아데나워시 대 종료이

후 독일정책의 결정적 분기정은 l969및 이후 독일및방공화국내 2국가 게넘으로

의 전활이 다. 새로운 안로와 긴장찰화 국제 분위기 에 따라 l969년 사민당/자

민 당 및 림 정부는 새 로 운 동방정 잭과 독 일 정 책을 시 작및다. 특일내 제2의 국 가

로서의 동독의 존재를 민정하면서 모든 정책을 펴나나게 되있다. l972및 기본

조약이 체결점 에 따라 내독관계에 향후 많은 업향을 미치는 분기점이 마련되

있다. 즉 , 서독의 단독대표권 요구는 철회되고 정상적이고 선및적인 관계를

발전시 필 의무를 가진 양국가간의 동등권 에 대한 월직이 곡립되고 동독은 국

재 적으로 승 인 받게 되 있다 출

2.3 정제성 (Identitaet) 추구

기본료 약 채 걸이후 7o및대나 를히 8o및대료얘 서독내에서는 독 문제의 정

치문화적 강조점이 번화되 있다. 논징의 중점과 논징의 잉상을 볼때 언어적 및

에서도 이미 독일블재의 새로운 강조릴를이 시사되 있다. 특히 지성및들의 여

른얘 있어서도 번화된 입장이 뚜릿해 惡다. 동독의 국가승인과 관릴될 법적문

제 , 체제대림의 문재로부터 정재성 논쟁과 절재성 추구로 방힝이 바뀌됐다 출

그래서 서독이 서구 공업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애서 제기됐던 를재들이 더이삼

서독에서 는 재기되어지지 많게 되있다. 이는 f독일 인이 도대채 누구인 가t라

는 를재이 며, 서독의 시민이 스스로 그들의 독특한 점이라고 받아를일 수 있

는 '서득이 가져야찰 독특성 이 부엇인가'라는 문재 다. 자기자신을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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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고 스스로 남과 구분및다는 것이 서독시 민으로서 기본조약 체걸이후 더

욱더 어렵고 애매모호해 됐으며 ,그 때문에 로다 선명한 자기 정제성과 새로운

위상이 추구되 있다. 이는 서독의 그 자신에 대한 찰계에 관한 것이있다. 즉

이는 국제 정치 에 있어서 독 일의 역할에 대한 논쟁으로 종합되 어지는데, 서 방

결속, 동방결속 사이의 중간위지 에 있는 서독의 동 . 서 진 조 정역할 문제가

제기되며, 정제성모석을 를해 독 일의 현 주소를 파 악하려는 작업이 찰성화 되

었다. 따라서 를화, 문명 비평적주세는 민족에 대한 불만표시 라기 도다는 서

독사회 에 대한 불만의 표시 었다. l98o년대 독 일인의 정체성 에 대한 문제는 문

화적인 경향을 띠게 되 었다. 7o및대 증반이루 독일문제는 예전로다 더출더

주관적 인 상의 형태, 가치 , 제요구사항, 정제성 요구 등과 연관되 어 나타나게

점으로리 독 일문제는 더를더 정치 문화적 데마로서 논의되 있다. 동독에서 도 거

의 들시에 사 희주의 적 조국을 사 회 렇지 꼭 이데올로기 를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그 내용을 재우려는 는력이 있있다. 그러나 독일문제에 궁극적 인 해답을 제

시할 수 있는 사회주의국가를 동독에서 구현하려는 생 각은 실패하 다 주

3 . 독일를제 및 를 일

독일를제는 그 상위의 시대사조에 부리를 박고있다. 그래서 7o년대 중 반 이

래 독 일문제는 정치문화의 레마로서 , 가지 . 방향 . 관 념은 불른 오늘날 독 일인

의 자 기 인식에 대한 분제로서 강하게 재기되 있다. 국가를일 이 단기간내에 서

독과 동독인 에게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얼으나, 하나의 유럽의 집(Europaeisc-

hus Haus)내에서 독일의 정체성을 모색 추구하는 문제는 를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해결되지 많았다. 독 일적 상찰을 를징지 웠 던 많은 것은 분단의 산를이 있

으며, 세제정치 및 이데올로기 적 대림, 대룩의 분단, 이중적 현실 등이및다 출

이 러 한 것 이 근본적 으 로 발화될 때 자 기 자 신 을 유 지 하 는 문 제 가 극 적으 로 대

두되는 것은 필연적긴 귀길이다. 독일의 현주소에 대한 를없는 논쟁의 익사는

말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자신을 정지문화적으로 서술하는 태마로.시 독일문

제 에 대해 국가를일 찰성이 이미 해답을 재시및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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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속에 바져들게 될 것이다. 독일분제는 여느때처 럼 다읍과 같은 핵심 를제

로 남아및게 된다 : 공동체의 경험을 살려 서로 다를 계층을 하나의 유럽이라

는 차 친으로 를합하는데 독 일인이 성공할 수 있을 것 인가? 독 일민족은 분단의

종료와 함께 정상상태를 피복및다. 독일인이 민족적으로 토상으로 새로 조

직점으로피 전후질서는 하나의 종착점에 도달한 것이다. 그러나 독일인의 오

랜 문제 등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 우리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들은

누구인 가? 우리들은 어떠한 미래를 될하는가? 서독과 동독인 은 를일독일 내에

서 진지 하게 함께 새로운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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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헬를 블 렉 *

(Wilheln Bleek)

l . 재 념

독일분제와 관련될 분야가 독 일연구라는 이를으로 학술적으로 연구되 고 있

다. 그중 전를적 분야로서는 2재국가로 분단될 독 일, 서독과 동독간의 관 계

(독 일절책연구)를 비를라여 구동독의 정치 , 사회 , 경제제제의 분석 (동독 및구)

과 같은 주제를 들 수 있다. 이에 7o및대에 들어 서독과 동독간의 비교(비 교

독일딘구)가 추가되및다. 8o년대부터 특히 서독을 독일및구에 포함시키려는

는력(서독 연구)이 나타나고 있다 주

이와같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및구분야를 출제 적으로 묶어서 7o년 대 중반부

터 독일연구라는 개념이 사용되 고 있다. 그와 같은 것은 l968및도 동독를제와

독 일정책문재에 찰한 서 독의 를요한 전문잡지 었던 SBZ-Archiv(의 미상 '로련

점령지 역및구를서 ' )7\ Deutschland-Archiv(의 미상 '독일 연구문서 > )로 개 칭

및서부터 출발하됐 다. 또한 l977년/78년도애 설 림및 독 일및구회(Gesellschaft

fuer Deutschlandforschung)가 서독의 동독 연구를 위한 모든 학를분야를 포찰

하는 종합기 구가 되 띤다는 사실은 독 일인구의 새로를 지 정을 열있다는 의미에

서 의의가 5 다 . 독일연구라는 재릴은 서륵내 정재와 학계에서 논란이 없지

많았다. 이와 찰은 논란은 독일이 라는 재념과 독일애 대한 관점이 역사적 발

전과정 얘서는 물른 각 정당간애서도 다르기 때를애 제기되 있다 零

l99o년 도의 독일를일과 더불어 독 일연구에 관한 전를 적 개념정렇과 종래의

내용에는 의문이 재기되있다. 그러나 독일의 분단문재로서 이해되던 협의의

독 일문제가 비록 해결되 얼다고 하더하도 독 일연구를 위한 당딘한 대상으로서

* 로쿰(Bochuia) 대학 정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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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 독 일 연 구

의 독 일문제는 계속 남아있다. 즉 독 일연구 분야중 어느 분야가 를독이 후 계

속해서 남아 있으며 어느 분야와 어떤 문제 점 설 정이 새롭게 정림되어야 할 것

인지는 개 별적으로 검토되 어야 할 것이다 準

2. 및개과 정

5o년대 서독의 독일및구는 그 형태상, 그 내용상 로련점령지 역 및구었다 를

동독이 정치적으로 인정되지 많있던 갓과 바말가지 로 엘해강과 오데르강 사이

에 있는 당시의 사희체제와 경제제제의 독자성은 대제 적으로 의를시 되 있다 를

따라서 독일의 다를일부애 관한한 그 지 역의 소비애트화의 정도가 제l차적 인

관심사 다. 豊련점령지 역 연구중 최조의 산물이 곧 서독과 중부독일 재를일

에 관한 계적 안의 준비 다. 일치기 l952널 연방를독문제성(연 방내독찰계성의

구명칭) 산하에 설지 될 독 일 재 를 일분제 및구자문회 의(Forschungsbeirat fuer

Fragen der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 의 연구 결과는 로 련점령지 역 연

구에 관한 기존 이해도의 폭을 넓혀 일종의 재 를 일학이 되도록 해주는 계기가

되 있다. 독 일 재를일를제 연구자문회는 풍부한 자료얘 입각한 및구로고서를

통해 엘베강과 오데르강 사이에 있는 지 역의 경제구조와 사회구조가 서독의

경재구조와 사희구조애 적응할 수 있는 모델을 연구 제발하 으떠, 이들의 제

안은 곧 동독의 결재 적 현실과 사회적 힌실에 관한 현황파악이 라는 중요한 연

구기반이 되기도 하 다. 서독내 동독에 관한 절치학 적 블석 및 사희학적 분

석의 중심지 가 서때를린 의 절치 학 연구소(Institut fuer Politische Wissensc-

haft) 는대, 이 및구소는 豊및점령지력인 를독얘서 사회주의를일당과 단절한

민주적 사회주의자인 오토 류타머 (Otto StaBBer), 카를라 류태를(Carola s t e -

rn), 얘를스트 리헤르트(Ernst Richert) 등에 의해 설립, 확장되 었다 출

이러한 과정을 기료로하여 서독내 笠련점령지익연구(SBZ-Forschung)는 帥 널

대부터 동독 연구(DDR-Forschung)로 및천되었다. 그 외력인 전제조건은 l96l년

8될 l3일 베를린 장벽 설지를 를한 동독제제의 안정화와 더출어 연이은 동독공

산할의 사회재혁과 경재개혁의 조지 다. 동독은 서독학재에 의때 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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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 특 일 및 구

존속하는 정치체제이자 경제체제로서 인정되지 많을 수 업게 되및다. 새로이

동독?.l구의 만찰를 절절지 었던 내적 전제조건은 국제적 연구, 특히 막 세로부

터 사희학꼭 가설 및 방법를의 도입이있는데 , 그중 특히 페터 5 리스l:l 안 루

를(Peter Christian Luz)가 5 나 큰 공헌을 하었다 출

동특에 대한 6o딘대 하반기 의 학술적 인정에 이어 l969년/72및 도에 걸져 제

2의 독일국가에 대할 서?의 정치적 인정이 뒤따릿다. 이로씨 서독내 독일연

구의 중점은 동독과의 국제적 경쟁 및 내독간의 경쟁상태로 전위되 어 버련다 準

이와같은 맥락하에 서를과 동독간의 제제비교가 가능하게 되있던 바, 또한 이

로씨 2재의 독일국가간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능력이 불가피 하게 상호 비

교 되 었다 출

진지한 학술적 비교에의 업적이 l971'd, 1972U. 1974년 도에 발간필 민족현

찰도고서의 일찰인 각종 연구자료었는데 , 이와같은 연구자료는 l987및과 l99o

년에 속간되 있다. 페터 5리스리 안 루로는 전술한 3년간의 연구자료를 를해

동독및구가 랄법른적으로 구각을 벗고 내용상 중부한 비교독일 연구학으로 리

신되어야 한다고 주장및다. 비교독일 연구학은 독 일절책에 전망을 제시하고 그

학술적 자문을 를해 민족롱일문제에 세분화될 객관적인 해답을 재공하는데 도

움이 되어야 할 것이며 총괄적 이고 선전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

의 지 를 이 있다 출

7 o 년대 말까지 서독내 독일연구는 동독, 양독간 관재, 양독간 제제비교에

치중하는 경향을 나타띤다. 서독내에서는 그 건국이래 자국의 정치, 사뢰, 결

제 분야에 걸친 광범위 한 연구가 이루어됐지만 그와 같은 연구가 독일문제와

거의 연계되어 있지 못및다. 즉 서독은 곧 독일(Deutschland)과 너무나 분멍

하게 를일한 것으로서 독일적 장제성(Deutsche Identitaet)은 의문시 되지 많

찰고 독 일적 정체성은 독 일딘구의 대상으로서 제재화 되지도 많및다 導

8 o 딘대 조부터 소위 '역사학자논잼 ' (Historiker Streit) 과정에서 서독의

독일역사애 대한 입장이 절치인, 를받인, 학자의 대대적인 논징의 대상이될

후. 그리고 동독 지도층이 독일의 민족사와 지 역사중 사회주의의 유산이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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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 독 일 및 구

주장하는 것들을 제시한 이래 서독내 연구방향은 변하기 시작및다. 서독은 2

개의 독일이라는 국가간의 경쟁의 와중에서 전체독일 내에 있어서의 서독의 위

상을 체계화 할 수 및었다. 독일인의 절치문화(2)와 독일인의 정체성(3)에 찰

한 연구는 독일연구의 역을 확대시 키는 새로출 관점과 테마를 제공하 었다 출

서독의 정신적, 사회 적, 절치 적 위치를 정립하려는 를력을 를해 정치 적 이유

로 및형될 동독연구라는 형태로 독 일연구에 가해및던 제한은 극복될 수 있있

다 .

3 . 독 일연구와 독 일정책

득일연구의 학문사는 특히 양독간 관계를 중심으로한 정치 적 발건에 및정하

여 전개되 및다. 독일내 다른국가가 서독에 의해 승인되지 .많고 로련의 위성국

가로서 간주되 던 5o년 대에는 로련접령지 역 연구라는 형태를 취및었다. 6o년 대

에 들어서 동독이 지속성과 독자성을 간과할 수 없게 되고 서독측이 이를 정

치적으로 고려하지 많을 수 띤게 되자 동독연구라는 형태가 관절되기 에 이르

했다. 비교독일연구극은 서독내 여를과 정치가들이 동독에 대하여 더이상 서

독과 양릴할 수 업는 지 역이라고 고집하지 못하도록 되 있을 때 또한 동독제제

에 일부분야(교육분야, 로건분야)는 매우 찰복찰만한 능력을 발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7o년 대부터 가능하 다. 7o년 대말 이.래의 독일연구의 대대력인

장려는 독일이라는 개녑을 중유럽의 현상유지 에 대한 총채적 법를 유죠사항으

로 도지 많고 서독의 위상설 정을 위한 지침으로서 정치고육에 있어 중심개념

으로서 간주및던 서독의 정치 인과 여른 지도층의 시도애 의해 가능하게 되 있

다. 그러나 독일연구가 독일정직에 그토록 예속되 어 있다는 사실은 학문이 곧

정지로부터 하명이나 받는 시녀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정

치적, 행정적 제단계가 및구예산의 확정 및 프로젝트의 측진을 를해 어느정도

그 우선순위가 정해됐기 때를애 독일연구가 받방내독관재성의 및구지 될에 의

해 좌우되 얼던 것만은 를림얼다. 그렇지 만 각종 프로잭트에 대한 이니서히브

는 정치 . 행정꼭 차될이 아니라 대력의 연구단체나 대학외 연구단채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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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 독 일 및 구

취해및다. 서독의 독일연구는 거의 용역연구가 아니었으며 , 현재도 그렇지 많

다 , 독 일박구와 즉 일절적이 랄 전과 절때서 유사성 이 있다는 것 때문에 서 료 예

속되어 있거나 결탁 포는 공모하고 있다는 가정은 를지 않으며 , 정지적 현실

과 이러한 현실의 공개적 및구는 정적걸정에 향을 미치며, 상호관게는 서로

교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출

단지 정치만이 연구에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학자들도 정치

적 결단과 그 주체에 대하여 향력을 행사해 로려고 시도한다. 특히 독일연

구에 있어서 는 무엇로다도 독일정책 정책결정자들에게 독일내 다를국가에 관

한 신뢰할 만한 데이타, 양독일 국가의 국내 및 외교정책과 독일징책의 복합

적 관계에 관한 구조력 인 분제* 미래의 동독의 발전과 독일문재에 관해 학술

적으로 체계화된 예측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었다. l952년 도의 독일

재를일문제 및구자문회 설릴에는 정치자문이 곧 주될 동기 는데 그러나 이

및구자문회 를 정치적. 학술적 성과라는 측면에서 볼때 그 표를성근 豊련점령

지역과 서독의 재를일이 5o년대에 달성필 수 없있기 때문에 결국 미미할 수

밖에 얼및다. 6o년대에 접어들어 동독및구는 독일정책에 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및는데 , 동독연구와 더불어 동독은 학술적 으로 독자적국가로서 인정되있

으며, 이와 더불어 일반대중과 정치가가 동독을 인정하는 길이 열 다구

동독연구와 독일및구는 그 정치적인 잡여문재 때문애 기존 학술적 규범으로

부터 의십을 받있다. 학술적 규범으로 볼때 독일연구란 단순히 정치적 로조수

단애 지나지 많는 것으로서 학문이 라는 명징을 도저히 부여할 수 없는 것이있

다. 그러나 동독연 구와 독일및구에 대한 이와 찰은 빈번한 학를적 인 측민에서

의 비판은 오늘날 어떠한 전공분야에서도 정당성을 갖지 를하는 진부하및서 도

절치얘 관심이 없는 비정상적인 학근을 하고자 하는 자들의 학글애 대한 관점

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및구는 학술이 를상으로나 학술방법른상으로 다

른 료든 사회과학과 별로 다르지 많은 한 연구분야이 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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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 독 일 연 구

4 . 를 일독 일내 독일연구의 전망

l 9 9 o 년도 동독의 붕괴와 독일를일은 그 속도와 상찰으로 볼때 독일연구자들

에게는 매우 놀라운 일이띤다. 특히 이와 같은 것은 동독을 연구하던 서독의

연구자들에게 있어 더욱 심및다. 서독의 동독연구계가 8o년대 중반부터 동독

내에서 일고 있는 침체현 상과 위기현상을 비를하여 豊련의 개혁를선 이 동독에

파급하게 될 표과를 지적하기는 하었지 만 동독공산당의 적응능력 과 지배체제

의 안정성을 과대평가 하 으며 t 동독주민의 불만도와 변화에의 의지를 과소

정가 하고 말인다. 고러나 이와 같은 동독연구의 미래진단 능력에 대한 비판

적 절가로부터 -이와 같은 것은 대부분의 서독절치가, 를판인 , 학자들과 관련

되는 것으로서- 구동독지 역에 찰한 학술적 인 및구가 부의미하게 되어버및다고

속단해 버 릴수만은 없다 출

그 반대로 현실사회 주의 일당독재의 붕괴와 더불어 구동독지 력에 관한 및구

의 가능성 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차단되 있던 상태로부터 찰박 그 문화가 재방

되었다. 사회주의를일당 를치가 종말을 고함과 동시에 각종 문서의 연구와 현

장애서의 경험적 검증 등 동독에 관한 및구는 이제 아무런 재한을 받지 많게

되띤다. 이와 같이 미래의 동독연구는 주로 과거 4o및간에 걸친 를독체제의

현대사적 분석이 될 것이다. 무엇모다도 동독의 실존과 사회주의를일당 를치

가 애.당조부터 블괴절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는가, 또는 어느시 접부터 동독은

붕괴의 길을 걷기 시작하 는가라는 분제가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오늘

날 공산당 독재의 붕괴상출, 들득제제의 민주적 재혁을 들러및 각종 를력, 전

민족적 를일을 지지하던 동독주및 대다수의 결단과 같은 것이 특히 관심분야

이다. 동독의 과거에 대한 이와같은 현대사적 조명은 독일의 정치적, 사회적
를

경재꼭 미래의 임무이며 즉히 사회십리적인 미래의 임무이기도 하다. 그리고

구동특지 역에는 과거라는 부담이 전연 띤는 새로운 시작도 있을 수 없으며
零

저읍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없다. 동독의 역사적 경험은 국가가 붕괴된 추해

도 장기간에 걸쳐 그 파급豈과가 지속필 것인데, 바로 독일연구가 이와 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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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 독 일 및 구

잔재를 적결함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아마도 명 징상으로는 동독연구라는 것

이 더이상 존재하지 많게 되됐지 만 신설5개 연방주는 특수하고 중대한 연구대

상으로서 남을 것이다 . 독 일연구의 제2분야라 할 독 일정책연구는 동독의 서독

으로의 가 입과 더불어 및구의 근거가 없어지 게 되 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독

일정적이라는 광 범하고 복잡한 분야는 지 속필 것 인 바, 이와 같은 독 일절책은

더이상 양국간의 차될이 아및, 국내적인 문제와 관련되 는 것이 될 것이다. 독

일및구는 구등즉지 역의 각 주와 구서득지 역의 각 주간의 정치 적 안정유지와

공동성 장문제 분석을 를해 연방주의 발전에 관한 유 익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

다. 비교독일 연구학은 적대적 상태에 있던 양독간의 체제비 교를 더이상 대상

으로 하지 많고 를독에 따라 새로운 임무가 부여되 어야 한다. 지금까지 서독

의 사 회 과학에 띤어서는 미국에서의 를례처 럼 각 주 와 각 지 역간을 비교 해 볼

만한 가능성을 전연 모색해 내지 못및다. 를 일될 독 일연방공화국 내에서는 재

별 연방주 분 만 아니라, 신설5개주 전체를 구 연방주에 의 미 있게 비교할 수도

있다 .

이와같은 민족내부 문제의 비교는 독일의 사회 적, 절지 적, 경제 적 를합모색

을 위한 및구로서 부수적 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에 비교독일 연구학

은 민족국가 형성에 관한 미 학계의 를제제기 및 방법른을 도 입할 수도 있

는 바> 찰 도이취(Karl W . Deutsch)가 연구 재발한 국가와 민족애 관한 경험

적 유 전 이른(emp iris ch-g enet ische The ori e)을 하나의 접한 사 회 적 의 사 소

를 과 정에 결합시 켜 볼 수도 있을 것이다.(4) 일단 독일의 국가적 를일이 달

성되기는 하었지 만 정지 적, 사회적, 특히 사회십 리 적 분야의 를합과정 에는 상

당한 시 간이 필요하게 필 것이다. 따라서 비교독일 및구학이 이러한 분야애 대

해 인구하게 되면 독일를일 과 절에 관한 평가및구로다 월및 유 익하고 정지 적

으로 의미심 장한 역할을 하게 절 것이다 찰

지금까지 독일연구의 재4분야었던 구서독연 구는 구서독의 국토확장과 더불

머 연구의 범위가 넓어지 게 되 얼다. 비록 확장될 독 일및방공화국은 구서독의

정지 적, 법를 적, 사회 적, 경제 적 구조가 관 철될 것이기는 하나 전재독 일의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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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 자동적으로 서독의 현실과 동일하게 될 것은 아널 것이다. 및방주 연구

로서의 독일연구는 특히 를일독일딘만공화국의 대내리 정치 적 위상, 정치 적

정체성 모색을 연구대상으로 라지 않으면 안된다. 독일의 분단문제가 해결된

이래 유럽과 세계에서 독일의 위지와 책임은 더득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독일통일로 인한 독일연구는 장기간 단지 오데르강과 엘베강 사이의 관계에

관한 및구에만 제한되 었지만 이제부터 는 "전체독 일연구" (5)가 되어야 할 뿐

만 아니라, 유럽를합과정 에 관한 연구로서의 유럽연구와 정하게 연결되어야

할 것 이 다 準

득일를일로 인하여 독일연구의 대상이 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독일

연구의 분야와 의의가 오히려 확장되 있다. 분단독일시 대의 독 일연구가 통일독

일시대의 독일연구로 지 양되었다고 헤겔식으로 표현할 수 있릴다. 일부의 요

소는 로충되 고 일부는 폐기되됐지 만 및체 적으로 독 일연구는 징치 발전에 따라

한단계 높은 차될으로 격상될 것이다 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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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카아트 를라 인 5r

(Eckart Klein)

l . 기 본 요 소

를일의 법적 상장(Rechtslage)은 l99o년 일련의 사 태 이후 근본적 으로 다음

3가지 요소로 결절될다. 첫체, 동독의 가 입(Beitritt)으로 달성될 독일의 국

가 적 를일이라는 될상피복, 둘해, 모스고바 조약( '2사 조약' )과 더불어 달

성된 독 일에 관한 최종 결정 및 5 에 따를 4대 전승국의 권한과 책임의 정지 1

셋해, 모 스 5 바 조약과 동시에 특히 독일과 폴란드간의 국경조약에서도 합의

된 를일특일국가의 동부국경에 관한 확 절 등이다 찰

2 . 독 일의 통 일

l99o년 3월 l8일 최료의 자유선 거로 구성될 동독 인민의회는 l99o년 8월 23

일 잔성 294표, 반대 62표, 기권 7표로 "독일 민주공화국(동독)은 l99o및 lo월

3일을 기해 기본 법 제23조에 차 라 독 일연방공화국의 기본 법 적용 역으로 가

입된다. " 라고 선 언하 다.(l) 전술한 기본 법 규정은 기본 법이 적용되지 많던

동독으로 하여금 독일의 일부로서 가 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있는

대, 를른 이는 가입이 -실재로도 그했듯- 자의얘 의한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정에 기 인함을 전제로 한다. 가 입은 곧 기본법이 공동헌 법으로서 인정점을

의미하는 것이 기 때를에 아직 전독헌 법 재 정이 진힝중인 상찰하애서 독일국

민 진체가 참여하여 제정되지 를함 기본법내에 존재하는 정를성의 결여분제를

제거해 주 및다.(2)

漆 마 친프(Mainz)대학 공 법 . 국제 법 . 유 럽법 담당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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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 독 일의 법 적상 찰

기본 법은 l99o및 lo월 3 일부로 신설 연방주 및 동베를 린 지 역에 그표력 을 발하

게 되 있으며 바로 이 시점으로부터 국가로서 , 그리고 국제 법주체로서의 동독

은 소 멸 되 됐다 .(3 )

내독간 관계에 있어 국가적를 일의재 달성(Wiederherstellung)은 <독일 동 출

서독간 화폐.경제 ,사회를합에 관'한 조약' (1990년 5월 l8일), '독일 연방의

회의 제l차전독총선의 준비 및 실시 에 관한 조 약' (1990년 8월 3일)과 그 개

정조약(l99o년 8월 2o일), '독일를일 달성에 관한 조약' (일명 를일조약

l99o발 8월 3l일) 및 죠찰적 합의(i99o년 9월 i8일)을 를하여 준비되 얼다. (4)

가 입과 더불어 국가 및 국제 법적 차될에서 동독이 소멸해 버린 사실과 기본

법이 구동독지 역으로 확대 적용됨으로씨 신설 각 주가 생성되 있다는 사실은 독

일이라는 전체국가가 l945발의 매 전에도 불구하고 멸망하지 많았다는 점과 를

독공산 지도층이 존속하고 있는 전채국가로부터 동독지 역을 분리 . 이탈시키는

데 성공할 수 없있다는 점을 곡 인해 준다.(5) 동독의 분리정책이 성공하지 못

한 이유는 바로 미국, 료 련, 국, 프랑스라는 4대국의 권한과 책임이 및체로

서의 독일에 관련하여 미치는 파급료과와 제민족의 자결권이 로장된 사실에

기 인하는데 오늘날 국제 법상 민족자결될 을 무시하는 것은 곧 국가 멸망의 구

성요건 임은 물른, 법적 분리를 인정하는 것이 되 있기 때분이 다 .(6) 4대국만이

l99o및 lo월 3일까지 그들의 권한을 고수및던 것이 아니라 및방정부 역시 내

독관계에 있어서 자결권 에 관하여 를 임업이 주의를 활기시 識다. 이에 따라 서

독은 동독에 대하여 국제 법을 위 반함이 업이 및독 단일국적 주장을 고수할 수

있었다 .(7)

독 일연방공화국(서독)의 독 일정책을 위한 헌 법꼭 근거는 기본 법 및문에 명

시되어 있는 재블일명제에 부각되어 있다. 연방헌법재받소는 판례를 를하여

재를일 명제를 모든 국가기 관으로 하여금 법적인 의부로서 받아들이 도록 하 있

다 . 국가기관의 법적의무란 민족적 . 국가적 를일과 관련하여 존속시 킬 것이

있는한(예 : 공들국및) 이를 로존하며, 사실상의 분단을 극복함으로씨 민족를

일과 국가를 일이 다시금 달성되도즉 하는 것이있다.(8) 재를일 및재는 국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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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상 자결권 행사의 헌법적 측면으로서 실증되얼다. 이로씨 시독은 독일민족

의 자유로운 자절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모든 전재조건을 로전해야할

의무가 있있다. 그 설례로서 자결글의 주제로서 독일민족의 단일성을 미래 지

향적으로 로전하며 자결권 요구를 지지해 주는 어떠한 권한도 포기하지 말것

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서독인들에 의한 기본법 제23조라는 기회제공 및

그리고 동독의 독일인들에 의한 기본법 제23조라는 기회수용과 더불어 를 일국

가 수릴의 결정이 이루어됐다. l99o년 lo월 3일로 가입의 호력이 발생하게 되

자 재를일명제는 충족될 것으로 간주되 어 제23조와 함께 기본법으로부터 삭제

되있다. 제23조 이외에 다른 를일방법, 즉 신헌법 제절을 를한 국가적 를일

달성을 규정한 제l46조는 동독의 가입과 더불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

다.o ) 그러나 재절된 제l46조로 인하여 헌법개정의 가능성 이 넓어됐다 출

국가적를 일을 를해 법를적를일(Rechtseinheit) 역시 찰직적으로는 달성필

수 있게 있있다. 그러나 일정한 과도기 없이는 법를를일 이 모든 분야에서 찰

전히 실현필 수는 없있다. 를 일조약에 이와 같은 분재 점이 상새하게 규겅되 어

있다 .

3 . 찰전한 주권의 회복

l인5년 독일군의 무조건 항복과 독일의 정치적 붕괴로부터 4대 전승국이 정

구하게딘 전승국의 권한은 최근까지 독일의 법적상찰을 결정하는 공동걱 요인

이 되었다. (lo) 독일내 점령정될이 - 해를린 제외 - i955년 에 패지된 후 서독

과 동독은 각각 점령새력으로부터 주권이 부여받기는 하 다.(ll) 그러나 이

주릴은 및합국의 전 독일 및 베를린 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라는 유로사항 때문

에 재한적 인 성걱을 띠고 있었다. 연합국은 강조하는 바가 다소 다르기 는 諒

지만 항상 이 유로사항에 집착識다. 그 실래는 l972년도 잉독간 기본조약 제

결시애 오간던 를첩교를, l973년 도 앙독의 유엔 가입시 의 선언분 재택 등애서

도 나타난다. 4대국은 그 권한을 독 일를일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행사하있는데

불를 리는 자결권 이라는 관점얘서 독일를 일의 외적측면 에 관계되는 규정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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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정도로 제만적이있다.(l2) 양독과 4대국간의 <2사' 희담의 길과가

l99o및 9월 l2일자 독일에 대및 최종결정에 관한 로스5바조약이 있다. 4대국

은 이 조약과 함께 베를린 및 전 독일에 관한 4대국의 권한과 책임을 정지하

었고 이를 같은 4대국의 련및과 책임과 및계될 4자간의 합의, 결정사항, 실부

절차를 종결하됐으며 , 이에 상응하여 각종 시 설도 해제하 다. 예 필대 포츠담

협정과 l97l년도 베를린 협정을 비를하여 및찰국 할공안전 본부 및 군사연 락 사

무소 등 이 이애 해당한다. 모 스 5 바 조 약 제7조에는 "를일독일은 동 조약에

따라 대내외 적으로 찰 전한 주될을 갖는다'' 라고 되어있라 출

동 조 약은 블일독일과 4대국에 의해 비준될 필요가 있었고 마지막 비준분서

가 제출될 이후애야 비로소 立력을 발하게 되어 있있으츠로 4대국은 이 조 약

이 l99o년 lo월 3일에 발호하게 될때까지 그들의 권한과 책임을 선언를을 를

해 정지시 惡다.(l3) 이에 따라 l954년 도 독 일조약 익시 서 방3대국과 서독간의

를찰교활을 를해 및지되있다.(l4) 서독이 찰전한 주권을 사실상 갖게 되는 시

점은 를 일독일이 라는 명칭얘서도 나타나듯이 l99o년 lo월 3일 이라 하했다 출

한 국가의 주권애는 그 국가의 동명체제 가입에 관한 자유로운 결정도 포함

될다. 이와 같은 권한은 모 스 5 바 조약(제6조)에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독 일

연방공화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및 서유럽동맹 잔류를재해는 아무런 의문의

여지가 없게 되있다. 동독은 이미 를 일전에 바르샤바조악기구로부터 탈퇴하

다 .

상장이 이렇계 및하게 되자 豊련군의 구동독지 역 잠정 주둔(늘어도 l994및

도까지 ) 및 4대국의 잠정적 해를린 주재에 대한 새로운 법적근거 를 마련할 필

요성이 생졌다. 동시에 모스5바 조익에 의헤 구동독지 역에 외국군을 주둔시

릴 수 없다는 사항애 관하여 서독내에 병력을 주둔시 키고 있는 를대서 잉조약

기구 회될국과 합의하지 많류 수 없게 되있다.(15) 1990및 lo월 3일 이후, 독

일지역에 있는 모든 외국군은 객일 뿐이며, 이들은 오로지 서독이 임의적으로

조익상 로장한 될한만을 청구할 수 있게 되있다 . 이는 베를및 애 잔류하고 있

는 병력에도 를용될 다. 서방측 병력은 연방정부의 희망에 따라 구를독지 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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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련군이 주둔하고 있를때카지 배를린 시의 서부에 주둔하게 될다 찰

를 일독일측은 모스 5바 조 약을 를해 군 병력을 오로지 헌 법과 유엔헌장이 명

시 하는 경우에만 동될찰 의무가 있있다. 이 조 약으로 화 . 생 . 방 무기 금지가

강조되 됐고 연방군 병력수는 l9州년 말까지 370,000명 으로 감축할 것이 합의되

있다.(제 2조, 3조)

독 일연방공화국이 국제 기구의 회될국이라는 점을 비를한 독 일및방공화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은 신설연방주에도 그 호력이 확대 적용될다. 특히 이는 구주

공등체 창설을 위및 모든조 약, 나아가 예외규 정이 적용되 지 많는 한 구주공동

체 의 기구가 발한 부수법 에도 적용될다(를일 조 약 제 102:, 11조). 동독이 체 결

및및 각종 국제조 약에 대해서는 신뢰로호, 참여국의 이해관계 , 독 일연방공화

국 의 조약상의 의 무 , 구동즉 조 약 상대국이 자유민 주 적 기 본질서의 원 직을 지

키는지의 여부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그 계속 유호성 여부, 조정, 폐기에

관한 결정이 논의될 것이다 .(l6)

4 . 국 경 문제

를일독일의 군사동명 소속문제와 더불어 토문제가 독일문제의 외 적측면

해결에서 가장 중요찰점 이있기 때를에 그애 대한 결정에는 4대국의 참여가 필

요및있다. 그중 동부국경 , 즉 오데르강-나이 체강 이동(以東)지 익에 관한 법적

지 위가 를제되 있는데 , 이 지 역은 l937년 l2월 3l일자 국경상 독일제국에 속및

다 .

상기 일자는 연합국에 의해 길정될 것이다 . 이는 l9兆및 9철 l2일자 독 일내

점령지 억 및 대 베를린 행 정해 관한 런던의 정서 로 확 정되 으며 , 그리고 l944

년 및 l945및 의 추가합의 서에 따라 재자 확 인되띤다. 전지 역이 점령되도록 게

적되어 있 던 반및 l938널 l월 l일 이주 득일이 취득한 지 억(예 : 오스트리

아 , 류대탠지 역, 베 맬지 역, 단리히)은 그 취득행위가 무료로 간주되 었거나 료

는 그동안 여타한 경우를 막를카고 호력이 얼다고 간주되 있다. 기본법 익시

단지 바이마르공화국의 토만출 연재시키려 하 기 때문에 l945년 이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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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국가로부터도 l937년도 국겸을 기준으로한 지역결정에는 이의가 및있

다,(l7) 그러나 '포즈 담 협를' 과 더를어 오데르-나이 체 지역은 철래 계 적 되

었던대로 로런접령지역의 일부가 아닌 를란드 글치 내지 笠련 통지하에 늘이

게 되있다. 및련과 폴란드는 이와 같은 귀속상태를 할구적 이고 궁극력 인 것으

로 도 았으며 , 적어도 독일에 대한 행위수행 능력이 부여될 국가로서 구체적으

로 변경할 수도 있는 지역적 할당이 라고 로았다. 이와 같은 형태의 공유분할

적 판결(Adjudicatio)이 과연 국제법상 리용필 것인지는 이미 자체가 의문시

되지 많을 수 업다. 특히 이는 '포츠담협정 ' 의 결정사항으로부터 도출되지

는 많는다. 비록 동 협정중에 오데르-나이 때 지역과 찰련하여 "구동독지 력' '

이라고 거른되 어 있기는 하지만 죄종적인 국경확정은 정화조약의 규정에 따르

도 를 해찰찰다. 미 대를령과 국 수상은 료련에게 다가올 절화조약 체결시

동프로이및 북부지 역에 로련이 렇한 행정경계를 최종국경 확정에 준하여 지될

할 것이라고 약속하 지 만 를같드에 대해서는 그런 약속이 없됐다출

그 이후에 일어및던 사태(추방, 동 지역의 폴란드화 및 로비에트화)를 를해

서도 주권은 교제되지 많았다. 서방세력과 서독이 즉일로부터 의 이 지역의 궁

극적인 이할을 인절하지 많았기 때문에 취득을 위한 구성요건 조자 갖추어져

있지 많았다.(l8)

동독만이 l95l및 7철 6일 를란드와 제결한 괴엘리츠 조약(Goerlitzer Vert-

rag)을 를하여 오데르-나이체선을 "독일과 폴란드간의 국경" 이라고 거침없

이 표현하 다. 동독은 이때 4대국 권한으로 인하여 동독에게 독일지 역에 관

한 저분글는이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 던 것이다. l97o및 l2월 7일 서특과 폴

란드간에 체결될 바르샤바조약에도 기존국경 이 "폴란드 인민공화국의 서부 국

경을 형성한다." (재l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애도 불구하고 동조악 제4조얘

는 독일에 관한 및합국의 합의 및 나아가 이좌 언계된 평화조 약재결 유로사항

을 를해서 결정사항이 유동적 일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l97o년 8월 l2일

자 모스5바조약 재4조에 이에 상응하는 내용이 수록되 어 있다. 서방측 인합

국 의 조악체결에 대한 동의애 따르면 일단 토질서 에 관한 최종적인 것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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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국의 권한은 오데르-나이 체 지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음이 명백해진다. 서

독은 이와 같은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을 독일 전체국가의 를권으로부터 제외

시키려 하지도 많할고 결코 제외시킬 수도 및었다. (l9) 그러나 서독은 최종적

인 결정이 취친질 때까지 이 지역내에 폴란드와 및련의 이 지역에 대한 주권

(Gebietshoheit, 업토주권 = Territoriale Souveraeuitaet이 아님) 행사가 서

독이 반대하지 많는 가운데 합법적으를수행되 고 있응을 자제 적으로 인정하됐

다. 그러나 를일과정은 이문제에 대해서 도 해답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모스

고바조약 제l죠에 따르면 를일독일의 대외경계는 "서독과 동독의 경계이며

이 경계는 동 조약이 발표하는 날에 종국적 인 것이될다." 라고 되어 있다. 모

스5바조약의 당사국이 아니및던 폴란드의 입장으로 볼때 폴란드와 독일간의

기존경계는 국제법적으로 구속력 이 있는 조약으로 승인필 필요가 있는 것이있

다. 이것이 곧 l99o딘 ll월 l4일 에 독 . 폴 체결될 국경확인조약(Grenzbestae-

tigungsvertrag)이 다.(2o) 그 내용에는 독일과 폴란드간의 국경이 i95o년 도

괴엘리츠조약 그 수행 및 로완을 위해 체결될 합의(독일 과 폴란드간 국경표식

이행에 관한l 9 5 7 년 l월 27일자 의정서, 오데르만의 해상지 역 경계설정에 관

한 동독과 폴란드간의 l989년 5월 22일자 조약)를 비를하여 l97o및 서독 . 폴

란드간에 제결될 '바르샤바 조약' 을 참작하여 결정될다고 되어 있다. 그러

나 만일 조약이 조약채결 당사국간애 있는 국경을 단지 ''곡인 (Bestaetigt)"

만 하는 것이라면 그 속에는 새로운 업토주권 에 권리를 제공하는 규정이 마련

되어야 한다. 이애 부응하여 동프로이 및 북부에 찰련될 쾨니히스 해르그(러시

아어 Kaliningrad) 및 그 주변지 역씨 모스고바조약 속에 로할측을 위해 설정

되었다. 양독의 를일과 더불어 다시 회복될 전독주릴 은 서득과 동독의 개및적

주권 내지 공동적 주권과는 달리 독일 토상에서 행사 되어야 라며 이는 겅

당성이 있다. 4대국 역시 모스를바조약 당사국으로서 토의 재필해 간접적이

나마 공동 참여하얼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헌법적 이의 재기 가능성은

l 9 9 o 및 lo될 3일을 기해 재를일명제와 기본법 제23조애 따를 가입 가능성이

패기됨으로써 사라지 게 되 있다.(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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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문제는 대및 관계에 있어서나 대 폴란드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및다. 이에는 다국적친 차될에서 구주안료협 력회의나 또한 양국간 관계

의 질을 전반적으로 새로출 단계로 격상시켜 로려는 츠력 등이 해당될다. 그

렇기 때문에 '선린우호정 력에 관한 조약' 이 및련(l99o년 ll월 9일)과 폴란

드(i99i및 6월 i7일)와 체결되 었다.(22) 폴란드와 맺은 조약중에는 독일계 소

수집단을 로호해주는 중요한 규 정이 내포되 어 있다 출

5 . 결. 른

국가 글일의 달성 및 이와 연계될 4대국 될한의 철회와 더불어 독일은 하나

의 찰전한 주권국이 되었다. 독일 분단의 종결은 유럽 분단바져 없애 버했다 출

서독은 민주적 법지국가의 공동제 인 유럽공동체의 일릴으로서 정지적으로 경

제 적으로 막강한 국가로서의 역할을 척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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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 5 알,. 페취 ?k

(Frank R . Pfetsch)

l. 역사적 즉부성

서독의 독일정책은 국가수릴 과 더블어 시작되있다고 볼 수 있으나, l945년

부터 l949및까지 걸친 국가수림 을 위한 준비단계에 이미 서독정부가 자후고려

해야만 하는 현실적인 전제조건 들이 조성되있다. 패진국이며 피점령국인 독일

은 점령국의 의지에 따라, 즉 전승국의 대 독일정책에 의해 좌우되 있다. 이러

한 전승국의 대 독일정책은 다음과 찰은점 에서 유사한 상찰에 처해있던 다를나

라들에 대한 정책과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출

우선 독일에는 이태리나 오스트리 아와 같이 앞으로 정권을 책임지고 인수할

수 있다고 신뢰되는 정부 즉 망명에서 돌아오거나 국내애서 저항운동을 를해

형성될 반대파들로 구성될. 대기상태애 있는, 정부가 얼었기 때문에 다른 피

점령국들과 같이 전승국 를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전승국 연합체가 냉전

을 를해 양극 구조화 점으로써 4재 절령지간의 관재도 직접적인 업향을 받게

및다. 3개 서방 전승국들의 협력찰동과 이로인한 로련과의 적대찰재 형성은

결국 서쪽과 동쪽 점령지간의 상호충돌을 격화시 길는 바, 이미 l947년 에 뚜렷

하게 나타난 이러한 상황들은 릴및의 기류속에 발려들어가던 당시 한국이나

오스트리아의 애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찰

분단될 상황애서 출발찰 료대 언방절부는 재를일 절책을 를해 를단출 린상태

대로 활될시 키거나, 분단을 극복하고자 노력하 다. 그러나 국가수릴 이후 독

일 재를일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된해는 결를 정치적인 제 세력간에

일치되지 많있었다. 예를들어 야콥카이저(Jacob Kaiser), 를주트 류마리(Kurt

차 하이 베르그(Heidelberg) 대학 정지 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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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unacher)나 조지 를라이 더러(Georg Pfleiderer)와 같은 정지가들은 민족국

.가의 존 릴문제를 독일이 유럽대륙의 .중심위지에 있다는 비스마르고의 지 정학

적 관 점에서 바악라 는 바, 독 일를 일문제 해결을 위해서 는 또한 이러한 입장

에서 동 . 서 양쪽을 다 치찰하는 해결방안을 모색및다. 카이저의 "교량역할

개념" (Brueckenkonzept)이 나 류마허 의 "제3의 길 " (Dritter Weg), 플라이 더

러의 "(강대국에) 불관여 " (Disengagenent) 방안들은 l945및 이루 불차실 한

상찰하에서는 어느정 도 실현 가능성 이 있었으나, l947년 이후 양극 적대구조

가 꼭 립되 면서 더이상 설득 력이 없었다 찰

2 . 서구결속과 재를일 정책

서독의 료대수상이 있던 아데나워는 상기한 독자국가 측은 중릴화 방안으로

부터 벗어나 서 구결속방안을 선택및다. 서 방측과의 결속은 역사적 인 측 면에서

료면 독일외 교 임책에 있어 찰전히 새로운 방향설 정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l)

아데나워 에게는 서 방 3대강국을 설득하여 l949년 수 립될 서독의 주권(Souver-

aenitaet)을 희복하는 것이 가 장 급선旱됐는 바, 그는 서유럽 를합 및 범대서

양 연합제 결성는력과 서독의 독자성 꼭죠는력을 접목시릴으서만 이러한 서독

의 목표가 쉽게 달성될 것으로 판단하얼다. 유 럽대특의 강대국이 되려고 를 력

하던 프랑스가 유럽를합쪽으로 정책을 수정하고(유럽 중심적인 국재제재가 유

럽의 중심권이 극단화되어 양극채제로 및한 상찰에 적응하기 위해), 미국이

안로블야애서 독일의 일정한 역할과 기여를 재차 촉구하자(한국전쟁 발발을

계기로) 이러한 서 방 강대국으로부터 민족국가적 인 인정을 받으려는 아데나워

의 는 력은 달성이 더욱 용이해지기 시 작業다. 아대나워의 대외 정책을 를석한

학자들은 두 독일국가의 재를일 이 아데나워 대외 정책의 단기목표(Nahziel)가

아니 및다는데는 의 견이 일치 될다. 그러나 최종목표(Endziel)와 찰할해서는 견

해가 엇갈리고 있다 차

한및에서는 재를 일이 사실제 그의 정책의 근본 적인 목표 얼고 결코 선 언적인

의미애서의 부산물" (2)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를사람들은 재를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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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서구要입이 아대나워 정척의 최종목표" (3) 있으며, 독일를일 은제

에 대한 언급은 단지 수사적 이고 선언적인 의미 밖에는 갖지 많있다고 주장하

고 있다. 서유럽를합을 민족를일 를제죠다 우선시 및및 아데나워 의 정책은 여

러가지 이유로 설명필 수도 있으나, 무엇로다 고의 자서전에 나타난 바와 같

이 지역적인 귀속감(그는 서쪽 라인지 방 출신입)과 종교적 인 관계(구교)가 정

지적 의사형성에 많은 힝을 끼친 것으로 로인다.(4)

아대나워의 정책은 l952및 스탈린이 독일를일과 관련하여 로낸 각서(Note)

처리문제를 계기로 더욱 명백해진다. 료련측은 이 각서를 를해 독일이 중렇

화하는 조건하에 를 을 하고 로련과 평화조약을 제결할 것을 제 안및다. 지금

까지도 l952년 3월 lo일자 스탈린 각서에. 담긴 豊련측의 의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아대나워와 서방 전승국들은 이 제안을 당시 논의중이던 서구

조약(Westvertraege) 제결을 저지하기 이한 선전공세로 일축하고, 자유선거 가

로장되지 많는및(로련측은 uN 감시하의 자유선거 안에 대해 반대및있음) 이 제

및을 반대한다는 태도를 취한 반면, 당시 야당이있및 사민당(spD)과 언정에

잠여하고 있및 자민당(FDp)은 이 재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하있다 輦

서독의 서구결속 를제얘 관해서는 아대나워와 서방 강대국 사이에는 찰전히

의될이 일치카 다.(5) 서방진 의 논점은 자유선거 를제에 맞추어져 있있다 출

서방측의 입장은 강자의 입장으로서 "자석의 를인력" (Hagnetische Anziehu-

ng)을 발동하여 먼 미래에 상대편 채제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그러한 입장이

있다.(6) 힘의 우위의 입장에서 반 笠련과 협상을 찰 수 있고, 서방측이 를합

되어야만 죠및측애 압력을 힝사할 수 있으며 , 그래야만 독일를일를재에서 어

및 앙로를 얻어별 수 있다는 입장이있다. 아대나워는 笠련이 과도한 국내외

정치적 익할로 인하여 지치계 될 것이기 때를에 서방진엉이 계속 힘의 우위를

유지해야만 를독을 포기하피 될 것이라고 생각및다.(7) 재를일은 따라서 서

독 재재의 특성(unter westdeutschen Vorzeichen)이 관철되 는 한얘서 만 가능

한 문재를 싱각및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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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 독 일정책(l949및 부터 l969닌 까지 )

아데나워 의 재를일 에 대한 견해는 장자 전개될 가능성 있는 사태에 관 한 다

찰할 가및을 및제로 하고 있있다, 즉 아데나워는 독일문제는 양진업간 상호군

축을 를해 화해무드가 조성될다 면 해결절. 수 있다는 가 정(세계긴 장완화이 른

globale Entspannungstheorie), 료는 겪제위기 가 豊런으로 하여금 세 계지배의

야욕을 포기하고 사고전찰출 하도록 강요할 것이라는 가정(위 기이를 : Krise-

ntheorie), 또는 늘 아데나워가 중국카드에 대해서 언급을 및듯이 豊 련이 중

국과의 를돌 때문에 아시아에 그의 군대를 집중시키고 서 방진 과는 화해를

도모하게 절 것이라는 가 정 (중국이 른 : China-Theorie)을 늘 엽두에 두고 있

었다 .(8 )

l952및 스탈린 각서에 담긴 및 련측 의도와 관련하여서는 아직도 2가지 상

반될 해석이 맞서 있다 : 한및은 및련측의 제 안이 만지 전술 적인 공세로치 서

방측의 를합츠력 을 방해하고 笠 련 향 권 아 래 있는 동구진 을 결속하기 위 한

것 이 라는 주장이 고(9), 다 를 한편 은 독일를 일을 위 해 신 를하게 고려될 제 안이

라는 절가이 다. 그러나 양측의 주장이 꼭 상반되 는 것만은 아니다 . 및긴측의

안로이 익의 중점은 무엇 죠다 도 를일될 , 그 러 나 중 림화 될 독일의 성 립애 두 어

릴다. 즉 , 豊련의 제 안들은 무엇로다 서독의 군사분야에서의 서구및 입을 반대

하는데 복표 를 둘 수 밖에 없있다 찰

재 를 일 전략으로씨 힘의 우위 정잭 추구 입장은 전후 독 일정책 유형에서 불

확 정적인 징첵중의 하나로 간주될 다 : 힘의 우위 징직을 를한 재를일(Wiederv-

ereinigung durch eine Politik der Staerke)은 나중애 유럽문제 해 결 범주내

애서의 통일은 그 정책유헝 이 달리 표및되 기는 하나 두가지 징책 유형애서는

재를일문제가 불확절 적인 미래로 취급될 다. l95l년 석 탄 . 철강 유 럽공동체 형

성과 서독의 l954년 북대서 양조익기 구(狀To) 가 입, l957년 유 럽경제공동재(Ew

G , EEC) 창설을 를해 서독은 서 방국가제제에 완전히 편 입되 었으며 , 이러한 서

방측에의 결속이 오늘날까지 도 독 일 대외정책의 기조를 이루 고 있다 차

이 러구 서 구 및 입을 를 는 서 방글합 정 책이 를 일문제 해 결 에 있어서 의 미 하 는

바는 재 한(Abgrenzung), 고 림(Isollerung), 대결(Konfrontation)이 서 독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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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 독 일정책(l9州 년부터 l9간 년까지)

외정책을 결징하는 요소가 되어버및다는 사실이c|-. 1950년 대 중반부터 동독과

및런측에 의해 시도될 동독의 국제법적 인절을 목표로한 2개국가 방안(Zwei-

Staaten-Konzeption) 실현을 위한 를럭들은 서독과 서 방측에 의하여 동독내의

민주적 정를성 부재와 서독의 단독대표권 (Alleinvertretungsanspruch)을 근거

로 거부되 었다. 할류타인 될직 이라는 외교 정책적 수단을 를해 l969및까지 동

독을 국제 법적으로 고립시 릿으며 , 사회주의 진 이외의 국가들로부터 외 교 적

승 인을 얻지 를하도록 방해및다 출

동독수상 오토 그로데볼(Otto Grotewohl)이 제 안및던 전독위될 희(Gesamtde-

utscher Rat) 창설 방안이 나, 동독 대를 빌헬를 픽(Wiehelm Pieck)이 재 안

및던 서독대를령 테오도르 포이로(Theodor Heuiss)와의 회동, 로련측이 제 안

및 던 중림화및 를일독일과 정화조약체결 제안, 동독공산당(s卵)이 제안및및

국가및합안, 동독서기 장 발터 울브리 히 트(Walt e r Ul br ic ht )가 제 안誰던 군 축

정화조약 그리고 국가연합안에 대한 국민旱표 제 안 등은 서독측에 의해 거부

되및다. 이러한 제 안들의 이면에는 서독과 나란히 국제 적으로 인정을 받고 사

회주의 적 사회체제를 강화시 키고 안정시 키 려는 동독의 저 의가 깔려 있는 것으

로 간주되 얼다. 대신 서독정부는 동독이 민주 적 인 선거를 를해 정통성을 획득

하지 를하면 동독에 있는 독일인(동독주민)과 대화할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강 력하제 견지편다 출

3 . 6o발 대 독 일정책의 새로운 를 직임

l962및 루바사태 이후 미 . 豊간애 시작될 화해旱드와 함깨 서독정부는 동 방

정책과 민족문재 해결애 있어 새로운 방향전찰을 료색및다. 외무장관 쉬뢰더

(Schroeder)는 l963 및부터 ''및화될 정책" (Politik der Bewegung)을 표방하며

동구권 국가애 문호를 재방誰다. l963년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와 l964및

불가리 아, l967년 제코에 각각 무 억대표부를 설지 하 다. 이러한 방향전찰은

전체 적으로 로 면 서서 리 진힝되 었지 만, 차후의 민족문재 해결얘 있어서 중요

한 번화가 시작되는 기점이 되 얼다. 동 . 서 진잉간 화해루드는 이러한 독 일정

책이 가능하도록 만들있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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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 독 일정책(l949년 부터 l969년 까지 )

사민당의 정치 인인 에곤 바는 l963및 7월 소위 루정거연설(Tutzinger Rede)

에서 동구권 및 豊련 . 동독과의 접촉을 개시함으로치 "접촉을 를한 변화
' '

(Wandel durch Annaeherung)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었다. 양독간 주민들의

인도적인 고를을 해소하기 위한 " 접진적인 정책" (Politik der kleinen Sch-

ritte)의 첫 성공사례로서 l963년 l2월 베를린 를과사증협정을 들수 있는 바

이러찰 정책의 추진자는 당시 베를린 시장이었던 빌리 프란트있다. 이러한 동

방정책상의 방향전 찰은 사민당내에서 대다수로부터 , 그리고 자민당내의 발터

쉘(Walter Scheel)을 중심으로한 계파로부터 적극적 인 지지를 받았다. l963년

루드비 히 에어하르트(Ludwig Erhard)가 수상으로 당선되 띤는 바, 그는 l966및

3월 자후 동방조약의 중요내용이 있던 동구권 국가에 대한 무럭사용 포기를 선

언한 소위 정화 선 언문(Friedensnote)를 를해 새로운 동방정 책 추진에 기여및

다.

l966년 말 자 민당이 재 정정책에서 불화를 이유로 연정에서 탈퇴한 후 , 기 민

당/기사당은 사민당과 최죠로 대연정을 실시하는 바, 키징거 수상은 사민당에

제 외상직을 할애하여 대외정적을 공동으로 결절토록 한다. 새로운 및절의 동

방정책의 중점을 로 련, 를란드, 체죠와의 화해와 협 력도모에 두어됐으나, 아

직 동독에 대해서는 서독의 단독대표권 이 그대로 주장되 있다. 동독은 여전히

"독일내의 료다를 일부분 " (der andere Teil Deutschlands)으로서 인간적 f

경재적, 를화적 관계를 개선해야할 대상으로 간주되 있다 출

4 . 길 른

l949년 부터 l957및 기 간동안의 아대나워 대외 정책의 중 점은 서독민 족의 주

권을 회복하는대 주어됐다. l957년부터 l963및 기 간동안애 작은빈화가 일어 랐

다. 미 . 로간 화해旱드가 조성되는 동 안 ''및화될 정책" 을 를해 양독간애 첫

결실이 맺어결다. l963년부터 l969년 기간은 l96a년 채코애 대근 笠련의 침공

으로 말미 암아 화해무드가 이미 시 작될 긴 장완화 추새속에서 새로운 정책필찰

이 시도될 시기 라고 찰 수 있다 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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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 독 일정책(l949년 부터 l969년 까지)

양독국가의 독 일정책의 가 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는 베를린 의 지 위문제

다. 베를린 을 둘러받 논쟁은 늘 위기와 동시에 어떤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

다. 베를린 을 둘러찰 위기는 l948'd. 1958U, 1961년 에 일어및으며 , 를과사증

협상의 타결과 베를 린에 대한 4개국 협정을 를해 양독간 돌바구 마련을 위한

새 로 운 기 회 가 부여되 띤다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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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리스 히 안 하 케 k

(Christian Hacke)

l. 빌리브 란트/발터 쉘 정부의 독 일정책

프란트/ 쉘 정부의 독일정척의 결정권은 수상실 에서 독 점하및다. 브란트는

2게국가이 른(Zwei-Staaten-Theorie)을 특수한 방법으로 설 명함으로써 l969 년

정책변화를 강력하게 시사및다 : 則비록 독일에는 2개국가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서로 외국이 아니며 이들간의 상호관계는 를수한 성격

을 갖는 다 고 할 수 있다."

할류타인 독트린 대신에 쉘 독트린 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늘았다 : "동독

과의 조 약을 통한 합의는 우리민족의 분단극복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

로 동독의 대외관계에 대한 우리의 기본방침 은 동베를린 정부가 얼마만큼 제 도

화될 병존(ein geregeltes Nebeneinander) 상태를 거쳐 공존(Hiteinander) 상

태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다를 모든국가에 대해서도 바라건 대

이러한 동독과의 관게가 찰전히 재도화 될때까지 동독의 대외적 지위에 관한

를재를 구제 적으로 결정하지 많음으로씨 내독관재 게선는력 에 난찰이 조성되

지 랴도록 및으면 를졌다
' '

다음과 같이 양독간애는 서로다른 이해를 포월하는 제도화될 블을 갖춘 체

제가 명성되 었다 : 즉 동특절부는 서독정부가 외교관게애 있어서 등독을 동등

하게 대하고 국재관계에서 더 많은 재량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양독간의 관계

를 더욱 발전시키려 하 다. 달리 표현하자및 동독정부는 서독정부(사민-자

민당 연및)가 양독간 국경을 L렇하는 겅우애만 그 국경을 재한적으로 개방

하 려 는 의 도 면다 를

* 장부르 5 국 방대착(Universitaet der Bundeswehr Haoiburg) 절치작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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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5. 독 일정책(l969및 부터 l982년까지 )

l97o년 3월 l9일 에 어 푸 르 트 정상 희 담과 l97o년 5 월 2l일 카 셀 정상 회 담에

서 브란트 수살은 다음과 같이 제만하었다 찰

양 국가는 독 일민족의 단 일성를 유지 해야 한다. 양독국가는 결코 서 로 외국

이 아 니 다 를

양 국가는 국제 법의 제 될 적을 준수해야 한다.(국경 불가침 의 존중, 분 쟁의

평 화 적 해 결 등 )

- 한 국가의 사회구조를 변경시키기 위해 군사력을 동될해서 는 안된다 출

- 선 린협력관계가 최대로 증 진되어야 한다 를

- 독 일에 대한, 특리 베를 린에 대한 4대국의 책 임이 변함 얼이 유지되어야 한

다 .

- 4대국은 베를 린과 베를린 을 둘러받 조건을 개선하도록 는 력해야 한다 출

카셀 정상회담에서. 브란트는 소위 2o개항으로될 사민-자민 당 및정의 독 일정

책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및다. l ~ l 9항에는 자유찰래와 조약을 를한 제도화될

협력을 토대로 양독국가간에 찰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희망사항들이 구재화 되

어 있다. 마지 막 2o항에는 양독의 유엔가입 문제가 언급되어 있는데 l9개항에

걸져 구체화 되어 있는 화해에 기죠하여 양독 및 국가는 유 엔 회될국이 될다

는 것 이 다 . 즉 서독정 부 는 l ~ l 9 할 에 걸겨 제 안되 고 있는 프로그럼이 실 현 되

어 양득일 국 가 내부간의 관계 가 질적으로 새로이 전활될 다출에야, 2o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양독일 국가의 대외관계가 변경되고 재선필 수 있다는 것이다 출

이러한 조건부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많았다 準 그 이후 2년반 동안에는 독 일

정척에 및화가 없얼으며 , l972년 ll월 에야 기본조 약이 가서 명 될 수 있었다 구

브란트는 및 련이 양독간의 관계개선 에 어떤 결정적인 조치 를 취하기 전에 그의

동 방정직을 를해 특히 독 . 笠 간의 관재가 먼저 측 면로강적으로 재선되 고 , 안

정되 어저 야 근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찰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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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 독 일정책(l969닌 부터 l982년까지 )

2 . 기 본 조 약

동방조약의 비준를의와 때를린렇 정의 발표이후 l972년 5될 26일 처를으로

를행조약(Verkehsvertrag)이 서 명되있다. 이 조약은 양독간에 저음 맺어진 국

가조약이다. 처음으로 아직 연금수령 연령이 아및 동독주민 들도 긴급한 가사

사 정이있는 경우 서독을 발분할 수 있게 되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l972및 6월

l5일 에 곤 바와 미 하 엘 를간에 기 본조약에 관 한 협 상 이 시 작되 얼다. 동 독 측

은 가능한한 빨리 그들의 대외관계 수릴의 장애를 제거하고, 유엔에 가 입하고

서 방 제국들과 외교 관계를 수 릴하기를 희 망및다. 서독정부는 카셀의 2o개항

실 천에 중 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및다. 에곤바는 브래즈네프, 호내커아 비 협

상을 계속및는 바, l972년 lo월 lo일 프레즈네프와 4시 간에 걸진 비 절촉 를

에 협상의 돌파구를 마 련및다. l972년 ll월 8 일 기본조 약의 최종문안이 작성

되있다. 브란트/쉘 정부는 기본조약 체결시 아직도 외국사람들은 이해하기 정

든 동독에 대한 국제 법적인 승 인이 아 닌 내독관계 에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는

새로운 법적체계를 창조하었다. 외국에서는 기본조약은 분발조약(Teilungsve-

rtrag)으로치 , 2개 독일국가화를 최종적으로 확 인하는, 절화조약의 대제하는

성격을 갖는 조 약으로 절가되 있다. 이러한 평가는 연방정부의 주장과 특히 헌

법재찰소의 판결과는 상충되 는 것이됐다. 기본조 약과 그 후속협 약 등은 잠정

협정의 성격(Hodus-Vivendi-Charakter)을 갖고 있으며 , 독일문제는 법적으로

될전히 해 결될 것이 아니고, "미해 결인 재로 남아있다"(bleiben offen)는 것

이 서독 정부 주장의 요지 및다. 본과 동베를린간에 대사를 교찰하지 많고, 상

주대표를 교활하며, 외무성이 아 닌 수상실이 이 상주대표를 관장하는 것이 이

러한 내독관재의 특수성을 반 하고 있다고 서독정부는 주장인다 출

를란트 수상은 민족의 재념과 및족문제를 양독간 특수관계 개및과 연재시 惡

다. 그의 민족개념의 글발점은 양독국가간의 공를성 즉 언어, 문화, 역사

그리고 가족 및 인간적 관계 등을 강조하는 를화적 인 공를성을 갖는 민족

(Kulturnation)이 얼다. 이러발 내특간의 특부한 성격 강조는 동독의 반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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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 독 일정및(lg暇 년부터 l982및까지)

에 부및및다. 그러나 동독은 서방제국들과의 외교관계수림과 유엔가입을 를

한 존재의 인정 등 그들이 희랄및E 바플 달성 할 수 있있다 출

다를한편 서.독은 실질적이고 인도적민 출제 해결에 있어서 자유찰래의 완전

로장과 내독관계의 제도화라는 록표를 기본조약에 불충분하게 반업하는데 만

족할 수 밖에 없및다. 양독일 국가는 다만 "관계 정상화와 더불어 실질적이고

인도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를력한다는 선언만을 할 수 있을 뿐이있다. 그러

나 기본조약 체결에서 서독정부는 결코 핵심적인 기본입 장을 포기하지 많았됐

다. 기본조약은 국제적인 화해주세 속에서 단기적으로는 자유찰래를 로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자결될을 로장하는 하나의 가능한 수단이 었다 를

서독은 동독의 유엔가입 과 서방세계로부터의 승인을 를한 국제법상의 존재

인정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를해 양독간의 자유찰래가 증대되 리라는 것을 기대

및다. 이러한 서독정부의 조약에 대한 소극적 인 해석입장은 서독내에서 조약

을 일방적으로 해석하며 를더 동독에 대해 공세 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당

시 야당인 기민/기사당의 주장과 동독측의 일방적인 제한조치(Abgrenzung)에

의해 난관에 봉착및다 출

될래 동방조약들과 를행조약에 이르기까지 의 독일정책에 관한 조약들은 독

일정책의 핵심인 기본조약 체결을 위한 사전조지 에 불과및었다. 그러나 기본

조약 체길 이후 내독관계의 정상화는 망독국가의 대외적인 새로운 찰계설 정의

핀켠으로 를러나제 되있다. 동독측은 기본조약의 합의를 포월하는 더 많은 내

부를제에 불간섭을 요구하며 자유찰래 문재에 거부자세를 표명및다 찰

그러나 기본조약은 내독관재에 많은 진전을 가져찰다. 기본조약을 를해 분

단화 과정이 부분적으로 중지되 고* 동독주민들에게는 서방새게로 향한 더

않은 문호가 개방되띤으며 , 이출한 부부들은 재리를 위해 서독을 방를편으며 f

부모는 자식을 방를찰 수 있게 되어 많은 가족상봉이 이주어됐다. 국정지역

에서도 만포방문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 이 조성되 었다. 국정이 생김으로 갈라

됐딘 이를간 또는 가족간 상봉이 새로이 이루어지 게 되있다. 국경근방애 살던

6oo만 정도의 서독주민 들은 간단한 방법으로 동독지 방을 방문할 수 있게 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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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 독 일정잭(i969년 부터 i982년 까지)

으며, 4개의 국절를과소가 새로이 개설되 및다. 아울러 서 독기자들은 동독에서

의 취 재 리가 를 얻게 되 및다 출

기본조약의 비준동의 법안은 l973년 5월 ll일 하원에서 268:217로 를과되 있

으며 , 서 독의 유엔가입 법안도 근소한 자 이기는 하지 만 과반수를 얻어 를과되

있다. l974년 조부터 는 독 일정책에 있어 약간의 침제기에 접어들 게 될다 . l97

3 년 ll월 5 일 동독측은 여행 방를객들의 의무찰전 액을 두배로 올림으로씨 양독

간 합의의 의미와 기본정신을 손상시 識으며, 그결과 여행 및 방문객의 수가

현저 하게 감소되 있다. 그때를에 츠란트는 내부적 으로 양독관계의 전망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곤 하 다 출

3 . 헬무트 류미트/한스 디트리히 겐서의 독 일절책

류미트 수상 재 임기의 독일정책은 외교컴책으로도 소극적이며, 구제 적인 정

척모색에 있어서 도 정체상태를 못벗어난 하나의 침제기 를 맞는다. 기욤 간정

사건은 브란트 수상을 물러나게 및을 활 아니라 양독관계에 충격과 얼마동안

의 냉각기 를 가져왔다. 독일정적은 세계경재의 위기와 류미트의 豊련 중시 정

책으로 인해 재2선 으로 물러나게 되 었다 찰

l974및 부터 l979및 간 를미트는 독 일정책에 있어서 동독과의 화해를 모 스 5

바와의 협상과 접측을 를해 모색및다. 그는 재임기간 조기에 호내커 정부를

거의 무시하다시피 및다. 류미트 수상은 동해를람 소재 서독 상주대표부 대

표이자 협상의 주 역이었던 귄터 가우스(Guenther Gaus)에게 협상의 범위를 좁

게 한정하도록 지시및다. l979년 이추 동 . 서 진 간에 위기가 다시 적화되자

류미트 수상은 비로서 프란트가 이를해 늘았던 독일절직의 성과울들출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 으로 새로운 절잭을 개발 . 추진해야할 필요성을 느끼

기 시 작및 다 출

동시애 서독기본법 전문에 명시될 "유럽 의 평화질서 절착을 위해 츠력하며

독일민족은 자유로운 자결권 행사를 를해 독일의 자유와 를일을 이즉한다" 라

는 정치 적목표는 호네커 에 의해 이데활로기 적으로 부정되 얼다. 호내커의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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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 독 일정적(l969및부터 l982년까지 )

형력 제한정책(Politik der Abgrenzung) 추구, 조약의 기본정신애 대한 일방

적인 피곡될 해석 , 계급루쟁 적인 를독의지 표명 등이 양독간의 관계에서 불화

의 요소로 상존讓다 零

4 . 후속 조 약들의 분 제 렇

l974및 9월 류미트와 호네커 간의 서신교찰과 l974년 lo월 류미트의 豊련방

분이 있은 직루 서특측 렇상대표 인 가우스의 주도하에 "상대 편에게 결코 손해

를 주지 많는 상호이해 관계의 절충을 롱발 협 력구조 형성"이라는 궁극적 인

목표하에 후속조 약들이 체결되 있다. l974및 에서 l98o년까지 가우스는 동독과

총 l7개의 조약적 성격을 갖는 협정을 체 결하 다. 가우스의 후 임자 인 클라우

스 뵐 링(Klaus Boelling)은 l98o년 부터 l982및 간 상주대표부의 대표로씨 협상

을 계속해 나있다. 추속협약들은 다읍과 같다 : l974년 4월 건강 . 로건분야

협정과 비상 업적인 지불 . 청산에 관한 협정, l975년 l2월 베를린과 마리엔로

를간 고속도로 신설 협정, l976년 3월 우및 및 를t 협정, l976년 5월 상대편

국경을 넘어서는 갈탄채취 폐지에 찰한 협정, l978및 ll월 베를린 과 함부르 5

간 고속도로 및 베를린 의 텔토프(Teltow) 운하건 설에 대찰 협 정, l979년 l2월

수의사 협정, l98o및 4월 바르타 (Wartha)와 헬레스하우세 (Herleshausen)간 고

속도로 연결 협정, l982년 6월 상호지 불거래 렇정, 서베를린 시민의 동베를린

과 동독 하루방분 방식에 관한 협정, 글롤페(Stolpe)마을의 국경를과소 설치

에 관발 협정, l982및 9월 상호 청소년교류에 관및 협정 등씨 이때 체결될 협

정들이 다. l974년 부터 l982및 간의 주요 협상에서 는 베를린 에 관한 분제해결

에 주 력하 다 출

l975및 말 <'1후 2년동안은 양독간 정상때서 그? 떤 성과 도 얼있는데 동득측

은 양독간 관계개선은 "80- 100재 항의 교류 . 협력 목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

라 국제법적및 일반린적의 기료위에서 주진될 때만" 지속적으로 가능하다 고

주장하었다. l97o및 부터 l982년까지 약 3반명 의 독일인이 동독으로부터 서독

으 로 이주하 다 . 동독 정부는 교류 . 릴력 제한정책을 통때 서독으로의 방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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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 독 일정척(暇暇년 부터 l982년 까지 )

수를 를이려고 느력하및다. 긴급한 가사사유에 한해서 l978년 에는 48,6인명의

동독주민 만이 서독를 찰문, 여정찰 수 있었고, l979년 에는 41,474명 으로 줄었

다 . l98o년에는 그 수가 더욱 줄어 들얼다. 동시에 l977년 조부터 서독인과

서 베를린 주민들의 동독여 행이 점점더 거부되 거나 제한당및다 출

5 . 1981년 l2월 호네커와 류미트간의 회담

등독정 부는 서독수상을 동독으로 료청하는 형식의 정상회 담을 를해 등득의

국가적 위상을 대외 적으로 높이려고 시 도하었다. 로한 동독은 이 정상희 담을

를해 주권(Souveraenitaet)을 과시 하고 양독간의 징책이 로련을 를해 결정되

기도 하지 만 독 일인들간의 직접적인 협상을 를해 이루어 진다는 것을 강조하려

하 다. 그러나 이정상회 담을 를해 본 질적인 성과는 거의 이루어지지 많았다 출

6 . 결 른

l9 6 9딘부터 l982년까지 의 독 일정 책은 많은 성 과 가 있 었다. 동구권 과 서 방제

국에 대한 대외 정책이 적극직으로 추 진되 었다. 그러나 l969및부터는 화해 정책

에 있어서 역설 적인 결과가 나타및다. 즉 화해 정책은 독일내에서 는 그 표과가

재한적으로만 나타및다고 할 수 있는대, 특히 자유찰래의 실현문제가 그러및

다. 그 럼에도 새로운 동방정 책은 서독의 외교 정책적 재 량권을 동구권 지 역까

지 확대시 惡을 뿐 만 아 니 라 , 전 새 계 적으로 서독의 위 상 을 재고시 됐다. 포 한

이러한 새로운 동방정 책을 를해 류미트는 재 임 마지 막 4년동안 동 . 서 갈등의

와중애서 양 강대국에 대해서 나를대로 독자적인 향력을 행사할 수 있됐다 출

l969년부터 l982년까지 기간동안의 독 일정책의 특징은 양독관계를 법적으로

명문화 하거나 조약을 를해 재조화 하 다는 점인대 문제는 이 조약들이 " 명

곡한조약이 를은 조약이 다"라는 국재 법적 명제를 따르고 있지 많은데 있었다 零

그리하여 저음부터 양측얘 의해 조약이 정반대로 해석필 여지가 존재하고 있

및다. S " - 1969년 부터 l982년 까지 기간동 안 독 일정부는 독 일정책의 장기 적이

고 궁극적 인 목표를 명꼭하게 설정하지 많으려 및다. 애를들어 전를적으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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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5. 독 일정책(i969년 부터 i982년 까지)

조되던 재를일, 민족의 단일화, 자결권, 자유선거 등의 목표가 이 기간동안

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의 란조되 지 많았다. 를히 기본조약은 이러한 상호

대릴관계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대 어떤 부분은 양측이 합의하는 조약문안

을 를해 양측의 대 림찰계를 절충식으로 표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 만, 어떤

부분 특히 민족문제와 이로부터 연유하는 국적문제와 같은 경우는 명곡하게

반대적 인 입장을 표현하고 있다 틀

이 기간동안 새로운 독일정책은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서독측이 국제

화해 정책적 관 점에서 강조하는 중심개념인 조민족성의 될 꼭(des Prinzip der

Transnationalitaet)과 동독측의 교류 . 협 럭 제한뇨력 과 국제 법상의 주권 요구

는 양독간에 필를 극복할 수 얼는 적대관재를 지 속시 惡다. 이 기간 동안의 독

일글제는 제 조약을 를해 공식화되는 경우에만 제한적 으로 절상화되 었다고 할

수 있으며 , 또한 새로운 국제관계에 의해 규정되 었다. l969년부터 l974년 까지

프란트와 월 정부의 독일정책은 미 . 및간의 화해절책과 병행하여 추진되 었던

반면, 그 이후 류미트와 겐서 정부의 독일정책은 미 . 료간에 새로이 형성될

긴장관계속 에 진행되 얼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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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 독일정직 (l969닌부터 l982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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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베 르트 플 취거 f

(Friedbert Pflueger)

l. 헬부트 콜(Helmut Kohl) 절부의 입장

이 기간동안 및방정부는 기본법의 전문에 명시된 를일명제를 강조하고 독일

를일은 자유로운 자결권 행사를 를해 이즉해야 한다는 의지를 늘 표명및다 출

연방정부는 독일를제의 해결을 위해서 결코 민족적인 독자는선(Sonderweg)을

거부및는데 그것은 "이출국가들의 지지와 동의가 필수적 " 이라고 로았기 때

문 이 다 .( l)

또한 및방정부의 견해에 의하면 기본법 전분은 유럽의 들합을 그 목표로 하

고 있기 때문에 독일문제는 단지 유럽적인 의지와 가치에 부합되 어야만 해결

되는 것이있다. 단일민족국가 그 자체는 결코 기본법의 명제나 주민들의 절지

적 의식에 상응하지 많는 것으로 로았다. 오히려 민족의 를일은 우선 그 민족

구성긴 들의 자유의 쟁취에 의해 달성되 어야 긴다고 주장릴다. "자유가 를일의

전제조건 이며, 를일은 결츠 자유를 Q가 로 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는 것
' '

이 얼다 .(2 )

콜 정부는 무엇로다도 즉일분제를 토적인 문제로 로지 많고 모든 독일인

을 위해 자유와 자결권을 쟁취해야 하는 과업으로 간주및다. 이러한 를 정부

의 접근방법은 이및 사및/자민 당간 연정의 그것과 비교할때 무엇로다도 서구

결속을 강조識고, 제제경 쟁을 의식하여 독일문재를 늘 미해결인 것으로 간주

努다는 절에서 특이하다. 그러나 동시에 동독과의 실제적인 협력관계도 그대

로 지 속시 惡으며 , 이를 더욱 심화시 諒다고 할 수 있다 출

* 기 민당(卽u) 국회의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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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6. 독 일정책(l982닌 부터 i99o발 까지 )

2 . 및무트 콜 절부의 구체 적인 절책

콜 수상은 취임 직후 동독과의 협력관계를 지속시 킬 것을 선언하고, "계속

유효친 정정들에 근거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위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

마 련" 에 관심이 있음을 표명및다. 동독정부에 대해서는 새로분 서독정부가

인계받은 모들 의무의 이행에 는력하며 "이미 체결될 양독간 조약들을 적극

적인 평화 정책을 추 진하는데 찰용할 것計임을 천명및다. (3)

그 럼에도 불구하고 를 정부의 독 일절책은 지지부 진하게 성과가 없있다. l983

및 6될 23일 "분단독 일의 민족현찰 " 에 관한 로고서 에서 콜 수상은 동독주민

들의 국적박탈과 서독으로의 추방문제 , 여행 . 방문꺽의 감소, 국경에서 까다

로운 검문 . 검색과 여행 밤해 조치들에 대치 의의를 제 기 및다 찰

절점 긴장되어가는 국제관계 속에서 특히 중거 리 핵무기 의 서독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양독간의 본질꼭인 관계개선은 한계에 부딪찰으며 , 동독 국가수반이

있던 호네커의 서독방문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 있다. 양독 관계개선의 돌파

구는 l983및 6월 29일 서독정부가 바이에를 주지사 는트라우스의 는 력으로 성

사될 시중은힝단의 동독에 대한 lo억 마 르 5 차관제공에 로증을 함으로씨 마

련되 있다. 이 조치는 지 도부에 대한 하나의 신뢰구축 신호 으며 , 동 . 서 냉

전의 지속으로 실 질직인 협 력찰동이 어려워 진 가운데서 도 양독관계가 구체 적

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중대한 계기를 마 련및다 를

l983및 에는 로네커와 많은 서독의 정치지 도자들간의 회동이 이루어됐으며

이러는 동안얘 호내커는 양독간 경계선애 배치 한 탈출자에 대한 자동발사 사

살장치 를 철거 하됐다는 구재 적 약속까지 하 게 되 었다. lo억 마 르 5 차 관 제 공

을 를해 구체화된 실질협력관재 정성해의 희망은 서독연 방의회가 중거리 힉무

기를 서독에 배치하기로 결정함으로씨 조다시 사라지 고 , 양독간 딘계는 새로

운 " 빙하 기 " 얘 돌 입및 다 零

이 시기에 미 . 로간의 관계는 거의 제로상태 에 가까출긴큼 대 립이 격화되 있

으나, 호네커 는 심각한 동독경제의 침재상태를 의식하여 이러한 서독의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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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6. 독 일정책(l982년 부터 i99o년까지 )

정이 있은후 3일만에 야모든 세력들과의 정치적인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M (4)

고 하면서 즉시 있을지 도 모를 l 른및츠로부터 "피하의 최소화" (Schadenbe-

grenzung)를 역설하기 시 작하 다. 서독정부는 동독측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서 경의를 표하고, 미 . 및간 신냉전의 어려운 시기에 양독국가가 정화에 대한

" 책임공동체 " (Verantwortungsgeneinschaft)를 구성할 것을 제 안하있다 準

또친 양독국가는 실질적인 협 력관계가 국제적인 긴장에 향을 받지 많고

지속필 수 있도록 를력하및다. l984년 ll월 3o일 마지막 국경의 자동발사 장

지가 철거되 었는 바, 그것은 비록 국경에서 찰전함 자유왕래를 딘장한 것은

아니및지 만 커다란 진전으로 평가될 수 있있다. 동독측은 l984및 에 40,000명

의 동독주민 들이 서독으로 합법이주하도록 혀용및으며 , 여행 및 방문과 를과

여행시 그 수속절자와 정문검색 절차도 현저하게 수월해됐다. 그외에도 문화

분야, 찰경분야 특히 수질오염제거 . 산림피해방지, 핵시설 안전문제에 관해

많은 전문가들의 회 담과 협상이 이루어됐다. 내독간 무역분야에 있어서는 l9

83닌모다 증가딘 l5o억 vE(정산단위)의 무 역량을 기록및다 를

서독으로의 이주희망자가 증가하자 동독정부는 당조 의도됐던 료과(비 판 잠

재세 력을 주방함으로씨 체제의 안정을 도모함)를 거두기 로다는 반대로 자기

주민들의 광법위 한 서독에의 흘 입현상애 두려움을 갖기 시 작및다. 떼마칩 l9

84및 7월과 ll월에 동독주민들은 서독의 상주대표부와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

관을 점거하고 서독으로의 이주를 관철시키려 하 다. 서독정부는 이러한

M원문을 를한" 동독주민들의 비합법적 이주요구를 조심스래 거절誰다. l984

및 lo월까지 36,o帥명을 기록한 합법적인 이주가 이러한 사태로 향을 받지

많도록 하 기 위 찰 이 었다 출

l984년 7월 25일 수상실 애님어 국부상은 서독정부는 동독에게 추가로 9억

5천만 마르5의 은행자관애 대한 로증을 선다고 발표諒다. 아출러 서독정부는

이 성 명에서 동독정 부가 이에 상응하여 양독 주민들의 를행문제와 관 련, 연금

수령자의 최소 의무찰전 억을 낮주고 톨독 국경부근 지 방의 방근애 한하여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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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체른기 간을 연장하는 조지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및다. 그러나 동독 정부

는 서독측의 설명에 대해 베를린 시 민은 국경지 방 체류연장의 대상에 포함되

지 많는다고 주장하여 , 서독정 계에서 많은 논 란이 있있다 글

그러나 서구우방들과 동구권 국가들은 양독간의 이러한 많은 협상과 회담에

대해 우려와 불신을 나타됐다. 미 . . 불의 신문들은 이러한 양독간의 진전

상찰이 결코 서 방제국들의 이해에 부합되 지 만는다는 논조를 됐다. 이태리 외

상 안드레오리 는 범게르만주의 (Pangernanismus)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미

래에도 2재의 독일국가가 지 속 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유럽을 위해 를은 일이라

고 주장및다. 및련은 더욱 강력한 어조로 우려를 표시하며 l984년 가을로 예

정될 포내커의 서독방문을 취소시키 려 하됐다 찰

이러한 배경하에 동독정부는 l984년 9월 4 일 예 정될 방문약속을 지 킬 수 업

다고 공식발표및다. 동독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서독내에서 벌어졌던 료네커 방

독과 관련한 "무례한"(unwuerdig) 논쟁때 그 책임을 전가및으나, 실제는 로 린

이 NATo 지 역의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 와 관련하여 제 내바 군축협상 테이블을

떠난 직후 템각된 동 . 서 진 간의 릴각기류를 의식한 태도됐다 린

3 . 강대국간의 포전될 국제 절치 상장하에서 독 일정책

l985및 3월 l2일은 양독관계 진전에 있어 획기적인 날로 기록될 수 있다 차

로련 공산당 서기장 체르및코의 장례식 에서 로네커와 를은 장시간애 걸친 회

당을 가됐다. 고르바죠프가 이 날 서기 장직을 승계및으며 , 양 진업간에 군축협

상이 재개되 및다. 이와 더블어 동 . 서간의 관계는 눈애 띄게 호전되어 릿으

며, 이에 따라 양독간의 근계도 그 이후 몇및동안 외부로부터의 장애요인 없이

비교 적 순조를게 진행되 었다 찰

- 동독으로부터의 여행객, 특히 긴급한 가사사유에 의한 방를객이 증가하

다. l987년 에만 5백만명 에 달및으며 , l988및 부터 l989및 사이에도 이러한

상승추새가 지속되 있다. l989년 를반까지 서독 수상실의 추재애 의하면 동

독주민 4명중의 l명은 최소한 한번은 서독이나 서베를린을 방문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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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다. 당 기관지 인 '츠이에스 도이칠란트' 는 l988년 l2월 l4일 동독

주민들의 서독여및 기준를 를더 께측 가능하게 찰화하고, 여정리가 담당기

관으로부터의 부정적인 걸정에 대해 제소할 수 및는 권간을 갖는 하나의 새

로운 시 행 령을 발표하 었다. l989년 4월 l일 동독 정부는 이러한 시 행 령을 신

랄하게 비판하면서 l988년 ll월 3o일 제절될 '동독주민의 외국 여행에 관

한 시 템 령의 첫번재 세부시 행규 꼭 ' 을 마 련하 있는 바, 이 규 꼭에 의하 면 동

독의 신 청자가 서 독의 혈육이 아 닌 친척에 대해서도 여행신 청을 하여 방분

이 허 용 토 록 되 어 있다 출

l989년 9월 l9일 에는 동독측이 처음에는 광범위 한 주민간의 접측을 우려하

여 반대및던 도시 간 자 매결 연이 사르루이 스와 아이 젠위 텐崙타트간에 맺어

됐다. l988년 말까지 양독간에는 54재의 자매결 연이 이루어 됐다 燎

l986및 5월 6일에는 l983년 부터 추진해오던 양독간 문화협 정이 체결되 얼다 零

아울러 찰경딘호 분야에서도 진행중이 던 포괄적 인 협 정 이외에도 구체 적 인

합 의 와 조치 들 이 이 루 어 됐다 출

자 연 적으 로 이 러한 추 세 와 명행하여 난관이 조성되 기 도 하 고 내 독 관 계 가 후

퇴되기도 하및다. 예를들면 내독간 국 경에서 탈출자애 대한 총기사용 이라든

가 l989년 여를의 대규모 피 난민 행렬을 들 수 있다. 양독관게에서 또하나 골

치거 리는 동베를람 쇄네필트(Schoenefeld) 공항을 경유하여 서 베를린 으로 가

려고 시도하는 많은 외국인 망명신청자들의 처리문제 다. 동독은 몇달동안

이러한 를과여 객이 많은 외화획득을 가능하게 해주있으므로 이를 장려하 는

바, l986및 딘반기해만도 이 를로를 를해 약 30,000명의 외국 인 방명신절자들

이 서베를린 과 서독으로 넘어왔다 출

l986및 9월에 가서 야 동독은 "l986년 l&월 l일부터 다를나라로부터 입국사

증을 받은 외국 인에 한하여 를과여 행을 리용한다" 고 발표및다. 이로씨 양독

간의 관계에 부답이 됐던 를제는 해결되 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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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987및 호네커의 방문과 양독관계의 심화

l987년 9월 7 일 호네커는 마침내 서독출 방문할 수 있었다. 방문중 를 수상

은 근본적 및 문제에 대해 양독박에 상이한 출해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인를

을 강조및다. 콜 수상은 베를린 장벽을 비난하면서 도 등시 에 근본적 인 문제에

대한 양독간 견해자이 가 주 민들에게 직접 이 익을 주는 양독간 실 질협 럭관계를

저 해해서 는 안필 것이라고 재차 강조및다. 호네커는 비록 자본주의 와 사 회주

의가 불과 물의 관계저 럽 서로 상극이지 만 구제적 인 협 력찰계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및다. 그의 및설중 가 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l987년 9월 lo일 를

인키프헨(Neunkrichen)에서 양독간 국경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다 . 그는 " 우

리가 만 약 더 욱 펑화적 인 협 력을 이 를 할 수 있다면 , 동독 과 폴란드간의 국 경

이 우리를 서 로 이어주고 있듯이 양독간 국경도 분단선 이 아 및, 결합선이 필

날이 올 수 도 있을 것이 다 " (5)라고 말및다 출

방문 이를동안 본(Bonn)에서 찰 경, 방사선 로로, 과학기 출협력 확대에 관한

3재의 협 정이 서 명되 었다. 그밖에 .조내커 방문기 간 동 안 양독 국 경에서의 여

행 . 방문과 소포우송 문제에서 완화조치를 취할 것을 발표및다 燎

l988딘 3월 7 일에는 베를린지 력까지 포함하여 양측 전력공급체간에 장기 적인

전력공급 협 력조약이 체 결되 다. 를히 문화교류는 아주 긍 정적으로 진행되 었

다 . 대상지 역에 베를린 을 포함시 誰응에도 불구하고 애조의 우려와는 달리 실

제 시행상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많은 가운데 l988년부터 l989년 사이에

loo재의 프로적트애 합의하 다. 베를린 분재에 있어서도 큰 진전이 있있는

바, 법적인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서도 동독은 서베를린 을 양독간의 를제 협 력

과 정에 포함시 키는 것을 히용및다. 서베를친 정부는 동베를린 과 협상애서 오

래전부터 추 진해오및 베를 린 일정지 역의 상포교찰(Gebietsaustausch), 2 일간

동베를린 체류리 용 등을 성.사시 識다 출

매 및 동독때 지불하던 를과교를일괄금(Transitpauschale)을 5 억 2,5則만 마

르는(1 98 0 ~8 9)에서 8 U 6,800만 마르 U ( 1 9 9 0 ~ 9 9 )로 인상하있고, 대신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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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로서 를과교를에 있어서 조건재선을 유도해편다. 포한 포네커 방문이후

양독간의 스포츠 교류는 더욱 찰성화 되었다. l988년 8월 9일 선물우송에 있

어 여러가지 재선에 합의및는 바, 이글 를해 서독애서 동독으로 일정액의 마

르츠가 송금(Lleberweisung)되 는 것이 가능해 됐다 零

l985년 이후 유일하게 내독관계에서 후퇴현상을 로 인 것은 내독간 무 역이라

고 할 수 있는데, 그 주요될 인은 동독경제의 구조적 인 취 약성에 있있다 零

5 . 동독 내부의 를재로 인한 양독간 긴장관계 형성

호네커 서독방문 이후 단계적인 접근을 지향하던 독일정책이 지속적으로 성

공을 거두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독간의 관계는 다시금 새로운 부담에 직면한다

. l987년 ll월 국가로위부(Stasi)는 베를린 치온스게마인 데(Zionsgemeinde)

교회 사제활을 급습하여 유인를과 복사기 등을 압수하고 많은 교회 지도자를

체포하었으며, l988년 l월 이에 항의하여 시위하는 많은 사람들을 체포하고

서독으로 추방시 및다 (예를들어 대중작곡가인 고라브꼭 (Krawczyk)과 연극연를

가 인 클 리어(Klier)를 들 수 있음).

l988년 6월에는 프란먼부르s분 동즉편에 모여 서베를및 제국의회 앞에서

열린 록 콘서 트를 들으려는 많은 동독 청소년들을 해산시 키는 동독정부의 진

압행위를 취재하려는 서독측 카메라 취재팀을 폭력으로 저지하는 사태가 발생

하 다. 릴화와 인권로장을 위해 시위하는 데모가 곳곳에서 일어諒다. 또한

l988년 ll월 등득정부는 스탈린 주의를 비판차는 5재의 로 련 화와 료련 시사

지 스푸트닉 (Sputnik)의 배포를 급지시 惡다. 동독내부애서 소요가 일어나고

내 적인 불 안이 이릴게 격화된 대는 를를 여러가지 될 인이 있됐으나, 가 장 근본

적인것은 고르바료프가 추진하및 게혁프로그램애 대해서 사회주의를일당(sED)

지 도부가 거부의 자세를 로었기 때문이 있다 출

l987년 에는 11,500명의 동특주민 이 서독으로 이주하있으며, l988및 얘는 25,

ooo명 을 넘었다. 이러한 추새는 이미 서독측에게도 주 빈들에게 충분한 재 반급

부를 제공하여 생계를 로장해야 만다는 측면애서 많은 근본적인 문재를 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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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다. 서독및 부는 이 를제와 관련하여, 동독주민 들의 생찰조건 이 열악하기 때

문에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누구에게든지 무조건 서독으로 오라고 요청하지는

많전다는 입장으로 이런 추세에 대처해 나란다.(6) 1989년 여를 동독주민 들이

서독으로 대거 볼려들기 시작및을 때에도 서독정 부는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 었다 출

6. 동독의 개혁기 간동안 독 일정책

l989년 ll월 9 일 이후 구동독 공산정 권이 붕괴하자 서독정부 내에서 는 점진

적 인 단계 정책(Politik der Kleinen Schritte)을 넘어서 는 새로운 독 일정책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 및다. l989딘 ll월 28일 콜 수상은 독일정책에 대한

lo개항의 프로그램을 발표하 다. 이 프로그램은 한및으로는 인도적인 분야

와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실질협력분야에서의 긴급 대응조치 를 포함하

고 있있으며 , 다를한편 으로는 동독 정지 . 경제체제의 근본적 인 변혁이 곡실히

결정되고 구체롸되 면, 광범위 한 경제협 력을 제공하됐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

있다.

양독간의 협 력은 동독측으로부터 제시될 바 있는 다망한 분야얘서 "조약공

동체 " (Vertragsgemeinschaft)의 의미애서 공동위될 희와 기구구성을 를해 단

계적으로 강화시켜 나간다고 전명및다. 이러한 모텔이 지향하는 바는 독일내

에 궁극적으로 및방주의 적 질서(Bundesstaatliche Ordnung)를 확립하기 위해

우선 국가연 합 적 구조(Konfoederative Struktur)를 발전시 켜 나간다는 것이

다. 이러한 발전과정은 유럽의 를합이 라는 과정과 릴하게 연재되어야 하며 蓼

구주공동체의 비회될국에 대한 매 력을 더욱 강화시 키고, 유럽블합과 광범위한

군축을 위한 중심채로서 구주안로협력희의 과정을 적극 찰용한다는 것이다 零

이 프로그램의 궁극적 인 목표는 유럽에 릴화질서를 정착시키고, 이러한 가운

데 독 일민족이 자유로운 자길권 행사를 를해 를일을 찰성하는 것이라고 일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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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6. 독 및절척(l982년 부터 l99o년 까지)

lo재항을 발표한 이후 대외적으로 서구동맹국들로부터 사전 협의과정를 거

치지 많았다고 비난을 받았다, 또발 극내정지적으로는 주로 사민란과 자민당

일부로부터 오더-나이체 경계선을 폴란드와의 국경선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lo개항에 바져 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 會

7 . 독 일정책의 국내 정지 적인 수용여부

l982년 부터 l989및 사이의 기민당 정부의 독일정책에 대해 야당인 사민당도

거의 대부분 동조함으로씨 연방정부의 정책추진 상 재 량권의 범위를 넓혀주있

다. l9犯년 2월 9일 녹색당을 제외한 기민당/기 사당, 사민당, 자민당은 연방

하될에서 독일정책에 대한 공동결의 를 하 다. 이 결정을 를해 독일를제의 법

적친 입장은 명확리 됐는 바, 독 일문제는 아직 미해결 되있다는 것이 재삼 강

조되있고, 내독간 분단에도 불구하고 독일민족의 계속성이 강조되 있다 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및가지 중요한 를제에서는 늘 격렬한 의견대림이 있어찰

는데, 예를들어 서독하될과 동독인민의회와의 공식적인 관계설정, 잘츠기터

소재 동독 폭력행위 중앙기즉포존소, 동독국적 의 존중분제, 엘베강의 경계선

확정를제 등이있다. l989및 ll월 9일 동독에서 의 대및혁과 콜 수상의 lo재 방

안 이후에는 독 일정책에 대해서 기민당/기사당, 자민당, 사민당 간에 근본적

인 합의가 있어왔는데 단지 오더-나이체 국경선의 인정문제만이 갈등의 소지

를 안고 및 얼다 찰

8 . 결 를

양독 독일인들간의 공를귀속의 식은 8o및대에 츠게 성장하 으며 , l989년 ll

월 9일 국경개방 이후에는 더욱.현저 해됐다. '민족의 를일' 은 결코 먼 장래

만을 지향하는 주상적인 요구에 머무르는 대신 현재의 현실생찰과 접하게

연계되 및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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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6. 독 일절책(l982넌부터 i99o년까지)

l 9 8 7 년 양 베를린시 에서는 베를린 탄생 75o주년 기념행사가 얼했다. 동베를

린의 역사적 유를를이 새로이 단장되 고, 를 수살은 독일역사 박물관을 서베를

린에 세우기 로 및다고 공표및다 準

서구와의 결속, 톨일문제는 아직 미해결이라는 법적인 입장, 체제경쟁의 강

조, 양독관계의 정진적인 구축, 또한 동독지 도부와의 대화 등 이 기간을 특징

절는 이 모든 정책이 l989년 여를과 가을 동독에서 일어난 대변혁의 밑거를이

되었다. l989및 말 동독의 공산주의 는 막을 내리고 프란민부르5의 문은 다시

얼리게 되었다. l99o및 lo월 3일 독일은 를일되있던 것이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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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6. 독일정책 (l982닌부터 l99o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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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7 7고3

류 테 판 도 라 우 부 르 거 5G

(Stefan Brauburger)

l. 독 일의 를 일

l99o및 lo훨 3 일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함으로씨 자유로운 민족자

결에 의 한 롱 일이 달성되 었다. 서로 다를 세계관이 지 배하던 동 . 서 진 간의

적대적 동맹체제속에서 4o년 이상이나 2개의 국가로 지속되어오및 독일의 분단

상태는 종식을 고하게 되 었다. 를일이후 내독간 문제는 국내정치 문제

화되 있는바, 이와같은 문제 점은 독 일인들간의 내 적 를 일, 독 일연방공화국내의

신 및방주와 구 및방주간의 사회복지 면에서의 균형유지 와 같은 것들이 다 準

역사적으로 볼때 독 일를 일이라는 문제는 정치 . 경제 . 문화 . 토 적 측 면에

서 오 랜 전를을 갖고 있는데, 극심한 불연속성 , 긴 장관재, 단절등이 독 일인의

국가 역사에 나타나고 있다. 지 난 loo여 및간 독 일민족를일 달성이 요구되 있으

면서도 재재의 지 방권력과 중앙될 력, 분리.주구와 를일추구, 로편성과 민족

성 간의 대 릴은 독일의 국가를일 에 장애가 되어왔다.(l) 독 일민족은 l9세기 후

반에야 비로소 프랑스나 국과 같은 민족국가적 를일을 이를 수 있있다. 그

러나 l87l년 에 를일되 었및 독일은 l945널 애 다시 분단되 있다 출

2. 서독과 서 방 3대국의 찰접애서 본 l945및 이후의 독일를일과 독일의 법적

상 활

서독의 법를과 기분법에 따르및 독일(Deutschland 혹은 das Deutsche Reich

차 독 일 제2TV (ZDF) 및집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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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7 . 독 일를 일

)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국내법 주제 및 국제법 주체로서 소멸하지 많았다 會

기본법 제절자플은 l937딘 l2철 3l일 현재 독일제국의 엉토내에 있던 를독일

의 국민과 전독 일의 국가권 력이 존속한다는 인식라에 기본 법 제 정에 관한 방

릴을 수림차 다. (2) 이점은 국적에 관해 규정한 기본법 제ll6조와 관련이

있다. 서 특의 기본 법 제 정자들에 게 부여되 있던 임무는 독 일제국의 토중 일

부 , 즉 서 방점령 지 역내에서 만 전추조건 에 알맞는 정치 질서를 위한 법적 상태

를 조성할 것 뿐이및다. 전체국가로서의 독 일은 행위능력 이 없었기 때문에 독

일민족중 대다수가 자유로운 민족자결 권을 행사찰 수 업및다. 따라서 이와같

은 이유 때문에 서독은 의도적으로 잠 정적인 국가로서 구상되 있으며 독 일인의

재를일이라는 목표는 자유와 함께 헌법에 규정될 국가복표로서 격상되 있다 雌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조약에 관한 l973년 7월 3l일자 판결에서 기본법의 독

일정책상의 입장을 구제화라고 국가적 를 일의 할성을 서독 를법기구의 의무로

규 정하 및다 를

기본 법 제 절자들은 l945년 6월 5일자 베블린 선 언과 조프담협 정에 근거하여

국내법과 국제법의 기본될인과는 별도로 4대 전승국의 각종 합의에 따란다 출

이로씨 전승국이 '및체로서의 독일'이라는 국가의 존속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릴화조 약이 채결될 때까지 전채독일 에 관한 모든 권리와 결정사항을 유로한다

는 근거가 마련되 었다. 이와같은 권 리와 관련될 4대 전승국의 지위는 전승국

간의 조약. 전승를과 2개의 독일간의 조약, 서독과 동독간의 조약을 를해서 9

l99o년 9월 l2"j '2+4'조 약이 서명필때까지 전혀 제한되지 인있다. l952딘 5

월 26일자 독일조 약 제7조와 더불어 당시 독일및방정부와 서방3대국은 독일의

재를일을 "독일과 독일의 과거 적국간애 독일전체를 위한 평화조약이 자유를

게 체결되 기"위 한 공동목표라고 선언하 으며 "독일의 최종적 국경은 이와 찰

은 정화조 약이 체결될때까지 차정을 및기할 것"을 강조하 다. 북대서 양조약

기구 회딘국들은 l967긴 하 (Harnel)로고서를 를해 "유럽 의 궁극적 인 안정이

란 "독일문재의 해결", 즉 유 럽분단이 지 양되지 인고서는 불가능라다고 밭할

다. '제2자 새계대전 종료 4o주및애 즈음한 정지선언' 해서는 미국, 국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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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7 . 독 일봉 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의 국가될 수 및 정부수반 구주글들체 집정위원희 위딘

할이 "특 민족이 자유로운 긴족자걸 권 정사를 를해 를일를 달성"찰으로씨 유

럽의 평화가 이록되도록 할 것들 촉구하및다. 서독정부는 독일를일 달성시까

지 위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있다. 렇적인 입장에서 바생하는 믄제점은 독일

의 를일방법과 를련되 어 생겨나기도 하 다. 서독 기본법에는 특일를일을 달

성하기 위한 2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독일민족은 기본법 제 兆6조 규정

에 따라 새로운 전독헌 법을 자유로이 제 정할 권리가 부여되 어 있다. 그 이후

및재의 기출법은 그 료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에 대해서

는 반를이 제기되있다. 즉 독일블일과 더불어 기본법상의 규범적 내용이 상실

필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현재 삭제되 어 버린 기본법 제23조를 롱

한 방법이 채택되었다. 기본법 제23조에 의하먼 "독일의 다를 부분"의 가 입

이 이루어진 직주부터 기본법 이 동 부분에도 적찰되 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

은 방법을 를해 미래의 통일 독 일연방공화국에서 도 헌법적 계속성 이 로장될 다

고 생각되 있기 때문이 다 찰

이와 같은 를일달성 방법은 양독정부간에 제결될 를일조약 제l조에 명기되

어 있다. l99o및 lo월 3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구동독의 신설5개주가 독일

딘방공화국에 가 릴되 및다 출 그 이루 기본법은 독일국민 전체에게 적용되고

있다 .

3. 동독과 로련의 찰점에서 본 독일를일과 독일의 법적상찰

서독애서는 독일분재에 찰찰 및법적 입장이 건국이래 변찰없이 지속되고 있

던 반면, 동독애서는 수차에 걸쳐 헌법적 입장에 및화가 있있다 찰

최조의 동독헌 법은 전채독일 애 적용되 도록 규정되어 있있으며 마치 모든 팀

령지역에 있는 독일국민 전체가 이 헌법을 제 정한 것과도 감은 인상을 주및다 찰

이 헌법에 의하면 독일은 통일상태를 재속 유지하고 및는 것으로서 재를일은

과제가 아니었다. 동독은 그 건국과정에 있어서 l945년 도에 멸망하지 라은 독

일국가와 동일하다고 죠았으며, 동독의 독자적 국가조 직은 새로 재조직 될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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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국가의 핵심이라고 파악하있다. (3)

이와 같를 동일성 주장은 5o닌대 중반이추 및화되기 시 작및다. 그때부터

동독은 두개의 독일 국가가 실재한다는 사실로부터 술발한후 동독의 새로운

법를해석 에 따라 2개의 독일이 패망한 독일제국의 법적 승계국가라고 표현하

있다. 5o년대말 동독지도층은 독일분제를 국제법 수준으로 걱상시킨 후, 독

일분단의 극복은 오로지 국제법상 국가간의 결합, 즉 양독간의 국가및 합을 를

해서만 가능하다고 료았다. 이와같은 논리에 입각하여 l967및 제및될 국가시

민법속에 동독의 독자적 시민권이 규정되기에 이르業다. l949년 에 제정될 동

독및법은 l964년 개정되있다. 고 전문에는 計독일민주공화국(동독)은 독일민

족의 사회주의 국가이 다州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를중에는 "독일 민주공화국과

그 시민은 제국주의 때 의해 강요될 독 일민족의 분단글 극복하고. .., 양독국

가의 단계적 접근글 를해 민주주의 와 사회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를일이 달성

될 수 있도록 노 력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단독 일의 재 를 일은 오 직 사 회주의

적 조건하에서 만 고려되 있다 를

l974년 lo원 7일 재렇및법에서는 전문과 본문중에 있는 일제의 독일를일 관

련부분과 독 일민족에 관한 언급은 삭제되 있으며 그때부터 "독일 민주공화국은

츠동자 . 농민의 사뢰주의 국가이 다"라고 되었다. 이미 l97o년죠부터 동독 공

산당은 2국가이 른과 2민족이른을 양림시 켜 로려고 시도하었다. 즉 2재의 독 일

이라는 국가속에 2개의 민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은 미래의 독 일

문계란 순수한 국제법적 를재로 로아야 한다는 한때 동독 공산당이 주장하및

입장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동독지 도층은 서독의 입장과는 반대로, 그리고 기

본조약의 본를규정과는 달리 기본조약을 "2개 주권국가간의 관제를 국재 법적

으로 규정한 것"(4)이 라고 표현하었다 를

동독은 이미 기본조약이 체 결되기 오래 전에 豊련과 기타 사 회주의 국가들로

부터 2국가이 른에 대해 지지를 받고 인었지만 및련은 동독이 4대 전승국 책임

라애 있는 일부라는 사실를 결코 배제한 적이 없었다. 豊련근 동독과의 각종

중 9 조 약 제 견시 료 련이 서 방 3대국과 합의한 사실 로부터 도출되 는 법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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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계 속 유 지 라 얼다 출 및런은 전제독일 의 법적 살찰을 부인하 려던 동독 지도

층의 시 도를 절코 용 인하지 많및다.(5)

4 . 서 독 및 동독의 독 일정책의 관 점에서 본 독 일의 단일성

서독 기본법은 자유를 를한 재통일을 구속력및는 명제로 명기해 늘았다 출

그 이래 역대 연방정부는 이와같은 정치 적 목표를 염두에두고 독 일정책과 외

교정척을 추진및다. 콘라드 아데나워 수상은 재 임기간 중 적극적 인 서 방과의

결속정 책를 추 진하있는데, 그는 서 방과의 결속이 전체독일과 유럽의 자유로운

미래를 위 한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표현및다. 그는 친서방정책과 재를일정척

간에 아무런 모순이 없다고 로았다. 아데나워는 친서 방 결속을 단순히 로 련

의 위협하에서 자유로운 특 일.의 재글 일을 랄성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만 본 것은

아 니 다 . 그 의 견해에 따르면 앞으로 유럽내애서 모든 독일인이 정화를고 ?

유를게 존재하려 면 - 독 일 민족주의 의 경험에 비추어 - 오로지 를합될 유럽속

에서 제 민족의 자유가 로장될때 에만 가능하다는 것이 있다 출

당시 야당이 었던 사 및당은 이로다는 더 만족주의 적 인 입장을 대 및望다. 사

민당은 서독이 구주공동채와의 결속을 로류할 것을 주잠및는데, 친서방 걸

속이 재통일의 기회를 줄어 들 게 찰 것이라는 것이 사민당의 주장의 근거

됐다. 사민당은 동 . 서 관게의 게선을 를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 다. 자유로운 재를일이 란 국제적 양극제제의 해소를 를해서, 그 리

고 전유 럽적 방안을 를해서 모색되 고 성취되 어야 한다는 것이 있다. 이와갈은

정당간의 갈등은 5o년 대말 사 민당이 츠선을 수 정할으로치 일받락 되 있다 출

콘라드 아대나워 집권하의 연방정부는 동독애 대한 M힘의 우위 정책'l을 추구

및다. 이것은 즉 정지 적, 경제 적 우위확딘를 를한 강 력한 서 방새계가 동유럽

블럭의 불안정을 유발할 수 띤을 것이라는 기대와 관련되 어 있있으며, 이 렇게

되면 동독을 서독애 편입시키는데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료았다 를

따라서 딘받정부는 단독 대표권 를 제기하기도 하 및다. 동독은 국가로서 인

정되지 많았고 이와 잘은 입장은 할류타 인 될 적을 를해 외교정책적스로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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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화 되 얼다. 5o년 대 말에 들어서자 "힘의 우위 정책"으로 인리 독 일정책상의

침체상태가 유발되및를이 드러나기 시작및다 . l96l년 베를린장벽의 구축이 루

독 일정책에 관한 전략논의 과 절에서 동독에 대한 불승 인 정책로다는 내독간의

교류강화가 민족의 공존을 위해 절및 유 익하다는 견해가 나타나기 시 작및다 출

에곤 바 (Egon Bahr)는 "접촉을 를한 변화" (1963년)를 주장하었으며 베를린

시 장이있던 빌리 브란트(Willy Brandt)는 計점진주의정척"(Politik der Klein-

en Schritte)을 추구하 있다. 아데나워의 퇴 임이후 외무장관 류뢰더는 "변화

될 정책"(Politik der Bewegung)을 도입하었는데 이와 같은 정책은 우선 동유

럽 블럭를 겨 냥한 것이 었다. 루르트 게오르그 키 징거(Kurt Georg Kiesinger)

가 이끌던 대연정정부는 서독의 단독대표권에 관한 입장을 찰화하고 동독과

죄 죠 의 접측을 게시 하었다 會

l969딘 lo월 부터 집권하기 시 작한 사 민당과 자 민당은 동독 불승인 정책 대신

대등성을 기조로 한 제한적 협 력이라는 과도기 적인 정척을 추진하 다. "부

정적 자세는 독일민족 스스로 자기문제를 결정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6)라고 빌리 브란트는 주장및다 찰 이때 브란트정부 는 독일내에 2개의 국

가가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었는데, 그릴지만 2개의 국가는 서 로 외국

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됐다. 두개의 국가를 결속시키는 끈이 곧 민족이라

는 것이다. 재를일이 라는 개 념은 정부의 공식 적 용어로부터 점점더 핀 전으로

사라져 란다. 서독은 l972및 기본조약 채 결과 더불어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됐

으며, 이어서 양독간의 조약이 제걸되 있다 拳

l982및 이루 헬무트 콜(Helnut'Kohl) 및방수상의 도하의 및방정부는 기존

의 독 일정책을 약간 수 정하면서도 기 조를 유지 하며 발전시 켜 나란다. 특리 미

래의 전체 독일분재 미해결을 전제로 한 법직인 입장이 강조되 면서 이재까지

의 조 약정책은 측 면적으로 강화되 띤다. 이와 등시 에 콜절부는 독일문제를 유

럽에 포합시 키는 방안을 추 진하 있다. 서유럽 를합은 독일를일을 위한 블가분

의 한 만계로서 인식되 었다 출

서독의 재를일문제에 관한 입장은 시 대 별로 각각 상이및다. 8o년 대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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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를에서는 일종의 전술적인 재를일 정책이 등장하기 도 하및다. 이와 같은 관

렇에 c대하는 사람들은 릴적적으로 재를일이라는 사고방식 으로부터 벗어나라

고 촉구하 다. 동독의 t대변혁*이전 서독에서 는 독일문제와 찰 련만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여를조사가 실시될 바 있다. l989년죠 응답자의 78%는 독일인이

계속해서 한 '민족'이라고 로고 있있다. 그렇지만 동 . 서독 국민만을 "현재

의 독 일 민족"이 라고 인정하는 사랍들은 응답자의 35x 밖에 되지 많았다. 대

다수의 서독 시민들은 재통일을 장기적 목표로서 생각하 다. 조사방법과

대상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70-80X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로고있 있다. 금세기 류 재통일이 실현되리라고 기대했던 사람은 단지 82밖에

되지 많았다.(7) 그러나 여 및히 민족를일문제는 서독시 민의 집단의식속에 높

은 가치로서 받아들여지 고 있었다 를

동독은 건국 조기에는 전체독일에 관한 권한을 강력하게 주장하었다. 서 독

은 서 부독일 에 위치 한 분리국가라고 표현되 었다. 동독 체제를 독 일전역에 걸

져 확대하는 것이 장기 적 목표 다. 이와 같은 맥락에 따 라 재를일 주장과 연

계될 적극적인 정책이 뒤따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 지도층도 로련도

'사회 주의 업적'을 발 양할만한 처지가 아니 었다 零

서 방측이 독 일에 단일국가 권 력을 재현시 킬 자유선거를 주장하고 있및을 때

사회주의 를일당은 정지적 접촉을 국가간 차월으로 이전시키자고 제안및다 準

l95o딘 동독은 '전독헌 법재.정위친 회'구성을 재안한바 있는대, 이 위핀회는 양

독측으로 부터 동수의 인및으로 구성되 도록 하는 것이있으며, 동독은 이를 를

해 상대적 지위격상을 초했던 것이다. 그'러나 동독지 도층은 자유선거를 부차

적인 사안으로 간주하있다. l952년 이래 추진되고 있던 M계획 에 입각만 사희주

의 건설"애는 독일정책적 선전도 법행되 었는대, 이것은 서독 주민을 직접 겨

냥하는 것으로서 그 모토는 "독일 인이여 한 협상 테이를로" 다. l956및 말 발

터 울브리 히트(Walter Ulbricht)는 사희주의하애서 재를일을 달성하기 위해 양

독 일 국가근의 국가 및합를 주장었다. 그러나 6o및대죠 를독 지 도층은 베를린

장벽 구축으로 의기 양양한재 독일를일 이 란 오 직 장기 적 전망으로서 만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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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딘고 및및다. '사회 주의 동독과 자본주의 서특간의 법화공즌'을위 한 목

표가 그때부터 딘먼으로 부살하기 시작하및다. 동독및권의 정책은 l969및 서

특의 정? 교제이후 사민당/자및 당 및길의 동방정잭을 배경으로 현격한 및차를

맞게 되었다. 민족의 단일성 이 존속한다는 것은 위장에 불과및고 국제 법적으

로 서독국가와의 거 리장이 유지 되도록 츠 력하및다 會

l972및 l2월 2l일 양독박의 기본조약이 발표되 있으나 동독은 자기들이 국제

법찰 주권국가라는 주장을 관 절할 수 띤었다. 그 이루 동독 지도층를 독 일를

일과 관련될 사항출 전면적으로 부인하려고 시도하었다. l974딘 헌법에서는

를 일 관핀사항에 관한 언급은 삭제되 있다. 동독정부는 2캐의 '독일국가'라는

표현출 및는데, 이와 같은 2개의 독 일국가에는 역사적 자 이점이 존재하고 있

다는 것이 었다. 서독은 공식 적으로 '제국주의 적 외국'으로 표현되 있다. 동특

이 조네커시 대 말기까지 서독에 대해 최우선 적으로 요구해 온 정치작 요구사

항은 서독이 동독을 국제 법적으로 승 인하라는 것이 및다 를

드디어 l989년 ll월 9일, 특일정적상의 일대 전활럽이 나타있다. 동독정 부

는 강력한 국제정지 상의 압력을 받고 서독과 서베를린 으로 향하는 국경통과소

를 재방라있다. 곧 이어 클수상과 5 렌 츠 당 서기 장은 협 력강화를 역설認다 출

동독주상은 ?책임공동체'를 '조약공동체'로 대체할 것을 제 안및다. ll월 28일

를수상은 독일과 유럽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lo대 방안을 재시및다. lo대

방안에 선언될 복표는 독일의 국가적 를일의 달성이있다. 고 중간 과정으로

서 국가연 합이 거를되 있다. 특 일연방의희는 녹색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콜 정

부의 lo개랄에 동의및다. 에곤 고렌츠는 양독간의 국가연 할을 더이상 배재하

지 는 않으 면 서 도 동독이 사 회 주 의 국가로서 존속 하는 대 집 착하면서 를 . 서 근

사블럭 해체를 그 전재조간으로. 제기하얼다 구

l2월 라이프치히를 비를하여 동독의 여러 대도시 애서 일어諒딘 월요시 위애

서 독 를 일이라는 데마가 점접 더 전면으로 부상하기 시 작및다. 고 이 전까

지 만 해도 동독의 내부개혁 에 대한 요구가 대부블이 었다 출

그 후 서독의 피의 절대다루 국회의찰과 연방정부는 동독내의 자유선거 실시

- l7l



l7 . 독 일를 일

를 요구및다. l99o및 3월 l8일 들독 인민의회의월 선를을 위한 최로의 자유

선거가 실시되있다. 선거의 승리자는 48x의 지지를 적득한 '독일동맹 '이있던

바, 이는 기민당(40.93:), 독 일사회 연합(6.3計, 민주돌진(0.9X)간에 구성될 선

거동맹이 있다. 독일동맹은 사민당 (지지를 2lx)로다 월및 강력하게 양독의 급

격한 롱 일을 주장하었는데 이것이 위와 같은 선거결과블 가져찰다고 관측자들

은 분석하고 있다 출

l99o및 4월 5 일 처읍으로 자유스럽게 선출될 동독의 인민의회가 재될하었

다. 신임수상 로타 드 메지에르(Lothar de Maiziere)는 시정연설을 를해 기본

법 제23조의 방법에 의한 독일를일 달성방안을 제시望다. 4월말 양국정부는

화폐 . 경제 . 사회를합 실현에 합의하됐다. l99o년 5월 l8일 화패 . 경제 . 사회

블합 실및을 위해 작성될 국가조약이 서명될후 6월 3o일 료력을 발생하게 되

있다. l99o년 8월 23일 동독 인민의희는 특별총회 를 게최한 후 동독의 독 일연

방공화국에의 가 입을 결의하 다. 각료급 협의에서 '를 일조약'이 준비되 있는

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독일통일 달성에 관한 조약'에 동

서독의 통합에 관한 세부사항이 명기되 있다. 이 조약문서는 9월 2o일 근성

442표, 반대 47표로 독 일및방의희에서 를과되 었는데 반대표중에는 녹색당 의

전 전핀과 기및담/기사당 원내교섭 단체 .L속의 될 l3멍 이 포할되 어 있있다. 동

독 인민의희에서는 발성 229표, 반대 8o표로 를과되 있다. 서독 연방상월 에서

는 만장일치 로 가결되 있다 출 조약규정 에 따라 동독은 lo월 3일 독일연방공화

국 에 가 입되 었다 零 이날은 독 일 전먹에 걸져 성대한 축제가 거행되 있으며 lo

월 3일은 '독 일를 일의 날'로서 법정 공휴 일이 되 있다 출

5 . 4대 전승국의 독 일정책이라는 관 점하의 독 일통 일

4대 전승국은 l989및 ll월 9 일 대 변적이후 , 이와같은 대 변혁에 대할 견해를

료및하지 많을 수 없게 되있다.(8) 베이커 미국부장관은 서부와 동부에 있는

독 일인들이 스스로 롱 일을 결정찰 일이지만 롱 일될 독 일은 북대서 양조 약기구와

구주공동체의 회월국이어카 한다고 선 언및다. 고르바죠프와 미테 랑은 l989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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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월 죠 키에프에서 회동하고 향후 양독간 관계에 있어 독 일의 단독 결절을 경

고및다. 피냐하면 세력글형과 역사적 조긴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 라는 것

이 었다 .

처음에 豊련은 를일독일 이 중 릴이어야 한다고 주장하 으며 폴란드는 폴 란

드 서 부국경의 공식적 인정을 요구하 다 출

연방정부는 이와 같은 각종 입장을 참작하면서 외교 적 노 력을 경주하 및다 찰

l99o및 2월 l4일 오타와에서는 서독과 동독의 외무장관, 4대 전승국의 외무

장관들이 함께 회동하었다. 이들은 인접국 안로문제를 포함하여 독일를일의

대외 적 측면을 논의하기 위하며 '2+4'라는 명칭하의 회 답을 진행할것을 합의

하 다. l99o및 5월 5 일 제 l U '2+4'회 담에서 6재국 외무장관들은 독일를 일

이 시간낭비 없이 단숨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합의하 다. 포한 독일인

들 이 스스로 를일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것과 폴 란드 서부국경 이 국제 법적

으로 구속력 이 있는 형태로 인및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하됐다. 그러나 자후 및

제독일의 동맹소속 문제에 찰및 합의 점에는 도달하지 못편다. 국가간의 희담

과 국제회의가 계속 잇따란다. l99o년 7월 l6일 를의 모스고바 방를시에 결

정적 전기가 마련되 었다. 즉 독일은 를 일과 더불어 찰전한 주권을 갖게 되며

4 대 전승국의 권리는 소멸하며 독일은 동맹소속 를제를 자유를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동 회담의 골자됐다 출

출 련이 상기 할의와 더불어 독일의 북대서 양조약기구 회될국 잔류를 반대하

던 기존 입장을 철회함으로치 재통일 의 외교 징책적 를재 점이 드디어 해결되 있

던 것이다. 이미 서방 3대국은 이와 갈은 독 . 笠간의 합의 이전애 독일이 북

대서 양조약기 구 회될국으로 잔류한다및 조약얘 동의하됐다고 약속하 다. l9

9o년 9월 l2"j '2+4'회 당의 6개국 외무장관들은 '독일 관 련 최종결정에 찰한

조 약'에 서 명하 었다 찰 '2릿'조약은 4대 전승국 의회에서 비준을 거 친후 될본

이 제출됨 으로터 l99l및 3월 l5일 표 력을 발하게 되 었다. 4대 전승국은 독 일

블일의 날인 lo월 3일을 기해 및합국의 특별및리를 포기하 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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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독 일롱일의 결산

구동독이 서 독기본 법의 적용대상 지 역으로 가 입장으로씨 를일독 일은 자 유 출

민주적 인 제제를 구축하게 되있다. 확장될 독 일연방공화국은 '독일 관 련 최

종 결 정에 관 한 조약'에 따 라 완전한 주권과 친서 방 결속이 로장되 있다. 즉

독일통일은 구주공동체와 북대서 양조약기구의 희될국이다. 를일의 헌법정책

및 조 약정책적 질서의 테두리 가 설정되및다 구

내 적인 독일를일의 진행 과 정에서 일부 문제 점이 뒤따르고 있다. 그것은 곧

역사상 유일무미 한 체제 전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인 문제들이 다. 지금까

지 그토록 상 이하던 체제차에 있던 2재의 국가가 그토즉 단기 간에 서로 를합

될 적이 결코 업있으며 그와 같은 를합과정에서 어느 것이 적정 속도인지를

판단할 기준도 얼있다. 대다수 구동독 시민들의 견해에 따르면 동독이 급속히

독 일및방공화국에의 편입한 것에 비하면 법적, 경제 적, 사회 적 인 생찰여 건의

격차의 해소 진전상태가 너무 더디다는 것이다. 동 . 서를 막른하고 사희적인

격자를 해소하는 조지들에 대하여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이제까지 익숙해

있던 2게국가간의 거래습성에 따라 급부와 반대급부라는 범주속애 문재점을

해결하라는 주장이 많이 거른되 기도 하고 인다. 이와 같은 관점과 더불어 통

독 비용과 를 일로 인해서 생기는 이즉이 곳곳에서 논의되고 있다 출

독일민족의 대다수가 를일을 될및고 징지력인 를일의 관절을 지지하었다 를

그러나 사회적인 동질성회 복과 연대의식의 형성은 장기적으로 해결될 과제 인

것으 로 료 인다 출

형 정을 위한 정책의 표율성 여부는 구 동 . 서 독간에 기존의 자기 소유를를

어느정도 양로할 태세가 되어 있는가에 따라 결정필 것이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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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c t D

게하르트 헤르데겐 f

(Gehard Herdegen)

l. 독일를제에 대한 여른조사연구 기고 및 중 점 주제들

l99o년 lo월 3 일 동독의 서독으로의 가 입으로 독일문제(Deutsche Frage)는

그 고전적 정의 에서 그 해결책을 찾있다. 즉 . 2자대 전 결과로 분단된 독일이

및쟁 이전의 모습(l937및)이 아니라 오데르-나이 때강 동쪽지 역이 줄어든 상태

로 를 일이 되 있던 것이다 찰

만약 국가적 블 일달성 이후 를 일독일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문제 점

인 구동독지 역의 실 질적 인 를합문제를 독 일문제의 및장 즉 "새로운 독일를제
' '

로 간주할 수 있다면 , l99o년 를일시까지의 여른조사를 를해 찰혀진 독일문제

에 대긴 관정들을 다루고자 하는 이 글이 할축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

다 .

여기서 사용되 고 있고, 경험 적 사회학 연구애서 도 를용되는 "관점들(Einst-

ellungen)"이 라는 재념이 더이상 문재시 되어선 안될다. 이 게념은 인식적이

고 , 정서 적이며 , 행동지 향 적인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다.(l)

l.l. 독일를일 이전의 서독의 여콘조사 결과물들

독 일 여를조사기관들은 독일내에서 표본주출 여를조사가 찰성화되 민서 부터

"독일문제" 태마를 다루기 시 작및다. l947및 에 설 립될 독 일내 최고의 여를조

사 연구소인 알랜스바하 여른조사언구소 (Institut fuer Demoskopie Allens-

bach) 애서 발간한 "여를 연감" (Jahrbuechern der oeffentlichen Meinung) 애서

이미 l949년도부터 여러가지 테마에 대해 표본추츨에 의및 여른조사 결과를

* 절치 여 른 조사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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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8 . 독일활 일메 대한 관점들

제시 및다 출

이때부터 독일문제는 l인5년 이래 독일역사와 정지의 책심문제로서 항상 여

를조사에서 다루어져 왔다. 이 문제 쥐글시 망법과 범위, 동 문제를 다를던

여러 릴문조사 연구소와 조사 의뢰자, 설문내용 및 그 관점, 설문조사 결과 및

그 정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종합적으로 책자를 를해 발간되지 많고 있다 출

고 이유는 과거 서독에서 정치 적 의 견조사의 경우 의뢰 인과의 신뢰관계 때문

에 이를 공표하지 많기도 하었고, 의뢰 인들이 를독시까지 발간, 공표문제에

대해 별 관심을 갖지 많은 경우도 있었다. 내특출계성 에서도 등 데마에 관한

설문작성과 조사의 뢰 주무기 관이었으면서도 체재적으로 전기7 을 망라한 종합

책자를 발간하지 많았다 準

독일문제에 대한 여를조사 자료 내용 거찰에 대제서는 "서독여른조사에서 의

독일문제"(2)라는 학술논문 i편이 지금까지 발간되지 많았지 만, 이를 다루

고 있다. 이 논를은 l949년부터 l988및까지 기간을 포함하여 다응과 같은 철

전들을 사용하고 있다 출

- Allensbacher Jahrb ueche r der Demoskopie 1947-1983,

- Diva-Jah rbuecher 1957-1961,

- Allensbacher Pressedienst e 1966-1988,

- Einnid-InforBiationen(Pressedienst) 1953-1988,

- Printnedien im Archi v des Presse-Inforiaationsamtes der Bunde sregi erun g

1 9 5 3 - 1 9 8 3

상기 논문에서는 4개 주요 데마범 주에 l,2l4재 문항이 설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 4 개 태마는 민족과 민족의 식/서 독주민 과 동독/양독문재와 때를린/재를

일이다. (도표 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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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8. 득 일글 일에 대한 관 접들

< 도 표 l >

1949-1988년 까지 서특에서 독 일문제에 대한 여른조사

설 문 갯 수

주 제 역

IfD/Jb | Divo | IfD | Einnid | BPA

l . l 지역문제 / 언어사용 l 8 o l 4 2 l 2 i

l .2 민족 의 식 7 . o 2 | 0 | 17

l.3 민족 적 긍지 3 l o l 3 o l l4

l.4 민족 적 상 징 lo l o 15 | 3 | 23

2.l 동 독 - 국가와 사 회 3 i . o 5 | 5 | 53

2 .2 동독주 민 26 l o 10 ] 22 | 49

3.l 2재 국가간 관 계 77 . o 15 | 29 | 126

3.2 내독간 국경 l7 l o 7 | 0 | 22

3 .3 베를 린 64 l 3 3 | 8 | 50

4 . l 재를일에 대한 소망 / j 39 6 . 9 9 l i65
이해 관 계

4 . 2 재를일 모델 / 조건 . 43 3 | 2 | 5 | 4 6

4.3 재를일의 가능성 33 | 2 | 2 | 2 1 | 75

재 358 | 14 | 77 104 | 661

* ) 비교될 자료는 다루고 있는 기간이 아래와같이 각 각 다르츠로 이 점을 유의

해 야 함 .

Allenbacher Jahrbuecher fuer Demoskopie 1947-1983 (IfD/Jb)

Diva-J ahrb ueche r 1957-1961 (Diva)

IfD-Pressediens t 1960-1988 (IfD)

Eninid-Inforiaationen (Pressedienst ; 1955-1988) (Ennid)

Recherch e von Printinedien im Archi v des Bun de sp re ss ea mt s 1950-1983

(BpA)

출처 : Schultz, Martin의 논 문 p 9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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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8. 독일블일에 대t 찰접들

4가지 주요 주제의 구제적인 내용은 다읍과 잘은 바, 여를조사가 거듭되면

서 다음과 같은 주요 중점 주제들에 대해서 다루어지 기 시작및다 營

민족, 국민, 국가

하나의 독일민족의 존속, 즉일민족에 대한 관점들, 민족의 상징과 이에 대

한 인정, 하나의 국민이라는 귀속감, 양독간의 결합, 민족이 라는 관접에서

두 개 국 가 를 제

동 독

제2의 독일국가로서의 동독에 대한 관점들, 국가적 인정, 동독에 대한 정

로수집 상태 : 채제 및 정지 .사회적 실상, 지리, 역사, 동독-서독간 비

교, 재인접 접측 . 교류 : 동독 출신, 친척, 친지들의 동독으로의 여행 빛

동독으로부터의 방문

독 일분 단, 독 일를 일

분제의 우선 순위, 독일를일 달성 가능성. 독일통일 조건 및 모델, 외국의

관 절

독 일정책

각 독일정부와 정당들의 정부정 책 (베를린 정책 포함)은 그들의 기본방향과

세부적 결정사항애서 국민들의 수용여부에 따라 결가를 받재 되므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의도적인 설분조사가 저음부터 주류를 이루었다. 즉,''아

데나워는 그로데볼(Grotewohl)의 회담조청을 수락해야 하는가?", "서독 및

동독 대표들이 공동으로 국민의희를 개최해야 하는가 ?M, "라이 프피히애서

바하 콘서트가 동독정부에 의해 선전목적으로 재최되므로 류루트가르트 라

디오 방송국이 이 음악회 중계를 거절하기로 한 남특라디오 방송국 관계자

들의 결정이 를았는가 ?"(3)

l.2. 등독내에서의 여른조사

동독국및 들의 일반적딘 정지훈제와 특일문제에 대한 관필들에 대한 경험적

인 설를조사애 관한 자료는 블독시까지 동독이 외 지역에서는 아주 미미하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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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8. 독 일를 일에 대긴 관 점들

또한 접근할 만한 자료출저가 거의 얼있다. 여를조사가 정치적으로 민갑한

질문들출 다구및으므로. 미러t 여를조사는 할및치국 및 서기국이나 당중앙위

찰회 해당부서의 의뢰때 의해 실시되기는 하 으나 그 걸과는 비 로 붙여

됐다.(4) 동득 대변혁이후 문서고가 공개되 먼서 동독 여른조사 결과가 밝혀

지기 시작및다. 라이프치히 청소년중많연구소(zlJ)께 근무하던 페터 피르스터

(Peter Foerster)에 의하면 l966년부터 i979및까지 "사회 주의블일당 중앙위될

회 여른조사 연구소"가 지 방당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주제에 대한 동독주민 중

대표적 으로 일정주민을 표본루를하여 설문조사를 규꼭적으로 실시하 다고 한

다. 이 연구소는 l979년죠 호네커의 개 인적 결정에 따라 해제되 있는데, 피

냐하면 , l97o년대 중많부터 여콘에서 체제에 대한 부정적 경향이 갈수록 뚜렷

하게 나타발기 때문이 다. 그러나 당시 연구소장이 얼던 헬레네 베르5(Hel erl e

Berg)는 "당내의 정로수집 능력이 그동안 를아져서 여른조사를 출쾌히 그만두

었다"(5)고 해제이유를 달리 밝히고 있다 零

라이프치히 청소년중앙연 구소는 l966및도에 설 림되어서 동독 정소년찰계성

얘 소속되 있및다. 이 연구소는 정기적으로 소위 '복합조사'(다양한 주제에

찰한 설분조사)를 직업학교학생과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및고, i및애 한

두번적 가장 쟁점이 되는 현실 정치문제들에 대한 '의도적인 조사'를 실시및

다. 설문지는 중앙지도부에 제출되어 동의를 받아야 및다. 비받적 설문들

은 자주 취소되 었다. 페터 피르스터의 말에 따르면 , 청소년중앙연구소는 자

주 뜨거운 쟁점이 되는 정치적 질문을 재시하여 불법적으로 이를 조사한 경

우도 있고, 공개될 질글을 를해서는 를독 청소년들 사이의 진임한 분위기를

상당히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설문조사 걸과의 발간은 l97o년

도 조부터 더이상 불가능및으며 절소 년중 앙연구소의 모든 설문조사 결과들은

를대한 비 로 분류되 었고 찰련절료는 당지도부들이 찰전 독점및고, 이를 위

반하여 공재하면 엄하게 다스려 됐다고 한다. 절소년중 앙인구소는 구동독공산

당 정권이 몰락할때까지 를 4oo여 건의 여른조사 작업을 실시하있는데 를 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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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8. 독 일글 일에 대한 관 점를

사 결가들은 서 면상으로 그를단위 로 실시되 및고, 참여자들의 익명이 로장되 있

으므로 조사걸 과는 신빙성이 있다고 페터 피르스터 는 말하고 있다. 또한 설

문 내용들이 " 엄격한 의미에서 동독의 대표 적인 의견이 아닐지 는 모르지 만",

그래도 "광 범위하게 조사되 어 결과가 대표성을 갖고 있다"(6)고 한다. 이 조

사 결과들이 신뢰도 분제와 관 련하여 실제로 얼마나 타당하고 확실한지에 대

해서는 동 결과들을 발으로 집중적으로 비판적으로 연구해 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2. 독일문제에 대한 주요한 경험적 결과와 그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 점

l99o및 이전에 구동독에서 실시 될 설문조사에 대한 학문적 평가가 실시 되기

까지 , 우 ? 구서독에서 실시되 있던 설문자료에 대한 내용 및 그 해석상의 문

제점 등을 중심으로 살펴로자. 이 자료들이 너무 많고, 주재가 다양하고 서

로 다르므로 우선 여기서는 몇가지 예를 들어 다루기 로 한다. 1989/90및 도에

독 일를제 토른시 중심 적 의미를 지 딘던 두가지 핵심 데마는 재를일과 민족문

제 및다 .

"서독사람들은 독일를제에 관심이 있는가 ?", "그들은 분단극복과 재를일을

될하는가 ?" - 이 질문들에 대해 lo년이상 동 안 여른조사 결과 응답들이 많이

있었으나, 그 내용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치토를 과정에서는 서로 다를 입

장애서 해석되 어서 그 의미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l95l년부터 알렌스

바하 여른조사연구소는 독일국민에게 다읍과 감은 질문조사를 및다. "서독(서

베룰린 포함)내에서 지 금 처리해야 할 분재중 가 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 이 질문애 대해 l95l년부터 l953년 사이얘 국 민틀의 5분의

l이 M재를일"이 라고 답변및다. 1953년 6월 7일의 동독주민 블기이후 이 비율

은 배 이상으로 늘어서 6o및대 중반대까지 이 수준을 유지및다. 사민당/자민

당 연정하애서 동방정척과 동방조약이 체결된 이후 비를은 급격히 를어들기

시 작및는대 l969및 에는 222, 1970년 에는 l2X. 1971년 에는 3X, 1972년 에는 린

가 "재를 일"이 라고 답변및다. 서독 인들은 동독이 받 국가애 대한 승인이 한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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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8. 독일 를 일에 대 한 관 점들

으로는 어느 정도 현상의 고착화를 가져오며, 또 한편으로는 동독과의 협상

를 를친 할독일인들만의 공존이 상대적으로 서로에게 많은 부담경 감을 가져다

줄것이라고 생각및기 때문에 재를일 문제는 현실적 인 테마가 되지 못및다 等

(도표 2 참조)

< 도 표 2 >

서 베를린 을 포함한 서독주민 l6세 이상 대상

질분 : "서독(서베를린 포함)내 에서 지 금 처 리해야및 를제중 가 장 중요한 것

이 무 엇이 라고 일 각하십 니 까 ?"

재블일이라고 대답한 비뷸 (전체인구중 x)

l95l 및 lo월 l8 l969 년 l월 22

l952년 7월 23 l97o 및 l/2월 l2

l953 년 l월 l7 l97l 년 l월 l

l954 및 8월 38 l972 년 5월 l

l955 년 l월 34 l975 년 2월 x 차

l956 년 l월 38 l976닌 l월 l

l957년 l월 43 l977 년 2월 l

l959 년 l월 45 l978및 l월 l

l96l 및 2월 35 l979 년 l월 l

l962 년 2월 o l98o 및 l월 X

l963 년 l월 3 l l98l 및 l월 l

l964및 l월 4 l l983 년 l월 X

l965 년 l월 45 l986 및 4월 X

l966 년 l월 29 l987 년 l월 X

l967년 l월 l8 l988년 l월 X

l968년 l월 23

* x는 o.5x 미 만임 疇

출저 : A llens ba cher A r ch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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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8 . 독 일통 일에 대긴 관점들

이러한 추세가 - 조사결과 분석에서도 많이 거른되 얼듯이 - 서독이 더 이상

독및분단 극복레 대구 관심출 살일인다는 를거라는 주랄은 조사걸과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단지 직접적인 정책추친 대상으로서 그리고 실제 긴급한 해결

과제라는 측면께서 만 독일문제가 괼를으로 려및다는 의미있다. 이 독 일문

재가 일정한 정치 적 상황조건 하에서는 쟁점화되 고 커다른 역동성 을 갖고 전개

필 수 있다는 것이 실제 l989년 가을 이후 증명되있듯이 다른 여른조사 결과

를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다 帶

예를 들어 이 런 사 실에 착 안하여 l973년 이래 기본 법 전문에 명시된 재 를 일

명제가 삭제되 어야 하는가 또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문이 실

시되 얼다. 이에 대 해 약 7ox내지 75%의 주민들이 꾸준하게 그대로 유지 되 어

야 한다고 답변및다. 단지 잘해야 l린만이 이 명제의 삭제를 주장및다價 그

러나 렇은세대들의 의 견 또한 대체로 다수의 여른과 일치 릴다. (도표 3 찹조)

< 도 표 3 >

서베를린을 포함한 서독주민 l6세 이상 대상

질문 : 기본 법 전문의 "전체독일국민 은 자유로운 자 결권 행사를 를해 독일의

를 일과 자유를 성취한다"라는 규 정이 계속 기본 법에 남아 있어야 한다

고 료십니까 삭제되 어야 한다고 로십니까 ?

연 령 별 ( x )

전제주민중 ji6-29U1 |30-44U1 | 45-59새 l 6o세이상

l973 및 4 월

: 존 속 73 1 59 | 74 8o l 8l

i 삭 제 ll ! 24 9 l 7 l 5

미 결 정 j i6 17 | 17 | 13 | 14

100 | 100 1 100 1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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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8. 독 일를 일에 대발 관 점들

연 련 별 ( x )

r제주7 -g- ) 16-29U1 30-44U1 (45-59세 l6o세 이상

l976 및 l월

존 속 72 l 62 76 | 78 | 74

삭 제 i2 l 22 10 | 8 ( 8

미 결 정 l6 . l6 14 | 14 | 18

100 ] 100 100 | 100 | 100

l979 년 5월

존 속 76 l 67 72 | 85 | 82

삭 제 lo . l6 12 | 6 | 6
1

미 결 정 i4 l l7 16 1 9 | 12

100 | 100 100 | 100 | 100

l982 년 l월

존 속 77 . 7 i 73 | 8 1 | 83

삭 제 9 . l2 12 | 9 | 4

미 결 정 l4 l l7 15 | 10 | 13

100 | 100 100 | 100 | 100

l985 년 3월

존 속 72 l 6i 69 | 76 | 80

삭 제 l3 l l9 14 | 11 | 8

미 결 정 i5 l 2o 17 | 13 | 12

100 | 100 100 | 1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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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8. 독 일를 일에 대한 관 점들

및 령 별 ( % )

전체주민중 j i6-린세 j30-44U1 |45-59세 j6u세이상

l985 년 l2월

존 속 69 . 58 64 ] 77 | 79

삭 제 j i2 21 | 15 | 8 1 3

미 걸 정 i9 l 2i 2 1 | 15 | 18

100 | 100 100 | 100 | 100

l988년 7월

존 속 j 69 60 | 64 | 72 | 80

삭 제 16 | 20 | 22 i4 l 7

미 결 정 . i5 2 o l l4 i4 l i3

100 | 100 100 | 100 1 100

글 처 : All ens bach er Arch iv , IfD-Uia frag en 2093 , 3023 , 3070 , 40 10 , 4055 ,

4066, 5007

이러한 찰점들이 서독주민 들의 재를 일에 대한 관심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해석

에 대해 2가지 찰향에서 이의 제기가 있있다. 하나는 재통일 에 대한 관심이라

기료다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 면 및경하지 많으려는 기본 법에 대한 신뢰의

분재라고 파악하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기본 법 개정(관런부분 삭재)의 의지 가

존재하지 많는 것이 무 엇 로 다 도 독일 를제 에 대 한 루관십의 표현 이 라 는 것 이

그 주 장이다 零

광범위한 관련 설문조사자료를 종합해 로면 조사결과에 나타난 주요 관점들

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즉 서독주민들의 재를일을 될및

지 만. 그것은 장기 적으로 해결가능한 문제로서 파악및다고 할 수 있다. l987

및 가를 디 밸트(Die Welt)지 때 발표될 인프라테스트 여를조사기 찰(Infratest

-Institut)의 여른조사 결과에 의라면 l987년 씨(l972및 이래 2번에 걸치 다를

l 8 6



l 8 . 독 일를일에 대긴 관점들

조사를. 과와 마 긴가지 로) 전체주민 의 8ox가 재를 일에 발성하고 및으나, 동시 에

주민의 3분의 2이상이 가까근 장래때 재를일이 이루어지 지 많을 것으로 생각

및다.(7)

알렌스바하 여른조사기 관의 연구결과도 비록 질문형 태에 따라 약간의 비를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핵심내용에서 는 이러한 사실을 됐받칩하고 있다. "당신 은

독 일 재 를 일에 근성하십니까 , 반대하십니까"라는 질분에 l986년 l2월에는 65x

가 , l987및 8월에는 6 B M , 1989및 l2월 에는 622가 각각 발성및고. 반대는 동

기 간에 각각 112, m , 17%및다. (나머지 는 무응답)

6o및 대 중반부터 실시될 "당신 은 서독과 동독이 재를일되 는 것을 생전에 경

험찰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대해 l987년 여를에 72x가 "아니오
' '

라고 대 답및고 단지 9ox만이 "그렇다"라고 대 답및다. (절은층 또한 는 년를과

결코 다르지 많았출) 구체 적으로 시기까지 덧붙여 ''당신 은 독일의 를 일이 멀

지 만은 장래해, 정확하게 이 세기말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십 니까 ?" 라

는 질문에 대해 약 料만이 긍 정적으로 답변하었고, 79x는 그 렇게 생각하지 많

는다고 하었다. 비록 그 시한을 "앞으로 3o년 이내"라고 및장한 경우에.도 답

및은 명꼭하게 비관 적이 었다. (22% : 66X)

비록 서독주민 들은 l989년까지 가까운 장래에 재를일 이 이루어 질 전망은 기

의 없다고 로았지 만, 이 재를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착하고 있었다. "비록

재를일 이 당 장 달성되지 를한다 할지 라도 재를일 에는 받성하며 , 이러한 거대

한 목표달성 을 생전에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를 감수해야 한다''는데 건

채주민중 거의 3분의 2정도가 만성하고 있으며 , 단지 5분의 l정도만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等

재를일 이란 주제 이외에 독 일를제에 대함 중요한 토른 요소로서 민족문제가

있다. 분단애도 불구하고 하나의 민족이냐 아니면 2개의 부를민족으로 갈라

됐느냐 차는 문제가 분 s 이 지속점에 따라 및계와 학게에서 논란씨 되 었

다 . 부분국가의식(Teilstaatsbewusstsein) 재 념이 2 민족이른(Zwei-Nationen-

These) 주 발자를의 글심 인념이 되 얼다. (8) 그러나 다른 한및은 서독주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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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8. 독 및를 일에 대한 관정들

대한 길험적 여를조사를 바탕으로 주민의 대다수가 전독일 적인 민족의식을 갖

고 있다고 이를 는박하고 있다. (9) 비록 7u년 대와 8o년 대에 릴은 세대층에서

이러한 민족의식이 희 박해지 는 경찰이 및었읍을 간과할 수는 얼지 만, 를 일이

필때까지 주긴의 다수의 독일를 일메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매우 긍정적이있다

고 평가할 수 있다.(lo)

알렌스바하 연구릴 이 '독일 민족'이 란 개 념을 과거 , 현재, 미래라는 다 양한

싯점을 를해 주민이 어떵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l986년 에

서독주민들은 "현재 독일민족"의 범위를 37%만이 서독지 역에 한정해서 도 고

있고, 352는 동 . 서독지 역을 합해서 , 나머지 25x 정도는 십지 어 2차대 전 이 전

의 독일의 실지까지를 포함해서 로고 있다.(ll)

위에서 인용한 바 있는 l987및 디 벨트지 여를조사 결과에 의하 면 서득주민

의 4분의 3 정도가 동 . 서독 국딘이 2개의 별재국가에 살 고 있으며 국민성

에서 서 로 다른 특이성(Besonderheit)을 갖고 있다는 건해에 동조하고 있다 를

그러나 "동독이 당신에게는 외국이냐 ?"라는 질문에는 3분의 l이 그 렇다고 대

답및고, 3분의 2정도가 "결코 외국이 아니다州 라고 대답및다. 이러한 질분에

대한 답및은 세 대간에 큰 자 이를 로이고 있는데 6o세 이상의 연령층은 lo분의

2 징도가 외국이라고 답변한 반면, 3o세 이하는 2분의 l정도가 외국이라고 답

변했다. (도표 4 할조)

< 도 표 4 >

서베를린을 포할한 서독주민 l6세 이상 대상

질문 : "내가 당신에게 지시하는 몇가지 개념이 불명확하여 혹시 당신들이

이해를 잘못할 수도 있으나,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해주기

바랍니다. 당신은 서독과 동독에 살고 인는 독일인들이 한 국민

(Volk) 혹은 2개의 다른 국민이라고 로십니까 ? 또 동 . 서독이 한

국가(Staat) 포는 2개의 국가라고 도십니까 ? 동독은 당및에게 외

극(Ausland)입 니까 , 아 닙니까 ?

l 8 8



l8. 독 일를 일에 대 긴 관 릴들

| 1984 a | l98 7 및

1

및 체 l 긴 체 근 별

주민중 . 주딘중
l 4 - 2 9 30-49 | 50-59

(X) | 0) U IC O U11 (-0 ] UICO l?7
독 일 인 :

- 하나의 국민j 73 78 . 65 74 | 93 | 90

- 2개 국 민 27 . 2 i 인 l 26 6 l 9

동 . 서 독

- 한 국 가 i7 l 2 i i6 . i5 22 l 32

- 2 재 국 가 83 l 79 83 l 85 77 l 6 7

동 독 에 대 해서

- 외 국 33 | 32 | 5 1 38 | 17 | 12

- 외국이 아님 j 66 67 l 48 6 1 | 83 | 88

출 처 : In fra tes t , z it . na ch WELT- Um frag e " D ie D eu ts ch en und ihr Va ter-

land", Teil 1 von 27.0ktober 1987.

알렌스바하가 서독주민에 대해 조사한 바 있는 동독주민을 만및을때 "동포

(Landsnann)라는 감정을 느끼 느냐, 아니면 동일발 언어를 사용하지 만 오스트

리아 사람들과 같이 더이상 결속되 어 있지 많는 국민처 럼 느끼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대체로 비슷한 추새로 답및을 하고 있다. 주민 진재적으로 볼때 대

제로 - 물를 를및층은 절대 다수가 - 동독주민을 동포로서 느끼고 있다. 7o및

대조에 전체주민 3분의 2이상이 이러한 견해를 표명및으나 그 이후 점자 줄어

들어 약 5o2 정도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있다. 릴은 세대에 있어서는 이러

한 동포인 적인 귀속장정이 7 년글에 비재 적은 것비 사실이다. (도표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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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8. 독 일를 일에 대한 관릴를

< 도 표 5 >

서베를린를 포항한 서독인 l6세 이만 대상

질분 : "동독사람을 만만을때 찰은 동포라는 감 정을 느끼십니까 .? 아니 면 동

일한 언어를 사용하지 만 오스트리 아 사람과 같이 더이상 결속되 어 있

지 많은 국민처 럼 느끼 십니까 ?

( 단위 : % )

l97o닌 l975년 l98l년 l983년 l983및 l985년 l986및 l987년
7월 ll철 ll월 6-a 10/11월 l2월 6월 6월

동포처럼 l 68 5 2 4 9 4 8 5 1 4 8 5 0 5 2

오스트리 아 l 2o 2 9 3 o 3 l 3 2 3 3 3 1 2 9

사 람처 럼

미 결 정 ) io l4 l5 l 7 l 3 15 15 15

무 응 답 2 5 6 4 4 4 4 4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l983 U 10/ 11월

면 령 별
전제 주 민중

16-29U1 | 30-44U1 45-59세 j 6o세 이상

동 포처 럽 5 1 | 37 | 47 54 l 68

오 스 트 리 아사 람 32 | 43 1 37 28 l i8
처 럼

미 결 정 l3 l l6 12 | 15 | 9

무 응 답 4 l 4 . 4 3 l 5

100 | 100 | 100 | 1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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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8. 독 일를 일에 대긴 관 점들

l987닌 6철

연 별
전제주 민중

i6-29U1 |30-44U1 |45-59세 j6o세 이상

동 포처 럼 52 | 39 | 49 | 54 | 66

오스트리 아사랍 . 29 40 | 34 | 26 | 16

미 결 정 l5 l i7 12 ] 16 ] 15

무 응 답 4 l 4 5 l 4 . 3

100 | 100 1 100 100 | 100

출 저 : A llens ba ch er A r ch iv, I fD- Uia frag en 2 064 , 30 2 1 , 4 0 0 2 , 4 0 28, 4 03 4 ,

4066, 4075, 4092/1

위의 조사자료에 의하 면 장차 한 민족으로서 독 일인이라는 귀속감이 점차 희

박해갈 우 려가 있및다. 그 러나 l989년 ll월 9 일 베를 린 장벽 개 방과 l99o년

lo월 3 일 를 일은 독 일인의 동질성 에 관한 문제와 관 련하여 하나의 민족이고 1

하나의 국 민 임을 명확 히 결 정 적으 로 로 여 주 있다 핀

l9l



l8. 독일를일에 디한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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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재 류피트만 漆

(Ilse Spittnann)

l . 재 념

l953및 6월 l7일 동독 인민봉기 추모 및 기념을 위하여 l953및 7월 3일 독

일하월은 정부 . 여당과 야당 사민당의 제안에 따라 독일공산당만이 반대 가운

대 매및 6월 l7일이 법적 공휴일이 되있으나, l99o년 lo월 3일 독일를일이

찰성점으로써 6월 l7일 대신 lo월 3일이 독 일를일의 날이 되게 되있다 零

2 . 사 건재요

동독 인및봉기 는 동독 건축공들이 츠동기 준을 할출 것을 주장하및서 동독정

부 소재지 로 항의 시위해 감으로씨 발전되 있다. 동독 각의는 l953년 5월 2 8

일 사회주의통일당(sED) 중앙위월 회 결정에 따라 산업분야 츠동할당량을 평글

l料 높인 바 있다. 특히 동베를린 스탈린 알레의 대공사장에서 사회주의를일

당 및 공산당 외곽조직 인 동독 자유는총의 선동가와 충돌하게 되 있다. 6월

l l 일 동독각의는 '신를선'에 대한 결의와 함께 중산층 및 농민에 대한 수및은

억압조치 를 취하 다. 츠동자들은 그렇지 많아도 열악한 급양 등 소득의 5ox

감소를 의미하는 를동기 준 조정결정을 철희할 것을 기대및으나, 공산당 및 국

가지취부는 동 결정을 고수및다. 6월 l6일 동독자유는총 기관지 '트리 뷔네 '지

는 를를 위핀장 명의의 사설에서 츠동기 준을 높이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t

이를 전력을 다해 찰 철할 것을 촉구하됐다 를 동 사설은 발재 적 인 시 위여른에

불을 붙 인 화 약고가 되 있다. 스탈린가에는 건축는동자들이 주도하는 시위대

* 동 . 서독 관게 학술잡지 도씨칠란트 바히브(Deutschland-Archiv)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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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 독 일를 일의 밭

열이 정및되었으며 , 이에는 를독 국민 각계각층의 더욱더 많근 사람들이 자발

적으로로 가담하게 되및다. 당시 정부소재지 인 라이프치히가 정부청사 앞에

이르러서는 동 시위대열이 일만임으로 증가하 및다 출 군중들은 발터 울브리

히트, 오토 그로테볼 면담을 요구및으나 아무도 나타나지 많았으며, 모든 당

지도관료들은 l kB 떨어진 를일사회 당 중앙위 될회 사무소에서 렇지국될 회의

에 입하고 있있다. 이로미 를동기 준 상향조정 에 대항하는 시위는 를일사희 당

정부에 대한 반대로 비화되 었다 等 정지 국은 거 리의 시위 압력아래 를동기 준

상향조정 결렇을 철희하있으나, 이러한 정지국될 대표의 목소리는 "정부퇴

진, 우리는 자유선거 를 될한다"라는 시위군중의 곡성기 소리에 의해 압도되 었

다. "명일 총파업 - 집회장소는 스트라우스베르거 광장"라는 구호와 함께

군중출 결국 리산및다 출

6월 l7일 아침 폭우에 도 불구하고 츠동자들은 모든 동베를린 기업에서 나와

스트라우스베르거 광장에 집결하및고, 동베를린시 중심부로 이동및다. 동

베를린북부 소재 류할 운트 발 츠 베 르 5 헤니히스 도르프 국 기 업에서 12.000

및의 철강 츠동자가 합세하여 서베를린의 불란서 관할지 역을 를과하여 동부구

억 루스트가르텐으로 템진및다. 브란텐부르그문에서 블은기 가 내려지고, 흑 출

적 . 찰 삽색기 가 게양되및다. 동 . 서베를린 경계표지 와 를일사회 당 선필현수

막이 제거되 고, 당 및 행 정사무실 이 습격당하고. 신문가판업 소가 화 염에 정바

이게 되됐다. 그러자 豊련맹고가 출연, 최포로 발포하있고, l3시 및련 군사

령부는 계 엄 상태를 선포하었다 출

서방 방송국은 동독내 베를린 봉기사건을 로도및다, 대부분의 대도시는 총

파업해 가담및다. 사회주의 를일당 공식발표에 의하면 272개 도시 및 군소지

역이 파업 및 시위에 나인고, 당시 2l7개 도시 및 소도시 중 l67개 이상의 로

련 점령 구역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되있고. 동베를린 및 라이프치히 경우에는

동 비상만태가 7월 9일까지 계속되 및다. 동독은 사망 25명 , 부발 3백 78임 으

로, 서주진및때서는 수백명이 사망한 것츠로 도고 있으나 동 출자는 곡인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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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 독 일를 및의 날

없다. 료 련 군재 판소에서 l9건 의 사 형 언도가 내려 진 것이 서 찰진 에 기록되

어있고, 그글 l8건 씨 집정되 었다 출 를독 법및때서의 l,838건 의 자유헝 (징역)

및 3건의 사 형집정이 알려편다 톨 시위의 중심지 는 베를 린 거주지 내 공단 및

중부독 일 공 업지 역이 었다. 사태는 도저 에서 기 업내에 시 위 위릴회 조 직. 시 위

대 중심지 로 행 진, 국가 및 당사무소 점령, 정무소 습 격 등 전형 적인 모델에

따라 및재되 었다. 기 업에 있어서 그리고 가두시 위 조기 에는 는동자들의 사회

. 경제적 요구가 지배꼭이 었으나, 국 민 각계각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가담하게 됨에 따라 요구사항은 더욱더 정치 적 성 격을 띠 게 되 있다. 될 래는

를동자들의 시위었으나 국민봉기로 곡대될 것이다. 정지체제를 전반적으로 거

부하 고 독일 를 일을 선 언긴 것이 시 위구 호 및 츠래의 주 류 를 이 루 고 있 었다. 동

독의 상 및이 삭제될 측 . 적 . 황색기 가 동시 에 등장하 됐고, 모든 시 위대의 집

회에서 국제사회 주의 7동자 운동旱 쟁가 와 서독애국가가 가창되 었으며 ,서 독 애

국가가 괴어리츠 시 장광장에서는 "우리 의 애국가''로 명백히 선포되 어 됐다 찰

사 회주의를 일당은 후에 동 시위는 서 방간정 이 조 직한 반혁 멍 반란이 었다고

주장및다. 그러나 중앙지 취자도 를일될 조직도 없있으며 , 동 운등이 자발적

이 있고 일사불란하지 못및던 성 격이 바로 시 위의 강 점이 되 있는. 또한 결국에

는 약점이 되 었던 것이다. 어디에도 시 위자들이 방송, 교를, 기관을 장악하

려 시도한 적이 얼있다. 반사회적 구조도 재사유화 요구도 없었다. 시위자

들은 징치 적 민주주의 를 요구및으며 , 그들이 거부한 것은 공산주의 지배체제

다. 여러 요구조건과 사태발전이 똑찰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억압을 특같

이 받및다고 하는 것, 관심 및 여른 상찰이 일치하었던 것, 그리고 특히 베를

린 및 동독내에 살아 있는 독일 노동자운동의 전를에서 인유찰 것이다. 대기

업지 역에서는 람시 기 업 단위를 조월한 시위지도부가 형성되기도 릴으나, 이

들의 활톨은 지 역적인 를출 넘지 는 못및다. 시 위가 확산점 에 따라 선 임될 시

위 지 도를에 의해 이끌씨 됐던 기 업 츠사회 의의 당조 규를있는 행동에 뒤이어 를

정및의 박징 및 대표자때 대한 블는에 잔 토로가 뒤섞이게 되 얼다. 방화, 약

할, 관료에 대한 폭력정위와 많은 린치재 판이 알려 됐다 零

- l 9 6 -



l9. 독 일글 일의 날

가두군중인들은 6될 l7일 에 를어도 6월 l8일 에는 笠 련 탱 5 의 투 입으로 종

식되있으나, 기업내의 루및근 를나지 많았다, 이러한 루쟁은 사희주의를일

당 및 를독 자유는를 관리들이 는동자의 모든 요구사할에 대지 하게 될 뇨사회

의에서도 드 러및다. 츠동자들은 더욱 강해 진 자 의식을 가지 고 나타및으며 , 그

막강는 권력기구를 가진 정지체제도 이 역사적 인 순간에는 마비되있다. 관료

들은 새로운 소요에 대한 두려출으로 인해 타협할 준 비가 되어 있엇고, 를동

자들은 그를의 사회경제적 요구를 제한하여 6될 l7일 이후 수주안에 그들의

를동조건 및 불 질적 상찰의 현저 한 향상을 리할 수 있있다 차

3 . 역사 적 맥 락

t 히플러 딘합이 아직 와 해되지 많은 당시 의 동구권 내 및추 및 련정책 조기

의 비교 적 자유로운 국 면은 l948년 스탈린 에 의 해 갑자기 를나게 되 었고, 프

라하내 공산당 쿠데타, 유고슬라비 아에 대항한 코 민포름 결의, 및합군를제위

월회 해제 및 베를린 봉쇄, 한국전쟁이 있게 되었다. 서방국가에 대한 대항

를선에 맞추어 공산주의 세력권하의 국가내 강제적인 소비에트화가 있게 되었

다. 이들 국가들은 소비재 생산 및 농 업을 희 생하는 댓가로 특자적 인 중공 업

생산능력을 건설하고 한국전을 위한 점증하는 군 비를 부답해야 및던 것이다 출

도처 에서 급양위기가 죠래하있고, 생활수준은 급격히 떨어됐다. 채코슬로바

키아 공산당 서기장 루돌프 슬란스키 (Rudolf Slansky)에 대만 프라하 인민재

판애 이어 모든 인민 민주주의 국가애 있어서 공산당 간부의 대규모 숙청이

뒤따및다. 누구료다도 애전의 사회민주주의 자, 서방망명자 및 유태인이 당하

게 되 및다 출

l952및 7월 사회주의를 일당은 동독내의 제2차 전당대회 에서 사회주의 건설

을 선포하었고, 스탈린 명제에 따 라 계급루쟁을 합 법적으로 첨예화한다는 것이

및다. 부르조아 중산계층 및 및임 를민때 대찰하는 란제조치가 강화되 있고 출

교희루쟁이 점고되 띤고, 절부 찰 리 및 를일사회 당의 신츠선애 대한 사실상 포

는 자의적딘 반대자들 또한 박리 및 자의적인 재판의 희생물이 되었다.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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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 독 일를 일의 날

로 인해 특히 는동자, 수공 업자, 자 인의 대규모 도피가 야기되 및으며 , l952

및 하긴기 난긴은 l1"-'', 1953딘 도 상반기에는 n 만 5 천에 달하게 되 있다. l9

52년 말 농지 의 l3x 이상이 무 점유상태에 있었으며 , 이는 소유주가 도망하 었기

때문이 있다. l947년 이래 최 악의 급양위기가 그 결과 으며 , 최죠의 항의시

위까지 이 르 게 되 었다 를 동독공산당은 모 스 s 바 에 지 될을 요청하었으나, 동

요청은 전동구권 내 위기를 이유 로 거 절되 있다. 그리하여 동독 지도글은 가 일

층 압박을 가차게 되 었다. 글득 지 도층은 생일를 및 공공서 비스 가격을 급 격

히 인상하및고, 자 인은 l953년 4 월 생필품 배급카드를 박탈당한바, 이는

2백만명 즉 인구 의 lox를 상 회 및 다 출 5월 lo%의 를동기 준 상향조정 이 뒤따 란

다. 그사이 l953긴 3월 스탈린 사맘으로 인해 5 레 믈 린의 권력관계가 변화되

었다. 말렌코프 당 국가될 수 및 베리아 내무장관하의 새로운 지도층은 로 비

에트 블록내 위기 탈피 방법을 국내 정치 및 내외 정책의 긴장완화에서 찾았다 출

이들은 스탈린 의 중공업 우선 정책을 비판하고, 생찰수준의 찰상에 최우선 순

위를 부여誰다. 대외정책에 있어서 는 한국전 종료와 독 일에 대한 서 방국가들

과의 협상재개 태세를 시사및다. 제2차 를 일사회 당 전당대회 이후 강경정책에

따라 상황이 특히 급박해 진 동독에 있어서 이러한 정치 적 는선 변경이 제 일 먼

저 시 행되 있고, 헝가리 및 여타 공산국가들이 뒤따란다 출 득 일주재 소 비에트

정부의 새로운 고등판무관 세모초프(Semjonow)대사는 울브리히트 지취부에 대

한 강 한 비 판 및 신 는 선 에 대 한 제 안을 모 스 고 바 로 부 터 가지 고 온 바 , 이 는

l953년 6월 9일 사회주의블일당 절치국에 의해 그리고 l953년 6월 ll일 동독

각의 에 의 해 그대로 채택되 및다 출 로련은 는선수정을 위해 동독내 두명의 신

임자를 총애차게 되 었으니 이는 국가도위부장관 빌헬를 라이씨(Wilhelm Zei-

sser)와 동독 공산당 기관지 초이 에스 도이 칠란트 및 집장 루돌프 헤른쉬타트

(Rudolf Herrnstadt)로서 , 양인은 이미 l933및 이 전에 코 민테른의 지 도 적 관

리 정 적국 비 정죠부 요될이있다. 빌및를 라이치와 주돌프 해른쉬타트는 울

브리히 트 지도부를 집많지도 를제아래 두고 위로부터의 계급루쟁 대신 모든

인민계증의 이해에 부응하는 정척을 유도하기 를 릴및다. 6월 l7일 동 재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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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 독일를일의 날

좌절되 있다. 모스5바에서는 배리아가 실각하고> 곧 이어 말렌코프가 실각하

고, 동베를린 에서는 울브리 히트가 그의 대적자를 누르고 승리하 고, 울브리

히트는 그의 대적자들에 반란 책입을 뒤집어 피있다 출

4 . 독 일분제

스탈린 이후 笠련 지도층의 대외 긴장찰화 재념은 한국 쁜 아니라 독일에서

도 결 정적인 역할을 望다. 당시 국수상 핀스 턴 처 질과 말렌코프 사 이에 교

활된 신호를 볼때 로련은 동결된 특일를일 에 관한 협상을 재게하기 를 될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츠선*과 함께 소련지도층은 양로할 준비가 되어 있

다는 것을 표시및다. 롱일사회 당 정지 국 결의는 "독 일를 일 형성의 위대한 복

표는 양 독일의 접근을 구체 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조치를 양측에 요구하고 있

다"는 것 이 있다 출 료 련 점령군 신문 테 고리헤 룬트샤우지 는 '신를선 '을 "를

일, 및족, 독 일 국가로 독 일민족을 를 일하는 위대한 목표"에 대한 위대딘 국

제 적 의미를 가진" 조치 로 평가및다 零

공식적으로 독일를일을 다시 이루는 것이 豊련의 복표로서 한번도 포기된

바는 없으나, 소비에트화 정책 및 특히 l952년 첩예화될 사뢰주의화 는선은

서독에 대한 대 립을 더욱 심화시 識고, 평화롭고 민주 적인 방법으로 독 일을 를

일하는 것은 더욱 더 불가능한 것이 되 있다, '신츠선'에 따르는 제조치 및

그것이 독일정책에 기반을 내릴으로이 로련은 독일을 중립화한 댓가로 공산화

를 최죠로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 l953년 동독 를일사회 당 지 역책임서 기 장이

며 , 그의 정치국월 친구 한스 엔드레츠키 (Hans Jendrezky)에 의 해 정통한 정

로에 접하고 있던 하 인츠 브란트(Heinz Brandt)는 새 로운 모 스 5 바 지 도층의

지시를 미국과의 합의를 위해 동독을 종국적 으로는 포기할 수도 있는 준비태

세 로 이해차있다. 이러한 될대한 결과를 차기할 수 있는 7 선 변경이 있는데

5레믈린 내 권력투쟁이 무관할 수 없있다. 동독내 간과할 수 얼을 만큼 전체

독 일주의 적 반공산주의 성 향을 가 진 동독내 반란, 여타 동구권 국가내 이탈현

l 9 9



l9. 독 일봉 일의 날

상 , 시베 리아 란제를동수용소내 스트라이 5 로 인해 베리마와 말렌코프의 실 각

그리고 불브리 리트의 비판.자 인 독일의 및및를 라이씨와 루돌프 헤편쉬타트의

실 각이 찰라지 게 되 었다 출 승 리자 인 주르시 죠프와 울브리 히트는 후에 외교 정

책 신를선을 州제국주의 에 대한 루할정 책"으로 범죄시 및다. 새로운 모스 5바

지도층이 진정 독일의 중릴를일을 방기하려 및있는지 아니면 그때나 지금이나

서독의 재루장을 저지 하려 및 었던 것 인지는 아직도 서 방진 내에서 논 쟁거 리

로 남아 있다 찰

5 . 서 할의 반응

서방진 은 동 사태에 경악및다 찰 소요 및 시위 스트라이 고 소식은 6될 중

순에도 믿어지지 많았다. 스탈린 가의 건축는동자 집단이 방출국 건물에 나타

나고난 이후인 6월 l6일 에야 리아스방송만이 최조로 동독내 사태를 로도및다 차

이들 건축 는동자들은 동부 구역내 및 '그 찰할 구역내' 를동자들에게 담화를

발표하고 시위 구호를 낭독해 줄 것을 요구및다. 리아스방송의 미국 국장은

豊련이 도전으로 여길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및다. -S-(Bonn) 떨렙 소재

미사령부의 지시에 의거 리아스방송의 자체로도마저 시위 및 스트라이 5 에 대

해 어터한 측구를 하는 것도 불리되 있고, 리포터는 '총파업 '이라는 단어를 사

용하지 를인다. 연합군도 독일관청 측도 6월 l6일 동베를린내 사건에 대해 언

급하지 많았다. 공산주의 권력자에 대한 대규모 시위는 그 당시 전례가 없었

으며, 그 막강한 군 . 경 권 력기구를 감안할때 상상할 수조차 띤있다 출

사태의 심각성이 분명해지자 연합국 및 독일측은 豊련이 내정간섭이라고 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제토록 초력및다 를 당시 를독문제 장관 야콥 카이저

(Jakob Kaiser)는 6될 l6일 밤 방송에서 )t위험하기 그지얼는 행동M 및 "사려 깊

지 많은 행동"에 대해 경고및다. 서베를린 는조위될 장 샤르초딘스키(Scharn-

owski)의 동독 국민은 동베를긴 건설는동자와 및대하여야 하며 , "모두 스트라

우스베르그메 잠여해 야 한다M는 호소는 수시간 발에 자제되 었고, 연방수상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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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 독일를일의 날

아니라, 야 당 사 민당도 이러한 포소는 ''사찰이 걸린 위 헙하기 그지 띤는 도발

및 이해할 수 업는 무 척임"으로 매도긴다. 경 찰은 베를 린구 역 겅계에 이르는

진입로를 봉쇄및고, 국군은 리어가르 텐에 있는 및 련 기 님탑을 인민들의 톨

격으로부터 도호및고, 불란서군 행정당국은 해니히스도르프 철강츠동자들이

블란서 구 역을 를과하여 동베를 린으로 행진하는 것을 저지 하 려 및다. 에를스

트 로이터(Ernst Reuter) 베를린시 장은 비엔나에서 체류하다가 서둘러 베를린

으로 돌아오기 위해 미 군용기 에 제공딘 자 리를 자지하지 않았다. 그의 적군

사 병에 대한 러시 아어 호소 - 비무 장 독 일 츠동자에 발포하지 말라는 호소 -

는 방송되 지 많았다 燎

독 일하? 내 제 정당은 공산당 만대아래 시위자들에 대 한 연대를 선 언하 었으

나 사 태 에 대 한 결 정 적 인 관 건은 제공하지 많았다. 아데나워 수상은 그 의 서

구 를합정 적이 를다는 것이 증 명되는 것으로 로 았으며 , 야당 사 민당은 6월 l7

일을 서 방를합죠다 를 일에 우선을 주어야 할 의무를 부여한 사건으로 점가및

다 . 이 러 한 의 견대립 에도 불구 하고 하될은 6월 l7일을 독일를일의 날로 법

적 공휴 일로 선포하있다. 극히 작은 공를분모됐던 것이다 출

6 . 기 넘일의 정치 적 의미

7o년대료 등 공휴 일의 패지 요구가 대두되 었다 출 동 사 건에 대한 거 리감이

커지고 , 장 정적인 충 격도 사라됐던 것이다. 6월 l7일은 사람들이 여정이 나 떠

나 는 팀으로 주 는 휴일이 되 및다 聲 를조는 6월 l7일을 부유한 사람들의 거드

를 피우는 날로 이에 항의및다. 정치 적인 이의도 더욱 중요해졌다. 즉 , 서

독이라는 안전한 피 난저 에서 동독사람으로서 는 큰 위험을 부를를고 행한 그리

고 많은 것을 일은 시위를 빙자하여 논다는 것이 적절치 많다고 많은 사람들

이 느끼 게 되 얼다. 동 독 및 동구권 에 대 한 찰계 가 변화 될 것 에 비추 어 볼 때 를

동 공휴일은 이러한 관계에 장애가 되는 냉전의 산물로 로및다. 즉 , 동 출

서독 찰억은 독 일친이 가까운 될래에는 두개의 국가내체서 살아야 하며,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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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 독 일를 일의 날

일통일의 날'은 이제 시대각오적이고 진실되지 못한 것이나 아닐지 의측이 곡

신으로 되게 라 7, 하지q 를 구류일이 .거의 를래적근 의미를 싫실라있머

도 씨를 출폐하는 것은 긴족를 일.때 대박 는 식적박 ? 및를 카기핀 수도 있있으

며, 이때 박인하는 다수는 얼및cl . 역사적 계기를 료릴. 하여 8월 l7일 근 즉 일

및의 를 일의지 때 대구 싫 징미 되 었고, 를 실 긴의 피 밭이 사 라 발 때께도 글 상

징은 수십구n 단를.얼이 유지 되 있라, l99u딘 lu원 3 일 즉 일 극가들 를 T

즉함으로이 lQ될. 3일.이 새로출 극 경일이 되 얼스나, 6월 l7일 출 아 직도 기 녑일

로 납마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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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릴리히 5k

(Thonas Lillig)

l. 재 렇정책적 조치

독일정부의 독일를일 재정지될을 위한 재정정책조치 의 궁극적 인목표는 동 출

서독주민 의 생활조건 의 동일화 실현에 있다. 구동독의 경제적.사회적 개혁을

위해 및방정부와 주정부는 다응과 같은 조치를 쥐할 것을 결정및다를

- 구동독 신설주 지역레 루자 및 일자리 증대

- 구동독지 역 지많자지 행정 기관의 재정능력도 향상을 위한 자금지 를

- 구동독 신설주에 능를적 인 및정 및 사법체계 구축(l)

이미 l99o년도 및방예산에 를독관계 비용으로 8oo억 마르5가 책정되띤다 출

l99l년 도 연방애산액은 총 4천억 마르츠이며 , 구동독지 역 신설주를 위한 예산

이 그중 약 4분의 l을 자지한다. 경제적.사회적 적응과정 부담 극복을 위해

연방정부와 구서독 주정부들은 l99o년 상반기 에 '독일 를일기 금'을 신설및다車

l99o및 7월 l일부터 l994및 l2월 3i일까지 사이에 i,i5o억 마르5로 구동독

국가예산 적자의 3분의 2가 때워지 도록 되어 있다. 연방징부와 주절부들은 이

를위해 자본시 장에서 공재를 발행함으로씨 각각 475억 마르5를 기여要다. 연

방정부는 예산절 약을 를해 나머지 2oo억 마르s를 기부한다. 구동독 신설주지

익의 경제발전 속도를 가속화 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l99l년 3월에 '구동독 경

기부잉을 위한 공동대응인'' 안출 결및하있고, 연방애산해서 l99l및과 l992년

도애 총 24o억 마르고를 지불할 애정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액이 교를분야를

위해 56억 마르고가 잭정됐는데 철도망과 도로망 곡충에 루자한다. 거의 비슷

한 액수인 55억 마르5는 고용창를 대책에 주자될 다. 세번리 많은 액은 지방

* 자유기 고가 겸 마t 프(加inz) 대학 절지연구소 독일문제 연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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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 . 독일를일 재될조달

행정기찰 루자 프로그릴에 부입될다. 이미 l99l및도에 5o억 마 르 5 가 렇될

인교, 양로될 및 가타 지발자치 단제 시일들의 긴른로수에 루자되 및다.(2)

2 . 자 급조달

독 일를 일 소요 재 정자금은 연방예산 절약, 신용자 입 및 세금인 상으로 조 달

되도록 되어 있다 출

l99l및 예산안 료안은 예산필감에 37o억 마르츠를 예상및고, loo억 마르고

의 절약은 오 직 초조금 축소를 틀해 이주어치 도를 되 어 있라. 중기 적으로 새

금특혜와 세금특 별규절으로 5o억 마르 5 , 재 및지 될에서 l5억 마 르 5 를 절 약하

게될다. 또다른 4o억 바 르 5 는 정부 연정파트너 간에 결정됐다.(3)

l99l년 예산안 죠안에서 결정될 7oo억 마 르 5 의 순신용 자입은 "재절정책

적 . 경제적 부 담 가능성의 한제에 도달및다. " 는 논란이 일고 있다.(4) 신용

자 입자금은 구동독 신설주에 루자자금으로 旱입되어서 경제성 장 및 취업를 학

대 형태의 이 익을 가져 오도록 되어 있다. 세금 인상은 독 일를일자금 공급에 필

수 적인 독 일절부의 자금조달 프로고 램의 세 번매 수 입될 이다. l99l년 7월 l일

부로 새로운 조세 정책을 를해 다응과 같은 세부사항이 결정되었다 출

- 석유세 인상 및 천연가스세 및장 및 인상. 이를 조정(로상)하기 위한 조지

로 공제 加 총액이 3린 인상됨 출

죠험료 7x애서 l料로 인상

l992및부터 담배 l재당 l페니 담배새 인상

임금, 소득세, 법인세에 대해 연대부과금조로 l년동안 7.犯 부가(l99l및

7월 l일부터 l992년 6월 3o일 까지)

세 금 인상으로오는 연방정부 수 입증가액은 l99l및도에는 약l77억 마르 U , 1992

및도에는 약 28o억 마 르 5가 될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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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o. 독일를일 피핀조달

3 . 새로운 부채증가 대 세금인상

독일정부는 구동독의 재건을 위해 존합재정책을 로기로 결정誰다. 두가지

재정수단인 순 신용차입 과 세급인 상은, 특히 재l차 전독의 회 선거전에서 국민

경제에 가져올 결과에 대해 치열찰 논쟁의 대상이 되있다. 정부집결여당이 경

제전반적 안정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철인을 국가부채 증가에서 로다는

대즉적 새금인상애서 찾는데 반해, 야당은 세금인상이 를일재 정에 전혀 관련

이 없다고 로있다 출

독일 뷘헨의 Ifo-경제 연구소가 게발발 '유럽 HERHES-경제료벨 ' 에 따를 포

텔재산의 결과 l99o및부터 l9州 및까지 사이에 독일를일이 순신용자입 확대나

국내 를생산액의 l%에 해당하는 간접세 인상만으로 재정지핀될 수 있을 것이

라고 예상및있다.(6) 이 료델은 다출과 같은 경제발전에 대한 낙찰적 전망에

서 출발하고 있다 準

3 . l . 순신용차입(Nettokreditaufnahme) 꼭대를 를한 재정

구동독 신설주에의 공공이 전지출을 위한 국가부채 확대는 l992년까지 연방

예산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 l99l년 도의 재정적자는 국내 출생산액이 3 . 6 3

x 로 최고점에 도달할 것이나, 이전지출 경비는 자채적으로 가져오는 성장을

를해 감소될 다고 한다 찰

중앙계적 경제에서 시장경제 로의 전활으로 자본재 및 소비재 수입수요가 늘

어날 것이나, 특히 구서독 주들이 이로인해 특수를 누리고, 수입수요가 늘어

남에 파라 생산능력과 생산량이 증가되고, 이는 기업루자 증대를 가져오며
t

이와 동시에 를동시 장에서는 일자리 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출

l994년 국가예산에서 사회로험료 기여금 증가는 i32억 마르고로 직접세와

간접세 수입은 각각 95억 마르c가 증대한다는 것이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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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o. 독 일를일 재 딘 조 달

3.2. 간접세 인상을 를한 부분 재 정지될

간 릴세가 인상되 게 되 면 생활비 도 즉시 인살될 것이나, 독 일를 일이 그러나

신규부재로만 재정지된 될다면 인를레는 얼을 것이다. 세금인상은 인플레를

가속화시 킬 우려 가 있다 출

재 인 가계 실수 입이 눈에 띄게 약하게 성장하면 , 개인소비 성 장를도 그결과

적게될 것이며, 기 업루자는 이자를 인상과 국내 를매시 장 기대의 약화로 약해

지 게 될 것이라고 한다. 를제적으로 l99o년부터 l994년 사이에 국내수요는

l.42만 성장하게 되는데, 신규부채 곡대로만 오 직 를일재정지될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2.3x가 성 장될다고 한다. 간접세 인상으로 국가예산에 l99l년 에는

438억 마르고, l994년 에는 6l2억 마르고의 추가수 입을 가져올 것이며, 공공재

정 적자가 l99l년 도에는 국내 를생산 액의 l.7x만 차지 하고, 세금인 상이 얼을

경우에는 2.6x만 차지하게 될다고 한다.(8)

4 . 비 응 및 수 익

독일를일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오늘날 아무도 확 정적으로 말할 수 얼다 출

한가지 확실한 것은 국가적 를 일 이후 동 . 서 독 지 역간 생찰수준을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유일및 과제인데, 이는 를일조약 서 명 이 전에 애상및던 것로다

월및 많 은 재 정자글 루 입이 요구될 다 출

독 일를 일 비용은 마 르 5 로 만 계산되 는 것이 아니다 . 절치 , 경제, 사 회구조

가 국제롸 되면서 이에 적응하는 과정이 시 작됐다. 이것들도 블일비용이다 를

이를 충족시 키기위한 자금조달이 재 정적자 로충을 위한 자금조달 로다 더 어

려운 경우가 많다 출

독일를 일비용은 경제 적으로는 루자단계에 해당한다. 旱자단계가 얼마나 지

속되고 언제 수익단계가 시 작되는지 전망할 수 얼을지라도 투자단계 이후에

긍 절적 수 익단계가 따르게 절 것이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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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o. 독일를일 재원조발

대차대조표얘서 이제 독일분단얘 따를 비용이 사라됐다. 지금까지 양독 분

단으로 인해 약 4전억 마르고가 소요되 있다. 이중 가장 큰 금액이 연방정부의

베를린 월조와 새제상 특혜를 를한 베를린 지철에 투입되있다. 그 다출으로

수십억 마르5 가 국경지역지월(Zonenlandfoerderung)과 구속자자 유석방(Frei-

kauf) 및 를과여 행 일괄금(Transitpauschale) 등에 투입되있다. 수익면에는

동부독 일에 잠재해 있는 생산잠재 력도 들어 있다. 이를 호과적으로 루입하면

생산량이 증가하고, 또 .상품 및 용역의 추가수요을 창출할 것이다 출

필혀 다른 및태의 수익은 "활경수익 " 이다. 구등독공산 정권이 게을리 함으

로서 생긴 활경오엽 희복 치료작업은 독일 및 유럽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다 를

가장 높은 수익은 구동독 주민들이 4o년 간의 긴 공산주의 를치하에서 받은 압

박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를

5 . 공공旱자 및 게 인부자

l99l및 도 연방정부 연간경제브고서 에 의하면, " 게인 기업가나 루자가들이

국가로다는 신속하고 융를성 있게 호과적 으로 구조변 화과정 에 참여할 능력이

더 있다" 고 한다.(lo) 개인루자들이 독일통일 재정지될에 중요긴 역할을 한

다. 게인 기업가들의 경제찰동이 시장경재의 중추를 이를다 를

정치는 긍정적이고 호과적 인 루자찰경 조성을 위한 전제조건을 만들어 야 한

다. 산업입지조건 개선도 그 일찰이다. 능를적인 행정채계 곡릴외에 호를적

사희간접자본 시설을 속히 건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방정부가 광법위 한 루

자프로그램을 작성하었는데 , 이중 통신망 건설, 구서독지 역 교통체제와의 연

결 및 지방사희 복지시 설 개선을 가속화하는 것 등이 최우선 내용이 다 출

및방정부는 구동독지 역 지방자치 단체에서의 루자계적 을 힘있게 실천하기 위

해서 "구동독 경기부양을 위발 공동대응책" 일찰으로 5o억 마르5를 즉각

루입하는 것 외에 지방투자촉 진 신용프로그랩에서 루자액을 loo억 마르5에서

l5o억 마르고로 인상시길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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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o. 독일를일 재핀조달

독일정부는 낙후될 교를시 설을 속히 재선하는데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다 출

지금까지 의 독일교를계적 이 전독일 교를계적 으로 대체되 고, 특히 동 .서독간

교통망 확충 등 이 필요하다 零

구주공동시 장과 관런하여 활경로호와 도로의 부담경감을 위해 유럽고속철 도

망과 철도망 재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를

구동독 신설주 내의 를신구조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텔레콤(Telekom)은

를신망의 신속한 게선을 위해 약 55o억 마르고를 루자하는 중장기 부자프로그

램을 롱해 l997년까지 현대식 시설을 갖춘, 호과적 이고 필요적 절한 를신시 설

을 구축하기 로 결정望다 출

매력있는 부자찰경 조성을 위한 또하나의 전제조건은 미해결 소유권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분야에서 료한 불분명한 것은 소유권 이 어느정도 명곡함

애도 마응대로 처분할 수 없는 재산문제이 다. 독일정부가 이에 대해 세운 될

리은 다출과 같다. 즉, 구 소유주에게 되돌려주는 것로다는 취업료과를 가져

오는 루자들에게 우선권을 리용한다는 것이다 출

독일정부는 재인투자측진 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 는데 , 이는 장기적인 과도

기동안 구동독 신설주들에게 우선수 익을 주게되 어 있다. 세부조치사항으로 다

응과 같은 것들이 결정되있다 출

- 지역개발 지월의 일활으로 旱자로조금을 지급하고, 반면에 구서독 주들의

지 역개발 지월은 축소될다 찰

l2x 루자로조금 지급을 l992년 6월 3o일가지 연장한다 출

8% 루자로조금 지급의 경우 투자계적 재시를 위한 기한을 i992및 i2월 3i일

까 지 연기 한 다 準

- 업자본세 및 재산세 인상을 l993년까지 취소친다 를

- 동 .서독국경지 역 지월책과 같은 특별감가상각 리용한다 출

그 외에 독일정부는 과거의 국유기 업을 사유화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신탁청을

지될한다. 신탁청은 사유화 과정에서 기업을 정비(Sanierung)하는 것로다 신

속한 매각에 우선권을 둬차 한다.(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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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o. 독일를일 재핀조달

6 . 중간결산 및 경재 발전 전망

구동독 신설주의 경재발전은 l99l년 봅에 최하한선 에 도달편다. 기업사유화

는 찰만하게 진행됐고, 생산량이 루퇴었으며 , 실업자수가 증가및다. 이는 구

동독지 역 주민들의 사기와 기대에 급격및 및화를 가져찰다. 동독경제의 적응

위기는 화폐 . 경제 . 사회를합으로 생긴 국민들의 행복감을 불 안과 미래에 대

한 두려움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 핀 인으로 자주 언급되 는 것은, 구동독지 역

주민들이 중앙롱제경제에서 사회 적시 장경제로의 전찰과정에 따를 결과에 대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많았다는 사실에 있다 출

경제 전분가 위핀회 는 l99l및 4월의 구동독지 역 경제 특별정가로고서 애서 계

속하여 추진되 고 있는 국가적 지월조치 확대에 대해 비판및다. 그들은 늘어난

불 안갑 때를에 경제 정책을 성급히 서둘러 장기 적 발전을 잘를 유도할 우려가

있다고 염려및다.(l2) 동 전문가 위원회는 구동독 신설주의 중장기 경제성 장

전망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평가및다. 결정적으로 중요한것은 시장경제

에 출점을 둔 철저한 경제 정책 적응이 라는 것이다. 동 위핀회는 재정지원 조

치를 통해 동독에 시장경제기능 조성을 근본적으로 촉진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공상이 라고 誰다. 서독으로부터의 국가적 도움은 자생적인 동독의 성장

을 늦출 를이라고 및다 會

전를가 위될회의 견해에 따르면 , 중장기 적으로 경제성 장에 긍정적으로 료과

를 미 칠 세가지 기본요소가 있다고 한다.(l3)

- 새로운 자본형성 : 막대한 자본부족과 충분한 뇨동력 재공은 수많은 수익

있는 루자가능성을 조성합 출

국내분업 및 국제분업으로의 롱합 : 지금까지 찰용되지 못및및 무역조건

및 현지 입지조건들의 개발로 동독이 국내분업 및 국제분업 으로 를합될 것

입. 이는 무엇로다도 유럽내 공동시 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의 하나입 寧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사람들의 찰점 : 경쟁경제구조로의 전활이 시간이 소

요되지 만* 표물적 경제를 위근 전제조건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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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츠LJi즈』

위디 거 토 마 스 *

(Ruediger Thomas)

l . 서 분

l989년 lo월까지 동독공산당인 사회주의를일당(sED)이 될력을 독점하고 지

배하던 4o및 간의 동독정치 는 주민들의 항의시 위와 비폭력 시민운동으로 마침

내 '현실사회 주의 ' 제제는 붕괴되 고, 드디어 l99o및 3월 l8일 최조의 자유스

및 인민의희선거와 더불어 공산당 일당 통치는 막을 내렸다. 무엇로다도 H우

리는 국민이다" (Wir sind das Volk)라는 구호를 블해 함축적 으로 표현되던

사회내적분재에 대한 자결에의 요구는 그해 연말부터 서독과 국가적 를일을

추진하자는 요구로 발전되있고 l99o년 lo월 3일 동독이 서독기 본법 적용 역

애 가 입하기애 이르릿다 출

이와같이 외형적인 동독의 민주주의 정착과정은 채 l년도 걸리지 많았는데

이토록 많은기 간 동안 일어난 근본적 으로 다를 사회력 경험 및 사회적 학습과

정상의 분제점들은 곧 를일독일의 새로운 정치를화 및성에 있어서 해걸되 어야

할 블제점으로 납아있다. 본 논를에서는 역사적으로 극복될 구동독 공산당 를

치의 대표적 특징은 불콘 채제 변화과정 을 다루고자 한다 구

2. 1949및 부터 l989및 간 사뢰주고를일당(sED) 정권라의 정치제도

2.l. 구조의 특 징

- 사뢰주의통일당(sED)의 절대 우위

사회주의를일당의 주도권은 동독를법속에 다읍과 같이 곡고하게 명시되어

* 연방정치 교육센타(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정기간행물
담 당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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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l. 동독의 겅치재도

있다. 제 l조는 "동독은 는동자와 농민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동독은 초동자

계급과 마르를스 레닌주의 정당에 의해 주도되 는 도시와 지 방에 있는 근로자

를 위한 절지조직이다." 사회주의를일당은 정지재도상의 특권과 관련하여 마

르5스주의 . 레닌주의속에 "과착적 세재관'' 이 규정되 어 있으므로 과학적 근

거가 있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은 오로지 이 당만 갖고 있다고 정당성

을 주장하 다. 이와 동시에 사회주의를일당은 "를동자 계급과 근로에 종사

하는 인민에 대한 의식적으로 조직될 전위부대" (1976및 도 당 강령)로서 사뢰

의 절대다수의 정치적 의사와 이익을 대변만다고 주장하 다. 동독 정치제도

의 특징은 '정당국가 ' (Parteistaat)라고 찰 수 있다. 즉 당지도층이 들독의

정책에 관하여 전반적 조건과 목표를 꼭림해 늘으면 국가는 정책을 수행하는

'주요도구 ' (Hauptinstrunient)로서의 역할을 담당望다 . 당의 결정사항은 법

률로서의 국가의 대 책을 블하여 실현되 도록 되어 있있다 零

- 정치결동에 있어 야당의 금지

마르5스 . 레닌주의 사상에 따르면 사회적 계급 갈등은 생산수단의 사유화

제도의 철폐와 더불어 해결되었다. 이로치 동독의 정치는-시 민사회 와는 반대

로- 경쟁상태에 있는 정당 및 강령간의 갈등을 용인하지 많으며 오로지 공산

당끼리의 "동맹 정책" (Buendnispolitik)으로서 만 가능努다. 동독 정치재도내

에 4개의 기타 정당을 비를하여 수많은 사회단체가 있기는 및지만, 이들의 일

차적 임부란 특수한 이익의 대변이나 관철이 아니라 사뢰 전체적 를합이 있다 출

동독및법 제3조에는 정치란 "공동정동" 으로서 , 모든 린인민세력의 동맹>' 으

로서 정의되어 있는데 , 조직상으로 동독에서 는 민족전선 (Nationale Front)형

태로 구체화 되어있다. 야당은 반체제 적으로 간주, 국가권 력 수단에 의해 억

압당譜다. 동독 헌법에 로장되어 있는 연정수릴의 자유(재29조)는 공산당의

권 력주도권 을 인정하는 조직에 긴하석 리용되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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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l. 동독의 정치재도

- '' 사 뢰주 의 적 합 법성 " (Soziali stische Gesetzlichkeit )

마 르 5스 . 레및주의 국가를과 법를른에 의하면 로편적 기본권과 인될을 로

장하는 불편 부당하고 중립적인 법률질서 가 없다고 한다. 법률제도는 지배계

급의 권력로전을 위긴 도구로서 정의되있다. "사회 주의적 합법성과 법적안전

성 로장'' (등독를 법 제l9조)은 를 일필 국가권 력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간주되

있다. 판사와 검사는 국가의 지시 와 갑독하에 늘 여 있 고 인민의 대표를 롱

해 해임될 수 있있다, 특히 여른및 성의 자유, 언른의 자유, 집회의 자유, 연

정구성의 자유와 같은 기본 적 자유권 (제27조-29조)은 제한 적으로 단지 " 헌 법

의 기본천적과 목표에 부합할 때에만" 로장되됐다, l968년 도 동독형 법은 l974

년, 1977'd, 1979년 개정과 더불어 강화되 어 게인의 자유권 을 철저하게 제한

하여 과도한 형량부과를 통한 정치 적 형사처 벌 위협을 가하고 있다. "반국가

적 선동 " (제lo6조), "반국가단체 구성 " (제2l7조), "불법목표 추구단체 구

성 " (제2l8조)> ''국가비 방" (제22o조)과 같은 것이 그와 같은 실례중의 일부

이 다 .

- 국가로안기 구를 롱한 독재

국가정당의 를치는 州법치국가" 라는 및식을 통해 규범적으로만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 국가로위 부에 의해 실제로 모든생찰이 를제 당하는 "감시 국가
' '

체제 적 특징을 갖고 있있다. l95o년 소 련 정로기구를 모방하씨 설치된 국가로

위부(Hfs)는 "당의 창검이자 빙패" 로서 "자기 책임만 지 는 기관" 이 있으므

로 그들의 임부는 여하긴 공 게적인 통제 . 감독을 받지 많있다 를

국 가 로 위 부 가 구축한 감.시 체 제 는 l989년 대 중 발미 래 결국 .사회 전체를 장 악친

버 했는데 그 인력증가 현장을 살펴 료변 l95o년 대에는 장교, 하기관, 민간근부

자 4,000U(1952년 )과 13,000U(1959년 )이있고 , l973년 도때는 53,000명 으로

증 가 하 었으며 l98o넌 대 말씨는 드디 씨 85,000명 의 정규 근무될 과 109,000명 피

비공식 요월이 있는 것으로 주정되 있다. l99o년 9월 등특내무장관 디스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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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l. 동독의 정치제도

제출한 국가로위 부채제 로고서 에 따르면 비공식요월의 수는 모두 500.000명 이

라고 되어 있다

- 및주 적 집중주의 (Demokratischer Zentralisnus)

민주 적 집중주의 는 등득의 정당조직과 국가 조직의 기분전적이있으며 , 이와

같은 기본월적과 더불어 공산당은 정치적 주도권 을 당 내부에서는 물를 사회

전체에 걸쳐 확로해 놓있다. 이와 합깨 모든 당핀의 단일한 행동이 관철되 었

으며 '당를선 ' 으로부터의 여하한 이탈도 방지되도록 되있다. 당 정관(제23

조)에는 다읍과 같이 명기되어 있다. "당의 조직구성은 민주적 집중주의에

근거한다. 이와 같은 기본될꼭은 하부로부터 상부에 이르는 모든 당기구가 민

주적으로 선를될 것을 의미하며, 선출될 당기주는 활동상장에 관하여 정기적

으로 선출해준 당핀에게 로고할 의무가 있으며 , 상급 당기구의 모든 결정사항

은 하급기 구에 구속력 이 있으며 , 엄격한 당 기를을 지키며 실천되고, 각 당될

에게 다수의 결정사항이 전달되는 질서정및한체계가 유지될수 있도록 한다."

당기구 선거시 당 지도층은 상급기 구의 추천에 따라 경쟁후로가 없이 단지

확인될 뿐이므로 당 본부는 전제적으로 체제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하부의

달갑지 많는 비판은 당 정관에 위배되고 당을 해치는 찰동이라고 배척될 수

있있다 .

민주적 집중주의 철적은 동독헌법(제47조 제2항)에도 "국가구성의 핵십적

월리" 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국가기 구애 대하여서 는 일종의 2중적 를제가 가

능한 바, 즉 국가기 구는 국가적 위계 질서속에 걸속되 어 있으면서 당 지도체

제하에 종속시 켜 두 있다 찰

- 중 앙집될식 계적 수 립

동독의 국민경제는 생산부단의 사뢰주의적 소유라는 월인에 근거하 다. 산

업계는 인인민공유기 업" 의 형성과 더불어 국유화가 성공리 에 수행되 있는가하

면 농업과 수공업의 일부는 국가가 감시하는 협동조찰식 생산방식 이 도입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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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l. 동독의 정치피도

다. 소유권 찰재의 구조번 경은 소규모 수공업채와 서비스 기업받 예외 를를

사회주의적 계적깅재가 골간을 힝성하 다. 지도와 재적의 원리은 국민경재에

발 적용되 는 것이 아니라, 동독및 법 재9조 제3항에 라라 사회의 기타분야에 도

적용되 다. 중앙집권적 계적수림은 모든사회자산얘 대한 국가의 입의 처분권

정사의 결과 불가결 및다 찰

- 대중동월 , 선전과 선동

"사회 주의적민주주의 " (Sozialistische Demokratie)는 정치 . 경재 . 사피 출

를화생찰애 모든 남녀 시민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함으로씨 실현절 수 있었다고

및다. 따라서 선전을 를해 당과 사회단체의 일월이 되도특 장려되 었으며 , 이

는 정치적 충성십의 증좌로서 직업상 승진의 진제조건 으로 통했다. 정치적 참

여란 당지도층과 국가지 도층이 확립해 늘은 주어진 목표의 실현의 범위내에발

한 절되 있다 를

대중 매제는 공산당이 원하는 정치적 방향을 중개하는 중대한 임무를 띠고

있있다. 대중매체는 사회주의를일당의 절책을 선전하고 교육재도의 각종기 구

와 더불어 단일한 라사회 주의적 의식" 이 발전될 수 있도복 촉진하었다 출

2.2. 각종 기 구

- 독일 사회주의통일당 (Die Sozialistische Einheitpartei Deutschlands)

l989및 포 사회주의 를일당의 당핀수는 23o만밍 이 넘었다. 각급 당조직 은 당

될의 직장(생산원 직)과 거주지 역(지역될리)을 중심으로 구섬되었으며 , 생산원

적이 우선하 다. 이로씨 공산당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져 광범위한 정지적

향력을 행사할 수 있있다 구

사회주의를일당 정관에 따르면 매 5년마다 얼리게 되어있는 " 전당대회 " 가

"당의 최고기관" (제34조)이 있다. 그러나 전당대회 는 사실상 거수기 구에 지

나지 많있다. 전당대피 는 당 지도층의 건의에 따라 당 최고기구를 인정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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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l. 등독의 정치제도

바, 중앙위딘회 가 당 의걸기찰이었고 정치국이 공산당의 권력중십 이자 지도기

구 있다 .

당 제ll차 전당대회 (l986년 )시 총 피2명(정위원 l65명 , 자를만 하는 후로위

월 57명)이 중앙위원 회 위월으로 선출되 있으며 < 당지도층과 국가지 도층을 비

를하여 사회단체의 대표, 기업체의 책입자, 군부 고위직, 교육 . 학술 . 분화계

대표등도 선출되 다. 중앙위핀 회는 6피월마다 본회의를 피최하도록 되어 있

있으나 령글 3개월에 한번씩 본회의블 재최하는 것이 를래가 되 었다. 당지 도

층은 중앙위핀회 의 본회의를 이용하여 정지국의 보고서 애 포합되 어 있는 정치

적 및찰판단 로고서를 공재 적으로 선전하있는데 , 내부 토를시 간간히 힌실를

제가 비판적으로 거큰되기 도 하 다 출

정치국은 중앙위월회가 임명하는 령를 25멍(정위월과 후로위될 포함)으로

구성될 다. 정치국은 매주 사회주의를일당 중앙위월회 서기장(때때 로 제l서기 )

의 사회하에 동독정 책의 기본핀 직을 결 정했다. 징치국은 4o게의 실 . 국에 근

무하는 2,ooo및 이 넘는 인월으로 구성될 중앙위원회 의 기구를 장악및다. 중 앙

위핀회 의 기구는 그 산하 실 . 국과 더불어 정치 국의 결정을 위한 기본및 인을

설정하고, 당 차될에서 중앙위핀 회의 의결사항에 찰한 수행을 감독합과 동시

에 국가기 관의 지도에 근한 책임을 진다 . lo명의 중앙위핀회 서기는 거의 예

외 없이 정치 국 국월이 있으며 장관으로서 정부의 정인에 상당한 향력을 행사

努다 .

- 국가권 력의 조 직과 기 능

공산당이 정치제도의 핵심으로 규정되 어 있출에 비해 국가철 력은 정치실현

의 주요한 도구로서 를望다. 국가가 사회생찰의 모든 분야를 조직하도복 되어

있있는바, 사회주의를 일당의 국가관에 따르자면 국가기 관의 힘이 미치지 많는

곳이 란 전연 없었다. 국가 감득애 의해 직접적으로 향을 받지 많던 유일한

기 구 가 교회 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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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l. 동독의 정치제도

사피주의적 및주주의 는 및주적 집중주의 를 기죠로하는 정치적 기를사상이 라

고 선전되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의 본질은 시민 민주주의 에 대한 상대게

념으로 정의되었다, 이로서 2게의 특일 국가간에 존재하는 정지적 를선의 상

이성에 대한 근거가 형성되 었다. 사회주의적 사회에서는 다월적 민주주의 이

를에 근거하는 권력분림 을 를한 권력의 제한 및 권력의 갑독이 라는 근본적 인

원적이 를용되지 안는다. 그 대신 소위 이해관계가 근본적 으로 일치하고 있다

는 표현으로서 권력를합이 강조될다. 권력블합의 원적은 인민의 대표가 곧 국

가권력의 주체여야 함을 의미하 다. 이와 같은 국가이를에 찰한 개넘에도 불

구하고 입법, 행정, 사법의 국가기 능은 형식상 분리되어 있 다 출

동독및법은 M인민의회 " 를 라국가정책의 월리를재M 를 결정하는 "최고의

국가권 력" 이라고 정의하있다. 인민의회는 동독의 민족전 선에 수록되 어 있는

각 정당과의 사회단채 단일후로명 단을 기죠로하여 매 5년마다 선출되 있다.(최

종 l986및 도) 동독헌 법상 "자유 . 료를 . 평등 . 비 선거'' 라는 기본월리이 명

시되어 있있지만 선거과징 이 정강정책적 선택이나 인물에 관한 선택을 길정하

는 것이 아니라 표및상으로 나타나는 높은 참여를과 득표율의 선거결과가 정

지전체애 대한 동의의 표시로 간주되 있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루표물이 선및되

있다 .

인민의회는 73게 선거구에서 선출될 총 5oo명 의 의훤으로 구성되있으며 다

음과 같은 lo게의 될내교섭 단제가 있있다. 독일 사희주의통일당(SED), 독일기

민당(CDU), 독 자및 당(LDPD). 독일민족민주당친DpD), 독일민 주농민 당(DBD),

자유독 일는출(FDGB), 자유득일 절소및당(FDJ), 등득분화동맹(KB), 민주여성 를

맹(DFD), 그리고 l986년 이래 농민상호협의 회(VdgB) 등이다 . 될내교섭 단체의

규모는 일정한 배울에 따라 고정되어 있있및 바, 사회주의를일당 l27명 , 제휴

찰계에 있던 정당은 각각 52명씩 , 자유독 일츠총 6l명 , 자유독일 청소년단37명 *

민주여성동맹 32명 , 동독 문화동명 2l명 , 농민 상호협의 회 l4명과 같았다. 인

민의뢰(Volkskamiaer)는 매년 4회 내지 5뢰 소집되었으며 및장일치로 결의안을

를과시 키는 등 하나의 박수기 구에 지나지 많있및 정치기 구 다. 인및의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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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l. 동를의 정치제도

입법기구로서 유릴하게 발 한번 긴장일치가 아닌 방법으로 법안을 를과시 릴적

이 있 다. l972및 3월 9일 임신를절에 관한 법를 의걸시 독일 기및당과 독일

자민당의 월내 교섭단제로부터 반대 l4표와 기권 8표가 나왔다 燎

국가평의 회(Staatsrat)는 집단적으로 국가 대표기 능을 수행識다. 국가정의

회는 헌및 제66조애 따라 동독을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국방위천회 (Nationale

Verteidigungsrat) 협조하여 국가방위의 입무(제73조)를 총괄하 다 . 사회주

의를일당의 서기장은 l976및 이래 출가령 의회 의장임과 동시에 국방위될 회 의

장6 됐다 출

를특의 각료회 의料inisterrat)가 정정부를 구성하었다. 각료회 의는 6o및대

의 실제정지 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경제부저 내각정 도로 역할이 제한되 어 있었

으나 l968및도 헌법o974및도 제정)에 따르면 "를일적인 국가기능의 수행 ' '

(제76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퇴어있다 출

당직과 국가기 관의 접한 상호찰계를 를해 국가기 관에 의한 공산당의 정치

적으로 충요한 기를될적에 찰한 결정 사항의 실및이 로장되 도록 되어 있있다 를

이미 공션당의 당원에제는 국가와 경제분야에 있어서 당지도부 결정사항 관철

의 의무가 주어져 있 을 뿐만 아니라, 당의 결정사항은 각료회 의와 그 구성

원을 비를한 국가기 관의 모든 공직자들에 게 법적 규정으로서 구속적 지시사찰

으로서 를望다 燎

- 를제 상태하의 정치 적 찹여 및태

정치적 동원, 사회적 통합 및 사회적 를제를 위해 동독애서 는 광범한 제도

화될 7불망이 구축되어 있있및 바, 이에는 4게의 "제휴정당M (Befreundete

Partei)과 8o게의 사회단체가 있 다. 특일기 민당(cD차, 독일자민당(LDPO),

득일민족민주당(NDPD), 독일및주농민 당(DBD)은 그들 자신들의 견해에 따르면

민주 블럭내에서 공산당의 동맹 파트너 및다. 그들의 입무는 사회적 지위나 세

계관 때분에 공산당이 장악할 수 없는 게를을 정치적으로 동될시키 는 것이있

다. l987딘 및재 성인의 2的가 공산당(sED) 당찰이있으며 , 동 기간중 제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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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l. 동독의 정치재도

당에는 성 인의 4%f. 470.000명 이 당원이 었다(독 일기및당 : 40,000명 , 독 일 자

민당 : 104,000명 , 독 일민주농민 당 : 115,000명 , 독 일민족민주당 : 110,000

명). 출 적으로 가장 강럭하고 중요었및 사회 단체가 자유독일 뇨총(FDGB) 이

는데 회핀수는 총 96o발명 이 있으며 , 근로자 거의 대부분이 가 입되어 있있다 출

자유독일를출은 및법에 명시되어 있던 유일한 사회단체 다. 이 단체는 " 를

동자, 사무핀 , 지성 인의 이 익" 을 실필라기 위하여 "국가 . 경제 . 사 회분야에

걸쳐 광법한 공동결 정권 " (헌 법 제44조)을 확로하고, 법안을 제출(제65조)할

권 리가 로장되 있다. 실제 이 단체는 주로 국가 전체 적인 사 회복지 정책에 관한

조 직기능과 행 정기능을 수행(사회 복지 로험의 운 , 휴가안내) 하 지 만 ".사

회주의적 경쟁력" (Sozialistischer WettbeUerb)을 강화시키 는 공산당의 정지

적, 경제 적 동월기구<Tl기 도 하 다. 국가정 당에의 예속관계 , 즉 레 및이 의미

하는 정치에 있어 卵연동장치의 벨트" (Transinissionsriemen)로서 의 역할때를

애 자유독 일를총은 임금근로자의 참될 이권대변이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있

다 .

유일한 청소년 조직이있및 자유독일 청소년단(FDJ)은 회월수 23o만명 으로 l4

세부터 25세 청소및의 총 7ox가 가입하 다. 이 단제는 l946년 조당적 단체로

서 설립될후, 공산당의 "적극적 지될자'' 이자 " 당 간부 양성소" 라는 기능

을 맡있으며 , 주로 이 단제로부터 정지재의 후진이 배출되 있다 구

동독의 사희조직은 매우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있다. 사회단

체의 임무는 군사교육과 입리전 군사출련 (체육 및 기술협희 )에 관한 찹여로부

터 특정 사뢰집단을 대상으로 긴 대화추구(민 주때성동맹), 기회봉사(인 민연대

협회), 예술가와 기술인의 직업적 이권대변(예술 인협회, 기술인협회)과 같은

것을 비롯하여 소규로 정월 동호인 회, 소규포 동불사육인 동호인 회에의 참여

를 를한 여가찰용 등 다양및다. 독 . 및 친선회 (Deutsche-Sowietische Gese-

llschaft)는 자유독 일4-g-(FDGB) 다읍으로 동독때.리 두번해로 큰 사회단체(회

월수 64o만명 )었는데 , 이 단체는 동독 및법때도 기본조항으로 명시될 바 있는

동독의 로련때 대긴 "불가분의 " 결속력의 표현으로서 매우 중대긴 의의가

있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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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l. 동독의 정치재도

2.3. 정를성 부재

정치제도상 동독주및 의 대중집 단에 희월가입 강요* 이데올로기 적인 선동과

선전 메카니 를, 광법위한 템정적 감시망, 어떤 힝태의 체제비 찰이든 이에 대

한 탄압대 책 등 때문에 공산당 지도층과 사회간에 나타나기 시작만 적대성은

도저히 해소될 수 없있다. 미하 일 고르바죠프의 페레스트로이 카와 글라스츠스

트의 구호하에 추진될 개혁정책에 대하여 동독공산당이 아무런 수용태세가 없

출이 주민들에게 알려진 이후 , 주민의 정치권력 수용이 라는 측면에서 위기는

접예화되어 랐다. 정치 . 경제 . 사회 . 분화체제의 변화에 대한 철저한 거부

공재적 비를애 대한 차단으로 인하여 시민들은 한편으로는 정치로부터 이탈

(Nischengesellschaft : 둥지 사회화)하기 도 하됐으며 , 다를 한편으로는 7o년

대 중반 이래 신교 교희를 중십으로 구성될 저항세 력얘 의해 사회운동의 조기

형태로서 (약 5則명 정도의 참여하에) 평화운동, 찰 경로존, 제3세계 연대운동 f

인권운동이 조직화되기 시 작및다. 이미 8o및 대 정치 적, 경제 적 체재위기 증세

가 계속 첨예화되 고 있있응에도 불구하고 주동독 공산당은 시 민운동이 사 회 적

으로 단지 지 엽적인 운동에 지나지 많는다고 판단하먼서 를치상의 정를성 부

재 상 태 를 포 도하 다 출

3 . 1989딘부터 l99o널 에 걸친 사희주의를 킬당 를치의 붕괴 및 민주화과정

3 .l. 정치 적 야당 운동의 형성

l989및 5월 7일에 실시될 지자단체 선거시 시민운동 대표들은 선거 부정사

실을 증거 로 제시 하며 공식 적으로 찰의한데 대해 사 회주의 를 일당은 이를 부

인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태의 연한 방법으로 대처하 다. l989년 6월 민권운동

가들이 선거부정 입증자료를 동독 국가릴 의회에 .제출하려 하자 l2o명 이 잠정

적으로 체포되 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를리 동독내 자유선 거 실시에 대한 요

구는 더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것으로 되있다. 이렇게 확산될 정치적 대

템상태는 8월 미후 출국 희방자가 급증하자(동 베를린 소재 서특 상주대표부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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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l. 동득의 정지제도

부 다 페 스 트 및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으로 피난민이 볼려듬) 첨예화 되기 시

작하 으며 , l989및 9월 인일험가리 가대서방국경출 제방하자 대규모 탈출

사태를 야기시 졌다. 사회내적으로형성될야당과 대규료 이주사태는 동독체제

에2중으로 위기를 죠래및는데 하나는 시빈운등단제를 정치적단제의 결성으로

유도하 다는 점이고, 또하나는 l989및 9월 ll일 라이프치히애서최죠로 발

생한월요시위(이 시위에찹여및및 사람중 ii명 이체포되 고 l이명 이상이 벌

금형에 처해됐다)처 럽동독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리데모를 유 발努다는 접이 다 .

불과l재월내에 5게의 야당단체가 를현하 는대 이들중 일부는 수년간 이니서

리 르 그를으로 찰동한바 있으며 , 찰동이 공재화및 루 근본적 인 정치 변력을 주

장하고 나싫다. l989딘 9월9일li개 관구출신3o명 이통독 전체를 위한 ,,정

치적인공를의 광장" (Politische Plattforn)를 형성한다는 복적하에 ,신광

장' (Neues Forum)을 설림하있는바, "직업,생활활경 , 정당, 소속단체에 관

계없이인간들이 이나라의 생존에 줌대한 사회적를제점을 토른라고 처 리합

애 찹여할 수 있도록 합" 이 그설립취지됐다. 23일 주 l민주주의 당 장 '

(Demokratie Jetz가라는 시및운동단제가 등독의 민주화를 위한 데제를 발표하

는 바, 그내용은 다읍과 같다. "몇년전까지 .현실사회주의 , 는 유 일한

가틀성 으로 를및다. 및실사리 주의의 특징은 중앙집될 적국가정 당의 권 력독 점 t

생산수단의 국유화, 사회애 대한 국가의 개입과 적 일화 , 남녀시 민애 대한 우

민정책 실시었다. 사희복지적안정과 사희적정의실현이라는측면에서 성과에

도 불 구 하 고 오늘날 국가사희주의 시대에 종말이 찰음은 를림없다, 국 가 사 회

주 의 는 릴화적 이고 민주적 인 적신을 필요로 한다.t?

lo월 2일새로 설렇될 기구인 '민주돌및 ' (Demokratischer Aufbruch)은 사

회적위기, 정치적위기, 계속되 는 대규모 이주사태 에비추어 인동특내 사회

주의적 체제의 재혁과 혁신" 을주장하 다. 동독에서 가장오래될 시민운동

고룹인 "정라와 인권을 위한 이니서티를 (Initiative Frieden und Mens che-

nrechte) 역시 정식단제로 출범하있다. 이그를은 이미 l985년 도에설릴되있

으며, l986년 7월부터동득 최료의 비공식 정지 전를잡지 인 .국경사태 , (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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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l. 등독의 정치져도

enzfall)를 발간하 다. 이미 l989및 여를애 사회및주당 창당을 위한 발의그

를이 구성되 있및 바, 이들은 8월 26일자 성명을 를해 "공산당의 절대적 진리

규징의 독접권 과 권력독점권 " 에 반대하면서 "스탈린 주의의 블질을 비를하여

동독의 역사와 현실에 미친 향에 관하여 공게적인 논의" 를 전게할 것을 촉

구하띤다. 사회민주당 창당은 l989및 lo월 7일 포츠담 근교의 류반데에서 거

행되 있다 零

l989년 9월 l9일 '신광장' 은 정치단체로서 공식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

으나 그 다읍날 등독 내무부로부터 " 반 국가적" 단채라는 이유와 함깨 등즉

이 기각되있다. l989년 lo월 7일까지 당 지도층과 국가 지도층은 라이프치히 f

드레스및, 동베를린을 중십한 동독의 수 많은 도시에서 증가일 로애 있던 시민

저 항운동을 대대 적인 경찰루입 과 체포행위를 를해 저지해 로고자 시 도하 다 零

l989년 lo월 9일 라이를지히에서 70,000명 이 민주적 혁신을 주장하면서 시위

에 돌 입하자 공안기 관에서 처음으로 소극적 인 자세를 취識다 이로씨 사회적인

를제애 대한 시민들의 자결권 행사는 제 궤도를 찾기 시작하 다 를

3 . 2. 사회주의를 일당의 안정롸 기도 실패

사뢰주의롱일당은 대규모 시위사태가 확산되자 대대적인 인사조지 와 정강정

책에있어서의 새로운 방향제시 를 통해 단계적으로 정치 력을 최복하고자 를력

하 다. lo월 ll일 얘 있있던 정치국의 성명서와 더불어 반대파들과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신호를 하기는 望지만 그것은 단지 기존 정치조직내에서 처리

하려고 하 지 사회주의 롱일당의 구태의 연한 사고방식 에는 조긍도 변함이 없

됐다. 대중시위를 선도하는 조직중 핵심이 될 '신광장' 에 대해서 등록을 허

가하고 공산당 지도층을 교체하라는 주민들이 요구가 점점 커져랐다 구

당수뇌 의 인를교체가 l989년 lo월 l8일 에리히 호네커 의 퇴진과 더불어 이

루어됐지만 26일후 인민의회(26표의 반대 및 기권)에 의해 신임 서기장 겹 국

가평의 회 의장 및 국방위 의장으로 선를될 에곤 5 렌츠 역시 겨우 5o일 간 밖

에 지속될 수 없있는데 많은 동독 주민들이 그가 선언한 동독정치 의 및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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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믿지 많았기 때를이 다. ll월 4일 동베를린 에서는 9則여 만명이 시위에 돌

입하 다. 이들은 지도부의 를치행위에 반기를 들었으며 그 며칠후 구권력체

제는 사실상의 파국상태에 직면및다, 신 여행법을 둘러받 심한 격돌후 드디어

ll월 7일 내각 사퇴가 뒤따란으며 그 다응날 새로 구성될 정치국은 i989및 l l

월 9일을 기해 국경을 게방하지 많을수 없게 되있다. 이로치 사회주의를일당

은 들특내 주민에 대한 모든 될한을 결국 상실하게 되있다. 이재부터는 우선

위기를 관리하고 국가의 행위능력을 곡도하는 것이 급선무었있다. 기성정당과

대중집 단은 -비록 속도와 정도는 달있지 만- 모두들 및혁과 정애 놓이게 되있으

며 더구나 ll월중에 녹석당과 좌파연합과 같은 새로운 정지단채가 출현하

다. l2월에는 여성동명이 구성되있다. '신찰장' 은 ii월 8일 정치단체로서

공식적으로 리가되있다. 이 시점에 이미 200,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신광장f 의 서명운동에 참여하 다 를

ll월 l3일 인민의회는(단 한표의 반대표와 더불어) 한스 모드로를 각료회

의장(수상)으로 새로 선출하기 는 하됐지 만 그가 도하던 동독절부는 자유 선

거를 를해 구섬될 것이 아니있기 때분에 아무런 정치적 정당성을 갖고있지 많

있다. 인민의회는 l2월 l일 공산당의 주도적 역할을 동독헌 법으로부터 삭제할

것을 결의하됐으며, l2월 4일 기민당과 자민당은 및주 제휴 정당으로부터 이

탈, 정치적 특립성을 확로하려 하 다. l2월 6일 에곤 고렌츠는 계속되 는 시

민의 저항에 못이겨 공직으로부터 물러및다. 다및간 자민당 당수로 있및 발프

레트 게얼라하(Manfred Gerlach)가 국가평 의회 의장이 되있으며 국방위원 회는

해체 되 었다 會

사회주의 를일당은 대대적인 탈당사태 이후 한및 게혁과 다른및편 구 필력체

제의 부찰을 주장하는 당 내부의 과격한 항의로 인하여 심각한 존재 위기에

바지게 되있다. 이와 같은 위기는 단시일내에 소집딘(l2월 8일 및 i2-U 15/16

일) 전당대회를 를해서도 극복될 수 없있다. 그러나 사회주의를일당도 륵리

정당재산 꼭로때분에 정당해산을 걸의찰 수 없었다, 사회주의통일당은 다만

그궤고르 기시(Gregor Gysi)를 당수로 새로 선출하고 당명을 SED-PDS(사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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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일당-민 주사희 당)재 명하는 정도에 머물있다. i99o년 2월 4일 이래 당명을

및주사회주의 당(pDs)으 로 고 됐다 출

3.3. 핀탁회의(Runder Tisch)와 국가적으로 잭입을 지는 정부

구 동독공산당의 될력 상실과 련위상실 로 인하여 내각과 의회내에는 정치적

권력 진공상태가 일어널다. 동독의 근본적 인 해혁을 주장하면서 시위를 계속

하던 사랍들의 비판은 정치제도권내 분명한 이익대표자를 를해 수렴되 지 못및

다 . l989및 l2월 7일 동독 신구교대표의 주선으로 최초로 회동한 월탁회의를

를해 이와같은 분제를 해결되 도록 하 다. 새로 구성된 단체와 정당인 '정화

와 인련을 위한 이니서터브' , '신광장' , '민주주의 당장' t '빈주돌진 ' ,

사민당, 좌파연 합 및 녹색당으로 구성될 그를이 이미 ll월 lo일 형식을 갖추

고 새로운 정치에 관한 대롸를 로색하기 위하여 "출탁회의" 를 구성할 것을

촉구발바 있다 출

월탁희의는 월래 그 창릴리의시 확정한 바와 같이 "공개 적 감독(기 능을 수

행하는) 구성 요소로서 의회의 기능이나 내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선 거, 민주선거, 비 선거가 실시필 때까지 만 그 활동을 계속하도록" 되

어 있었다. "월탁회의는 인민회의와 내각에게 중대한 법적, 경제적, 재정적

결정사장에 관하여 적시에 로고찰 것과 비에 참여찰 수 있도록 해줄것 을 요구

하었다." 월탁희의에서 처음 걸정될 사항은 선거일은 l9인및 5월 6일로 확정

할 것, 새로운 를법을 준비할 것, ll월 l7일을 기해 악명높은 국가로위부에

의해 구성된 국가로 안청(Nationale Sicherheit)을 해체할 것과 같은 것들이었

다. 이와 같은 요구사항에 대하며 동독정부는 l2월 l4일 수용하기 로 하었지 만

익년 l월 중순까지 우선 헌법로호청 과 같은 기관을 설치하려고 하었다. 그 결

과 국가로위부를 둘러딘 복잡긴 분제 매분에 될탁희의의 토른은 점접 가 열되

있으며 , l월 l5일 수천명의 항의 시및들이 구 국가로위 부 본부를 점령하기에

이르및다. 한스 모드로 수상은 l월 중순 이와 같은 불안상태를 해소하고자 처

분으로 시및운동단체의 대표를로 하여금 내각때 직접적으로 참여할것을 .제 안

. 2 2 6



2l. 동독의 정치제도

하 다. 그 당시 월탁회의는 주로 동독의 ''중앙정부의 정치걸정" 에 반대하

는 일를의 M거부권 행사기 구" (Veto-Organ) 이있다. l99o및 l월 28일 격심한

논쟁끝헤 새로운 정당과 단체들이 "국가적및 분제애 스스로 책임을 지는 정

부" 에 참여할 수 있게 되있다. 이와 같은 정당과 단채들은 8제의 무입소장관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 이및에 특히 사민당이 요구하여 l99o년 3월 l8

일 조기선거를 실시할 것이 결정되있다 출

3.4. 최죠의 자유선거시 점까지 의 정당과 정당연합

최료의 자유선거를 앞두고 각 기성정당은 1989/90년 및말연시를 기해 인물

면에서나 정책면에 있어서 새로운 및모를 로이려고 를력하 고, 시및운동단체

로부터 생성될 정치받체들은 타협이 가능하면서도 성공을 로장하는 선거전략

을 수 림하기 시 작하 다 諒

l989년 ll월 lo일 로타 드 메지에르를 새로운 당수로 선출한 기민당은 과거

의 제류징 당중 새로운방찰을 설정한 최료의 정당이 되있다. 기민당은 이미 l2

월 중순 라이프치히에서 재최되있던 특별 전당대회 를 를해 "등독이 부실하게

발전된 사실에 대한 공등책임 " 을 자인하 고 2게월후(i99o년 2U 15/16일)

정강정책에서 "동독 기민당은 l989년 가을의 평화혁멍이 진행되 는충 당 저변

층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변화및다." 고 선언하 다. "기독교적 국및정당" 으

로서의 기및방은 이미 l989및 말부터 서독의 자매정당과 협력을 료색하고 있

있는대 , 구서독의 기민당은 과거의 제휴정 당이 던 구동독 기및당애 대한 및

력을 망설이 고 있있다. 그 이유는 새로 창설된 여타 정당들이 구서독 기민당

과 연대할 것을 제안하었기 때를이 었다. '민주돌진 * 은 l989년 l2월 l7일 창

립 전당대회 시 라이프치히 프로그램을 를해 격심한 정치는선 결정논쟁을 벌인

후 여하한 형태의 사희주의와도 별별할 것을 결의하 다. <민주돌진 ' 은 " 인

권과 기본가치 인 자유, 평등, 및대의식" 을 귀중히 여기는 사회복지적, 찰경

로호적 인 세력이라고 하면서 인유럽의 평화질서 속에 독일의 국가적 를일이 달

성될 것에 헌신및 것'' 을 역설및다. 한달후 프리드리터 울레머를 중심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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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l. 동독의 정치제 도

<민주돌진 t 의 좌파세력은 사민당으로 당적를 바꾸있다. l99o년 l월 2o일 각

종 기독교 로수 집단으로부터 독일사회 연합(Dsu)이 출범하 는데 독일사희 및

합은 고 기를강령을 를해 "기독교적 가치관을 기료로 한 인간상 실현이 곧

당무찰동의 기본린리 " 이 되는 국민정당이라고 소개하 다. 독일사회연합은

바이에를주의 기사당(csu)과 자매정당이라고 하 는데 처음부터 기사당의 지

원을 받있린. 독일사회연합의 핵십적인 주장은 M사회주의 대신 자유M 다 출

l99o년 2월 5일 구서득 기민당 지도층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거행된 협상을

통해 기민당, 독일사회및합, '민주돌진 ' 은 '독일동맹 ' 이라는 선거.동맹을

구성하었는데 그러나 이들 3재 정당은 각각 독자적인 공천 명단으로 선거에

임諒다. 독일동맹은 선거전에 임하여 "서독의 기민당과 기사당, 그리고 연방

수상 를이 신뢰할만한 파트너 이며 독일통일과 사회복지적 시장경제를 전폭 지

지한다." 는 슬로건을 내세줬다 출

동독 자민당(LDp)은 l99o및 2월 計io일 간의 비정기 출회가 게최될때까지 장

기간 당수를 역입해오및 만프레트 게얼라하 만을 믿고 있있다. 이로피 동독자

민당은 과거에 대한 단절문제와 찰련 주민들의 의를이 커지게 되됐는 바, 중

도파들은 경쟁능력 이 있는 정당으로서 제제를 혁신한후 서독의 자및당으로부

터 지될받기를 느력됐다. 독일찰장당(DFp)은 l989년 i2월 우선 '신광장' 으 로

부터 분리펀후 지역적 기반을 갖고 출범하 으며 > l99o널 2월 4일애는 새로운

동독 자민당(FDp)이 창당대회 를 거행및다. 동독 자민당(LDp)의 당수 교체(신

입 당수 라이너 오를렙)를 기해 3재 정당은 2월 i2일 선거 를맹제 인 자유민 주

및합(BFD)을 구성, 및지적 합의접을 모색해 늘기 전에 구서독의 FDp와의 협력

에 돌 입하 있다 출

구동특 기타2개 제휴 정당인 독일민주농민 당(DBD)와 득일 민족민주당(NDPD)

선거에 입하기는 하었으나 지속적인 정치 역량을 발휘할 수 없있다, l987및

이래 독일 민주농민 당의 당수로 재임하고 있는 귄터 말로이 다는 l989년 ll월

l3 일 예상외 로 만프레 트 게얼락 대신 인민의회 의장으로 선를되있다, 이로씨

이 당은 단기간이나마 불안해하던 헙동농장 소속 농및들의 이권을 제발적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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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l. 등득의 정지제도

대및할 수 있있는대 길국 l99o년 6월 26일 기민당과 합당하 다. l989년 ll월

2일 독 일민족민주당은 구 당수 하 인리히 호만과 결별할수 있있지 만 더이상 새

로운 추종세 력을 규합할 수 없게 되자 3월 l4일 자유민 주 연합이 란 선거동명체

에 가 입하기로 결의하 다 零

가 장 주 민 들로부터 지 지 를 및 이 받및 정당 이 사 회 및주당(卽p)이 있는데 l989

년 lo월 구서독 사 민당의 전폭적 지원으로 창당된 이래 l99o년 l월 l3일 다시

급 '독 일사회 민주당' (s則)이 라는 전블적 인 명칭을 사용하기 시 작하 다. 2월

22일부터 2월 25일 간에 거행될 사 민당 정기 전당대회 에서 새출발을 위한 도전

은 곧 과거에 대한 단절이 우선되 어야 한다는 다읍과 같은 기본강령 이 를과되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정화혁명을 를해 '헌실사회주의 ' 라는 사슬을

파괴해 버렸다. 우리는 모든사람을 부지봉매하게 만든 부자유스런 체제 , 이데

을로기 가식화될 거및루성이의 채제 , 조직적으로는 무책임한 제제, 무능한 행

정체제를 가 진 결핍 루성이의 체제를 결코 월한 적이 없다. 단지 사 회주의를 일

당의 정치국될들이 현실사회 주의를 스탈린주의 식 폭력수단을 사용하며 강요및

을 를이다. 그렇지 발 장벽에 둘러찰여 있던 동독이 라는 감시국가속에 만및해

있딘 공포증은 수십및간에 걸져 사랍들로 하여금 마비 상태로 발들어 버리고

말있다." 사민당은 "피거 lo년동안의 인권운동, 평화운동, 찰경로호운동으

로부터 탄생찰 정당計으로서 "아직 도 국가로위부의 위정에 의해 지배되고 있

는 사회주의를일당 정권에 대처하고 있다." 고 주장및다. 따라서 사및당은

"서독내애 있는 동명의 사 및당과 교류와 협력을 유지하고 특히 그 연대적 지

월에 감사한다" 고 결속력을 과시및다. 그 결과 빌리 브란트가 명예당수로 선

출되었다. 선거조반, 사민당은 동독의 과거와 직결될 "사회 주의" 라는 게념을

금기시 하 으나 다음과 같은 3가지 문제 점에 직면하 다 . 즉 사민당은 첫에

당원수도 적있고 조직도 열세및으며 명망있는 지도층이 업었다. 둘체는 자매

정당 인 구서독 사 민당이 야당이 있으며 , 셋매 사민당은 독 일를 일의 방법에 관

하여 본의 정부여 당로다 절및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었다 출

시 및운동단체들 역시 선거에 임하여 새로운 입장을 정림할 필요가 있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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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등 단채들은 "후견자있던 국가M 애 과감하제 찰의하면서 도덕적 권위

플 쟁취해 늘고도 발전적인 미래로의 정책전망을. 재시하는데 이르자 상당한

촌선을 빛있다. 연말을 기해 "를일결 조국-독 일" 이라는 구로가 매 시위마다

등장하기 시작하띤다. 그러나 시위하는 동독주민들은 새로운 사회정책적 얼험

이라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서득과의 조속한 를화를합과 깅제를합의 달성을

추구하면서 가능한한 조속한 국가적 를일이 성취될 것을 될하 다. 시민운동

단체에 소속努던 대다수의 사람틀은 이와 같은 주및들의 생각을 동독사회 에서

자제적으로 해결할 과제로 간주하고 "성장한 후에 비로소 결를하자i " 라는

구조를 및며 이에 대처誰다. 이와 같은 생각과 징책7선은 '신찰장' 그를에

만연되어 있었다. '신광장' 은 및당구성을 거부하고 l99o년 l월 28일자 선언

을 를해 "각 지역과 기업제의 기조단위 , 고리고 각종 직업단체로 구성될 전

국적 시및 이니서터브" 운동이라고 정의를 내했다. '신광장' 은 "기료민주

주의의 대변자" 로서 사회운동에 남기를 월및으며 , 이와 같은 M권력쟁취에의

의지 부재" 때분에 결국 諒절되고 발있다. 독일를일에 관하여 '신광장' 은

"등독내에서 민주적인 자결권 행사가 실현될 것卵과 더불어 궁극적 인 독일국

및 전체에 의한 국민루표블 주장하 는가 하면 "두게의 독일국가가 비무장화

되고 군사블 럭이 해채되 어야 한다. " 고 주장및다. 그러나 등독시 및중 대다수

는 이와 같은 유로조건에 대하여 발성하지 많았는데 비록 '신광장' 에 대한

시민 대다수의 존경의 엽은 사라지지 는 많있지 만 추종자는 없어져 버리고 말

있다. '신광장' 과 '민주주의 당장' 과 같은 시민운동단체 내에 있어서 도

독일통 일의 방법에 관하여서는 들를t 민주주의 와 사회주의의 연게를 를한 사

회의 혁신를제를 둘러바고 견해차가 커져 랐다. 그 결과 '신광장 ' , '민주주

의 당장f , '평화와 인권을 위한 이니서리브' 와 같은 시민운동단체는 l 9 9 o

년 2월 7일 '9o동맹 ' 이라는 연장공천체체를 구성< 인민의피 선거에 임할것

에 합의 하 다 출

l99o년 2월 2o일에 통과된 의치진출차단 조항이 없는 선거법에 의하여 3월

l8일 드디어 24게의 정당과 선거동맹제 , 각종 단체가 선거전에 돌입, 기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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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l. 동독의 정지제도

이 4o.8x블 직득하여 압승하여 버련다. 93.4X라는 높은 주표를중 '민주동맹

은 거의 과반수(독일사회 연합 : 6.3X, 및주돌진 당 : 0.9X)를 석권할 수 있었

.다. '민주돌진 당' 에 대발 저조한 지지를은 국가로위부 접즉이 라는 숙및을 감

수하면서 선거 4일전 사임및 당수 출프강 출누어의 업향이 惡및 것으로 판단

된다. 사민당은 2l.9x의 지지밖에 받지 를및던 반면 공산당의 후신인 민사당

은 i6,4x 의 지지를 적득, 세번체로 큰 정당이 되있다. 자유및 주연합(B則)은

예상을 뒤얼고 겨우 5.3%, '90동맹 ' 은 겨우 2.9x, 여성동맹과 연합공 천및및

녹색주의자들은 2%밖에 적득하지 를契다. 총 2l재 공천명단에 의해 자유 선거

가 실시될 인및의회는 기민당 l63명 , 사민당 88명 으로 반족할수 밖에 업 다 출

비록 구서독 정당들이 선거애 임하지는 많있다고 할지라도 동독주민 생절 조

건의 근본적 인 게선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설정및던 콜 수상과 구서독 기민당

에 대한 동의가 바로 선거결과로서 표현되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독일를

빵' 이 근로자들로부터 대단긴 지지를 받았및 점, 기및당이 북부동독지 역에서

로다는 남부동독지 역에서 절및 많은 지지표를 적득하면서 최고의 지지(3ox)를

얻있다는 점등이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고 하됐다. l99o년 5월 6일에 실시될

지자단체 선거에 있어서 도 이러긴 비를의 정당 지지도는 별로 변한바가 없있

다. 비록 기민당에 대친 지지도가 6x나 저조하 지 만 사민향이 반회할 수 없

었다. 독일사희 연할에 대한 지지를이 절반으로 줄어를 반면 민주사회 당에 대

한 지지율에는 커다 란 변화가 없 다 출

3.5. 독 일롱 일의 장도를 위한 대 및정

인민의회 선거 결과는 및속한 독 일를일의 실현을 지지하는 명백한 증거로서

평가되있다. 4월 5일 인민의뢰 게될식에서 자비네 베르 5 만 를(기 민당)여사

가 의장으로 선를되었으며 그녀는 국가월 수직을 직무대리 하및서 로타 드 메지

메르에게 조각을 위임하 다. 4월 i2일 드 메지에르는 기민당(CDU), 독일사회

연합(DSU), '및주들진 ' (DA), 사민당(SPD), 동독자민 당(FDP), 새로군 동독자

민당(FDP), 독 일광장당(DFp)으로 구성된 연림내각의 수상으로 선출되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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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l. 동독의 정치재도

날 상기 정당들이 서밍한 연림내각 합의서에는 M당리당략적 이권 루쟁은 배

재하고 양 독 일 국가와 공동성 장찰 시 대에 대비한 대 연정을 구성한다. " 라고

되어있다. 연림내각의 정책목표로서 는 "풍요, .사뢰 복지적 정의, 자유., 법치

주의 신현" 과 더불어 "기본 법 제23조에 입각한 독일를 일은 동시에 동독전제

를 위한 것으로시 서독과 과감하고 책임갑있게 회답을 진행하여 유럽의 절화

질.서 에 기여할 주 있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 이외에 연림정당의 각 월

내 교섭단체들은 동독의 신및법을 를해 "기본법의 발경을 를해서 라도 사회복

지 적 안정될 (Soziales Sicherungsrecht)을 불가침 의 개별적 권리로서 도입하

며* 이러한 권리에는 특리 를동의 될리* 주거얘의 권리, 교육애의 련리가 해

당될다." 라고 주장하며 이를 서독과의 희담에서 복표로 삼을 것도 합의하

다. 를독정부는 정지제도의 규법적 기본원리을 새로 수립할만한 시간적 여유

가 얼있다. 4월 5일 인민의희가 구성되자, 3월 l2일자 월탁회의의 헌법개정

실무반이 통과시 길 조약 조안이 제를되 있다. 이 조안은 l99o년 4월 26일 반대

l79표, 핀성 l67료로 기각되있으며 또한 인빈의회 및법위월회 회부 역시 거부

되있다. 이와 같은 결정 사실에 대하여 시민운동단체들은 격렬한 항의를 제기

誰다. l99o년 5월 5일 동독내각은 를법개정에 필요한 위될회를 구성하 및

바, 이로치 헌법게정에 관한 현실적인 기회가 부여되었다 . 5월 l7일 인민의회

가 새로운 지자단체 를장을 롱과시 릴으로이 씨와 군의 자치행정을 위한 기조

가 마련되있다. 그 바로 l개월.후 인민의회 특별회의 에서 사회주의 라는 용어를

동독헌 법으로부터 삭제찰 것을 결 정하있는데 , 이미 5월말을 기해 공글 건물상

의 구동독 국가문장이 제거될 바 있다. 7월 22일 인민의회는 신설주 도입법을

를과시 識는데 이로씨 l952년 에 폐지되 및 브란7부르그, 메를렌 부르고 포머

포머를, 삭센 , 삭센 안할트, 튀링겐과 같은 주들이 부찰하게 되 었다. 주 의회

선거를 위한 법률과 주 의피 선거 일이 l99o년 lo월 l4일 로 확 정되 다 . 동독

수상 드 메지때르가 4월 l9일 시 정및설을 롱해 독일를일 달성에 관하여 " 가

능한긴 빨리, 그렇지만 필요한 정도만큼만" 씨라는 표씨를 제기할 다음 그는

4월 24일 콜 수상과 함께 7월 l일을 기해 화폐 . 경제 . 사회를장을 실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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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 다. 이와 같은 독일국가간의 최료의 국가조약은 6월 M 일 양독의피 에

서 를과되 었다. 국가조약의 발표와 더불어 동즉내 서독바르고가 도입되고 7월

6일부터 블일조약에 관한 피담이 게시되있다. 이때부터 국가적 를일의 일정과

관련되 기도 하지긴 이미 부분적 으로 전독총선을 앞둔 선거전략적 고려와 관련

될 사안들 때를에 정부연 립내각에서 는 갈등이 발생하기 시 작하 다. 7월말 자

민당은 기분법 23조에 의한 가입시기를 비롯하여 연방의회 구성 전독총선에

관및 선거 방법을 둘러발 쟁점때문에 연립내각을 탈퇴해 버및다. 그럼에도 자

민당 를신 장관들은 내각에 여전리 잔류하고 있있다. 8월 중순 드 메지에 르

수상은 "전를성 부재" 를 이유로 사민당 글신 를베르그(Rom-Berg) 재무장관

을 해임시讓는데 이와 더불어 사민당이 연립내각으로부터 탈퇴하도즉 유도하

다. 8월 23일 인민의회는 격렬한 토의를 거치면서 l99o년 lo월 3일을 기해

동독이 기본법 제23조의 적용 력으로 가입할 것을 의결하됐다. 8월 3l일 통

일조 약은 동베를린 에서 서명되됐으며 , 9월 2o일 양독의 회에서 를과되 있다. 독

일를일 이전에 정당를합이 수행되 있던 바, 8-H 11/12일 자민당. 9월 27일 .사

민당, lo월 l일 기민당이 를합되 있다. 동독 녹색당은 전독출선후에 구서독 녹

색당과 를합 할것을 결 및하 다 를

9월 l2일 4대 전승국 외무장관과 양특 외무장찰은 '독일관련 최종결정에 관

한 조약' (2+4 조약)을 통해 를일독일이 " 내 . 외적으로 찰전한 주권M 을 란

게 필을 인정하 었다 . l99o년 lo월 3일 최죠의 전독의회가 베를린 의 제국의 사

당에서 열련다. 연방하월애는 구 인민의회 를신 l44명이 의원으로 주가되 었

다 . 이날 연방정부 내각에는 드 베지에르, 자비네 베르그만 를, 귄터 5 라 우

제(이 상 기및당), 라이너 오트 렙(자민 당), 한스요하임 발터(독 일사회 연합)가

무 임소 연방장관으로 취 임하 얼다 . l99o년 l2월 2일에 실시될 독 일연방의회 선

거와 더불어 독 일연방공화국애는 처음으로 전독를선 에 의에 구성될 의회가 생

겨 및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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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터 빙전 if

(Dieter Bingen)

l . 재 녑

동방조약이 라 함은 연방수상 빌리 브란트(사민 당)와 외부장관 발터 쉘(자민

당)에 의해 구성되 던 및방정부가 l97o및부터 l973및 간얘 독일의 신등방정 책

의 일활으로서 바르샤바조약기 구의 회핀국들과의 관계정상화하기 위하여 및런

(i97o및 8월 i2일 ), 를란드(l97o년 l2월 7일), 체코슬로바키 아(l973및 l2될

ii일)와 체결한 조약 을 말한다. 해당 분헌상으로는 양독간 조약(를행조약과

기본조약) 그리고 베를린 협정(l97l및 9월 3일)도 동방조약에 속한다. 베블린

협정은 4대국에 의해 체걸되 있으며 ) 이에 서독과 동독이 '우및의 정.서 ' , '를

과여행협 정' , '베를 린시와 동독간의 합의 ' 를 통해 결정적으로 참여장으로씨

성립될 수 있있다 출

2 . 역사적 근거와 정치 적 근거

동방조 약은 외교정적에 있어서 상호 사고방식 전찰을 를해 합의도출한 결과

이다 . 연방독 일의 실질적 외교정책은 장기 적인 복표(정 화조 약. 민족자결핀 의

실현)를 포기하지 많으및서 들 . 서간 긴장찰화정 책을 배경으로 미국과 서유럽

의 동방정 책의 새로운 발전 주새얘 적응하고 이와 등시에 禁련과 바르샤바조

약기구의 회딘국에 대하여 자체 이니셔 히브 발취를 를해 독 일정책의 행동반경

을 확장하려는 것이 있다 를

* 연방등유 럽 및 국제문제 및구소(Das Bundesinstitut der Ostwissenschaft-

liche und internationale Studien) 를 란드를제 연구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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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동 방 조 약

브만트 . 쉘 정부의 동 방정책은 이전 연방정부의 관계정상화 노력과 연길될

수 있는데 i 연방수상 아데나워 애 의한 대로 외교관계 수 립(l955및)t 외무장관

패르하아트 류뢰더 재 입시 의 를 란드, 헝가리 , 불가리 아 , 루마니 아에 무역대표

부 재설, 연방수상 루트비 히 애어하르트의 평화를첩 (l966및 3월), 외무장찰

츠란트와 그 참모진 (국무차관 에곤 바가 주도하던 외무성내 기획단)의 구상 를

기민당 . 기사당과 사민당에 의한 대 연정의 동방정책(l966및 부터 l969딘까지 )

이 이에 해당한다 零

그러나 바르샤바조약기구 회될국과의 찰 게 정상화를 위한 정치 적 타게는

l9인년 까지는 좌절되 고 말있는대 , 그 핀 인은 기존 연방정부의 독 일정적과 동

방정책의 입장(발독대표딘 주장, 동독이 라는 국가성을 불 인정)이 찰만하게 수

정되 있고 바르샤바조 약기구 희원국이 고들의 요구를 최대로 내세우며 (l967및

도 칼스바트의 길정사항, 1967/68년 도 본과 모 스 5 바 간 를 첩교찰) 그들이 (루

마니아 제외 : 외교관계 수 립 l967년) 서독에 대해 제한정 책을 됐기 때분이 있

다 . l969및 이 지 나면서 비 로 소 동유럽 블록국가들의 최 대요구(3국이 른 , 동 독

을 외국으로서 국제 법상 인정 등)는 될화되 는 조 집을 죠 다 출

마 침내 연방수상 브 란트가 시 정연설(l969년 lo월 28일 )을 를해 정치 적 돌파

구를 바련해주있다. 처출으로 제2의 독일국가의 실재가 공식 적으로 인정되 있

다 . 연방정부는 다른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회될국들때게처럼 동독에게 라상호

간 무력사용 및 무력위협 포기에 관해서 상호 동등자격 을 인정하는 구속력 을

갖춘 협 정'' 을 맺자고 제 안및다.(l) "해당 당사국의 토상의 불가침 성을 배

려하 는 " 무력포기 정 책이 바 르 샤 바 조 약 기 구 회핀국(및련 , 폴란드, 동독, 체

코슬로바키 아)과 맺을 조약에 표명되 도록 하려는 것이 었다 . 연방정부는 그 댓

가로서 동구권 이 베를린시 전체에 대한 4대국 협정의 인정에 따른 서베를린 의

연방과의 결속을 인정할 것과 모든 독 일인의 자결권 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구

할 것과 함께 분단독 일에 있는 주 민을 위한 분단고롱의 완화 같은 것을 기대

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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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동 방 조 약

3 . 모스고바조 약

'독일연방공화국과 豊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및방간의 조약' (1970및 8월

l2일)은 l969및 l2월 에 시 작f l97o딘 l월과 5월중 독일측으로부터 국무차찰

애곤 바와 및련측으로부터 외무장관 그로미 조의 3회에 걸친 희담과 협상의 결

과 다. 기 누설로 인하여 공재되 어버 린 l97o및 5월의 소위 바 문서(Bahr-

Papier)에는 모스고바조약의 중요한 원 리을 구성하는 독일측 협상대표의 lo게

주장이 요 약되어 있있다. 동년 7월말로부터 8월조 모스고바에서 외무장관 쉘

과 禁련 외부장관간에 최종협상이 재최되있다. 등 및 8월 l2일 모스5바에서

동 조 약은 연방수상 츠란트와 각료회 의장 코시긴, 그리고 양국 외부장관에 의

해 서 명되 었다 출

이 조약의 정치적 핵십은 제2조와 3조이다. 2조에는 "쟁 점 을 전적으로 정

롸적 수단으로 해결할 것" 과 "유럽의 안로와 국제안로와 찰계되는 문제 해

결과 국제 연합헌 장 제2조에 따른 상호찰계에 있어서 부력위협 또는 무력사용

을 포기할 것" (2)이 의무화되 다. 제3조애서 서독과 출릴은 "유럽의 평화

는 오로지 그 어느 한및도 및재의 국경을 변경시키려하지 많을때에만 유지될

수 있다. 양국은 유럽내 모든 국가 토의 불가침이 오늘날의 국경과 더불어

아무런 제한을 받지 많고 존중되 도록할 의무를 진다 . 양국은 그 어느 누구에

게도 지 역에 대한 핀한을 청구하지 많으며 미래얘도 는와 같은 것을 절구하지

많을 것을 선언한다 . 양국은 폴란드의 서부국경을 구성하는 오데르-나이께선 )

그리고 서독과 동독간의 국경을 포합하여 유럽내 모든 국가인 국경이 이 조 약

이 체결될 당일에 형성되어 있는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미래에도 유럽내 모든

국가의 국경으로서 파기될수 얼다고 간주한다." 라고 합의하있다.(3)

3 .l. 국제 법적 근거 , 헌 법척 근거 , 료약상의 근거

제2조와 합께 여하한 무력사용도 명백히 배재되 있는데 이는 유 엔헌장 제 53조

53조와 제lo7료의 적국료항과 중첩될 절씨다.(4) 제3조는 합의차에 국경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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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동 방 조 약

겅되는 것을 배재하지 많고 있다. 서독은 이 조항과 관런, 이미 양독 국경과

오데르-나이세 국겅을 '존중 ' (Respektierung)한다고 선 언하긴 하 지만 그 렇

다고 찰력한 국제 법적 인정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독일측은 지 역반찰 청구권

포기문제와 찰련 인연방정부가 평화적 재롱일정책을 포기함을 를하는 것이 아

니다. 일반적으로 지 역반찰 청구권은 외국의 국토중 일부에 대해 설정할 수

있지 2게 국가의 합병(Fusion)에 대해 설정할 수 없다. 그래야만 동독을 국가

로서 인정한 이루 재를일이 가능라다" 라고 확인하있다.(5) 제4조의 비저즉

조항은 특히 1952/54년도의 특일조약을 고려해 볼때 서득에 대해서 특별한 정

지 적 비중을 차지한다 출

이 조약은 모 스 5 바 조 약 자체 , 독일를 일에 관한 서한, 연방정부와 서 방세 력

간의 서신교찰으로 구성되 어 있다. "모스고바 조 약은 무력포기 와 국경존중과

더불어 현상유지 (Status quo)에 입각발 것이기 때를에 연방정부는 현상의 정

화 적 재선를 력, 즉 재롱 일 추구가 조 약에 위 반될다는 비난을 받지 많도록 유

의해야 한다. 분외한 일지 라도 쉽사 리 인식할 주 있도록 조 약에 재를일 정책

이 명기되어야 하고, 그리고 료련은 전술한 '독일를일 에 관한 서한 ' 을 아무

런 이의 업이 받아들여 야 한다는 점들이 .씨독측의 소망사항비 었다. " (6) 서독

의 서 방세력과의 서신교찰을 를해 독일제국에 대한 승리와 점령으로부터 파생

되는 4대국의 고유한 권한은 다씨 한 번 곡 인되 었으며 , 이와 더불어 포 스 5 바

조 약의 공존적 협 력방식의 성 격과 서특과의 평화조약 재결애 대한 유로사항이

강 조 되 있다 擊

4 . 바르샤 바조 약

'독일 연방공롸국과 폴란드 인민공화국간의 상 호 관계정상화의 될 적베 관긴

조 약' (1970년 l2월 7일)은 l97o닌 2월때 시 작될 서독측의 국무차관 둑 비츠

(Duckwitz)와 폴 란드측의 외무차관 비니비츠(Winiwicz)간의 렇상의 결과 성 립

되있다. 부려 5뢰께 걸친 상호 입장정리를 위한 예비희담에 약 5게월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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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등 방 조 악

비교적 장기간이 및애되었던 이유는 회담의 출질를제에 찰한 양측의 상이한

입장 때문이 었다. 연방정부는 월래 국경분제에 관한 성분화와 더불어 부력포

기조약을 생각하고 있있으나 폴란드 정부는 공산당수 고들카가 l9린년 5월 l 7

일 회담 의제로서 제안편및 것처럼 "동독과 를만드간의 괴엘리츠 조약" (Go-

erlitzer)에 따라 순수한 국경조약을 체결하려고 하됐다. 폴란드측를 제6차

회당이 시작되기전 모스고바조약의 국경관련 조를이 불충분하다고 거절하

다. 최종협상은 동및 ll월 양국 외무장관 쉘과 애드리조프스키 (Jedrychowski)

간에 얼했다. 이 조약은 l97o년 l2월 7일 바르샤바에서 및방 수상 브란트와

폴란드 수상 치 랑키예비치 (Cyrankiewicz), 그리고 양국 외무장찰얘 의해 서명

되 됐다 .

이 조약중 정치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3게항으로 되어 있는 제l조이다. 동

조에는 "서독과 를란드는 l945년 8월 2일 포츠담회담 결의사항 제Ix장에 기

술될 국경인 오스트제의 崙비네뷘데(Schwienemeunde)의 바로 서쪽으로부터 그

기고 이곳으로부터 오대르강을 따라 라우시저 (Rausitzer) 나이체강의 하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라우시처 나이에강을 따라 제코슬로바키아와의 국경까지

이르는 현행 국경선 이 폴란드 인민공화국의 서부국경을 구성한다고 의견의 일

치를 로았다. 양국은 양국의 및 국경에 대한 불가침 성이 현재는 불른 미래체

도 불변임을 강조하고 양국의 토의 불가침 성를 상호간 아무런 제한을 받지

많으면서 존중할 의무가 있다. 양국은 상호 지역반활 청구권을 결코 행사하지

많고 미래얘도 행사카지 많을 것입을 선언한다." 고 되어 있다.(7) 제4조는

이 조약이 "당사국간에 예전에 체결되었거나 담사국과 찰계되는 양국간 및

다국간 국제적 합의에 저촉되지 많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폴란드 거주 독일

인에 대한 를국여행규정은 바르샤바조약의 일부가 아닌데 를란드 정부가 이와

같은 국내사 안을 회담의 대상으로 삼기를 월하지 많있기 때를이 있다. 그대신

를란드 정부는 l97o년 ll월 l8일자 를로에서 "독일 국및밈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랍" 과 "양국민중 국제결혼가정 출신의 사랍들M 등 출 "수만명이
> '

를국여 행 내지 가족합류가 가능찰 것이라고 로장하 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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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l. 국재법적 근거, 헌법적 근거t 죠익상의 근거

국제법 학자민 클라우스 아를트(Claus Arndt)는 동 조약 제l조어 대하여 다

읍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이 조항은 독일및방공화국에 의한 포츠답 선언을

인정하는 것과 동격적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며, 오데르-나이째선의 성립에

관한 입장도 포함하지 많고 전체로서의 독일이 아닌 서독에 대해서 만 법적으

로 구속력을 갖고 있다. 즉 동 조약 재l조 재l항애 의한 의부수행은 서독이

그 권한의 한도내얘서 폴란드인 들이 궁극적 으로 안정될 국경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무력포기 의 분명한 표현이나, 전혀 재기될적조차 없는 정치

적 청구권의 포기는 걸코 아니다. " (9)

모스s바조약과 바르샤바조약은 비준 동의를 필요로 및다. 비준동의 과정은

등방정 책 주진상 각종 단계에 있및 정지적 복잡성 때를애 단지 출련과 폴란드

이외애도 서방 3대국과 동독이 직접 또는 간접 찹여하는 절차를 많게 되됐다 출

모스고바조약 및 바르샤바조약의 비춘과 베를린 에 관한 4대국 협정 체걸간에

는 아무런 법적인 상호 구속력 이 없 음애도 그렇지 만 이와 같은 것은 하나의

를음, 즉 정치적인 공동해결과제로서 공통적 인 부분이 있었다. 를응중 한 부

분이 파기되면 유움전채가 소실되 어 버리듯이 베를린 협정이 없이는 동방조 약

이 비준필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오스를바조약과 바르샤바조약이 비준되지

많으면 베를친 애 찰한 4대국 협정 역시 호력을 발할 수 없게 되어 있 다 零

모스s바조약과 바르샤바조막은 서독 역사상 정부와 핀내 야당간의 가장 치

열한 정치적 논쟁을 마친후 l972년 5월 l7일 에는 독일연방의회애 의해, 그리

고 l972년 5월 l9일에는 독일연방상될 에 의해 비준 등의되있다. 이 조약들은

i972년 6월 3일 비준서의 교찰과 더불어 고 료력을 발하게 되있다. l972년 5

월 l7일 독일연방의뢰 는 도스5바조약과 바르샤바조약에 관한 결의시 기권 5

표와 함께 만장일치로 채택및 후 "이 조약들은 독일에 대한 명화조 약 체결을

사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f 오늘날의 기존국경 에 대한 법적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차 다. 이와 동시애 "및체로서의 독일과 베를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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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한 4디국의 권한과 책임은. .., 이 조약얘도 불구하고 저측되지 많는다." 는

접이 강조되 있다 .(lo)

5 . 4대국 협 정

l97l년 9월 3o일자 '때를린협정 ' 은 료스5바조약과 바르샤바조약과 마근

가지로 l972년 6월 3일에 발료되있다. 이로써 '4대국 협정' 은 국제법적 상

찰 때문에 비록 서특이 아니라 서방 3대국과 豊련이 체결하기 는 하 지 만 그

의미상 동방조약을 구성하는 일부가 되있다. 이 협상은 l97o및 3월 대사급으

로 시작, l7게월동안 33희 의 뢰답을 통해 성공리 에 종결되 있는데 , 이에 대해

본측은 모스5바조약과 바르샤바조약의 발료를 베를린에 관한 합의사항과 연

계시키도록 초력識다. 베를린에 관한 합의사항은 구체적인 조약분안 작성시

양립할 수 없는 양즉의 법적입장을 근거로한 일종의 타협이있다. 豊련과 동독

은 그들의 최대 요구사항을 관절하지 많있으며 서방세력과 서독 력시 그들의

최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지 많았다. 배를린의 서부접령지역은 활전한 연방주

도 아니고 득립될 정치단위도 아니있다. 서베를린 은 베를린 전체에 대한 전승

국의 본래 권한을 근거로 연합국의 주핀적 관할하에 있으면서 서독과 특히

접한 관계를 유지하 다 를

6 . 동독과 제 결한 기본조약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기본찰계에 관한 조약' 은 l972년

l2월 2l일 서명되있으며 l973및 5월 ll일 비준될후 i973및 6월 2i일 발표되 었

다 .

양독간 협상은 매우 더디게 진척되있는데 기본조약에 관한 의견교찰시 그

입장의 출발접 이 매우 상이하 기 때를이 됐다. 동독은 서독과 체결한 최죠의

국가조약인 를행조약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있으며 그들의 대서방

정책상 단지 2가지 중요한 목표만이 미결로 납게 되있다. 즉 그것은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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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동 방 조 약

유브조건이 없는 국재법리 인정과 서독으로부터 향을 받지 많는 동독 대외

관재의 수립 등이있다. 서독측은 특히 양독찰계가 특수한 형태라는 확인, 인

간적 고를의 활화> 그리고 서베를린 의 대독일 연방공화국 결속의 인정애 중요

한 복표를 두있다. 협상의 결과는 타협이 있다. 기 본조약은 한및으로는 내독관

계(동독이 외국이라고 국제 법적으로 인정하지 많으면서)를 공식차 하 고 다

른 한및으로는 인간적 및 익과 더불어 내득관재가 계속 발전될 수 있다는 계기

를 마련해 주었다 출

7 . 프 라 하조 약

'독일연방공화국과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공화국과의 상호관계에 관긴

조약' (1973및 l2월 ll일)은 장기 간에 걸친 상대 방 의중 탐색 대담과 협상을

거 친후 성립되 있다. 끈 질긴 탐색의 주된 이유는 어느 시 팀부터 l938년 도 뷘헨

협 정의 효력을 무호화할 것 인가 , 그리고 이와 같은 무표화 선 언으로부터 파생

되는 법적결과 등의 분제점 때문이 었다. 회담은 l97o및 lo월에 게시되 었다 출

l973및 5월/6월애 양국 외부장관 쉘과 고를택(Chnoupek)은 공식 적으로 마지 막

협상을 거쳐 l973및 6월 2o일 가서 명하 다. 외무잠관 쉘이 모스고바에서 서

서베를린의 포합(서때를린 법월에 대한 법를공조) 문제를 합의함으로씨 笠 련

의 등맹국들에게 전례를 남기재 되자 이 조약은 l973년 l2월 ll일 프라하에서

연방는상 브란트와 채코수상 스토로우갈(Strougal), 그리고 양국의 외부장관

에 의해 서 명되 다. 바로 이 날 본과 프라하간에 외 교관계가 수 립되 있다. 프

라하의 조 약이 서 명될 lo일루 서독은 불가리 아와 헝가리 와 외 교찰계를 수 립하

다 .

7.l. 국제 법적 근거 , 헌 법적 근거 , 조약상의 근거

이 조약의 중접은 뷘헨협 정이있는데 , 그 제l조에는 "서독과 체코슬로바키 아

는 l938및 9월 29일자 될헨정 정을 양국의 상호관계를 규 정한 이 조약을 기준

2 4 3



22. 동 방 조 악

하여 부호라고 간주한다." (11)라고 되어있다. 이로치 채로슬로바키아는 윈헨

협정의 무효화라는 분구를 이 조익에 수용하려 던 본래의 의도를 관절하었다 출

서독은 이와 같은 부료화가 저읍부터 고 료력을 발한다고 표힌하는 것은 괴할

수 있됐다. 법적표력 이라는 민으로 볼때 독일측 역시 사후적 부호화를 아무런

유딘조건 없이 받아들일 수는 없있다. 이같은 이유로 동 조약의 제2조에는 윈

헨및 정의 사후적 무료화에 관한 일련의 유로사항(국적문제 , 물 릴적 청구권등)

이 내포되 및 것이다 . 또한 이 조약에는 모 스 7 바 조 약과 바르샤바조 약 및 기

본조약과 마받가지 로 무력포기(제3조), 국경의 불가침 (제4조), 공동협 력(제5

조)이 규 정되어 있다 를

8 . 결 른

등방조 약의 정치 적 령가 및 법적 평가는 서독 정치가, 법률가, 출받인 의 극

렬한 논쟁의 대상이있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모두 3회에 걸친 판결과 함께

를방조약의 법적를제를 다旱있는데 동방조약이 기본법에 위배되지 많는다고

판결하었다. 돌이켜 로건대 동방조약은 7o년대 전반기얘 서독의 정계에서는

불른 동유럽측 조약당사국애서 매우 상충된 희망과 우려를 반 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와 희망은 료한 7o및 대가 경과하면서 8o및대에 이르기까지 다시금

변천되 있읍을 알수 있다 출

l975및 에 구주안로협 력회의체 결성시까지 서독의 동방정 책 반대자들에게는

동방조약과 신동방정 책이라는 새로운 츠선 때를에 기본법 전를에 명시될 l949

및 이래 연방독일의 장기적인 민족적 목표발성 정책이 사실상 포기되어 버리

지 많나t 그리고 본(Bonn)의 독일정척과 동방정 적 사이애 하나의 단절이 발생

하지 많惡나 하는 우려가 지배하고 있있다. 서독에서 우려스럽게 논의될 것들

을 동유럽측 조약당사국들은 동방조약과 유럽안로협력회의 최종분서를 를해

평화조약 체결을 대체하 다고 간주하고 독일분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식으로

해석및다 출

2 4 4



22. 동 방 조 약

7o년대 후반기 이래, 그리고 8o및대에 접어들면서 그 정가에서 및화가 일어

識다. 동방조약이 정치적 , 경제적 , 문화적 블특 탈피조약으로서 및방독일의

동유럽내 행동반경을 확장시 識다는 유익발 측면이 동방조약에 대한 월래 반대

자들로부터 점점더 재 평가 되기 시 작를다. 동방조 약이 갖고 있는 국제 법적인

공존방식 이라는 성격이 국내정치적 토른시 너무 강조되 어 이 조약들 특히 바

르샤바조약의 문구와 정신이 맘각상태에까지 바 질및 하 다. 동방조약, 특히

를란드와의 조약의 정지 적 기속료과를 주장하는 정파들은 독일의 동부국경 에

대한 행사분재와 관련하여 동독에서 국가질서가 붕괴되던 과정과 독 일를일과

정에서 다시금 국경논쟁 에 불을 붙 으며 독 일및방의회네 각정당의 대외정책

결정자들의 최소한의 타협으로 이 런 논쟁은 끝이 및다. 본의 독 일정책과 동 방

정책은 긴장찰화 정책의 제2단계에 접어들어 독일문제의 진전된 해결방안이 정

치 적으로 조 약당사국들에게 손해를 주지 많을 것입을 유럽의 인접국들에 게 설

득해야할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띤있다. 이러한 해결은 오로지 동유럽 인접국

을 포용할 때에및 정치 적으로 바람직 하고 달성가능한 것으로 간주되 있다 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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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랄드 를라인류미트 )

(Harald Kleinschmied)

l. 게 넘

동 . 서독간의 를화관게는 특이誰다. 피냐하면 서독인 의 사고방식 으로는 동 擧

서독의 문화관피만 하나의 분화와 하나의 민족에 속하는 두 국가간의 관계를

의미望으나, 동독은 이같은 서독의 '독일단일민족문화' 라는 재념에 대해서

"사희 주의직 독일민족분화" 라는 대립적인 명재를 가지고 있 기 때를이 다 를

동독애서 분화의 재념은 l9o2년 레닌이 구상한 선전과 선동재 념과 접한 관

련이 있있다. 때분에 여러 부처(애및대 분화성, 교육성), 대중조직 (분화동

맹), 를화단제(작가협회 t 작곡가협리 ), 심지어 대중매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

하고도 중앙를제적 인 분화체계블 갖고 있있다. l989년 가을의 및힉기까지 동

독측은 양독간 분화교류를 모두 중앙집 딘적인 방식에 의해서 결정했으며 서독

을 '자본주의 적인 외국 ' 의 하나로 간주識다 를

l978년 간행된 동독의 분화 정치사전은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대외 를화관

계' 를 다출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이들 국가틀과의 운화관계는 부엇로다

도 동독의 사회적, 문화적 , 학술적 인 업적을 일복요연하게 로여줌으로씨 민주

적이고 정화애호적 인 세력들과의 협력을 강화시키 는대 기여하는 것이다. 문화

관계는 제국주의 적 이데올로기 에 대항해서 표과적으로 주챙하고, 이를 수단으

로 해서 사최주의의 정치적 . 사상적 부장과 정화를 위한 루쟁을 지원해야 한

다. 중앙기 구의 장 또는 그 산차기 관의 장은 외국 파트너 와의 접촉을 통해서

이같은 외국과의 분화 . 학술 관계라는 과제를 수행한다" . (l)

차 도이 칠란트 풍 5 베를 린 방송 편집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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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 반해 연방재하의 서 독에서는 및방내 각주와 각주의 를화부서를이 문화

정책을 답당해 됐으며 현재도 그령다. 서독애서는 이데을로기 적인 복적출 위

해서 를화정 책을 이용하려 고 시도하지 도 많았고 이는 지금도 마및가지 이다 諒

2 . 역 사

물를 사뢰주의를 일당(sED)의 대외 문화정 책은 항상 위에서 언급한 공 격적인

목표만을 갖는 것은 아니 있다. "독일분화의 혁신'' 을 기지로 삼았던 소위

'반파시 스트적 인 료기 ' 에 당시 笠련점령지를 블치 및던 독일공산당은 독 일전

체를 를화적 인 단일체로 간주및있다. 독일공산당은 로및 장교틀의 비로하에

l933및 이전의 시기 , 즉 독일의 문화유산 특히 독일고전주의 를 새로이 계승 譽

발전시 키고 피곡될 나치의 잔재에서 벗어나려 고 는 력및다. l933년 이루 주 방

되 있던 많은 작가들은 당시 그들이 느끼기에 '더 나은 독일' 이라고 생각되

및 동특으로 귀찰및있다 零

동독 정권이 수 립되고 냉전이 시 작되자 를화 정책의 이데올로기 화가 점차 곡

대되 있으며 나치시대와 유사한 피곡현상이 나타및다. 즉 , 퇴폐주의 와 형식주

의 에 대항하는 한 편 , 대 외 적으 로 미 제국주의 와 범세계주의 에 대 한 루쟁 을 선

언및다. 이때부터 '사희주의 적 사실주의 ' 가 예술방법른이 되 있으며 , 여러

'사상적 인 적 ' 에 대해 규정차기 시 작인다. 서독이 동독을 승 인하지 많고 있

고 를특이 국제 적으로 고 립되 있및 l95o년대와 6o년 대에 를독지 도부는 국내 및

대외 적으로 릴요認및 적미라는 이미지를 '호전 적이고 복수를 도모하는 서독
t

으로 삼있다. 이 시기 에 동독은 예술가의 교류, 잡지 및 서 적교류를 극히 제

한하 으며 교류를 하더라도 자신들이 설정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대외 분

화찰계 ' 라는 정의에 입각해서 서독의 사뢰적인 변화에 향을 미치는 교류를

시 도및다. 당시 서독은 이같은 동독의 태도 때분에 정부차월 에서 찰 범위하게

반공주의 를 표방하고 있있고, 동독에서 이루어지 는 분화 적 성과를 인정해 주

지 많 았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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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은 서독이 재3세재에 대한 자주적인 분화징적을 펴나가고 단독으로 국

제적으로 독일을 대표하게 점으로좌 야기될 자신들의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때까지만해도 존속되어오던 전제독일의 를화적인 언관찰재(예 : 도서관제

도, 출판재도 등)를 단절하고 독일이라는 하나의 공동체 사회의 분리를 도모

및다. 또한 동독은 서독과 를화관계를 수립하고 를화협정을 채결하려고 시도

및으나, 이는 국가승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발 및술적 인 목표 때를이 있다. 서

독정부는 당시 이같은 시도를 무시 해 버했다 출

l97o년대료 동독이 서특에 대한 실제 적이고 그를될 위협을 료기함과 동시 에

서독은 동독을 승 인하 고, 이를 계기로 동독은 '사회 주의적 민족문화' 라는

과거의 주장을 더 이상 되플이하지 많고 '하나의 민족 두게의 국가' 라는 서

독의 명제를 따르피 되 다. 이러한 배경하에 l972및 l2월 2l일에는 양독간에

기본조약이 체결되있다. 기본조약의 부속의정서에는 양측이 "를화적인 협력

을 위해 를력" 하며 이를 위해서 "정부간 협정체결에 관해 협상" 할 의무를

진다 고 규 정되 있다 .(2)

이러한 협상출 곧 교착상태에 바지게 되었고 l975년 lo월에는 중단되 었다 출

그 이유는 동독측이 l인5년 이전에 동독 토 -특히 동베를린 의 박물관- 에 있

었및 구 프로이센 문화재 료두를 '반찰' 해야 및다고 요구識기 때문이다. 동

독측은 이러한 요구사항이 이행되어야만 문화협 력에 관한 협상에 응할 수 있

다는 입장이 있다. 이에대해 서독은 프로이 센 문화재단 소유의 예술품들이 및

합국의 법과 국제법 정신을 존중한 서독법률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인도될 것

이브로 이 문화재의 반찰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

및 다 .

따라서 동 . 서독간의 국가차월 의 최료 접촉은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했다 찰

각각 상대방 도시에.서 개최되어 양국민 간에 열렬한 성월을 받았던 기진전시회

와 화주간템 사는 에리히 호네커의 분차.재 반활에 관발 <게라요구 ' (Geraer

Forderung)로 양특간 관계가 냉각될 이루 더이상 지속될 수 없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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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7o딘대 후반 동독의 저명한 작가와 예술가들이 작곡가 볼프 비어만(wolf

Biermann)에 대찰 국적박탈애 찰의하여 서독으로 망명해 왔다. 이들의 작품들

은 서독에서 만 공게필 수 있있다. 이들 작품이 그후 동독에서 다시 선로이게

된 것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다. l98o년대에 서독으로 이주해온 동독

예술가들의 찰동은 동독의 분화를 서독인들에게 이해시키는데 큰 기여를 및

다 .

동독의 변혁이후 작가들과 비정가들 사이애서 동즉을 터릿및 예술가들과 동

득에 납아서 를판급지 등 불이익을 받기는 認지만 려행의 자유와 불질적인 로

장 등 여러 특권을 향유望던 예술가들의 출리와 역찰분제에 대한 격렬한 논쟁

이 있있다. 비평가들은 동독에 남아 있있던 예술가들은 본질적으로 불법정련

의 유지애 동조및으며 이에 대한 공동책 임이 있다고 주장識다 를

이러한 비난은 동독의 변혁이 있기 약 lo여 및전인 l98l년 만해도 거의 일반

의 관심사가 되지 를및다. 당시에는 헬무트 류미트 서독수상과 포네커 서기장

이 베어벨린세에서 만나 '공동성 병' 을 발표하고 를화관계얘 대해 협의한 것

만으로도 대부분의 사랍들의 눈에 로기에 큰 성과로 비쳐됐있다. 공동성 명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양측은 "분화및 력과 교류를 더욱 발전시 릴 수 있는

가능성 " 에 대해서 정의일으며 , "상대 방의 문화 . 사회적인 생찰을 필이 씨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가능성 을 높이도록 서로 를력해야 한다" 는

입장을 표명및다 .(3)

l962년 중반에는 동 . 서독간에 2개의 공식전시희가 게최되 었다. 하나는 서

독이 주관한 '시공될-공될시 (Stadt Park - Park Stadt)' 라는 제목의 전시회

로 동 베를린 , 마그데부르5, 릴니츠에서 개최되 었고, 또 하나는 동독이 주근

한 '릴-프리 드리리-쉰릴' (Karl-Friedrich-Schinkel)이 라는 제복의 전시뢰로

함부르5에서 재최되있다. 이후 호네커 는 당시 수상실 장관이 및 한스-유르겐

비류네브스키 (Hans-Juergen Wischnewski)에 게 분화협상 재게를 제안하고 말생

많은 프로이 센재단 소장의 예술품때 대및 문제는 협상에서 제외시 키자는 제의

를 를다. 이러긴 제안은 l982년 가을 서독에서 의 정권교제 후께도 계속 지속

- 2 5 l -



23. 를 화 찰 재

되었다. 꼭 l및후인 l983및 9월 제2단계 를화정상이 시 작되 었다. 이후 약 3딘

간의 협상 끝에 l9挑및 5월 양국간의 '문화협 력에 찰한 협정' 이 서명되 있는

데, 이는 기본조약 체길 l4및 만에 이루어진 것이있다 출

3 . 를화협 정의 내용

를화협 정은 양국 를화관계의 기본를을 정하는 협정이 지만, 협력분야들이

매우 상세히 규정되 있으며 , 관청, 국업기 관, 조직, 협회 등의 공공기 관과 함

께 "를화분야에 종사하는 사랍들도 교류에 참여" 해야 한다는 것이 명를화

되 다. 2및간 유료한 "국가적인 실무계획" 과 함께 양국은 특히 음악과 를

판부문에서의 "상업적인 를화교류" 도 촉진라도록 望는데, 이같은 상업적 인

교류는 냉전의 시대에 있어서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를望던 것이다 출

문화협 정 체 결로 양독간의 협 력관계가 개선 , 발전 , 측진되 있으며 , 그 결과

학자 . 학생 . 경컴 . 정로 . 를학교류를 를한 교육과 학술분야의 협력, 상호 행

사 및 축제참가를 를한 미술 . 화 . 분학 . 음악 . 언어 . 박물관제도 . 기념물

로호 등에 관한 협력, 전시희 및 연극교류, 출판 . 도서 . 자료에 관한 협력 I

방송분야에 있어서의 협력 등이 이루어지 게 되있다 출

서베를린지 역도 l97l및 9월 3일의 4대강국 협정에 따라 를 를화협 정의 적용

을 받았다. 특히 분화협 정 당사자들은 " 전쟁으로 인해 잘를 배치될 를화재를

가능한 제위치 로 이관시 릴 준비가 되어 있음" 을 선언및다. 이로씨 과거 프로

이센 를화재에 포할되 지 많은 분화재 , 예활대 국가 및 교회 소유의 자료, 공

공 .사유의 수집품 료는 게게의 미술작품 등에 관한 협상을 위한 길이 마련되

있다. 를화협 정이 료력을 발생및 직후 상당량의 자료로존소 및 박를관의 자료

가 상호간에 반찰되 있다 零

를화협 정과는 관계가 없는 일씨있지만 동베를 린의 외화조달책 입자이던 동독

재무성 차관 알렉산더 샬고-골로드코브스키 (Alexander Schalck Golodkowski)는

몇년동안 박물관 및 소장 애술품을 주로 동독 국가로위부의 협조하에 수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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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있다가 서독의 재력있고 관심을 가진 인사들에게 발아넘 됐다출

문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동독측은 분화협정이 없으므로 동.서독간의

광범위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지지 를및다고 주장해 誰있다. 정정제결을 위한

령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자 서독측에서는 분화교류를 할 깅우 동독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예술가와 작가들발의 교류를 허용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져

랐다. 예상대로 분화협 정 체결이후 분롸교류가 동독에서는 국가에 의해서 독

접적으로 결정되긴 譜지만 분화교류 참가의 범위는 당조 예상및던 것로다 월

및 및있다 구

과거 몇년동안 서독을 여행및및 출자로다 더 많은 예술가와 작가들이 일시

에 서득을 방분및고, 일부는 서독에서 작품찰등을 하기도 禁다. 아울러 를즉

은 점차 서독의 를화기관에 대해 개방을 및으며 , 서독의 여러극단의 연구와

서적전시회를 자신의 역에.서 피최하도록 리용및다. 이같은 현상은 동독피

정지.분화정 책의 분위기에 향을 미쳐서, l989년 가을의 사태시 로여됐및바

와 같이 독일민족의 정신적인 통일을 지키도록 하는데 기여및다출

4 . 통 일조약에 있어서 의 문롸정 책

통일조약 제35조는 '를화 '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제35조 제i항은 "분단

되있던 시절, 양독간에는 비록 상이한 분화적 인 발전을 해오긴 및으나 예술과

분 화 는 록일민족의 일체감을 지속시 키는 기반이있다. 예술과 분화는 독일통일

과정에서 배늘을 수 얼는 독특한 기여를 및다". 제2항은 구동독지 역의 "문화

적인 실체는 그 터떤 손해도 받지 마니핀다."(4)라고 규정되리 있다를 동 조

약 제4항은 M지급까지 중앙집권적으로 운 되있및 분화기 관들은 그 관할권 이

주정부의 지방자치 단체로 넘겨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씨 주정를와 xl

방자치 단체들은 장차 씨같은 문화업 무와 함께 분화의 로호와 창달, 를 화 에 대

한 재정지월을 해야찰 의무를 지게 되었다. 언방은 단지 예외적인 경우 특리

베를린주의 경우만 재및지월하게 되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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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 정들은 구동독의 대부분 분화활동에 있어서 엄청난 정신 적 . 물 질

적인 변화를 조래및다. 를 일조 약에 의해 분화기 급이 l994및 말까지 지속되 재

점으로씨 를화적인 큰 충격은 적어도 일시 적으로나마 줄어들 수는 있었다零그

러나 예출협 회들은 해체되 었으며 , 장벽붕괴 이후 국가로조금이 없어지 게 점으

로씨 국가기 관들(극장, 오궤스트라, 문화의 집 를) 뿐 아니라 개 인 예술가들

도 지금까지 누 리던 세 계적인 명성을 일게 되고 , 생존의 위협에 저하 게 되는

경우가 리다및다. 아울러 를 일조 약 재35조 의 정서 각서 에는 약 6만명의 동독

소수민족인 소르브족이 그들의 ''분화와 전를을 로존하기 위학 자유" 를 로 장

받는다고 규 정되씨 있다 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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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rt. 35, Abs. 1 Einigungsvertag, in: Presse- und Infonnationsamt der Bundes-

regierun惡 (Hrsg.); Ver출rag zwlschen der Bundesrepubll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nokratischen Republik iiber die Herstellung der EInhelt Deutsch-

lands - Einigungsvertrag S .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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拒 3 z z로

게 랄드 클라 인절트 차

(Gerald Kleinfeld)

l. 분단독 일애 있어서 미국의 의미

제2자세계대전 결과로 미국은 여타 전승3재국과 독일에 있어서의 권리와 책

임을 지게 되있다. 이러한 책임과 동 잭임에 근거한 및징은 베를린의 지위를

로장하 으며 , 이에는 전승4개국의 전 베를린에 대한 책입도 포함되 어 있다 출

상기 협정들은 구독일제국 토에서 생겨난 양특국가 즉 서독, 동독과 찰련한

모든 조치에 있어서 비국과 여타 3게 전승국의 찹여권을 동등히 로장하 다 準

전승국의 권리와 책임의 존속을 를해 독일를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필요성은

더욱 부 각되 다 출

미국의 의미는 이러한 법적인 책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및다. 두가지 상이

한 새제찰과 정치체제가 특일 토위 에서 대립함으로써 미국은 독일분제 처 리

의 한 중요한 요소로서 특일에게는 동맹국 이상으로서 중요성을 가됐다. 서독

과 미국은 정치리인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됐으며 , 득일분단기 간중 양국의 협

력은 독일를제를 자유주의 정지체제의 를속에서 해결하는 기료를 제공하됐다 찰

자길의 월직은 미국의 정치사상의 전를중에서 가장 중요한 월적이며, 미국의

외교정잭은 항상 강력함 도및적인 역할을 강조識다 출

2 . 역사적 인 측및

미국비 l945및 이래 독일문제에 개입하게 될 것은 양국관계에 있어서 근본

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베를린 , 서독, 서구에서의 점령군의 주둔 및 지속적인

군대유지 는 미국의 전롱적인 외교정책의 변화를 의미하 다. 과거에는 국제관

漆 애리조나 주 립대 역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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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미국과 독일를일

계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을 의미하는 게넘으로 고 립주의가 주류를 이루있으나

l인5및 이후 미국은 독자적 인 구주정 책 및 세 계 정책을 수 립하있다 출

미국의 구주정 책은 여러가지 외 교 정책 목표를 포함하고 있는 바, 그중에서

도 국가이 익 및 도덕적 가지수호가 가 장 중요하다. 현실 정책은 이러한 외 고정

책의 기조위에 의해 결정되 있다. 미국은 마샬플랜을 를하여 제2차대전 이후

구주재건 체 박차를 가및으며 , 구주 통 합 을 촉 진시 ?.다. 비록 미 국 의 재계지 도

자들은 미국과 구라파간의 경쟁관계는 언급및지만, 미국이 언젠가는 구주의

강력한 도 전에 직먼하게 인지 라도, 경쟁관계는 도움이 될다는 애상때문때 이

러한 일이 가능하었 ) . 서구를합의 긍 정적인 호과는 앞으로 일어 날지도 모를

위협부담에 비해 더 클 것으로 딘 다. 미국은 따라서 구주(경 제)공동체 창설

o 공동의 이 익에 기 여 하 는 중보한 조 치 라고 될% 하 다 출

구주통합의 괄목찰만한 결과로 민주주의 체제가 강화되 고 독 . 불간 협 력관계

가 급 진전되 있다 . 이로씨 제l차대 전 및 2차대 전 미전의 상참이 재긴될 위험이

현저히 감소되 었으며 , 독일의 동쪽부분이 언젠가는 자유주의 국가의 테두리

내에서 서쪽부분과 를 일될 및미라는 기대도 있있다 會

이러한 서 방세 계 빌전에 대하여 를구체 주를카고 있는 료 련의 존재가 위협

적인 세 력으로 간주되 었다 . 笠련은 l8세 기 이래 .리복으로의 확 장정책을 전를

적으로 추구하 었고 독 일과 구주의 분받을 적 책하 었다. 미국 이 구주에 게 입합

으로씨 서베를린 및 서독국민의 자유는 笠련의 템창주의에 대한 로장장치가

되 었다. 미국의 이러한 책임은 장기 적인 것이 었으며 죠당 적인 지지 에 근거한

것이 있다. 따라서 문화 . 정치 . 경제관 계가 유례 얼이 긴 히 발전되 었다 .

l945년 리래 미국은 구라파 세 력의 일부가 되 있으며 , 구주대륙의 절반때 해

당하는 부분의 안로에 있씨서 주도 적민 역찰를 담당하 및다. 북대 서양조 약기구

(NATO)는 이를 위해 결정적인 기주로서 의 역할을 라 으며 , 이 기구는 동시에

독 일국및에게는 조국가 적인 안로체 제때 를참되 는 가능성 을 제공라있다. 서 독

은 다자간 안로구조의 를속에서 공동 안로체 는게 기며및는 바 , 이때는 미국이

는 게 개입되어 있었다 . 씨리긴 방법으로 독 일 재통 일 가늘성 에 대 근 독 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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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미국과 독일블일

접국의 우려를 감소시필 수 있 다. 구주안로협력회의 (CSCE) 과정을 를하여

인권문제에 대받 게입을 함으로씨 미국은 동구내의 상장진전에 대한 향력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있다. 이러한 과정은 동구 및 중구라바에서의 혁명을 가

능하게 한 조건들을 발들어 나랐다 출

3 . 동 . 서득 . 미국간 관제변화

l949년 동 . 서독 국가수립 으로 구주의 분단은 전쟁의 걸과가 아직 치유되지

많은 상태에 있있다. 미국은 전략핵무기 의 형태의 대량살상 수단을 죠유한 유

일한 국가었다. 이로씨 생겨나는 안로정책상의 불글헝은 이례적인 것이 으

나, 시간적으로 제한적 인 것이기도 識다 차

미국이 강력하게 지될및및 4구의재건은 다음 두가지 이유에 의하여 절박

하 다. 즉 독일 및 구라파의 재건 그리고 전세계 적인 산업화는 필수 불가결

한 것이됐다. l945및 미국의 사회 및 문화는 자유민 주주의 적인 국가의 미래를

위한 모범이 되있다. 미국의 경제는 전쟁으로 인해 피폐될 구주 및 아시아 국

가를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지배적인 것이됐다. 마샬플랜의 를속에

서, 정부의 경제게발계적 을 를카여 서독도 경제될 조를 받았다. 서독 각 주의

민주주의 재건은 미국의 지딘으로 성공을 거두있바. 또한 서독과 인접국가의

관계게선을 위해 미국은 츠력하 으며 , 북대서 양조약기 구(NATO) 가입이 상기

관계개선을 가속화努다 를

궁극적 으로 미국의 안로공약이 笠런의 위및대처에 필요한 억지력을 제공및

타. 동독과의 찰계와 찰련해서 미국정부는 서독정부의 정책을 따린다. 우선

할류타 인월리과그추의동7정 책에있어서도 미국은 서독의 정책을 존중있

다. 서독의 경제력이 서구의 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동안에 미국의 경재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 및다. 이러친 경제력 약화는 극동지 방에서 의 사태발전으 로

더욱 확연해됐다. 이와 병행때서 미국의 핵 잠재력 증강과는 무관하게 료련이

전략면에 있어 미국과 대등한 위치를 차지카 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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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미국과 독일를일

부 력충돌시 북대서 양조약기 구(NATO)의 승리가 예상필 애도 블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파괴 또한 예상되 었다. 따라서 미국과 독 일은 긴장찰화를 위해 츠력

하게 되있으며, 서독의 동방정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긴장찰화정책을

도찰하게 되있다. 그및데 미국의 정책이 더 신중하제 전세계 및 지 역의 상황

을 고려하고 있는데 반하여 독일의 정책은 주로 독 일의 지리적인 위치 및 최

근 역사를 반 하고 있있다. 전체 적으로 미국과 독 일간의 월 적적인 합의가 성

공을 이루및다. l989및 부시 대통령은 바 인를에서 행한 연설을 를해 서독과

미국이 "지도적인 위치에서 파트너" 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있다. 거

기에는 분자표현 이상의 양국관계를 담고 있다. 부시 대를령의 측구는 국제

역학관제의 변화를 반 하고 있다. 정치 . 경제 . 안로정 책적인 분야에서 서독

은 그 비중이 커됐으며 , 새로운 면모를 갖주게 되 고> 그에 따를 책임도 커

지 게 되 됐다는 것이다 零

동구혁 명이 l989및 말경 동독에서 도 발생및을때 부시 행정부는 지될의사를

표명및었다. 동독의 자유 및 때를린장벽 철폐를 주장한 미국의 요구는 단순

한 구호에 지나지 많는다고 말한 독 일의 많은 관측를들의 비판과는 대조적 으

로 미국은 자신의 책입을 지 일 줄 알있다. 부시 대통령은 명백하게 독일인의

자결권과 를일을 지월하 으며 , 국, 프랑스도 특일를일과정을 지월하도록

즉구하됐다. 미국은 더 나아가 및련에 대하여 를 일될 주권독 일, 국내정책 및

외교정책을 결정찰 수 있는 독일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차었다. 독일의

상기 권리에는 스스로 동맹때 가 입할 권리도 포함되 었다. 독 일를 일에 대한 부

시 행정부의 지릴은 마 침내 88x의 미국민의 지지를 받게 되 있다(l).

4 . 독 일 인들 의 미 국 상

독 일인들에 있어 미국의 모습은 Tv 매체에 의카여 가장 큰 향을 받았다 率

최근 수 및간 미국을 여행한 독 일인들이 5 게 증가카있고, 독 일학교에서 어

를 가르치 고 있지 및 정로월으로서 의 Tv는 큰 위치를 자지하 다. Tv 프로그램

상으로 뉴스 이외에 대답 프로그 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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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 미국과 독일를일

낙관적 인 국민성 을 갖고 있으며 , 는동을 플아하고 관대하며 친절한 사람를로

구성된 민주사회 로 비쳐지 고 있다. 미국분화의 일부분은 독일 일상문화의 한

부분이 되있다. Tv, 화, 읍악 그리고 캐주얼 의상을 를하며 그리고 페스트

푸드(fast food), 츠카콜라를 를하여 미국생찰의 부분들이 오늘날 독일생찰의

일부분이 되 있다 출

때트남전 쟁은 지난 5o년 대, 6o및 대의 민권운동기 간중의 인종차별 분규와 같

은 부정적인 미국인상을 심어주있다. 몇몇 독일 언른매체들은 미국을 우선 강

대국 정책* 범죄) 인종분규* 사회불안* 빈곤, 소비사희의 부절적인 측변, 고

질적인 경제분제 등 부정적인 면과 관련하여 강조함으로써 및향적 인 미국상을

심기도 하 었다 출

5 . 미국 인의 독 일관

오늘날 독일인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상은 양차대 전에 걸친 기간동안에 확

산될 엣날의 편향적 인 득일관을 벗어나고 있다고 로여진다. 성공을 이를 및주

주의 발전, 경제력, 미국과의 우호관계 증진 등으로 독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

상이 많이 불식되있다. 독일상품이 를은 명성을 갖게 점으로씨 큰 이익을 가

져다 주있으며 , 독일 여행객들은 찰 을 받고 있다. 독일 또한 편안하고 를미

있는 관광지 로서 평가받고 있다 를

6 . 독 일내 반미주의

독일내 여를조사결과 설분대상의 대부분이 미국과의 우호관계 유지를 항상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및다. 미국과의 우호관계가 로련과의 관계브다 중

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 북대서 양조약기 구(NATO)의 존속을 지지하고 및

다(2).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더 선호하느냐 아니면 및련과의 관계를 더 중요

시하느냐 하는 선택에 있어서는 연대별로 각각 62X0954), 52X0975), 56X09

83)가 미국을 선호하및으며 , 반면 료련에 대해서는 각각 10X0954), m ( 1 9

75), 6X(1983)의 선호도를 딘있다. i982년 의 갤럽 여른조사도 비슷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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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미국과 독일를일

로이고 있다. 독일인의 572는 서구내 여타국가에 비해 미국얘 대해 로다 큰

신뢰를 갖고 있다(3).

서독의 경제 력이 커지 고 경제 적으로 강대한 구주공동체 형성 가능성 이 커 짐

에 따라 미국과 독 일간에는 새로운 성격의 독-미 관계가 불가피 하게 생겨나게

되 있다. 이 관계는 및 련의 볼락과 동구의 변력으로 인하여 더 를 의미를 갖게

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파트너쉽 의 촌속희 망은 재속 남아 있다 출

독일인 2인중 l명이 독일에서의 반미갑정은 소수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4).

반및애 독일인 62%는 독 일이 미국 혹은 미국의 정책애 종속되 는 것을 반대하

고 있다(5). 즉 독 일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일의 독자적 인 외교 정책을 희망

하며 때에 따라서는 미국의 이 익얘 부합되지 많는다 하더라도 독일의 이 익에

기여할 외교정책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반미주의라고 로기는 어렵

다 .

북대서 양조약기 구(NATO)에 의한 로호 및 미국의 기여는 3가지 방향에서 법

가되고 있다. 첫번에는 笠련의 위협이며 , 두번체는 笠련의 위협으로 인해 미

국의 정책에 종속되 는 것이며, 세번때는 상기 2게 요소가 제3의 요소 즉 독일

의 전세계적인 이해관계 , 무 엇로다 경제적 이익과 합께 결합되는 것이다. 이

세가지 요소는 지 난 수십 년간 서로 관련되어 있있다. 북대서 양조약기 구(NATO)

와의 등맹정책과 미국과의 협력이 독일의 전반적인 이해관계 에 배치되지 많있

다. 따라서 반미주를가 닐리 확산될 기반이 조성되지 많있다. 양국간 를화교

류와 공를의 가치 인식이 이에 결정적으로 기여및다. 특히 공동의 가치 인식이

미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 일에는 반미주의 경

향이 있다. 오늘 날 이러한 경향은 및련정세에 대한 상이한 릴가 및 서구와 미

국과의 커져가는 경제 적인 경쟁관계 때분이 다. 미국인들은 출련의 정책을 독

일인들로다 근본적으로 회의 적으로 정가하고, 및련의 군사적 잠재 력을 경고하

고 있는 반면에 특 일인 대다수는 및 련으로부터의 위정은 중요시 하지 만고 있

다. 통상문제는 항상 언른매체의 로도대상이 되고 있다 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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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미국의 여를애 있어서 오늘날의 독일

l987및 독일은 카나다, 국에 이어 미국여른애서 새번재로 미국인의 친근

한 국가로 간주되고 있다(6). 를 수상은 동 여를조사에서 교찰 요한바오로

2새, 당시 대처수상, 아키츠 필리핀 대를령 , 루루 주교에 이어 다섯번체를 차

지및다(7). 전체적으로 독일은 미국인들 눈에는 미국과는 동일한 정지적인 이

념을 가진, 우호관계에 있는 가능성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비됐다(8). 1982딘

에서 l986년 간에도 미국인들은 국, 카나다, 일본애 이어 미.독일간의 안로

정백, 경재적 이해관계가 일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있다(9).

동독정권 블락시 여른조사도 이러한 경향을 재확인 하 다. 독일은 더 나아

가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은 득일과의 긴 한 협

력관계 유지를 희망한라고 발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인들의 희망은 를일즉

일이 더 큰 국제책임을 지게될 것이라는 기대와 연관되 어 생각할 수 있다출

8 . 결를 및 전망

미국은 제2차세계대 전 종전 이래로 독일인의 자결요구를 지지해 왔다. 독일

통일을 위한 미국인들의 의무에 대한 모든 의분제기 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에 대한 지지를 계속해 왔다. l989년 에서 l99o년까지 미국은 정부차될 에서 를

만아니 라 국민들사이 에서도 독일국민의 를일과 자유에 대한 요구를 지지및다찰

독일과 미국관게는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양국은 동

구얘서의 시장경제구조를 바탕으로한 안정될 민주주의 발전에 이해찰계를 같

이하고 있다. 양국은 笠련의 머려운 사정에 우려를 표명하고있다. 미국은 구

주를합 과정을 지월할 것이다. 를일독일은 변화될 구주에서 자신의 큰 위치를

인식하게 필 것이며, 더 나아가서 구주는 .세계정치상의 책임을 담당해야및 한

다. 이 책무는 독일의 지리적인 위지 및 경제력에 의해 어및수 없이 담당해야

만 할 것이다. 구주공동체는 확대될 것이며, 결속력 도 강화필 것이다. 동구는

독일이나 미국 어느 한 나라가 할 수 있는 것로다 더 를 지될을 필요로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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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전체적으로 안로구조상으로 아직 안정적이지 못하다. 특히 제3세계

의 경제를재 , 전반적인 안로정책분재 , 공업국간의 경쟁 등이 독일의 게속적 인

세계정치에의 찹여를 요로 하고 있다. 부시 미 대를령은 이러및 과제들을

"새로운 세계질서" (new world order)라는 말로 요약및다. 독 . 미 양국은 이

러발 과제해 결을 위해 한정될 자월 및 상이한 국내정치적인 요구 를을 고려하

여 긴 히 협력해야 할 것이며, 대서양을 사이에 둔 양국찰계를 제반상장피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전시 키기를 희망하고 있다. 는러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특수한 입장을 지금까지 로다 더 잘 이해하고 를중하는 것이 선

결요건 이다. 양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길의에 차 있으며 , 협력관계를 계속

할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다 零

2 6 3



24. 미국과 독일를일

< 註 >

l) 이애 대하여 근본적으로는 V.-U. Frle小ich (Hr-sg.)i Die LISA nnd die Deutsche

Frage 1945-1990, Frankfurt/M./New York 1991 참조 차

2 ) Die Tabellen in Beitrag von H.-P. Schwarz: D ie Vestdeutschen, die westliche

Demokratie und die Vestbindung im Lichte von Melnungsunfragen, in: J . A . Coo-

n e y u . a . (諒sg.)'.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ie Vereinigten Staaten

v o l l 加erika, Stuttgart 1985. S . 103-109 참조출

3 ) Ebd., S . 102;

4 ) Sinus-Umfrage 1986, zit. nach S . Knaur: Lieben wi r die USA? Was dle Amerikaner

uber die Deutschen denken, Hamburg 1987;

5 ) SInus-Unfrage 1986, nach S . Knaur, a.a.O.;

6) J . E . Rielly (Hrsg.): American Public Opinion and U . S . Foreign Policy. Chica-

go 1987, S . 18;

7 ) Ebd., S . 20;

8 ) Ebd., S . 23;

9 ) Ebd., S . 17.

< 參 考 文 離 >

Cooney, James A . u . a . (Hrsg.): Dle Bundesrepubllk Deutschland und die Vereinig-

ten Staaten von Amerika, Stuttgart 1985.

Czeniplel, Ernst-Otto/Carl-Christoph Schweitzer: Veltpolitik der USA nach 1945,

Opladen 1984.

Friedrich, Wolfgang-Uwe (Hrsg.)i Die USA und die Deutsche Frage 1945-1990. Frank-

fu r t/ M ./ N e w Y o r k 1991.

Graml, Hernann: Die Alliierten und die Teilung Deutschlands. Konfllkte und Ent-

scheidungen 1941-1948, Frankfurt/M. 1985.

Loth, Volfried: Die Teilung de r Vel t 19 41 -1 95 5 . 2 . Aufl., Munchen 1982.

v출惡출理lehner, Gunt출r (9r雲藍. )'. Die deutsch출 Fr료惡출 니nd die i汎출er理츠출초onale Si雲her-

heit. Koblenz 1988.

2 6 4



. 베르너 바이 민펠트 sk

(Werner Weidenfeld)

l . 게 녑

민족게념을 둘러찰 학분적 논쟁에는 그 자체의 전를이 있다. 민족의 본질적

인 특성, 전제조건 , 그 함축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일치된 의

견은 업다. 민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것은 문화및 족 재념(l)에서부터 글발

하여 갑정, 목표공동체에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2) 고도로 조직될 집단으로서

의 민족,(3) 그리고 민족의식 및 공동소속의지 에 대한 강조에 이르기까지 다

양하다.(4) 샤퍼(Shafer)는 민족게님이 갖는 다 양한 관점을 를합하려는 중요

한 시도를 하 다.(5) 그는 민족 의미가 갖는 여러 다양한 를계자료에 의거하

여 민족개넘의 제구성 요소에 관한 목록(Katalog)을 발전시 惡다. 이에 따르면

민족이란 단일 토와 언어, 문화, 관습 등 공동의 요소와 합께 다읍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 될다는 것.Tl다 會

- 사회제도 및 경제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공약수

- 공동의 주권을 가 진 정부

- 9l.사와 기월의 공를성에 대한 믿음

- 민족구성 될간의 상대 적인 가치 판단

- 항상 하나로 파악된 전제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것

- 성취에 대한 자부심

- 민족적 불행에 대발 슬를

- 타민족에 대및 경시 및 장자 민족의 득세에 대한 희 망

차 마 인를(Mainz)대 학 정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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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련의 기준에는 민족을 구성하고 유지하는데 관련이 있는 관점들이

포합되 어 있으며 의지에 관및 요소까지 도 포장되 고 있다 會 이에 따르면 민족

의 결정적인 요소는 의지라는 것이다. 하나의 사회단체가 민족이 되고자 함

으로써 비로소 민족이 될다는 것미다 출

민즉에 대한 이해의 학문적 , 정치 적 논 쟁에서 나오는 다기한 관 점들을 체 계

화 해 로면 다음과 같은 3가지 국면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 민즉개념은 사

뢰심리적, 및상학 적 및 코퓨니 궤이션 이를 적 차릴을 가 진다 . 사피십리적 자

월에 있어서 공통된 기본이해는 민주을 공존에 기포한 집단 일제감의 형태로

정의라는 것이다 . 자신감. 주 변활경의 정로저리 , 개 인 및 사 피의 제요구에

대한 가부판단을 위해서는 이러찰 아이 덴히리 형성가능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띤다 .(6) 현상학적 으로는 민족의 재념을 들러발 논쟁에는 항상 분화적 민족과

국가및 족이라는 두가지 유정이 포할될 다.(7) 문화적 민족이란 공동문화에 대

한 의식으로부터 나오는 공동소속감에 기초하고 있다. 즉 , 같은 언어 , 윤 리 f

종교, 기월이 를화적 민족의 제요소이 다 . 이 게녑이 애매모호하고, 비합리 적

인 요소와 자의적이고 또 비자유적이고 반민주주의적 내용을 포함할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 이 문화적 민족의 게 념이 가지고

있는 즉발력으로 인하여 우려를 야기하게 될다. 반면 국가민 족 게념은 그 경

계내에 사는 국및을 하나의 민족(Nation)으로 결집시피는데 한국가가 성공하

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 게념은 민족을 국가로 구체적으로 나타

나는 것에 연계시키 고 있다 . 예전 양독저 럽 분단될 국가를 가진 및족을 볼때

이러한 및족개넘에 대해서 는 비받이 제기될다. 이 경우 빈족을 도식적으로 해

체한 절은 문롸민 족을 천박하게 취급하는 것 를지 많게 적절치 많을 것으로 로

인다. 민족을 코뮤니체이션 이를차월에서 그 모양을 도출해 내면서 민족에

대한 이해를 정곡카게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민족의식

이란 코를니 케이션를 할 수 있는 준비상태, 그리고 안정된 코뮤니 체이션 제제

를 이루려는 관심에 기반을 두고 뚜렷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를안에서 로면 민족의 제특징은 사치적 코유니 케이션 될적에서 연유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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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 이에 의하면 사회적 조뮤니 케이션의 정도에 따라서 한국및 은 여타 집

단에 대해서 결속여를가 결정되어진다. 상징또는 규범이 사 회 적으로 표준화

될 체계를 이루어 동 결속에 기여를 하게 될다. 코뮤니 케이션이 민족의식으로

바위는 것은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로다 발라진 사회적 변동과

그리고 점증하는 사회적 이동과 관련이 있는 신속한 사회적 학습에 대한 압럭

에 의해 민족의식의 근거를이 되는 내적 코뮤니 케이션 상징들이 나타나게 된

다. 하나의 코뮤니 궤이션 체제내에 있는 정위자가 다른 코뮤니 궤이션 체제에

속하는 다를사 랍 들 과 구별되게 되며, 이렇게 구별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큰 관심을 견지하고 있다고 믿을 때 비로소 이러한 민족의식

이 발달될 다. 이렇게 민족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 다른 개념의 대안이 가지는

중요한 요소를 포용하게 되며, 국가기 관 빛 공동문차가 민족형성에 기여긴다

는 점 를 아니라 의지와 관련된 요소도 고려하게 된다 출

2 . 역사적 경험

민족을 역사적으로 관찰해 로면 비교적 뒤늦게 의미를 갖게 되었다. (9) 민

족이란 최근의 현상이다. 독일에 있어서 민족형성 및 민족국가는 독특한 발전

과겅을 를깨 이루어됐는 바, '독일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독일역사 전;!1l

를 관롱하며 를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민족를제는 독일역사에 있어서 여러가

지 다양한 형태로 대두되 었다. 즉, 독일민족의 신성로마제국으로서의 독일 출

대독일 및 소독일 양자선 텍을 둘러받 투쟁, 비스마르 5 독일제국, 나치스 대

독일 제국, 독일연방공차국(서 독) 및 독일민 주공화국(동독)의 건국 그리고 마

지막으로 t재의 통일될 독일 등이 그것이다. 독일에 있어서 민족문제는 인근

국가들과는 발전과정이 독특하게 다를 뿐 마니라 민족의식이 채곡됐다는 특징

을 .가지 고 있다. 독일민족의식을 이데를로기화하는 최정점이있던 국가.사회 주

의(나치스)계 있씨서는 여러 기본느선이 출찰되씨 있다. 민족의식이 대외로

표출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t 실이 불완전카브로 그 대신 민족의 완전성

이 거기에 대치되어차 긴다고 하는 국가규범을 료월라는 준종교적인 민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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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민 족

대한 관접이 대두한 것이다 . 이 민족적 사고방식 은 유사증교적 도착증세를 로

이는 팽창주의 적 인종차 별 이데올로기 와 연결되어 있으며 , 이것이 그 당시에

는 독 일의 특 징이 있다

3. 분단독 일에 있어서 민족문제

분단기 간 동안의 민족문제의 기본적 성향은 독일인의 공동소속의 식, '자유

로운 자결권 행사를 를해 독일의 를일과 자유를 성취한다'는 기본법상 임무부

여에 대한 긍정, 그리고 독일민 족에 대한 의견이 양독일 국가간에 공식적으로

상이하게 확 정되어 있다는 것이 특 징이있다 . 기본조 약상에는 민족 적인 분제 에

대한 상호 의견불일치 가 기본조약 전분 5절레 명시되어 있으며 , 동 . 서독 양

측은 기본분제 - 그중에는 민족분제를 포함 - 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에도 불

구하고 절충식 합의를 이루있던 것이다 . 를법재판소는 l973및 7월 3l일 의 판

결에서 민족분제 에 관한 기본적인 상이한 입장을 지 적및는바, 양독간 기본조

약을 기존 기본법 해석과 연찰시 惡다. 동독은 동 . 서독 기본조약에 규정될

t상이한 입장> 의 를안에서 고들 나름대로의 입장을 표명하고 공세를 취할

수 있있다. 민족게념의 규범적 유대관계를 분명하게 강조해 찰던 서독은 이

에 따라 입장을 바꾸고 어떠한 해념이 관철될지는 공개적인 판단에 내맡됐다 零

및족를제의 근본적 긴계는 국제 적으로 인히고 인긴 '조약상 명를화될 의견불

일치'라는 특징을 갖고 있있으며 , 이러한 의견 불일지는 기본적인 를제에 대

근 해석상의 갈등으로 여겨 됐다 會

4 . 구동독과 및족롱 일에 대긴 분제

동독의 장벽설치 등 동 . 서독 분리정책 과정에서 민족게념의 근본적인 수정

이 불가피해 있다 출 종래는 전체독 일에서 를일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독일민족

발및이 목표있으나, 이제는 동독때서 만 사회주의 민족(Sozialistische Nat-

ion)을 발전시키려 하 다. 그럼으로씨 동독은 민족게념에 긍정적인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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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민 족

가지게 되 다. 동독은 계급, 계급부쟁 , 사희주의 등 개녑과 불가분한 가치구

속적이고, 가치에 및관된 민족재념을 대변하었다 . 동독의 입장에서 로면 계급

적 찰점에서 팀화, 진로, 사희주의 편에 있는 료든 독일인이 사뢰주의 민족에

속한다는 것이다.(lo) 사회주의 국가 그리고 동 . 서독 분리정책은 독일내 부

르조아계급에 대한 단호한 부정을 의미할 뿐이며 , 민족문제가 새로운 발전단

계에 도달한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출

5 . 구서독 및 및족롱일체에 대한 분제

국가와 민족의 를일분제에 대한 서독의 태도는 기본법 전문에 명백히 나타

나 있다 : 즉* "신과 인간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고, 민족, 국가 를일을 유지

하고, 를일유럽내 동등한 구성월 으로서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신념에

따라. .." 동 전문은 전독일 국및에게 독일의 블일과 자유를 자유로운 민족자

결에 의해 찰성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기에 나타난 국가의 목표규정 에 의

해 상기 복표에 반하여 독일 국가기관이 찰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 ol

는 광역의 의미에서의 모든 국가기관에 해당되는 것이다. 즉일민족 포는 국

가롱일의 유지 또는 재긴에 관 7 및 연방정부는 조약을 를하거나 또는 일방적

으로 기존법적 명칭을 바꿀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그 행동반경이 제한되어됐

다 .(ll)

"l99o딘 9철 독일롱일 달성을 위해 동 . 서독간 조약"은 그 제4조 l항에서

독일민족의 자유로운 민즉자결권 행사에 의한 독일의 자유속에서의 를일이 완

성되음이 확 인되 있다 .

기본법상의 를일명제는 2차대 전 씨후 정치적 행위 주체들의 정치적 합의와

일치되는 것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 됐다. l966

년 이미 야스퍼스는 통일 포기를 옹호및다.(린) 8o년대 중반경 기본법상 를

일조항은 폭발은 정치 적 논쟁을 롱해서 비판적으로 논의되어 및다. (l3) 불

변의 롱일과업을 기본법 전분과 기본조약 제6조에 대비해 본 사민당 월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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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민 족

장 위르겐 류무데 (Juergen Schmude)의 입장이 특히 논란을 일으됐다.(l4)

설문조사가 직접적으로 민족의식에 대한 를제를 거의 다루지 많았음에도 불

구하고 동독의 경우와는 달리 서독에는 민족의식에 대및 귀납적 글를을 가능

체하는 경험적 자료들은 풍부히 존재한다. 독일문제에 대한 여른조사에 의하

면(i5) 기본법 전문에 대해 고게 동의하고 있다.(8ox 이상) 독일를일은 서독

시및 대다수가 장기적인 곡표로 지지하고 있는데 , 설문조사 형태 및 실제 조

사에 따라 결과는 약간치 다르나 대체로 70X-80X의 지지를 로이고 있다.(l6)

그러나 주민의 8x만이 금새기 내 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여됐다.(l7)

6 . 독 일민족의 를 일

특일를일 과정은 주변국의 폭팀은 지지뿐 아니라 우려도 야기하됐다. 독일

의 중 립화 , 독 일 경제 적 지배 , 새로운 민족주의 대두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이

팽배하게 되 었다.(l8) 그러나 를일독일의 국민을 대상으로한 민족게념 모

설분조사에 의하면 민족주의 적 잡재 력은 거의 발현되 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찰

다 . 독일민족의 민족 적 자긍심 은 여타 민족의 경우와는 반대로 항상 상대 적으

로 별 로잘것 없는 특 징을 로여주고 있으며 이는 통일과정 을 거치 면서도 별로

달라지지 많았다. 많은 독일국민 스스로가 다시 차나의 민족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볼때(l9), 독일인이 민족주의 적 정상상태로 되돌아 및음을 알수 있다 출

그러나 민족적 상징문제에 있어서 는 여러가지 논의가 있지만, 역동성이 결여

될 것이 그 를징이다. 민족적인 상징에 경도되지도 많고 어려원및 독일인의

민족 적 과거에 집착하지 도 많고 있다. 공재토를에 있어서 는 극우파 인사들도

참여하고 또 이에 대해 논란도 벌어지지반, 극우파 인 공화당(Republikaner)은

구서독 국민의 지지도 구동특국민 의 지지도 별로 얻지 못하고 있다.(2o) 이는

l99o및 l2월 전독총선 에서도 분명리 나타널는데 , 동 선거에서 공화당은 유권

자 약 22의 지지를 적득및을 를이다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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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독 일민족 및 구주를합

구주를랄과 독 일및족 를합의 연관 문제도 구서독의 건국이래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 독일 외교정백과 서독의 이미지에 대한 문헌에 있어서 는 구주롱

찰과 독일문제 해결을 하나의 단일 해결방안으로 로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됐다. 세계정치 상장을 배경으로 하여 볼때 서독으로서는 구주를

합이 독일정책에 있어 발언필을 얻는 전제조건이 되있다. 사회심리적 차될에

있어서도 를합한다는 것이 독 일민족 그 자체와 하등의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

다. 유럽의식과 특 일의 민족의식은 전체집단 아이덴리히중 2개의 다를 형태의

의식이 있으며 , 이는 오늘날에 있어서 도 마긴가지 다 . 구주를합에 대해 전반적

으로 긍 정하는 태도는 비교적 많은 변화를 로이기는 인어도 독일국및 여를의

스펙트 럼상때서 는 변합이 띤있다. l96o년 대 중 반에서 l98o년 대 말에 이르기까

지 Eurobaroneter-Daten의 일련의 를계에 의하면, 동 기간중 서독시민의 구주

를합에 대한 긍정적 입장은 74.% (1975년)에서 87X0967년 )사이 를 기록하고 있

다 .(2l) 구주공동체가 Eurobarometer레 위촉하여 l99o년 5월랄 발표될 설문조

사에 의하먼, 동독시 민의 압도적 인 다수가 를일독 일이 구주공동체에 소속하는

것을 計매우 바랍직긴 및州으로 로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특 인 과반수가 구주

의회에 책밈을 지는 구주정부에 대해 만성하는 입장이다 零

민족의식과 유럽의식은 분명히 상대화 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의 두가지 컴

태이다. 이 양자 사이베는 카등의 모순도 없으며 , 서로 딘활하는 관계이다 출

및은 유럽 인근국가에 향력을 미 친 민족의 멱사적 연관성은 이제 독 일에 있

어서도 가능한 것으로 제.시 되고 있다 , 이는 장기적으로 볼때 집단적 아이및

리리 요구를 만족시 키는데 기며찰 수 있다. 아직도 계속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는 나이스 유산 말고도 독 일분단은 독 일연방공화국을 제 대로 파악하는 것을

리 렵게 하는 중요할 요 인이 었다 . 될가 안정되지 못하고 , 무 엇인가를 찾고자

움 직씨고, 불 안께 컴바 인 독 일인의 모습씨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천되어 갈 지

는 분및치 많다. 독 일내 및주주의 가 안및적인가에 대긴 판단에 있어서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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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따라 다니및 유로조건들은 독일를일과 합깨 사라진 것으로 주측될다 출

국가에 기반을 들 구체적인 민족적 아이민터리가 없를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

에 민주주의 를 로호할 수 있는 중요한 로충수단이 결정되 던 것도 사실이다 주

독일은 한발박 더 유럽적인 정상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즉, 다원

적이고 라방적인 민족적 아이및미리를 가지고 정를성 을 실현하는 힘을 가지게

될것이다. 이로씨 독일를일은 새로운 독일이 탄생차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구

독일인은 그들의 정치체제를 수용하고 있으며 , 이를 적극적 으로 지지하고 있

다. 통일이 이루어짐으로씨 어떠한 형태의 및족국가 공동체 형성을 위해 정치

체제를 운 해 나가야 할지가 분명해편다. 민족분단의 종말이 일상적 인 것이

점으로터 정상상태로 되돌아온 것이다. 실용적이및서 및재에 기속되어 있는

독일인의 특징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라. 독일인은 서방진 에 소속되어

있으며 , 민주주의 적이고, 민족적으로 발족한 상태이 며, 믿을만 하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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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프프편

페 터 알 터漆

(Peter Alter)

l. 민족의 식 및 즉일를제

6o및대 중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서독 인들 사이에 당시 많은 논쟁을 야기

한 를제의 글얘서 서독인에 대해 불즉 다출과 같은 진단을 하고 있다. "사람

들은 우리들의 정치 적 의식의 진공상태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사실상 우리는

아직도 마출속 깊이 부리를 내린 정치 적 목표를 가지고 있지 많으며 , 우리가

스스로 이특한 기반위에 서려고 하는 의식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진공상태는 민족 의 식 으 로 채 워 질 수 없다 출 민족의 식은 결여되 어 있거나, 있

어도 인위적이다. 찰상 우리에게는 정치적 원류나 이상이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의식도 없다. 단지 사적인 것, 잘사는 것, 안전한

것에 대한 의지를 해고는 어터한 다를 것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l) 독일제

국이 군사적 , 정치 적으로 볼락한 후 , 그리고 서독이 란 국가가 수 림될 후 , 서

독 인의 정체성 (Identitaet) 결팀 그리고 정제성 상실에 대해 이야기를 해致

고,또 아직도 하고있다.(2) 유럽애서 민족국가 정성자로서 독 일민족(Deutsche

Nation)은 증발해 버리고, 아울러 독 일민족의식도 그런 것처 럼 로인다 . 인접

국으로서는 바로 이 점이 l州5및 이후에도 전에 독 일 및족의식이 과 열침으로씨

치명적인 결과를 조래및있찰 만큼이나 자주 불안의 계기가 되 었다. 6o년대

릴 야스퍼스가 우려및던 정지 적 의식의 진공상태나 - 프랑스, 국 및 미국과

비교해 볼때 - 인위 적인 것으로 로 았및 독 일민족의식의 특 징이 란 무 엇인가 ?

* 필른(K o e l n )대작 찰대.사 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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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독 일 긴족 의 식 의 개 념 및 성 림

긴족의식이 만 어느 한 집r 또는 개친이 국가로 조직화될 긴족(Nation)를

및정 료는 형및하려는 어느 절지 적 사회공동체에 소속한다고 하는 것를 알거

나 느끼는 것이며, 포만 딘및하는 것이다 출 민족감정 이라는 응를될 게 념으로

표현되 듯이 긴족의식이란 매우 강한 감 정적이고 비합리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

다 . 막스 베 버(Max Weber)는 "타인 에 대하여 특 별히 느끼는 및대의식"에 대

해 이야기 하고 있다.(3) 민족의식의 강약의 폭은 다른 민족에 대하여 그들

민족성을 유지하고 장려하는 온건하고 정당한 민족의식에서 부터 민족이라는

인위 적인 공동제를 절대 적인 수준으로까지 위대하게 미화하여 끌어 올 리고자

하는 침략적이고 극단적 인 민족의식 에 이르기까지 여러 국 면을 딘이고 있다 .

린 리적으로 민족의식은 민족국가가 현실 적으로 어및게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

다 . 민족운동이 란 대규모 인간 집단의 민족의식 업이는 생각할 수 및다 출

민족의식이란 광의의 의미에서 교육에 의해서 고 찰될다. 민족의식이란 그

것이 기 반으로하고 있는 가지 , 지 리적 찰경, 사회 적 공동제 및 상징저 럼 및화

되어질 수 및다. 재개친 및 사회 집단에 있어서 민족의식을 찰전시키는 계기

는 다할하며 외 적위협, 사회적 . 경제적 변혁, 정지 적 . 경제적 이질감, 같은

다 딘족 국가의 행정를지 , -예를들어 를일성 을 지 향하는 언어 . 학교교육- 국 민

어느그글에 대긴 사회 적 및시 또는 종교적 억압, 커뮤니체이션 관계의 개선

등이 그것이다 . 민족의식은 구체 직 경우애 있어서 실재하는 또는 말로만 존재

하는 공동제에 어느 사희 집단을 묶어두는 것에 그 록표를 두고 있다. 언어

문화, 종교, 조상, 사회 및 정치 이 념, 역사관, 역사적 . 정치 적 신화 등 공를

성의 가치는 서로 다르며, 어느 한민즉의 역사에 있어서도 상이한 민족의식 적

특 징을 제시 할 수 있다 찰

? 족의식은 력재 존재하는 국가 또는 역사상 한번 존재및었고, 그 당시

토 가 그 민족 의 역사 적 업 역으 로 받아들여지 고 있는 국가의 겪우에도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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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로 하여 나타찰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딘족의식은 를히 인근국가와의 구

분 또는 비교 등 부 정적단 의미로도 절의되어 질 수 있다 를 다 른 핀족들 과 대

결 - 인이한 언어, 종교, 풍속, 정치제제 - 하고 있으면서 자딘들은 긴 한

관계를 유지하고 공를및 를 의식하고 있는 사회적 집단으로씨 그들 상조간에는

다를 민족로다 더 쉽게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다른민족에 대항하거나 또

는 현존하는 다민족 국가내에 "각성될" 민족으로 살고 있으면서 이씨 대항하

여 그들 자신의 민족국가를 쟁취하려는데에서 민족의식은 최소t 일시 적으로

라도 나타 난다 零

한 민족(사회 적 집단, 국민)안에서 민족의식이 언제 성릴하는냐 하는 문제

는 대 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민족의식이 언제 확산. 강화되 느냐 하는 것을 말

할수 릴는 것저럼 많절하7 어렵다. 단지 재인적인 견해표명 이외에 근족적단

미래를 지치하는 딘를의 설릴 및 도급, 민족적인 단체의 수 및 회를능력, 민

족적 인결의 사용, 민족적 성격를 가및 집회의 참가자 수 들이 이에 대하여

시사를 줄 찰이다. 일반적으로 구라파내 딘족의식에 대해서는 l8세기 후반 민

족국가 형심이후가 최죠라고 이야기 되어질 수 있다. 물른 민족의 식의 시죠

라고 할만한 것들은 절및 그 이전에도 있및다. 무 엇로다도 르내상스 이래 유

럽내에는 전세계 적긴 정지적 . 종교적 유대 및 사고방식 으로 부터 벗어나 한정

될 역사 . 정치, 언어분화, 생존공동체를 지향하는 의식의 본질적인 전제조건

들이 이루어및띤다. 서구국가 그리고 미국에 있어서는 민족의식이 비교적 일

적 각성되어진데 반하여 합스부르고 재국 또는 러시아 차르제국 등 왕조전를

이 강함 큰 규모의 찰국에 있어서 는 그들 국민의 국가적 인 민족의 식은 비로소

뒤늦제나 또는 필혀 발달되 지 많있다 출

토적 으로나 정치 적으로 분열될 독 일에 있어서는 l8새기까지 소독일 재국

소시민 계층의 재국애국주의 및 지도층의 제국얘국주의만이 있을 분이있다 출

프로이t , 작샌, 바이에른 등 비교적 독일내 를 국가의 국민들에 있어서 는 군

주, 연찰군주의 토 포는 딘토권때 정치적 의식이 발달되 및다. l8세기 에서

l9세기에로의 근활기에 이르러서카 프랑스혁및의 및향, 독일국민의 넓은 게

2 7 8



26 . 7 족의식

층이 탄압으로 여긴 재별 단방국가의 및역을 죠원하는 하나의 민족의식이 성

림되었으며 , 이는 나폴레글의 유럽지 배 향, 그리고 구신성 를마제국의 종말

아래 이루어4 것이다. 이렇게 하여 성릴될 민족의식은 독일인이 하나의 언

어문화 공동제를 형성하고 있다는 생각. 즉 문화국민 에 기 반을 두고 있으나 9

를일주권 국가의 절치적 조직을 이루는데는 성공하지 를및다. 나폴레옹의

이민족 지배에 대한 루쟁, 독일내에 앙시앙레짐(구제제) 및 군주질서에 대

한 루쟁은 민족적 관릴에서 로면 새로운 민주자유주의 사희를 이루어내려는 루

쟁이기도 하다. l789년 프랑스혁 템 이념을 받아들임으로리 민족적 의미로 파

악될 독 일인은 달리 말하핀 독일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독 일민족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민족국가내 재재인의 자유, 평등, 자결쁜 아니라 독일및족을 주장하

게 되 얼다 準

및족적으로 심할하는 국면에서 독 일인의 7 족의식이 결정제를 이를것은 lg

세기 포에는 그 요소들이 어인게 결합필지 가 분명치 많만다. 그런 요소들이

결합됨으로씨 이루어친 것이다. 이러한 제요소들의 결합양할은 그후에 현저

히 바뀌었다. l87l및 재국창건 이후 독일인의 민족의식과 빌핼를시대 독 일

제국에서의 민족의식은 여러면에서 그 이전의 독일 민족의식과 기본적으

로 구별될다. l87l년 민족의식은 국이 모범이되어 자유민주주의 의회

국민국가의 .이념을 지향하는 것이있던 반면, l87l년 이후 독일민족의식른 점

차 극단적 인 요소의 업향을 받게되 있다. 즉 특일민촉이 절대적 가지가 되었으

며, 그들이 인각하는 이해관계는 다른 민족의 이해관계에 상치되는 것이있다 구

빌헬름시 대 독일재국에 있어서 민족의식을 공식적으로 측진및던 것은 새로운

민족(Nation)을 를합하고 기성사회 t 종교> 절지적 갈등을 은폐하는 곡적으로

사용되 어란다. 독일 민족의삭이 전를적으로 반불란서 적 요소 던 것이 이제

는 반 국적 요소를 띄게 되었다. l9새기 말 이후 국은 독일의 범세계 적 이

해관계를 관철시 키고 독일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는데 장얘새 력으로 독일의

천력 엘리트들에 게 간주되 었다. 독일민족의식의고조 및 변태는 게르박민 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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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민족 의 식

우월성을 표방한 나치스 이데올로기 하의 7 족사희 주의 시대에 그 정점에 달하

게 되 었다 擊

3 . 분단독 일내 민족의식

독일민족의식이 두드러지 게 표출된 것은 나리스 제3제국시 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확인될 수 있다. 인근 유럽국가와의 전쟁에 의해 뒤늦게 l87l및 독일민

족국가가 창건결 으로씨 득일들인 은 절지적으로나 사희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를을 마련하게 되었다. 동 민족국가는 그 성림 이후 불과 7o년 에 이르도록 중

구라파내 독일인의 '주거 역'내 정치적 질서 개념을 형성하는데 결절적 역할

을 하 으며 이들의 민족의식에 특징을 부여및고, 나치스의 과도한 주장의 여

파로 동 민족국가가 붕괴될 이후에도 그러및다. 엣 독일제국의 땅위에 2개국

가가 수릴되고, 고착필 으로씨 독일인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절지적 현실로

처응 경험및핀 소독일 민족국가에 대한 회싫은 퇴색되어 됐다. 이로치 이 민

족에 기반을 둔 민족의식도 사라됐는데, 이러t 민족의식의 배경에는 l937및

당시의 국경내 독일민족의 를일에 대한 l945년 부터의 정치적 요구가 깔려 인

있다. 소독일 적 성향을 가진 민족의 식에 대신하여 부엇이 들어설지 재속 비

지수로 남아 있및으나, 베를린 장먹 붕괴 이전에 그 첫 윤곽이 들어릿다. 4o및

간 지속된 독일분단동안 서독이 나 동독에서 마잔가지 로 국가의 식의 단죠를 발

견할수 있면느냐라는 것은 더 이상 논할의 대삼이 되지 많았다. 거기 나타난

국가의 식은 그 당시 분단국가의 정치체제와 사회질서를 지향하고있 었으며 . 패

전, 피점령 그리고 냉전의 산를로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망한 독일재국의 후

속국가인 양독일이 를단기 간 동안 전혀 다른 두개의 민족의식을 발진시 識다고

하는 명제는 과장될 것으로서 l989년 ll월 이래 사태 발전이 로여주듯이 절국

들어맞지 많았다. "독일 민주공화국(동독) 및 독일및방공화국(서독)의 독자적

인 긴족국가로의 발전린 가능성은 독일문제에 대한 M역사적 해답"이 되지 못했

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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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릴다면, l99o및 lo월 3일 독일 국가를 일이 및독일 민족의식의 승리를 의

미하는 것인가 ? 여러가지 제한적 7 요소가 있지만 4o및 간의 분단에도 불구하

고 하나의 문화꼭 인 공를성을 갖는 독일민족(Deutsche Kulturnation)이 계속

존재하있다는 것을 곡신할 수 있다 구 그 러나 그 당시 분단국가(국가의 식)의

실체를 인정및던 점으로 죠아 독일내 2개의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민족

(Staatsnationen)이 점자적으로 형성되 어됐다는 렇 또한 릴꼭적으로 배제할수

는 없다. 분화적 인 공를성을 갖는 딘족(Kulturnation) 및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민족(Staatsnation)이 독일인의 경우에 있어서 및적으로 같지는 많

았다. l937년 에서 l938년 에 이르는 2세대에서 3세대간 사이에 민족국가에 대

치하여 그와는 다른 정치적 형태를 도여주는 수세기가 대치되어 있다. 바로

수세기 동받에도 독일국"'(Volk)은 그들의 공를의식 및 공를 소속갑을 잃지

많및다. 서구지역 를합운동 또한 하나의 사회적 집단아 수세기를 조원하여

문화적 특성과 공를성을 로존할 수 있다는 것을 로여주고 있다 출

l 9 7 l 년 이래 독자적 인 사회주의민족을 선 언해온 동독지 도층은 서독내에 사

피적 민족의식이 존재한다는데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를및다. 사회주

의 독일민족의식의 불긴의 확고성 에 대한 고리고 동독내 독일인의 고유한 민

족 정체성 형성에 대한 당과 정부의 공식설 명에는 신빙성이 얼었다. 사회주

의 민족의식은 계급의 식으로 정의되어됐으며 , 사회주의 애국주의 와 프로레타

리아 국제주의 의 합명제라는 것이다. 위로부터의 정치 력 조작 시도가 없지는

많았지 만 등독내애는 의심할 바 업이 "그들 시민의 눈에는 많은 장점을 가진

- 예를 들어 안정될 일자리 , 견딜만한 게인적 경쟁, 리용된 정지적 절제 , 로

장될 공공질서와 같은'' 생찰방식이 형성되 있던 것이다. 따라서 동독적인 민

족적 애국주의 (ein DDR-nationaler Patriotismus)가 이루어됐다고 하는 것을

배재할 수 없다"(5)

서독애 있어서도 동일시 기에 헌법적 애국주의 (Verfassungspatriotisiaus)가

언급되어됐다. l949년 이래 확정된 정치, 사리적 기본질서에 대찰 확신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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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민족의식으로 볼수 있을지 는 들른 의문의 여지가 있다. 양 독 일내 서 로 특

이친 국가의 식(Staatsbewusstsein) 말고도 전독 일적 민족의식이 있및는지 역

시 논란이 되고 있다. 혹자는 l866년 에서 7l년까지 소독일 주의 방안에 서 제

기되 면던 것과 같은 및체 독 일딘족에 대한 회상은 동독공산당인 를 일사회 당의

를력에도 불구하고 서독에 및어서 로다 동독국민 에 있어서 더욱 오래 지속되 있

다는 점을 지 적하기 도 한다 출 "우리 는 국민이다. 그리고 하나의 조국 독 일
' '

이라는 구포는 l989년 가을 이래 라이프치 히 거리에서 최조로 들 려됐다. 동독

국민으로부터 나온 양독국가 를일에 대한 요구의 이면에는 불질적 생찰수준

향상에 대한 희망만이 있었다 라고 하게 되 면 동독내 전체 독 일민족의 식이 계

속 존재및다는데 대한 명제는 근거가 약해 진다. 불란서 혁명 이래 유 럽 민족주

의 역사에 있어서 도 민족 적 요구와 사회 경제 적 구제 적 기대가 접히 연걸될

예가 수많이 있다. 반면, 서독국민들은 l989년 이후 정지 적 대 변혁에 당면하

여서야 마지를해 "독일의 를 일 및 자유를 자유로운 민족자결권 행사를 를해

찰성한다"라는 기본법상의 요구에 대해 언글하게 되 얼다. 독 일를일은 l99o년

lo월 에 이루어됐으며 , 이는 분단 서독민 족(Teilnation)의 열광적 인 업될 때문

이 얼던 것 은 아니 다 準 오히려 구동독국민 으로 부터의 업될이 강하었으며 , 이

명될은 새로운 국제 정치 적 양상애 의긴 다정스런 상를변롸애 의해 일깨워談던

것 이다 .

4 . 민족의식과 유 럽적 의식

제3재국의 치명적인 경정 이후 동 . 서독인 에 있어서 민족문제와 관 련한 법

주는 오릴동안 애써 불신되있다. 로다 큰 정지 적 공동제에 걸속되 는 것을 추

구할으로피 l949년 이후 서독인 의 자발적 인 충성심 은 유럽을 지 향하는 것이 됐

다. 유럽적 의식이 민족의식을 압도할 를만 아니라 최근에 있어서는 대채까지

할 수도 인지 많출까 라는 생각은 독일연방글화국내에서 종래의 유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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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이 식게점에 따라 이후 의문시 되기도 및다. 오늘날에 있어시 독일민족

주의가 다시 할해진다든지 새로운 독 일민족의식이 위험하다고 과장되 게 매도

하는 것은 랄를될 것이다. 서로다를 사리질서를 가 진 2국가내에 살아됐고 그

리고 4o년 넘게 상이한 정치제제에 독일인이 결속되및던 릴으로 인해 독일민

족의식 및 독일인의 정지의식에 대한 분제에 대해 쉽게 해답을 제시할 수 얼

다. 그뿐만 아니라 독 일 민족의식이 란 여느 집단적인 의식저럼 자및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제 작물(Konstrukt)이 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개인

적인 정치의식이 란 전혀 상 이한 방식으로 민족 , 민즉 적인 것을 지 향할 수 있

고, 료 지 향하지 많을 수도 있타 零

6o년대 칼 야스리스가 를탄해한 서즉내 민족의식 부재 료는 인위적 성격을

필연적으로 "우리 정치의식의 공 백"(6)과 동 일한 의미를 가 진 것이라고 여길

필요는 얼다. 이러한 의식은 이제 는 더 이상 민족 또는 민족국가만을 독 릴적

으로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구서독의 사리 안에서 정심된 질서를 전를적인

민족 및 국가의식 개념을 가지 고 꼭맞게 기술할 수는 업다. 근대 만주주의

사린는 인위적인 집단의식 그리고 정체성 을 가지고 특정지 울 수 있는 것이 아

니라, 의식내용과 정제성의 다될성 및 이 질성으로 특 징질수 있다. 를 일성에

대한 추구라든지 집받의식 에 띤어서 획 일성은 공리한 것이다. 정치 적 지배에

대하여 종래 민족적 포는 민족국가적으로 정를성을 부여및던 것이 이제는 사

회적, 법지국가적 으로 렇될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바뀌어 다는 점은 신생독

얼방공화국에 있어서 특히 들어맞는 말이다. 절체성(Identitaet)의 를로서

민족은 구주를합 초 력애 비주어 블때 더이상 중요지 않게 될다 . l949및 연방

공화국 창릴 이래 친서 방적으로 서구에 를합된 시 민민주의 적 발전이 블 명 우

위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관정에서 활때 전를적 의미에 있어서의 및족의

식은 거 의 발붙일 여지가 없게 되 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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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 엘 가르테 f

(Michael Garthe)

l. 성 릴 및 목표설 정

l968년 3월 3 일 키 징거(Kurt Georg Kiesinger) 서 독 수상은 연방의회에서

처출으로 "분단독일의 민족현찰 에 관한 료고서"를 제를하 다. 그 이후 이와

같은 로고서 는 - l97o년 에는 " 민족현장에 관긴 로고서"라는 명칭으로, l983및

부터 l989년까지 딘 래의 명및대로 - 거의 매년마다 연방의회에 제출되 있다 龜

독일연받의회는 시 정긴설이나 예만안 토의와 마발가지 로 민족현찰때 관한 로

고서가 제출되 면 광 범한 토의를 가있다 구

민족현광에 관 한 로고서 는 l965년 사 민당 될내교섭 단의 제 받에 따라 시 작되

및다. 사 민당 의될들은 담시 베를린 시 장이자 사 민당 당수었던 빌리 브란트

와 그의 정치자문역 이 있던 에곤 바(Egon Bahr)가 구상한 독 일정책과 외교 정책

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블해 동 . 서 진 간 긴장찰화에 구채 적 기여 ("접촉

을 를한 및화")를 해야 한다는데 잔성및다. l965년 ll월 lo일 루드비 히 에어

하르트(Lud w i g Erhard)의 시 정 연설시 야당인 사 민 당을 대 표 한 잘 월러(Karl

Schiller)의 될은 연방정부가 서독내에서 는 물른 "동독지 력내 동족"에 대해 부

단한 관심을 갖고 있응을 실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 다. 이와 같은 것은

분단될 독일의 다른 한쪽 지 역의 경제 적, 사회복지 적, 정신적 생찰조건 에 관

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될 민족의 현찰에 찰한 죠고를 통해 가장 적절하게 이

행절 수 있를 것이며, 이 로고서는 독일의 양 지 익의 결속을 로장라는 계획으

로서 모든 정당의 w공동의 견이 반 될 를서"(Papier der Geneinsankeit)이 어

야 될다는 것이 그의 주간의 요지 있다 출 대른정으로 정권이 교채될 직후 1

寧 라 ? 팔를(Rheinpfalz)지 본 를파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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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민족헌찰에 관 한 로고서

기민란/기 사당, 사민당, 자민당 의될들은 독일연랄정부가 매및 빈족의 현장에

관한 도고서를 제출하라는 의안을 각 정당의 될내교섭 단을 를해 공동으로 상

정하 얼다 출

동의 안에 포함되 어 및는 민족의 현찰에 관한 모고서의 정치 적 목표는 다음

과 같다.

- 독일 양지역의 생활여 ? 에 관? 정료의 제공

- 동독내 주민들을 위한 경제적, 정지적, 문화적 지될

- 주 민를간의 결속과 공를심 제시

- 내독간 긴 장완화를 위한 기 여

- 전세계에 대하여 분단에 승복할 수 얼다는 의지 및멍

- 동독시 민에게 동독 및 서독애 관한 정로 제공

- 서베를린과 기타 독 일발방지 역간의 긴 한 결속 강조

독일및방의회는 l967및 6월 28일 동 의안을 만장일지로 의결하었다. 민족

의 를황에 관한 로고서의 기본적 기능은 매 년마다 분단 문제를 다를으로씨 집

중적으로 민족의 단일성 을 료전함에 기여하는 것이있다 를

2 . 키징거 수상의 "분단특일의 민족현찰에 관긴 료고서''

대연정 내각(1966-1969)의 키징거 수상은 i968및 3월 ii일과 독일를일의 날

인 l969년 6월 l7일에 2자에 걸쳐 "분단독일의 민족현장에 찰한 로고서"를

재 글 하 됐다 를

키정거의 "분단독일의 민족현찰에 관한 로고서"애 "독일 절직"이 라는 수정될

재념의 대될꼭이 처음으로 표현되있다. 긴장활화란 긴장의 될인인 특일의 블

단 해소를 를해서 만 가능하다는 기존 공식견해 대신, 블단애도 불구하고 적극

적 긴장완화 정책이 가능하다는 꼭신이 등장하기 애 이르했다. 키징거는 모든

독일인들에 대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자결권 부여를 요구및지 만, 동독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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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민족현찰 에 관한 도고서

대 7 국제 법상 의 승 인은 철저 하 게 거 부하및다. 서 독 이 라 는 국가가 자 유 를 쟁

취한 가운데 재 를 일된 미래 를 일민족 국가의 모 델이 되어야 ? 다 는 입장은 근

함이 업있다. 그러나 그는 과거의 서독정부와는 달리 대동독 관계에 있c.

"긴장제거"에 중 점을 두고, 양측 기관간의 협 력이 주 민을 위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며 내독간 무 역이 강화되 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 및다. 서독의 단독대표

권 주장은 더 이삼 종전저 럼 구속력 을 갖지 못하게 되 었다. 치 징거는 제3국의

동독승인 과 관련해서는 "독일 민족의 이익M에 따라 그때 그때마다 대처하려고

하었다. 따라서 할류타인 릴 적이 폐지되지는 많았지 만 눈에 띄 게 약화되 었다 를

그는 독일의 분단이 유럽의 평화질서 내에서 극복되 어야 한다는 절화 정책과 긴

장완화 정책의 준수를 공 언하 다 零 이에 따라 서독은 동독과 무력사용 금지

협 정을 체 결 찰 용 의 가 있음을 선 언하 다 準

분단독 일의 민족현찰 에 관한 로고서 에 표현될 대 및정 절부의 독 일정책 방향

은 대제 적으로 동독애 대해 기존의 법적인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있다 출

3 . 프란트 수상의 "민족현황에 관한 르고서
' '

사민당과 자민당의 및립정부하에서 수상이 던 빌리 브란트는 l97o및 l월

l4(y, 1971년 l월 28-y, 1972및 2월 23일 (를 방조 약 비준 에 찰한 토의 일) , i9

74및 l월 24일 ("민 족및황에 관한 선 언")의 총 4회에 걸져 "민족현찰에 관한

로고서"를 제를하었다. l973및에는 동독과의 기본조 약 제결애 관한 비준안을

둘러찰 토의로 인하여 민족현찰애 관한 료고서가 없었다. 그 대신 민족현황에

찰친 기본적인 핀직들이 l973년 l월 l8일 시절연설 내용중에 표헌되 얼다 零

키 짐거의 민족현장에 찰한 르고서가 독 일정책에 있어서 신중한 및화를 르 여

주고 있는데 반해 츠만트의 로고서 에는 대대적인 새로운 방안이 나타나고 있

다. 브란트는 "문차적 인 고 찰 긴 료 긴 느 민족"(Kulturnation)을 이야기 하는

대딘 독 일인의 "의식상의 공를성 을 갖는 민족"(Bewusstseinsnation)적 측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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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 빈족t 찰에 관한 로고서

을 거른하 다. 즉 독일인은 역사력으로 생성되어온 공를성 을 의식하는 정지

적 의지를 갖고 있으며 절치의 임무란 이와 같를 의지를 활성화 하는 것이라

는 것이다. 브란트는 동 로고서 에서 計재통 일計이란 용씨사를을 거부하및는데

재를일 문제에 대한 근본력 인 이의제기는 아니었지만 재를일이 가까운 장래에

성취될 수 없다고 판단하 및다. 그 대신 브받트는 전독일 민족의 자결권 을 강

조 하있다. 그는 독일문제와 유럽의 정라질서 간의 연관성에 관하여 전임수상

들과는 전연 다르게 구상하및다. ("우리 민족과 관계되 는 문제의 독자적 인 해

결 방안이받 독자적으로 평화를 확로하려는 시도와 마발가지로 가능성이 없

다"). 이때부터 동방정책이 아데나워 이래 독일및방 외교정책의 대표적 가치

기준이있던 친서방 결속과 대들한 가지기준으로 등장하됐는데, 이는 전유럽 적

인 분쟁해결 방안을 지지할 용의가 있응을 뜻하는 것이었다. 츠란트는 이와

같은 것을 위하여 찰무간의 대책도 고려하됐다 출

내독관계를 규절하는 독일정책의 기본딘꼭은 브란트에 있어서 "2국가 방안
' '

이있다. 하나의 독일 민족내에 있는 제 2의 독일국가의 존재가 시인되었다 零

l 9 7 o 및 브란트의 및족현장에 관한 딘고서에서 동독은 저를으로 인용부호가 업

이 공식명칭과 함께 사용되 었다. 그러나 동독에 대한 국제법상의 승인은 츠란

트에게 도 거른의 대상이 아니있다. 브란트는 동독에 대하여 " 인권로장, 동등

자격, 절화공존, 자별금지 를 기반으로하는 정화적 찰계"를 설정할 것을 제안

하및다. 이렇게 하여 서독은 결국 로를 독일인에 대한 단독 대표권 을 포기하

었다. 동독애 대한 제3국의 외교적 승인은 내독정 직에 더이상 향을 미치지

많게 되있다. 이와 같은 서독정부의 독일정책상의 근본꼭 변화가 있게 되자

양국 정부간의 직접적인 정치적 대화가 가능하게 되있다. 브란트는 l974및 도

도고서 를 를해 정지적 대화의 목표가 "조화로출 단재적 공존을 를해 후일 선

및적 상호관재가 될 수 있도록 함"애 있으며 분단에 따르는. 인간의 고를이 정

부간의 합의 및 렇정과 더불어 갑소되 어야 하고 민족의 이질화가 방지되어야

한다고 근명및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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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트의 민족현찰에 관한 죠고서는 브란트 정부의 현실적 독일및책을 위한

이를적 배경를 매우 구체적으로 반 하고 있다. 즉, 서독과 글독간의 최죠의

직접적인 접측이 에어프르트와 카셀에서 있었으며 모스고바조약, 바르샤바조

약, 베를간협정 및 동독과의 기본로약이 서 명되기에 이르했다 출

4 . 민족현찰 모고서 에 관한 각종 자료

독일및방정부는 츠란트 재임시 수회에 걸져 민족현참죠고서에 관해 각종

자료를 발간하 다. 즉 l97o및 전추, 독일문제의 발전 및 내독관계의 발전

에 관한 로고서 를 비롯 l971'd, 1972'd, 1974년 에는 독일의 분단될 양지 역의

주요 생찰분야에 관해 방대한 학술적 연구를 발표하었는데, 이와 같은 연구

는 동독연 구 전문가 페터 고리스티안 루츠(Peter Christian Ludz)의 주도로

각 학문 분야간 협력하에 구성될 조당적 학술위를 회의 독자적 책임하에 수행

되띤다. 5o년대의 ''재를 일학", 그리고 동독의 고유한 사회적 현실을 동독연

구의대상으로서 인정한 이후, 이와 같은 각종 자료는 동 . 서독 비교의 돌파구

를 마련하었다. 브란트정 부에 의한 동독 인정과 더불어 두개의 독일국가에

관한 근본적 인 비교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새로운 추세는 서

독내에서 동 . 서독 비교.가 양임치 제제의 질적인 동등화나 글격화를 유발하

지 많는가라는 심한 논쟁을 일으됐다 출

자료발간의 정치적 동기는 일면, 다를 독일국에 관및 더 많은 정로를 얻음

으로써 정치적 토른을 더욱 구체화하자는데 있있다. 또한 양국의 사회경재적

현실과 법적 현실에 대해 서술한 각종 자료의 파악을 를해 동독내 주민과 결

속되어 있다는 의식이 국민들의 머릿속에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를 정

치적 동기 다. 이와같은 자료는 저자들의 동의라에 를독에 관한 방대한 정

로는 물른, 독일및방정부의 현실적 독일징책을 위한 학술적 지될이 가능하도

록 하자 는 것이 및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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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 민족현황에 관함 료고서

5 . 및무트 류미트 수상의 "민족긴찰 로고서''

독일및발수상 류미트는 재임기간중(1974-198;;) 다음과 같씨 8희에 걸져 n민

족t 찰죠고서"를 제출하 얼다 : l975및 l될 3o일 및 l976년 l월 29일 ‥민족 현

찰 에 관한 시정연설", 1976년 l2월 l6일 독일연방의회선거 (l976및 가을)후

l 9 7 7 년도 시절연설의 일환으로 l978및 3월 9U ; 1979년 3월 l1U ; 1980딘 3

월 20"I ; 1981딘 4월 9"j ; 1982년 9월 9일. 류미트의 민족현장 로고서 의 7 l

조 는 브란트 독일정책의 계속이 얼다. 그러나 류미트의 료고서는 프란트와 달

리 매우 현실적인 것으로서 이른적 논쟁을 배제친 반면, 현실적 정책에 더욱

지중하및다. 류미트는 민족현황죠고서 자제를 시정발설로 이해라됐기 때를에

2회에 걸쳐 "로고서"라는 제목을 사용하지 많기도 하됐다. 그와 함께 류미트

는 8회의 로고서 중 대부분을 자신의 정책을 광범하게 전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 활용하 었다. 이로씨 독일정인의 찹뜻은 점점 더 경시되및응에 비해 대체

적으로 현실적인 것과 관련되 는 주제들이 전면으로 부상하기 에 이르릴다. "민

족현찰로고서"는 류미트에 의해, 그리고 독일연방의회 전체회 의시 마다 접 점

더 사리복지적, 경제적, 문롸적 차될으로 거른되기에 이르했다 零

특히 류미트는 다음과 같이 민족개녑의 역사적 요소를 강조하었다擊 즉 그

는 독일인의 역사적 공를성 이 중요한 특절으로씨 한민족에 소속될 다는 의식이

역사적으로 성장되어 시대의 변화에 따르게 되었으므로 민족를일 이 고수되 어

지 는 한, 자결권 역시 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그는 민족의 단일성을

유 지 하기 위한 다음과 갈은 구제적 단계를 주장하었다. 동독과의 조약채 결정

책, 무역찰계의 강화, 양국간 뉴스와 언른의 자유로운 교류, 여행.방를의 확

대 . 를화적 협력, 제육교류가 그것이 다. 류미트는 동독애 대하여 절대적 동등

권을 인정하면지만 하나의 독일 국적성 을 고수하있다. 그는 "자유스런 자결권
.

행사를 를한 블일"이라는 목표 달성의 길을 양독찰재.의 단재적 개선으로 로

있으며 , 이를 위해 양측은 합의하지 많으면 안되나, 양국간의 정치적, 사희적

상충성이 간과되 어서는 안될다는 것이있다. 류미트는 기본찰 꼭 문재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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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민족현찰에 관한 도고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없및으며 그 대신 공동관심 분야에 걸걱 "상호 이익이 되

는 현설적 협력"이 바로 를미트의 최고딘꼭이었다 출 그의 표t 에 따르먼 독

일정책은 "상호이 해 조정정잭"( Politik des Interessenausgleichs)을 를한

"양국간의 및백한 정할적 상태''의 도달에 그 목표가 있다는 것이었다 準

류미트는 프란트저 럼 독일정책을 전제적인 등 . 서정책과 긴 한 관련하에서

도인다. 그러나 류미트는 독일정책의 진전을 브란트로다 월및 강력하게 전체

진전 상를라에서 주진시됐다. 는는 두재의 독일국가가 유럽의 안정될 평화

질서를 위해 함께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및다. 출미트는 및임자인 브란트와

분명히 다르게 독일분단이 다를 유럽국가에 대하여 유럽균형유지를 위한 평화

로장적 요소라고 선 언하 다 零 따라서 그는 민족를일의 성취로다 절화유지 가

우선되 어야 한다("독일 땅에서 결코 를쟁이 다시 밭발해서는 안될다")고 주장

하하있다. 류미트는 민족현황에 관긴 후기의 로고서에서 유럽내 세력근형의

유지를 강조하띤으며 , 이를 를해 북대서 양조약기 구 이중결정(NATO-Doppelbes-

chluss)에 대긴 그의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 다 출

류미트의 민족현장 모고서는 독일절척 추진의 동기부여가 매우 약화될 특징

이 있다. 그의 로고서는 전임 수상들과는 달리 양국간의 특수성을 강조하지

많고, 그대신 서독과 동독간에 더욱더 정상적 인 양국찰계가 가능하다는 인상

을 주고 및다. 류미트의 로고서는 동방조약 및 기본조약의 체결이 후, 브란트

에 의해 마련될 새로운 분위기 가 단절되 고 세 력근형을 위한 정력이나 긴장찰

화를 위한 정책 이외에 대안이 없음을 기록하고 있다 찰

6 . 헬무트 콜수상의 "블단독일의 민족현찰 로고서''

l983및 이래 독일연방수상 핼무트 를은 블단독 일의 민곡힌찰 로고서를 l 9 8 3

년 6월 23 "j , 1984년 3월 l5"j, 1985및 2될 27'y, 1986및 3월 i4".1, 1987년

lo월 l5U, 1988년 l2월 l*a, 1989및 ll월 8일에 각각 독일연방의회에 제를및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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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민족현찰에 관친 로고서

를수상의 민족및찰에 찰할 마지막 로고서 는 및편으로는 사민당/자민 당 및정

에 의한 독일절책의 연속선상에서 그리고 다를 한및으로는 재를일 때 대한 곡

신과 더불어 기본법상의 독일정책에 대한 기본철꼭에의 재인식 강조라는 특징

을 나타내고 있다 를

를수상에 의해 "분단독일의 민족현찰료고서"라는 될제복으로 복귀한 것은

사민당/자? 당 연정 이전의 독일정책상의 기본될직과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다. 콜은 브란트나 류미트와는 달리 "민족를일"이 라는 개념과 기본법의 전분

에 대한 확신을 를해 "독일의 를일과 자유가 자유로운 자결권 인사를 를해

달성절 것"이 라고 믿있다. 그러나 콜의 민족개님은 전입 수상들의 사상을 총

괄하는 것이및다. 즉, 독일인이란 문화적 인 공블성을 갖는 민족(키 징거)이 나

의식적인 공를성을 갖는 민족(브란트)이나 역사적 공를성을 갖는 민족(崙미

트)일 뿐만 아니라 가치글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콜은 아데나워처 럼, 민족통

일이란 오로지 독일인 모두를 위한 자유가 달성필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고

확신하 다. 브란트가 평화의 르전을 우선적으로 강조하 읍에 비해 콜은

자유의 로장과 달성을 최우선적으로 취급하및다. 한및 콜은 독일문제 란 오직

유럽의 평화질서의 일찰으로서 긴 해결 가능하다는 점에서 브란트나 유미트와

일치하고 있다. 그렇지 만 를은 자유스러운 유럽의 절화질서를 추구하었기 때

문에 유럽의 정화질서를 다시급 서독의 친서방 결속과 및계시識다. 이와 같

은 맥락은 콜의 로고서 에 시종일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즉, 독일연방정

부가 유럽를합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가운데 민족적 과제인 독일를일을 자유

로운 자결에 의해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들에게 유럽정책과 독일정

척이란 마치 동전의 앞과 뒤와 마발가지 이다. 유럽를합을 위한 원동력 이 되는

것이 곧 독일민족의 과제며 독알연방공화국의 시종일관한 국시이다 - 1984).

콜은 독일문재란 언제나 유럽의 새력글형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있기

때문에 중림적 사상에 입각한 평화운동에 대하여 반대하 다. 그는 독일의

역사와 지글학적 위지를 잘를 인식하고 유럽중십지 얘 중림적 독자7선 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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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민족현활에 관할 로고서

하다고 오판하는 사람은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이탈함은 물를, 불행을 자조하

는 및족주의 적 오류에 바져 버 린다고 주장하됐다 출

를이 친서 방 길속과 독 일운제가 아직도 미해결 되 었다고 강조한 것은 동독

및 동유럽과의 협 력자세와 상지되는 것이 아니 있다. 그는 사 민당/자민당 겅

부가 제 결해온 각종 조 약이 자 신의 독 일정책과 동방정 책 기 반을 구성하고 있

음을 인정하 다 聲 콜정부는 대화및 책, 상조이 해조절 , 협 력정책을 계속하고

확대할 것을 강조하 다. 콜은 긴장을 해소하고 신뢰를 조성함으로써 상 호 예

측 가능성을 증대시 키고 조약준수를 위해 헌신하여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평렇

이 이룩되도록 진력하었다 準 그는 류미트의 인간을 위한 가능한한 최선의 현

실직 협력이라는 발상을 거의 빈를얼이 받아들 으며 여행 및 방문의 개랄

도로망의 꼭충, 내특무역의 신 장, 상호간 정료교류, 를화 . 체육 분야에서의

협 력. 를 경도호의 집중 적 협 력과 같은 점들이 후기의 민족현찰 펄고서 에 계속

하여 대두되 었다. 그러나 콜은 류미트가 주장한 M선 할관계M란 내독간 국경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동독에서 인간의 기분권이 인정되지 많는 만 있을 수 얼

다고 한계를 설정하및다, 콜 역시 독일정책이 동 . 서관계의 분위기 애 좌우됨

을 강조하얼다. 그는 브란트와 류미트저럼 신뢰구축. 이해측진, 협력과 같

은 것을 역설하면서도 브란트나 쥬미트가 발언한 바 업는 릴화조약 체결상의

유로조건을 강조하 다. 를은 를란드국경의 신성블가침성을 누누히 강조하면

서 도 동방조약을 독 일에 대받 최종 적인 명토관랄 규정으로 인정하지 많았다 출

를의 를단독일의 민족를장로고서 애도 를정천의 독 일정책이 반 되 있다. 여

행고를 및 방를교를의 괄복할만한 진전, 등독애 대한 최료의 간 억 마 르 c 차

관 , l987및 9월 동특 국가필의 회 의장 호네커의 분 공식 방를 등과 찰은 것이

를일연방정부의 협력적인 독일장책을 표현하는 것들이었다. 이와 동시애 독

일문재가 종전과 다를없이 미해결되 었으며 독일연방정부는 독 일정책과 동방정

력애 관해 동맹국과 사 전 협의하고 서유럽 를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 입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었다. 마침내 재를 일에의 기회가 부여되자, 콜수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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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민족현장에 관긴 로고서

그가 계속 강조하만 민족적 를일이라는 신념에 부응하여 그 기회를 결정적으

로 포 착하 및던 것이라 .

7. 현대사의 기록으로서의 민족현찰포고서

민족현장로고서와 또 이에 관한 독일연방의회의 토의 기록은 헌대사적 의의

가 매우 고다. 최소한 독일정직이라는 점에 있어서 민족현찰도고서 는 시절및

설과 필적하는 것이면서 의회의 전제토를시 나라피던 여러 반응이 기록으로서

남게 되있다. 키징거이후 제출된 민족현황로고서 는 모두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출

- 민족적 를일의식을 유지하려는 독일연방정부의 의지 표현

- 지금까지 의 독일정책의 결산

- 미래의 독일정책을 위한 계꼭

- 각 독일및방정부의 독일정책에 관긴 규범적 기본필적 및 방안상의 기본될직

의 표현

민족현찰죠고서는 모두 몇가지 부분에 결쳐 상당한 지속성이 반 되 고 있으

며 민족적 단일성 의 유지 포는 유럽의 평화적 질서의 조성과 같은 목표설 정에

있어서는 물른, 단일한 독일국적 의 고수 및 동독에 대한 국재법상의 승인 거

부 및 독일절책의 전체적인 동 .서 정잭애의 포함과 찰은 방법를은 모두 그와

같은 지속성의 실례이 다. 서독의 독일점책에 있어서 가장 현저및 질적및화는

브란트의 민족현찰로고서애 기록되어 있다. 즉, 할류타인 원리의 궁극적인

포기. 동독이 라는 국가적 글재의 인정 및 정부간의 직릴적인 희담의 게시 등

출 그와 할은 질적변화의 실래로 들 수 있다. 모든 독일인방정권 은 독일를일

이 달성되 기까지 동독과의 대화정 책을 지속하 으며 , 다만 규범적 기본될꼭과

친서방 결속 문재를 비를하여 독일정책의 궁극적 인 목표가 어느 정도 차이점

을 가진채 달리 절가되 있거나 강조되 및을 봔이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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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를 프 조르스트 츠로체 차

(Rudolf Horst Brocke)

l. 역사적 를 발점

l945년 은 독일의 사 회딘주주의자들에 게 정치 적인새출발을, 의미및다. 독일

제국시 대나 바이마르글화국시 대좌 달리 새로운 사 민당은 이른 적이고 이대올로

기 적된 색채를 띄기로다 " 7 실 적 과재 로서 의 사회주의"(sozialisnus als Ge-

genwartaufgabe) 실를이라는 구호하에 새로운 강 령을 발전시 켜 나란다.(l)

l94l딘 부터 에리히 솔 o 하 우 어 (Erich Ollenhauer), 및리 아이를리m n i E-

ichler), 에르빈 쇠를레(Erwin Schoettle) 를이 잠여하때 만들어 l945년 를과

될 할 할향때 의라딘, 과거 바이마르공화극과 나치시대 그리고 스랄 L 독재치

하의 공산주의 의 로 라천 경헙을 교출상마 국7 . 사 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민주

화 시 키 는 데 목표를 두 고 인 얼다 틀

료9 적지 많게 긴추 spD의 밭향과 일글를선 께 찰를 끼 있던 요인출 토지와

자본소유를 인정하는 시민사회 렇성을 지향하는 정책을 펴야함애도 불구하고

나치시 대 이후 국가독점 자본주의 가 실패차고 자출주의 경제가 매우 피메해됐기

때문에 결국 미래에는 민주사희 주의(Demokratischer Sozialisnus)를 독일 찰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실를해야 한다는 확신이있다 출

이러한 꼭신속에 사 민당의 중 앙집권국가 진를를 극복카면서 새로운 사 민당

의 독 일정책근 국가, 민족, 유럽은제 모두를 사희주의 적으로 해석하는 가운데

이루어됐다. 이러한 관절에서 l943및 런던때 망명중이던 사민당 지도부 중의

한사람인 친스 포겔(Hans Vogel)은 '독일 의 분랄근 새로근 민족주의 를 불러

일으키기 위운바, 이 민족주의 를 반를세 럭비 미용하씨 독일글 제국주의자를의

寧 때 어 랑됐(Erlagen ) 대 박 부 설 사 회 과 력 및구 소 연구 원

2 9 7 -



28. 사민당(spD)의 독 일정적
t ∼ 4 ‥

_ _ N

세력권안에 종속시 릴지 모를다' 고 깅고하고 있다.(2)

2. 루르트 류마허 (Kurt Schumacher)와 자석이른(Magnettheorie)

쿠르트 류마허는 전후 독특한 사회민주주의 적 사고방식 으로 l952년 죽을떼

까지 spD를 이끌있및 주요지 도자 중의 한사랍이 다. 그의 정치적방안은 사회주

의를 지향하는 유럽연방안애서 를일된 자유로운 .사회 주의적 독일(freiheitli-

ch-sozialistisches Deutschland) 국가형성을 목표로 삼았다.(3)

그는 반자본주의 적인 재한조건를 내새우기 는 및지만 기본적으로는 서구의 회

민주주의를 지향및으며 , 독일공산당을 笠련접령군에 활전히 종속되어 있는

"豊련 절대주의 " (Sowjetischr Absolutisnus) 세력으로 간주하며 거리를 두

있다. 아울러 소위 "당내 등 . 서 진 논쟁"(4)에서 도 공산당의 민족주의 적

반파시를적 인 구호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그들과 만패를 그었다 출

l간6년 4월 로련점령지역 사민당(spD)과 독일공산당(KpD)가 사회주의를일당

(sED)으로 강제 를합되자, 그는 철저한 반공주의자로서 독일사회 및주주의를

수호하기로 선 언한다 를

l946및 여를 이후 그는 일단 독일분단을 돌이릴 수 없는 현실로 인정하고
t

독일의 현 상태를 찰전한 주권회복과 를일을 달성할 때까지 의 입시적인 과도

상태 (Provisoriuin)로 간주하면서 독일분제 해결을 일단 접링국에게 위임하지

만 서방정령지역 내애서 정치 . 경제적 발전을 를해 를일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운다. 그는 l947년 5월 "자석이 른" 이라 불리우는 그의 독일정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서방점령지역의 경제적인 번 은 서방지역을 경제

적인 자석으로 만들 것이다. 역사적 인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고려해 볼때 서방

지역의 경제적인 자석화 이외에 독일를일을 이를 수 있는 다른방법은 있을 수

없는 바, 이러긴 경제적인 흡인력은 禁련점령지역에 강력하게 작용하여 이 지

역에서 권력기구만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서 결코 체제가 안정필 수 업도록 만

들 것이다. 물른 이러한 과정도 매우 이루기 어렵고 장기간이 소요되 는 일이

될 것이지 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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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사 민 할(spD)의 독 일 절 잭

당시 사긴당은 국제 절치 적 현실과 국내 사회 발전과정을 고려하여 정잭결정

에 있어서 는 틀 " 전부가 아니면 무 " (Alles-oder-Nichts)라는 루 점 일변도의

정책과 "를다. 그러나 " (Ja-Aber)라는 현일 직시 적이면서 비판적인 정책사이

의 모순에서 늘 헤어나지 못및다. 사 민당을 그의 비타렇성(KoBproBissunfaeh-

igkeit) 때문에 l95l및부터 독일-유럽 정책 추 진에 및어 상당한 애로에 봉착긴

다. 무 및포다도 기본적으로는 당시 정부 . 여당안에 대해서 완강하게 반대하면

서 도 서유럽 통합과 독 일의 꼭극적 참여문제 , 자르(Saar)지 역 문제, 독 일조 약

문제, 유 럽방위공동체(EvG)나 유 럽 철강 . 석 탄공동체(EGKS) 문제에 있어서 이

중 적인 태도를 로이며 대세 에 끌려랐다는 점 등을 지 적찰 수 있다 출 .

3 . 5o년 대의 독 일-안모 정책

냉및상찰하에서 , 특히 아데나워 가 스탈핀 의 제 안글 거부하며 강력하게 서 구

일및도의 정책을 절지 는 가운데, 당과 를조측에서는 "감성 적 절롸주의 " (Ge-

fueh lsp azif ism us)가 닐리 퍼져 있는 가운데 사 민 당은 독자적 인 독 일-안로절 책

을 를해 난제중의 난제었던 를일문재에 접근및다 零

우 선 사 민 당은 독일의 유 럽 안로에의 기 여 문제 를 근본적 으 로 반대하는 것 은

아니 었지 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 및다

"l. 독일를 일 는 력은 변함 업이 재속되 어야 한다 출

2 . uN의 범위 안에서 유 럽안딘채재가 모색되 어져야 한다 찰

3 . 서독의 군사적기 여를 규점하는 조 약들은 그것들이 독일를일 애 방해가 펀

다고 판단필 때는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어야 하며 , 장차 를일될 독 일정

부를 구속해서는 안될다 출

4 . 잠가국틀의 동등한 권 한이 .꼭보되치 야 하며, 이를 위한 재도적 장치 가 마

천 되어야 한다 출

5 . 군사력 에 대한 민주주의 적, 의희주의 적 를재가 확로되 어야 한다. M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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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사 민당(spD)의 독 일정책

l95o년 대 사 민당은 를일독 일의 군사적 위상문제 에 있어서 어떤 획기적인 렇

태를 잦기위해 를력및다. 베를린 위기시 제네바에서 4대국 외무장관회 담이 열

리던 l959및 3월 사 민당은 새로문 독 일정책을 를해 유럽안로제제의 핵심으로

서 중부유럽 에서 " 탈군사화되 고 비핵화될 긴 장완화" (Entspannungszonen) 랄

설제의를 및다 출

절지 . 경제 적으로 찰전히 다른구조를 갖고 상이하게 발전하고 있는 양독 및

국가를 를일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점진적인 단계정책을 제시및다. 첫번체

단계에서는 차국에서 동수로 구성될 전독회 의제를 구성하여 서득의회와 및민

의뢰에 제출되 는 모든 법안내용을 절취하고, 진독 법될을 설립하고 전독 旱자

기금을 조성하고 전독은정 등 공동의 경제기구를 만들어 간다. 두번매 단계에

서는 전독입법위릴 뢰(Gesantdeutscher Parlaaentarischer Rat)를 설지하여 이

위될회에 점차적 으로, 특히 경제관계 법령부터 입법권을 부여받는다. 세번해

단계에서는 이 전독입 법위될 희가 스스로 제정한 법를이 나 국민루표에 의거하

여 해체되 면서 를독헌 법을 의 결할 민족대표자회 의(Nationalversainmlung)로 대

체될다. 네번해 단계에서는 헌법의 발료와 동시에 를일국희와 정부가 구성되

고 를독과정은 완길된다.(7)

4 . 를선 및경 이후 6o년대 중반까지

l959및 ll월 새로운 고데스베르그 당 강령출 통해 사민당은 국내 정책적으

로나 대외-독일 정책적으로 찰전히 기존는선을 및경시 됐다 구 리 버 트 베 너 (He-

rbert Wehner)는 l96o년 6월 및방의희애서 연설을 를해 이러한 사민당의 를선

수정을 공식 천밍및으며 , 이러한 새로운 는선은 l96o년 ll월 하를바 당대회 애

서 수살후딘인 빌리 프란트의 자될하애 당애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있다 출

새로운 는선에 의하면 서유럽 및 대서 양 동맹채를 찰전히 인정하고 대외-독

일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여당(기 민당)과 공동로조를 쉬하며 를일로다 서구동

맹과의 유대강라애 중점을 두게된 다. 사민당은 그들의 기본입 장은 포기하지는

3 o o



28. 사 민당(spu)의 독 일정책

많았지 만 (예를들어 국가적를일 , 동독의 고 림화문제, 국 겅문제에 있어 평화조

약 선결 등), 미 . 豊 두 잘대국미 유럽의 t 인유지 를 바라고 있는 릴을 갑안

하여 아데나워 의 서구동맹 정책에 대한 기존의 반대 입장을 포기및다.(8)

사 민당은 이와 아울러 독자적 인 독 일정책을 추 진하는 바, 구체 적으로는 브

란트가 서베를린 시 장 재 직중께 동베를린 과 를과사증협 절을 맺얼고, 에곤 바

(Egon Bahr)는 부짐거 및설(Tutziger rede)을 를해 "정촉을 를한 및화" 정

책을 천명한다. 에곤 바 정책의 기본전제는 평롸가 유지 되고 동 . 서 찰계에서

화해구조가 확릴될다는 조건하에서 공산주의 지배체제를 제거하기 죠다는 그의

존재를 정치 적으로 인징해줌으로좌 제한딘 협 력을 를해 그 공산주의 지배체제

를 주민들의 분단고를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및경시켜 나갈 수 있지 많릴는가

하는데 있있다.(9)

를른 이러한 사민당의 새로운 는선에 대친 당내의 반발도 있있다. 그러나

제3세계국가로서 이집트가 동독을 승 인함으로써 할류타인 될 꼭이 깨어지 고, 미

대를령 케네디 가 새로 운 화 해 정 책을 추진하자 새 로 운 독 일정 책은 당내의 지 지

를 받으며 새로운 궤도에 오르게 될다 출

l9인 년 l2월 당수로 선출될 브란트는 사 민당의 새로운 독 일정책을 구제 적으

로 발전시 켜 나왔으며 l966및료 비록 성사되지 는 를識지 만 사 민당과 동독공산

당간의 연사교찰(Redneraustausch : 강연자 조정)을 위한 서신왕래 등 동 . 서

독간의 화해무드가 박트기 시 작및다 출

l967년 도르트문트 당대회 에서 핼무트 류미트는 독일(를일)정 책과 관 련하여

다음과 찰이 주장및다 : "우리가 로및접령지 역내의 강요될 공산주의재제와

소위 동독을 국재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찰강하게 거부하게되 면 걸국 우 리는

그들을 인정할으로씨 얻게되는 .내독관계개선 가능성들을 시 험조차 해 블 수

없제 되는 바, 우리는 그런 사태는 피해야 한다. 우리가 진정 민족의 동질성

이 유지 되기 바란다면 , 양측 관료들에 의해 저 질러지는 그 러한 반 민족 적 행

위를 방지하도록 를력해야 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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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사 민당(spD)의 독 일정책

마 침내 l966년 l2월 l일 대연절의 연정합의를에는 새로이 전개되는 국제질

서하에서의 를구천 국가와 관계를 재선하고, 새로 법적으로 로할될 무력포 기

선먼등에 관한 내용이 포찰되 는 바, 앞으로 동독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이 를

력한다는 내용도 아울러 포찰되 있다 출

5 . 대연정하의 사민당

사민당이 및정의 참여로 독자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지 못하는를 안

자민당은 "현실의 인정" 이라는 광범위한 지지를 바탕으로 사민당을 앞질러

새 로 운 동방-독일 정책을 펴나가기 시작및다. 대연정하에서 는 동방-독 일및책

추진에서 가장큰 문제얼및 동독의 처리문제는 해결철 수 얼있다. 당내에서는

미 래 유럽평화질서 의 구축과 이태리 공산당 간부들과의 결촉문제를 늘고 많은

논란이 벌어친다 零

l968년 당대희 에서 브란트는 마필내 사민당의 새로운 입장을 확정및는 바 ,

이 연설에서 그는 독일의 를일이 최우딘 정치적과제가 아니며 자결권 은 가까

운 장래에 결코 실현될 수 얼으며 , 동독은 상당히 장기간 존재할 것이라 고 주

장릴다. 따라서 독일정책의 복표는 "양독국가 관재를 병존(Nebeneinander)과

공존(Hiteinander) 상태로 새로이 정릴하는 것" 이 되어야 한다고 및다.(ll)

6 . 사민당 .자민당간의 연정시기

이 기간동안에는 사민당의 새로운 동망정 적과 동독과의 관재정상화로 독일

정책추진에 있어 많은 진전이 이루어면다. 한및 l97o및 말 당내에서 는 청및당

될 (Jungsozialisten)들이 새로출 동방정 책을 자의적으로해석하여 당이 너 무

좌파적 경향으로 흐르자, 당 지도부는 사회민주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함

께 벌이는 모든 시위는 해당행위 로 간주하여 금지시 키는 제받조지 를 단행및다

.(l2) 포한 당내의 우파들이 사민당을 떠나게 되었는데, 실향민 연찰회 부 회

장이있던 리베르트 추프카 (Hebert Hupka)는 l972년 l월 기민당으로 al적하 었

다 . 이로씨 당내에서 새로출 동방정 책에 반대카는 자들은 정리가 되있다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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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사 및당(spD)의 독 일정첵

새로운 동방정 책과 독 일정책의 궁극적 인 복표를 둘러밭 불및화윰은 그러나 당

내 최고 지도부내얘 존재및다. l973및 5월 동독여행과 관련하여 허버트 때너

는 브란트에게 반대입장을 표명및으며 , 헬무트 류미트도 이에 가세및다 率

7o및 대 후반에는 태러리스트문제 , 경제 짐체와 애너지 위기, 신사회 운동의 등

장, 새로운 동 . 서 간의 갈등에 따를 안로문제 등이 당내 주요 논쟁거 리 다 會

내독관계가 국제적인 분쟁의 격화로 릴각되고, 사민당 내에서 도 많은 사람이

동조하 및 릴화운등에서 5o년 대의 안로-독일 정책에 관해 사 민당 내에서 논의

됐및 주요 테마로 등장하자(l3), 글미트와 겐서 내각은 어떤 새로운절 책을 개

발하기 로다는 기존의 정책 과실을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출

7 . 8o및 대의 독 일-안로 정책

l982년 정권이 바뀌어 야당씨 될 사민당은 l983년 필를 담 대회 이후 奈미트

가 있는 당내 우파가 세력을 인고, 새로이 될내의장이될 한스-요핸 포갤(Ha s

-Jochen Vogel)이 등 장하면서 " 안딘동 반자관재 " (Sicherheitspartnerschaft),

"유럽의 자주성 확로" 등의 표어를 내걸고, 제2의 동방정 잭 또는 화해정책을

추 진하게 될다 .(l4)

사민당의 독일정책의 핵십분야는 이른적으로나 실제로 그들의 안로-화해 정

책이다. 1984.11 사민당 월내교섭 단체는 독일정책에 관한 기본입장 선언문에

서 M독일 정책은 평화-롸해 정책의 일부분이 다 . 고의 목표는 국경의 분활적 성

격을 극복하는 롱합유 럽 팀화질서의 창출이 다. 이 정잭은 국경문재에 대해 의

분을 제기하지 많으며 , 인간의 고를찰화를 위해 협력활동을 지향한다. 이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군사동맹채가 그 의미를 상실하게 필 것이다." 라고 하

다 .(l5)

이러한 점화유지 에 우선을 두는 사 및당의 새로운 "2국가 애국주의 " (Zwei-

Staaten-Patriotismus) 열정은 한편으로는 각 동맹체로 하여금 게혁을 시도케

하려는 는력으로 전찰되있고, 또 한및으로는 상이발 이데올로기 를 가 진 사회

체제간의 평화적인 경쟁관계매 기조하여 공산주의 자들과 공동으로 핵 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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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사민당(spD)의 륵일정책

제거, 활경를재의 해결, 제3세재에서 기아의 재거 등의 문재를 해결하려고 하

는 시도로 전찰되 다 출

이러한 츠력의 일찰으로 제 일먼저 l984년 4월 l3일 한스-요헨-포겔과 에리

히 호네커간에 합의로 사민당 원내교섭단체와 사회주의를일당 중앙위월회간

에 안로및 책문제에 관한 공동실무위월 회가 구성되 있다. "각 동맹국내에서 양

독 일 국가의 이니샤리브 발취計(l6)라는 약속에 따라 l985및 6월 i9일에는 유

럽 비화학무기 지대화 창설협약 체결을 위만 양측의 협상이 , l986및 lo월 2 l

일에는 중부유럽 에서 비핵회랑지대 창설을 위한 기본핀적 합의가, l988년 7월

7일에는 중부유럽의 안로와 신뢰구축지 대 설정 논의가 각각 진행되었다. l988

널 가을에는 양측의 공격능력 평가를제와 상포 불근들한 군비갑축을 를해 가

능한 최저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를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 었다.(l7)

가장 마지막으로 양측이 합의한 것은 사회주의를일당(sED)의 중앙위핀 회 사

회과학월 (die Akademie fuer Gesellschafts-Wissenschaften)과 사민당 최고위

월회 산하 정강 . 정책위핀회 (Grundwertekommission)가 오랜통안 접촉과 토른

을 벌인끝에 공동으로 작성하여 l987딘 9월 발표한 "이데올로기 논쟁과 공동

안로" (Der Streit der Ideologien und die gemeinsanie Sicherheit)(18)에 대

발 사민당과 사희주의를일당간의 공동선 언를이다. 체제를 조월하는 절대적 가

치인 정화의 로장과 인류의 생존유지 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사희민주주의자

들과 공산주의자들은 이 공동선언문체서 평화공존과 공동안로추구라는 최소한

의 조건을 제시편을 를만 아니라, "정치논쟁문화 기본규적 M 과 "새로운 사

고" 를 통한 "새로운 행등방식 " 을 정식화 하려고 하었다 출

이러및 양당 지도부간의 접촉과 찰상은 많은 후속적 인 양당간 교류 . 협력을

가능체 하 는데 , 양당의 정상급 정치인들씨 정례적으로 만諒고, 서독 사민당

주단위 지구당 자월에서의 동독 기회곡의 롱일당과의 접촉, 사민당 유관재 단

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riedrich-Ebert-Stiftung)의 국제관게 및 동독연

구 부서와 사회주의 를일당 중앙위철 피 사회과학월 및 국제정치 및 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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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사 민당(spu)의 독 일정책

소 (Institut fuer Internationale Politik und Wirtschaft) 와의 정기 적인 겪

료교찰 접즉이 가능해 됐다 찰

8 . 1988년 에서 l989년 에 걸 친 사 민당의 "새 로운" 독 일정책의 첫번재 위기신호

사민당은 사희주의를일당 지배제제가 절차 붕괴되어가자 독일정척 추진에

있어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될다. 사 민당의 안로분야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독

일-동방정 책은 8o년대 중반이 후부터 고르바료프의 지지 하에 동독에서도 " 위로

부터의 공산주의 재혁 " 을 지 향하지 많을수 띤게 되 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롱

일당 내에서 재혁추진세력이 에리히 호네커의 친위세럭에 의해 수세적인 입.장

에 몰리고, 동독내에서 인럴-및화-활경분동이 본궤도에 올라 시위와 소요로

인한 불 안정이 증대되 자 사 민당은 사회주의통 일당과 공식 적인 접촉을 하면서

도 매우 난처한 입장에 바지게 된다. 사민당 내에서 이러한 사회주의를일당때

대한 사민당의 당 지도부와의 공식적인 접측에 치중하는 독 일정책에 대해 비

판이 제기되 및고, l988년 말부터 사희주의를일당 지도부의 태도가 매우 강경

해져 랐다. 고러나 이러한 사민당내 비난들은 당 지도부와 얘곤 바 주변의 당

대 유명한 등방정 책 추진자들에 의해 작성될 동찰-안로정 책에 잘한 출채적 전

략안애 의해 수그러 들어간다. 따라서 사민당의 지도부는 기존의 국제정치적 *

안로정 책적 기조위에서 호네커 가 퇴진하고, 사회주의를일당의 지배체제가 무

너져 갑에도 그들의 정척내에서 성급한 를일주진을 배재및다 출

l989년 ll월 lo일 빌리 츠란트가 베를린 장벽이 부어진 것을 기념하여 벌어

진 군중집 회애서 "독일과 유럽에서 공동으로 속하는 것은 이재부터 공동으로

성 장해갈 것이다 " (Jetzt waechst zusaiaiaen, was zusaninengehoert in Deutsch

land und 1n Europa).(19)라는 유명한 연설을 하여 동독주민들로부터 않은 박

수와 성월을 받았을 때에야 비로서 사민당은 자신들의 독일정책이 찰전히 마

비상태때 바 진 것을 깨 닫게 되 있다 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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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 . 사 민반(spD )의 독일.핀책

9 . 동독 사 민당(Die Sozialdemokratische Partei in der DDR : SDP)

동독의 사 민당의 창할은 동 . 서독 사회민주주의 자를 모두의 우려와 회의속

에 이루어필다. 의식적으로 서독의 사민당(spD)과 거리를 두면서 동독사민 당

(訓p)라고 명명하며 i989년 io월 7일 창당될 이 당은 복사인 헬무트 베커

(Helnut Becker), 마틴 글라이 트 (Martin Gutzeit), 마르쿠스 메 릴 (Markus

Meckel), 아를트 는악(Arndt Noack)과 역사학자이자 독문학자인 이브라임 뵈

(Ibrahia Boehme)가 주축이 되 다. 창당 선언문과 당 정관 그리고 당 강령의

내용을 로면 의식적으로 를독 사민당이 유럽과 독일의 전를 사회민주주의의

기조위에 창당되있음을 선언하고 있지만, 오히려 동독에서 8o년대 찰발해진

인권-평 화-활경운동의 정신을 많이 담고 있있다. 독 일정책과 관 련해서는 동독

사 민당은 자 신을 동독의 절당으로 간주및다. 이 당은 명시 적으로 -물른 유 럽

평화질서의 구축을 전제조건으로 및경될 수도 있다는 전제를 달기는 및지 만 -

독일의 2재 국가화를 지향한다고 하 고, 같은민족, 같은력사 특히 유럽의 릴

화를 위해 공동으로 잭임을저야 한다는 전제하에 "서독과 특수한 관계" 를 지

속하기를 바했다. 서독 사민당에 대해 동독 사민당은 처읍에는 그 독자성을

강조및다. l989년 l2월 중반에서 야 비로서 베를린 에서 양 지도부간에 공식희

합이 이루어됐으며, 양측은 각기 동수가 참여하는 공동위될희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었다. 동독주민 들의 주요관심사가 변하고, 당될의 수가 l99o년 l월에는

5만명으로 늘어나고, 동독주민 들의 서 독 이주가 재속되 고 , l99o년 3월 l8일

인민의뢰 출선거를 목필에 두고도 당의 조직이 재 절비 되지 많는 가운데 서독

사민당이 물적 . 인적인 지될을 를해 동독 사 민당을 포용하게 되자 서독 사 민

당과 결합하는 쪽으로 동독사민 당의 독자성은 약화될다. 구채 적인 프로그램에

있어서 양독 사민당간의 절근은 그 이후 쉽게 이루어됐다. 점진적인 재적을

블해 공동으로 양독간 조악공동체 (Vertragsiaemeinschaft)글 창설하고, 하나의

독일 국가연합체를 거져 -유럽 적인 맥락속애서- 를일될 및방국가를 이루어 나

간다 는 것 이다 찰

3 o 6



28. 사 민 당(spD)의 독 일 정 척

이미 l99o닌 l월 l4일 동베를 린의 대의될 총회에서 동독사및 당를 이를을 sD

p에서 spD로 개칭하고, 서독사민 할의 를 적 . 재 절적 . 인적 지긴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 동독에서의 처 응 실시되는 자유를선거(인 민의회선거)에서 승리할 것

을 다짐및다. l99o년 l월부터 2월에 걸쳐 실시될 선거예측 여를조사에서 동독

사민당은 결대다수 (약 532)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 었다. (2o) 그러나 실제

선거 결과는 동독사및 당이 2l.8料의 득표에 그業는데, 그 주될 인은 동독사민 당

의 독일정책 추진상의 받단착오와 모순에 기인하및다. 즉 동독주민은 명백히

양독 국가간에 바를 경제 . 화폐 . 사회 및 국가를합을 바라고 있있던 것이다 찰

10. 1 9 9 0 년 i2월 첫 전독선거에서 33.5x의 지지에 그치다(l99o및 l월에는 432

었음)

동독사민 당과의 제휴로 과거 사 회주의를 일당과의 찰계를 찰전히 청산하고

빌리 r 란 트 가 민족를합의 주요지 도자로서 찰약하고, 자르란트주에서 압승을

하고, 화폐 . 경제 . 사희를합을 거져 양독간 국가및 합을 를해 를일을 이즉한다

는 단계적인 를일방안까지 일리기 제시하여 서독사민당은 l99o년 2월까지는

전제독 일지 역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는 것 같았다. 그러나 릴내의 실무위릴 회

가 "유럽 릴화질서하의 및방국가적 를 일이만 목표하애 양독간애 국가연합적 인

를합을 이루기 위한 구채 적인 정척내용과 형식" (2l)에 관해 연방정부는 이미

를 수상의 lo재장 를일방안을 를해 독일절책에 있어서 이니샤비 r 를 쥐고 있

있다 .

연방정부는 점증하는 동독주민들의 를일에 대한 별망을 정책적으로 수렴하

면서 사리주의채제와는 정지 적으로 활전히 단절하기 위해서 츠력한 반면, 사

민당은 동독의 경제 . 정치 . 사좌 . 문화를야의 위기상찰만을 강조및다. l99o년

3월죠부터 사민당의 모토 던 "독일를일은 빨리 진행되어야 하지만 너무 성급

하게 대저 하지 말고 준 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 는 주장은 수상부로얼 던 오

스카 라를레 인(Oskar Lafontaine)이 독일점책애 관여하기 이전부터 이미 동독

주민을에게 "사민 당이 를일 추진을 천천히 하려 한다'' 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 분 및 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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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사 민당(SPD)의 독 일정책

오스카 라를테 인은 선거 전략으로 독 일정책을 이용하며 정부 . 여 당과 정면으

로 글를하얼다. 그는 사 L 랄 찰내교섭 단체가 제l자꼭가조 약에 반대표를 던져

야 한다고 주장및다. 당내에서 격 렬한 토른를 벌인를에 l99u년 6월 2l일 제 l

차 국가조약은 서 득하월 에서 글과되 어 비준 를의될다 . 이러한 오스카 라퐁테

인의 주쟁은 당 내 . 외에 당의 를지 많은 인상을 남됐다. 이러한 라를데 인의

반대는 물른 선거 전략적인 측면슨 있지 만, 부 엇로다도 그의 독특한 독 일정책

방안에 연유한다. 즉 그는 '국가를일찰성 을 우선 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치 적인

노력을 를해 주 민간 생활조건의 를일을 이루는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은 정책상

출지 를하다' (22)라고 생 각및다. 라퐁테 인은 정치 적으로는 7 의 견해에 와하

면 시대 착오적 인 독 일민족국가의 수 림을 될하지 많았고, 장차 유림국가연 찰제

(die Vereinigten Staaten von Euor pa)를 지 향하는 하나의 독 일국가연합(e i n e

deutsche Konfoederation) 수 림을 지찰및다 .(23)

하나의 민족국가 수 림을 를한 롱일르다는 사회 적를일(gesellschaftliche E i

nigung)이 그의 주요 관심사 및기 때문에, 자동적 으로 그의 독 일정책은 를 일과

정에서 발생될 수 밖에 띤는 사회 적 갈등과 분배문제를 둘러찰 루쟁을 주요테

마 로 삼 발다. 냉 철한 분석과 경제 적 . 사 회 적 상를 과 찰경 문 제 에 대 한 정확한

판단을 기조로 통일독일의 엄청난 재정직부당 등애 대해서 논리적으로 통 를

재 를 거른및던 그는 "동독주민 '' 들이 이미 강하게 릴하고 있고 "서독주민
誇를

들도 이미 수용한 바른 를 일애의 길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있다 零

사희 적 갈등과 분배문제를 둘러딘 루쟁을 를더 부각시 키기 위해 그는 전를

적으로 사 민당이 "소시 민들의 당" (Partei der Kleinen Leute)이 있를을 상기

시키고, 당애서 정권교채에 대비하여 준비찰 정부시책이있던 M발및 9oM

(Fortschritt '則)애 포찰되 어 있는 추기 근대사회를 지 향하는 사 민당의 새 로

운 비젼마저. 포기하려고 하었다. 그는 동독사민 당과 선거전릭출 둘러차고 논

쟁을 벌인 후에도 그의 선거및략를 바꾸지 많았다. 오스카 라를태인과 빌리

브란트의 만격이 벌어진 가운데. '9o 후반기에 사민당은 라퐁테인를 지지찰

수 밖애 없 및다 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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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사q' U(SPU)의 독 일절책

오데르-나이체 국절선에 대? 결의문이 국회에서 를과되고, '2+4' 회 담이

독 . 출 양자간 회담을 통해 해결되자, 될래 사민당 정책의 주요 핵십분야로

많은 업적을 남장던 대외 . 안로정책 븐야에서 마저 절부여당에 우위를 및기고 .

사빈당은 "독일를일을 주저하는 당" 이라는 인상만 여른에 심어주게 되있f 를

전독선거에서 참담한 패배이후 라퐁테 인이 사민당 당수 및 핀내의할 겸임제안

을 거부하고 당직을 터나자 사민당은 l99a년 후반피 고집스럽게 집착및던 독

일정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구

당내의 자제 근거분석 결과대 의차면 주요 패인은 독일정책이및다.(24) 그

러나 사민당은 리제부터 "더 나은 를일을 달성하는 당이 되기 위해" 국가적

롱 일로 발생한 사회적 제 갈등을 제거하기 위리 츠 력라는 당이 될 것으로 선

언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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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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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45-1964, Bad Godesberg/Liechtenstein o.J., S. 2錦 에서 인용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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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 Jahre Ostpolitik. Bilanz und Perspektiven, Bad Godesberg 1986,S.17ff. 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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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k린麗출汎t巖tion, Koln 1970, S . 133f.

l1) V . Benz/G. Plum/V. Roder, a.a.O., S . 196 에서 인용 출

l2) A. Baring: Machtwechsel. Die Ara Brandt-Scheel, Munchen 1982, S. 357f. 참조 출

13) W.v. Bredow/R. H . Brocke: Krise und Protest. Ursprunge und Elenente der Frie-

densbewegungen in Vesteuropa, Opladen 1987, S . IBOff. 참조 를

l4) 이 문제전반에 관하여는 V. v. Bredow/R. H. Br-ocke: 流s deutschlandpolitische

Konzept der SPD. Darstellung, HintergrUnde und Problembereiche der Deutsch-

恥litik der SPD Mitte der achziger Jahre. Erlangen 1986 찹조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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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R. H. Brocke: Deutschlandpolitlsche Posltlonen der Bundestagspartelen - Sy-

n o p s e , 諒langen 1985, S . 50 에서 인용출

16) E. Bahr: Die Chancen der Geschichte in der Teiluiig suchen. Rede in der 출va l l-

gelischen Akadenie in Tutzingen am 16.06.1985, V . v . Bredow/R. H . Brocke; Das

deutschlandpolitische Konzept der SPD, a.a.O., S . 33 에서 인용 출

17) KoiDmunique der geBeinsanen Arbeitsgruppe der SPD-Bundestagsfraktion und des

ZK der SED v . 07.07.1988, S . 1 찹조 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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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89닌 l2절 사민당의 배를린 전당대피에서 채틱한 해를린 선언 "DIe Deutschen In

Euro를' 에서 전용 출

2o) 인방전독문제인구소 Gesantdeutsches Institut/ Btmdesanstalt fur gesamtdeutsche

Aufgaben(Hrsg.)'. DokuBentation zur Entwlcklung der neuen Partelen und Burger-

rechtsgruppen in der DDR (November 1989-Februar 1990), Bonn 1990. S.49ff. 찹조

21) 1990년 l월중 H. Ehmke 가 독일 공동채 "Deutsche Gemeinsc辰ft' 에 관하여 비공개

문서토 작성 零

22) 0 . Lafontaine: Probleme und Perspektiven der Deutschlandpolitik. Rede an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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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리스티네 를레쇼를스키 ;f

(Chris tine Holeschovsky)

l . 재 넘

사회를합은 독일를일 과정중 는동법 적, 사회정책적 측 면에서 를합을 내음으

로 하며, 7취 지 는 동 . 서독내 사회적 복지기준의 를 일에 있다. 화폐 . 경제 朧

사회를합의 달성을 위한 l99o년 5월 l8일자 제l차국가 조약은 화폐를합에 따

를 경제적 변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희정책적 자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출

사회를합의 분야는 의료로험, 실 업로험, 및금로험 , 고용측진 , 자질향상 교

육 및 사회부조 등이다. 제l차 국가조약 은 서독의 츠동 . 사 희로장법상의 핀

리을 근 동독지 역에 단계 적으로 도입시 길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 음 과 같 다 구

- 분화될 사회도험제도 및 그 답당기 관 인 자지 전 정기구의 도 입

- 및금 . 의료 . 실 업로험 기여금(죠험료)의 부담

- 임금 및 로험료를 기준으로한 사희로험 급여

- 로험가입의무 및 로헙료 산징 한재의 도입

그 밖에 제l자국가조약에는 및7 . 산재 . 의료브험 급여시 경과기 간 및 조정기

간 등이 규정되 어 있다. 기타규정은 동독내 기존의 부가급여 및 특별급여제도

(Zusatz- und Sonderversorgungssysten) 의 폐지 및 고용행 정 및 사회부조의

조 직 등애 찰한 것이다 출

연방은 l99o년 예산으로 27억 5천만 바 르 s를 를독 추진금으로 애치하여 사

회를합의 달성을 촉진시 키도록 하있다. 제l자 국가조악이 (적어도 단기 적으로

는) 양국의 공존을 인정하고 출 찰하및기 때를에 양국근의 사회로장 및 로험글

차 마인프(Mainz) 대학 정치학및구소 유 럽문제 연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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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 . 사 회 를 합

여제도 역시 점차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될 직으로 하 다. 다만 제l차 국가조

약의 5 동 . 사 린 법적 기준은 서독의 사 회로험 법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M 9 o년

lo월 3 일 발호한 를 일조 약이 근본적으로 새로운 출발절을 제시하지는 많았다

고 할수 있다. 이로 인해 동득 기존규정의 서독규정으로의 조정과정근 더목

촉 진되 띤다. 사 회 및 초동부문의 기준조할은 -및제 를 일조 약에서와 마할가지

로 - 제8조 및 제9조의 법조정에 관한 규 정이다. 실질적으로 이는 기한부로

과도기 적인 해결책이 합의되거나 를독후 입법으로 연기될 예외 적인 경우를 제

외하고는 lo월 3일주 서독 법이 동독지 역에 자동적 으로 적용됨을 의미한다 하

릴다. 를독후 의회에 위임될 제 법를 중에는 를동법 및 가족 . 여성 정책적 문

제 도 포 함 될 다 準

2 . 문 제 점

를 . 서 독간의 o 찰 찰 경 의 조정과 관 련 찰 지 역간 사 회 적 . 경제 적 출발점 은

근본적으로 상이및다. 이러한 자 이 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 신설주의 경제

성 장을 급속도로 촉진시 켜야 및다. 다 만 이 및제조건 은 아직까지 실현시 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 다 . 그 대신 경제적 및혁과정의 위기현상이 심화되어 사 회

꼭 불 안이 조성되 있다. 사 회 적 수준의 조화는 일및의 다출과 같은 복잡한 문

제를 야기시 識다 출

- 신설주의 경제 적 적응위기 는 사 회로장제도의 가동 및 이행능력 이 특히 요구

되는 시 절인 재도도입 료반에 재 정상황을 더욱 악화시 識다. 경재 력과 사희

로장제도의 수행능력간에는 긴 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설주의 현 상찰

하에서 경제의 침채는 사회로잠제도에 주로 불리하재 작용하 다. 즉 , 양독

지 역간 >상반될 경기추세' - 서 독지 역의 조경기 와 동독지 역의 사 회 적부작용

을 수반한 생산와해 - 애 상응하여 양지 익간 '상반될 생찰활경 '이 정성될 것

이다. 들독기 업의 불황, 수많은 기업도산과 그로 인한 단축근로자 및 실업

자의 급증은 사 희로험조합의 지를를만 아니 라 수 입에도 큰 부담을 주 게 되

있다. 그 결과 사회 . 는글 정책적 조치 를 위한 재 될 역시 고갈되 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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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사 회 봉 합

- 를 일조약을 른한 서 독 사 회딘험제도의 구조 및 급여될 적의 도 입에도 불구하

고 이중 과도기 동안 양지 역간의 급여 수준자는 계속 존재할 것이 예상될 다 구

신설주내에서도 또다른 상반된 동향이 나타난다. 일부분의 급여는 현격히

상승되 는 반면 다른 분야에서 는 급여제한 및 일정수준으로의 급여평준화가

예상될다. 후자의 현상은 특히 구동독의 여성 및 가족정책 규정에 나타나

있다 .

- 포한 상이한 사회로험제도의 일될화 과정은 기술 적, 조 직적 문제를 야기시

킨다. 4o년의 분단기 간동안 양독은 사희딘장제도 내에서 7 우선 순위를

상이하게 책점하됐을 쁜만 아니라 이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l) 또한 다르

게 정성되 얼다. 구동독체제 내 에서 사 회료장제도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

었다. 를동을 할 권리, 질 병, 를 령자 및 임산부에 대한 급여 등은 글독'에 서

기본권 적 성격을 띠고 있다.(2) 양독의 사회로장제도의 양적, 질적 비교를

를해 동독의 소위 '사회 주의 적 장점'이 상대 적으로 낮게 평가되 고 , 또한 동

독 재 도 가 시 장경제 적 호를성 이 라 는 기 준 에 의 해 완 전히 대제된 다 하 더 라도

이에 대한 일괄적 가지 받단을 내 릴 수는 얼다. 서독 사회로 장 규 정 도 입에

의한 조정과정은 동독지 역 국 민들에게 고도의 정신 적 적응능력을 요구한다 찰

경제적 위기현상에 직면하여 명확한 가지관의 부재는 종종 과중한 부담을

조래하고 사회 적 불안을 심화시 및다 출

. 서독 역시, 비록 간접적이긴하나, 양독의 사희적 수준의 조정과정의 잉향을

받는다. 를일재 정을 위한 공공애산의 부답은 그렇지 많아도 비받이 되고 있

는 - 비용 집약적인 - 기존 사회로장정 책에 대및 재적의 여지를 더욱 축소시

핀다. 게다가 신설주의 사회로험조합 조직의 속도 및 범위와 서독규정의

동독지 역으로의 도입작업에 를력을 기울임으로치 사회로및 구조재혁 에 관한

논의를 재속 연기시키는 결과를 조래한다. 그러나 '블화될 서독 사회로험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 일부 동독의 기존조직 은 그대로 유지될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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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사회를합

3 . 현황겁토

분롸될 서독 사회로험제도의 동독으로의 수용은 조직적으로나 게념적으로

동독 로컴제도의 전반적 재혁을 요구한다 출 동독 사회로험은 를 로험분야를

포괄하는 통합로험으로 운 주체는 자유독일츠총(FDGB : Freie Deutsche Ge-

werkschaftsbund) 이있다. 그 밖에 자 업자(농부, 수공 업자i 자유 업지를를 위

한 로험분야가 있긴 편으나(운 주체는 를측 국가로및), 순수하게 양적으로받

볼때는 큰비를을 차지하지 많았다. 국민의 9明는 자유득일를출에 가입하고 있

됐다. 또한 사희로장급여의 재월조달 및에서도 양독간에 차이가 있다. 동독사

회죠렇 역시 소특을 기출으로한 로험료를을 바탕으로 하 으나, 근로자에 대

한 로정료를를 lo%로 비교적 경미望고 료험료 산정 수입한계도 월 6oo마르5

다. 로험료출은 l978및 기 업 배 당분의 l2.5x로 인상될 것을 제 외하고는 수

십년간 고정적이 다. l97l년 이후로는 가처분 소득과 의무딘험 급여간의 심

화리는 격차를 갑소시 키기 위해 고소득자해 대해서는 입의 부가및금로험 (FRz)

에 가릴할 가능성을 부여하 다 .(4) 구를특지 역 해당자의 8料 이상이 임의부

가및금 가입자됐다. 통합로험의 수입은 지출에 상응하여 늘어나지 많있기 때

를에 결국은 국가예산으로 비용을 부담하 다

3- l. 구조리혁

를특 사회로팀 구조게혁의 우선과제는 한및으로는 국가예산으로부터 사회로

헙을 블리시키 는 것이고, 다를 한및으로는 서독의 분화될 사최로험제도초 조

작화하는 것이다. 기존 를할로렇의 전찰을 조직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게게

사회로험 부를에 상이한 경과규정을 제정하 다. 의료로험 부를에서 l99l및

l월 l일자로 '일반피역 의료로험 피사'(allgeiaeine Ortskrankenkasse)가 신설

주에 설치리있고 및금부를에서는 경과기간이 곡정되 있다. 기를의 운앙주체는

'사회 브및 도입공단' (Ueberleitungsanstalt Sozialversicherung)으로 전활되

어 최장 l99l및 l2월 3l일까지 방해 운명주체의 위임으로 연금 및 산재도험

3 l 6



29 . 사 리 를 합

업무를 수전하도록 되 얼다 를 이 과도기 적인 제 도는 사회 정책상 특히 민감한

부문인 연금 및 산재죠험에 연금료헙 은 주체로 5개의 주 죠헙공단이

설치절 때까지 연금지급 및 수급신 청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 입하었

다.(5) 를동행 정 및 사회부조 조직은 5개주의 행정제제 구축과정 중에 설치되

있고 제l차국가조 약 시 행과 함께 이미 조 직 준 비에 착수하얼다 출

3- 2 . 재 정현 音

사회딘험의 재 정은 로험분야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다. 구동독지 역

은 일반적으로 적자가 예상되 는 반변, 구서독 지 역의 재 정상황은 양호할 것으

로 로 인다. 양호한 고용상장으로 인해 서독사회 도험의 예비금 역시 증가되 및

다. l99l년 의 경우 연금로정 l6o억 마르고, 의료도험 3o억 마르고의 흑자가

예상될다. 포한 실업로험의 경우는 측자 lo억 마르 5를 기록및다.(6) 동독

연금딘험 의 경우 예상 적자는 2o억 마르 5 , 실 업도험의 경우는 2인억 마 르 5

이다. 반및 의료로험의 경우는 예산이 균형을 이를 것으로 예상될다.(7) 의

료로험 및 연금로험의 경우 과도기 동 안 동독지 역과의 출합이 조약상 배제되 므

로 적자를 서독조합 로험료로 메꿀수는 릴다 拳

3-3 . 급 여 수 준

일시적으로는 사괴로장부문애 있어서 동 . 서독간의 급여차는 계속 존재할

것으로 예상될 다. 이중 l99l및 l월 l일부터 단일화되 는 자녀수당 및 육아수당

과 같은 국가급여는 예외이다. 반면 임금대제급여(실 업로험수당, 및금, 질병

수당)은 동독지 역의 경제가 서독지 역 수준얘 도달할 경우에야 절대적 급여 동

일화가 가능할 것이다. 기한부로 륵별규정(8) 이 적용되 는 인금부문의 깅우는

임금 별 요를에 급여 액 및화를 연계시키는 연금연동재가 중요한 신설규정 으로

도입될다. 결정적변화는 여성 및 가족정잭 분야의 급여에서 예상될 다. 유치원

및 탁아소에 관한 지릴과 비교적 관대한 동특의 자녀질병시의 휴가규정은 를

일조약에 의리 i99i년 6월 3l일까지 적용될 다.(9) 신설주 지 방자치 단재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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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재 정상황애 비추어 볼때 이 시설의 존립여부는 의를의 여지가 있다 를

노동법 분야에서는 특별규정 이 l99l및 중순 내지 말까지 만 적용될다. 이에

해당되는 규정으로 독신 양육자얘 대한 해고제한, 단축근로자 수당 및 를령연

금 경과수당 등을 들 수 있다. 동 조지들씨 우선은 실업자 증가 억제의 기능

을 하므로 해당규정의 만료와 함께 실업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될다. 연방

고용청 에 의해 지핀되는 자 질찰상출련 , 전직훈련 또는 사내숙련 조치의 도입에

는 특히 어려움이 많았다. 서독지 역에 비해 유리한 위탁기준(lo)에도 불구하

고 고용창출조치 는 -정부의 지 방자치 단체 루자지 될책과 부찰하게- 지방적 차

핀에서는 별로 호응을 얻지 를하 다.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를 로인 원인은

조직적 분제 외에도 고용창출조치 의 비용이 지 방자치 단체 내지 각 운 주체에

의해 지출되는 점애도 있다 출

5 . 결 른

사회법 및 를동법상 기준의 조정은 조직적인 면에서는 중대한 도전을 의미

하는 방큼 구동독지 역이 사회로장제도의 이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입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사뢰적 구조의 형성미 릴요하다. 이는 물른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필요한 전문지 식의 습득 및 상응하는 행정 및 인력구조

의 곡 림반도 중요긴 정정적 역량을 요구긴다. 게다가 사 회 적제도 변경이 경제

적 위기상황하에서 이행되어야 하고 기존의 사희적 가치찰의 상실과 연관될다

는 점이 더욱 십 각및 문제다. 국가에 의긴 간섭의 폐지는 한편으로는 재 인고

유의 창의성을 재발시키는 여지를 마련차나 다를 한편으로는 장래의 직업적

필요조건 이나 사회 적 위기에 대밭 불안감을 더욱 확대시 킨다.(ll)

불를 구등독에서 양독의 사 회 적 공등성 장을 제 안한 시도가 없지는 않았으나

(예컨대 l99o년 3월 7일의 동독인및의희가 의결한 '사뢰복지헌장' : 'Soz-

ia 1charts') 절치 적으로는 거피 의미가 없었다.(i2) 따라서 사회적 기준의 조

정은 서독사회 로장제도로의 단계적 도입으로부터 비를될다. 롱일조약에 의거

구체적 구조에 관한 사항은 를독후의 입법에 그 결정권이 위임될다. 병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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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헝태(진 료소 내지 종합병월) 등과 같은 기술적 . 조직적 를제로부터 동

독의 부가급여 및 사회급여 제도로 부터의 연금청구권을 명백히 하는 점까지

확대될다 출

구동독 사회주의체제때서의 여성 및 가족정 책상의 특징은 를독후 미래 사회

브장제도의 형성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도 다방면으로 새로운 동기를 부여한

다. 전국적 으로 산재한 아동포호시 설에 의해 토장되 었던 높은 여성취업률은

가렇과 직업의 조화에 관한 논의가 새삼 릴실함을 일페워준다. 아동죠호시설

을 양적으로 비교해로및 양독간에 급부면에서 현저한 차이(l3)를 발견할수 있

다. 불른 동독지 역의 우수하던 이러한 수준은 l99l년 중순부터의 공공재 정 상

황의 악화로 인해 위기에 처하긴 및다 를

구동독 아동시 설이 이데올로기 적으로 악용되 있다거 나 급부제공의 질적인 면

에서 각계의 비받이 있출에도 블구하고 가정 외의 로육은 당사자(여성)에게서

큰 호응을 얻었는대(l4), 이는 륵히 여성의 취업을 위한 전제조건이라 하릿

다 . 그밖에 자녀 양육기 간의 연금법상의 산정제도와 구등독 사회로험으로부

터의 연금청구권의 이전과 찰께 어차피 규및되어야 할 여성에 대한 독자적 는

령 연금의 도 입 등도 큰 의미가 있다 린

향후 사희로장제도에 관한 전망에 대해서 도 - 를일이 후 부수적으로 발생한

분제의 해걸방안과 별게로 - 필히 논의가 있어야 한다. 동독의 높은 출생를

로 인해 다소 활화되긴 하었으나* 인구분죠의 불글형(인구를령화)에 직면하

여 - 연금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 이에 대? 적극적 사희로장정 책이 필요하

다. 이는 특히 는령 간호로헙의 법적규정 및 지금까지 및금 및 의료도험에

비해 거의 등한시 되있및 사희로장제 도 내에서 의 가족급여의 새로운 역찰등과

관 련될다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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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n (Hrsg.): Deutschland-Handbuch, Bonn 1989, S . 326-341, hier S . 326;

3) 이에 대하여는 施cker, Gerhard: Sozialpolitik iin vereinigten Deutschland,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eilage zur Vochenzeitung das Parlanent, B

3-4/1991, S . 3-15, hier S . 1 1 참조 출

4 ) H . Vortmann, a . a . 0., S . 329 찹조 출

5) K . Michaelis/A. R딘i麗惡nn: Die gesetzliche R출理출출理versicl燎를린汎g in Einigungsver-

trag, In: Die Angestelltenverslcherung 11/1990, S . 417-426, hier S. 418 찹조 출

6) 이애 대한 수치로'. Grundlinien der 狀린schaftsentwicklung 1991. Bundesrepubl1k

Deutschland: Boon und Str-ukturkrise, in: DIW-Wochenber-icht 1-3/1991, S .10-29,

hier S . 22 참조 출

7) EM . 참조. 실업보헙의 부족액 산정에 있어서는 '동독지억추진기금 (Abschubflnan-

finanzierung)'으로 부터의 예산이 이미 고려림; 동독 지익 조정 인금액은 평글

순 임금 96o DM을 기준으로 할때 45닌 근속 후 펑글 672 DM에 달함. 기한부로 지글

되는 사피수당은 언금수입이 한게액 495 DM 이하로 되지 많도록 하는 것이 그 위지

이며 이는 사피 부조 대체금이 아니라 피저 인금으토 보아야 합. 1992.1.1 부터 등

독에 기타 급여법이 적용되고 인금신규 수급출 위한 신용보호는 1995.6.20 까지

부여림.

9) 동독의 기존규정은 자너 수, 자너 인링, 천업자의 가족관계에 따라 휴가일수에 구

분을 두있는데 l4새 이하의 자너가 5명 이상일 깅우는 피고 휴가일수는 l3 주

음. 질벙 수당액 익시 이에 상응하여 구분정. 이에 반하여 서독의 규정은 8세 미만

자너의 질빙 간호를 위해 언간 5일 까지의 휴가를 부여함 출

lo) 일반적으로 입금 비용의 l錦x 부답 및 물건비 조달을 위한 무이자 대부가 규정림 출

동 규정은 1991.6.30 까지 적용침 출

11) M . Helfert: Arbeitspoli.tische Aspekte industrieller u n d sozialer Moderiusie-

rung der DDR, in: VSI-Mitteilungen 10/1990, S . 668-680, hier S. 678 참조 출

l2) Frankfurter Rundschau v . 15. 03. 1990 에 전문 실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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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사피를합

l3) Stolz-Villig 애 의하민 동독의 탁아소 시설은 8燎, 유치원 시설은 94x, 전일 탁아

소 시설은 9ox 이상 충당윔 . B. Stolz-VIlllg: DM aorgen, VIrtschaftsaufschwung

Ubernorgen. Frauenpolitik . . .? in: WSI-Mitteilungen 5/1990, S . 282-289,

hier S . 286 찹조 출

14) H . Lanpert: Sozialpolitlsche Aufgaben der Umgestaltung der Virtschafts- und

Sozialordnung der DDR,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33/1990, S . 27-

32, hier S . 32 참조 출

< 參 考 文 敵 >

能cker, Gerhard; Sozialpolitik in vereinigten Deutschland. Probleme und Heraus-

forderungen,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3-4/1991, S . 3-15.

Ders./Johannes Steffen: Vas soll wie verelnigt yerden? in: VSI-Mitteilungen, 5/

1990, 5 . 265-281.

Helfert, Mario: Arbeitspolitische Aspekte industrieller mid sozialer Modernisie-

rung der DDR, in: VSI-Mitteilungen, 10/1990, S . 668-680.

Kaufmann, Franz-Xaver: Die soziale Sicherhei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Veidenfeld/ZiinBermann: Deutschland-Handbuch, Boim 1989, S . 308-325.

Lanpert, Heinz: Sozialpolitische Aufgaben der Umgestaltung der VIrtschafts- und

sozialordnung der DDR, in: Aus Politik und Zeltgeschlchte, B 33/1990. S . 27-33.

sch眼詠 l, Winfried: Finanzierung sozialer Sicher린汎惡 bei einer a l t e m d e n Bev출lke-

rung in Deutschland,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3-4/1991, S . 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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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 3 =
에 고 하 르 트 예때 f

(Eckhard Jesse)

l. 정치제도와 득일를제의 및계

를독전 구서독의 절치제도는 안정적이 었다. 8o년대에 있었던 애국적 좌파

로부터 신우파에 이르기까지 각종 상이한 단체가 중립화 독일를일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신지만 결치제도에는 아무런 동요가 얼었기 때문이다. (사 비록

어느정도 액센츠가 다르기 는 및지만 전후 모들 주요 정당은 서득의 정지제도

가 서방동맹체의 처분에만 말겨지지 는 많도록 하었다. 서독체제의 자기인정화

(Selbstanerkennung) 작업은 월및 적극적 이 있다. 를일료다 자유추구(Freiheit

vor Einheit)라는 정치 적 방안은 자유와 를 일이라는 양대를 적간에 적대성 이

없으면서도 긴장관계가 존속한다는 공식애 기조하고 있다. 1989/90년 동독의

변혁과 더불어 재를일은 달성되 있는데, 이는 비단 정치 적 책임자들만의 경사

가 아니있다. 기본법 제23조에 의한 동독의 서독에의 가 입으로 새로은 및법

이 제 정될 필요가 없및다 출

기본법은 그 규절에 따라 l99o년까지 의 과도기 애만 적용되 는 것이었다. 즉

기뜬법 전문은 "전독일민족은 독일의 를일과 자유가 자유스런 자결권 햄사에

의해 성취필 수 있도록 최대한 느력해야 함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고리고

기를법 재l46조에는 "본 기본법은 독 일민족이 자유스럽 게 결정한 헌법이 발효

하는 날 그 표력을 상실한다" 랴고 리어있다. 이와 갈은 잠정헌법적 성격은

재헌회 의가 국민의회(Nationale VersaBinlung)가 아니라 헌법재정위딘회 (par-

lamentarischer Rat)라고 명명점과 동시 에 헌 법을 기본 법이라고 명명한 후 국

* 트리어(Trier)대학 정치학 연구소 연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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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o. 서독의 절치제 도

민루표에 회부하지 많많던 사실로 잘 나타나고 있라. 그 릴에도 불구하고 기본

법의 구조는 다른 국가의 헌 법과 차 이점이 업다 출

5o년 대와 6o년 대의 정치 토른 과 정에서 여하한 길태의 개 헌도 재를 일의 기회

를 제한할 가능성 이 있기 때를에 개헌이 필요 없다는 견해가 자 주 대두되 었다 를

이와같은 견해는 후일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 및는데 이는 곧 사람들이 재를 일

의 전망에 대하여 얼마나 회의 적이 있는가를 잘 나타내 준다. 재를일 명제인

기본법의 전분을 삭제해 버리자고 주장한 사 민당 정지 인들(한스 아필, 위르겐

류무데)의 견해는 절대 다수의 지지는 고사하고 자당내에서조차 호응을 받지

못편다. 그에 반하여 서 독의 주권이 과 및 어느 정도인가라는 문제가 각계로

부터 비판적으로 대두되 기 시 작및다. 특히 l988및 도 람스타인 (Ranstein)과 램

샤 이트(Remscheid)에서 있있던 미군용기 주락과 같은 업청난 사고가 일어나자

미 국 이 라는 료호국의 태도와 관 련한 문 제 점이 대두되 있다. 그 러나 서 독 은 를

일된 이후 오늘날까지 여하한 형태이든 민족주의 에의 복귀와는 를거리감을 유

지하고 있다.(2) 그러나 이에대해 민족긍지를 부정하는 태도라고 말하는 사

람조차 얼지 는 많다 燎

2. 국가조직 상의 될꼭

독일통일 이후 재속 적용되 고 및는 국가조직상의 월리은 기본법 제2o조에 상

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국가조직상의 될인이 받 공화국천리 , 민주주의될인 t

연방국가될 직, 법치국가될 적, 사회복지 국가 될 직을 일릴는다. 기블법 재2o조

는 이와 같은 월 직을 포함하고 있기 때를애 "요약형태의 헌 법"(3)이 라고 표현

되기도 한다 출

공화국 될리의 명기는 독일역사 고할을 를해 잘 설명할 수 있다. 공화국이

란 군주국이 아 닌 정재를 를한다 출 민주주의 릴꼭은 국민주권의 릴인얘 근거

한다. 그렇지만 서특은 대의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고 이 재도의 개혁시도가

거른되 기는 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도속에 직접민주주의 적 요소 (Ple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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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o. 서독의 정극 제 도

zitaere Elenente)는 거의 찾아블 수 없다. 포친 논란이 되는 민주주의 철

적글의 하나인 다수결원 직의 한계도 있다. 전체국가와 각 개별주간에 조화를

이루고 있는 연방국가월 리은 각주에 입법, 정 정, 사 법에 걸피 적정긴 린 한을

부여해주고 있다. 현실 정치 의 추세는 대제 적으로 연방주의 의 약화 형태로 가

고 및다. 법치국가천 인은 주로 법적안정성을 의미하지만 결코 형식적인 법치

주의 사상이 우선하지 많도록 하고 있다. 기본 법 제l조에서 제l9조까지 명기

될 기본권은 3권을 구속한다. 법치국가의 특 징인 입헌제도상의 3권 분 림은 오

늘날, 의회제도의 조직될직에 부응하여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대체 적인 권 력및

계를 약화시 켜 버및다. 사 회복지국가원 직은 사회복지 적 안정에 만 기포하는 것

이 아니라 사회4 지 꼭 참여의 천직에도 근거하고 띤바. 따라서 사리복지 적 기

본권은 기본 법에 열거되 이 있지 많은데, 그 이유는 7 동 의 권한과 같은 소송

의 대상이 아 니 기 때문 이다 찰

이와 같은 국가구조적 될 꼭과 더는9 사회의 각종 책임있는 세 력들은 비록

를 꼭수행상 건해가 부분적으로는 상이할지 라도 합의 점을 유지 하고 있있는 바 f

대제 적으로 다응과 같다 零 즉 사민당은 사리복지국가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민주주의 원직을 사회의 및주화라는 방향으로 해석하고자 하 응에 비해 기 민

당과 기사당은 연방국가적 될리을 계속 발전시 키면서 법지국가와 사회복지국

가간의 긴장관재가 발생할 경우 법치국가를 우선시 하었는대, 그렇다고 복권주

첨에서 조차도 사회복지 적 법지국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적은 얼다 출

3 . 헌 법기 구

기본법에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국가권 력를 수행하는 입법, 행정, 사 법권

을 구채화하는 기구가 열거되어 있다. 이와 같은 헌법기구로는 연방하될 9

언랄상될 , 연방정부, 및방대를령 , 연방헌법재판소를 비를하여 언방대를 릴 선

출만을 위해 구성되 는 연방회의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인방희의는 연방하

를의천과 각주 의회가 선출한 및방하될 의를과 동수인 대의원 (익자주 : 대를

령 선거인단격)으로 구성될다. 각주때는 연방하될 대신 주의회가 있고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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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o. 서독의 정치 제 도

정부 대신 주 및부 , 연방헌 법재판소 대신 주헌법재판소가 있는데 다 만 나머지

두가지 기구에 상응하는 기구는 띤다 를

독일연방하? 은 매 4년마다 주민에 의해 선출되는 연방의회이다. 연방하될

은 연방수상을 선출하며 특수한 2가지 전제조건 하에서 만 연방대를령 에 의해

해산될 수 천다. (연방수상 선출시 및 찰방수상에 대한 신 임루표시 다수의 동

의가 얼을 경우) 지금까지 임기만료전에 연방하찰이 해산될 것은 다응 2번

의 경우 뿐 인데, 이는 서독 정지제도의 안정성 을 말해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찰

l972년 도 , 츠란트가 이끌 던 연림정부가 다수의 지지 에 실패하 을 때와 l983

년도, 콜의 도하에 구성될 연림정부가 국민루표와 같은 방법(역 주 : 조기총

선으로 국민의 신임을 물음)으로 정당성을 얻고자 하띤을때 연방하원 이 해산

되 얼던 것이다 찰

각 주 및부대표로 구성될 연방상될은 각주가 및방의 입법과정 에 참여하는 기

구이다. 그렇지 만 정당국가적 요소와 연방국가적 요소는 대채 적으로 중복되

고 있다. l972년 부터 l982년 에 실제 로 있었던 것 저 럽 및방하될 과 연방상될

내에서 여 . 야당간의 의석의 분포가 서 로 다르면 입법업무가 지 및될 수도 있

다 . 이경우 정지적 책임소재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위원회의 소집을 를

하여 판가를 난다. 그 결과 하될 에서의 야당이 연방상될 의 협조를 얻어 소수

정당으로서 의 야당의 위치 전도를 모색한다면 그와 갈은 야당이 과연 정지 적

임무블 출륭히 수행하 는가라고 국 민들로부터 의를이 제기될 것이다 를

연방정부의 업무수행 방식은 - 연방수상이 연방대를령 에게 각부장관의 임명

을 재청하고 - 다출과 같은 3대 될적얘 따라 수행될다 : 수상이 정치는선출

결및하는 수상될 꼭(Kanzlerprinzip), 수상이 설징및 정치노선내해서 각부에

대해 장관만이 책임을 지는 관할될 직(Ressortprinzip), 장관간얘 견해차가 있

을때 연방정부가 결정을 취하는 합의될 직(Kollegialprinzip)을 말한다. 그중

에서 가장 를요한 것은 수삼될 직이다. 이미 아대나워 시대해 수상민주주의

(Kanzlerdenokratie)라는 멍및이 등장하있는데 , 에르라르트와 키징거가 연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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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o. 서독의 정치 제 도

수상을 재 임하던 경우를 제외하면, 오늘날까지 "독 일연방공화국의 국내절책에

있어서 표준적 인 방향제시 의 기준"(4)이 되 및다. 이것 역시 정지제도의 안정

성을 설 명해주는 것중의 하나이 다 출

연방대를령은 독 일연방공화국을 대내외 적으로 대표하고 법률에 최종서명만

하는 등 형식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임무만을 갖고 있지만 그 기능을 과소평

가 해서는 안딘다. 피냐하면 및방대를령의 일거수 일루족의 양식에 따라 정치

를합에 기 여하기 도 하고, 그리고 정치 적 분위기 에 향력을 미 칠수도 있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은 역랄은 바로 l989및 에 재선딘 바이체커가 다양하게 로여준

바 있다. 재선은 단 l회에 한해 가능하다 출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를 위한 일종의 최후의 료루이다. 연방헌법재

판소의 권한은 징부조직 논쟁시 중재로부터 시 작하여 연방과 주간의 견해차에

관하여 해석을 내리는가 하면 시 민의 위헌소될 제기에 대하여 해석하는 등 다

양하다. 및법재판소의 의의는 주로 정치적 쟁점(임 신중절 문제, 법역기피, 정

당자를조달 등이 대표적인 실례중의 일부)에 관한 결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출

연방상월의 역할에 관하여는 가끕 의회내 야당(상월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정우)이 이 기관을 입법기관의 대치용으로 필요로 하기도 하는데, 이야

말로 정치 적 를쟁해결을 위한 "필형적으로 독일식 인'' 형식주의의 한 표현이라

할 수 도 있다 를

전반적으로 출를하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헌법기찰은 서독의 정지제도 발

전의 전제조건이자 그 결과라 하졌다. 지금까지 정치재도애 대한 징당성 위

기는 한번도 없었다.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은 물른 다를 어느 서유럽 민주국가

의 것과 비교해 로더라도 헌법체제애 아무런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될 바

가 없다. 바이마르 헌 법재재와 위기가 무엇로다도 헌법의 구조적 결함(비 교

선거제도, 건설적 불신임제도의 부재, 대를령과 수상의 2철주의 등)으로 설

명될 수 있음에 비주어 볼때 구 서독의 정지제제는 공고카다고 말할 수 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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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체제의 특 징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를 법제 정위천들은 바이마르공롸국의 볼락을 목 걱하 띤띤다. 바이마르공화국

의 헌법은 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를 모르던 및법이있다. 그 결과 서독의

정치제도는 고난에 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귀 납적 결큰이 도를될 비될위적

제도로서 이해되고 있다. 극좌세 력이나 극우세 력은 아예 발붙일 를이 업도록

하고 있다. 헌 법체제는 논쟁의 소지가 많은 민주주의 릴 꼭에 입각하고 있지 만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에 위배되 는 단제(기 본 법 제9조 2항)와 정당(기 본 법 제

2l조 제2항)에 대하여서는 금지조치가 가능하다. 민주주의의 방어성은 헌 법

체제의 가지성과 일지하는 것이다 . 바이마르공롸국의 경우 헌 법 조항이 적정

한 다수의 지지가 있으면 게 정필 수 있있읍에 반해 기본 법 제l조와 제2o조와

같은 특및될 직은 입법권자에 의해 삭제될 수 업도즉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신

성불가침적인 가치기준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

인데 , 연방헌 법재판소는 l952년 사 회 주 의 제국당(So z i a l i s t i s c h e Reichspart-

ei)에 대한 불 법발결을 를해 저읍으로 이를 구체화하 다. 비즉 기본 법 제79

조 재3찰에 팀기될 l조와 2o조에 대한 기본법 재정블가 될직을 를해 혁명을

방지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기본법 반대자들이 기도하는(나리운동에서와 같

은) 법을 이용하려는 도전을 어 렵게 만들 수는 있다 출

7o및대와 8o및대애 비교해 볼때 5o및대와 6o및 대에 걸쳐 논쟁이 되 었던 민

주주의 에 관한 어떤 기준이 정해진바 있다.(3oo건 이상의 불 법단채 판길 및 2

재의 정당금지 조치) 그 당시의 상찰이 기소 법정주의 천 직에 지중하 읍얘 비

해 그 이후에는 기희출등딘꼭이 오히려 많이 적용되 있다. 즉 , 위헌적이라고

판단될 집단은 정치적으로 배재되 어야 하 지 만 이와 찰은 것이 항시 명확한

결른을 및지는 많았으며 그 길과 애매한 상태로 진행되기도 하띤다. 당시 정

치문화가 및화 됐지만(참여의 증가와 정치직논쟁을 선호함) 이것이 꼭 특히

좌겪새 력과 같은 정치 적 극단주의 와의 타협을 강요하지 는 많및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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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72년 l월의 소위 급진주의 금지조치 - 각 및방주의 수상들은 공무될과 공

직지핀자들에게 헌법에 충임할 것을 상기시 킴 - 는 하나의 불행하고도 특징적

인 사 례이다 출

5 . 겅치 적 의사결 정

서독의 정치적 의사결 정은 주로 정당에 의해 이루어진다. 오늘날 정당의 전

지전능을 자 인하는 교만성, 지나친 관직독점 , 부패, 비대해진 당기구, 부정한

정당자금 등 정당이 권한이상의 것을 행사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때 정당이"너

부지나친 대우를"(6)받고 있다고 볼수 있다. 그 결과 최근 수및간에 걸져 일

종의 정당릴오감이 일어나 기도 및다. 그럼체도 불구하고 서독의 정당민주주

의는 그 기능이 매우 출를및다. 한때의 대정당간의 극심한 이데올로기 적 대

릴은 연마되면서 세련되어있다. 따라서 꼭 어떤 를정계층을 겨냥하지 많으

면 안되면서도 모든 정치세력과 사회새력내의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는 국

민징당의 육성이 중요하게 되 있다 린

정당의 발전은 절당제도에 대한 아무런 향출 미치지 랴고 진행되지 는 많

았다. 주로 참신한 신 . 구교 합동적 정당인 기민당/기사당애게 유리한 정

당를합 운동이 일어나 구교중심 의 중앙당을 대제하기 에 이르릿는가 하면. 사

민당은 l959및 도 바트 고데스베르그(Bad Godesberg)강령을 를해 이대올로기 적

잔재를 청산한 후 ''동지 들의 지될"하에 기반을 다지기 시작인다. 사실상 유권

자들은 선거시 매및 양대진 으로 대치될 여 . 야 가운대서 한 정부를 결정하

있다. l969년 도와 1982/83년도에 있있및 정결교채시 유권자의 지지를 이상으

로 강한 업향력을 행사및및 자민당의 력할이 매우 됐다. 자민당은 의희진출

차단조항 하한선 인 5x선를 겨우 넘었지만 기민당/기사당 및 사민당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실력을 과시할 수 있있다 출

8 o 및대 죠반 이래 대대적인 될외旱쟁 운동으로부터 생성될 찰경로호정 당t

녹색당이 등장라있는대, 이들은 기성정당애 대한 근본적 인 대안(Alternati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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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주장차고 있다. 근본적으로 다를 대안은 프로그램 내용 분만아니 라(녹

색당은 찰절딘호 및책때 대해서만 대안을 제시카고 있는 것은 아님)에 있어서

는 물른, 다를 정당에 대한 전략에 있어서 도 공히 적용되는 것이다 . 녹색당

은 "기성정당 반대정당"으로서 대다수 지지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연정을 를해

정부에 장여할 의지도 없으며 , 대다수의 반대자들의 의견을 따르면 로한 그러

한 능 력도 얼다는 것이다 출 그 렇지 만 점점더 "현실 정치 적" 세 력이 당내에서

강해피 정치에서 일익을 담당하게 필 것으로 로 인다 찰

사회단체 제도에 있어서도 서특에서는 제l공화국 당시 그 정치제도의 기능

에 큰 지 장을 료래및던 것과 같은 양극적 극한 대릴은 전친 얼및다. 고용주

연맹과 근로자딘맹간의 분쟁은 극심하기는 하 지만 결국 타협이 모색되는

및를이 정착되있으며 , 사희복지적 파트너 쉽이란 출어가 단지 상징적인 의이로

만 로이지 많고 있다. 료한 사희는 세속화 - 신도가 계속 줄어 들어 교희와의

결속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응 - 되어 임신중절과 같은 특수한 문제점이

여 전히 대두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정지 적 향력은 퇴조하 다 출

언른 역시 정치적 의사결정에 큰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신분이 사기

업에 속해 있는데 (중 앙지 화 현상의 불가피 성으로 인하여 지 방지 의 다양성을

제한함)반해, 라디오방송과 텔레비 견방송은 오래 및부터 공 으로 유지되고 있

는데, 몇년전부터 유선이나 인공위성을 를한 중계방식을 찰용하는 새로운 신

미디어가 들장하및다. 상업방송의 공공기구로서의 적임에 관한 의견은 정지

적 여른에 미치는 미디어의 파급료과에 관한 문재와 마받가지 로 심한 견해자

이 를 로 이 고 있다 찰

6 . 결 른

를득전 서독의 진전상장이 나 를 일될 독 일의 위상과 관 련하여 과 연 특 일먼방

공롸국은 서유럽식 민주주의 국가인 가 ? 라는 의문이 부단하제 제기되고 있다 출

독일의 독자츠선 (Sonderweg)논쟁은 극복되 및는가 ? 실제로 독자츠및 이 인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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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 독일이 민족사회주의(나리)로 지달있던 것은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갖

고 있는가 ?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한 대 답은 독 일이 다른 서구제국에 비해 민

족국가 형성과 대의 민주주의 정착이 늦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l945및

이후 및주주의 재교육이 시 작되 었고 전를적인 가지관의 전면적인 폐기가 이루

어걱 근본적 인 및화가 일어 및음에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서독은 서유럽식 민

주국가가 되 얼다. 비록 블독후 신설 연방주에 될위주의 적 주세가 얼지는 많

지 만 재를일 역시 이와 같은 발전상태에 아무런 위협이 될 수 없다 출

정지분화의 변천이 근본적으로 이루어띤다. 한때 널리 퍼져있던 딘위국가

적 맹신출 예 전의 불 명예스러운 논쟁배 척적 자세와 마근가지 로 매우 줄어들있

다. 그러나 여타 분야(시 위 , 시 민발의)에서 정지 참여적 요소는 증가되 었다 출

그 결과 쿠르트 손트하이머(Kurt Sontheimer)가 열거한 역사적 잔재 (M타산적

전를", "비정지 적 전롱", "독 일이상주의 전를", "논쟁거부전롱", "형식주의

전를")(8)는 비록 그 정도의 차(이 상주의 와 형식주의가 가 장 적게)는 있을 지

라도 매우 줄어들었다. 여른조사 자료가 이를 분멍하게 대변해 주고 인다.(9)

이와 잘은 변천은 6o및대 후반기 , 주로 대학생들의 저항운동으로부터 발단되

됐다. 대학생 저항운동에서 주장되던 및화는 아직 아무런 결실이 맺어지지

못및지 만 정부가 이를 재도권 안으로 수렴해 게혁을 추진함으로써 정치재도는

오히려 공고하게 되 었으며 그 결과 급진세 력은 부리를 내 릴 수 얼계 되 다 準

대학생운동은 기타의 진전과 더불어 각종블야애 걸친 변혁을 유발시 됐는대 그

중에는 ''낭만으로의 복귀"(lo)와 같은 것도 있었다. 구 동독지 역 주민들은

이와 같은 경및과 료 이와 연게될 부수현상과 같은 경협을 천어로지 를및다 출

를리적 사상. 도덕적 엄격성, 위기의식을 비를하여 녹석주의운동의 결과인

근화회 의를과 같은 것이 그 어느곳 로다 더.욱 강력하게 정치 를화적 블위기 애

업향를 미지 고 인다 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연방공화국의 정치제도는 큰 지지를 받고 및다. (ll)

다를 서유럽 민주국가애서는 정치 적 라우급진 주의가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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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u. 서독의 정치제 도

다. 따라서 독일에서 정체성 위기 따위는 거른할 필요가 없다. 신설 5개주의

시 민들이 독 일연방공화국의 정치제도에 를합되 는 과 정에서 정체성 모석문제로

어느정도의 어려움을 린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구동독 시민들이 독 일연방

공화국에의 가입을 결정및던 의도는 기정사실로서 불변이며, 그들은 독일의

서쪽지 역에 부리깊게 정착되어 있는 의회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를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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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3 a .

위 르 겐 투 렉 f

(Juergen Turek)

l . 목 표 및 기 능

신탁절은 l99o년 6월 l7일 구동독 인민의희가 의결한 신 탁법 및 구동독과

서독간의 를일조약에 기죠하여 운 될다. 신탁청은 공법상 연방에 직속될 공

법인이다. 연방재무성 산하에 있는 동 기를의 주될 과제는 를일조약 25에 의

거 "구동독 기업(vEB, 원를은 인민공유기 업)을 경쟁력 있게 구조 개편하고 사

유화 하는" 데 있다. 8및재 이상의 구동독 국 기업제 및 수많은 부동산은 민

간법인체 예를 들어 주식회사 및 유한책 입회사로 전찰될 후애 신탁청의 관할

하에 늘이게 되및다. 신탁정은 과거의 중앙를제 경제주조를 서독의 사회적 시

장경제 질서 형태로 전찰시 키는 역사적으로 유일 무일한 입무를 띤다. 신탁청

의 설치 이래 그 조직, 구조 찰 아니라 새로운 경재구조애로의 전찰 절차는

신설 5개주내 심각한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항상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率

2 . 구 조

신탁청은 감독기 구로서 23명 으로 구성될 행정위훤 회와 지휘부 기구로서 이

사회를 두고 있으며 , 동 이사회 조대이사장은 라이너 고올캐(Rainer Gohlke),

그 후임은 데를래프 로베더(Detlev K. Rohwedder)었다. l99l년 4월 데러리 스

트애 의랄 로에더 청장 암살 이후 이사회 임될이었던 비르기트 를로이 앨(Bir-

git Breuel)이 이사장으로 선입되었다. 신탁청 행정위딘 희는 신설 5재주 주지

사, 사용자대표 및 은행대표 및 근로자대표로 구성될다 출

차 를(BONN)의 언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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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 신탁 청

지취 조직의 근본적 인 특 징은 선형조직(Martixorganisation)으로, 이애 따라

재별 이사 책임부서애 기능 및 사 업책임이 부여될 다 . 각 부서얘는 그 기능에

따라 를시에 다수의 부속분야를 두어 각 부문을 제각기 자체의 경제적 장래에

대한 책임을 터맡게 된다 출

신탁청의 이사회 는 분야별로 아래와 같이 구분될 다 燎

회 장단(에너지 분야 사 업책입, 기본월 적문제 , 를신 , 법 , 조 직, 전산처리 f

및방 및 구주공동체 접촉, 재십 등의 기능 책임)

l부애서 5부까지 의 기 업 관장분야 : 산업부문에 따라 상이한 기능을 띤 하

부조직 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 기업청산, 행정 및 재될 재조달과 관련한 사

유화 정책 등이 그 주요 업무입 출

'각 주 를제 및 각 주 지부 ' 이사뢰 부문 : 신설 5게주내 l5재 지부에 찰

한 지부의 사 업책임 및 일반적 인 각 주 문제 조 정 등의 기능 책임

인사, 재 정 이사회 분야 : 인사, 는동시 장, 사회문제 , 기 업재 정f 희 계 . 예

산 등 분야에서의 기 능 책 임(l)

신탁청 의 린개 지부는 우선 그 지 역내 중소기 업(l,5애명 미만의 고용원)의 사

유화에 책임을 진다 . 재게 지 부의 구조에 대한 결 정은 그 지 역내 요구사항에

따라 그 해당지부장에게 위 임될다. 지부장은 지 역차원에서는 베를린 신탁청

본부의 게별부서와동일한 결 정권을 갖는다.(2)

3 . 1991및도 l차 팀가

l99l년도 중간평가에 의하 면 신탁청의 사유화로부터 나출 총 이윤은 이제까

지 5조 778o억 마르고에 달望다 및다.(3) 1991및 4월 로고서 에 의하면 이중

약 5o만 일자리가 동독지역내에 확로되 었다고 찰다. 33o개 기업은 현재까지

회생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 고 있다. l99l및 3월 말까지 l,26l재의 기 업이 사

유화 되 는데 , 그 4o3채 기 업은 l99o딘 도 하 반기중에 853개 기 업은 l99l년 도

l/4분기 중에 매 각되 있다. 이는 동독5개주내 생산기 업체의 약 l/8에 해 당될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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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 신학청

매각될 기업의 약 z/5는 기재i 차발제조> 절강* 함석> 금속재품 재조업채이

며 , 약 3ox는 식료품 및 기호품 산 업, l7x는 전자, 정 기 계 및 광학산업 그

리고 l2x활 화학산업 에 해당될 다. 3억 마르고는 약 15,200게 숙박업 및 소 매

상 매각으로부터의 수 입이 있다. 사유화에 의해 유발될 루자유치 액은 신탁청에

의하면 사유화기 업 인수자의 약속액으로는 5백6억 마르고에 달한다고 한다 辱

신탁청에 의하면 3월말 현재 2천여명 이상의 관심을 표명및 월매자가 있다고

한다. 58개 기 업은 자치 단체에 지 방자치 범주 안에서 신 탁청 재산으로부터 지

방자치 단체 에 이 양되 있다 출

신탁청 찰동의 예로서 , 기업조업 중단의 경우로는 구동독 항공회사 '인터플

르고' (Interflug)의 청산, 그리고 l99l및 l월 3l일 아이제나흐 소재 바르트

부르그 자동차의 조업중단을 들 수 있으며 , 기 업정비(Sanierung) 과정에 있는

것으로는 l99l및 3월료 구 재무를 면제받은 예나의 칼 차이스 광학회사의 예

를 들 수있다.(4) 브르기 트 브로이 엘 신탁청장은 l99l및 4월 본(Bonn)사무소

룰 게설함에 있어서 이제까지 의 기업매각시 계약서상 합의될 약 5l적 억 마르고

상당의 루자액은 수공업 및 중산층 소유의 구동독기 업에 긍정적인 향을 미

졌다 라고 말한 바 있다. -S.(Bonn)사부소는 의회와 협력하고, 특히 신설 5개

주 출신 국회의월을 독려하는 기능출 가지고 있다.(5) 뿐만 아니라 신탁청은

외국자본 유치 를력을 배가하고 있으며 , 동독이 유럽에서 '닫힌 시장' (Clo-

sed shop)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 한다.(6) 1991년 4월까지 이미 64게의 신탁

청 관할 기업이 불, 등 구주공동체 국가와 스웨먼 그리고 미국? 오스트리

아 등 5o개 루자가에 매각되 있다.(7)

4 . 를제 점 해 결 구 조

신탁청 찰동은 다양한 법적, 경제적, 경 상, 그리고 정치적 문제의 극복과

긴빌한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어려운 법적문제는 소유관계 * 시장상장 및 시

장기회의 복잡한 분석, 경제적, 찰경적으로 과거 동독이 남겨준 폐해를 극복

하는데 필요한 대규모 재정지출 그리고 과도기간중 필요한 기업자금 창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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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차출 등에 있어서 전형 적인 복잡한 를재를 딘여주고 있다. 그밖에도 신

신설 5개주내 신탁청의 활통은 긍정직인 찰점애서 그리고 부 징적인 찰점애서

심리적인 표과를 로여주고 있는데 , 이는 4o년 만애 와해된 사회주의 경제에 대

한 시 장경제 적 행태와 그곳에서 경제 적 성공을 추구하는 인간들에게서 나타난

다 . 한편으로는 신탁청은 기회와 희망을 약속하는 새출발을 상 징하고, 또만편

으로는 세인의 눈애는 신탁청이 '팔아넘기는' 인상를 주는 기관으로* 그리

고 구 겅제체제의 성취를 부시하는 찰청으로 비쳐지고 있다 출

신탁청의 조직 및 일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그 경제적 유용성 를만 아니라 t

료를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정당정치적 향력 를제와 관 련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로운 민간루자찰동, 로다 많은 고용과 로다 많은 세 입을 을리면서

사회 적으로는 그 파급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8) 엄격한 사유롸정 책에 대해

적극 적인 를동시 장, 산 업정책, 구조정 책에 연결될 기 업정비 입장이 대 림되어

있다. (9) 이러한 입장의 차 이는 서독에서 의 전를 적인 질서 와 경제 정책적 대 림

를제를 로면 더욱 뚜렷해 진다

신탁 청이 재산관리 를 맡는 기관으로서 연방재부성 산하에 늘여야 할지 아니

면 경제질서 정책에 책입이 있는 갑특관 청으로서 연방경제성 산하에 늘여야 할

지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과도한 중 앙집권주의 및 강 력한 관료주의 화는

또다를 비판요소가 되고 있다. 기 업조 업 중단 및 기 업를합의 증가와 신설 5개

주내 실업률이 격증에 직면* 신탁정의 일처리 방식이 사 회 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도 야기되고 있다. 륵히 동독의 관 점에서 는 신탁청과 지 방

자치단체간의 대화의 결핍, 그리고 너부 업격한 사유화, 그리고 기업조업중단

정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때 반해 서독에서는 신탁청이 너무 지 원 의존 적

사유화정책을 펴고 있다고 반대로 비판을 받고 있다. 매 각 또는 기 업인수에

장애가 되고 있는 구동독기 업의 평가기준 결여 또한 비판되고 있다. 이처럽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서 사유화 절차가 너무 장기 적이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밖에 사유화 절차에 가답하고 있는 사 람

들의 "부패유즉" , "구연줄 이용" 등이 게재 사유화 절차를 표과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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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l. 신탁청

연시키거나자기 이익으로의 악용 그리고구동독인 이 전망있는 7l업으로부터

사실상 배제될 사실 등도지적되곤한다.(lo) 신탁청이사회정책적으로부답

이 적은 기 업정비 정책로다 사유화 정책에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비판

과 관련 l99l및 3월 정치권내에서 중요발 결정이내려됐다. 콜수상, 신설5게

주 수상, 일부 연방각료 및신탁청지도부는 구동독 경기부양을 측면로강카

는 협 력의 새로운 핀직에 할의를 딘있다. 여기서는 특히 신탁청의 활동과 국

가와 지 방정책, 츠동시장정책 및 사회간팀자본 정책이 마찰없이 움직이도록

하는것이선결문제있다. 기업정비조치는 츠동시 장정책적관점에서 볼때 사

유화 는선과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게되있다.(ll) 그뿐만 아니라 l99l 년 3월

l5일 연방하월은 정부여 당의 받성투표하에 구동특 공유기 업을의미있게사유

화하도록 할 수 있도5 기업분할을 리용하는 이른바 '기업를할법 ' (Spal-

tungsgesptz)을 를과시讓다.(l2)

하월에서 야당의 원들은 동 법안 토의시 새로운 발의를 를해 브다 더 표과 직

인 질적으로 다른 조치를요구努다. 여기서 기업정비정책이란무엇로다 일자

리를 확로하고 사회적인안정을리하는 및정만국가의 임무로서 정의되어됐

다 . 특 히 동독지 역내에 있어서 기업분할법 에의해 가능해및및 i992딘 l2될 3l

일까지 독 일민법6i3 a료(기 업이양에 있씨서 츠동자 권리규정)의시한부 정지

를 둘 러및 의견갈등이 첩예화 되있다. 그밖에 신탁청의 활동을 부시하고롱제

할 수 있게 하기위해 동 청의관할권을 연방경제성 에이양하고 그리고광범

위및 권한을 가진 T독일하월 신탁청특위 ' 설치를 통해 업무를 재선하려는

것이 있다 .(l3) 정당정치 차월에 있어서 신설5게주내 상글이 질를될릴인에

대치서 도 논 란이 .있있는데, 이는한편으로는 근본적 으로구동독 국가관료주의

의 .유산 f 이라고 하고, 료 t 편으로는 경제및책 책임자들의 그를될 경 이

라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대릴되었다 출

를동조합측에서 는 및재 매가대상인 기업을 사유화 하는 대신국가관리 공 사

로 차자는 요4,가 있었다. 벨기에 포는 스패인 등 여타 구주국가에도 그 "l "1l

국 공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독일도 씨러친 사례를 따를 수 있으며 U 7)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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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 신탁청

얻어지는 수익으로 미래의 과제를 극복하는데 이용하자는 것이있다.(l4) 신탁

청 사 업방식을 전적으로 다르게 로찰하는 방안은 경제 연구소 분야에서 재시되

있다 .(l5) 공적 경매방식(Offentliches Versteigerungsverfahren)이 라는 대 안

이 이제까지 실시되어온 기업평가와 잡재적인 월매자와의 매각기 업 가치 및

위정분담에 관발 재별적인 상답베 의는 기업사유화 절차를 대치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씨 투자자는 경매를 롱해 부수적 민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다. 매입자의 자기자본 부답분을 제외한 매도가격은, 기업성공에 따라 점차

변제해 나가는데 우선 신탁청 고정이자를 지불하며 , 그 채무를 맡는다. 만약

기업이 성공하지 못찰 경우 동 기업은 신탁청에 반찰되 게 되며, 새로 경매에

부쳐 청산토록 한다는 것이다. 동 모떨에 있어서 매입자의 재 정적인 위험부담

은 유한책 임 즉 자기자본 부방분에 만 발정될다는 것이다. 료든 매입자에 있리

서 이러한 자기자본 부답은 출재산에서 동등한 퍼센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

이다. 마르 5츠 표시될 절대적인 위정부답은 가능한 매입자의 자산능력 이 클

수록 커진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인수에 따른 위험부답은 전

체재산에 누진 비례하여 로다 늘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매각자도 새로운 기

업에 관여하는 것이 충분히 로장될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및 경우에도 신탁청에는 하등의 불미익이 조래하지 많게 되는데 그 이유

는 신탁청 자체가 현 규정의 범위내에서도 재별적인 경우 재정비자로 대두되

기 때를이 다. 잠재적인 기업가 역시 기업가적인 기회와 위험부담을 판단할 쁜

이며, 이에 따라 그가 제시찰 조건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재관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신탁청은 인로씨 "자기 책임 요구조건" 즉 매각자의 자기자본

지분에 대한 요구 또는 이자지불에 대한 소출여부를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

다 .(l6)

5 . 구동독 신설주때 있어서 신탁겅의 경제적 성공때 대차씨

l99o및 lo월 3일 독 일통 일 이루 동독 경제의 재및과정은 서 방진 의 재 정지

될으로 추 친되기 시작라 다 . 독일통일 기금 및 구주재 건은정(European R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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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 신 탁청

very Programme : ERP)의 특별 재정자금 및 재정기구는 공공재핀 및 신설 5게

주내 사유화 . 기 업 정비에 대찰 차관의 범주블 결정및다. 그밖에 l99l및 7월

부터 l992년 7월까지 의 기한부로 인상될 세 입이 있있다. 구주재건은행의 차관

은 동구기 업에 대한 수출재 정지원 , 기 업의 근대화 및 구조게 편, 활경보포 계

획 및 주거공급 게선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l99l년 조 제시될 구주재

건은행의 루자계적에 의하면 96x의 대부에 이자율은 7.52에 달하고 있다. 이

러한 차찰계획 은 연간 5억 마 르 5 까지의 매출액을 가진 기업만을 특해대상으

로 하 다. 신탁청 기업 또한 동 차관을 신청찰.권 리가 있다. 주거지 역 및 근

대화 계적에 있어서 이자를 인하는 연방예산으로 부담되 어진다.(l7) 구조개및

과업이 어려운 만를 성공 역시 매우 더디게 나타諒다. l99l및죠 신설 5게주

내에는 약 8o만팀의 실 업자 및 약 l8o만명의 단축근로자(Kurzarbeiter)가 있

됐다. 를독 신설 5재주의 경제지 표 특히 취 업상찰은 l99l년 중반까지 하등의

근본적인 개선조짐을 로여주지 를識다. 그러나 l99l년 중반 동독경 자들은

조심스 럽게 상찰을 낙관화 하기 시 작찰다. 신설 5게주 경 자에 대한 포르사

(Forsa) 설를조사에 의카면(l8) 설문자 l/4()] 1991/1992및 에 일자리 수가 로유

될 것이라고 및고 있다. 관료주의 는 더 이상 l99l및 도와 같은 심각한 장애요

인으로서 받아들여지지 많고 있다. l/lo의 경 자는 자본를제를 해결및다고

한다. 국민들의 여른도 l99l년 죠 만큽 회의 적으로 나타나지 많았다. l99l년

중반까지 의 조심스러운 긍 정적인 기대를 배 경으로 하여 신탁청의 향루 사유화

및 기 업정비 전략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신탁청의 경제적 사유

화 전활 임부는 역사적 으로 전례가 얼는 것으로서 그 성공여 부는 루의 시대에

야 판단 가능하며 , 동 중구라파 국가들의 게적츠 력이 성공할 경우에반 비교되

어질 수 있했으나, 서로 상이한 출발 및 전제조건 으로 인하여 오직 상대적으

로만 비교되어질 수 있됐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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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프레트 모리스 데 차야스 f

(Alt'red-Maurice d e Zayas)

l . 게 념

l 9 7 l 년 9원 3 일자 실향민 (Vertriebene)과 피난민(Fluechtlinge) 문제에 찰

한 법률(연 방실향민 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규정되 어 있다. "@ 실향민 이란

독일국적 소지자 또는 독일계 로서 당시 외국를치 하에 있는 독일 동부지 역 또

는 l937년 l2월 3l일자 독일제국의 국경 이외에서 거주하던 자로서 제2자 세

계대및과 관련될 추방 및 특히 국적박탈 로는 피난으로 인하여 주거지 를 상실

한 자이다. 騷 실향민 이란 독일국적 소지자 또는 독일계로서 추방대 책의 제

결이후, 당시 외국 를치하에 인던 독일 동부지 역, 단치히. 에스토니 아, 라트

비아, 리부아니 아,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 아, 헝가리 . 루마니 아, 불가리

아, 유고슬라비 아, 알바니 아, 중국을 터나버 및거나 떠나는 자이다."(l) 따

라서 실향민이라는 개념은 제2차 세계대전 이추 강재이 주를 당한 독일인만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i944년 가을 이후의 소게조지 로 고향을 릴및거나 l945

년 조의 전반적인 피난의 일활으로 고향을 일은 자들도 포찰한다. 즉 이 게

념은 소개된 사람들이나 피난한 사람들이 전루행위가 끝난후 그들의 주거지

역으로 귀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애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틀은

소릴측과 폴란드측의 관청애 의해 주거지 역애의 귀를이 방해되 고 있기 때문애

실 힝 민 이 되 어 버 린 것 이 다 零 언방 실향민법은 독일국적 소지자 또는 독일계

에 망라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소위 ?제국에로의 복귀'(2)와 갈은 운

동을 펴고 있는 이주민들이다. 독일계 출신의 피난민과 실힝민 은 그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l937년 l2월 3l일자 독일재국지 억에 있었던 자일 경우 기본법 재

차 유 엔 인권 본 부 법무담 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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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설 향민

ll6조 제l항에 따라 "기본법이 의미하는 독일인"이 다. l937및 i2월 3i일이 라

는 기준일은 l945년 6월 5일자 베를린 선언에도 명기되어 있는데i 연장국은

베를린 선언과 항께 독일에 관찰 정부권 력을 인수하 다 차

전후 이런 부류에 해당하는 사랍들은 l8oo받명 이상의 중유럽 및 동유럽 에

있던 제국독일인과 독일민족계 주민인데, 그중 동프로이및 지 역 사람 25o만

명, 오스트폼먼 지 역 사 람 l9o만명 , 오스트브란빈부르그, 지 역 사람 65만명
1

슐레지 엔 지역 사랍 46o만명 , 수데텐 독일인 35o만명 , 발틱 독일인과 메멜란

트 지 역 사람2 5 만 명 , 단지히 사람 38만명 , 구 폴란드 출신 독일인 l4o만명 t

헝가리 출신 623,o則명 , 유고슬라비 아 출신 54만멍 , 루마니 아 출신 79만명 f

러시아 독일인 2oo친명 이나 될다. 대체적으로 인튜되고 있는 실향민 의 종래

를계치 는 l,4@만명 인데 그중 약 2lo만명 이 피난과 추방과정 및 특히 소위 추

방시 저질러7 만행 때문에 생명을 잃및다. 이에 약 2oo만명 에 달하는 정주민

(Aussiedler) 또는 후기 정주민 들이 가산되는데, 이들은 i95o년 이후에 비로

소 서독과 동독으로 찰및 사람들이다. 오늘날까지 약 35o만명으로 추정되는

독일인들이 등유럽 및 동납유럽에 살고 있다는 절을 유의해 로아야 하는대 r

고중 를랄드에 llo만명, 제코슬로바키 아에 약 lo만멍 , 헝가리 에 25만명 , 유고

슬라비 아에 l5,則o명, 루마니 아에 l5만명, 소련에 l9o만명 이 있다. 비스바및

소재 인방를계 청의 집계에 따르면 l95o년 에 약 l*l9o만명 의 독일인 실향민이

살고 있었는대 그중 76o만명은 서독애, 37o만명은 동특, 5o만명이 오스트리

아, 약 2o만명이 미국 등 기타지억에 분포되 어 있다고 한다. l95o년 이래 이

미 두세대로 블어나게 되어 실찰민은 고 자너수좌 찰깨 증가좌 었다 출

2 . 억사적 위상정 릴

전후 독일인에 대한 강제이 주의 원직은 이미 l942및 여를 국정부에 의해 f

그리고 미국정부와 소련정부때 의해서는 l943및 여를때야 비로소 수락되 었다 출

그러나 수십만명에 달하는 순응하지 많는 소수민 족의 체죠슬로바키 아로부터의

추방은 35o만떻 애 달하는 수데텐 독일인의 강재송찰, 그리고 ioo만 제국독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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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 실 간 민

인의 전반적 강제송찰으로 이어 됐던 바, J.들은 결코 타장에서 살 던 소수민 족

이 아니있다. 이와 같은 강제추방의 될인은 어디까지나 전승국의 결정에 있었

다고 로지 많을 수 띤다. 그와 같은 걸정이 란 다시 건국될 폴 란드에게 서부

지 역글 로상해 주는 것이 및는데, l939년 리 벤트를 몰로토프 협 정에 따 라 폴 란

드가 소련에게 상실하게될 동부지 역에 대한 로상이 얼다. 소위 루르존 선 이동

에 있던 폴란드의 절반지 억에는 주로 우츠라이 나 인들과 백러시 아 인들이 살고

있및 지 역이및으나, 약 4oo만명에 달하는 폴란드인들도 살고 있었는데 그중

약 2oo만명 이 전후에 서부폴란드로 추방되 었다. 폴란드에 대한 로상은 애 당료

동프로이및 지 역과 오버슐레지 엔 지 역의 일부가 구상되 및및다. 그러나 테

해란 회당, 얄타 회담, 포츠답 희담이 진행되는 중 각종 청구권 이 늘어나 버

려 결국 오데르-나이베선을 수용하게 되얼다. 이와 갈은 잠정국경 곡정븐

' '

를란드 서부국경 의 최종확정은 평화협 정이 체 결될때까지 연기한다"라고 되어

있읍에도 불구하고 포츠답 선 언 제9조에 명기되어 있다. 또한 동 9조에는 폴

란드, 제코슬로바키 아, 헝가리 에 남아 있는 독 일게 주민은 질서 정 연하고 인도

적인 방법으로 독일로 인도되어야 하며....計라고 확정되어 있다. 연할국의

이와 같은 합의는 l94l및 8월 兆일자 대서양 헌장과 부합하지 많는 것인데 t

대서양 헌장과 함께 주즈벨트대를령과 처칠수상은 "해당 민족의 자유스럽

게 표현될 의지와 일치하지 많는 지 역및경은 인정하지 많는다"라는데 합의한

바 있다. 소련, 폴만드. 체코슬로바키 아는 l94l년 9월 24 대서양 헌장에 합

류 하 다 출

3 . 피 난(Flucht)

l인4및 여름 소련의 여를대공세이 래 독인인들은 서쪽으로 피난하고 있있다 출

출 5oo만명 애 달하는 독일인들이 특히 l린5및 l월부터 동프로이및. 를먼, 슐

레지 및을 벗어나 도주하기 시 작하었다. 2暇만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

함과 상선을 이용, 발력해를 거쳐 서쪽으로 운송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달구

지나 기자를 이용하여 피난길애 를談다. 수천명에 달하는 주마니 아, 유고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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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실향 민

비아, 헝가리 (도나우 류바벤 사람, 지 벤뷔어거 작센 사람) 를신 독 일계 사 람

들의 일부가 소재되 띤으며 , 일부는 오스트리 아로 피 난라 면다. 그 반대로 전쟁

이 종료되 기 직전까지 독일수중에 있던 체코슬로바키 아에서는 사실상 피난민

이 없및다. 고대신 l인5년 조에 절어들어 loo만명 이상의 슐레지 엔 사람들이

체코슬로바키 아로 피 난하 다. l945및 5월 7일/8일 독 일이 항복한 이후 이들

슐레지 엔 사람들은 제츠슬로바키 아를 터나지 많으면 안되 었는데, 그중 대부분

은 슐레지 엔으로 귀찰하및다 찰 약 loo만명 에 달하는 사람들이 오데르강과 나

이때강 이동으로 되돌아 갈 수 있얼다. 그들은 폼먼과 오스트폼먼에 있는 고

향땅을 향해 달구지를 를고 랐지 만 그후 또다시 추방되 다 를

4 . 추 밭(Vertreibung)

l인5년 조와 여를 를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소위 무자비 판 추방사태

가 감행되 었다. 이와 같이 사전협의 되지 많은 추방으로 인하여 서 방측 연합국

은 추방유예조지를 취하지 많을 수 없을 만큼 급박하게 되 없다. 그래서 제

l3조에 따라 이주의 시 접과 규모는 베를릴 소재 연합국관리 위될희가 규정하도

록 되 었다. 또한 연합국 찰리위될회가 상찰을 검토할때까지 "독일주민 에 대한

게속적 인 강제추방을 중단할 것"을 추방국가에게 촉구되 었다. 그러나 추방국

가들이 이와 같은 촉구를 준수하지 많았으므로 서방측 연합국은 바르샤바측과

프라라측에게 외교적으로 장의識으나, 성과는 없있다 譽 언합국 관 리위월회는

l945및 ll월 2o일 동 위될회의 이주계획 을 제출하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아

직도 폴란드 를치하에 있다고 추정되는 35o만명의 독일인과 소 및 등지에

있는 2o만명의 독 일인을 잉국점 령지 역으로 이주시키고 , 채죠글로바키 아와 수

데 탠만트에 살고 있다고 추정되 는 25o .만명의 독 일인중 l75만명을 미국 점령지

멱얘 수용하며 , 소련지 역의 75만명과 헝가리지 역의 5o만명 도 미국 점령지 역으

로 로내며 , 오스트리 아 출신 독 일인 l5만명 은 프 랑스 점령지 역애 안주시 키기

로 되어 및얼다. 루마니 바 출신 및 유고슬라비 아 출신 독 일게애 대한 이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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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실향민

책은 수 릴되지 많았다. 이들에 대 한 수송은 l946년 l월부터 시 작되 었다. 피추

방민들의 체험담에 따르면 이렇게 조 직될 이주조지 역시 결코 인도적 방법으

로 수행되지 많란출이 밝혀지고 있다.(3)

5 . 강제 압송(Verschleppung)

l945년 2월 ll일 핀스 턴 처 칠, 프랭클린 루즈벨트, 죠셉 스탈린 은 얄타회

담을 를하여 독일에 대하여 전쟁배상금 지불을 청구하기로 결정하띤다. 독

일인에 대한 란제는 역이 전쟁배상의 일활으로서 리용되 었다. 87만 4천명의 독

일인 민간 인이 이와 같은 조치 에 해 당하 는 바, 그중에는 주마니 아, 유고슬

라비아, 헝가리 를신 독일계를 비를하여 동프로이및t 를먼* 슐레지 엔 출신 제

국 독 일인이 강제츠역을 하기 위하여 소련으로 압송되 있다. 그중 약 452는

우랄지 방, 도루루가지 방, 시베리아 등지에서 수년간 강제는력을 하는 동안

생명을 부지할 수 없있다. 생존자중 일부는 l린9및도와 후 일 주마니 아와 헝가

리로 귀찰하었으며, 일부는 서독이 나 동독으로 정착지를 할당받았다. 추방지

역 출신의 독 일 전쟁포로중 일부 역시 l955년 이후에야 비로소 서독으로 귀찰

할 수 있 었다 출

6 . 국제법 적 측면

l945년 8월 8일자 국제 군사재판소의 구성정관 제6조 2항 b 및 c얘 따라 압

송행위 및 추방행위는 '전쟁범죄' 및 '인류에 대한 범죄'로 분류되 있다. 뉘를

때르고의 를결과 더불어 상기 길정에 따라 다수의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았

는데, 그중에는 약 lo만명의 알사스 로랜지 방 를신 프랑스인을 비시 정권하의

프랑스로 추방및던 범죄와 약 l帥만명의 폴란드인을 바르태가우로부터 총특

부로 주방편던 범죄가 단죄되 었다. 독 일인에 대한 주방의 국재법 위배사실은

l9o7딘 lo원 l8일자 헤이그 육지 전쟁규정 제43조, 46조, 47조, 5o조, 55조로

부터 귀향에 대한 자 연법적 권리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데, 이는 오늘날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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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 설 향 민

제법에 일부 자결결 이라는 측면으로 인정되고 있다. 제2차세계대 전이 종료될

후에야 비.로서 국제 법적인 추방금지 가 결정되어 l949년 8월 l2일 전시 민간인

료포에 관한 제네바협 정 제492-, 1957년도 국제를동협 약 제l22., 1966년 시 민

의 딘리와 정지 적 권리에 관한 조 약 제l2조에 각각 기록되어 있다. 국제 법에

위배되 는 추방은 국제 법적 복될 . 로상 청구권 을 부여하고 있는데 실례로 귀찰

정구권 (될상희복) 또는 손해배할 청구권 으로서 표현된다 주

7 . 정 주 (Aussiedlung)

추방은 l949년 에 대체 적으로 찰료되 있다. 그당시 중유럽 과 동유럽 에는 아직

도 최소 5oo만명 의 독 일인이 살고 있됐다. l95o딘 부터 l988년까지 l5o만명 이

나 되는 독 일인이 가족합류의 일찰 또는 서독과 동유럽 제국가간의 협상의 결

과, 정주민으로서 독 일연방공화국으로 찰다. 대규모 독일인의 유 입이민은 경

제릴조이라는 반대급부와 함께 치용되 있다. l975및 폴란드와 체결한 조약에

따라 l2o만명의 독 일인의 자유방출에 대한 반대급부로 23억 마르고의 대폴란

드 경제될 조이 할의된 바 있다. l987년 에 78,523명 이라는 정주민 이 집계될 바

있는대 그중 48,423명은 폴받드 및 오대르-나이 체 지역 출신이며, 14,488명

은 죠련, 13,944명은 루마니 아 지 역 출신이다. 언방과 주정부는 이들이 신속

하게 융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편다 출

8 . 를 찰(Integration)

피주방민의 새로운 사회에로의 령화스런 적응은 매우 인상깊은 인간적 능력

으로 설명되는 바, 이에 대한 사회학자와 역사학자의 연구는 아직도 블충블하

다. 그들은 고향으로 귀활하는 대신 경제 재건에 대대적으로 참여, 소위

서독의 경재기 적 달성에 막대하게 기여하 다. 그들은 오늘날 서독의 각주에

닐리 를어걱 살고 있는데 뇨르트라인 베스트팔릴주에 2,854,0린밍 , 바이애를

주에 2,056.0則명 , 니더 작샌주에 1,881.000명 , 바 및 뷔르팀때르그주애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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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 실 향 민

o o o 명 등으로 되어 있다. 월래 서독의 독일인 주거주민 의 l9.32는 실향민 및

그들의 자녀있다. 양친중 l명이 실향민인 가정의 자녀까지 감안한다면 무려

주민의 3o2나 되며, 서기 2ooo년 에는 독일연방공화국 독일주민 의 5ox 이상은

동부독일 출신, 수데텐란트 를신, 동남유럽지 역 출신 독일인이 될 것이다 찰

9. 실찰민 협희(Vertriebenenverbaende)

죄조의 실향민(피추방민 이 이미 정착하여 안정되 있으므로 광의의 실향민으

로 해석함 : 역자주) 조직은 향우회 단제얼는데, 그 주입무는 가족 재상봉을

위한 가족찾기 운동이 있다. 저음에 주소록 정도 던 회람은 향주 희지로 발전

하띤다. 이에 병행하여 자선단체의 성격을 띤 다수의 지역단위 연합희가 구성

되었다. 이와 같은 조기의 조직구성은 l946및 점령당국이 발포한 실향민의

결사급지 조지로 인하여 불가능 및다. 일부조직 은 목적및경을 블하여 존속하기

는 하있으나, 그 찰동은 매우 제한적이있다. 또다른 조직구성의 가능성이 교

희 차될에서 이루어됐다. 점령국은 실향민 자문위될회 나 자문기 구를 서서히

리용하면으며 , l947년에는 결사급지 조치를 찰화함 후 l 948년 말에는 이를

찰전히 철폐하 다. 이와 더불어 주단위 협회가 창릴되었는데 이들은 l949년

4월 9일 독 일실향민중 앙희 (Zentralverband der vertriebenen Deutschen) 로

를합되 었다. 협희의 목표는 실향민의 경제적 . 사회정책적 이익대및이었다. 결

사금지 조치가 철회될 직루* 실향민 들은 주민회를 결성하 는데 실향민 의 문화

N , 향토정 적적 대표라는 입무를 띄고 있있다. 이들은 i949및 8월 24일 바트

흥부르고애서 회동 , 동부독일주민 회 연합희(Vereinigten Ostdeutschen Lands-

nannschaften)를 절성하었는데 , l952년 a월 i8일에는 바트키 싱전애서 주민회

및합희 라는 최고기관으로 재징하. 다. 동부독 일 주민회 연합회 는 2o개의 주민

회와 회될 loo만명을 망라하고 있있다. l949년 서독의 건국과 더블어 독일실

찰민 중앙회 와 동부독일주민 희 및합회 가 실힝빈 의 정치적 대표단재가 되 는

데 l949년 ll월 2o일 괴팅갠 협정을 제결하고 업무분담을 결징하었던 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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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향 민 중앙회 는 경제 정책과 사 회복지 정책 및 로상분제를 전담하고, 동부독

일주민회 연합희는 향토임책과 문화정책을 를담하기 로 하었다. 괴팅겐 협정에

는 실향 민헌 장도 결의되 있는데 l95o년 8월 5 일 스루트가르트에서 선포되 있다 차

실찰민의 이와 같은 정치계적에는 실향민에 대한 사회복지 적 경제적 절등화

요구도 들어 있고, 귀향에 대한 권한 역시 포함되 어 있다 를 나아가 실향 민들

은 복 수 십 과 로복을 절저 하 게 지 양하고 화해 와 조정을 추구하 으며 , 실 향 민

헌장에서 ''모든 민족이 강요나 공포없이 살 수 있는 를일된 유럽을 위해 전

력을 다해 출발할 것"이 라고 약속하었다. 그러나 특 일실향민 중 앙희와 등부독

일주민희 연합회의 활동능력은 권발다를 패분에 제한되고 말았다. 그래서

l95l및도에 있있던 단일협회 창림은 다수의 주민회 가 찰석하지 많아 좌절되 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95l및 ll월 l8일 실향독일 인 연맹이 창림되 었으

며 , 이에 독일실향민 중앙회 가 l954년 합류하 었다. 수 년간에 걸친 협상결과 l9

57및 lo철 27일 실향민 및맹(Bund der Vertriebenen) 즉 를 일주민회가 성 립되

어 l959및 7월 l8일 실향독 일인연맹과 주 민회 연합회는 해체되 었다 찰

전후 실향민 의 의회내 이 익대 및은 점령국이 발포한 정당허가제도 때분에 l9

5o년까지 글지되 및다. 그래서 실향민 들은 공천필 이 인리가된 징당에 가 입하여

l949및 제l차 독 일연방의회 선거시 6l명 의 실향민이 의회에 진출하게 되 있다 聲

l95o년도 정당 인리가 제도의 철폐 직후 슐레스비 히 를스타인 주에 실향민 및 권

리박탈자연 명(BHE)이 라는 실향민 정당이 창당되 었는대, 이애 대해 기 민당측과

사 민당측은 맹 렬히 저항하었다. 발대마 5 랍 트 를 당수로 말 이 연명은 l95o년

재l차 슐레스빅 를스타인 주의희 선거시 訓.5x를 득표하 다. 실향민 및 권

리박탈자 언맹은 각주에서 수차례나 정지 적인 성공을 거둔 다음 연방차될

으로 발전하여 l952년 ll월 당를을 전독일제휴 실향민과 권리박탈자 언맹

(GB/BHE) 당이라고 게칭하 다. 이 정당은 재2차 독 일인방의회 선거 에서 5.7x

를 획득하여 27명의 의딘을 의회애 진출시 련다. 발데마 고랍트는 콘라드 아데

나워의 제2차 내각에서 연방특임 장관. 데오도어 오버렌더는 인방실향민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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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되 있다. 그후 자르지 방의 현찰에 관한 정지 적 견해차로 인하여 월내교

섭 단이 분 얼되기에 이르했으며 , 발데마 5 랍 트 와 테오도어 오버렌더는 탈당

다를 대부분 의원들과 함께 기 민당, 기사할에 입당하 다. 실향민 정당은 결

국 l955년 lo월 야당이 되 었으며 . l957년 가출선거 에서 4.6%를 적득함으로씨

의회 진출 차단조항을 넘기지 못하고 독 일연방의회라는 정지무대로부터 사라및

다 . GB/ BH E당의 세 력 약화는 주단위 에서 도 계속되 어 드 디 어 6o년 에 럽어 들자

점치 적으로는 무의미하게 되어 버 했다 출

lo. 정치 적 요구사 항

실향민 협회들은 고향에 대한 권 리(Recht auf die Heimat) 회복을 주장하

던 바, 이는 이전상태(status quo ante)의 복월 , 즉 오데르-나이 베 이동지 역에

대한 법적 정구딘 의 유지 , 오데르-나이 때 선의 국경으로의 불 인정, 독일의 재

를일을 를하는 것이다 . l966및 대 연정의 구성과 더불어 그리고 루 일 사 민당/

자 민당 연정기 간중 실향 민의 향 력은 점자 적으로 감소되 어 이들에게 외교 정

책적 결정과정에 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가능성 이 점차 배재되 있는데, 그 이

유는 l969년 lo월 연방실향민 성이 해제될 후 및방내무성 으로 를합되 었기 때문

이 있다. 실향 민헙회가 향력을 상실하게 될 또다른 될 인은 l972년 에 체결될

동방조약이 및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할민들에 게는 동방조약규정 해석상 어

느 정도 희방를 가질 수 있었다. 연방헌 법재판소를 비를하여 l97o및 l2월 7일

바르샤바조약 체결시 인방정부의 성밍서를 를해 실향민중 고 어느 누구도 서

독에 적용되는 법를상 규정된 권한이 박탈되지 많게 되었따. 실장민들은 특히

바르샤바조약 재9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는 ''이 조약은 과거의 당사

자간에 체결되있거나 고틀과 관계되는 양국간 포는 다국간 국재합의와 무관하

다.''라고 되어 있다. 즉 이 조약을 를해 서방측 연합국의 권한과 책임은 불

및이 라는 것 이 다 출 l975년 7월 7일자 연방헌법재 판소의 바르샤바조약애 관한

결의(4) 역시 를요한데 이 결의사항에는 포츠담 협 릴의 정화조약 유료사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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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약에 대한 공식 커뮤니 체가 다출과 갈이 적혀있다. "연방정부는 이 조약

의 채결에도 불구하고 독일주민 의 추밤과 또한 이와 연계될 대책를 합법적이

라고 인정하지 많는다." 이로써 바르샤바조 약은 일종의 고도의 정치적 성격

을 템 조약으로서 그 목표는 정치적 분위기 를 무력사용 금지를 를해 개선함에

있다고 해석되 나 오데르-나이체 국경에 대한 궁극적 인 국제법상의 인정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와 동시에 l975년 8월 l일자 구주안로릴 력회의의 최

종선언 역시 언급되어야 하는데 이 죄종선언에는 국가간 관계의 기본친적이

거듭 강조되 고 있지만 국경이란 "평화적 수단과 합의를 통해 국제법과 일치할

때 및경절수 있다"는 것인데 결국 궁극적 인 오데르-나이체 국경의 확정도 이

에 해당된다고 로았다. l99o및 ll월 l4일자 독일과 폴란드간 국경조약의 서명

과 더불어 핼무트 콜 및방수상과 마조비에츠키 를란드 수상은 오데르-나이체

선이 폴란드 접경 를일독일의 궁극적 인 동부국경 임을 확인및다. 실향민연맹

은 l99l년 에도 이와 같은 규정에 항의하 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있는데 이들

은 이 규정이 포츠담 협정, 독일조약, 연방헌법재판소의 찰결에 위배될다고

로 았기 때 를 이 및다 출

ll. 부담조정(Lastenausgleich)

부담조정의 목적은 전쟁비용과 전후비 용의 근명있는 분담에 있었다. 서부독

일의 가진자들이 분담금을 를해 전쟁피해와 추방피 해애 의한 희생자들을 지월

하도즉 되어 있었다. 다읍과 찰은 각종 법를이 선포되를다. l948년 8월 lo일

의 '실향민 농업적응 측진법', 1948및 9월 2일의 *담로확로법 ', 1949및 8월 8

일의 즉각지 될법으로 잘 알려진 '사회 복지 긴급상태 제거법'을 비를차여 l 9 5 2

및 8월 l4일 드디어 '부담조정 간'(Gesetz ueber den Lastenausgleich)이 를과

되어 l952및 9월 l일 발료하게 되었다. 베를린 과 후일 자르란트애 대하여서는

특 별규 정이 적용되 있다 출

부담조정 급부내용의 결정얘 필요긴 피해확정은 l952년 4월 2l일자 추방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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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 전쟁피해의 확 정에 관한 법를(l952및 4월 24일 발표)에 규 정되어 있다 출

이에 l952년 3철 28일(발료 l95z및 4월 l일)의 화폐부담조정 및 과거 저축자

법를이 추가되 및다. 부담조정 법은 후기 정주민 의 청구권 과 찰은 것을 고려하

기 위하여 l년에 무려 32회 나 게 정된 바 있다. 재산세는 l979년 3월 3l일까지

징수되 었다. 그 이후부터 출공기 금으로부터 부담조정 법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이 충당되 고 있다. 부담조정기 금에 의한 지금까지 의 수 입은 약 42o억 독일마

르고에 달하는 재산세, 약 87억 독일마르고에 달하는 저당권 이득세, 약 2o억

특 마 르 5 에 달하는 이자소득세와 같은 것으로 조달되 었다. 이에 공공예산(약

5lo억 독일마르고)와 융자리수금(약 i5o억 독일마르고)이 추가되 됐다 출

연방조정 청(Bundesausgleichsant)이 독자적 인 연방최고기관으로서 바트 흡

부르그에 설치되 있으며, 각주마다 l재소의 주정부 조정청 그리고 시와 군 에

지 방 조정정이 재설되 있다. 부담조징은행이 l95o년 바트 고데스베르그에서 실

향민과 피해자를 위한 은행으로서 설 림되 있다 準

자 연인만이 부담조정급부를 신 청할 권한이 있다. 생재비 로조금, 로상및금 t

가구로상금, 교육비 로조금, 융자와 갈은 형태로 각종지핀이 수행되 있다. l95

2및 이래 6oo만건 이상애 달하는 부담조정 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어 인정

되었다. l987년 부담조정 지불은 212b 9.700만 마르는에 달편으며 , l987년

l2월 3l일까지 총지출액은 l,327억 마르고나 되 있다. 딘간 lo억 마르를의 증

액과 함께 부담조정의 출지불액은 l,5oo억 마 르 5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될다 출

부담조정은 실향민의 재산손실을 찰전하게 로상해 줄 수는 얼있다(정를로상은

약 22x 정도로 주정점). 그러나 글질적 료과를 철및 조월하여 부발조정은 실

향민애 대한 기존주민의 인대를 증명하는 것이며, 이로리 부담조정은 실항민

과 후기 정주민 이 서독지 역해 성공리 애 를합필 수 있도록 중대한 기여를 하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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短 z E z

볼프강 파 일러 k

(Wolfgang Pfeiler)

l. 독일문제에 인어서 로련의 의미

은유적으로 표현할때 독일를일의 얼쇠는 로련에 있다고 출히들 말해됐다 출

그말은 독 일에 관계되 는 모든 를재는 료 련이 없이 및련의 의사에 반하여 해결

될수 없있다는 접에서 를은 말이다. 이러한 禁련의 권 력정치상의 위치는 제2

차 세계대 전과 및후처 리과정의 소산이 있다 출

역사적으로 고찰해 볼때 역사의 계속성 이 란 것이 존재하는데, 채냐하면 러

시아 제국의 정책은 독일를제에 있어서 항상 근본적 인 전제조건들을 제공및기

때를이 다. 제2차 세계대전후에는 로련의 태도가 독 일정책의 중요한 전제조친

들이 되 및다. 료찰의 자발적 인 동의업이 독 일문제에 대한 진필은 샘각할수 없

됐으며 . 모든 험태의 재를일 정책은 및 련 지 도부의 협 력을 필요로 및다 출

그것은 l975및 구주 안료형 력희의(CSCE) 최종의정서(Schlussakte)의 규정에

도 일치하는 것인데, 즉 동 의 정서에는 모든 국경선 및경은 정화적 인 방법에

의해서, 즉 합의에 의해서 측은 국재법의 될직애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정지적으로 고려하여 기본적 으로 서독은 서구동맹국들의 이해와 일치되

는 범위내에서 료련과의 협력이 이루어됐고 현재애도 그런 방향에서 협력이

이루어지 고 있다. 제2차대 전후의 동 . 서 분쟁 결과가 독일분단이 있듯이 독일

를일도 오늘날 특 . 豊간의 양국문재가 아니며,이 는 동 . 서관피의 일반적인 맥

락속애 접하게 및관되 어 있다 출

차 출(Bo洲) 대학 정지 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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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및 친과 독 일를 일

2 . 笠련에 있어서 독일문제가 갖는 의미

이 문제 에 있어서 도 역사의 계속성 이 엿로 인다. 독 일과 독일를제는 지 난 2

세기 이상 동 안 항상 러시 아정책 결정의 주요및수가 되어왔다. l87l년 독 일

제2제국의 건설이 러시아에게 우로적으로 받아들여 됐던 반면, 프로이 센 정잭

은 l8인년대 이래 러시아에게는 항상 글 문제를 야기시 惡다. 무 엇로다도 독 일

의 발할정 책은 러시아로 하여금 마칩내 대독전 쟁을 하도록 만들있다. 제l자세

계대전후 새로운 혁명지도부가 대외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데 독 일이 가 장 중

요한 변수었다. 러시아는 우선 혁명적인 정부전복을 를하여,그 다음으로 협

정체결출 를하여 독일을 장악하고자 시도및다. 동 정책의 실 질적인 결과는 l9

l8및 7레스트 -리 토프스키 (Brest-Litowsk) 조약, l922 및 라팔로(Rapallo) 조

약, l926및 베를린 조 약, l934년 부터 l938및 간 집단안로정 책, l939년 불가 침

및 우호조약 체결등으로 나타및다 營

l94l년 독일의 笠 련침공으로 이러한 관계는 종식되 고 결과적 으로 禁 련이 4

재 및승국의 책임이란 데두리내에서 전승국으로서 전후 독일의 운명을 결정적

으로 공동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전후 료련의 목표는 연할국측의 양해를 얻어

구주에서 최대한의 로련의 향력을 확장하고 나치주의자, 대지주, 대자본가

등을 제거함으로씨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독일의 위협을 구히 방지하며 , 전

독일에 대한 료련의 를제와 발언권을 무제말으로 행사하는 것이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출 련이 달성한 것은 전후저 리 회의에서의 결 정사항에 따라 독일을

분할점령하고 독일의 힘을 장기적으로 무릭화 시및 것 밖에 없었다. 독일의

분단은 사실 豊련의 월래 륵표는 아니있다. 오늘날까지 豊 련 내에서 도 일치되

는 견해는. 독일의 를단이 핀래 및 련정책의 복표가 아니 있다는 것이다 . l955

딘부터 비로소 독일분단이 구라파 및상유지 (Status quo)를 위한 기정사실로서

받아들여지 게 되고, l96l및 베를린 장벽 건설 이후부터 이것이 구채화 되었으

며, l97o딘부터 l973딘까지 동방절 책 관련 조약를이 재결됨과 동시에 꼭정되

및던 것이다. 그 이후부터 독일내애 2재국가 존재가 l99o년 l월까지 및함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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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豊 간과 독 일를 일

로련의 독일정척상 를발점 이었다. 4개국 책임으로부터 연유하는 및련의 권한

은 이것과는 상관및이 변함띤이 유지되 띤다 출

3 . 豊련의 대서독관계 발전

서독은 지 정학적 인 위치 를만 아니라, 무 엇로다도 경제 적 성공으로 인하여

항상 豊련의 대서 방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요 인이 되어 왔다. 죠련은 대서 방정

책에 있어서 서독의 미국 및 기타 서 방동맹국에 대한 이해관계를 십분 활용하

는 것을 잊지 많및다. 적지 많이 경제 적인 유 인조지가 정지 적인 압력수단과 병

행하여 사용되 었다. 그러나 서독의 안로정 척적인 이해관계는 고려되지 많았다 출

이로 인하여 무엇로다도 8o년 대조에는 l979년 북대서 양조약기 구(NATO)의 이중

걸정(Doppel-Beschluss)과 관 련 관계가 릴각되 기도 및다 를

료 련 지도부는 서독의 정치 . 경제 엘리트에 대한 자신의 향력을 극대화하

려고 하및으며, 동시 에 이로씨 독일의 대중들에 대해 그들의 의사가 반업되 도

즉 및향 력을 행사하려고 하었다. 이와 관 련 로 련 5 레 들 린 측은 다양한 대중운

동과 정당들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 출

만약 서독이 비교적 중림화에 접근하됐다면 로 련 지도부에게는 더 좋았을

것이다. 중립화에 대한 이러긴 豊련의 기대는 서독이 동맹국간의 의루에는 충

실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서구 동 맹 정책을 더이상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많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있다. 로련측의 시각애서 블때는 이러한 정책은 서독을 서

구동맹으로부터 이탈시 키는 것브다는 더 의미가 있는 일이 있다. 그 대신 죠

련은 서독의 특별한 이해관계를 이용하여 간 접적으로 이러한 를로를 를해 미

국의 정책에 찰을 미치려고 시도하 다 출

고르바죠프 서기장 집권하에서 및련의 서 방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가

시작되있다. 여기에는 서독이 구주공동채 내애서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 며, 양

자관계의 개선업이는 출린의 세계정책은 봉쇄절 수 밖에 얼다는 고려에서 출

발라고 있다. 서독의 중거리 핵무부 폐기협 정(INF-Abkomnen)동의 . l988년 이

래 류트라우스(Strauss)바이 에른주지사 및 류페트(Spaeth) 바민 뷔르템때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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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출 련과 독일를일

주 지사의 방笠, 독-豊 절상회담 등은 찰국관계의 재 정림활 용이하게 하 었다 零

4 . 豊련과 존독간의 찰계밭및

l96o년대 말까지 동독은 笠련에게는 위성국가에 지나지 인았으며, 동독의

이 익은 笠 련의 이 익에 항상 종속되 어 있었다. 기본조약 체결후 동독은 로 련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더욱 발전하얼다. 과거 양국간 이해관계에 있어서 그

어떤 이견이 있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이견를글은 정치 . 경제 . 군사 분야에서

공를의 이해관계 때문에 잠잠해 됐다. 이러한 공를의 이해관계 범주속에서 동

덕지 도부는 많은 분야에 있어 점차 독자적 인 역을 곡대시 켜 나랐다. 및 련

이 동독에 게 독자적 및 찰동 역을 료장하고자 한 것은 동독이 - 항상 그럴 수

있었듯이 - 豊 련의 입장을 지지 할 것이라는 기 대와 관 련되어 있있다. 특히 동

득의 대서독 정척출 료 련의 서 방및책에 기여해야한다는 기대가 있었다. 따라

서 정치 적인 비용-수 익 계산에 입각해서 볼때 동독의 기본적인 지위와 관련한

협상에 참여할 용의가 있는 출련지 도층은 거의 얼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른

이다. 笠련으로서는 불안정하게 로이고 위험조차 따를지 모를 이러한 미래

의 해결직과 관련한 협상을 를해 현상유지 (Status quo)로 현재 얻고 있는 많

은 이득을 포기하려고 하지 많았다 출

고르바죠프 서기장의 재력정책에 대해 동독 지도층은 재속 때쇄꼭인 입장을

로 다. 그러나 전과 다를없이 동독의 주권은 전승4대국 린한의 핵심적인문재

에 관한 사항에 만하여서는 여전히 재발되었다 출

5 . 독일문제애 대한 및 런의 태도

豊련에 있어서 독일문제는 항상 전새계 적인 찰계의 구조속에서 고려되 었으

며 이는 현재도 그러하다. 각각의 독일정잭 관린 입장은 아래 다섯가지 의 기

본 전재조건중 하나의 작용이 얼다 출

안로의 우선

및 긴 동정채제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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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및 련과 독 일를 일

- 대 미 국 절 책

- 대 서구절 책

- 페 레 스 트 로 이카

상기 다섯가지 의 기본조건들은 로련의 대 독 일정책중에서 어떤 특 정한 정책

이 채택되느냐 여부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작용및다. 로런은 대독일 관계에서

위험 부담이 따르는 정책의 선 택은 항상 피해왔다. 죠 련이 지급까지 견지 해온

중심적인 정책 선택은 전승4개국의 선택이다. 항상 및련은 얄타회 답 및 포츠

담 회담의 합의사항에 집착해찰다. l97o년대 동방정 책 관련조약들은 상기 회

담 범주내에서 합의사항의 진전사항으로 이해및다. 동방정 책 관런 조약들 더

나아가서 豊 련이 2차대 전후 체 결한 여타 조 약들에 있어서도 진승4재국의 지위

에서 나오는 권리와 유로 조건들은 각각 불 변하게 납아있 었다. 정지 적 입장이

및화함에도 법적인 입장은 계속적 으로 및하지 많았다. 그 내용해 인어서 도 죠

련은 득 일 정책과 찰련될 유로조건을 확로하는데 세십하게 주의를 기울었다 출

로 련애게 있어 동 . 서독의 주필은 이 주딘 이 4개 전승국의 권 리에 배지되는 만

를 재한되 는 것으로 이해되 었다 출

독일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그 당시 특히 고르바죠프 서기장에 의하

여 여러자래 공식화 되있다. 즉 전루 4Q널 이 되도록 독일를일이 채 거른되 고

있지 많느냐는 질분에 대해 l985및 그는 대답하기를 "내 생각애는 이 문재는

일싱리애서 충분히 논의되 있다고 를다. 헬싱키 과 정 및 모든 구주국가 및 미 )

카나다가 서 명한 최종의 정서는 우 리 공동의 위 업이다 . 우리는 핼싱키 과정을

지지하고 가능한한 모들 방법을 를해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바로 이 핼

싱키에서 이록될 성과가 상기 질를에 대할 대답이 될 것이다." 그러나 l975및

죄종의정서얘는 구라파의 현 국경선을 앞으로 평화적 인 방법으로 상호간의 합

의애 의 해서 국재 법의 될 꼭에 의해 및경될 수 있다고 되어 인다. 즉 이는 양

독간의 국경도 상호간의 합의애 의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재법을 존줌함으로

씨 언젠가는 번겪절 수 있음출 의미한다. 이러한 될인적인 입장을 고르바죠프

는 l989년 l2될까지 계속 언급하 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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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豊런과 독일를일

독일의 분단에 기조하고 있지만,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독일문제 해결가능성

을 얼어놓고 있는 이러한 방안의 테두리 내에서 豊련 지도층은 양독관계 게선

을 주락및는 바, 이는 양독관계 개선으로 븐단의 고를이 찰화절 것으로 로됐

기 때글이다 출

6 . 를 일 수락으로의 정책 및겅

l5및 동안이나 특일를 일에 대한 로련의 태도는 실질력으로 불및이었다零 그

러나 결정적으로 豊핀의 태도가 바릴 것은 l99o년 l월 3o일 료련 대를령 이 모

드 로 당시 동독 수상과의 회답 직전에 笠련은 독일의 를일을 의심해 본 직이

결를 얼다고 언급찰으로피 공식적으로 표명되 있다. 고르바죠프는 말하기를
,

"역사가 어느날 이를 결정하게 필 것이며, 이는 잘못된 역사의 수정이 될 것

이다"라고 친다.(3) 동시에 고르바료프는 t'를일이 4개전승국에 대한 의무를

존중하여 구주를합과정의 일찰으로서 성취되 어야 할 것이다"라는 점을 분멍히

하 다. l99o및 2월 를 수상의 모스츠바 방문시 고르바죠프는 독일인들은 어

떤 국가형 태로써 , 어터한 시기에, 어떠한 속도로, 어터한 조길하애서 를일을

실현할지 를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라고 언급하 다.(4) 수십및 를안 주

진하지 많았던 독일를일 수락이 라는 정책선택이 이제는 현실적인 정책으로서

나타남으로씨 豊련 지도부의 결정적인 정책변경은 구채화 되있다 출

이러한 맥락얘서 료련은 독일를일의 외적인 측면 해결을 위해 오타와 에서

합의편던 '2+4' 회답에서도 동 정적을 구채차 하 다. '2+4'회 담이라는 형

식자체가 전승4개국 봔만 아니라 동 . 서독 대표도 참여하여 협상함을 분명히

료 여주고 있다 출

독일를일 을 위한 외적인 측면.해걸과 찰할, 무엇죠다도 문재가 될것은 를일

득일의 북대서양조익기구(NATO) 잔류 를제 던 바* 이는 로필얘게는 커다할

를제점이 아닐 수 업었다. 그러나 이 점애서 죠및 지도부는 마침내 근블적 인

방힝전찰을 하었다. 결절적인 타결은 콜 수상의 l9州 년 7월 笠련방문에서 이

주어됐다. 를일독 일의 찰및한 주딘회 복과 아울러 및런은 독일이 재한받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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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豊 련과 독 일통 일

고 북대서 양조약기 구(NATO)에 잔류할 수 있음을 수락하었으며 , 동시에 등독에

주둔하고 있는 豊련군의 4년 이내 릴수를 약속하및다. 이러랄 및련의 정척전

찰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런던성명과 를 수상이 를일독일의 앞으로의

안로정 책적인 밭향과 관 련한 약속을 를하여 가능하 었다. 이렇게 하여 l99o년

9월 l2일 >독일과 관련한 최종조약> (일명 '2+4' 조약)이 서명되었으며 , 그

다읍날 독 . 豊간 선린 . 우호 . 협력조약이 가서 명되 었는 바, 동 조약은 l99o년

ll월 9 일 고르바료프 대를령의 방독시 서 명되 있다. 이 렇게 하여 통독의 마지

막 장애가 제거되 및던 것이다 출

7 . 결 른

및 련의 세 계정책 수림시 결정적인 5대 기본조건 이 변하지 많았더라면 근본

적으로 로련의 새로운 독 일정책은 기대하기 어려원을 것이다. 동 기본조건들

중 수게가 최근 수 년에 결정적으로 변화하및다. 즉 미 . 로 관계는 화해를 경

정하었고 서구를합이 계속 진전을 로있으며, 료련의 를맹정책이 7레르네프

독트린 을 폐기하 으며 , 페레스트로이 카의 국내 정치 적인 어려움이 서 방세계와

의 협럭을 필요로 하 고, 새로운 안로정 책적인 사고가 豊련에서 형성되 있으

며 북대서 양조약기 구(NATO) 국가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은 림, 그리고 동 . 서

양 진 의 시대에서 를합 유럽의 재편성 이만 방향으로 정책의 변화가 생긴점

등이 그것이 다. 동시에 독일국민의 를일에 대한 열망 또친 중요한 요인이었

다 .

이러한 발헉의 맥락속에서 豊련은 대 독일 징잭의 변화를 다시글 고려하게

되었고 마짐내는 豊련측에 의해 독일정책이 변화하 던 것이다. 새로운 찰경

으 로 인하여 豊련 지.도부는 분단징 책 입장으로부터 를일수락쪽으로 입장을 바

운 것이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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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르련차 독일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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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르핀 부 력 k

(Juergen Turek)

l . 게 념

안로란 추신적 개념상 미래에 있는 가지의 실재를 의미한다. 즉 가치와 미

래는 일반적으로 안로의 구성적 의미요소이 며 안로는 시간속에서 가치 있는 대

상만을 다를다.(l) 안로정 잭의 목표는 내외적 장애에 대항하면서 가지배분을

사회체제내에 확로함에 있다. 안로정 책은 전략적인 것으로서 목표지 향적이면

서 상찰과 관련이 있다. 안로정책은 개인이나 단제나 국가가 심각한 위헙에

저해있지 많다고 느끼는 상태실현을 목표로 한다. 안로란 미래를 자체의 기준

에 따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라고 긍정적으로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 즉

"안로와 위협의 정도는 주찰적 느낌, 력사적 경험. 찰경 등에 매우 긴 하게

좌우될다. " (2) 안료에는 정지적 . 겅제적 . 군사적 차될이 있다. 대외안로면 에

있어서의 안료정 책은 재넘적으로 국가안로, 집단안로, 국재안로라는 3가지 이

상적 모 텔로서 대별해 볼 수 있다.帥) 국가안로는 국가의 내적가지를 대외 적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료물적으로 로포할수 있는 국가의 능력이라고 표현될다 출

한 제제속애 어떤 국가의 공격성이 기타 국가들로 하여금 공동 대항하도록 결

속시및다면 이에는 집단안로라는 될직이 적용될 다. 국제안로는 동맹정책, 군

사동맹, 국제기구를 통해 로장될다. 각 국가의 안딘정책은 흔히 이와 같은 모

텔을 바탕으로 서로 몇가지 방안을 결합하여 험성될다.(4) 안료는 를략을 수

단으로 삼아 달성되 며, 전략은 능력과 목표를 결합하도록 바여진다. 즉 한체

제는 "동될할 수 있는 능력, 자월, 잠재력을 를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도

록 뇨릭한다. " 군사블야에서 "군사전 학근 군사적 능력. 군사적 료조수단 를

事 른(BONN)의 언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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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안로정척

가를성을 사용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 (5)

안죠정 책은 국제정지제제의 권럭임지 적 위상이 라는 조건에 좌우될 다. 구조

적으로 볼 때 제2자세계대 전 이후 세 계 는 를 . 서 갈등체제 하에서 지 배 되 어찰는

데, 동 . 서 갈등은 미국과 로련이라는 강대국간의 권 력정치 적 적대관계를 를

해 구조적 세계분쟁이 라는 특 징을 띄 고 있었다. 관 련국들출 대외 적 군사 안로

를 '억지 ' (Abschreckung)라는 방안에 의존 하 있다. 억지 정책은 서 방동명측에

의해 유 및반응이 라는 전략으로 구체화되 었다. 笠련의 군사독트린 범위내에서

는 그러나 서 방측과 동 일한 '억지 ' 에 근거하는 안죠정 책이 란 애당죠 성 립될

수 얼얼다. 그렇지 만 방어를 위한 억지원좌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가지 요소

가 함축적 으로 를합되 어 있었다.(6) 한 편 양독일국가는 이와 같은 방안을 롱

해 군사전 략적으로 중요하고 민갑한 위치에서 각자 역할을 수및라었다. 유럽

의 재편과정 에서 방어 적 군사독트린 및 새로운 국방절 책 개 념과 아울러 복지

정 책 적 , 경제 적 , 찰 경 로호 적 대 책 역시 안료정 책상 새 로 이 논 의 되 고 있다 準

2 . 유럽의 평화질서 와 독일를일

l989년 말부터 국제체제의 역학구조는 온를 의문의 대상이 되 었다. 이데출로

기로 점철되 던 동 . 서 갈등은 끝나고 독 일를 일이 찰료되 고 전후 유럽의 질서

는 급변하얼다. 분단되 있던 독일은 안로정책적으로, 그리고 주권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독일관련 최종결정에 관한 조약' 과 더불어 본질적으로 재및성되

었으며 를일독일은 북대서 양동맹체제의 회핀국으로 잔류하게 되었다. 양극화

되 었던 국제체제는 새로운 정제 . 정치 권 중심지 의 부상으로 다극화되 었다. 동

유럽을 로면 고르바죠프가 로련에서 재혁에 착수한 이래 국내개혁과 새로운

외교 정책이 추 진되 있고, 바르샤바조약기 구는 해체되 어 군사적으로 진혀 의미

를 상실및다. 새로운 평화공존방안 제시를 를해 죠린의 군사 독트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대두되 고 있는데 , 이는 '유럽의 집 ' 이라는 笠 련의 계적과 함

께 동 . 서 관계를 근출적 츠로 변화시 를다. 서방측에서 는 8o년 대 중반 이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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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안로정책

럽통할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유럽의 제관계가 매우 접하게 되됐는데 이와

같은 것은 l986년 에 안로정 책적으로 류일 유럽 헌랄(Einheitliche Europaels-

che Akte)속에 찰 전히 구속 력이 있도록 명기되어 있다 를

3 . 독일을 중심으로한 안로정 책 논의의 쟁점요소

유럽안로와 독일문제의 상호연관 관계는 내용이 매우 복잡하다. 이와 같은

연관성은 '독일죠다 자국안료 우선이냐 독일을 위한 안로' 냐 흑은 '안료냐

를일' 이냐 라는 공식으로 특징지워진다. 이 두공식의 걸합은 유럽국가들의

안료이 해 관계가 서로 상충되 고 있음를 표현하고 있다. l98g년 ll월 9일 구동

독사태 이루 를일논의 가 활성화될 다음 이와 같은 안로이 해에 따라 외국에서

는 엄청난 공포심 이 유발되 있다.(7) 그러나 안료정 적적 함축성 은 일차될 적 도

식으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다. 이와 같은 를제의 역은 복합적 이고 상이한

명제가 업혀 있어 무대 장지의 연글도구저 럼 복잡하다 를

독일분제의 안로정 책적 제측면 은 역사 적 . 정지 적 및찰성, 전략적인 면에서

조직상의 딜렘마, 주권문제와 관련한 법적 특수성 , 유 럽안로절 책상의 정지 분

화라는 4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살펴블 수 있다 출

3 . l . 역사적 . 정지 적 연관성

l9새기 와 2o세기 의 독 일정책은 유럽국가들간의 체제가 급및합에 따라 이해

관재 관절을 위해 다양한 조건에 맞추어 추진되 었다.(8) 변화무방발 군사적

동맹, 그리고 정치제제와 정치적 행위자들의 찰화와 같은 것들이 이 기간중

유럽 역사발전의 특징이었다. 류럽의 여러나라들은 새월이 경과함에 따라 상

이한 안로정 책적 모 을 적용하며 정세애 따라 그들의 안로를 실현하 다. l8

l5닌 유럽새 력구도의 안정은 매우 불안정 하게 합의될 집단안로체제를 를해 이

루어됐다. l85o및 이후 프로이 샌의 패권정책과 팽창정잭근 국제적인 연관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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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국가안료체제 실% 으로 나타난다. 민족사희 주의자(나이 주의자)들은 즉력

지배를 를해 전쟁를 그글의 이대출로기 및 패인임책적 복표를 달성합에 이용

하었다. 프로이및의 패결절책과 즉히 민족사회주의의 민족정적꼭 피곡성은

독일문제의 안로정 척적 성격을 명료하게 설명해 준다. 지정학적인 중심위치
f

막대한 인적.물적자천, 유럽제국가의 역사경험과 같은 조건 때문에 집단안

료 추구를 를해 독일로 하여금 다시는 유럽에 대해 "위및한 존재" 가 되지

많도록 하는데 정치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있다 출

제2차세계대 전 패전이후 독일문제는 독일이 국가적으로 분단되고 양독일 국

가가 적대적 동맹제제로 편입펀에 따라 새로운 망상을 띄게 될다. 동 .서 갈

등 상찰하의 분단의 기능은 여를에서 상이하게 명가되 띤다. 그 첫때는 독일의

국가적 분단을 를하여 유럽내 동 . 서찰계가 안정될다는 찰접이었으며 , 그 둘

해는 한 민족의 분단이 장기적으로는 불화와 로복심(Revanchisnus)만 유발시

릴다는 첫번해 찰점과 반대되 는 입장이및는데, 이 입장은 민족적 를일츠력은

당연한 것으로서 정치적으로 위험부담을 감수해야만 이러한 는력을 항구적 으

로 봉쇄할 수 있다고 주장및다.(9)

l99o년조 독일을 둘러받 안로정 책적 논쟁은 매우 다각적 으로 찰발하게 및개

되띤는데 그것른 를일독일 의 군사적 위상과 관련될 문제 다. 국제적인 토른

과정에서는 독일를일 이 그렇게 심히 반대되지 는 많았고 그 대신 를일의 성급

한 진행이 유럽를합 과정에 방해가 되지 랴됐나 하는 걱정정도 다. 이와 같

은 걱정은 l989년 l2월 브취셀 소재 유럽의 회 외교분과위월 회에서 전 豊련외

무장관 세바르드나제가 행한 및설중에 재기된 '7가지 문제정 ' 으로 더욱 명

확하게 되었다. 그것은 첫애t 다를 나라의 안료와 이익에 대한 료장, 둘채 t

기존 국경에 대한 딘장, 셋때, .통일독일의 군사적 역할, 넷해> 현재 군사정

직적 구조에 있어서의 를일독일의 위상, 다섯해, 4대국의 권한, 여섯해, 구

주안로렇 력희의(CSCE) 과절과의 일치성, 일곱해, 를망유럽 건설과 갈은 를제

절이및다. 및방수상 콜의 lo대 망안으로 이에 대박 해답이 주어됐다. 콜의 l o

대방안에는 구동독수상 모드로의 독일정적 선언, 유럽공동체 유럽위될 회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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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7
- - - - - - -

언, 양대 동맹체제를 근간으로하는 미국무장관 때 이리의 '신 대서 양주의 ' 방

안, 구주안로협 력회의 구조를 근간으로하여 구주공동체와 더불어 모든 유 럽 인

을 위한 국가연 합의 책십체가 구성되 어야 한다는 미테랑 프랑스 대를령의 제

안을 비를하여 , 나토라는 친서 방결속을 존속시 키먼서 양국이 를일하되 동독지

역이 당분간 군사적 으로 를합되지 많은 상태 일 것과 를일을 위 해 양독간 회 답

및 독일과 연합국간의 다자간 회 담( '2+4' 회담)을 주 진함으로씨 를일과정 의

일찰으로 결국 를일의 외 적측 면을 해 결 한 다 는 겐서 공 식 등 모 든 내용이 포 함

되어 있띤다 準

3.2. 딜 렘마속의 전략

그러나 독일의 지 정학적 위치 ,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 구의 작전상 개 념인

억지체계 속에서의 양독일 국가의 군사적 기능과 같은 것이 문제 점으로 등 장

하있다. 笠련전략은 중부유럽 을 중요시 하 기 때문에 양독일 국가에는 지금

까지의 군사적 시나리오속에서 중대한 임무가 부여되 어 있있다. 동독은 바르

샤바조약기구를 위해 제l차적 필 략부대 세 력으로서 중요한 거 점이 있다. 서 독

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인다. 서 독은 군사적 전방위 방어 지 역이 었다. 전방위

방어는 지금까지 유표한 독트및 내에서 바르샤바조약기 구에 의한 공격을 방어

하기 위한 중대한 의의가 있는 것이 있다. 이와 같은 상찰때문에 만일의 사 태

발생시 군사적 충돌이 독일지 력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및 바 나토

3대국에 의해 핵무기가 루입될 수도 있었다.(io) 이에 독일의 사찰이 걸 린

안로이 해와 동맹체제의 군사전 략적 계획이 맞서 있었다. 독일의 전략적 딜렘

마는 빈해서 개최될 재래식루기 감축협상(VKSE)을 를한 과거 적대감의 약화 )

방어적(또는 충분한) 방위구조에. 대한 새로운 전망, '독트및 세미나 ' (Dokt-

rinenseniinar)와 갈은 것으로 찰화되 있다. 독트편새미나는 l99o년 l월 35게

구주안죠협 력회의 가입국이 참가한 신뢰 및 안료구숙조지 협상(vs訓)과 관련하

여 상호 군사독트릴 을 비교하면서 신뢰구축대 책출 작성하고 그 될 직을 분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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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진치되 었다. 그러나 방어적 군사구조의 공격능력의 문제 및 핵위협의 잠

재 력 분제는 해결되지 많고 딘직적으로 남아 있됐다 零

3 . 3 . 주권 문제와 찰련한 법적 특수인과 '2+4' 2.약

조건부 주권이라는 를제는 독일내 2게 국가에 대하여 안로정 책적으로 매우

중요및다.(ll) 서 방 3대국에 대한 서독의 법적지위는 l952및 '서독과 3대국

간의 관계에 관한 조약> 에 명기되어 있다. 구동독에 대한 주권제한은 를특에

대한 豊련정부의 l954년 3월 25일자 성명과 l955년 9월 2o일자 '동독과 딘련

간의 관계에 활한 조약' 의 전분 및 제5조로부터 기인한다 를

그 이외에 외국군 주둔문제가 특 별만 역할을 수행한다. l952년 도의 독일조

약, l95l년도의 나토 렇력의 지 위 , l959년 도의 나토 병력의 지 위에 대한 추가

협 정 등 서독의 주권제한에 관한 복잡한 조약상의 문서들이 있다 출

서 방 세력의 유르천은 서베를린.의 주권제한으로 변함없이 명벅하있던 바 t

그것은 '파리 조 약 발표이 후 서베를린의 지위에 관발 l9라딘 5월 5일자 베를린

주둔 연합군 사령부의 성 명'애 명기되어 있다 출

독일문제의 주권제한적 차핀은 '2+4' 회 담을 를해 체결된 '독일관련 최종

결정에 관발 조약' 으로 해결되 있다. l99o및 9월 l2일 모스고바애서 체결될

상기조약은 전를과 lo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그 중요한 내용은 이 조약으로

베를린 과 전재로서의 독일에 대한 4대국 권한과 책임이 종료되 있다'는 점을 비

를하여 독일의 찰전학 대내외 적 주권희복이 선언되 다는 점과 독일의 동 맹

체제 선 택에 찰한 규 정이다.(l2)

이 조익과 더를어 제2차새계대전의 전승국과 독일간해 안로정책적 결속과

방안에 관해 합의되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l99o및 ll월 파리얘서 게최될

구주 안로협 력희의 정상희 담에서 그 찹가국으로부터 전적으로 인정받았다 출

이제 북대서 양조 악기구 희월국 잔류 및 서유럽 동맹조 약의 범위내애서 를 일

독일의 안츠정 책 추진 가능임 이 찰전히 확 정되 얼다. 나아가 l99o및 8월 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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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발발이 래 저음으로 새로운 안로절 책 방안이 접접더 논의의 대상이 되있

다 .

3.4. 유 럽안로정 직상의 정치 를화

여를조사의 경헙적 진단에 따르면 를항설 정방법과 추출방법에 따라 각각 다

르기는 하지만 세월이 경과합에 따라 독일의 중릴화 를일국가 모델에 대해서

상충되는 여를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l987년도 인프라테스트(Infratest)라

는 여를조사기관이 행한 여를조사애 따르면 6o%가 독일의 재를일과 더불어 유

럽 긴장의 진될이 사라됐다고 로았다. 재를일의 이상적 모델로서 는 22x가 오

스트리아와 같은 중립, 5ox가 서독과 같은 친서방, 2卽가 서유럽으로부터의

독릴을 지지하 다. 서독의 친서방 결속에 대한 지지를은 1984~1987년 간 로

다 2o2가 증가하었움에 반해 중립롸와 서유럽 탈피에 대한 선포도는 각각 불

및함 상태이 다. 그렇지 만 친서방 유럽식 재를일 방식이 관철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이 특기할 사실이 있다. l989년 ll월 말 장벽게방 사태직후 독일 제2

TV(ZDF)가 실시한 정치 관심도에 관한 여큰조사애 따르면 급격한 상찰변 화에

따를 주세및동이 일어및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서독주민 의 6ox가

만일 중림화가 재를일의 전제조건이라면 중립화 를일을 지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료는 l99o및조에 실시된 엠니드(Ennid) 여른조사를

통해 수정되 있는데 서독주민의 232만이 중릴화 독일를일은 지지한 것으로 되

어 있다. 동 기간중 동독의 여른조사및구소인 우수마(Usuma)가 엠니드(Ennid)

가 설정한 를항을 똑같이 질를하여 동독주민들로부터 추출한 결과는 매우 흥

미를다. 즉 동독주민 의 53x가 중릴화 독일를일을 지지하 던 것이다. 그애 비

해 국의 이코는미 스트(Econonist)지 화 미국의 로스엔절레스타임 즈(Los Ang-

els Tines)의 용역으로 알렌스바하 여른조사기 관 (Institut fuer Denoskopie/

Allensbach)이 행한 전독표본추출 여른조사에 따르면 독일인의 34x가 독일의

중림화를 지지라및다.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5l2가 독일의 나토 잔류를 리속

적으로 선호하 으며 3o% 절도가 부응답 상태얼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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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설 절 방법과 표본 주출기 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절반을

약간 상희하는 독일인들이 독일연방공화국의 안로정 책적 결속을 지지하고 있

으며 l/3이 라는 놀라운 잠재력이 중림화를 지지하고 있다 拳

4 . 유 럽의 평화질서 와 독 일를 일

역동적인 시대변화로 인하여 유럽을 둘러발 안료정 적적 토를은 찰성화 되었

으며 해결방안으로서 새로운 모델이 제시되고있는 바, 이와 같은 모 은 기존

구조를 변형시키고 새로운 안로기 구를 설릴하려는 방안이 기도 하며 지금까지

시도된 각종 단일대 책을 종합화 하는 것이기도 하다 를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계속 유지하되 절자적으로 '정치화' 시키고 구

주안로협력회의 과정의 법위내에서 동유럽제국 및 豊련과 안로정적적 으 로

협 력

- 서유럽 정지동맹의 범위내에서 유럽식 안로정 책 주구, 이로씨 북대서 양조약

기구내에서 유럽의 안료이 해가 관절되 도록 함 차

- 군사적 동맹구조의 잔재처 리 및 유럽진단안로체제의 구축

각종 해결방안을 연걸해 로면 유럽의 안브구조에. 점진적 발전 전망이 및로

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포로장식 억지' (Wechselseitig gewaehrleiste-

ten Abschreckung)라는 방안이 <방어식 저지' (Defensive Abhaltung)라는 방

안으로 번형되고 후일 '집단안로 ' (Kollektive Sicherheit)제제로 대치될 가

능성이 있다. 그 시발점은 과거 냉전시 를쟁당사자들간의 정치적찰계 및 군사

전릭적관계가 새로이 재될되 고 있는데 있다. 재도화될 중십기 구는 를대서 양조

익기구와 구주공동체 및 구주안로협 력회의이다. 재래식 무기블야 및 전출힉분

야의 호출적 군축과정 , 를제될 및력구조 및경, 신뢰구축대 책과 결합된 구조적

공격블가능성 (Strukturelle Nichtangriffsfaehigkeit)의 표과적 인 실현은 과

거의 적과의 찰계를 새로 정림시키고 분쟁을 안절화 시핀다. 구주안로협 럭회

의는 강력한 기구화와 정치적인 를제를 를해 유럽 집단안로체재가 갖고 있는

구조와 기능을 장기적으로 발근시키고 과거의 바르샤바조약기구 회딘국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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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안로 정책

이해관계 역시 배려하도복 하는 절호의 기회를 얼어 놓고 있다. 유럽전체가

를합되 면서 독일를일의 안로절 책적 문제 점은 줄어들게 되있는 바, 롱일독 일은

이러한 과점을 를해 유럽의 역사적 겅험을 고려하민서 도 전략적 딜렘마로부터

벗어나게 되며 앞으로는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시 키면서 새로운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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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z 츠 7 3

페터-요 헨 빈터스 *

(Peter-Jochen Winters)

l. 상주특파월

l973년 이래 동베를린 에는 서독의 특바월 들이 본(Bonn)에는 동독의 특파를

들이 각기 상주하면서 취재 업무에 종사하고 있있다. 동베를린 에는 l989및 가

을까지 약 2o명의 서독륵바월 들이 상주해가를 받았으며 이들은 서베를린지 역

도 취재하고 있었다. 서독에서는 공 방송사 분만 아니고 일간지, 잡지사들이

자신의 특파될 을 파견및있는데, 동독에서 이들 서독특파천들을 담당하고 및던

기찰은 외무성이 었다 출

본에는 동독에서 파견될 6명의 특파원이 상주리가를 받있다. 이들은 서독공

로처에 등록을하고 본에 상주하는. 다른 모든 특파될들과 꼭같은 기회를 로장

받았있다. l974년 l월 3l일 이후 동독특파될들은 외신기자협희의 희될이 되 었

는데. 당시 외신기자협회 는 이들을 받아들이 기 위해 정찰을 게정해야만 및다 準

2 . 독일문재애 관한 로도

독일분단이후 서베를린을 포함하는 서독에서는 해설 등을 를해 폭넓게 동독

전반에 관해서 딘도해 로려는 는력과 함께 직접 동독얘서 도도하고자 하는 시

도들이 있었다. 라이프치히 박람희 , l958년부터 l975및까지 매년 로류록에서

게죄되었던 오스트제 주간행사(Ostseewoche), 서 방의 언른인 들도 죠정을 받았

던 기자회 견, 사적인 여인 등을 를해 서독의 언른인 들은 동독를 살펴볼 수 있

準 프랑5푸르트 알게마이 네 라이를지 필집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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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언 른 인

는 기뢰를 가질 수 있었다. 서베를린을 포할한 서독의 언른인 을 담당하던 동

독의 기관은 l97l년 말까지 는 각료회 의 의장산하 공료실 즉 각료회 의 사무국이

었으며 , l972년 이루 소관부서가 외무성의 언를국으로 되었다. 동독 언를 인

들은 서베를린 을 포함한 서독에서 모든 다를 언른 인들과 같은 조건하에서 쥐

재 할 수 있었다 출

동독에서의 서'독언른인들의 로도는 외국에 관한 로도형식을 취하지 많았다

즉 서독 언른인들은 동독의 사건을 외국에서의 사건으로 취급하지 찰고 오히

려 독일분제로 다주었다. 자 주 논쟁이 벌어지곤 및던 국내문제 불간섭의 될

리은 국가나 국가기 관에나 관계되 는 국제 법상의 될직이지 시 민들이나 언른인

들에 해 당되는 될 꼭은 아 닌 것이다 출

서 독의 공 방송사들은 대부분의 신문들과 마받가지 로 이러한 천 직을 지켜

나가려고 및다. 서독 각주 공 방송사들에 관한 국가조약에는 방송프로그램이

독일의 를일을 정화를고 자유로이 이루게 하는데 기여해야 하며* 전제 독일내

에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객찰적으로 전달되게 하고, 를히 독일의 현실에

관한 포괄적 인상이 소게되 어야 한다고 규정되 어 있다 출

서독의 신를이 동독내에서 배포되지 많았으므로 .동독주민들에게 서독특파핀

들의 동독에 찰한 로도내용은 알려지지 많았으나. 라디오나 Tv방송의 료도는

대부를의 동독인 들이 시청하 다. 라디오와 Tv는 동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에 관한 정로를 전파로 동독지 역내에 유포시 됐는데. 경우에 따라 동독매체에

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많는 사건들도 있있다. 서독 방송매채의 특파린들은

동독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서독 시정자들해게 전달하는 임부를 지니고 있있으

나, 이들은 항상 그들의 료도가 동독애 직접 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의식

하고 있있다. 이같은 사실 때문애 동독당국은 서독의 라디오 . Tv 방송특파월

의 취재 업무를 특별히 방해해 왔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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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법적인 근거

l972년 l2월 2l일 기 본조 약 제 결로 양독간에는 최료로 각각 상대 방 국가에

서의 언른 인 찰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및다. l972닌 ll월 8일의 < 어 는 9

취재기희 로장에 관한 서신교를' 은 언른인들에게 상주특파될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필 리와 상대 방 국가를 입시 취재여행할 수 있는 임시특파될 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해 주었다. '언른및 취재기 회 로장에 관한 서신교찰 의정서 ' 에

서독에서 파견되는 임시특파원에게 적용되는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다. 임시

특파원이 란 구체적인 취재목적을 위해서 일정기간 동독을 여행할 수 있도록

동독의 외무성에 신청을 및및 언른인 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 일

것 인지 , 거부할 것인지 하는 것은 받적으로 동독 외무성의 재 량이 있다. 때문

에 동독의 국가로위부(Stasi)는 서독 언른 인들의 신청내용을 월히 알고 있있

다. 반면에 동독의 언를인 들은 특 별한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항시 서독과 서

서베를린 에서 취재할 수 있있다 출

동독에서 '상주특파월으로 찰동하는데 전제조건은 동독에서 를용되는 형식

에 따를 취재허가와 지사설치 , 는리고 "국가의 안전, 범죄퇴치 , 공충죠건로

@ , 타인의 자유와 권리로호를 위해 제 정될 법규정과 명 령을 준수" 해야만 하

는 것 이 었다 출

언른인 취재기회 로장에 관한 서신교찰에는 다응과 잘은 중요한 조항이 있

다 : "동독은 적법한 동독법 질서 태두리 내애서 서독의 언른인들과 그 로조원

들에게 취재찰동, 자유정딘 및 로도를 로장한다'' . 양독간애는 부엇이 자유로

운 정르 및 브도냐 하는대 대해서 큰 차이가 있었다. 동독은 l973및 2월 2l일

이미 '타국 를판기관 및 이들 특파될들의 동독에서의 찰동에 관한 명령' 과

'동 시힝 렇 ' 을 공포함으로써 법적인 근거블 찰전히 새로이 정비및다. 서독

정부가 언른인 들의 취재 기회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항의및지 만 소용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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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특파될 의 지위

상주특파월 은 소속 언른사때서 동독 외무절 언를국에 신청하여 취재리가를

받및다. 취재허가의 조건은 특파철 의 거주지 가 동베를린 이어야 한다는 것이있

다. 상주특파될 은 취재증과 수시로 출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았는데 이

들의 유표기 간은 로를 l년이있다. 입시특차될 은 취재카드를 발급받및는데, 이

는 취재목적 에 합당한 범위내에서 만 유표하게 되어 있었다. 상주특파될 과 임

시 특파될 은 최소 의무 활전규절의 적용을 받지 많있다. 상주특파친 은 동독내

자신의 사무실에 서독인 또는 동독인 기술직월을 고용할 수 있었다. 기술장비

출 입권은 상주 및 입시 특파될 이 공히 갖고 있및다. 서독상주 특파될은 신문 잡

지 등 모든 종류의 언른출판물을 업무상 또는 사적인 목적을 위해 동독내로

반입할 킬리를 갖고 있었다. l976및 이래 상주특파월 은 자신과 가족들의 국경

를과시 를별랄 우대를 받는 "국경통과증" 을 발급받았다. 외교관들과는 달리

상주특파월의 게인차량과 업무용 차량에는 QA라는 문자가 게재될 푸른색 번호

판이 부착되 었으며 , 이렇게 함으로치 동독의 로안기 관은 이 차량들을 쉽게 식

별할 수 있 있다 출

5 . 제한될 근무조건

l973년의 특파월 애 관한 법령은 상주 및 임시특파될 들에게 "국제 법상 일반

l 으 로 인정될 규정의 준수 : 동독의 법령준수 : 동독, 동독의 국가 기관 , 를

독지도부 및 동독과 동맹관재애 있는 국가에 대한 비방 . 모독 금지 : 진실되

게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히 로도하며 사실의 고의적인 피곡 블가 : 취재기 회

룰 남용해서 언른의 임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많을 것" 등을 요구하고

인다. 이러한 기본원직을 짐해할 때에는 동 시행령에 의거해서 경고, 취재허

가 철희 , 추방, 또는 를를기 관 사무실의 때쇄 등의 조지가 취 해지 게 되어 있

었다. 동독외 무성 언른국은 언른인 들의 취재찰동을 "지될긴다" 는 규정을 악

용해서 이를의 찰동를 재한및다. 국가기 관이나 시설, 인민소유 콤비나트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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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동독 국업농장 등의 취재나 그 간부들과의 인터출는 리가를 받아야만 및

다 . 서 신교활에 의해 인정되 및던 이 전의 자유도 다출과 같은 제한을 받았다

"상주 특파될 은 특및.리가가 절요한 동독지 역을 여행찰 수 있다, 동독의 수도

동베를린 씨외의 지 역을 여행할 경우 상주특파원은 사전에 외무성 언른국에

를로해야만 한다" .

l979년 4월 ll일 이러만 관료적인 제한은 새로운 시해규꼭에 의해씨 더욱더

강화되 및다. 이후 "사회시 설 . 사회기관 취재 및 모든종류의 인터류와 질를
' '

까지도 리가를 받아야 및으며 "동독의 수도" 를 벗어나는 여행을 할 경우 상

주특파딘은 "늦어도 24시간 전에 언를국에 상세한 여행복적 및 사유 등에 관

해서 를로" 해야할 의무를 지게 되및다. 이러및 새로운 규정은 특히 동독의

교회에 대한 리재를 를하도록 하는데 그 복적이 있됐다. 동독 외무성의 해석

에 의하면 교회는 ''사회시설과 사회기관" 에 해당되 있다. 등베를린 이외의

지역에 대한 취재계적을 늦어도 24시간 전레 상세히 "를로M 해야 한다는 요

구는 동득당국이 이러한 "류죠" 를 "신일'' 으로 간주해서 리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있다 찰

"모든 종류의 인터류와 질문" 에 대해 리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를히

거리에서 카메라와 마이는를 들이대고 현장취재를 하는 것과 작가, 예술가 t

교회 대표자들과의 인터류를 하는 것을 를재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독 외무성

은 특파될들이 특파될 에 관한 명령을 위반및다는 이유로 동 시행령에 규정된

조치를 취및다. l975년 l2월 l6일 <崙피 겔(Spiegel)' 지 특라될 외르고 메트

궤(Joerg-R. Mettke) 특파될 이 추방되 있다. l976년 l2월 22일 에는 독일 재l計

방송인 ARD-TV 로타르 뢰베(Lothar Loewe) 특파철 이 ''동독정부와 인민을 극

도로 모욕하고, 동독국내 를제에. 간섭및으며 . 동독의 법령을 악의적이고 고의

적으로 침해및다M 는 이유로 추방되 및다. l978년 동독외 루성은 t류피 겔(spi-

egel)' 지가 소위 '동독 사희주의를일당에 대한 야당' 의 *선 언서 ' 를 공표

한 후 를지 특파원 의 취재허 가를 거부및으며 , 동베를 친 '류피 절(Spiegel)' 지

사무실 을 패쇄시 됐는데 이 사부소는 l985년 9월 l일에야 다시 개설될 수 있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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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979년 5월 l4일 특파될 에 관한 명령 제2 시행규리 에 규정된 조문을 인용

하여 서독 제2Tv 방송인 ZDF-TV의 페터 반 로엔(Peter van Loyen) 즉파릴이

리가 없이 동독작가 유테판 하 임(Stet'an Heyia)과 인터류를하고 이를 송출및다

는 이유로 추방되 및다. 상주특파원으로 맨마지 막으로 주 방될 특파를은 '류테

를(Stern)' 지의 디터 붑(Dieter Bub)이 었는데, 고는 에리히 로내커 서 기 장을

공격및다는 이유로 l983년 l월 l2일 추방되 었다. l989및 가을까지 서독언 를 인

(신문기자, Tv 및 라디오 방송기자)들에 대해 동독 국가모위부가 공격적인 행

위, 즉 카메라나 찰 기재를 부수거나 몰수하고, 특파될들과 로조될들을 폭

행, 모욕, 일시 연인및던 행위를 취해도 특파천 활동에 관한 명령을 를해 로

호받지 못템다. 동독 국가로위부는 특정한 사건들에 관한 로도를 막는 것이

중요및다. 서독정부가 이를 항의해도 동독 당국의 태도애는 근본적 인 변화가

얼었으며 , l987년 호네커의 서독방문시 공동성 명을 채 택및으나 고것도 별료과

가 없있다. .공동성명의 규정은 다출과 같다 : "콜 수상과 조네커 서기장은

신를, 라디오, Tv를 를한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정르교류가 우호찰계를 더욱

발전시키 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데 대해 의견을 찰께 및다. 이러한 정신

에 입각하여 양측은 언른인들의 찰동에 가능한 최대친의 지될을 로장한다" .

6 . '동독의 변적 ' 이후

동독외 무성 언른국은 l99o년 l월 9일을 기해 즉시 동독내의 외국언른인들의

취재찰동애 관한 모든 제한을 철패한다고 발표識다. 모드로(Mordrow) 정권은

이미 l989및 ll월 3o일 신규를파릴 을, l2월 22일 에는 이에 관한 시행 를

공포편다. 이 법령은 기를될 직에서 동독의 국가기 구와 국가기관들은 상주 또

는 임시특파릴들이 "취재찰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독애서 적용되 는

법규정들애 상응하는 지월" 을 해줄 "의무" 가 있응을 멍기하고 있다. 이재

특파원를은 공사(&撚)의 취재핀에 릴근할 수 있게 됨으로좌 취재의 자유를

누럴 수 있게 되 었다. 중앙집 권적이며 관료주의 적인 리가 관행은 폐지되 있다 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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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될의 취재활동은 최조의 인민의회 자유선거 이후부터 동독이 존속및던 몇

개월글안 '를독수인 긴하 정부대및긴때 의는 독및 및 외국 언를인의 취재허

가를 위친 기본딘직' 에 의해서 결절적브로 자유화되 및다. l9州년 7월 l일이

후 '동독의 수도' 에서 독일특라를 의 일반취재 허가제도는 얼어있다 출

7. 동독에서의 특파찰 찰동

l989년까지 동독에서의 언른인 들의 찰동은 서독에서의 찰동과는 현격한 차

이가 있있다. l976및 이래 특파릴들은 동독 각 부저의 공료실 에 직접 조희할

수 있기는 일으나 그곳에서 바라는 정로를 얻기는 거의 힘들었다. 일반적으 로

고들은 동독 사희주의를일당 소속 언를이 발표한 내용을 인용하 다. 모든 특

파찰들은 자신들의 로도로 정로제공자에 게 피해를 주거나 동독당국이 자신들

이 될치 많는 모종의 결징을 하지 많을까를 항시 고려해야만 誰다. 아울러 특

파될들은 알려지지 많은 정로제공자에 대해 경계해야만 및다 를

동독에서의 상주특바될 로도는 사최주의롱일 당이나 국가기관이 공식발표하

는 절치, 경제 , 문화적 인 사건들에 관한 내용이 주종을 이루있다. 그러나 이

러한 의무적인 로도이 외에 모든 상주특파될 들은 동독의 일상적 인 생찰을 묘사

해로려 고 는력및인. 아울러 문화 . 를학생찰, 분화적 . 역사적 인 기념물, 특히

교회샘찰에 관한 내용도 특파될들의 도도염 역에 속및다. 교회에 관한 로도가

특파될 찰동의 비교적 글 부분을 차지편다는 것은 교회가 사고를 달리하는 인

간들과 단체들에재 동독사회 가 직면한 절박한 를제를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대

받에 대해서 논의찰 수 있는 자유로운 장(場)을 제공한다는 사실과 찰련이 있

있다.

8 . 결 른

동베를린 과 동독에서 의 자유로운 정도와 딘도가 상당히 관료적 인 제한을 받

기는 및지만. l973및부터 l989년까지 동베를린 애 상주및던 서독특파원들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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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의 여른층에 그런대로 진실에 가까운 동독의 모습을 전달해 주는데 기 여및

다. 서독특파될들은 동독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인될상과 그들의 고

충이 부 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료도에 입및으며 , 특 정한 경우에 있어서

는 동독의 당과 국가의 태도에 대해서 도 이해를 하 려고 7 력인다. 요 및대 동

독에 관한 로도는 흑백논리 에 의거하지 많는 것이 대부분이 있다. 주니어 특파

천들까지 도 동독의 상황에 대해 감정에 사로잡혀 무비판적으로 묘사한 경우는

거 의 없 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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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트프 리 드 지 거 iK

(Gottfried Zieger)

l. 전체독 일국가(독일제국)의 존속

연방헌법재판소는 재판찰동 료기부터 전체독일국가가 존속되 교 있다는 병백

한 사실에 근거하여 업부를 수행하 다. 이미 공식 판래집 재l권에서 연합국

점령치하애 있는 독일의 법적지위에 근하여 기술하고 있는가 하및 l945년 6월

5일의 4대 전승국 선언(l)애 입각, 패전과 더불어 독일국토가 찰전 접령되어

독 일정부가 폐지 되 있으므로 전승국이 최고의 권력, 즉 주권을 장악하게 되 있

출을 분명히 밭히고 있다. 그러나 전승국의 l945및 6월 5일자 선언애 따르면

독일에 대한 합병은 이루어지지 많았다는 것이 헌법재받소의 입장이다 구

l973및 7월 3l일자 기본조약에 대한 판결을 를해 연방헌 법재판소는 독일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재차 요약하고 있는 바, 연방헌법재판소의 특일의 법적지

위얘 관한 다출과 같은 확정판결은 매우 자주 인용되는 귀필이다 출

卵기본법은 - 국제법이나 국가법 이른에 의하더라도 - 독일 제국이 l945년의

를락에도 불구하고 존속되고 있으며 독일내 점령세력을 를해 항복이나 그루

의 외적인 국가권 력의 행사를 를하여서도 결코 망하지 많았다는 사실로부터

글발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기본법 전분, 제l62., 232, 116조 및 l46조로

분명해 진다. 이는 곧 재를 심의부가 확고부동하게 준수하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계속적 판례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제국은 존속하고 있으며 .., 종전과

변함없이 권리 능력(Rechtsfaehigkeit)은 갖고 있으나 전체국가로서는 조직

결핍, 특히 제도화될 조직의 결절으로 인하여 행위수행 능력이 없을 뿐이다".

* 전 괴팅겐(Goettigen)대학 국가법 . 국제법 . 유럽법 담당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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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독과 동독의 행위수행 불능상태인 전체독일국가에 대및 관계

연방헌법재판소는 상기한 바와 같이 전체 독일국가가 존속한다는 사실에 입

각하여 l949년 에 건국될 2개의 독일이 라는 국가가 재및될 독일의 일부라고 유

권 해석을 내리면서 서독과 동독이 각각 전체독일국가를 승계라는 신생국가라

는 주장에 반를을 제기하 있다. 미러및 입장은 즉히 l957및의 국가와 교회간에

체결되는 조약暇onkordat : 역자 임의로 정교조 약이라 표현함)에 대한 판결에

서 독일 전체국가의 문화주권 이 각주에 이양되고 니더작센주와 교장청 이 정교

조약을 체결찰으로써 l933및의 제국정 교조약이 무의미한 것이 되지 많있는가

라는 의문제기 와 더불어 명확하게 되있다. "본에서 기본법이 제정되어 서방

점령지역내에 국가적 조직이 설립되있지만 조약체결 당사자간의 제국정교조약

의 호력은 아무런 변장fT] 업있다. 독일제국은 붕괴이후베도 그 존속을 포기차

지 많있기 때분에 l945년이후에도 계속 존속한다. 기본법을 통해 형성될 조

직이 잠정적으로 비록 제국의 일부지 역에만 제발적 으로 절동하고 있지만 서독

은 독일제국과 동일시 될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조약 판결시 이와 같

은 테마를 다시한번 제기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화차 다. "서독의 건국 으 로

새로운 서부독 일국가가 건국된 것이 아니라 독일의 일부가 재조직 되있다. 즉

서독은 독일제국의 '승계국가'(Rechtsnachfolger)가 아니고 '독일제국'이 라는

국가와 동일하며 다만 지역적으로 '일부만 동일'(teilidentische)할 뿐이브 로

더 이상 동일성때 관한 부당성을 주장찰 수는 얼다. 서독미 전체특 일이 아니

라 국민과 국토가 존재하는 그 지역만을 포괄및다는 사실은 받일국민 으 로서

국제법적 주제인 '도이 칠란트'(독 일제국)때 불가분하 게 소속되 어 있고 단일한

국토로 될 '도이 칠란트'(독 일제국)체 불가분의 지역으로서의 자체국토가 속해

있다는 .사실을 서독미 인정차는 것과는 부관함 일이다. 서독은 법를상 그 주

권을 '기본법 적용 역'으로 제및라고 있지만..., 전체독 일에 대한 책임을 의

식하고 있다.(2) 작계에.서 는 독 의 법적지위를 독일내에 두개의 국가가 존재

긴다는 사실을 전제로 차여 비른적으로 정의해 로려는 시도가 있있다.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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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이른(3) 가운대서 특히 동일성 이른(Identitaetstheorie)과 부분 조직를

이라 불리우는 일명 지붕이를(Dachtheorie)이 대표적인 이른이다. 동일성

이른은 기본법의 국가조직 이 독일의 전체국가의 조직과 대체적으로 동일하다

는 사실에 근거한다.(4) 동 일성 이콘의 각종 및형이른은 서독의 국토가 전체

독 일 국가의 국토와 일치하는가(일치 른), 아니면 서독이 전체독일 국가의 렇

토가 기본 법 적용 역으로 축소되 있다고 로는가(축소를)라는 점에 있어서 각

각 구별될다. 2가지 이를은 로두 기본법과 합치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합

지된다및 그것은 곧 국가핵십 른 밖에 될 수 없다. 국가핵십 른은 독 일연방공

화국을 전체독 일 국가의 국가핵심 으로서 로고 있다. 국가핵심 를에도 여러가

지 변형이른이 있다 를

부분조직 른과 지 붕이른에 있어서 기본 법상의 조 직은 독일의 전체국가에 직

접적으로 찰계되 는 것이 아니라 부분조직 으로서 연방을 구성하는 재재의 국가

에 의해 존속되 는 (제국을 지붕으로 하는) 전체국가에 예속되 어 있다. 서독과

동독 및 베를린 과 동부지 역과 찰은 구독일 재국이 있및 기타 부분조직은 이와

같은 모델속에서 대등한 권한을 가지고 전체국가라는 존재하에서 동 일 위치에

있게 될다 零

연방헌법재판소는 이와같은 논쟁으로부터 일단 벗어諒다. 재판소는 독 일의

복합적인 법적지위를 법핀의 관팀에서 로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찰걸

에서 양모 의 요소를 연계시惡다. 기본조약에 찰한 판결에 나타난 연방및법

재판소의 견해는 '부분일치른'(Teilidentitaetslehre)이 라 할 수 있됐다.(5)

연방및법재판소는 구동독을 전체독일 국가에 속하는 일부로 로고 있었다 출

"동독은 독일에 속하며 서독과의 관계상 외국으로 간주할 수 없다. .., 따라서

점령지 역간의 무역 및 그 이후의 내독무 역은 대외무 역이 아니다"라는 것이 기

본조약에 관한 판결에 나타나 있다.(6) 동독의 존재 및 동독의 전체독일 국

가와 관계에 관한 등득 국가지 도층의 견해는 전혀 고려되 지 많있다.(7) 등독

은 l95o및 대 전체독 일 국가가 멸망인다는 이른을 내세우며 , 나아가 동독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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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독일 국가를 승계한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동독이 전체독일 국가와 동

일한 것이라던 조기주장을 부 인및다. 후일 동독은 귄리의 승계문제에 대하여

더이상 논란하지 많았지 만 전제독 일 곡가의 존속은 부 인및다. 사실상 동독은

특히 료런을 비를한 전승국으로부터 전제독일 국가에 계속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 및으므로 연방헌법재판소 역시 동독을 독일의 일부로서 간주하었다 출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조약에 관한 판결을 를해 를 . 서독관계의 법적 성

격을 더북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찰

"양국간에 존재하는 특수한 관계"가 거른되 었고(8), 비록 서독이 거듭 강

력하게 거부하고있는 동독 승 7 여부와 관계얼이 동독은 국제법상의 의미로

블때 하나의 국가이 며 국제 법적 주체로서 표및되및다. 기본조약의 특수성은

기본조약이 국제법의 제규정에 따른 양국간 조약이먼서 두재의 국가간에 적

용될다는 점에 있는 바, "양국간이 란 단일한 국민이면서도 아직도 재조직

되지 많아 를일될 독일국가가 존속하지 많기 때문에 비록 행위수행 능럭

이 얼다할지 라도 전제 루일내에서 부분으로만 존재하는 국가간''(9)을 지칭한

다. 독일내 두개 국가간의 국적법 를제를 다루고 있는 l987년 lo월 2l일자

소위 테조(Teso)판결을 를해 연방헌법재 판소는 기본조약에 관한 판결과 언계 출

다음과 같이 강조하됐다 출 "기본법은 독일국민이 존속한다는 사실에 근거하

고 있지만 국민과 토에 관한한 서독은 및체독일을 망라하고 있지 를하다 零

동독은 기본조약 체결이 후에도 '독일의 다를 한 부분'이 며 들독의 법월도 곧

>독일 법될 '이다. 동독이 자유로운 자결권 행사를 를해 독일로부터 블 리

필때애야 비로소 동독에서 수행되 던 주권은 기분법의 찰점을 볼때 독일로부

터 이 탈될 외국의 주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될다M.

3 . 전체독일 국가의 토의 범위

기본 법 제ll6조에는 "l937및 l2월 3l일 현재 독일제국의 토"라고 규 정라

고 인다. 이것은 l @ 3년 가을 모 스 5 바 외무장관 회 담에서 결 정될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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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승국이 적국인 독일의 토를 소위 오스트리 아와 독일 수대텐지역을 합병한

l938및 이전의 독일지역긴으로 축소하기 위말 및이띤다. 즉 기본법은 전술한

바 있는 l터5년 6월 5일자 4대 찰톨국 선언애도 나z나 있는 이차 같은 연합

국의 사전결 정을 수용하 다 출 연방찰법재판소는 전체독일 축가의 토에 찰

한 견해표망시 매우 조심스런 차세를 친및다. 데조(Teso) 를결에는 독일국적

이 기출법 제ll6 I 조에 따라 l937년 l2월 3l일 를재 독일제국의 템토라 연

계될다고 기록되어 있다. 기본조약에 찰한 판결시 , 오데르강과 나이에강 이

를지멱에 대때서는 견해를 표명할 하등의 근거가 얼및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및법재찰쇼는 를방조약에 반대하여 l975및 7될 7일 제기될 위헌심사 소송

에 대한 찰길을 를해 전제독일 국가의 토문제를 다룬 바 있다. 연방헌및재

를소는 등방조약이 들부지 역 특일인의 기본꼭 권발을 칩해한다는 위헌소송에

대하여 "모스고바 조약라 바르샤바 조막에 대긴 비준동의 법를애는 제소인들

이 이기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기본권 로조및에서 상기지 역 주민들에게 불이

믹을 료래하는 효과좌 같은 것은 규정되어 있지 많다"고 판결하 다. 오데르

강과 나이때 강 동부지 역 역시 l937발 l2월 3l일 현재 국경받에 있및 다를 제

국 토라 마근가지 이며 종전시 연장글에 의해 찰및되지 많았다는 것이다출 소

위 포프담 협절에 있어서도 동부지 역를 M평화조약 제결과 더블어 토를제에

찰한 최종적인 결정이 있을때까지 유모적''으로 일부는 소련의 행정찰할과 를

란드의 행정관할에 출이게 되 다(io)는 것이다. 등방조익은 무력사용포기 를

구체화 하는 것으로 이해때야 할 것이며 동방조약에는 독일 료상의 지위에

찰한 여하친 결절도 포함되 어 있지 많다cl사는 것이다 準 이와 같은 방및으로

면방및템재판소는 동방조막을 오해해서는 안될다고 다출과 같은 헉심적 결를

을 내했다. "동방조약의 발료와 .더불라 오대르강과 나이에강 동부지 역이 독일

의 법적소속성이 나 주권으료부터 이탈되는 것이 아니고 를린이나 플란드의

토적 주권라에 궁극적으로 늘이는 것도 아니다".(12)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역관및권'(Gebietshohelt)과 '및료적 주권'(Territorial Souveraenitae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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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차이접이 찰결문에 자주 인용되었다.(13) '지 역관할권 '과 ' 토주권
I

이란 개넘은 국내법상 '점유권 '이나 '소유권 '과 같다. 예컨대 폴란드가 독일

의 동부지 역에서 어리한 형태로든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는 있있지만 최종적

인 규정이 제결되 기 전에는 이 지역의 지위에 대하여 여하한 결정도 할 수 없

었다 .(l4 )

4 . 재 를 일의 명제 (Wiedervereinigungsgebot)

기본법 전를에 규정되 어 있는 재를 일의 명제는 "자유로운 자결권 행사를 를

해 독일의 자유와 를일을 달성할 것"을 독일국민 전체 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출

기본법에는 정곡하게 "재를일"이 란 게 념이 등장하지 많는다. 이 개 념은 기본

법 찰를에 독일의 자유와 를일이 州달성"되고 독일민족에게 "민족적, 국가적

를일을 로전"하도록 함축적으로 요약 표및되 고 있을 를이다. 면방헌법재판소

는 이미 오래전에 기본법 전문이 정지 적 의의는 불른, 헌법적 의의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l5) 이와 같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주장은 독일공산당 금지조

치시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될직이 되있다. l956및 독일공산당 금지조치에 대

한 연방및 법재판소의 받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 "그밖에 를분에 는 법를적 내

용도 포함되 어 있다. 전문의 역할은 기본법을 해석할때 주의하지 많으면 안

필 절대적인 법적확인 과 법를로전 애 대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에 국한되 지 많

는다. 서독의 모든 정치적 국가기 관의 법적의루는 필분으로부터 파생되 는데 零

이로씨 료든 국가기 관은 독일를일애 전력을 다 할것과 아울러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을 수릴하고 목표수행시 현실성에 입각하여 이를 정지 적 행

동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16) 연방헌법재판소는 M어떠한 방법이 재통일을

달성찰에 있어 정치적으로 임당하고 그 목적애 부합하는지"(l7)애 대하여 독

일및방공화국의 정치황동과 관계되 는 기구가 결및해야 한다고 강조하었다. 연

방헌법재쓴소는 재를일 명제에 관한 구체적 내용출 해석하면서 다응과 같이

명시라고 있다. "소극적 인 측면에서 볼 경우 재를일 명제는 국가기 관이 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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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법적으로 방해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계 하고 있는 모든 대첵을 중지

할 것를 의미찰다". 이는 다시 정지적 기관의 각종대 책이 과연 재를일명제와

부합하는지 헌법재판소에 의해 겁토되 어야 한다고 귀결되어진다. 정치적 7 ]

찰에 대한 자유로운 심사는 재를일에 미치는 명향과 관련하여 의심이 가는 각

종7책분야에만 국한하고 있다. 피냐하면 판사는 정치 적 기구의 대책에 관

한한 재를일이라는 헌법상의 명제를 분명히 위반하고 그 대책이 어떠한 관

점에서 볼지라도 분명히 정당성이 없을 경우에만 위헌적이라고 판걸할 수 있

기 때를이다".(18)

연방헌법재받소는 기본조약에 관한 판결시 이와 같은 주장을 재차 확인하면

서 다읍과 같이 부연하있다. "독일 민족의 자유로운 자결권 에 근거하여 재를일

달성 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본법상의 법적입장은 포기될 수 업고 서독의 헌법

기 관 에 괴해 기본법에 부합되지 많는 법적기구는 만들어 질 수는 없다."(19)

5 . 특 일국 적

연방헌 법재판소는 l987및 데조 받결시 , 재블일 명제에 내포되 어 있는 를일

모전의무로부터 독일국적에 대한 최종적 결른을 간접적으로 구체화하고 이

받결시 및방및법재판소는 豊련군 접령지역인 동독지역의 한 외국인이 독일

국적을 취득하여 신분증을 고부받고 동독시 민이 될후 서독지 역으로 이주및을

경우, 등독시및권을 근거로 독일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로 부 터

글발하됐다. 비록 l9l 및의 재국국적 법이 득일연방지역내 독일국적에 관 한

표준적인 법적근거가 되고 있지만, 동 법은 신분증을 교부받을 것를 국 적 취

득의 구성요건으로 인정하지 많는다는 사실이 중대한 문제점이있다. 연방및

법재판소는 연방행정재활소의 견해와는 달리 이와 같은 동독거주 독일인을

독 일국 민 으 로 간주하및다. 판결내용은 다읍과 같다. "기본법에 포함되어 있는

재통일명제의 규범적 구체화이기도 및 독일국적의 로전명제(기본법 제 ll6조

제l항)로부터 동독국적 의 취즉행위 가 서독의 법률적 질서를 위한 공 공 질서 의

범위내에서 독일국적 취득이라는 법적 효과를 나타내는데 방해가 될 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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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를될다". 채냐하면 로전명제에 의해 독일국민의 동일성 이 유지되어야

하는 헌법적 의무가 따르며 이와 같은 로전명제는 곧 국재법적 자결권의 주

제(2o)이 기 때를이 라는 것이다 글

6 . 베 를 린

독 일문제에 관찰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베를린 문제 역시 개입시켜야

및다. 연합국은 각 지 역 사령관 예하의 4대 점령지역과는 별도로 베를린 을

4대국 점령지 역으로부터 분리된 공동 점령지 역으로 만들 계적이 는데 연합

국 관리위원회 의 소재지 로서 베를린 이 전독일 분제를 다루는데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를이 었다. 베를린 에서는 동서분쟁이 계속되 고 있있기 때를에 l 9

49년 4대국 점령지 역에서 2게의 독일이라는 국가로 재편되 있던 것과 같은 수

준으로의 점령군의 권한반찰이 이루워지지 못및다. 베를린에 대긴 4대국 점

령권을 전적으로 고려해야 努기 때분에 연합국의 유로조건이 존중절 수 밖에

없었다. 연찰국의 유로조건은 긴편으로는 연방정부가 '를치 '할 수 얼는 '대

베를린'이 기본법 제23조에 의해서 기본법 적용대상 지역이 되었다는 사실과

관련되 며 다른 긴및으로는 베를린 을 .서독의 주라고 선언한 베를린 주헌법 제 1

조와 관련이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법의 베를린 에의 적용은 연합국이 거부함

으로씨 좌죠되있으며 그 세부적인 법적상황은 매우 복잡하 다. 연방헌법재

판소는 이미 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그 기관 자체의 성격상 州기본

법은 점령 시대로 부터 유래하거나 오늘날까지 유효한 3대국 유로사항이 연

방헌법재판소의 재판될이나 z 법를적용을 제한카지 많는 한 베를린 에도 유표

하다"고 꼭신하고 있있다.(2l) 이와같은 베를린 유로사장으로 인리 과연 연방

헌법재판소가 베를린 과 관계되 는 법률문제를 다를 수 있는가, 그리고 있다면

과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수없이 논란된 바 있다. 연방긴법재

판소는 재판시 항상, 그리고 기본조약에 관한 판결시 , 서독미 기본법 제2 3 조

때 열거될 베를린을 포함긴 로든 주로 구성되씨 있다고 강조차 다. 다만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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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린주의 지위는 서 방강대국의 점령군 사령관의 소위 유도조건을 를해서 만 약

화되거나 제9절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및다 출 이와 동시에 베를 린에도 적용

되는 연망법은 - 서 방강대국의 견해와는 달리 - 계속적 으로 및방법의 성 격을

갖게 되며 때를린 주법의 성격을 갖고 및지 많는다고 하 얼다.(22)

그 리하여 연방헌법재많소는. 독 일 분제에 대한 판걸시 집령국에 대하여 독자

성을 입증하려 고 노력하 는데 이와 같은 판결은 곧 당연한 귀결로 평가필 수

있다. 피냐하면 베를린 을 포함한 독일에 대한 점령권의 정지를 를해 베를린

은 베를 린 법될의 귀속성 판단에 따라 실제로 찰 및한 서독의 한 주가 되 있으

며 서베를린 에 료력이 발생한 법를은 다른 연방주에 적용되 는 연방법과 동일

하 기 때 를 이 있다 출

7. 독 일를 일 과정에서의 연방헌법재받소의 판결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를일과정 에서 제기될 법적 불명확성 분제를 2번에 걸

져 처리하었다. l99o년 9될죠 8명의 기민당 . 기사당 소속 의딘들은 l99o및 8

월 3l일 를일조약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하 는데,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를

일조약에 명기되어 있는 가 입과 관 련되는 헌법개정(를일조약 제4조)으로 인하

여 연방의희의및의 공동결 정권이 침해를 받았다는 것이됐다. 위헌소송을 제

기한 의친들은 기본법의 개 정이 국제 법상 조약에 명기되어 있기 때분에 법를

안 제출시 를례적인 게징안 재출권 한이 박탈되 있다고 딘았다. 뿐만 아니라

소송제기자들은 기본법이란 헌법재정안을 를하여서 만 개정필 수 있는 것이지

서독과 동독간에 체결될 조약을 를해서는 재정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있

다. 위헌소송내용의 핵심은 를일조약 제4조에 규정되 어 있는 바와 할이 기본

법 제23조가 삭제됨에 따라 오대르 나이체 선이 폴란드의 서부국경으로 확정

및다는데 있및다. 연방헌 법재판소는 ''명 백한 근거가 얼다"는 이유를 들 어 위

를소송을 기각하얼다. (23) 헌법재판소 판사들은 연방정부가 를일조약 재4조

의 내용을 를일조약에 규정할 필한이 있다고 를결근거를 제시하었다.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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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근 거 란 바 로 기본법의 및문과 제23조의 재를일 명제라는 것이다. 또

딘방헌법재판소는 "독일류및.의 역사적 기회를 포작"찰 수 있는 장조적인 정

지 적 재량될이 헌법기관에 주어 있었다는 사실을 지 적하었다. 제소자들의 를

일조약에 관한 최종결정 및기 가처분신 청은 이유 없다고 기 각되있다 출

연방및법재판소는 l99o년 9월, 녹색당, 민사당(p暇), 공화당(Republikaner)

들이 제기한 기찰쟁송을 비롯하여 2건의 헌 법소될을 다루었다. 이들은 최죠의

전독 연방의회선거를 위해 개정된 연방 선거 법에 반대 , 칼스루에 에 있는 연방

를 법재 판소의 판사들에게 소송을 제기하었던 것이다. l99o및 8월 3 일 제 및될

연방선거 법에 따르면 선거지 역 전역에 걸쳐 단일한 5%이하의 의회 진출 차 단

조항이 적용되며 베를린 을 제외하고 그 어느 주에서 도 서 로 경쟁상태에 있지

많은 정당의 주공천 명단만 유호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선거 방법은 기

본 법 제2l조 제2항 및 제38조 제l항에 명분화되 어 있는 기 회 출등에의 권 리로

장에 위배딘다는 것이 될고들의 주장이 었다 출 및방헌 법재 판소는 동 일한 의회

진출 차단조항이 그 퍼센트의 높낮이 에 관계 얼이 동독에 있는 여러 군소정 당

들에게 부당으로 작용하며 주공천 연합정당 모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동

의하얼다. 그러나 선거협 약에 의한 재절법의 시행시림에 이미 대정당들은

"구동독지 역애 있는 자 매 정당들과 정당를합을 완료하 거 나 정당통합을 발표
' '

(24)한 상태 얼다. 고래서 연방헌 법재 판소는 일종의 "동 . 서독 지 역구분 차 단

조항''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 던 바, 이로씨 및합공천 명단 즉 정당간의 공동

명단 작성 이 가능하게 되 있다. 마 및내 및방선거 법의 개정을 를해 이에 부합

되는 규정이 만들어 됐다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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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r vokerrechtlichen Lage der Oder-Neisse-Cebiete, Bonn 1980 참조 출

14) D . Blumenwitz, a.a.O., S . 35 참조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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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l g
릴만 메이어 K

(Tilman Mayer)

l . 개 념

독일계적 (Deutschlandplaene)이 란 외교찰, 정부 또는 특정 유명인사가 행및

던 연설 및 국재희의에 재출되있및 자료로서 전체로서의 독일이 일정 기간

내애 특정한 채제 질서속에 정착하도록 하는 계획을 말한다. 독일계획은 독일

분제애 대한 특별한 답변 내지 해결책 모색으로 해석되 어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계적의 대상인 독 일은 분할, 점령* 분단되 고 국가연합을 형성하거나 재

를 일되는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안고 있있다. 독 일계적은 독 일 정책의 수단

이 될수 있고, 연합국의 독일에 대한 국제 정치 상의 도구가 될수도 있다. 그

러나 수많은 국제회 의에서는 독 일계획이 구체 적으로 제시될 바 없이 독일를제

는 협상의 대상및 되기도 該다. 따라서 득 일 게적이란 득일의 재및에 관한

구체적 제의를 답고 협상데이블에 올獸던 것을 의미한다 牽

2 . 역사적 분류

독 일의 내적 구성과 외적 결속에 대한 찰력 행사를 의미하는 광의의 독일

게적은 3o년 전쟁 및 베스트팔렌 평화체제로까지 거슬러 을라가 볼 수 있다 출

(l) 협의의 독일계획은 동 . 서간의 갈등의 시대와 관련된 것으로서 , 독일의

분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 " 독일를일 달성을 위한 모든 독 일계획은 고 내용과

사실에 있어서 일종의 독일이니서비브이다. 피냐하및 어떤 독일계획이라 할지

라도 독일의 상황을 극복해 로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를이 다".(2) 최포의

독 일계적은 제2차 세계대 전중에 형성되 있다 출

차 야콥 카이저 재단(Jakob-Kaiser-Stiftung) 독일분제 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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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연합국의 독 일계획

3 . 전쟁계적 및 접령계적

M세계의 분할"(3)은 i945년 2월 3개국 정부수반간의 얄타회답의 결과가 아

니고 연합국의 전쟁복표에서 파생한 것이있다. 세계의 분할은 곧 강대국간 협

력의 댓가 다. 분할계적 은 l939및 8월 23일자 리로이트를 몰로타우(Ribbe-

utrop Holotow)협 정과 더불어 시작되됐는데 히를러의 전쟁계획으로 인하여 독

일은 신속하게 분할의 대상이 되 있다 출

l94l및 l2월 스탈린은 처를으로 독일의 해채애 관및 제안을 편다. 즉 라인

란트와 바이에른은 득립국가.가 되도록하며 동 프로이및은 폴랜드에 념기고 오

스트리 아가 독릴을 희복하도록 하는것 이 그의 제안의 내용이 있다. 그러나 스

탈린은 l942및 2월 23일 "외국언른에서는 마치 소련의 군대가 독일민족을 말

살하고 독일국가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처럽 호도할 때가 많다. 그와 같은

것은 두말찰 나위없이 어리석은 거및에 지나지 많는다. --- 역사의 경헙은 히

를러가 왔다가 갈것도 말해주고 있지만 독일민족과 독일국가가 존속할 것이라

는 것도 발해 주고 있다."(4) 라고 공공연하게 선언하됐다

l인2년 처칠의 분할방 안에 따르변 남부독 일은 프로이 센으로부터 분리될 후

남부독일지 역, 바이에를 및 오스트리 아로 구성될 도나우국을 성립시켜야 한다

는 것 이 있다 출

l943년 lo월 도스고바 외상회의에서 유럽자를위원회 설치가 결의되었는데

동 위월회는 연합국가간의 협력을 로장하기 위해 각종 제안을 조정하는 것이

그 주임무 다. 또한 대독일(Grossdeutschland)의 해체를제가 주로 논의되및

는데 이는 곧 오스트리 아가 다시금 독립을 쟁취하게 점을 뜻하는 것이 다 출

l 9 4 3 년 ll월 28일부터 l2월 l일까지 데헤란에서 게최되 었및 3게 및합국의

제l차 회담중 각종 계획이 논의되었던바, 동 계적중애는 독일분할, 독일내 군

사기지 운 f 독일은 5재의 독립국가로 분찰(루프벨트)i 독일의 각 종족을 분

산(스탈린 ), 도나우(Donau)동맹체구성 (처칠), 오데르강과 나이체강에 이르 는

독일동부지 역을 폴랜드에 할양(스탈린 에 반대긴 처칠의 안)(5)과 같은 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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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연랄국의 독 일계적

있및다. 데헤란회담중에 나타난 이와 같은 구두 약정과 고려사항은 어떤

구속력을 갖춘 법적문서도 아니있으며 공식적인 결절사간도 아니있다 출

그러나 루스벨트 미국대를령은 한걸응 더 나아가 독 일 분할계적 에 동의하

다. 그에게 있어서 독일문제란 별로 중요성을 갖지 많았기 때를이 있다. 독

일문제 란 "강대 국 동맹을 위 한 접합제 임과 동 시 에 구 성 일로에 있는 국제 및합

과 같이 미래의 세계적인 강대국간의 균형체제 구축을 위한 촉매제州(6)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을 쁜이었다. 그래서 루스벨트는 l944년 9월 재무장관 헨리 모

겐소(Henry Morgenthau)의 공세 적인 독일계적 (모겐소계적 )을 지지하고 나서 게

되 었다. 독일은 농업국 수준으로 전락되어야 할것이고 자르지 역, 절레지 엔지

역, 동 프로이및지 역은 할양되어야 할것이며 라인지 역과 루르지 역은 국제적

인 관리하에 들어가게 되고 여타지 역에서는 2재의 자치 령이 탄생하도록 하는

것이 모겐소계획 의 골자 다 準

그와 반대로 이미 l944년 가을 崙럽자문 위릴회는 독일이 상기와 같이 분할

되지 많고 3개컴 지 역으로 분할할것 을 건의한바 있다. l9兆및 9월 l2일자 및

l944년 ll월 l4일자 연합국 정부수반의 의정서에 따르면 독 일은 l937및 l2월

3l일자 국경을 기준으로 무조건 항복과 함께 3대 피 절령지 역으로 분할하도록

되어 인있다. 베를린 에 대하여서는 특수지위가 부여되 있으며 소런에게는 구독

일제국의 사실상 질반에 해당하는 동부지 역이 양도되 있다. 각 지 역마다 l명의

연합국 최고사령 관을 두도록 하 으며 한게의 연합국간의 기구 인 사령부가 설

치 되 도 록 되 있다 출

l944년 ll월 l4일자 독일를제제제에 관한 협정에 따라 독 일의 최고를치 권 력

을 각 점령지 역 최고사령관과, "전체독일과 관게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및

합국 관리위될회가 찰께 행사하도록 하 다 출 연합국 관리위월희 는 군사, 정

치 ,경재 및 기타 문제와 관계되 는 독 일 및채에 관한 ''재적 을 수림"하되 해 당

연합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독일의 중앙 행절"을 감시하는 입무를 갖고 있있

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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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T린지 역에는 연합국공동최 고기관으로써 사령부 설치가 계적되및다. 이

와 같은 기관은 독일의 점령 죠기단계에 찰동하도록 되어 인었다. 후일의 추

진방향은 루일의 협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었다출

그 몇재월추인 i945년 2월 "3대국計은 를리미아 반도의 얄타에서 제2차 호l

담에 들어간다. 독일에 관한 동회담의 공식적인 권고에 따르면 다읍과 같은

계획 이 수립되 있다. 측 M독일로 하여금 두번다시 결코 세계절화를 교란라는

상태가 되지 못하도록 각열히 유의 할 것M이 동 내용의 -골자 다. 독일이 또

다시 세계 평화를 위태롭게 하지 많기 리하여서는 독일글 비무장차고 독일군

참로 부 를 tT 구히 궤멸"시 키며 산업에 대한 철저한 감시, 진범처벌, 로상, 나

치조직의 금지를 비를하여 독일을 점령하고 감시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 있다 .

프 랑스 절부에게 제 4의 점령지역이 부여되 됐으며 및합국으로서 공동참여하도

록 기 회 가 부여되 및다. 이와같은 선언에는 그때까지 만 해도 아직 '협럭과 6]

해.라는 정신으로 접철되있다. '전체로서 의 독일'은 릴령지역으로 분할되 있으

며 연합국이 독일전제에 대한최고권력을 장악하 는데 폴란드는 사실상 l 9

45년 2월부터 독일의 오데르-나이 때지억을 법를상 를란드화하기 ll작하 있다 출

l945 년 6월 5일 연합국은 f독일에 대한 리고 를치딘력'을 인수하 음을 공

고하면서 이와 함께 '독일의 합병'을 될하지 많는다고 선언및다. 연합국 관

리위될회는 T전체독일 에 찰한 결정사찰'은 오로지 만장일지 에 의해서만가능

하다고 재차 확인하면다 구

강대국의 권력적, 체제적 적대감은 그때부터 '독일 이라는 고깃덩어리'를 둘

러찰 부쟁이 되어 버렸다. 그 이래로 강대국간의 재제적 적대감이 대두되 었는

바 , 그 이유는 l945년 8월 2일자 포츠담 협정중 제 朧항에서 폴만드로 하여금

- 평화조약이 궁극적으로 체결한때까지 라고는 하 지 만- 오대르-나이및선 &l

동의 T구독일지 역T을 를치하도록 규및하얼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동협정 제

x린랄에서 트루만 대를령과 스탈린 , 애를리 는 이와 랄은 동부지 역 등지로 부

터 ll독 일주민과 독일 주민의 재산를 인수할 것"에 서명하었다. 그 결과 독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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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연합국의 독 일계적

인의 추랄이 결정되 었고 국과 미국은 불른 소 련의 독 일계적의 일부가 되어

버찰다. l945딘 이후 피점링 독및.지 억에서의 정령국간 상호아익 상충은 i945

년에 이미 연합국측이 분단 계획을 포기하 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분단계적 이

목표인듯이 로여및다. 그러나 독일을 점 하기 이 전의 군사적 합의가 곧 패

및 적국에 대한 점령이후의 정치 적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 었다. 이와 같

은 연합국의 합의점 모색 불능상태의 댓가가 바로 독 일의 분단, 즉 군사적 점

령지 역이 정치 적 . 이데올로기 적인 된 력수행지 역 및 향 력 행사지 역으로 굳어

져 버련출을 뜻하게 되 있으며 나아가 이로부터 2개의 국가가 생겨나기 에 이르

했다 .

4 . 전후 계적

연합국에 의한 독일분단이 라는 조건에 따 라 전후시대의 독 일계적 은 모두 독

일의 국가적 를 일 달성을 그 목표로 하 다 출

전 쟁 계 적 과 는 달리 독 일계획 에 는 더 이 상 전 쟁 정 책이 나 외 교 정 책의 직 접 적

수행기 찰과 같은 것이 수반되지 많았었다. 독 일이 항복한 이후의 독 일제적은

합의 정 모색 가능성을 위한 구체 적인 조건을 료여주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와 같은 합의 정은 전승국이 독 일에서 군사적 으로 협 력한 이후 정치 적으로 도

달할 수 없있던 것이기도 하됐다. 제 입스 번즈(Jaines F . Byrnes)미 국무장찰

이 l인6및 4월 29일 제출한 4대국 조 약 조 안을 비를하여 외무장관회 담을 위한

재 안과 l946년 9월 6일자 류트트가르트연설 에서 전후의 독 일계적중 가 장 방대

한 재적이 개진되 었다. 이 계적중에는 무장이 해제될 독 일, 독일의 중앙정부

구성을 비롯하여 최종적으로는 독일의 절치 적 를일과 갈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계획은 4개 점령지 역의 중 림화를 암시 하는 것이기도 하됐다 雌

번즈장관은 류트트가르트 및설을 를해 計독일 이 장기패가 되거나 독 일이 동 譽

서 간 군사적 권 력루 쟁에 참여라도록 희 망라는 것은 독 일국 민의 이 익이나 세 계

정화에 전른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및다. 이로씨 번즈는 독 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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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아를 카이저(Jakob Kaiser)가 주장하는 를선을 표방및던 것이다 출

버 7 할 찰

은 앞으로 출범하게 될 독일정부가 각주 수상과 4대 점령지역의 고위 공무될

으로 구성되는 국가이사희 (Nationalrat)로 조직되 기를 될및다 출

번즈장관은 동부독일지 역의 주민 이동에 관하여서 는 단순한 분할 가능성 모

색이.라고 평가절하하려고 라 던 반먼, 자르지 역의 프랑스할양에는 단연코 받

동 하 및다 출

l946년 7월 lo일 몰로토프 소 련 외무장관은 번즈 미국무장관의 조 약조안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 다. 몰로토프는 4o년 간의 독일의 비무장롸를 제 안하면서

독일문제 결 정의 기본될 꼭으로서의 얄타회 담 결절사항과 포츠담회 담 결정사항

을 거른하었다. 그는 전쟁 배상문제가 해결되 어야 할것이며 소 련점령지 역의

민주화가 전독일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있다. 만 일 한개의 독 일정부가

구성될다 할지라도 과연 톨일의 새로운 정부가 어떤 를선을 취하며 과 연 신

뢰할 만한 절부가 될를지 검토하기 위하여서는 몇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

이 그의 견해및다. l키6년 9월 l6일 볼로토프는 번즈가 행한 류트트가르트 연

설에 대하여 답하기 를 플란드의 서부국경 은 거의 모든 점을 고려한 조지 일뿐

아니라 상호 동의하에 현재의 방식으로 고정된 것이므로 이제는 평화조약 체

결을 위한 형식적인 분 안 작성만이 필요하다고 주장및다 출

l947년 3월 lo일부터 4월 24일까지 재최되 었던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다시금

독일에 대한 평화로장 재획상의 협 력문제가 주요의제로 등장하 다. 베 빈(Be-

vin)계획 을 포함한 연할국의 제 안에는 다음과 같은 게획이 포합되 어 있었다 구

앞으로 지 방분권 화되고 양될제 의희로 구성될 독 일정부가 조 직필것, 독 일경제

는 전쟁배상 지불을 위하여 계속 운용되 어야 할 것이지 만 군비증강 잠재 력이

배제되 어야 할 것 등이 그와 같은 재차이 있으며 , 그외 에 각 블야애 걸친 민주

화. 로를 . 정등 . 직접 . 비 선거권애 입각한 선거제도, 및합국 장독위핀 회의

독일 정부에 대한 확고부동한 임무, 그리고 및법 조안작성과 잘근 것를이 계

획되어 있기도 하 었다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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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프랑스 외무장관은 정지적 를일과 겸제 적 를일을 책임질 독일정부의

구성은 ''시 기상조"라는 견해를 표명하 다 準

또한 미국과 명국은 독일 동부지 역의 폴랜드화를 규정및및 포츠담회 답의 결

정사항이 어느절도 수정되 기를 바및다. 소련은 이미 기정사실 이라고 하며 이

를 반대 하 었다 찰 l947및 4월 州 일 소련정부는 독 일콘체를, 카르텔, 신디체이

트 및 트러스트의 정리를 제안하면서 독일에 대한 엄격한 토지개혁, 소련 참

여하의 루르지 방에 대한 특열한 감독등을 주장하기 도 하 다 諒

그러나 이 회담은 위와 같은 요구조건 때문에 좌절될 것이 아니라 독일 중앙

정부에 대발 향력 행사를 특별주문 사항으로 제기한 프랑스측의 주장을 소

련이 거부함으로씨 좌절되 고 말았다 출

. 미 공동점 령지 역(Bizone)의 설치 , 마샬플 랜, 상호봉쇄 , 소련점령지 역

과 전 동유럽지 역의 소비에트화로 인하여 향주의 여하한 계적도 실현성이 없

는 단순한 선 언에 불과한 선전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계획과 및

실간의 간격은 림점 커져가게 되띤다. 잇따라 개최되있던 l947년 ll월 6일 -

2 2 일간의 런던 외무장관회담 역시 실패해 버리고 말았다. 연합국의 공동 정

책 모색실패는 곧 독일의 분단을 의미하는 것이있다. 독일의 분단은 결국 비

스마르고 제국의 나머지 토위에 2개의 독일이 라는 국가가 탄생되 는 결과를

딘고 말 았다 출

스탈린의 l952및 3월 lo일자 각서를 위시한 그후 수차례의 대서방 제안은

l95l년의 독일내 자유선 거 실시와 관련한 독일을 비를한 국제 적 논의에 대한

답변으로서 , 그리고 l952및도의 서독의 북대서양 동맹체제 가입을 저지

하려는 기도로서 해석되고 있는데 이 제안들이 얼마나 진지한 것이 던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출 고럼에로 불구하고 이와 갈은 것들은 독일내에

공산주의 국가가 안정되 어 버린 이후 처음으로 전재 독일에 관하여 다시금 협

상을 개시찰 태세를 료여주 있출를 의미하는 것이 및다 출 연합국은 독 일문제때

관긴 몇차례의 를정를 교를라기 는 하 지 만 고와 같은 를첩은 더이상 새로운

독 일계적를 제시 하지는 많및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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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를첩교찰은 서부독일지 역에 있어서 도 독자적 인 독일계적 을 수 릴

하도록 유도하 었는데 그를에는 소위 "플라이 더러(Pfleiderer)계획"이 란 것이

있다. 플라이 더러는 동부와 서부에 일련의 군사기지 설치는 리용하면서 도 독

일의 대부분출 중림화 할 것을 구상하었다 출 야콥 카이저의 '교량 역찰 방안
f

및 쿠르트 류마리의 민족 적 사 회주의에 의한 '제3의 길 '과 같은 것도 서 부 독

일의 독자적 인 독 일계획중의 실례에 속한다.(8)

국제 적으로는 서 방측을 대표하는 l954년 l월 29일자 에 및(Eden)계적 이 있

다. 에및계획 에는 독일를일과정 에 대한 다음과같은 제 단계가 포함되 어 있다 를

즉 독 일전역에 걸친 자유선 거에 의한 국민의회의 소 집, 헌법제 정 준비 및 정

화조약 체 결희의 , 헌 법의 채택, '전독정부'의 구성 , 릴화조약의 체 결 등 이다 零

몰로토프는 에민계획 에 대하여 선거 수행상 연합국측의 지나친 명향력 행사

로 전독절부가 서독정부의 국제적 권리와 의무에 기속되는 점 등을 거를하면

서 비판하됐다. 이에 따라 서 방국들은 전제조건 얼이 그 어떤 단 안을 내리지

못한재 및독정부라는 방안을 포기해 버리고 말았다. 이와 동시애 서방국들은

독일대표들이 선거 감시 절차애 참여하는것을 수락하 다 린 l954년 2월 4일자

몰로토프의 독일계적은 l952발 2월 lo일자 스탈린 각서로 로완되 었던 것이다 를

독일에 대한 몰로토프의 제2차 제 만에는 독 일 및방의희와 동독의 인민의회를

비콧하여 '민주적 단체의 찰범한 참여'하에 전독정부가 구성될 것이 계적되어

있엇다. 독일의 양대정부가 병합하리라는 소련측의 기대는 인구수에서는 를

를, 선거의 합법성 이라는 면에 있어서 도 결코 실를될 수 얼는 것이기도 하

다. 즉 소련의 입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있다. 그러나 히를러제국의

유산중 일부로서의 제3국인 오스트리아는 l955및 5월 l5일 국가조약과 더불어

를단되지 많은 상태애서 독릴을 .달성하있다. 오스트리아 국가조약에서 독일

이 자주 거른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는 국가조약체결 이후 찰전히 독일계적

대상애서 제 외 되 게 될 다 출

l955딘 7월 제네바에서 개최될 외상회담를 를해 결국 독 일문제의 저 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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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독일계획 대신 동 . 서 정책에 있어서 의 안로문제가 중심의제로 등장하게 되

자 다시 한번 논 쟁의 대상이 되 및다.(9) 중유 럽내 비리지 대의 설지 계적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독 일 계획에는 아무런 변화가 뒤따르지 많및다 찰

그후 수 년간 연합국의 입장에는 아무런 본 질적 변화가 없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독일이 라 는 무대위 에서는 독 일계획 이 또다시 논 의 되 기 시 작하됐다. l9

56및 3월 l일 에리히 멘데는 재통 일 계적을 제시하었으며 l956및 l2월 3o일

발터 울브리 히트(Walter Ulbricht)는 국가연 합안을 제시하됐다.(lo)

및련은 l952및 과 l955년 에 이어 l959및 l월 lo일 펑화계적 에 입각한 포괄적

인 독일계적을 다시한번 제기하었다. 豊련은 독일이라는 재념을 국제법적으로

단순하게 2개의 독일국가로서 이해하고자 하있다. 이와같은 '독일 '은 4대연합

국이 각각 목표로 하고 있는 여차한 군사동맹 에도 소속될 수 얼는 것이지만

미래에 다가 올 공를될 '유럽 안로체제 '의 주제가 되어야 할것이라는 것이 그

안의 골자 다. 독일은 정화조약 제결과 더불어 북대서 양 조약기 구와 바르샤

바 조약기 구의 의무수행으로 부터 해방되어야 할것이며 독일은 독 일 동부지 역

에 관련되 는 모든 권한과 법적 권한 및 일제의 길리주장을 포기해야 할것이라

는 것이 또한 상기 주장의 내용이기도 하 다. 상기 내용중에는 료한 오스

트리아와 찰련될 특정 정당과 단제의 금지, 독일과의 국경검토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 다 출 조한 폄화조약체걸 l및후 '독일 '내 모든 외국군은 절수

해야 하며, 독일은 막대한 손해로상을 지불할 의무가 었으나 전쟁배상을 수행

할 의무는 없다는 것 등이있다 출 및련의 독일 계획은 독일이 새로운 국제법

주체임을 전재로 하는 것이었던 바, 서방측은 이를 인절하지 많았다. 그

러나 및찰의 계획은 독일를재에 대한 새로운 해결 가능성이 .여기저기 대두되

게 하었는 바, 그중에는 i959난 3월 i8일자 ''사민 당의 독일계적"(ll)과 갈은

것이 있됐다. 사 민당은 독일계획을 를해 독일를재를 동 . 서간 안로정 책과 연

계시 惡다. 즉 사민당은 중유럽 및 중 . 동부 유럽내에 하나의 긴장완화지 역을

설치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 지 역내에.서 법력이 철군하는 것를 지지및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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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은 당시 재를일을 위한 제l자 단계로서 동일한 출자로 구성될 전독회 담을

재죄찰 것도 지지 및다 를 서독과 동독에서 각각 절긴의 회될으로 구성되 는 전

독의회 자문위 를회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과임의 마지막에 선거

가 실시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계획은 및 련 및 사회주의를일당(sED)의 입장에

매우 절근하고 있을을 의미하는 것이 었다 찰

국제적 차될에 있어서는 및련의 계적에 대응하여 l959및 5월 l4일자 헤르터

(Herter)계 적이 발표되 있다 출 헤르터 계획에 따르면 서 독 대표 25명과 동독

대표 lo명 으로 "공동위될 회"를 구성하되 , 위월 3/4의 동의로 의사가 결의되도

록 하고 있었다. 동 위원회는 될독총선을 개최하는데 합의해야 하며 이 계획

은 재를일과 유럽안로라는 맥락속에서 구성되있던 것이다. 최종적으로 독

일과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하며 동 위될회가 선거법을 기조하여 야 할 것인바 t

동 선거법에 따라 양독지 역에서 각각 전독의 회 구성을 위한 선거가 실시되도

록 하고 있있다. 이와 같은 전독의 회는 전독헌 법 작성을 위해 진럭해야 할것

이며 이와 같은 헌법을 를해 구성될 전독절부는 독립성을 가저야 하고 동 정

부하해서는 베를린 및 전체독일, 재를일 , 정화조약채결, 연합국 군대와 관련

한 연합국의 권리가 제한되 도록 되어 있다. 궁극적 인 평화조약체결은 전독일

을 대표하는 정부와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었다 출

5 . 결 른

독일계획은 l959년을 기해 더이상 제기되지 많았다. 베를린 장및으로 독일

의 분단이 굳어지 게 되자 독일 게적은 유토피 아가 되어 버識다. 재를일을 위

한 글로츠캐(Globke)게적(l2)이 나 사회주의를 일당의 독일계적(i3)과 같은 것

들은 더 이상 국제적 토를과정 애 아무런 향력을 행사하지 못및다 를

l 9 6 l 및 이후 현상이 고착화되 어 및으며 긴장찰화 정책과 더불어 일종의 '정

상화'가 추진되었는대, 이와 같은 정상화만 독일계적이 존속되 었있더 라면 의

문이 재기되및를 수도, 지장이 조래절 수도 있면을지 도 모를다. 실현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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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언합국의 독 일게획

특일.계적 이 될.핍되어 있었다는 접 역시 독 일 국내에서는 물른 국제 적으로 독

일.계획이라는 간르를 결국 블를없제 박들어 버리고 말만다 출

그러나 8Q긴대의 도래와 함께 들랄하기 시 작 7 긴족적 를질성 문재플 둘러

박 서독애서의 토른은 다시급 이 재획를의 내튜이 ?딘되 도록 ?들었다. 하지

박 l989박 가를 독및. 혁템의 결과 *2+4>희 답를 를해 비로소 독일를일이 달인

절수 인계 되 었다. 독 및과 근합국박의 회답이 글속히 긴치되는 과절얘서 규

및에 인매 박 독 일 재획이 만 더 이살 필요인이 없게 되어 버렸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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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l 고 9
요 셉 포 르 쉐 포 트 f

(Josef Forschepoth)

l. 독 일를 일에 있어서 국의 의미

득 일를일에 있어서 국의 의미는 재2차세게대 전의 전승국으로서 , 로호국으

로서t 독일 및 서때를린의 동맹국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출

미, 로, 불과 함께 국에게도 독일분제 해결애 있어 결정적인 역할이 주어졌

다. 재2차새계대전의 료든 전승국의 동의 없이, 즉 국의 동의 없이는 독 일

의 재를일은 불가능하 다. 지난 45및 간 팀국의 대독일 정책은 국의 외교정

적, 안로정 책, 국내정책 특히 경제적 인 여건에 의해 좌우되 다 를

제2차세제대전후 독일분재 취급에 있어서 국의 의미는 오랜기간를받 과소

평가되 있다. 과거 국의 를서를 재검토한 결과, 제2차새재대 전 이후 독일 및

구라파의 신질서 수릴에 있어서 국의 멱할을 새로이 령가하게 되됐다. 豊련

과 비국이 제2차세계대 전 이후 강대해지 고 국은 이에 반해서 급격히 쇄락함

으로써 국 외교정책이 당분간 마비되기도 하 지 만 늦어도 l946및죠부터는

외교정책 입안자 및 집행자들은 더한층 강화될 외교활동을 수행하 다. 냉전

형성기 와 동 .서득의 건국시에 국은 중요한 역할을 하 다.(l)

독 를재에 있어서 국의 태도는 . 료 관계 및 . 미 관계에 의해서 결

정적으로 좌우되 띤다. 3대 서방연합국의 가장 약한 파트너로서 국은 전쟁중

에 이미 전후시 대를 위한 구속력 있는 협정을 채결하는데 찰심을 가지고 있었

다. 공동으로 바워 독일을 이긴 전승국들은 독일을 공동으로 점령, 를치 , 통

제하게 되어 있있다. 독일이 를일국가로서 재속 존속하느냐 아니면 수게국가

로 분할될 것인가는 자후의 문제 다. 국은 비를 외무성이 독일을 를일국가

* 윈스터(Muenster) 시민대학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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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잉국과 특일통일

로서 당시의 국경단대로 계속 존속시키는 것을 희랄및지만 두가지 가능성을

모두다 검토편었다. 길핀적및 것은 전승3재국이 독 일분제 해결얘 있어서 대등

한 지위블 갖는다는 합의에 도밭및다는 사실. 이 었다 차

독 일의 토 재곽절 에 있어 결절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l944및 l월 l5일

국측에서 구라파 고문단의 근합국 기획회의에서 제시한 재적근이었다. 동 재

적 안은 독 일을 3게의 집템구역으로 분할하는 것이있다. 동 게적얘는 로련 접

령구역과 서방국 점령구역 이 표시되 어 있었고, 그것은 결국 4o딘 를단이 나 동

독과 서독의 컴계가 되 얼다. l944년 9원 l2일 및, 豊 , 미 3국 대표들은 동 재

적을 수락하기 로 합의하 다. 독일은 점림구역으로 분할하는 것 외얘도 동 재

획은 베를린을 3게 구역으로 분할하고 하나의 연합국감독위인희(Kontrollrat)

를 릴치 , 들 감독위될 희가 독 일 근지 역에 대하여 책임을 지 도록 하얼다. 핀승

국들이 자국의 접템구역 뿐만 아니라 타국 점령지 역애도 군대를 주둔시 키고자

긴 인국의 글를절 핀계적 만은 료 ? 의 박대로 실현되지 출하 다.(2)

구주대즉의 대 박활기 에 인국출 자 # 의 독일. 인책과 관런될 여러가지 희 망

를 ? 후 독일문재 처리계적으로 제시하 다. 우천 여타 박합국 2국(미 . 블)은

군사작근 글길후 독일에서 조속 철.수하는 대? 및국애게 구주대즉의 ? 절서

수 림를 위긴 핀한를 위 임하는 것이 얼다. 로린이 박를가도룰 밭려 로련군이 라

있찰 너터 지 역까지 접절하여 零국애재는 근추애 점컴지 역얘서 철수하지 나 많

을까 하는 우려가 점증했다. 따라서 이를 사 전얘 봉린하는 일이 필요인다. 전

승국의 블합 그리고 전후 대딘국의 를 일이 유지되지 많을 경우애 대비한 독 일

분할안이 대만으로서 제시되었는 바, 동 대만은 l944년부터 l945및 간 총참로

본부 및 군수사렇부에서 고려한 것과 같이, 적어도 豊 련점령구 역이 아 닌 독 일

점령지 역을 조속히 군사적 , 경제적 으로 서방국에 를합시 키는 것이언다 零

그러나 이든(Eden) 외신은 이러한 대 안에 결 연코 핀대편다. 이든 외상은 명

국이 글전이후 로련과의 협력을 계속 희망하지 만고 있으며 , 자될의 경제 럭과

관련 독일임잭를 조인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및핀에 대할하여 독일을 서구블록

에 를합시키려고 r 다 는 긴할를 주는 것애 대하여 절고하면다. 이든 외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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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국과 독일를일

"딘할천 를 분할하는 것과 같은 일를 도모하기 이 친애 독일를제 처 리얘 있어

서 친합국의 단할출 위해서 딘글적긴 는력을 해야긴 한다" o ) 고 말및다. 천

스턴 처절 수할의 피가에 의하핀 2차대 친 이후의 零설은 핀반대 다. 및단 주

재 笠간대사와의 회답에서 처 절 수싫은 "구혀 그 내막을 알 수 없는 절의랄

막 이 취 벡(Ruebeck)에서 트 리 스데(Tri es t e)까지 구라 파 를 가로질 러 쳐 편다
' '

고 비판및다.(4 )

2 . 독 일의 토로전이 냐 분할이 냐

. 豊 관게는 l945딘 료부터 급격히 악화되 및으며, 미국은 . 및 를계에

서 국零를 들지 많인다. 인국에서는 "련국이 긴점으로 ?.!하여 재 정 . 경제 적

으로 어려워서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 미국이 대 업제국에 대만 출포증출 갖

고 있으며 , 국이 대 업제국의 이 익를 수조하기 위해 미국의 지천에 찰적으로

의 존하지 는 많는다는 것를 및 근이 찰고 인다" 는 것 출 점차 찰게 되 띤다.(5)

인국이 추구및던 패천주의 적 국가이 익은 독일문제 처 리과 절에서 계속적 으로

침해되어란다. l인5긴 여를 근를국를이 독일분제를 협의한 포츠담회 답 결과는

할단히 인글적 이면다. 단합국?의 관계악화는 실제 적으로 오데르-나이제긴 이

글지 역출 분랄하고 여타 독일지 역를 서 만측 및 공 r 딘 업측의 임찰핀으로 나눔

으로씨 y 반지절 수 인었다. 특히 업국이 가승아파한 사설은 포츠담회 담 합의

사할이 미 . 및 ? 의 재차협할에 의하여 지켜됐다는 사일이다. 미국과 및련은

동 회답결과를 를의하든가 아니 면 이의를 제기합으로씨 회담전체를 결 렬시 릴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긴택가늘한 대 안들 앞에서 그들은 마침내 포츠답회 답

에서 득 일 분 단 결 절에 글 의 諒다.(6)

포츠담회 답 길의의 인찰, 특히 독및. 점령지 역간 길제 력 글합를재 처 리가 포

기절으로치 국의 만로이 해는 실 질적인 상 황 ? 화 애 종속되 게 되 및다. 및련은

임국, 구라라, 서랄세계에 대긴 위험요소로 점차 부각되 었다. 인국만이 출로

l945근부터 46딘긴 禁 ? 의 위협으로 인는 긴글국의 위기살장애 대해 주장할

를이 있다. l린5근 여를부터 는를할 할부에 의해 추 딘되 었박 박및친 인책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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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엉국과 특일를일

혀 논관이 업었단 것은 아니지 박 긴로련 책은 점차 지지 를 얻계 되 었다. 긴합

국과 공동로조를 취하는 절책을 고수하는 것은 이와 찰런될 늘은 인재 적 . 정

치 적 및가로 긴하여 딘국얘서는 매력출 띤면다. l956박 5될 국정부는 " 포

츠담 채재하의 찰 정잭을 계속 유지 밭전시켜 나갈 것긴가 아니면 이를 포기

하고 독 릴적으로 업국 자체의 이 념에 따라서 여타 서 망지 역에 우리의 자채구

역을 절 정찰 것 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차게 되 었다.(7)

l946년 7월 lo일 때 긴(Bevin) 외상은 파리 외 상회답얘서 처읍으로 국의

입장을 반 하는 위협안을 내늘았다. 그 다읍날 재임스 번즈 미 국무장관은

미국의 점령지 역을 독일의 른일경제천 재 찰및를 위해 여타국의 점렇지 역과 를

합하는 많을 내늘 았다. 이에는 인국만이 t싫및다. 업국은 를 미국안을 료련

점령구역과의 를합은 를가를하다는 조긴하에서 승 긴및다. 업국과 미국의 점템

지 역을 통합(소위 Bizone)하는 것은 및국의 독 일절책얘 있어서 국를 지 금까

지의 긴후 독일. 리책할의 고릴으로부터 를어내는 결인적인 들파구를 의미핀다 찰

l946년 9될. 5 일 체 결된 2 게 접 템지 역(Bizone) 협 찰의 가 랄 를 장 절은 국측

의 관 점에서 로긴 정제 적 7 촉 ? 에서 로다 인지 리핀 측 y 에 서 간및다. 미국과

및국의 접 령지 역을 존합함 으로치 독출.에서는 근서 찰국가 찰설을 위 한 결 핀 적

인 첫결출이 내및어릴다 출

3 . 국 . 서독 관계 발전

l946년 여를 이래 및국의 독일절책은 결과적으로 서 반국가근의 결속 및 독

일문제애 있어 료련과의 협 력거부로 요약된 다 . 국의 정가애 의하 면, 구라라

는 2차대 근으로 긴하여 너무 큰 희생을 치루띤고 철저히 피폐되 었다. 독일을

포합한 어느나라도 자긴의 힘으로 다시금 구라파 혹은 긴새계애 위협이 되는

일이 및을 것이라고 국은 내다로았다. 독 일이 하나의 단일국가가 되어 도 더

이할 구라파에 위협이 되지 는 많을 것이나, 豊 긴피 딘향된 아래 있는 독일국

가 측은 그 를일국를에 의근 위협를 예살및다. 독 및이 중 립화찰 핀우 그러한

가는인 은 박혀 배제할 수 띤으므로 글릴차된 를일독일. 국가관에 대해 절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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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출부터 결사 많대편다. 이와 관련 l@ 8및 프리안 로버트슨(Sir Brian Ro-

bertson) 딘국 점령군 사림관의 주할이 나, i953단 인스박 처일 수상이 주란했

단 관툴도 딘혀 박화가 업있다.(8)

독 일이 죠련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를 지속적으로 반지하기 위해서는 서

많국 점령지 역에서는 가능 ?한 신속히 서찰지찰적으로 긴실한 경제건설, 딘주

주의에 입각? 연발국가를 창및하는 것이 필수 적이 었다.(9) 독일은 스스로가
)

전승국애 의한 점림체제의 극복 및 서 밭세계에의 동등만 찹여 이상으로 바라

는 것이 없었으므로 인국 긴들의 관 접에서는 독 일딘들의 손상될 자존십을 이를

하여 독일인들을 서방새제에로 확실히 템입시릴으로리 독일인들의 주것회복

소될출 들어주고자 하 다. 이 러 ? 바탕위애서 5o발대, 린년대의 . 서독 관

재가 찰친되 어 란다. 서독의 서 방세계 및입과 관친함 모든 조처에 대해 인국

은 찰인의 뜻를 표했으며 . 국및 의 독일단에 대라 적대갑은 해소되 었고, 마

칩내 인재 . 군사 . 절치 적인 9에 서 및출 만한 파트너가 되기애 이르련다 출

및국은 긴할유지 (Status quo)의 ?정화정책를 추구하박서 활인에 사로잡히

지 많았는 바, 이로 인하여 포츠답회 담 이후 업국은 오대르-나이체강 이글지

역이 구히 플 ? 드 와 료핀에 귀속하게 된다는 확익을 가지게 되 있다. 서 찰3

게국 접할 최고할국자가 l95o단 큰라드 아데나워 조대 서독수할에게 로딘 서

한에서 독일이 재를일을 하더라도 오데르-나이베간 이글지역은 길조 독일의

토가 되지 많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있다. 이것은 서방국들이 그러한 것은

공공연히 말를다고는 를 수 없으며 실제로는 그 만대이 다. 즉 서독의 국내정

세를 고려하여 국 분만 아니라 미국절부는 6o년대 발까지 오데르-나이 에선

을 글른딘히 ?)인하는 것을 자제하및다. 를 천게긴은 절화조약 제결에 이르러

서 야 최종적으로 확 인되게 되어 있었다.(lo)

독일의 재를일 이 독 띤의 중립화라는 댓가를 지르고서 야 가능한 일이얼기에

강대긴 독일의 재린절은 국의 이해찰계와 부합되지 많았다. 독일문재에 인

어서 하나의 해절받식른 어렵게 할싫될 구라파에서의 세 력춘임출 천사리 파괴

찰 수도 띤및기 때문이 다. 독 일문제피 미해결은 독 일과 구라파에 있어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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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 토적친 현상유지(Status quo) 상태를 안정화시키 는 중요찰 억할을 하있

다. 강대국으로서의 업국얘게는 특히 할후 린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애 죠란과

냉할상활에 대할하는 것은 바로 생존과 직결되어 인띤다. 미국과 豊린? 의 타

협은 항상 국이 익의 희생을 료래및다. 豊련과의 대결 이후얘야 미국이 독일

및책과 구라파절 책에 있어 강릭긴 찰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바꾸

어 말하면 5o딘대 죠반부터의 국의 7!랄찰화 는력은 미국 도하의 강력한

블록형심 얘 역호과를 내게 되는 새로운 위헙도 있었다. 및련과의 첨예친 대립

에 있어서나 긴할찰화에 있어서나 국은 결정적인 역찰을 하 다. 냉진과 긴

장찰화는 모두 업국의 이익에 부합하얼 던 것이다. 이러할 절책의 긴재조된 및

결과는 독일의 인토적 일, 절지 적긴 t찰유지 (Status quo) 즉 독일분단의 불가

침인이 었다. 이러긴 배경하에서 업국이 일련의 대외 정책과 관 친만 이니서 터브

가 항상 독 . 찰재의 악화를 료래하게 될 점출 파악해 로딘 명뻑해진다. 이

러? 절책은 l953딘 처 일의 ? 간될화글세 또근 l955년 이든 외상의 군축재획

l959년조 해를드 맥릴만(Harold Macnillan)의 豊련방문 등애서도 드러난다 출

l963른 야할 는글할의 긴 임 할수가 항상 주장해왔던 를독 승 인이나 오대르-나

이제선 인절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절 수 있다. 따라서 브란트 면천 이래 서

독의 독 일징책 및 글방정 책은 및국에서 큰 활 을 받았딘 것이다. 이제는 독

일인들도 국이 2차대전 종전후 추진해왔던 현상을 인련하는 바탕위애서의

독 일정책, 동방정 책을 추 진할 의사와 능력을 구비편 던 것이다 출

4 . 국 . 동 독 관 재 발 전

인국과 동독관계는 특히 3가지 요소에 의해 걸절되 띤다. 및재로 서독에 적

용된 것들이 동독애도 적를되 었다. 즉 2자대 전 전승국들의 권리와 책임이 정

화조약 서명시까지 베를긴 과 및독일 에 부제?적으로 존속하 다. 둘때로, 동

독에 대한 염국의 외교딘책의 적른범 위는 서독의 이해관재애 대한 고려로 인

하여 제박되 및다. 세때로. 띤국과 독 일관계의 싫격과 범위는 각국의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전만적인 튜 . 서 관계 만황에 의해서도 좌우되 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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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의 전독일 에 대한 단독대표권 주 장 및 동독 비승 인정책이 서독 외교 정

책의 공식핀 직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될리애 대한 위반이 비우호적 인 것으로

간주되 는 한애 있어서 정치적긴 차원애 있어서 국과 동독은 어터한 공식적

인 관계도 갖지 를하 다. 를 . 서독관 기본조약 채결이후 l973및 2월 9일애야

비로소 국과 동독은 외교관계 수립애 합의하 다. 양국관재는 그 이후얘 다

국얘서는 당단한 것으로 천가되 었으나 흑자에 따라서 징치적으로 각기 할리

정가되 기도 했다. 양국의 경제관계는 양국의 가능성 얘 상응하재 발전되지 많

았으며 , 학분 . 분화관계는 동독의 고질적민 외환부족과 이념적인 차이로 많하

여 재한되었다. 독일정책과 찰련 국은 베를릴 및 전독일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가 들독의 일랄적인 혀위애 의하여 칩해밭지 많도록 각얼히 유념하면다 찰

베를된까지 의 를과여치 및 구 제국 수도 인 때될 린의 지위 측은 동독의 수도로

서의 (글)베를긴의 를긴분제와 관린박 를독과의 릴의는 국은 고려도 하지

많았다. (동)베를린 은 동독의 수도가 아니라 인절소재지 로 간주되 었다.(11) 19

7 6 ? 들독은 외교절책 및 독일인책찰 최대의 성공을 이루었는대, 이는 오스카

피숴(Oskar Flscher) 를독 외무장관의 및국반문시 인사정핀 비준서가 교찰되

어 업국이 동독의 시 7 인을 7 정하게 되있을 때이다. 련국은 이와 관련 서독

과의 분전을 피하기 위해 글 . 서독 국민 어느쪽이 든지 명국에 거주할 경우애

는 인사관재 업무 편의를 제글찰 수 있도즉 하었다.(l2) 그 피애도 없 . 동독

간에는 l98o및 2원 28일 법를구조협 정이, l982딘 l2월 lo일 얘는 분화협 정이

체결되및다. 그러나 2차대 전 이후 구동독지 역에서 국 국민의 재산를수얘 대

한 로상문제는 동독 해체시까지 해결되지 많았다.(l3) 피숴 동독 외무장찰의

l97 6U, 1986년 두차례의 국방문, l985및 하우(Howe) 국 외상의 글독찰문

외에도 각료출 이하애서의 란국의 정례절측이 인었다. 양국 외무차관이 매년

l회씩 절 례협의 가 있 띤다. 그 외 에 도 할국 외 무 부 기 획 부 서 및 과장 글 인사 가

수시로 접측하었으나, 그 결과는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 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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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국과 독일의 재를일

제2차세계대 할 전승국를 글애서 인국은 독일의 재를및.과 관핀 재 일 큰 고뇌

를 하딘다. 대처 근수상은 l989및 lz월까지 독일글일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많고 있었다. 독일의 재블일 은 대처 수살으로 볼때 국가이 익얘 부합되 는 것이

아니 었다. 독일를일을 방지하지 를근다딘 가급적 늦게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및었다. 대처 수찰은 독일를일 이 lo~l5및 아니간 4o근 정도의 장기간이 지난

후 에 이루어절 것으로 생각하 다 . 우 선 존구의 정치 . 경재 게혁이 를 은 길실

이 있기를 기대하 다. 독 일의 를 일과 정이 인국의 희망대로 그 렇제 오핀시 일

을 끌어주지 를 근 다 ? 4게 근승국과 함께 북대서 할조약기 구, 구주공동채 및 및

싱키근 딘애 서 템박 35개국이 독일를및. 를 합께 결정하도록 할 작정이 었다.( H )

l989딘 발부터 9o딘까지 를독과정이 가속화되는대 대해 국의 여른은 여러

가 지 의 만응으로 나타및다. l989핀 lo월 여를조사결 과 국인 들 의 7ox는 독 일

를 일에 받성한 것으로 나타만다. 그러나 정치 적인 를 일이 확설해지 면 질수록

를일에 ? 인 하 는 사람들은 갑소및다. l99o및 l원에는 45x만이 독일글일애 긍

절적인 반를을 로 다. l989년 lo될 애는 l6 x ?이 를독얘 반대한 반면 l99o년

l월에는 3ox가 반대하 다. 독일의 나치화 복귀를 우려한 사람들이 그중에서

53x나 차지 한 것을 놀랄만한 일이 었다. 고러한 우려들은 여른조사결과애서도

나타만으나, 정자 합리적이고 실용주의 적인 판단으로 대체되 얼다. l99o년 l월

27일 이코를미 스트(Econoniist)지 는 국이 를독과정애 아 직도 향력을 명사

할 수 있을 경우애 긴하여 독일를일을 지지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 다. "재

2의 히를러가 탄생찰 가능성은 대단히 희 박하다. 독 일 포함 구라파를 지배하

는 경제대국이 되는 것을 바라지 많고 있다. 구라파는 독일.를일로 고를을 받

지 많게 필 것 이 다." (15)

l99o및 3월 24일 대처 할국수신은 5임의 독일문제 전문가들을 죠딘하여 독

일를일의 싫 격과 독 일를 일이 구라파애 미치는 인찰 등을 토의하었다. 상기 비

및토의에서 는 무 엇로다도 독 일인를의 납를 의식하지 많는 태도, 자기위주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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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국과 독일를일

기 연및 등의 태도등이 지 적되있다.(l6) 많은 정치 인틀과 절림니스트듈이 독 每

관괴에 있어서의 불만들애 대해 간조하 고, l9린년 여를 리들리(Ridley)

사건으로 최고도애 할카 으나(l7) 국의 정책은 점차 실용주의 꼭인 를선을

지향하여 l2+4? 희답과겪얘 적극적으로 참여하계 되면다. 를란드의 서부국

경에 대한 최종적인 승 핀은 국애게 있어서는 독인의 재를일 을 위한 필수 불

가결한 전재조된이 었다. 블일독일 의 북대서 발조막기 구 ? 류 는 할할 필요도 없

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군은 구동독지역애 주둔할 수도 없고 를릴은 잡정기

간 글 안 구동독지 역에 주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했다. 국의 라인지 역 주

둔 를은 그 규모가 감축되기는 하나 특 일 토애 계속 주둔키로 규정되 얼다 찰

국9.!들에게 를 요 y 것은 미국이 엘베강을 지나 오데르란까지 핵 우산에 의

친 로호를 제공하는 것이 었다. 미국과 를 련 료두 구라파의 새력를형을 로장하

여 경제적 으로 간대하고 띤토적 으로 커지고 절상적 인 향력 이 를대된 독 일에

의해 야기필지도 모르는 위팀에 대처할 의부가 생됐다.(린)

6 . 길 를

를일된 독일국가의 재수릴으로 구라파의 를후시대는 를 이 단다. 그 천인은

豊할과 여타 동구국가의 변혁 및 동독공산당 정권의 붕괴 다. 이러만 큰 변

혁은 독 일에 찰근 아니라 업국애게 도 결절적긴 절과를 조래하딘다. 독일분단

의 글복은 국애게는 재2차새재대전후 45딘간 업국이 전승국으로서 향유해오

던 특별한 인리의 종식를 의미하얼다. 이로좌 핀국이 리 새로운 정세애 적응

하는 과 정애서 를히 어려움이 있었는가 라는 것이 및벡해간다. 급세기 동 안 두

차례에 걸치 련국민 들과 독 일인들은 전쟁을 린 었는 바 , 두자례의 전쟁얘서 인

국은 증력를 기글 입으로씨 만, 또한 미국의지될 으로써 만 전쟁수를이 가능및다 출

독일은 임국출 이기지 는 를하 지 o 업국를 새계의 감대국으로부터 를어내리

는데는 절 절적인 역할를 하 다. 零국의 핀치 적 운임은 독일과 긴 히 찰련되

어 띤다. 인제적으로 간대하고 핀토적으로 확랄되 어 절치 곡핀 딘향력이 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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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애 대한 우려는 이 때분애 더욱 커져찰으며 현재에도 커가고 있다. 제

2차세계대 할 이후 독일이 분박되 고 나서야 임 . 독할의 접근이 용이일다. 국

에서의 관독일 적인 감절이 제2차대 근 이후 수십 년동단 여른을 지배헌다. 전를

적인 우려와 적대갑은 급 방 가시지 많고 아주 서서히 제거되어 간다. l968년

여른조사 결과 딘국긴 들중 l2 x o이 구라파 대즉 국가중 독일출 최고의 친구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 으며 . l977발 애는 2約가 그 릴게 를답및다.(l9) 독 일인이

절지 적으로 싫숙되 고, 독 일과 구라파의 명토 적박 찰할유지(Status quo)를

독 일인를이 수글하는 범위내에서 국찰 를의 독 일긴를애 대핀 적대갑절은 및

화되 었다. 독일분제에 있어서 국은 찰찰 모든 독 일긴들의 자결인 실현 요구

를 지지및다. 이러근 오 력 요구의 설? 은 독 일에 대해서 뿐 만 아니라 국애

대해서 도 새로운 인찰을 부여하었다. 를일독일. 이 구주를합애 핀 히 핀 입되어

야 한다는대 대해 찰국은 의단을 찰이하고 있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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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z 三3

카 릴 토마스 *

(Karin Thonas)

l. 서독얘서의 애술가의 자의식

서독애서 예술과 문화는 독참적인 실험과 장조적인 작업을 하는 누구애게

있어서나 구애받자 많는 자발적인 노력으로 간주되있다. 이 같은 는력은 힌

새게의 제? t상을 특립적, 비받적, 창조적으로 표현합으로치 미래와의 부많

한 대화룰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때분애 개인의 자유란 예술과는 블

가분의 찰계애 인린다. 예술애 대해 국가의 사회. 정치적 진흥잭이 애술가의

자발적인 의지를 손상시리는 것이라및 이는 의십스러운 것으로 칸주되 다 출

서독 내무심의 위촉(l)애 의하여 본(Bonn) 문화및구샌타가 8o년대 조 조사한

바애 따르면 서독의 예출가들은 국가애서 운업되는 분화진출기관로다는 자치

적으로 운 되는 분화중게기관들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만다 출

2. 구동독 사상구조하얘서의 애술

동독에서는 예술이 '사회주의사상' . t당성 ' , '인민의 결속? 등을 바

탕으로 국가의 교육기 관의 역할을 해야받다는 사희주의적이고 사실주의 적 예

술관이 지배적이 얼다. 글독의 문화정지사전에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는동자 계급의 절요에 기여하고M , 공산주의에로의 점진적인 이행을 위한

기많을 마련하는 것이 예출가의 임무라고 규정되어 인다.(2) 나아가 로련 및

사회주의 국가를과의 우포관재 간화와 협력관재애 기여하고 를임없는 재급부

쟁을 하는 것이 예슬가의 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출

寧 두를(DuMont) 출판사 조정미 술 론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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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등독애서의 얘술가들얘 대한 규재와 진를

동독에서 예술가들은 교육을 받을때 이미 동독를화성애 의해서 조종되는 사

회주의 교육의 구조와 글을수 없는 관제에 늘여지 제 되됐다. 미술학교애서의

학습은 기본적으로 막스-래딘주의의 시각에 의한 사상교육이 다. 미술대학

졸업작품으로는 여럿이 공동으로 그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하나의 다면 구성체

를 발들어 내어야발 諒다.(3) 렇은 예술가들은 대학에서 '동독 조형예술가협

회(VBK/DDR)' 의 로로하에 늘여지 제 되있다. 이 협희는 동독분화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조형미술 부를애 있어서 사상적, 조직적 목표를 실현하는 일을

감독하고, 동시애 당에 의해서 꼭정된 분화징 책적인 진략을 작성하는데 상담

역할을 수행業다. 동 협회에의 가입여부는 지방자가 당과 국가가 지향하는 목

표와 일치될 사고방식 을 가됐는가에 의해 좌우되 있다. 동 및회를 를해서 봉급

및 연급수혜 , 작품의 공식주문, 전시회, 국가에서 문 하는 미술품 판매정사

에의 참여, 서방국가 여행 리가 등이 이루어됐기 때문에 동 협회의 정책에 의

헤 예술가들에 대한 사상훈련 이 오랜기 간동안 광법위하게 수행될 수 있있다 출

이렇게 사상주 입교육이 행해지 고, 광범위한 배려가 있게 되므로 동 협회에 가

밉한 동독의 화가나 조각가들은 마치 자신들이 국가의 혜택을 받아 작업에 임

하게 되는양 착각속애 살고 있었다. 이같은 것은 서독에서는 거의 상상도 할

수 없있다 출

4 . 예술에 있어서 사상적 인 대립

를 .서득간의 분화관계가 수십및간 어려웁에 직면해 있던 것은 우선 양국간

체제의 자이, 그리고 여기서 유발되 는 사희적으로 예술의 임부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있다. l978년 발간될 동독문화정치 사전은

"사희 주의적 사실주의 적 예술" 의 기능을 무엇로다도 예술가가 구속받지 많

고 자치적이어야 한다는 "사회주의적인 집단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고방식과

대결"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4) 50및 대와 6o년 대 동독은 서독 제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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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애 대항하는 부쟁을 별 으며, 국가얘서 랄려하는 ' 역사적인 장면을 그 릴

그 립 ' , '는존장면 그 립 ' 등 사회주의의 우원인를 간조하는 미술이 심행했

다. 공장에서 작업하는 사랍이 사할적 으로 기를적으로 뒤어난 단를로 묘사되

었으며, 를독이 야말로 농 근른인 이추 표과적 으로 계는루리를 및이는 핀로적딘

세 력이 릴집될 합 법적이고 7 족 적근 유 일긴 계승극가라고 묘사되 었다.(5) .

5 . 구동독에서의 예톨의 밭딘과 서독에서 이를 수崙한 과 절

및챙직후 및 l945부터 l946및 의 역사를 분석해 로7 , 제2차 세계대 전후 조형

미출이 다시 활기를 찾게 되면서 긴족 적인 근른를 강조하고 국켱을 조월하여

분화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우긴 나타만딘 것를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 이

러한 공동의 는력을 한 예술가틀은 빌리 바우마이어(Billi Baumeier), 찰 호

퍼(Karl Hofer), 오스카 네를링 어(Oskar Nerlinger), 한스 그를디 히(Hans Gr-

undig), 할 글미트-로를루프(Karl Schmitt-Rottluff), 오토 딕스(Otto Dix)등

이 면는대 이글의 츠력은 l948긴 이후 템전으로 글 . 서즉이 분단되 고 국제 적 7

글 . 서 양극화가 점으로치 잊혀지 게 되 었다 출

5 .l. 글독의 전를 사회주의 적 사일주의 와 서득의 국제 적 ? 대 주 의

들독얘서는 로근의 모 릴을 따르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가 권할되었으며 , 이

갈은 사 회주의 적 사설주의 는 회화와 조각애 인어서 그때까지 남아있던 독 일민

족? 인 공동체 의식를 를아내 버했다. l945박부터 l948년 간 동독지 역의 미 술

가를과 드레스 및 및 베를할 지 역애서 른를으로 긴시희를 개최편린 서독 미출

가들은 l949년 이후 존독 사희주의를일당(sED)의 분화정 책얘 의해 정식주의 니

퇴페주의 니 하고 비박를 받았으벼 절저히 배적되 및다. 동시 에 사회주의통 일단

은 단지 서독의 현대추상 미톨애 대해서 뿐는 아니라 '다리 ' , '인기사(育駱

士) ' 와 찰은 예술단체의 표단주의 미술인 캐데 를비프(Kaethe Kollwitz)의

사 회 비 판 적 사실주의 미 술에까지 비 할을 가및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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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이 출

그간 서독에서는 프랄스와 미국에서 '비구상 주상주의 ' 와 '추상 표현주

의* 와 같은 미술양식 이 유입되었고 미술가들은 자유지 향적인 전위미 술 및 현

대의 발전적인 미톨의 역사에 동찹하고자 誰으며 아를러 출재적단 접촉과 교

류를 갈구일다. 따라서 이 시기의 미톨비천 문?애 나오는 '출일미술' 이라

는 말은 서독지 역에서 행해근 미톨많을 기술하는 것이다. 동독의 미술은 서독

미출에서 찰딘히 도외시 되었다. l959년 추상미 출이 등장하여 인류문화의 모범

이라고 받사를 받고 서독내애서 모든것을 압도하제 되었기 때분애 2차대 전 전

부터 이어지는 전를을 갖고 있던 표현주의 적 사실주의 는 기를 펴로지 를하고

말았다. 표현주의적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미술가들은 동 . 서를 료월하여 하나

가 되재 하기위 해 를력했으나 l95o및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동 . 서독 미출간의

차이룰 호과적으로 극복할 대책은 없 다 출

한편 동독의 쿠르트 마슬로프(Kurt Massloff)와 t르트 마고리 프(kurt Hag-

ritz)할은 당 이른가들이 선동적으로 현대미술를 비판하고 그 대신 豊란의 모

애 빠라 동독의 모든 미출가들얘게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강요편다. 동독

에서는 사적인 미출를 거래가 없 으므로 문화인 정할곡이 미술품을 공적으 로

주문하는 망법을 를해 미톨가들를 당국의 지도노단얘 따라 교t시키고 미출를

7 민교육의 도구로 호과적으로 이글및다 차

동독 문화인정 당국은 미톨가를애게 거 대 ? 기녑화리 조각출 주문하곤 및는

데. 이같은 미술품들은 인간를을 찰기차재 노동현 장애 루입시 키고 산업 및 농

업에 있어서의 집단작업을 선동하는데 그 복적이 있었다. 동독의 미술가들은

포스터를 그리는 것 같은 표현양식과 전월의 풍경을 그리는 자유주의 적인 경

향을 가져야만 인는데, 이같은 그들의 미술양식은 l9세기 의 사실표현주의 회

화에서 빌어온 것이다 출

5 . 2 . 동독 비술할식의 및긴 - 복고적및 문화정책과 예술가의 게혁정신간의

갈등

l 9 6 4 른 발터 출브리 히트(Walter Ulbncht)는 과학 . 기술적인 새로운 경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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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이 출

적 방향을 설정하 으며. 이 일찰으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하에서 작가가 자

기 작품에 서밍카는 것이 긴정되있다. 이같은 조치는 l956및부터 빌리 지리

(Willi Sitte). 베를하르트 하이지 히計ernhard Heisig), 활프강 마트보이 어

(Wolfgang Mattheuer), 베르너 뒤프케(Werner Tuebke)등과 같은 미술가들의

문화정 잭적인 고조주의 얘 대할 대대적 인 저항얘 대는 대응책으로 고안필 것이

다 .

이같은 동기얘 부여努던 것은 집단적으로 그려진 초동자의 재성이 주민에게

사상적으로 기술적으로 더 큰 인기를 불어 딘어 줄 수 있고 국가와의 일체갑

을 고취시 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 었다. 고러나 주찰적이 거나 계급부쟁을 료

사하지 많는 미술은 비구상적 인 회화방식과 마받가지 로 여전히 타부시되 있다출

동독미톨은 6o단대료 민족적 찰점에서 사회주의 채제가 우월하며 따라서 독

일 분단이 정당하다는 주제로 하는 시대미술을 게발한 반면, 서독에서는 분단

독일을 주제로 하는 미출가를은 거의 얼 다. 특히 게오르그 바절리츠(Georg

Baselitz)같은 동독인 들은 서독 미술의 비정형적인 국제주의 나 동독의 사회주

의적 사실주의 로부터는 본절적으로 중요긴 그 무엇을 얻어별수 없으므로 들 출

서독간의 만절된 동질성에서 주관적으로 고유한 인찰을 인식해야만 한다고 주

장謙 다 .

5.3. 동독애서의 애술 해반운동의 일찰으로 등할한 갈를을 다를 그립

l 9 7 l 및 호내커가 애술가를얘재 "조형상 가능성을 諸히고 다양화" (6)하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고정및 양식으로 간주하지 말 것을 요구함으로씨 동독

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는 네용적 으로 기존의 를을 벗어날 수 있는 재기를 맞

았다. 나아가 호네커는 7o및죠 애출과 문화를 동독의 국가 승인을 위친 수단

으 로 이용하려고 努다. l972년 서독하원은 동 .서독 기본조약을 비준편는대

기본조약 채결이라는 정치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애글을 를해서 전혀 다를

모습을 외부애 전달하려고 努다. l974년 동독은 새헌법때서 두재의 국가, 하

나의 딘족이라는 주장를 버리고 모든 수단을 동될해서 사회주의 적인 동독 민

4 2 7



39. 예 출

족분화의 독자성을 차릴시키고자 는력要다 출

그러나 호내커가 작품에 서 및를 하제 하도록 교육시키 라고 지시 한후 참여미

슬이 나타나게 되얼다. 찹여미출은 아를답재 채색하는 포스터 임식의 그림을

포기및출 뿐 ? 아니라, '서독의 재국주의 ' 애 대理 적대 적?.! 비받를 하는 대

신 동독의 사회주의 적 사실주의 미술애 약집이 있다는 것을 처출으로 지 적및

다. 갈글를 다를 그림얘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개 단적단 자기설현의 욕구를 어

떻게 사 회 적인 규범과 조화시 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분제가 되 있다. 7o및대

에 는동자를 다를 고림은 이재 템찰의 질과 일상생활 역애서 만과찰게를 주

제로 삽제 되 고> 역사적 사실을 그리는 그릴은 접차 전체 인류가 기술적으로

를력하는 가운데 체험하는 발전과 파괴의 모습을 분석하제 되 었다. 예술가들

애 의해서 갈등을 다를 미술이 가 진 를재점이 항상 지 적되곤 및으나 다양한

호른를 받게 되 있는데 등독절부는 l977년이 래(비 어만의 국적을 박탈한 이후)

미출이 국가의 비호애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대해서 극히 과민한 반응을 로

다 .

서방국가플, 특히 서독에서 찰들을 다를 그릴이 큰 많향을 받게되자 동독의

분화정 잭은 고림의 내른이 사회주의 사상를 매개하는 것이 되도록 하는대 훈

친전략의 주만점를 두었다. 글독 할국은 미술가들에게 '자포자기 ' 와 '세에

대박 두려움 ' 대신에 긴족 적 사 회주의 적인 자긍십 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이 고

숭고찰 '시대의식 ' 을 가져줄 것을 요구편으며, 글시 에 문화절 책은 사희주의

적 사실주의 의 멧 명제 -사회 주의 적 사상, 당성 , 인민과의 및대감- 로 회귀편

다 .(7)

이찰은 G 들 적 딘 규제의 결과 등독의 미술은 점접더 분규를 천게 되 얼고 개

게의 미술 그를들은 국가와의 동질성이라는 측면애서 서로 다를 견해를 갖게

되 띤다. 이때부터 국가의 사상적 규제에 따르면서 서 방세재애서 전시회를 게

최할 수 있는 기회를 및은 국가미 술이 나타나게 되 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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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국가미 술얘서의 할출

몇몇 절은 미톨가를출 8o딘대 국가의 주문에 의해서 미출이 퇴로하는 경향

을 로이게 되자 광범위만 자치를 위해서 국가가 운 하는 대학교육의 포기 t

동독 미술협회 가입출 포기하는 등 과격많 템를출 취및다 출 이를은 자 발적인

감징의 웁직입애 따라 찰기 받 표현을 하기를 바란으며 , 전를적으로 국가가 미

출이 요구하는 계봉적 및 이인 이라는 대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다 구

즉 이들은 갑각적 인 자기관찰과 대상애 대해서 의분을 제기해 봄으로씨 사

회주의 적인 역사관잘의 사상적 인습을 과감히 깨는 용기를 가졌다. 동독의 諸

은 미술가 세대는 l98o및 서독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동독의 사상적 인 감독을

거부편던 반체재 화가 템고(Penck)의 본을 받아서 점접 더 서 방세게 미를애서

지 향하는 간섭 받지 많는 자 기 인식의 길을 지향및다. 이들 새대는 서독의 Tv

를 를해서 만독간 를화교류의 일.찰으로 개최될 진시 회 l986긴 의 '포지치 오7

(Positionen) 전시 ' , 1988년의 '요 셉 로 이스 의 료기 소묘전 ' (Fruehe Zeic-

hnungen von Joseph Beuys)를 글해서 서 할새재의 미술를 접할 수 있었다 零

l987긴까지 존독의 분화치 겪단국은 절부의 차침에 따르지 많는 미술에 대해

국적박밭 들의 과 격 y 를치로 대응해 왔는데, l988년 서베를린에서 개최될

'시 대비교 88' (Zeitvergleich 88)이 라는 동독 미술전시 애서 최조로 자치운

동을 조심스럽게 히용하는 인향을 로 다. l989년 애는 문학자틀이 나 른극인 들

과 함깨 동독 변혁의 토대를 결정적으로 마련한 자주적 인 미술가들이 나타릿

는데 이들은 글앙집 인적딘 를독의 사희재도가 찰전히 를모얼는 것이 되었다는

의식을 불 러 일으편다 찰

6 . 7o긴대와 8o년대 서독미 술에 나타난 독일분단

요샙 로이스(Joseph Beuys)의 사상을 이어받은 그의 재자들은 7 o ? 대 애 민

족 적 동질성과 독일. 분단이 라는 주제글 새로이 제 기및는데 이들은 독 일분단을

비를한 역사적 t 실 그 리고 흠 있는 역사의 로완이 라는 관점에서 로고 있었다 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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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예 출

서독의 미를가 요외르그 이맨도르프(Joerg IBnendorf)는 l9約및 드레스먼에서

동를의 템츠(Penck)와 게7 적으로 처출 는난이 후 동독애 사는 미술동료들과의

우정 및 역사적 . 정치적인 결과로 빛어7 서로의 고를를 그립수수께끼로 표현

편다. 이 그릴수수깨끼 애는 개긴적으로 절험7 내른과 역사적 . 정지 적인 사

실들이 복잡하재 뒤 엉치져 있다 출

또한 안절를(Anselm)은 소나부를 민족적 갑정출 불러 일으키는 상징으로 로

았다. 이찰은 서독인 들이 그린 역사를 소재로한 그립은 무엇로다도 명고의 중

개를 를해서 국가얘서 주입한 사희주의 적 민족의식에 반대하고 독일인이라는

민족적 일채갑을 불러일으키 기 위해 는력하던 동독의 반재재 미술가들애게 큰

반향을 불 러 일으識다 를

이같은 동 . 서독 미술의 만납은 공식적인 를화교류의 차원애서 수행되 었는

대, 구동독 분화성은 l989년 변혁때까지 를화교류시 서독애서 개최되는 전시

와 이를 재기로 있게 되는 기자희 견에 국가의 시 잭에 따르는 미출가들만을 참

여시치찰다. 이같은 오랫들안의 관정은, 서독에서 작품을 선죠일 기회가 거의

없었던 국가의 지시를 따르지 많단 미술가들로다 과거 국가적으로 대우를 받

던 동독의 미출가를이 오틀발 서독 출른에 더 랄 말려지고 작품시할을 를해

잘 찰매되는 심각구 후유를을 단고 있다 출

7 . 를일이 후 구동독지 역에 있어서의 애술현장

l989및 ll절 동독의 '딘혁 ' 직후 및 그리고 드 메지 얘르(de Maiziere) 정

부가 들어선후, 과거 동독의 미술가들과 문학자듈이 누누히 주장해 오던 동독

민으로서의 를질성이란 리구및으며 단지 무기력하고 고림애 바진채 독재 정권

에 의해 자신출 로로하기 위해 4o받 간 사용발 일시적긴 미봉책이 었음이 드러

난다 .

이같이 이할할출 찰실하고 글절.임이 없어지 게 됨으로씨 긴설주들이 를차 및

역에는 미술과 를학이 지찰해야 할 바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큰 공백이 싱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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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여 출

되 었다. 재냐하면 구 '동독얘술* 의 특징은 첫제는 파시쥼출 부정하고, 들피

는 전재주의 적 반파시 를 교 육 독재를 하 며 .라긴 의 국가를 부핀 하 는 소 위 두 가

지 측면애서 동질인을 부 징하는 를성을 갖고 인띤기 때문이 다 출

l99o년 l월 하이너 윌러(Heiner Hueller)는 7 터崙를 를해서 다출과 찰이

상찰을 묘사및다 : "사랍들은 많이 참아야 인습니다. 채냐하면 자신들이 반

대를 하면서도 따라야만 할 고 어단 의미가 있었기 때분입 니다 ." (8) 이 같이

적응과 부정, 를질화와 이에 대한 부 정 사이얘서 정신분열을 일으릴 징도의

태도를 로 다는 것은 구동독내의 불만새력층이나 분화창조자들이 공개적이고

전투적 인 저항을 를분히 하지 를했다는 것을 설 명해 주고 있다 출

오랫동안 서독에 대해 째때되 었고 서독의 시 장지 향 적 애술거 래에 대해 저항

해 됐팅 동독의 예술, 특히 국가적 인 로호에 친숙해 됐단 동독의 예술은 딘대

성을 할조하던 구동독의 종말이 후 스스로 붕괴되어 버했다. 또한 변혁 바로전

구동독 예술에 대해 조십스레 비쓴을 편만 료든 동독 애출가들은 서독의 딘를

으로부터 동련를 받만으며, 이 를독 애출가들의 예술적단 결절을 서독 언른들

은 못본체 해주었다. 이러한 동징은 를일이후 구들독 애술의 애술적 가치에

대한 서독내애서의 논의글 불 러 일으識다 출

7 . 전채독 일의 예톨대화에 인어서의 문재 절

구동독의 애술가들은 동독 미출협희 와 국가에서 운 하는 미술거 래가 없어

및으므로 자유시 랄과 자유비 판이 성행하는 다될 적인 사희애서 자기가 주장하

는 바를 펼치는대 익숙해져 야만 하 게 되 었다. 그러나 신설주들애는 아 직 재기

능을 하는 화랑이 없으며 , 공 정할 미술 평를이 부재하고, 개 인의 미술를 구매

력 등이 성숙되지 를한 형편이다 출

를시에 신설주들의 애술은 새로운 란작관정에 따라 새로이 갑각을 諒혀야많

t 다 . 해냐하긴 들독 미술 이 과거에 추구하던 기능 , 즉 낙담한 국민들의 샘찰

에 도움출 주고. 여른을 조작하긴 기는이 만 자 유 로 운 사 회 에 서 는 그 의미 가

없는 것이기 때분이 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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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 예 출

l99o및 구를독어서는 국가에 의해서 지 및을 받던 미출의 질적인 가치 애 대

해서 해우 비판적인 논의가 일어諒으며 아울러 서독에서는 시 장판매를 목적으

로 한 미술이 과 및 자주적 인 미술인가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의가 있얼다. 이

같은 비판적인 의문재기 는 동 . 서독 미술가들 사이얘 존재하는 자이를 평준화

시키고 장차 하나의 독일이라는 동질성을 발견해델 수 있는 역사적 이고 를화

사회 적인 상세한 연구를 블궤도에 을려 늘출 수 있다는 접애서 기대되는 바가

츠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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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 z 고 프

빌핼를 브를스 k

(Wilhela Bruns)

l. 유앤과 독일분재

독일분제를 일반적으로 국내적으로, 국재 적으로 독일과 관및될 모든 분재의

집할체로 이해말다면 유앤과 독일분제는 다음 새단리 과징으로 요약찰 수 있

다 .

재l단계 : l95o및대 유앤과 독일을 둘러받 갈등

제2단계 : l96o및대 독일에서 승인을 둘러찰 갈등과 동독의 유앤가입 초력

재3단재 : 존 . 서독이 유단 회인국이된 l973박 이후

2. 재l단재 : l95o긴대 유앤과 독일을 둘러찰 갈등

5o년대 서독은 유앤의 역할을 를해 재글일분제블 해걸하려고 하 출을 확인

할 수 있다. 조대수상 아대나워의 구상애 의하면 유앤은 서독이 의미하는바의

재를일의 달성을 제도적으로 됐받칩하는 역할출 답당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출

l95o및대말 유및의 역할은 점자 약해져서 l96l및 배를린 사태블 정정으로하여

서독은 를독과 찰련한 유앤의 역할얘 반대하 다. 서독정부는 1951, 1952널에

유엔 감시하의 전독선거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努다. 유앤은 서독의 재안

애 대해 책임을 선언하고 특별위월회를 구성 , 선거의 절차문제를 답당토목 하

다. 이러및 유 앤의 결정에 대해 동독지 도부는 전독선거 감시 는 전승국만의

를재린애 속한 사찰이지 유및의 소관사항은 아니라고 주장하 다. 동독은 이

로써 유앤의 책임에 대한 시 비를 불러 일으識다. l952년 3월 유엔위핀 단이 본

과 서때를긴 에 도착하여 그곳애서는 필요한 지 원을 받았으나 동독으로의 입국

차 절 프리드 리히 애버트 재 반(Friedlich-Ebert-Stiftung) 국재 및
동 . 서 독 분 제 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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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o. 유인과 독 통일

터가는 받지 를편다. 이 띠를어 유인은 찰동범위및어 있어서 내독간의 를제를

자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국가주권 이라는 찰계에 부딪히 게 되었다 準

i96i및부터 i967딘간 제i6차, i8차, 2o차* 22차 유앤총회 일반토의 결과(l)

를 조사해로민 유 및 회원국들의 독일문재얘 대한 입장표명은 -3부터 +3까지

의 서멀출 매길 수 있다. 즉 터키는 서독의 유일한 동헹국으로서 상기 4차래

에 걸친 토의과정얘서 명백는 친서독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 3 의 접수를 매길

수 있다. 프랑스는 애를들어, 1961. 1963년얘는 재봉일 분재얘는 입장표명출

하지 많았으나, 그 다를얘는 서독편에 서서 입장을 및확히 표시하었다. 상기

조사얘서 단적으로 나타찰 일반적 성향출 다읍과 같이 요약절 수 있다.(2) 즉

l965년까지는 친서독 입장에 치중되 었으며, l965년부터 어느 일방의 입할얘

치중하는 경향은 사라지고 팽맹해됐다. 유및을 를찰 국제지지도는 l9린년대

조부터 서독입 장을 명백하게 지핀하및 입장으로부터 회원국이 무관십 입장으

로 바위었다. 재3새재애서도 서득이 개발핀조를 강화努음애도 블구하고 이러

한 부관심 한 입장이 증가하 다 출

3 . 재2단계 : 독일에서 승인을 둘러찰 갈등 및 則및대 동독의 유엔가입 를 력

l965년 동독의 유앤가입 이 좌절되 었다. 동독정부의 유앤가입 열망은 국제 적

인 지지 를 받지 를했다. 이는 특히 안로리가 동독의 유앤가입 을 출회에 핀고

하치 많출으로피 좌결되 있다. l966년 동독이 어떻제 하여 서독을 제외찰채 안

로리 상 입이사국의 거부권 없이 성공적으로 유엔애 가 입할 것이라고 믿게 되

었는지는 지급까지도 의문으로 납아 있다. 그것은 고당시 실및 가능성이 없는

요구를 단순히 제기하는대 목적이 인띤다. 그럼얘도 블구하고 동독이 유앤특

및기구의 회인이 되는 것뜬 시간문재 다. 서 방진 의 전략 및 미 . 및간의 외

교적 긴장완화 조건속애서의 독일문제의 성 격의 변화로 인하여 서독은 동독과

의 관계를 재 겁포해야만 努있다. 이것은 우선 새계로건기 구(wHo)와 유내스코

등 국제 기구에서 동독의 강력한 가밉 노력에 대할하여 서독이 단독으로 회원

이 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하었기 때문이 다. 동독의 새재로건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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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o. 유 인 과 독얼를일

입신청(1968) 및 유너스코 가입신 청(1970) 결정이 원꼭적으로 더이상 거부되

지 많고 단지 친기필 것은 상찰변화를 할리는 일종의 신호 다 零

l9則및대 말 서독은 동독의 세재로건기구, 유네스코 가입을 곧 동독의 유앤

가입의 전재가 되는 양독관재의 공식롸를 압시한다고 판단하고 저지하려고 하

었으나 이러한 동독의 국재기구 가 입은 더이상 원 y 적으로 봉린절 수 없었고

잠절적인 것이 되 었다. l972및 ll월 8 일 가서 명될 양독간 기본조약어서 잉독

이 합 의 한 이 후애야 비 로 소 동독이 유네스코 애 가 입합으로씨 유앤 체 재얘 로 의

릴입이 가능하제 되있다. 기본조약은 양독 유앤가입의 기조가 되 있다. 동독은

기블조약 가서명후 즉시 뉴욕 소재 유엔출부에 글식 출저버많 파릴을 및청함

으로리 서독이 5o년대부터 향유해 찰 던 지위를 누 리게 되 띤다. 동독 외교관들

은 l972년 ll될 3o일 처응으로 유앤이 주관하는 국재뢰 의에 찹석하제 되 있다 출

동독은 단계 적으로 유 엔특별기구에도 가입하 다. 동독은 서독이 재의한 유 앤

동시가 입 신 청애 의하여 l33번해의 유 엔 회핀국이 되 있다 출

4 . 재3단재 : 양독이 유 앤 회원국이 된 l973및 이래

l973년 9월 l8일 총회애서 동 . 서독 유 앤 동시가입과 이와 관람한 안로리 분

서 로서 배로될 미 . 및 . 및 . 블 등 4게국의 공동발 언이 저 리필으로씨 바지 막으

로 독일를제가 중요발 잇류가 되 었다. 글 . 서독의 유앤가입 이후 독일분재는

그러나 유앤애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를편다. 즉 독일문재는 열띈 토의의

대상도 되지 많았고 의재얘 오르지도 많았다. 독일문재는 오로지 양독 대표부

간의 태마일 뿐이며, 특히 총회애서는 일상직 인 의재에 지나지 많았다. 양독

외무간관를은 매 및 l회리 유엔를회 의 소위 일반 토의애서 독일문제얘 찰한 상

이한 입장을 전세제에 알렸다. 서독은 l973딘 9월 訓 일 당시 연방수상이 던 빌

리 브란트가 총회애서 선 언한 내용, 즉 "우리 는 유 앤을 독일문재 헤결을 위한

하소 및장소(Klagemauer)로 간주및기 때분이 거나 측은 유 앤애서는 이루 어 질 수

없는 요구를 하러 이곳에 온 것은 아니다"는 말이 서독의 입장을 정확하게 표

현할 말이 있다. 이러한 서 독의 유 엔정책의 모토는 헬무트 콜 연방수상하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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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o. 유인과 독일를일

독 정부도 고대로 지켜 내려왔다. 동독이 독일를제는 존재하지 많고. 양독의

유엔가입 으로 인하여 독일분제는 해결되 었다고 선 언하 으므로 동독이 유앤얘

독일문제를 상정할리 도 없있다 출

4 . 길 를

독일문재는 유앤에서의 의재가 되지 못했다. 서독얘게는 유앤이 독일문제를

? 족 밭 발하게 처리하거나 해결할 만한 곳으로서는 적합하지 를努다. 그 이유

는 유엔으로 볼때는 독릴.분제가 유친의 법적긴 권능으로는 더 이상 해결 할

수 없는 것이었고 독일문제 해결애 있어서 유앤이 그 역랄을 다및기 때문이 었

다. 더구나 유앤활튜의 전제조건은 새재의 정롸와 국재안보의 위협 (유앤 ? 장

재34. 99조)인대 독일를재로 t 해 서 이러한 분재가 존재하지 많았기 때문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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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5 고3

폴 커 를 거 ;f

(Volker Ronger)

l . 게 및

이주민(Uebersiedler)이 란 개 념은 독일이 2개의 국가로 분단되 었던 시대에

를하및 것이 있으며 독일를일과 더불어 정지적 . 행정적 의미를 상실하 다

이 게념은 소위 연방긴급수용럴차(Bundesnotaufnahneverfahren)라는 행정적인

의미상 법적으로 동독에서 온 독 일인 이주자(Zuwanderer)를 말하는데 이들은

동독기 관의 글국허가를 받있으며 동독의 시 민권(의 미삼 동독국적)을 상실하고

구서독에 지속적으로 거주하있다. 이와 같은 합법이주자들과 어떤 기관의

리가없이 동특에서 온 이주자들과는 구벌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주자들은

탈출이 나 기타 불 법적 방법으로 이주에 성공하 거나 연방정부가 동독으로 부

터 거래를 블해 석 방한 정치 범들을 일컫는다 찰 마지 막으로 매 우 자 주 촌돈되

는 재 념이 '정주및 '(Aussiedler)인 데 동유럽 여러나라에서 온 특 일재 이주자

를 의미한다. l989받 l월 l일부터 행 정용어 정림과 더불어 동독에서 온 모든

이주자들은 "이주민"(Uebersiedler)이 라고 부르제 되 있다 출 독 일 를 일과 정중

l99o및 6월 인일자 연방긴급수용절자의 종결과 더불어 결국 이주민이라는 개

념은 사라지 게 되있다. 즉 이주민개넘은 정치 적 의미를 상실하 다. 현재 과

거 양독 국가간의 '국내이 주'(Binnenwanderung)에 대만 종합적 인 기록 정리는

아직 착수되지 많고 있다 출

2 . 이주의 전개과정

동특출신 이주자중 이주민(Uebersiedler)과 피난민(Fluechtlingen)을 구별

* 부퍼 탈(Wuppertal)대학 사 회 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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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 이주 민

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과거의 역사적, 정치적 순간을 반 하는 것이다. 즉 l9

6 l년 장력구축과 더불어 그때까지 대대적으로 동독으로부터 서특으로 향하던

이민운등(Migrationsbewegung)은 급격하게갑소되 는데 , 따라서 이주민과

피난민을 구별함은 매우 의의있는 일이다. 동독으로부터의 피난은 엄격한 국

경갑시로 말미 암아 질적으로 변화될 의미를 갖게되있다. 동독기관에 의한

를국여행리가는 오로지 매우제한적 범위내에서 특히 국민경제적 찰절에서 o)

익이 될 다 고 판단할때만 내려됐다. 주로그들 가족재상봉의 대상은 사실상

는 막하고 더이상를동할 능력이 없는.사람들(국민 경제에 불필요한)만으로 7i)

한되 있다 . 따라서 연간 이주및수는 l96l및 이전과 비교할때 현저하게 줄어들

었다 . 旱 엇로다 도 해가를 받고 서독여행을 한 루 동독법상 불법적으로 다시

귀활하지 많았던 및금생찰자들은 비록서독의 여를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찰지

만매년마다 lo,暇a명 내지 20,000명에 달및다. 이들의 서독에서의 사 회 적

롱합은 각 가정을 글해 사회적츠로 는게 물의를 일으키지 많고성공적으로 ol

루어띤다. l9糾년 동독기 관이 처읍으로 엄격한 리가실무를 청산하고 다 및간

누 적되어온 신청서를 처리할으로씨 발생한 대규모 출국행 렬로 인하여 이주민

분제는 - 동독에서는 출국며행자(Ausrelser)라 칭함- 양독일국가에서 여른의

대상이자 정지적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출

이주현상이 과연일회성인가지속성인지는 밭혀지지 많은재 이러한 징치 적

및화 과 정 속 에 직장생찰을 할 수 있는 諾은이들마저 서독햄 출국여행을 감정

하 다. l983년부터 i984및간 집계및 를독출신 이주자수는 약 11,000명 에서

부터 부려 4l.帥o명으로 급증하됐는 바, i964년 이래동독,출신 연간이주자 연

간 수지 중 최고를기록및다. 협의의 이주민수는 약8.帥o'3(1983년)으로부터

거의 35,000U(1984년)으로 증가.하 다.. 이와 같은 증가지 는 장벽설치 이후

최대 규모및다. 동독를신 이주자 전체에 대한 이주민의 비를은 l983 년의 68x

로부터 l984및 에는 85%로 증가되 있다. i984년의 대량이주 사태 이 후 를 재치

는 전 년도 수준정도로 덜어지 기는 커녕오히려 더 높은 상태를 유지하있다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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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 이주 민

l985및 도와 l986년도의 이주자수는 각각 25,린o명과 26,000명 에 달해 7o년 대

와 8o및 대 료기의 템균피료다 높있다 출 l987년 에야 비로소 약 19,000명 으로

현저 한 감소현상이 다시 나타및는데 이주 민의 비를 역시 약6o2로 줄어들었다 를

l988년 도 이주자수는 4o,o暇명 을 상피하는 현격한 증가를 로 다. 이주자의

양적인 발전죠다 더욱 의미 있됐던 것이 이주자 내지 이주민의 사 회를계적 구

성의 근본적 인 및화 및 바? 이와 같은 것은 l984년 도의 대 량이주사태와 더불

어 시 작되 었다. 즉 l983및도와 l984년도의 성 인이주자에 대한 6o세 이상자의

비를은 약 i/3로부터 l3%로 줄 어들있다. l98o년까지 만해도 則세 이상자의 비

율은 절반 내지 절반을 약간 상회誰다. l984년 이주자중 6ox가 직장생찰자들

이됐는데 7o년대까지 만 해도 이주자중 직장생찰자수는 정균 4ox 미만이있다 聲

l984년 이후 및화될 동독출신 이주자의 사희를계적 구성은 그 이루애도 및함이

없및다. l987년의 실례를 들자면 직잠생결자수는 58x나 되 및다. 따라서 l9

84및도는 이주민운동의 순수한 양적및화를만 아니라 이주민의 질적구조상 뜻

필은 변곡팀 이라 하겠다 零

이주 민운동의 가 장 급 격한 및화의 해가 바로 l989년 이 었다. 이미 그해 7월

까지 무 려 46,o則명이라는 사람들이 합법력으로 동독을 떠나 서독으로 이주하

있다. 그해 5월조 헝가리가 오스트리아로 향하는 국겸블쇄장지블 철거하자

헝가리 와 오스트리 아를 거져 서독으로 향하는 동독시 민의 피난운등은 를발하

제 되 있다.9 월 말까지 이 릴로를 이용하여 약 2,5則명의 동독시 및이 서쪽으

로 왔다. 이와 찰은 때얘 수많은 출국여힝 희망자들이 출국여행리가를 받기

위하여 동유림 주재 서독대사관으로 피난하 다. 저읍애 동독은 이애 대저

하여 그때까지 자유스러원던 채죠슬로바키아행 여힝교를을 차단하다가, . 항

의가 점점 강해지자 드디어 l&89및 l.l월 9일 서독과 서배를린으로 향하는

국경을 개 방하었다. 이 시 점까지 이미 225,則o명 에 달하는. 동독시 민들이 서

쪽으로 왔는데 국경이 개 방되기 전날까지 매 일 거의 11.000밍 에 달및다. 총

344,000명의 동독시 민들이 l989년 에 서독과 서베를린 으로 이주하 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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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이주현상은 l99o년 에도 당분간 높은 수준으로 지 속되 었다. l월좌 2

월중에는 각각 약 60,000멍 이 집계되있다. 동독의 자유화와 더불어 재방 . 재

혁이 추진되고 그후 독일를일에의 전망이 밝아지자 이주민수는 절차적으로

줄 어 들기 시 작하및다 구 및방긴급수용절차가 정지될 l99o널 6월 3o일까지

190,000명의 동독시 민이 서쪽으로 왔으며 국법상 재를일의 날인 l99o년 ? 월

3일까지 이주민수는 약 260,000명 이있다. 이날로부터 독일의 동부지 역과 서

부지 역간의 국내이 주라는 말이 사용되 기에 이르했는데 이와 같은 국내이 주자

는 경제적 인 이유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를계적 파악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남) 이주민운동의 정치적 의미는 업될히 사라져 버릴다 출

3 . 사 회학 적 연구 및 십리학 적 연구

l984년의 이주민 증가와 그로부터 발단될 동독출신 이주의 구조변화는 서독

내 사회학 연구분야에 전혀 새로운 연구가능성을 제공해 주있으며 또한 시로

운 양상의 과제를 부여하 다. 젓패, 서독측 동독연구의 제한성과 결손을 로

상해 주고 있으며 둘패, 양독간 특수상찰하에서 이민과 관련한 사회를합 사

희학 적인 문제의 제기 었다 를

장및설지 이후 저음으로 동독에서 찰전히 사회주의화될 대규모 독일인이

연방독일의 서쪽으로 찰다. 그들은 약 3o및전의 서방행 이주자, 즉 아직도

사 뢰주의 적 새재관이 나 사 린주의적 사회체제가 전혀 향을 미지지 를및및 특

징계층 인구(를및층 및 및금생활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등독주민의 사회

를계적 정글치 를 대표하는 것이있다. 물를 출국여 행물결은 양적인 규모로 블

때 서독지 역 사회에의 를합이 라는 를재재기 가 애상되기 도 편는대 당시 서독에

서는 비교적 높은 실업를을 기록하고 있및고 게다가 대대적인 정주민과 망명

신 청자가 쇄도하는 삼태있기 때를이 있다. 연구의 주된 대상은 출국여힝의 동

기, 를국여 행과 관련한 교를를재로부터 시작하여 이주민이 인방독일 서부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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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희적으로 를합되 는데 따르는 과절과 같은 를제점이며, 이주민을 동독주민 중

대표적인 사피학적 E구대상으로 쥐글하려는 시도도 있다 출 할시 에는 이 주자

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조사 실시는 상당히 어려웠다 구

이와 같이 광법위 하고 복합적 인 분제점에 비해 연구는 제한적 이었으며 따라

서 및구결과는 미미하다. 해당연구에 대한 정지적, 재정적 지친 부족은 특히

당시 서독내에서 지배적이던 독일정책적 관점 때문이 었다. 당시 정부는 독일

를일이 주요정잭 복표 기 때를에 동독지 역으로부터 서독지 역으로 이주하는

독일인들의 통합에 따르는 특수한 문제림이 있으리 라고 인정할 수도 인정하려

고 도 하지 많았다. 게다가 동독출신 이주민들은 다른 독일계나 외국인 이주

자들에 비해 법적으로 분명하게 특권을 누리고 있어 당장 특수한 문제집단으

로 를이지 않았다. 동 .서 독일민들간의 언어와 를화의 공를성을 강조하며

4o년 간에 걸친 양독의 진후사회 의 상반된 세계관과 상이한 사회구조로부터 사

회화 과절이 다를 뿐만 아니라 따라서 인간의 를합에 분제점이 없지 많을 것

이라는 가능성을 애씨 배제하려 및다. 이주민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결과

출국과정 에서 이주민들이 엄정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조사되 있으며 , 이와 같

은 스트레스현상은 이주희망 주민들에 대해 장기간에 걸져 동독정부가 정치적

술수와 사회적 차별을 를해 이를 억압識다는 사실을 반업하고 있으며 이주민

들이 양독사회 애 있는 전혀 다른 양상의 사희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체험하

출을 반 하는 것이기도 하 다. 더구나 사회를합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결과

는 특일정책적으로 매우 중대한 이미를 지및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따르

면 이주민들이 서쪽에서 '외형적' 사희적응(주택과 직장)애는 절대적으로 성

공하었읍에 반해 협의의 사회적 및 사희심리학적 적응(사회 접촉, 가치관, 새

게관 등)에 및어서는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는 모순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이중적 적응의 걸과는 한및으로는 동독를신 이주자들의 매우 신속하고

성공적 인 '물질 적'적응에 대한 서부독일 인들의 시기심으로, 다를 한필으로는

이주민들이 '비물절적' 적응의 실패로 인한 사회적 고림화 현상브로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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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주민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포기의 >엘리 트 이주민' 대신 소

위 사회의 '평근부류'가 등장합으로씨 사회적 를제가 야기될 적이 없지는 많

.았지 만 이주민 를찰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감이 를일에 따른 서독의 포경기 는

대규모 이주자들의 경제 적 를합에 십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많도록 해주있다 찰

4 . 이주민분동으로부터 독일통일 로

l 9 8 4 년도 이주민의 서독지 역애의 를합은 사회학적으로 "재를일을 위한 데스

트"(l)라고 해석해 본다면 독일를일이 후 이주민과 그 를합를제는 사회적 및구

를 위긴 최적의 데마가 아닐 수 없다. 피냐하면 독일의 국가적 를일과절중의

이주민 연구로부터 얻는 인식을 양독간 사회와 주민의 사회적 블합을 위해 찰

용할수 있기 때들이 다. 이와 같이 가지 , 규범, 세계관 등의 사회적 성격을 다

루는 특일를일를제 억은 당분간 법를> 정정t 경재, 교육제도l 사회복지체제

등과 찰은 불 질적인 분야의 긴급한 과재 때문에 우선순위 에서 려날 것이다 출

그러나 이와 감은 차될의 를제점들이 새월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눈에 띄게

발생 될 것 이 다 출

45및간이 나 분단되 어 상이한 력사마져 만들어 진 독일인들간의 사회심리학적

"정채성"(Identitaeten)이 과및, 그리고 어떻게 서로 적응하및서 양림할 수

있을런지 지급까지 실시될 여른조사로서는 만족할만한 해답이 구해지지 많고

있다. 이주민 연구에 있어서는 이주민은 정상 동독시 민로다 두드러지 게 구분

될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동독혁명의 해(l犯9년도)에 있었

및 이주민운동의 규모로 볼때 과및 혁명과 이주라는 두가지 과정이 그 월인과

결과상 상관관계가 있됐는가? 라는 문재점를 설정해 볼수 있다. 과언 출국여

행운동이 동독의 및혁를 포래하는 최소한의 월 인이었는가 ?(2) 국가로위부가

출국여행의 진진에 어느 정도나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느 징도로 관

측하고 있었는지 에 대하여서 는 현재 기록분서로서 밭혀있다.(3) 그러나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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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를제에 대해 단순히 릴 인과 결과를 따지는 방법으로는 명확한 해답을 구하

기가 집중 적7 연구이후에도 거의 불가늘랄 것이다 燎

5 . 동특행 이주

독 일전후 역사상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에 병템하여 그 반대 방향으로의

이주도 없지 많았다. 그러나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주는 양적으로 l96l딘 장

벽구축이 래 점점 줄있다 출 동독행 이주에 관한 출적파악은 불가능한데 그들

의 동독내 주거지 를 연방독일의 관 청에 신고한 사람들만 공식 를계로 집계되

어 있고 서독과 서베를린 간의 진입로를 를해 서독에서 동독으로 가려는 이주

민에게는 서 방측이 진혀 강시 하지 많아 '열려 진 분'이 나 마받가지 기 때문

이다 .

연방를계 청은 l988및도 동독행 이주민수는 2,360U (1978U 1,177U. 1986

닌 2,5l6명)이 라고 로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치는 불확실한 것으로서

대강지 라는 의미만 있을 를이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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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오 르그 레 로 sf

(Georg Ress)

l. 국제 법 질서속의 자결및

자결련 (Selbstbestiiamungsrec暇)은 제2자세계대 전후 일반 국제법의 기본될

직으로 인절되었다. 자결권의 적용근거는 조약상의 규정이나 기타 국가간의

관행에서 찾을 수 있다. 자결권은 유엔헌장 제l조 2항 및 제55조에 "기본월

력" 이라고 규정되 고 있다. 자결권 은 l966년 l2월 l9일자 시민직 . 정지적 권

리에 관한 협약 및 경제적 . 사회적 . 를화적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모든 민족

의 주체적 권리로시 인정되및다. 상기 2개 협약의 제l조 l항에는 공히 "모든

민족은 자결권을 갖고 있다. 모든 국민은 자결럴과 더불어 그들의 징치적 삼

태를 자유를게 결정하고 그들의 경제 적 . 사회적 . 문화직 발전과정을 자유스럽

게 형성한다." (l)라고 되어 있다. 자결권은 나미비아와 서부 사하라에 관한

국재사법재 판소의 2가지 판래에서 법를적으로 국제 법의 기본원 직으로 인정되

있다. 오늘날 국제 법학에 있어서는 자결권 이 그 집단적 성격과는 별도로 진정

한 법적성적을 갖고 있다는 점에 견해가 일치되고 있다.(2) 단지 자결철의 강

템법주의(jus cogens), 즉 제조약의 권리에 관한 비앤나합의 재53조가 의미하

는 성격애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3) 내용적으로 를때 모든 "국민 " (vo-

lk)해게는 자체의 운명을 자채의 책임으로 결절하고, 핀한다면 자체국가를 수

릴할 권한이 료장될다.(4) 자결딘은 공격적 자결된 과 방어적 자결린 으로 구분

된다.(5) 자결권 의 주채는 유앤 인린협약의 문안대로 *a11 peoples' 이며 식

및지 를치하의 민족에 대한 재한은 국재법학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관행

애 있어서 도 배제되 어야 한다.(6)

차 자르란트(Saarland)대학 공법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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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결권 과 독일를일의 달성

전독일국민 (das gesantdeutsche Volk = 독 일민족 dle deutsche Nation)이

자결를의 주체이다.(7) 법적 . 정치 적 의미에서 독일민족의 존속여부에 관한

결정적 요인은 단지 존재 그 자체로서 객관적 현상만으로도 충분하다. 비록

구동독이 l9d및도 헌법과 더불어 더이상 "독일민족" (deutsche Nation)을

말하지 많고 단지 ''독일 민족성 " (deutsche Nationalitaet) 만을 주장하고 있

있지만, 공동의 력사 . 언어 . 분화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민족적 동질성과

민족를일에의 의지라는 우리의식(Wir-Bewusstsein)으로 비추어 볼때 독일민족

의 지속성에는 의심할 여지가 전연 없있다. 기본조약 전문에 표현되어 있는

민족 문제에 양독간 의견차이 언급과 '시 민사희 적 민족 ' (buergerliche Na-

tion)과 '사회 주의적 민족 ' (soziallstische Natlon)으로 분리할 것을 주장하

던 동독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접측을 를해 인간생활의 분단을 예방함

으로치 양독간애는 동질의 식이 유지되어왔다 찰

특 일민족은 l99o년 lo월 3 일 독일의 국가적 블 일달성을 를해 자결권 을 행사

및다. 이와 같은 자결권 행사는 각 민족의 자결권 사이에 또한 주권존중에 관

한 모든 국가의 권리간에 더 이상 긴장이 존재하지 많았기 때분에 아무런 문

재 점 없이 가능하었다.(8) 독자적 인 사회주의 적 독 일민족을 새로이 창조해 로

려및 시도가 좌절될 이래(9), 구동독은 l989년 가을 정화혁 명이 일어나자 새

삼스럽재 "독일및족" (die deutsche Nation)을 다시 자각하재 되었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궁극적으로 그곳으로부터 블 리될 수 없었던 독 일및방공화국 이

라는 독일국가(deutscher Staat)로 돌아출 수 밖애 없있다.(lo) 과거 서독애

서는 기분법 뿐만 아니라 국제 법의 규절애 따라 등독을 독자적 인 국가로서 항

구화 하려는 의지(ll)는 존재하지 많았으며 , 동독을 구성하고 있던 국 민 역시

l9린년 3월 인민의회선거의 결과에서도 잘 나타딘듯이 , 그러및 의지가 전혀

없및다. 기를법 제23조 2항애 의한 국가적 를 일방안을 동독에 있는 독 일인들

이 자유로를 자결권 행사를 를해 선택했다는 사실애 비추어 볼때 동독이 단순

히 를수(Anschluss)되 얼다는 주장은 결코 성 릴될 수 없다.(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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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결권f 독일에 대한 4대국 권리 및 책입

자걸권은 4대국의 '전체로서의 독일' 과의 관계에서 봔만 아니라 양 독일

국가와의 관제에서도 4대국에게 구속력을 갖고 있었다.(l3) 자결권 실현의 내

적 측및으로 볼때 공동발연권은 얼있지만 독일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결정은 전적으로 를일인들의 수중에 있있다. (l4) 및련 역시 외교정 책을

변경, 국제법에 대한 '사회주의적 ' 해석으로부터 탈피하여 국가와 및족의

자결권 을 인정하게 점으로씨 일정기간동안 독일의 자결권 을 유로하다가 결국

l99o널조 이와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에 이르했다.(l5) 그에 따라 '독일 찰 련

최종규정애 관한 조약' (소위 '2+4 ' 조약)의 협상당사국들 역시 민족자결될

을 민식하게 되었다.(l6) 동 조약 협상당사국들은 그 " 인렇한다" (wuerdigen)

라는 표현을 를해 특일민족의 자결권 행사, 그리고 자결권 행사의 결과, 즉

독일를일을 달성하려는 의지표명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취및다.(l7) 료한

이들은 독일블일과 더불어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국가가 되면 베를린 과 전체로

서의 독일에 대한 4대국의 권리와 책임이 동 조약과 함께 그 표린을 상실한다

는 접을 인정라 다.(l8)

4대국의 상당및 공동 결정사항출 고려한다 하더라도 또및 그들이 요주찰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만 자유스런 결정이있다고 정가되 어질 수

있다.(l9) 이와 같은 정가를 할 수 밖에 먼는 법 해석상의 의부는 조약자제로

부터 나오는데, 이 조약은 자결권 정사의 자유와 조약채결 당사국들의 관게를

서로 구속력이 및도록 확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길코 른및을 창설

적으로(konstitutiv)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적(deklaratorisch)으로 확

정하는 것애 지나지 많는다는 점이 자유에 대한 이해측면에서 로및 타당하다 準

국제법 적용 또한 상황에 의한 t감제 ' 애 의해서도 이주어진다. 비록 독일를

일의 9가 로 l937및 도 국경에 의한 독일로다 l/4의 국토가 줄어들었지 만 독일

인들의 결단은 자유스런 것이다. 이재까지 견지하던 법적 입장을 내적인 절요

성에 따라 포기찰다는 것 역시 자유이 다. 게다가 독일민족의 자결천 에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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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 자 결권

적딘로 글및절. 독및의 및토적 주핀을 특정지 역까지 확장되 도록 요구하는 강재

싫도 존재하지 많는다.(2o)

4 . 자및.천 과 구독 및 를부지 역의 독 및.긴

독일를일은 서독과 를독긴의 를일조약이 비준됨으로씨 찰성되띤다. 이와 찰

은 독일를및 의 찰인출 단독에 있는 독일긴들의 의지에 따라 가능하면다. 오데

르-나이제 겪게 를부지 역에 인는 독일근를이 독일를일애 참여하지 많았지만

자절.주. 의 템사가 절과적 으로 축소되지 는 많만다. 기본법 제l46조가 의미하는

'?독일 국긴' 이? 기본법 제ii6조가 의미하는 모든 독일?.! , 즉 외국에 살고

있는 독및긴들도 포합q 다. 독를.긴족의 대글출 이루고 있는 서독과 를독에 살

고 있는 독일. ?)들이 ?독 적 으로 의희를 를해 를 및의 할심과 "독일 관긴 최를

및.리" 에 합의하및다. 따라서 를일될 독 일단찰른화구은 를 ?드에 대해서 및토

핀 반찰주랄과 함께 구를부지 역에 었는 독일. 긴들를 위박 자길것을 더이상 요

구할 수 없다.(21) '2+4조 약' 에 담7? 독및. 긴족에 의만 자결핀 템사는 서독과

를독간의 를일조약살에 업시될 ? 법게절과 분및히 관라되 어 있다.(22) 서독과

폴만드박에 체결될 기존국겪 꼭및조약 역시 오직 를일독일내 주민에 대근 독

일박족의 자를.친 임을 이해해야 한다.(23) 자편핀 의 자유스런 행사와 같은 특

절구 법적 긴일이 존재구다고 확긴하는 국가는 사실과 법적?실 사이의 찰계

를 판단할 의무가 있다.(24) 후일 그 국가는 독 일민족의 자결핀 이 불글분하게

수템되 었다고 주간할 수 없다. 구독일 를부지 역에 인는 독일딘들은 독및9.!입

에는 를릴띤으나 이들은 많으로 조약할 할조되 어 있는 소수민 족의 인친을 할

유찰 수 밖에 없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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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터 유 링 *

(Peter Juling)

l. 역사적 및월

자민당(FDp)의 독일정책은 바이마르 공화국 이전의 자유민 주주의자들의 정

치 적 사고방식 에 역사적 인 근거를 두고 있다 출 l9세기 조의 절대주의 와 귀족

주의에 대해 자유주의자들은 헌 법과 법치국가될 직에 의거하여 모든 독 일인을

위한 민족를일국가를 건설하려 하됐다. 이러한 자유주의자들의 정치적 기본

방침은 l848년부터 l849년 간의 자유주의 혁명이 실패한 이추, l87l년 독 일

제국이 건설되 고 바이마르공화국이 창설될 때까지 변하지 많았다. 그리하여

l945및 부터 l946년까지 독 일내 각 점령지 역에서 지 역적인 자유민 주주의 정당

들이 재조직 필때 그 정강정책의 주요 내용중의 하나가 를일될 독일의 재 건이

있다 .

2 . 자유선거를 를한 를 일

서방 점령지 역의 자유주의 정당들은 l947년 이미 및련 점령지 력의 자유민주

당(LDPD)와 함께 "즉각적 인 독일 를일국가 재건"을 주장편다. 자유민주주의자

들은 "모든 점령 지 력내에서 자유민 주 선거의 실시와 모든 민주정 당의 리용.,

독 일민족의 의지애 의한 전독정부의 구성"을 재 안및다.(1) 1949및 젓 서독연

방절부가 기 민당/기사당. 자 민당. 연정으로 출발하자 자 민당은 이러한 독일를

일초선을 견지및다. 이러한 기조위에서 l952및 독일조약과 찰럽 방위공동체애

관한 조약제결시에도 이러한 제조약이 "독일의 를일을 저해하며, 독일를일

차 다스 팔라멘 트지 (Das Parlaiaent)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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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자및당(FDp)의 독일정걱

정책결정의 자유를 사전에 블리해 버린다M는 비판을 극복할 수 있었다.(2)

할내 일.각에서는 그러나 할 게오르그 플라이더러 (Karl Georg Pfleiderer)

의핀같은 겪우 단내에서 할시는 지지를 밭지 를努지 단 서구우방과의 동매관제

애 대박 하나의 대? 를 제시하기도 및다. 그는 를.서 양된및에 의해 점령될

양 독 ? 중관지 역애 " 일정긴 제 ? 필 근력을 갖는 ? 족방위군을 갖는 재3의 독

출. 지역" 을 친및하여 독일글일출 이룩하고자 제 ?핀다.(3) 및련 점림지역을

모스고바의 찰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긴서도 서구 글매국들은 오데르-나이

제 정계를까지 박출시 절 수도 있는 이러친 원책및 ? 을 를해 를라이 더러는 독

일분받과 를독주단를의 부자유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늘정을 모색했다. 그는

"근독小거일시 주찰은 笠간과 협찰를 아예 하지 많졌다는 의 도로 의십 찰기

쉬우며 , 독 일글 일출 이를 수 있는 설 밭란은 희랄를 없애버 리는 것" 이라고 핀

찰절부의 절 책출 비 박및다.(4)

3 . 유 럽 ? 로 문 제

플라이 더러가 독 일 를 및문제의 력십 으로서 로 긴의 ? 딘 이 해를 재차 할조하

고 , 자민단의 당시 할수 박 토바스 릴러가 및라좌의 협할재게를 주장하며

이니석터브를 취하자 자q. 할은 유럽의 不딘문제를 글접적으로 논의하기 시 작

및다. l956및조 대외 점책 및 독및. 절책을 위요긴 아데나워와의 를롸 때를에 연

정이 깨어지자, l956박 자 긴할 뷔르츠부르츠 (Wuerzburg) 당 대회는 "독일글

일을 이즉하기 위? 독일. 인들의 기여를 촉구하고 4란의 독일에 대한 입할을

이해하여 자유q 주 적 제 인리와 호과적 긴 근딘가 확로되 도록 하자" 고 긴 단하

띤다 .兆 )

독 일문제의 독자적 ? 해길밭구 모색의 일찰으로 자 근밭은 아데나워의 임책에

?대하며 독 일절화조약의 료 ? 를 제시인다. 이 밭 ?에는 유럽단로를제 해길을

위 ? 제 조 약(예를 를 ? 비핵지 대화), 독 및 류 및.국가의 ? 일 , 찰독 국가기 찰 만

에 및 절.적긴 관 계 글 # 조치 에 관근 찰의 들의 내各이 포함되 어 있었다.(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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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 자민당(FDp) 의 독일정책

4 . 양독간 협상의 측구

자 민당은 독 일정책의 u찰으로 동독과 접촉할준비가되어 란출를 항상?

언및다. 4대 접령국이 리용하고, 독일인들의 업무소관에 속하는 한 통일달성

을 위해서 가능한한 많은 조치의 실현에 7력하고자 하및다. 동독과의 협상

요구가 자민당의 새로운 독일정척의 기조가 되있다. l959및 베를린 당대회 에

서는 양독간 공동위찰회의 설치를 새로이 주장했다 雌

에르하르트 정부에서 l96l년 베를린 장벽 구축이 부 를독문제 장찰을 지및 바

있는 새 로 운 자민당 당루 에리히 멘데(Erich Mende)는 독일절책에 있어 늘 새

로 운 이니서터 츠를 취하려 하 다. 베를린 의 를과사증 협정이 첫회담의 결실

로 나타난 이후. l964년 l2월 l9일 자민당은 "과도기간 동안 분단으로 인한

고 를 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경제, 교를, 문화, 체육 분야에서 전독실무위를

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및다.(7) 불를 연정파트너 인 기민당/기사당은 이에 대

해 릴 담편 다 零

국제정치 상찰이 변화하고, 동.서 진 간에 화해 무드가 고조되자 자민당은

더 욱 새로운 재안을 하자는데, 더이상 전방이 없는 구시대의 를일정책 대신에

양독국가간의 상호및결을 롱한 결합을 추진하는 정책 (eine Politik der Ver-

Klaninerung)을 천명및다. 당시 자민당 대및인이있던 볼프강 출베르(Wolfgang

Schollwer)는 서독 단독대표권의 포기, 독일내 2재 국가성의 인절, 오더-나이

때 경 계선의 일정을 새로운 독일정책의 기조를 로았다.(8) 1966및 자민당의

연정탈퇴, 기민당/기사당과 사민당의 대연정은 이러한 자민당내 신사고형 성을

더욱 촉 진시 됐다 출

울베르는 l966 년 l2월 "긴장완화겅 책"(Politik der Entkranpfung)을 표방하

며 M서로 상이한 사회질서를 갖고 있는 양독국가간의 협력과 동.서 진잉간의

이해를 도모하기 7 해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동.서독은 각각 냉된에서 양진

의 정병이 되지말아야 한다"고 주장및다.(간 그는 이안애서 동독과의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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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로유급지 , 중부유럽 애서 만정된 비힉지 대화, 동구전 국가들의수고, 양

독국가의 유및가입 를 측구및다. 이러근 톨베르의 만은 당내 . 외애 많은 논 t

을 일으됐다. 당시 당의 재 핀담당 책입자 관 구스 블프강 루긴(Hans Wolf-

gang Rubin)은 찰때르를 출호하는 근 기 고문에서 "를 일을 것하는 사랍은 사실

단절에 따르는 많은 부 작를이 예할되 더라도 오데르 -나이때 ?를 7 정하고, 다

글 독 일랄에 글 r 주 피 국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를. 를 긴인해야9c)-"(10)고

주 장및 다 출

l967딘 4될. 5 일 하는버 단대회 에서는 를템국를의 를피하 에 라그 어박 박적 출

를 적긴 긴제조긴 없이 찰측이 참여하는 "협상를 게시해야 하며(ll), 할측이

튜수로 참여하는 독일문.제 해를.을 긴담차는 근독위年. 회를 를.치해야 구다고

? 긴하었다. 아출러 국겪문제와 관 박치서는 " 가 늘 r t 분단독일 의 를합는력

이 템토 적 단 문제 때문에 좌 절되 어서 는 ? 될 다"라고 ? 친하 다. (l2)

5 . 톨독과의 조약체결을 를긴 독일정책 추진

대 박인의 를받임 직과 독 및.할책이 침제에 바지고 자 핀를이 인책길정 과 향에

서 소외되자 자 근할은 더욱 새로운 할책를 개발하게 된다. 단할의회 부의 할

이 및만 밭터 천KWalter Schell)이 할수가 되자 , l969만 l될 자 7 당은 친차의

회에 를독과의 일박조약 (Generalvertrag) 조긴를 재출하띤다. 그 조약만의

주요내를은 양절부박 살주 긴린위 임자의 교찰, 무 력포기근 박, 절제 , 재 및 를

우 된, 들긴 , 교를, 문화, 과학, 부 역분야에서의 협 절체 결, 여행규제찰화조치

서 베 를 ? 피 ? 찰에 길속 들 이 얼다. (l3) 이러한 의회에서의 찰를은 성과가

없이 를 및다 찰

이 에 l969긴 근거시 글약 으로 자 긴 할은 를독과 조약를 를 긴 관계의 제 도

화 , 미국이 참여하는 가글데 구유 럽 근로회 의의 재최를 주찰및다.(l4) 근거

에서 톨 리후 사 긴할/자긴 할박인은 이러? 절책를 하나하나 설긴시켜 나간다 準

자박할의 당수이자 외할이될 밭터 천.은 톨반조약의 체결과 베를된애 대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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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국 협찰, 들독과의 관계 임상화를 서 로 단게시키 ? 서 유기 적으로 찰 련정책

를 추 7 하 다. 고는 M하나가 제 도 적으로 규정필 루얘야 또 다를하나가 료력

을 랄휘할 수 인다"는 친 리를 고수및다.(l5) 자 박당은 이제 독 일정책과 들 반

정책을 추친합에 있어 ? 도자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공동으로 절책을 결정하

는 위치에 서 게 되 있다. 그러나 할내에서는 이러r 츠긴과 찰 핀하여 논 ? 이

많았으며 , 소속의 인의 일부는 할출 터나기 도 했다 출

6 . 자 길천 관 7

자근할근 이러긴 새로운 절책의 토대위 에 l975박 lo천. 27및. 마?l로 할대회

에서 "자 7 할 의 새로운 독및인책"을 절의하 는데. 여기서는 "어박 댓가를

치루고라도 를및.은 이루는 및이 절죠 자 7 할의 곡표가 아니므로 자 긴할은 긴

족국가적 인 를 일게 념로다는, 자길련. 이라는 차도찰 수 없는 기본권 일단을 지

찰해야 긴다"라고 근 긴하었다.(l6) 또 ? 이 할대회 에서는 서독정부가 양독박

양진딘간 경제적 ? 격차에 주목해야 하며, 이긴 의미에서 독일정책은 또?

"미래를 위간 투자절책"이 되어야 ? 다 고 할조하얼다.(l7) 또는 독일인책은

결화 , 화해촉긴 임책이 되어야 긴다고 ? 언되 얼는 바 "란기 적으로 진인을 료

될하는 협력찰를과 점?l적긴 긴유 럽적박로절책 추구, 균컴 적긴 군축조지 , 군

사를맹구조의 구유럽적 천화체제로의 출찰를 를해 유럽의 평화룰 로란하는
' '

임 책이 되어 야 긴다고 주장했다.(l 8 )

l982구 기민당/기 사밭과 자 긴단 연및으로 절글이 바뀌 었지 만 자 7 당은 독 일

인책에는 친를이 없출를 小 근하고, 내독관계의 지속적 근 발긴출 약속및다 출

l 9 8 o ? 대 자 긴할내 독 일.것책 추 긴자 박 부 만수이 자 인내의 찰이 었박 블프찰 미

쉬니 U. (Wolfgang Mischnick)은 "5o근대 6o년대 우리 할내의 딘각자를이 실?

하고 자 및 딘 임책들이 r 재 박 반인부의 주 요 절 책 으 로 채 택 되 고 있는 사 설 로

미루어 로긴 우리의 독 및.절책른 절.긴심를 확보하고 인다라고 말할 수 인다."

라 고 말 및 다 .(l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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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 자및당(FDp)의 독일정적

미쉬니를는 또한 기본조약 채결이후 동독의 자매정당인 동독자및당(LDPD)와

의 접측재게를 를임없이 모색해근 친들이다. l982및 처를으로 자민당 대표만

이 조청애 의해 동독자7 할 전당대회 얘 잠석했다 를 l984년 핀스터 자민당 당

대회에는 동독자긴당 대표란의 방를이 인었으며, l987박에는 미쉬니고 존자

참석및다.(2o) 아울러 자천할 될내교섭 ?채와 동독자긴 당 인민의회 교섭단채

간에 대표?를 교찰하 다. 그러나 미쉬니고는 "절할?의 대화가 정부? 협상

을 대체해서는 간될다"는 입장이 다. 그러나 그는 "절담간의 대화는 정부의

정책추긴 사긴? 계 또는 주박에서 분위기 를 조성하는데 기여긴다. 이근에는

정당간의 접촉이 비는글 받았으나, 오늘날 들독대표들은 찰부대표이 핀, 의회 聲

절할 대표이찰 다 환및출 할는다"라고 주할했다.(2l)

7 . 독 일통 일 달성

l989할 ll될 9및 동독의 장력개할 이후 자민당은 단방정부내에서는 된서외

살를 를해, 의회에서는 랍스돌프를 를해 독일를일출 적극적으로 추근있다출

겐서외 살은 독및의 를일이 4대 강국의 동의와 주단국의 지지하에, 유럽의 를

합과정 과 로조를 맞추어가며 주진되어야 t다고 주장한 만면, 랍스도르프는

국내절치핀에서 들독에서의 자유?거를 를해 점7 적딘 를합,사회 적 시장핀제

체제의 도입, 화페 . 경제 . 사뢰를할출 적극적으로 주장및다 帝

동독이 서독에 긴입되기 바로 직천에, 자? 할은 존독자? 당의 후계결당인

자유긴 주딘맹(Bund Freier Deiaokraten) 및 l9的딘 가을 이후 새로이 결정될

를독지 역 자7 단, 독일광란할(Deutsche Forumpartei)와 l99o및 8될. ll일 하

는버 할대회를 를해 를합하 다. 들.서독 를합 자민당의 조대 당수인 람스

도르프는 자긴당이 제일. 단저 를합되 었출을 강조하7서 , 독일정책 추진에 있

어서 자유주의 이념출 실.t하기 위해 최선을 다랄 것를 다집하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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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자 및당(FDp)의 독 일정적

자민당의 지지를이 급상승한 l99o년 l2월 2 일 첫 전독를선 선거 프로그램애

서 자민당은 다읍과 같은 미래의 비젼을 재시識다. "독일를일은유럽의 를찰에

기여해야 할다. 독일은 더이상 유럽분얼의 원 긴을 재공하는 국가나 매권 정치

의 를만으로서가 아니라, 민주적 제가치 절서가 확 립필 유럽의 선도자 역할을

하 는 국가 가 되 어 야 근 다 출 독 일를 일은 감인 적긴 긴족 적 이기주의에 이끌지

많고 유럽의 일부로서 유럽를 잭임지 는대 기여해야 박다".(23)

8 . 길 른

자 긴할은 5o박대 이후 들일이 오 직 자 유 ? 거 만출 를해서 이루워 질 수 인으

며 또한 및람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될 수 업다는 사 실이 분 명해 진 이후 , 긴실

성 있는 독 일절책을 료색하기 위해 7 력리 왔다. 따라서 자 민만은 동.서롸해

정 잭의 들내애서 독자적 박 독일 분단 극 복 방단를 제 시 인다. 당 장 독 일를일이

이루어절 수 없는 할황에서는 할독 주 민? 의 유대와 출통 귀속의 식이 강화되

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재 발핀으며 , 이를 위해 "글독과는 대화해서는 안될다

는 터부"를 분쇄해 나간다 출

7 o ? 대 이래의 자 q 할의 독 일정책은 를.서 진 근의 긴 할찰화에 기여및으

며 , 주빈들의 박리도모와 베를린 시 민의 자유와. 인존전 확로를 위해 동독과

발은 조 약를 체길하는데 기여하 다 龜

l969딘 이후 자 민당은 동구권 과의 화해 정책 주구, 유럽의 군축정 책 장려 출

구주박로협 력회의(CSCE) 과리을 를? 유 럽절화질서 정착를 를해 를.들부유럽

의 임치 적 재혁에도 기여및으며 , 이러한 기여는 글독에서의 대 딘혁과 독일를

일 할치 를 가져 왔다 고 확 ? 긴 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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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터 를프바씨치히 *

(Gunter Holzweissig)

l . 게 넘

정로란 수신자의 지식을 넓혀주는 뉴스와 신조의 송수신 을 말하며 커뮤니 체

이션은 정로교류의 과정과 결과를 를한다.(l) 정로교류는 분단될 독일하에서

상당히 제한되 있 는데 그 이유는 동독의 당과 국가지 도부가 l989년 가을까지

주민들에게 정로의 자유권 -접근이 가능한 정로를 천을 무제한 이용하고 이를

제 3자에게 전달하는 권리- 을 금지및기 때문이다. 의사표현, 정로, 언른의

자유가 서득의 기본법(제5조)에는 명백히 로장되 어 있는데 반해서 동독은 이

같은 자유를 "계급적 인 입장" 에서 자의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있다. 구동독

의 헌법은 l974년 lo월 7일 의사표현의 자유, 언른의 자유를 오직 "헌법의

기본징신 에 따라M 로장한다고 규정및는데, 이는 독 일 사회주의를 일당(sED)의

주도적 인 역할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로의 자유는 구동독 헌법

에 전혀 언급이 없다 구

2 . 독일문재얘 있어서 정르교류의 의의

국토가 블단되 었고 특히 동독 지도부의 방해가 있있지 만 잉독간애는 지속적

인 정로교류가 있및다. 구동독 주민의 정로애 대한 욕구가 독일 사회주의 를

일할(sED)의 제한적 인 언를절 책 .때문아 재대로 충족될 수는 없있지 만, 앙독간

여행 및 우및교글, 특히 전파매채 덕분얘 동독국민들은 다를 정로 월천애 접

근할 수 있띤다 출 또한 서독의 신문 등을 출수 있게 해달라는 간곡한 요구가

寧 언방절치 교육샌타(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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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에서 줄곧 있어 왔으며, "모든 종류의 정죠를 폭딘게 유포시릴 수 있게

하자 .. 는 구주안로렇 력회의(CSCE)의 최종 결의도 있얼다. 그러나 사회주의 통

일당은 이같은 요구와 결의를 끝내 거부및는데 그 이유는 무엇료다도 주민들

의 광범리 할층이 전체독일 국민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있고, 구서독에서의 정

tl, 경제, 분화적 인 사건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커걱간다는 점을 잘 알고 있

었기 때문이다 찰

독일분단이 기정사실화 되자서독정부는 특히 譜은세대들에게 동독에 대한

정로를 제공해 줄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있다. 물른 동독의 매제들은 이

러한 욕구를 충족시 키는데 기여할 수도 얼었고, 기여할 의사도 업었다. 동독

의 신를 등 인쇄매제 자료들은 몇몇예외를 제외하고는 서독으로 반입될 수는

있었지 만이에대한서독내의 수요는 거의 업 다. 그이유는 이신문잡지 의

외관이 흡미를 유발시 키지 못및을 분더러 내용이 기본적으로사회주의 를일당

의 츠선에서 한지도 벗어나지 많는 것이었기 때문이 다. 이는 동독의 라디오나

Tv방송의 경우에도 마근가지 다. 동독의 방송은 지상전파나 케이블로 서독내

국경지 방과 서베를린 애서 청취가 가능및었다. 서독인 들은 동독의 방송에 거의

관심이 없있으며 간측 이들 방송출 청취한다 하더라도 일부 스포츠나 근화 를

로그 램 또 는 출러간 독일극 화 등 극히제한적 인프로에만 관심이 있 다.

따라서 동 鷺서독 국민를에게 를일의 당위성과 독일인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력

할은독일문재에 관해 록넓은 로도를한 서독의 라디오와 Tv얘 의해서 수행필

수 밖에 없있다 雌

2 . l . 전파매체와 커뮤니 캐이션 기술상의 전제조건

구서 독 연방의 각주들의 방송빕가 방송공사의 정관애는 서독기출법 및를얘

서 강조된 를일이 라는지상명제가 방송얘서 존중되 도록금정되 어 있다. l98o

년8월 2o일 채결될 를독방송(NDR)의 국가조약해는 북독방송의 프로그램들이

tt정화를고 자유를게 독일를일출 이루게 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고 규 정되 어

있다. i963년 4월 i일방송을 시작한독일공업방송인 제料v방송(zDF)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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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에 는 다을 과 같 이 규정되 어 있다 : " 독 일 제2Tv 방송은 전체 독 일의 Tv

시 정자들에게 세계에서 어나는 사 건에 대 ? 걱관적 인 정모를 제공하고 특히

독일의 현설 에 대한 공 정한 모습을 전달해야 한다" .

i962년 필를에 설치될 도 이쉬란드풍는 라디오방송(DLF) - 독 일 단파 라디오

방송(Deutsche Welle)과 합께 서독 연방 법를에 의해서 설치 - 의 정관 제 2조

는 다읍과 같이 규 정하고 있다 : "도이 취 란트풍고 라디오방송의 임무는 독 일

에 관한 공정하고 포괄적 인 정로를 독 일 및 유럽국가들에게 전달하는데 있

다 " . 서 득 기본 법 제5조가 의사표현의 자유를 죠장하고 있고, 공 및방송이 라

는 성격상 집행부 이외의 방송공사의 여타의 기관은 국가로부터 전혀 간섭을

받지 많지 만, 구서독 방송법 은 기본 법이 부과한 헌 법상의 의부 - 를 일이라는

지상명제 - 를 존중하지 많으면 안되 었다.(2) 상 업방송사들은 이러한 의무에

기 속되지 는 많았으나 자 발 적 으 로 이 러 한 지 상멍제에 따 라 행동및다.(3)

전독 일에서 정취가 가능및던 도이취란트풍고 라디오 방송은 이러한 절신에

입각해서 다 른 어 느 방송 매 체 들 로 다 도 구동독 청쥐자들이 특별히 관 심 을 가

지 는 분야에 대해서 신 경을 및다. 도 이취 란 트 풍 5 라디 오방송은 동독의 방송

매체가 걸러내고 축소해서 로도함으로피 나타나는 정로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

려고 츠 력및다. 베를린 지 역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한 것은 미국 공로저에

서 프 로 5 램 및성 및 방송권 을 갖고 있던 리아스 방송(RIAS)과 독 일방송협희

(ARD) 회천사의 하나인 자유베를린 Tv방송(sFB)이 담당편으며 8o년대 말애는

지상파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상업방송도 재한적이기는 하나 한 활을 望다 零

7o딘대료 동독 지도부는 서독의 라디오방송 정취자들을 그들이 목적하는대

로 이용해 로고자 시도및있으나 성과가 없자 동독 국가로위부(Stasi) 선전국

에 의해서 만들어 진 '자유방송 904(Freiheitssender 904)' , '군인 방송 린5

(Soldatensender 935)' 의 프로그램들을 중단시 릴다. 반면애 '동독 라디오 방

송(Deutschlandsender)' 은 l97l년 ll월 l5일 '동독의 소리 ' 로 이를이 바위

있다가 l99o및 2월 다시 앳 이를을 찾게 되및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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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9l및 l월 해체될 서독 내독관계성은 l96o년 이래 매년 독일정치를 내용으

로한 Tv 및 라디오 방 물에 대해 야콥-카이저 상(Jakob-Kalser)과 에른스트 -

로이터 상(Ernst-Reuter-Preis)을 시상해 왔다. 이 상을 받았던 방 를은 특

히 블단독일 문제를 주제로한 것이거나 또는 분단될 독 일에 사는 국민간의 관

게 를 다 를 것들이 있다 출 이러한 시상 덕분에 서 독 방송매체에서의 동독에 관

한 모도의 질이나 양이 높아지 게 되 있다. l986년 동서 독간에 제 결될 문화협 정

또한 이같은 양이나 질적인 향상에 기여및다 零 동 협 정 제9조에 따라 서독의

방송협회 (ARD) 및 제2Tv방송(zDF)은 동독 Tv방송(Fernsehen der DDR)과 제 한

적이나마 프로그램을 교활하고 플화부문에 있어서 프로그랩제작에 상호지될을

및는데 이것이 동독의 급격한 변혁을 가져 오게 및다 를

동독의 독 일 Tv방송(DFF) - 동독은 이 방송의 이를을 l972년까지 사용해 오

다가, l972및 이루 등득 Tv방송(Fernsehen der DDR)으로 재 칭및으며 , l99o년

3월 다시 이 이를으로 바를읍 - 은 과거와 같이 구서독의 공 라디오 및 Tv방

송들과 협력을 해 왔다 이 시기 동서독의 공 방송이 중점을 둔 것은 구동독

지 역에서의 정치 적, 사 회 적 및화 문제 다. 를 일이되고 새로운 주들이 생기

게 되자 독일이 라는 전체적 인 차 될에서 라디오와 Tv방송의 재 편작업이 시 작되

있다 .

동독에서 서독의 Tv나 라디오를 개 인적으로 시 청하는 것이 결코 엄중한 벌

얘 처해지지 는 많았지 만, 이는 사상적으로 그리 바람직하지 를받 일로 간주되

있다. l96l년 8월 l3일 베를린 장력이 설지될 직후 동독의 자유독일정및단

(FDJ)은 서독쪽으로 항해진 지붕위 안태나를 철거및다. 그러나 i97i및 호네커

가 딘력을 장악한 후 동독을 대외적으로 게방될 국가라고 선전望고, 서독의

방송과 경쟁하는대 리 릴 필요가 .없다조 공언및다 출

l9f년 l2될 구동독 주민의 약9미는 독일재lTv방송과 재2Tv방출출 시청할

수 및게 되및다. 중파, 단파, 장파를 를한 서독의 라디오방송의 수신은 동독

애서 장시 가능 편다 찰
l 9 8 o 년대죠 이후 동독의 제신성은 몇및 대# 건축물이

서독의 재lTv 방송 및 제2Tv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공동안테나 l 설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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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북 인努다. l986닌 2될 28일자 방송령 에 의해서 주 민조합 료는 개개의 주

민이 특정한 조건하에서 콘동안테나블 실치하는 것이 리출되 었다. 따라서 서

독의 위성프로그 램은 위성 랄송 수 신이 가능한 파라를 안데나를 설치하 면 수신

이 가능편다. 구들독 지도부가 서독의 절로사회와 조속히 집목을 도모努기

때를애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 었다. 동독 지도부는 새로운 메디아(비

대오 레죠더 , 위성Tv, 비대오 텍스트, 엉상자료처 리)의 도 입애 대해서 거부반

응을 료었는데. 그 이유는 절제 적 핀 사 정t 특히 재 인꼭인 소비를 거의 를제할

수 없 띤기 때플이 다.(4) 그 러 나 동독의 작 가 들 은 동독이 및혁되 기 전 에 이 미

동독 지도부가 이할은 새로운 메디아의 도 입를 잉구히 막출 수는 없을 것이라

고 애측편다.(5)

2 .2 . 인쇄 매체

신문과 잡지는 l989년 가을까지 는 동서독간에 정로교류라는 측면해서 거의

의미가 없편다. l948및 전후의 정링상태하해서 동서독 상호간의 신문과 잡지

의 수입은 점령국들애 의해 금지되 었다. 서독에서는 l97l년 비로소 동독신 문

잡지의 구독이 제한받지 않게 되됐다. 그 수요는 서독내애서 그다지 높지 많

만는대, 학톨적 또는 업루상 목적으로 약 5.ooo밍의 독자들이 동독의 신문이

나 잡지를 구독및다. 동독은 자신의 신문, 잡지를 서독내얘서 판매하는대 s

제 뇨력하지 는 많았다. l96l년 선포된 지 방지의 대서독 수출금지 조지 를 제속

고수및다. 서독의 신문과 잡지는 공부상으로 그리고 육별한 경우 학술적인

목적에 의해서 단지 극소수만이 동독으로 반입되 있다. 찰터 출브리 히트(val-

ter Ulbricht)는 l964및 서독측얘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많을 것이라는 가정하

에 신를교류 재의를 해 왔다. 즉 .서독의 주간지 "디 라이트(Die Zeit)" 지와

일간지 "쥐드도이 천 차 이를(Sueddeutsche Zeitung)" 지 는 동독니에서 , 동독

의 당기찰지 성직의 M뇨이 에스 도이취할트(Neues Deutschland)" 지는 서독내

에서 판해결 수 있게 하자는 제 의 었다. 이어서 동독측은 " 디 바이트(Die

Zeit)" 지 에 대해서 기사교활를 라자고 재의해 왔는대, 교찰될 기사자료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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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에 일단 한 번 인쇄되자마자 사 회주의를 일당은 이 기사교류를 중단시 識다 를

나아가 들독를 우 편에 의해서 배달되 는 신문과 잡지 만이 수 입될 루 인다고 주

장및으며 , 서독측으로부터 오로지 공산주의 신문과 몇몇 비정치적인 전문잡지

수입만을 리용및다. 호네커가 l987및 서독을 방문한 이후에야 서독의 스포츠

취미, 유행 소재 등의 전문잡지가 동독으로 발송되거나, 여행자들에 의해서

받입될 수 있게 되 있다 準

국경개방 이후 .모든 제한조치 가 해제되 었다. 특히 구서특의 신문들중에서

동독 인근지역의 지방지 신분사들출 신설주들의 독자들을 위한 지방를을 창간

편다. 또한 서독의 신문사들를 구동독내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구동독 사회

주의 를일당의 기를지 성격을 띠고 있는 지방지들과의 협조를 시도및다. 물를

재정적 이유로 단 및게월만에 문을 받아야 및및 신문도 있긴 및지만 거의 8 o

여개의 새로를 신를들이 기존의 35개의 신문들과 할께 동독에서의 판매망 구

축을 위해 츠력및다. 비절가들은 이러근 사태발전에 대해서 구동독 신분시장

의 출수 또는 식민지화라고 비를및지 만 독자들은 l948및 이래 재속 누리지 를

해오던 정로의 자유라는 권리를 비로소 향유하게 되었다 를

3 . 독일 사회주의를일당의 반응

5o및대 이래 동독 사회주의 를일랄은 서독의 전파매체들이 사회주의 에 대한

사상적 인 선등과 특히 동특의 국내문제에 대해서 간섭한다고 비난및다. 동특

를 서독의 리아스 라디오방송(RIAS)이 l953및 6월 l7일 동독애서의 인민봉기

를 부추됐다는 비난을 퍼부됐다. 장벽이 리물어지기 전에 등독얘서 서독으로

대규모 도피의 행럴이 이어진데 대해서 동독은 서독의 전파 메리아에 책임을

및가시 됐다. 7o년대와 8o년대에도 사회주의 를일당은 자신의 를지업역의 결점

이 로도되기 근 하면 랄상 공격적인 행태를 취해왔다. 특히 사회주의를일당은

이러한 사태에 바로 이어 서독특바될 들의 찰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및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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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난 3o년 간 지 속 적으로 비난을 해오긴 및지 만 서독방송의 공식 적인 수신에

관한 입장은 변천되어 왔다. l96o년부터 l98u년까지 활-에두아르트 폰 류니츨

러(Karl-Eduard von Schnitzler)에 의해 운 되 및던 '류바르체 카 날(Schwarze

Kanal)' 은 월요일마다 동독의 제lTv 프로그램에서 흘러간 명화 다음에 방

되 었는데, 이 채 널에서 는 특 정 테마에 관해 서독 제lTv 방송 및 제2Tv 방송의

방명물을 발췌한 것이 있다. 이 방송은 특히 이 렇게 발췌될 방 물을 그 리 많

이 조작하여 방 하지는 많았다. 서독의 전파매제를 표과적으로 막을 수 얼다

는 것을 알았기 때를에 동독측에서는 어템게든 그들 나를대로의 방침을 강구

해야만 및다. 를베르트 링체(Nobert Linke)는 이러한 발전과 정출 @ l952년부

터 l97l년 까지의 적극적 수신방해 시기, @ 1971년부터 l98o및까지 의 즉인시

기, @ 1980년 이후의 자유를게 터늘은 시기 등 세단계로 구분및다. 이에따라

당과 국가는 서독의 방송 프로그램의 수신을 그대로 인정및을 쁜만 아니라

"제한하지 많고 조 연한 자세로 견지 한다는 점을 과시 " 및다.(6)

이같은 사 실은 l98o및대 중 반 이후에나 해당되 는 얘기 다. 동독 국가로위

부 직될들은 서 독 특파될의 취재를 봉쇄하고 십지 어 폭력을 행사및다. 동독의

자 국 언른인에 대한 내부지 침은 "적대적인 언큰의 업향'' 에 대한 루쟁에 대

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독의 라디오 및 Tv방송사와의 경쟁을 위해서

동독의 전파매제들은 서독의 방송프로그램 구조를 접차 수용하지 많을 수 없

됐다. 구동독의 언를학자들은 동독의 변적후 사희주의를 일당의 언를정 책이 재

역할을 하지 못및다고 비난하고 그 논거로 과거 비 리에 행해진 여른조사 결

과를 들고 있다.(7) 그러나 이들은 후에 가서 서독의 전파매제가 동독에서의

절화적 민 혁명에 한 를을 및다는 사실을 인정및는데, 그 이유로 서독 방송매

채들이 l989년 찰 경단제 및 교화의 찰등이 나 피 난의 행 럴에 대해서 로도 합으

료씨 력 명 적인 변화를 촉진시 識다는 것을 들고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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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구동독 주민의 반응

서독에서와는 달리 구등독에서는 방송정취 및 언를이출도에 대한 여를조사

를계가 공표되지 많았다 출 그간 확인될 서독측 봉제에 다르면 동독의 라디오

및 Tv 로유자의 9ox가 서독 제lTv방송, 제2Tv방송 및 서독의 라디오 방송을

시 정편라고 한다. 시 청형태는 구서독의 그것과 비슷및다. 즉 시 청자들은 오 락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중계를 선호편다. 동독인들은 정지특집이나 뉴스에 서독

인들죠다 월및 더 큰 를미를 가편 다. 이러한 사실은 l985년 서독으로의 동

독 이주민들 -비록 이들이 동독국민을 대표하느냐 하는 데에는 를제가 있지

만- 를 대상으로 한 여른조사결과 입증이 되 있다.(9) 서독의 전파매체가 동독

의 시 청자들에게 딘기가 및있던 이유는 두가지 라고 하됐다. 및패, 서독의 방

송로도는 서독의 체제에 대해서까지도 비판을 하기 때문에 동독방송로다 더

신뢰성이 있다고 여겨됐으며 , 둘패, 막대한 돈을 들여 오락 프로그램을 만들

고 특히 청소및을 위해서 제작한 음악방송이 구동독의 시청자의 구미에 맞있

기 때분이다. 구동독 시청자들은 서독의 방송사들에 료및 서한을 를해서 이구

동성으로 이같은 사실에 대해 언급望다 를

5 . 결 른

구동독의 모든 주민들은 그가 월하기만 하면 서독 전파매체의 정로를 접할

수가 있었다. 서독의 인리매체에 대만 자유로운 접근이 리출됨으로써 동 . 서

독 국민간의 정로교류를 가능하게 認있다고는 하지만, 사회주의를일당은 동 를

서독간의 커퓨니체이션 과정을 방해하려고 및다. 그러나 이러한 방해공작이

필적으로 성공할 수 없있다. 구동독 필파매채들이 방 내출을 조작및지 만 시

청자들은 이를 계속 믿지도 많았으며 때를에 '대중조작의 호과' 가 발위될 수

얼었다. 딘른의 신뢰성과 매력을 높히기 위해서는 근본적 으로 사회개혁이 일

요인으며 . 이감은 사회재헉은 바로 사희주의를일당의 를치애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있다. 마지막 순간에 사회주의를일당은 전힝적인 인식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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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있지 만 자신의 권 력이 붕괴되 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lo)

서독 언를이 구동독의 시절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고

려었다는 것은 특히 커다란 공적이었다. 서독언른은 이렇게 함으로치 그들의

정로 제공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및다. 신설5개주의 주민들은 서독언를이 제

공하는 절로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었다. 동 . 서 독간에 놓여 진 및파 커뮤니 체이

션이라는 다리를 충분히 이용한 것이 독일를일을 이주는 하나의 중요한 조석

이 되 었다 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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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터 요헨 빈터스 f

(Peter Jochen Winters)

l . 조 약 정 책

7o및대조부터 8o년대 말에 이르는 동 안 동 . 서독간에는 각종 국가간의 조 약

과 협정이 체결되 및으며, 아울러 각 를야에 걸져 국가기 관이 아닌 기찰간에도

합의사항이 있었다. 월직문제에 관한 상이하고 상충적 인 법적입장이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주민들의 상호편 익을 도모하기 위참 일련의 실질관계 개선사

항들이 규절되 었다. 이러한 양독간의 찰의는 l969년 lo월 28일 연방수상 빌

리 츠란트가 시 정연설에서 행한 다읍과 같은 발언을 를해 구체화되 다. "연

방정부를 를한 동독에 대한 국제 법적 인정이할 고려될 수 딘다. 독일에 비록

2재의 국가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서로 외국이 아니며 이

를간의 상호관계는 특부한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l973및 및방헌법재판소는 양독간에 체결될 국가적 조약이 2개의 국가간에

체결될 양국간 조약이 라고 판시하됐는데, 2개의 국가란 단일한 국민이면서도

아직도 재조직되지 많아 를일된 독일국가가 존속하지 많기 때문에 비록 행위

수행능력이 및다 할지라도 l945년 이후 계속 실재하고 있는 전체독일내에서

부분으로만 존재하는 국가간을 지칭한다고 및다. 따라서 이와 같를 조약은 연

방헌법재판소의 받래에 따를다면 일종의 이중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즉 잉독

간 조약은 고 종유상 국재 법적 조약이 나 그 내용상 "양국간의 관계" (inter-

se-Beziehungen) 만을 규 정하는 조 약이다 零 .

準 프랑를푸르트 알게바이 네 차이블지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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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조약 과 협 정

2 . 국가조 약(Vertraege) 및 정부간 협절(Regierungsabkoaimen)

독 일를일의 해인 l9@년도까지 양독이 라는 국가간의 조약관계에 대한 기뜬

를서는 l972년 l2월 2l일자 기본조약이 었는데, 이 조약과 함께 양국은 동등성

을 딘적으로 상호간의 정상적인 선 린우호관계를 발전시 키고자 하 다. 양측

은 기본조약에서 관계 결상화플 를해 원학분제에 대한 견해차이에도 불구하

하고 실질적 . 인도적 를제에 관하여 규정하며 이를 위해 각 분야에 걸치

협정을 체 결할 것에 합의하 및 바, 조약의 정서에 체결대상 협절의 목록이 수

록되있다. 기본조 약 체결로 독 일의 특수한 상황이 및화되지 는 랴았는대 특수

한 상찰이 란 아직 정화조 약이 제 결되지 찰및다는 사실과 독일과 베를린 을 전

체로서 본 4대 전승국의 권리와 책임이 상존하고 있있라는 사실이다 출

양측은 기본조 약에서 '상주대표부 대료'를 교찰할 것에 합의하됐는데 l974

및 3월 l4일자 의정서에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규정되 었다. 양측은 기본료

약 추가의 정서와 함께 양국정부의 대표로 구성될 '국경 위월회'를 설지할 것에

합의하 는데, 국경위월 회는 "양국간의 기존국경 애 있는 표식을 검사하고 필

요받 경우 로찰하거나 새로 만들며 국경설 정에 필요할 기록를서M를 정리하도

록 되어 있있다 구

기본조약이 독일의 양국간에 제결될 최조의 조약은 아니다. 이미 l95l널

9월 2o일 에 베를린 협정이 채결될 바 있는대, 이 협정은 l99o년 7월 l일자 화

패 . 경제 . 사회를합이 성 립될때까지 대외무역이 아닌 내즉교역을 규정하는 것

이 있다. 양국정부간 최조의 조약은 l97l딘 l2월 l7일애 재결될 를과여행협 정

인데. 이 협정은 어디까지 나 국제법적 조약이 아니라 l97l년 9월 3일자 베를

린애 관한 4대국 정정의 일부로서 l972년 6월 3일애 두 정정이 함깨 발호하

있다. 즉 잉독정부는 4대 전승국의 위 임을 받고 협 정을 체길하및및 것이다 출

서독은 를과여행 채결이후 및방지 역과 서때를린간의 도로사용료, 세금조정

부과금, 사증수수료, 동독 재정취약 조정금을 망라하는 를과여행일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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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조약과 협 렇

(Transitpauschal)을 지불하도즉 되어 있었다. 를과여행 일괄금은 i972년부터

l975및까지의 및잘 2U, 3,490만 마르5로부터 i98u년부터 i989닌까지 연간

5 U 2,500만 마르고로 증액되 및다. 를과여 행협정을 근거로 '를과여 행위원회
t

가 구성되 어 협정의 적용이 나 해석상의 난점 및 견해차가 해결되 도록 하었다 출

양독간 최조의 독자적 인 조약은 철도교를, 내를항행교를, 차량교블, 해상교를

에 관한 규정인 l972년 5월 26일자 를행조약 (Verkerhsvertrag)이 었다. 국

경지 역의 철도교를에 관한 세부규정을 위하여 l972및 9월 국경를과 철도교를

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 됐다 零

기본조약에 따라 처음으로 체결될 협정이 l974년 4월 25일자 '로건분야에

관한 협정'이다. 서독과 동독간에 체결및 최조의 조약이있던 이 협정에

는 베를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베를린 조할은 '프랑5 잘린 형식
f

(Frank-Falin-Foriael)이 라고도 불리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협정은

l97l및 9월 3일자 4대국 협절에 부응하여 서베를린 에도 확대적용될 다". 그이래

이 조항은 독일의 양국간 각종 조약에 명기되있다. 로건협 정은 한국가로부터

다를 국가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긴급질 법 발생시 무료진 료 정구될 을 로장하

있으며 전염성 질병의 애방과 퇴치에 관한 정로교를, 의약품 교찰, 마약 및

향신성 물질 들 중득성 물질의 악용을 퇴치하기 위한 헙릭과 같은 것을 규정

하 다. 이 협정은 l979년 l2월 2l일자 '수의 학 분야에 관한 절부간 정정'으

로 로찰되 있다 출

l976년 3월 3o일자 양독간 우및 및 를신교류협정은 내독간 우편교류를 규정

하는 것으로서 상호간에 제공될 급부의 결산애 관한 규정도 내포되있다. 이

협정 이전에 이미 를신를야에서는 l97o및 에 달성길 동독우및의 조과급부 제곰

애 따를 조정에 관한 합의 및 l97l널도의 우될교류와 를신교류의 개선애 관한

할의(예 : 지향성 무선선로)를 비를하여 l948년부터 i966년 간에 합의될 동독

우편의 료과급부 재공에 따를 조정애 관한 합의 갈은 것이 있있다 출

l978닌 ll월 29일 국경위월 희는 '독일 인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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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국 경 표식의 검사 로수, 국경찰계자료의문서화, 기타국경과 관련될 분제

에 관한 의절서'를 제를는 바있는데, 이에따라95릴 로미터에달라는 존나필

부르고와 라우엔부르그간의 엘베구간을 비를하여 하르츠 산 맥의 바아메 로 데

에 연해 있는 l.2 릴로미터에 달하는 구간에 대해 서 로 견해를 달리한채 나머

지 구간의 국절선 이확및되었다. 국경위될회를를해아출러 여러가지 T국경 에

관련될 문제에 찰한 합의'가 이루어됐다

문화, 예출, 교육, 학술, 도서관, 문서와 같은 분야의 를화 협 력에 관한 협

정(l986년 5월6일)에는 매2및에걸친업무계적 을 합의하도록 되어 있 있다 .

문화협 정의 '공동의 정서 선언'을 근거하여 전쟁으로 이전될 분화재 분야의 해

결방안을모석하기 위하여l986'd, 1987U, 1988및에 분서자료, 회화작품, 박

물관 소 장재 , 학술소 장재에 관한 반활이 합의되있다. l987년 9월 8일자 과학

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정부간 협정에는 과학기술의 및구와 개발의 결과 에

대한 정죠교활를 비를하여 세부사.항에 찰한합의를 체결하도록 되어 있됐다 .

흘성 위를회로 하여금 계적목록을 수립하고 협력에 필요한파트너를 지절하도

록 되 었다 를

l987 및 9월 8일자 찰경협 절은 일종의 총찰협 정으로서 구체적인활경로조대

책 이 아니라 양측으로하여금 "과학기 술 정로와 경험의 교활을 가능체 하고 활

경로조와 를경모전 을위한대잭을설명하고 필요한경우합의에도 달하도즉,,

하고 이를 위해 3개년 업무계적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있다. 이와 같

은 날에 체결될 '방사능 로호분야의 정로교찰 및경험교찰에 찰한 협 정'q l

는 채 르는 빌 사고를 페기로채결될 l986및 9될 26일자 국제될자력기 구(1AEA)

의 결정사항 이행애 필요한 양국간의 합의가 포합되 어 있다 . 게다가 핵기술

안전과 방사능포호문제에 관한 태대적 인 정로교활과 경정교찰이 재적되 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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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조약 과 협 정

3 . 국가간의 합의(Vereinbarungen) 및 약절(Abnachungen)

여인 분야와 베를린 교를분야와 같은 및할에 관랄 양독간의 합의는 그 대부

분이 조약이 나 정부간 협정과 찰은 형태를 취하는 대신 서신교를 포는 의 정서

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및었다 를 그와 잘은 이유는 각종 규정이 동독측의 입

법제정에 의해 유모되어 있됐으므로 양측이 이접에 찰하여 양해를 구하여야

하 기 때문이다 출

3.l. 내독간 여행교를

동독은 l972및 5월 26일자 를행료약의 제결과 관련될 서신교찰을 통해 다음

과 같은 여행의 용이화를 약속한 바 있다. 서독 출신 친척과 친지는 매 및 수

회에 걸져 동독에 체류할수 있도록 죠청될 수 있다. 포 한 상업, 문화, 체 육 )

종교 분야의 조첨 및 여행사간의 합의를 근거로 하는 관광여행도 허용된다 구

동독은 이와 동시에 동독시민들로 하여금 M긴급한 가사에 따를 여행''을 해용

하 다. 동독은 기본조약 서명을 기해 여행규제를 완화識는데, 국경 인근지

역의 서독주민 이 동독의 국경 인근지 역에 하루동 안 체류할 수 있도록 하었다 구

l972및 이후 등독과의 협상을 를해 합의될 여행교를의 재선사항은 연방징부는

단순하게 주민들에게 알리기만 하면 되고, 동독측은 법률 규정 또는 허가실무

절차를 및경해야만 실현될 수 있었다. l988및 l2월 l4일 >동독시 민의 국외여

형애 찰한 규정'이 발호하 는데 이 규정 역시 지속적으로 출국여행을 위한

및재조건을 바련하는 것이기 는 하 지 만 여행 . 이주애 관한 게인적인 기본권

을 료장하는 것이 아니있으므로 아직도 서유럽의 외국으로 가는 개인여행은

특정한 가사 사유로 인해 친척을 방를하는 방분여 행에만 재한되 어 있있다. 이

때 처읍으로 서방측으로 여행하는 방문여행 .및 이주에 관한 리가거부의 법적

근거가 제시 되면다. 신청자애제는 거부 를로애 대한 이의 재기의 가능성이

주어편으며 이의 재기가 수리결정되면 법적인 재심의 가능성 마져 리용되 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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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조 약과 협 절

그렇지 만 상기 규정중 여행히가 및 이주 리가의 거부에 대한 기관의 판정기준

은 너무나 포찰적 이얼으므로 법절이 이를 심사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상기

규정의 첫번재 시행령이 l989년 4월 l일 발호하게 필에 따라 신청권자의 수와

특정한 가사 사유로 인한 여행 가능성이 확대되 및다. l989년 ll월 6 일 '공

재토를'에 회부되기로 되어 있던 여행법 죠안이 를과되 기도 전에 l989년 ll월

9일 동독의 국경개방 조치와 함께 이 문재는 일단락 되어 버렸다. l989및 l2

월 24일부터 서독과 서베를린 출신 독일인은 사증과 최소찰전을 할 필요없이

동독으로 입국할 수 있얼다 출

3.2. 베를린 교를

l975년 이래 수차에 걸친 서신교찰을 를하여 연방지 역과 서베를린 간 를과교

롱로의 신설 , 전면재선 , 확장이 합의되 및다 출 서독은 이와 같은 프로젝트에

필요한 수 억 마 르 5 를 루자하며 참여하 었다. l988년 lo월의 최종합의 는 실현

되지 많았다. 이 합의는 국경를과소의 추가 재설 및 베를린 남부 를과교를로

진입로 건설 그리고 베를린 과 호프 사 이 및 베를린과 헤 얼레스하우센 사 이의

를과 교를용 고속도로에 대한 및면적 인 로수에 관한 것이 었다. 이를 위해

l99o및 부터 l992년까지 동독에게 연간 8 U 6,000만 마 르 5 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있다.

3.3. 비상 업적 지블고류

양측은 기본조약 추가 의 정서를 블해 비상 업적 지불교류 및 청산교류의 규

정에 관한 협상을 개시 해야만 및다 를 l 9 d 년 4월 25일 '부양금 지블 이전애

관한 합의> 및 |특정사례에 대한 예금이 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

다. 부양금 지를합의 와 함께 대 인 및 대불손상애 대한 법정 적임규정 애 따를

가 정법상의 지불의무가 이혀되고 , 피해로상금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서독에서

각각 송금랄 수 있및다. 서베를린을 포함한 서독내 수령권자는 l동독 마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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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조 약과 협 정

에 대하써 l서독 마 르 5 , 동독내 수령권자는 l서특 마 르 5 에 대하여 l동득

마르 5글 받많다. 예금이 및에 관친 합의는 츠할연금 생찰자, 공인연금생활

자, 사희복지로조금 수 자, 미성년 고아가 예금출 를해 매월 2oo 독일마르

고까지 l:l의 비율로 송금받을 수 및게 되 띤다. 그러나 이 합의는 한국가의

송금총액이 다른 국가의 송금총액을 료과하지 를하도록 되어 있있다. 동독내

수 권자에게 독일마르츠가 예금을 를리 거의 송금되 지 많았으므로 이 합의는

동독이 추가적 인 독 일 마 르 s 를 방출할때에나 비로서 그 기능을 발위할 수 있

있다.

3.4. 언를인 에 대한 찰동 가능성

l972및 ll월 28일 기본조약 합의시 고찰되 었던 서신을 통해 양독국가의 언

를인이 각각 상대국에서 순회특파될 또는 상주특파될으로서 M자유스런 정로취

득과 로도활동M을 할 수 있도록 로장되 었다 출

4 . 비국가적 합의

비국가조직과 기구는 국가간의 협정이나 약정을 근거로 동독의 조직이나

기구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출 이와 같은 종류의 제l자 합의가 l973년 5

월 lo일 책임로험 . 상해로험 . 자량로험 가입자협회 (HuK협회)와 동독의 국 로

험간에 재결되 있다. l974및 5월 8 일 즉일재육협희 (DsB)와 동독의 독일채조재

육협회 (DTSB)간에 '독일체육협회 와 독일체조제육협 뢰간의 제육교류 규정애 관

한 의정서 '가 합의되 던 바, 이로써 서베를릴 의 체육 역시 내독간 제육교류

애 포함되 게 되었다. 이 의정서애 따라 제육행사 시행에 관한 및간계적 이 합

의 되도록 계꼭되어 있있다 를 '채육의 정서 '와 매 년 합의될 경기 찰랜더는 내

독간 체육교류의 법적근거를 구성 하 있다. 서독청소 년단(Bundesjugendring)과

동독의 자유독일 청소 및 단(Freie Deutsche J u g e n d )은 l 9 8 2 년 9될 2o일 절소

년 단채 교류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얼던 바, 이로씨 조직되 지 많는 청소및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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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발 내독간 상호 청소 년 교류가 저음으로 가능하게 되 있다. 이와 같은 청소

및 교류는 긴받절부때 의해 재정지딘를 받았다 . 될적적으로 l주일 간의 관광

여행을 를해 상포 만남의 프로그램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서독에서 동독으로

실시되있는데 여행사小 의해 조직되있다. 서독의 조중고교 학생들은 청소년

교류 이외에 학급단위 수학여행의 일찰으로도 동독에 랐었다 출

독일 루프트한자사와 동독의 인터를르5사는 항공교를 협정의 일찰으로 내

독간 항공교통을 구축, 당분간 매년마다 개최는 라이프치히 박람뢰 를 기해 정

규 박람회 를선개발을 시도하었으며 , l989년 7월 상기 항공사들은 합의를 를

해 프랑고푸르트-라이 프치히(루프트한자) 및 라이프리히-뒤별도르프(인 터플르

5 )의 정기 항공교를 츠선이 개설되있다 출 .

5 . 회담의 역사

새로운 동방정책의 일찰으로 동독과 회담을 재시하고 동독과 공동생글에

관한 각종 현실 를제를 조 약 제결을 를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대연정에 의한

및방정부가 처음으로 착수하및다. 그러나 당시에는 호프와 베를린 간의 고속

도로중의 자알레 교량의 재 컨에 관한 합의가 동독과 이루어 질 정도쁜이 있다 零

l969년도 선거에서 승리한 빌리 브란트 연방수상의 사민당/자민 당 및방정부는

이와 갈은 정책을 고수, 아무런 차 별 없이 정부차될 의 회 담을 게최하자고 동독

측 애 게 제 의하 딘는 데 를 이로씨 조 약 상 으 로 합의된 협 력이 가 능 하 도 록 하는 대

그 목 적이 있됐다 출

l97o및 3월과 5월 에어푸르트와 카필에서 각각 양독정부 수반의 죄포의 회

답이 개최되됐으며 거의 이와 동시 에 4대국 대사들은 베플릴 협정에 찰한 회

담이 시작되 있다. l97o년 8월 l2일 서독과 소람간에 무력사용 포기 및 관계

정상화에 관한 모스고바조약이 제결되 및으며 l97o년 l2월 7일에는 바르샤바조

약이 서독과 를란드간에 체결되및다. 서독과 동독간의 최죠의 회담이 모 스 5

바조약이 체결된 후 l97o년 ll월 l7일 에 "유럽충심 부의 긴장완화에 기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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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에 이 익이 되는 "문제에 관한 의견교활을 위해 개최되 었다. 양국은 2 년동

안에 를과여 행 협 정, 를리조 약, 로건렇절를 체 결하 있다 會

기본조약.이 서명되고 l973년 6철 2l일 발표될 이추 l973년 8월부터 기본조

약 추가 의 정서 에 계획될 법를공조 및 행 정공조, 우편 및 를신. 로건, 찰 경딘

포, 글화, 학술과 과학기 술과 같은 분야의 협 력에 관한 각종 회 담이 시 작되 있

다. l974및 5월 2 일 상주대표부는 본과 동베를린 에서 각각 그 공식 업무를 개

시 하 다. 상주대표부는 동독이 서독의 기본법에 따라 가입한 날에 그 공

식업무를 종료하었다 출

기본조약의 '후속협 약'에 관한 회담은 처음에는 매우 지지부 진하게 진행되

었는데 그 이유는 l973및 ll월 동독행 여행시 최소찰전 액이 2배로 증가하었고

베를린 에 연방활경 절이 설치점으로씨 관계진전에 지 장이 료래되 었기 때문이 있

다. l975및부터 l985및 간 교통망 개선에 관 한 중요한 회담이 수자에 걸져 진

행 되 었으며 그 결과 동독은 막대한 외화를 차로할 수 있있다. 서베를린의

포합, 고 리고 무엇로다도 베를린 에 소재하게 된 및방기관의 설치로 인하여 문

화협 정(특히 프로이및 문화재 단이 쟁점이 있음) 체결과 과학 . 기술협 력에 관한

협정 역시 지 연되기에 이르했다. l987년도 호네커의 서독방문을 재기로 서 명

될 계 획 이 및던 과 학 . 기 술 협 력 에 관 한 협 정은 양측이 복잡한 "인사관계 " 해 결

방안에 합의할으로씨 비로서 달성필 수 있있다. 즉 서 해를친 에 있는 연방기

찰의 직될들의 이를은 단지 사서함의 주소를 를해서 만 호칭되 다 출

활경죠조 분야애 있어서는 l987및도에 일반적인 총괄합의 에만 도달할 수 있

었다. 이 역시 서베를및의 포할과 베를린 소재 언방활겅 청으로 인하여 회 담

의 난관이 조성되 었다. l988및 9월에야 비로소 최조의 합의 애 달할 수 있있

다, l989년 7월, 서독이 3억 마르 5와 함깨 동독의 6개 활경로호 프로적트에

잠여한다는 공동성 명이 발표 되 및다. l989및 l2월애는 찰경공동위릴 희가 구

성되 었던 바, 그 목료는 양국간 를검를합의 달성이 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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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독 일통 일을 위 한 국가조 약

l99o년조 수개월 간 양독간에 조약정 척상의 성격과 목표가 및화차 었다. l9

89년 ll월에 헬무트 를수상이 lo대 방안을 제안하고 l99u및 2월 동독의 한스

모드로 수상 이 독일를일을 위한 방안을 발표한 이후 상포 독림적이었던 양국

간의 조화있는 병존이 를제가 아니라 양국간의 질서 징연찰 를일이 중요및 분

제로 등장편다. 이미 l99o년 2월중에 경제를합과 화폐를합을 위한 내독간의

제 l자 회답이 개시되었다. l99o및 3월 l8일 최료의 인민의희 자유선거 실시

이후 이와 같은 희담은 바를 속도로 진행되었다. l99o년 5월 l8일 애는 '화폐

. 경제 . 사회를합의 달성에 관한 조약'이 서 명되기에 이르했다. 양국은 l99o

년 7월 i일을 기해 단일를화지 역과 함께 독일 마르츠(oM)를 공동롸폐로 하는

화폐통합이 달성되 었다. 동독마르고는 이날부로 법정화폐로서의 성격을 상실

및다. 이 조약은 롸폐및경에 대한 방법을 규정하고. 동독지 역에 경제를합을

월직으로 하는 사회복지적 시장경제를 도입하며, 사회복지적 시장경제에 부응

하는 를동법 질서와 능력 위주이 면서도 사회복지 적 형정의 될꼭에 입각한 사

회복지적 안정채제 도입을 를해 사회를합을 위한 전제조건을 조성하 다. 이

조약은 또한 화폐 . 경제 . 사회 를합 달성에 필요한 과도기적 상호 법를적응

를제도 규정하고 있다 출

'독일연방의최의 재l차 전특선거의 준비와 시행에 관한 조약|은 l99o년 8월

2일 서명되있다. 이 조약으로 l9린발 l2월 에 실시하기로 계획된 및방의희 선

거가 단일발 선거법을 핀인으로 수행될 수 있있으며, 이에는 및방선거 법의 적

용 명역이 일부 개정되어 동독지 역으로 신장되어 적용절 수 있도록 하는 적용

규정이 내포되 어 있다. 그러나 연방헌법재를소는 l99o년 9월 29일자 판결을

를해 선거지 역 전력에 걸친 5페샌트 의회잔출차단 조항 때를애 선거시 각 정

당의 기회글등 및 인할공천에 관함 규장에 지장이 죠래필 수 있출을 들면서

선거조 약에 합의된 선거절차를 및경할 것을 펀고하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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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9o년 8월 3l일 서명될 '특일를일 달성에 관한 조약'(Einigungsvertrag)

과 더불어 - 이 조약은 l99o년 9월 l8일 '시행과 해석'에 관한 합의를 통해

로찰됨 - 기본법 제23조에 의한 동독의 독알연망공화국에의 가입을 통한 독일

를일 찰성의 법적인 기본될직이 확정되 및다. 를일조약은 가입의 파급료과, 즉

가입에 따르는 기본법상의 재정헌장의 변경 및 상호 법률적응에 관한 것을 규

정하고 있다. 를일조약은 각 분야의 될꼭적인 문제에 관한 규정을 포합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행절, 법될, 공공재산, 부채와 같은 것이 있다. 2개의 방대

한 부속분서와 함께 특히 연방법의 과도적 규정 및 동독의 존속법에 관한 규

정이 수록되 어 있는데, 그중에는 인민의회가 더이상 토의할 수도 없어 결의찰

수 얼었던 법를조안도 있다. 통일조약 제濯 부속문서 에는 l99o및 6월 l5일자

서독정부와 동독절부의 공동성 명이 팀부되 어 있는데, 이 공동성 명은 l949년 이

후 동독에서 몰수될 부동산이 릴력적으로 소유권자나 그 상속권자에게 반찰되

어야 한다는 것 등을 꼭정해 온 것이다 출

7 . 결 른

7 o 년대조로부터 8o년대 말에 걸친 내독간 조약정 책출 를해 2개의 독일국가

가 조화있게 법존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되있다. 이러한 각종 조악과 합의를

를해 양국간의 상호관계가 매우 치 하게 조성되 있기 때문에 국재정지 정세의

부정적 파급호과가 내독관계에 향을 끼질 수 없있다. 동독의 정책얘 급격

한 및화가 자주 있읍에도 블구하고 내독관게에 공공연한 조익위반과 같은 사

실 은 없 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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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르트 힐머*/안내 필러漆車

(Richard HilBer/Anne Koehler)

l . 서 글

특일를제의 핵심은 언제나 정치 분제 다. 그러나 독일의 분단이 장기화점애

따라 특일를제는 사회학적 문재점이 되어버 릴 위험바져 있었다. l945및이 후애

출생한 독일인들은 2기의 사희 절책적으로 상반될 채재속에서 재l차 사회화

(Sozialisation)는 물른 재2차 사회화과정을 경험하며 매우 상반될 찰정조건

하애서 성장하됐다. 특히 청소및들이 자기가 속한 국가간 장및과 국경으로 분

단될 독일속얘서 부분국가라는 사실을 알피 되먼서 귀속갑정은 를를 독일를일

이라는 목표가 점차적 으로 그 의의를 상실해 터릴및 하기도 및다 출 .

이와같은 사고방식은 양독의 독 일정잭의 출발점이 기도 하 는데 그 복표설

정를 전연 상반될 것이있다. 서독에서는 분받될 독일애서 자라나는 세대는 정

치 사회화 과 정얘서 적정한 대 적을 마련해 주지 많으먼 상포 눈애 띄지 많는

소외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데 견해가 일치 되 있다. 그 반대로 독일사회 주

의통일당(s則, 이하 편의상 구동독 공산당)얘서는 세월이 흐를에 따라 독일민

족은 사회학적으로 전연 받이한 z재의 독자적 인 사회를 형성하게 될것이 브로

분단에 따라는 정치 적분재가 '저 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 적이 있다 출

절저한 이데올로기 로 무장된 동.서독 분리화를 겨냥하는 청소및 정책이 이와같

은 과징을 가속화시 키도록 되 어 있 다 출

* 될및 인를라데스트 여를조사 및구소 기적부 장

漆漆 뷘헨 인프라데스트 여른조사 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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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정소및과 독일를일

l989및 가을 동독주및들이 주도했던 대받혁과 더불어 그와같은 희망은 부산

되고 발談다. 그러나 독일의 분단이 극곡되고 를일이 달성될 이후에는 동서독

지 역의 청소년들은 서로 갖은 것을 나눠갖고 국가적 를일을 위한 미래의 공동

사 회 건설얘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라는 분재가 대두되 고 있다 출

2 . 경험 적인 여른조사 길과를들

대변혁이 일어나기 전 동.서독의 각종 자료는 매우 상이望다. 서독에서는 독

일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여른조사 자료가 매우 많이 있됐다. 그 반대로 구

동독의 상황은 전및 판이및는데 정치 적인 여른조사는 매우 제한적 이 있으며 더

구나 고것은 공료되지도 많았다. 제다가 >독일분재f라는 태마는 거의 금기시

되 있다. 본른에서 다루고 있는 유일한 자료는 지금까지 거의 발표된 바가 없및

소위 '간접조사'에 의한 것인대 인프라리스트 여를조사 면구소가 딘방내독

관계성의 위측을 받고 l968년 이루부터 실시해온 것이다. (l) 다출에 열거될

자료는 주로 l984및에 등 . 서특얘서 동시얘 실시한 '독일를재 '에 찰한 중접적

인 태마를 다를것과 (2)f동독의 청소년들>이 라는 테마로 실시될 l985및 의 자

료들이 다.(3) 본른에서 소개하는 대 변혁 이 전 서독청소및들의 여른에 관한 자

료는 주료 인프라태스트 여른조사연구소가 l972U, 1981\?, 1985딘 (4) 3회에

결쳐 실시한 독일문재에 관한 청소년 연구의 결과인데 l985및의 자료는 전술

한 바와같이 동독의 청소 널 연구시 에 행및및 태마와 중복되 는 것이다 . 이에

l987및에 실시될 주민대표지 표본조사의 결과가 추가되 는데 이때에는 전적으

로 독 일절책이라는 테마만 다루어 됐있다. (5) 대 변혁 이후의 현실에 관한 자

료 역시 인프라테스트 여른조사 연구소가 l99o및 가을 2회애 걸쳐 동 . 서독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교치 표본조사에 의한 것이다. 다음에 열거될 연

구자료에는 조사연도가 표시되어 있으며 각 자료는 방법상의 근거때를애 부분

적으로 설분대상자의 연령이 구분되 어 있다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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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청소및과 독일를일

3 . 여를조사상의 결과

동독에서 대및혁이 일어난지 약 l및후인 독일를일 직전얘 동 . 서독 청소및

들에제 각각 서독과 동독에 대한 과거의 찰점 및 현재의 찰점을 비교해 로는

분항이 선 정되 었다 찰

< 도 표 l >

동독를 / 서독을 어떻게 로십니까 ?

l99o및 가을 14 - 2 5 U
동독 (x) 서특 (x)

- 항상 외국이있으며 오늘날에도 변합없다 출 l 6 3 4

- 과거얘는 외국이있지만 접점 공를점이 많아지.고 있다. 59 38

- 이미 독일이 라는 공동국가의 일부있다 출
l 8 2 o

- 답할 수 없다 를 6 8

이 수치는 대 변혁 이 전에 팽배및던 우려 , 즉 동 . 서독 청소년 간에 이 질화현상

이 일어날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 피냐하면 l989년 가을이 진

까지 청소년중 3/4이 각각 다를 독일국가를 외국이라고 로있으며 단지 2이정

도만이 공동국가의 일부라고 로았기 때분이다. 그러나 이 주치는 또말 l99c및

가을 득일이 를일되 기까지 비즉 할은 기간동안이지 만 공통 귀속감이 증대되 고

있음을 로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도표에 나타나 있는 동 . 서독 청소널들의 관

점의 차이는 곧 그들이 를일을 어및 조건하에서 받성하고 있는가를 반 해 주

는 것이다 출

3 .l 관심도와 인식도

서독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구동독에 관한 인식이 빈약및다는 특징을 갖고

있있다.(7) 를년층과 비교할때 서독청소및 들은 동독얘 대한 활심이 월및 를 었

다 . 장기간에 절친 자료를 검토해 로면 단지 2여정도의 서독 청소년들이 동독

에 관하여 "매우 관심이 많있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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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청소및과 독일를일

각 세디가 갖고 있는 특 징이 아니고 연령구조상의 특 징을 나타네는 현상이다 출

즉 , 성장하여 연령이 높아질수록 복잡한 정치문제를 토를하기 좋아하제되고

특히 동독의 경우 청소및들의 관점을 주로 정치분제얘 집중되어 있있다. 동

독 청소년들은 l9則년과 l989및의 이주민 피난민 사태에 대주여 그 관십도가

애우 높았다. 서 독 청소년들이 동득에 대하여 를심이 적있다는 사실은 등득

얘 찰한 정로수준이 비교적 낮았출애 기 인하고 있다. l985년 l4세-2l새 징소

년의 7x발이 동독의 인구를 비슷하제 알아 맞추있으며 2o2나 되는 청소및들이

+ / -2%, 즉 3oo만명의 오차를 나타識음이 바로 그와같은 실례얘 속한다. 그

나머지는 월및 틀은 수치를 재시하 거나 심지어 무응답 상태 다. 특히 동독

의 정치제도와 경재제도를 비를한 지 리 적 분제얘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다 출

그러나 동독의 청소및들은 전연 달談다. 고들의 대부분은 서독의 발전상태

를 예의 주시 하 고 있있다. 그들 은 우 선 서독의 재 인 생찰의 수준이 나 근로 조

건을 비를하여 경재적, 절치 적 관계에 매우 큰 관십을 로여 주있다. 따라서

동독 및소및들은 서독의 사정애 관하여 잘 알고 있있다 출 l985및 도에 실시될

'간접적 청소년 연구'에서 서독출신 방분자들 중 43x는 동독에서 발諒및 l4세 -

25세 청소및들이 서독을 "매우 잘 알고 있다" 내지 "잘 알고 있다M고 응답및

으며 43x 는 "로통정도로 알고 있다"고 응답努다 를

3.2 여행 경헙과 재 인 접측

분받 독일의 상이한 생활수준애 찰하여서는 개 인적인 여행경 헙을 틀하여 가

장 잘 파악해 볼수 있다. 여템을 를및 제 인접촉과 더불어 외국이라는 느낌이

적어지 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정될 선 입견이 교정되 있다. 동독에 여행해본 서

독 청소및들은 등독애서 일어나는 사 건얘 대하여 관대하었으며 자신의 주 변에

서 중요한 여른 형성 및 전달자(Multiplikator)와 같은 역할을 수결및다.(8)

그러나 를독을 여행해본 경험이 있는 서독청 소및들의 수치는 매우 적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유럽국가와 비교할때 불편한 동독이 이상 적인 여행 복적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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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청소및과 독일를일

아니있기 때를이있다. 통독으로 여정望던 청소넌 디부분은 친척방분이 우선

복적이 다. 그령지받 서특정부는 학교단위나 학급단위 수학여행과 같은 조성

첵을 를해 동독 여힝열이 식어버리지 를하게 장려하 다. 동독여행 겅험이

있는 청소딘 (l4새-2l새)의 수치는 i98i년 도의 272로 부터 i985및도에는 3i%로

증가하 다. 국경이 없어지자 특히 서독지 역 청소및들의 여행이 대폭증가되

있다. l9則및받해도 서독 청소년의 l/3이. 최소한 한번은 등독으로 여행없다 準

를독이후 신연방주로 여행하려는 열기가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은 서독 칭소년

의 절반 가량이 l년이내에 이 지력을 여행하고 및다고 밝힌 사실로도 증명될

다. 그러나 이는 서독청소년의 나머지 절반이 를특이 후 신연방주얘 관하여 알

기를 월하지 많으며 그 지 역의 생찰조건 이나 발전상태얘 찰하여 별로 관십이

없다는 사실을 반 하는 것이기도 하다 출

국경이 개방되기전 동독 청소년의 서독여행은 거의 리용되지 인있다 . l 9 8 7

및이후 서방지력으로의 여행 자유화가 월및 용이해됐읍에도 불구하고 諸은새

대는 재외 되있있다 그러나 국경이 재방되자 동독지 역 청소널의 서독애 대한

로기십이 급증해 버됐다. l989및 ll월 9일부터 설를조사가 실시될 l99o및 가

을까지 사실상 모든 구동독 청소널들이 최소한 l회내지 수회얘 걸쳐 서독이 나

서베를린으로 여행및다. 고 당시 서독을 여행識및 동독 청소및들이 구 서독으

로 부터 받은 인상은 그 어느 언른매체의 로도나 정로핀로다 절및 강력한 것

이띤다. 과거 독일이 분단되어 있있을때 각 주민들이 다른 독일애 관갈 관계

는 주로 개인접측을 를하여 이주어 됐있다 출 그와 같은 집촉을 할 수 있 띤딘

를독 청소년들은 서방새재와의 접측을 를해 새로운 청소년를화를 접하게 되있

다. 또한 열망하던 서독인들과의 접촉은 불질적인 혜택도 가져다 주있다 출

등독주민들은 서독주민들과 깊고 지속적인 접촉이 유지되 기를 매우 희망하

고 있있는데 이는 곧 서독에 있는 친지나 친척으로 하여금 동독으로 여행을

합으로씨 공통적 인 귀속감을 로여주기위해 자주 방를하지 많으면 많되도록 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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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족라 여힝하는 겅우가 많았기 떼분에 성장하고 있는 정소및듈 익시 진척

들과 친 해됐고 세월이 흐르면서 등및배들과의 유대를피가 강화되 있다 출

3,3 다른 독일에 대한 관재

동독 사람들과 친척간 접측을 할수 있됐및 서독 청소및들은 다를 독일에 있

는 사랍들과 대화할때 그들도 "우리와 같은 독 일인이며 미우 친근감이 있다."

고 느됐다. 그 반대로 동독애 친척이나 친지와 같은 게인적 관계가 없거나

동독 여행 경헙이 없던 청소및들의 경우 이 질갑은 숨길수 없있는데 이와같은

이질화는 특치 정치애 관심이 없및 정소년틀애게 더욱 심識다. 이와같은 배경

하에 독일의 다를 일부인 동독은 대채로 외국으로서 받아들여졌다. l98l년중

l4세-2l세 서 독 청소및의 4린가 동독을 "외국"이라고 로았으며 l987년중에는

절반이상(55x)이 그와같은 생각을 望다 출

동독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태 다. 이미 l9郎및중 l4새-29세 동독 청소및의

54x가 서독출 "외국린이 라고 간주편다. 양독국가의 게별적인 국가의 식이 및채

독 일적인 민족의 식을 잡식해 버리지 많는가라는 우려가 대두되 있다. (9)

그러나 동 .서독 청소및의 대다수는 이와같촌 주세에 무관하게 서독이나

동독얘 있는 독 일인들이 "한 및족"이 라는 사실애 대하여서는 확신하고 있었다

즉 l987및 에 실시한 여큰조사시 l4새-29세의 서독시 민중 66x가 그렇게 생각하

고 있 다.(lo) 동독의 겅우 l985년중에 실시한 간접조사 릴과t 3o세 미만의

동독시 및 6料가 이와같은 생각을 하고 있있다 찰

< 도 표 2 >

서독과 동독에 있는 독 일인들은

조사 연도 l985및 l987 및

조사대상 14 U 1 - 2 9 U 14U1-29U1

동독 (x) 서독 (x)

- 한 민족이다 6 8 6 6

- 별 개의 민족이 다 3 2 3 4

- 4 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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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체계에 디한 관 접

한 및족에 귀속되어 있다는 생각은 국겅을 료월하는 것이기는 하지받 이와

같은 싱각을 국경을 철패하고픈 소망과 부조건 일치시 릴 수는 없다. 웨냐하및

자기가 속한 정치체제를 각각 비교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출 하기때

를 이다 .

서독 청소년들에게 이와같은 제재비교는 항상 서독얘 유리하게 나타났 다 를

그들애게 동독은 대채 적으로 자유가 없고 법적 안정성도 없고 열악한 생찰찰

경을 가진 국가로 받아 들여됐다. 이와같은 동 . 서독간의 불글형 상태가 그

언젠가 동독애제 유리하게 역전하리 라고 믿는 사랍은 아부도 없됐다. 서독 절

소및들은 동독주및의 대부분이 동독의 생활조건에 대하여 만족하지 많는다고

판단하고 있있다. 서 독 청소년들은 등독주민중 단지 2x만이 력십 공산주의자

이고 2lx는 비받적 체재 동조자라고 보았으며 동독주및의 대부분은 채제의 강

요애 따라 설든 를든 체재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識다 출

이와같은 관점은 다음얘 열거하는 동독주민 애 대한 간접조사시 나타난 결과

와 대체 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동독 공산당 지도층이 譜은 새대얘 대해서 채

제 에 동조하도록 많은 는력을 기울 기 때를애 릴은이들은 는및층로다 월및

채제 비판적이지 많았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일단 직장 싱활을 시 작하면서 부

터는 채재 비판적인 자세로 및활되 기가 일부 다 출

조내커 집권 기간중 자라는 청소및들얘게는 점차적으로 희망이 사라지 기 시

작및다. l972및도까지 동독으로 여행望및 서독방분자의 절반은 동독에서 만난

대화의 상대자들이 등특제재에 대하여 대체로 긍 정적이라고 판단望다. l985딘

에 접어들자 이와같은 긍정적인 할단을 하고 있는 주및들은 3料로 떨어됐다 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청소딘들의 체제적응도는 변화되 기 시작하 다. 특히

체제 비판자의 수치가 7x로부터 l8x로 증가하 다. 그리고 l987및 도에 諸은세

대의 체제 비판자수가 급격히 증가하 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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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89년 여를중 l4세-29세의 청소및중 동독정치채제애 활하여 반대하던 사람은

48x나 되 있다 출

< 도 표 3 >

동독의 정치체제에 대한 동독 청소및들의 관점

조사 연도 l972년 l985년 l989년 여를

조사대상 i 4 U -25U1 1 4 U -29U1

2 x x

- 전적으로 확신한다 零 l 5 4 l

- 긍 절적이나 비판적이다 출 3 5 2 8 1 2

- 작신하지 많으나 적응하고 있다 출 3 3 4 2 3 3

- 아무래도 좋 다 출 5 4 l

- 답변을 거부한다 출 7 l 8 4 8

- 모르졌다 출 5 3 2

3.5. 독일를제얘 대및 자세

l97o년포까지 청소딘을 포합한 서독주민은 독일분제의 해결을 서독의 중자

대한 정치적 과제라고 로고 있 다. 이와같은 자새는 등방조약과 기본조약이

서 명될 이후 및화되 있다. 동방조약과 기본조약 채 결이후의 동 . 서독관계 정상

화로 인하여 독일정적은 거의 됐전으로 사라지 고 여타의 정치과제가 긴급사항

으 로 등장 하 다 . (ll)

l987및에 실시된 설문조사시 l4세-2l세 서독 청소딘중 26x가 특일 정책을

"매우 중요하다"고 로있으며 3o2가 "중요하다"고 로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부

터 독 일절책은 연방정부의 긴급해결 과제 순위도에서 하위를 차지하기 시 작하

다. 특히나 렇은이 들에게는 그들과 직결될 직장의 안징(79x가 "매우 중요하

다"고 응답), 찰경로호(73X), 군축정 책(63x)과 같은 분제가 더욱 중요한 사항

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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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l2리로 설정된 정직분야중 독일정책은 제8위 는데 >가격 정적*과 >대외

정적'로다 익간 상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 다. 그러나 이와찰은 조사결과가

곧 독일분재의 인심인 분단이 받아들여지 고 있출을 뜻하는 것은 아니있다. 릴

은 세대들에게도 독일 를일이라는 염월은 어느 시대를 박른하고 배제할 수

없는 중대사 다. 꾸준하게 대상자의 당 소속과 찰계없이 실시된 여른조사 결

과 , 서독청소및의 2/3는 양독의 재를일을 주장하 는데 성인의 겅우애는 8的

가 재를일를 지지및다 출

재를일얘 반대誰던 사람들의 비를은 모든 조사및도와 인령층애 걸쳐 항상

lo2미 만이있다. 그렇지 만 潛은이 들은 대체 적으로 정치얘 부관하고 분단상찰과

직접 관련이 없있으므로 그들얘제 재를일이 란 별로 중대사가 아니있다 零

분단상황과 매우 연관되어 있던 동독청소및들의 재를일얘 대한 자새는 상이

該다. 동독 공산당의 교조주의 적 교육에도 불구하고 l984년 이들 동독청소년

들은 서독 칭소년들과 비교할때 월및 밥은 수치가 분단의 극복을 주장하됐다 출

그 반대로 2재 국가라는 현상유지를 지지및및 동독청소년은 겨우 l料에 지나

지 많있다 출

< 도 표 4 >

동 . 서특 통 일

조사 연도 l984 년

조사대상 14U1-29U1

서독 (x) 동독 (%)

- 될찰다 6 8 7 6

- 월하지 많는다 7 l 3

- 해 도 를 고 안해도 좋 다 2 5 l l

- 재를일이 가 능 하 다 3 4

- 가능할지 모르됐다 2 9 3 7

- 불가능 하다 6 8 6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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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일이 다 및간에 걸쳐 새대에 관 계 없이 빈할없는 소망 사항이 지 만 재를

일 달성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이 매우 상이했다. 장딘층은 M역사적으로 할깨

소속되 있및 것은 를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던 반및 재를일을 지지하및 청

소및들은 "양독간 생찰 수준의 정준화", "국재적 긴장찰화"와 같은 것을 재를

일 성취 소망 근거로 제시識다. 청소년들에게는 공를될 역사라는 사실자채만

이 재를일애의 유일한 근거가 아니 다. 동독절소년들의 깅우 재를일얘의 소

망은 어김없이 등특의 정치체제애 대근 거부현상과 직결되어 있 다. 그들중

소수만이 사회주의 적 재를일을 원및고 거의 9여정도가 서독식 민주주의 채제

로 독일이 를일되 는것을 지지 하 다. 그들은 비동명 해결방안t 즉 특 일및체가

중립화되 면서 를 일 유럽속에 자리잡게 되기를 희망識다. 그 반대로 제를일이

란 곧 민주적 해결 방안으로 달성되 어야 한다고 로고있및 서독 청소년들은 북

대서 양 조약기 구에 굳제 결속되 어 있는 독일을 최고의 이상으로 로있으며 정치

적 중립화를 댓가로 지불하는 재를일애 대해서는 거의 지지하지 않았다 출

그러나 이러한 재를일애의 9 가 지 불 를제는 l989년 가을사태가 벌어질에까

지 일종의 가 정에 지 나지 많있다. l984년 도 동 . 서독의 暇세-29새 청소 및 중

재를일의 현실 적 가능성을 믿는 사랍은 5x도 넙지 많았으며 약 l/3이 나 되는

사합들이 정치 적 및가 지불사태가 오는 것을 원하지 많았다. 그대신 주 민 대

다수애제 정치직 및실과 소망간의 격차는 엄청나게 誰다. 이와같은 현상은 분

단이 지속되면 지속될 수목 절및 커 됐는데 서독의 l4새-2l새 청소년들에게 실

시및던 설플조사 결과가 이를 잘 나타나고 있다. l972및중 이들의 키가 재를

일을 꼭신하고 있었으며 46%가 재를일을 전적으로 배제하지 많았는데 l987및

에는 그 수치가 각각 5x 및 2lx로 떨어 됐다. 지 난날을 돌이켜 볼때 재를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같은 희망처 럼 로 는데도 재를일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있다는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닐수 없다 출

4 . 청소및의 관점으로 본 결른

대 변혁 이전에 시행되 있및 로를 여를조사의 결과, 독일를제의 의미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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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분재로다 절및 미미望윰을 료여주고 있다. 그러나 또한 이와같은 여를조

사결과는 를일에 대한 염편이 내특국경을 조월하여 그 의미를 전연 상실하지

많았음을 반 하고 있다. 예나 다를없이 상존하고 있는 친적과 친지간의 관

패는 장벽과 철조망이 라는 인위적인 장애에도 불구하고 동득을 탈를하려는 피

난민과 떠나려는 이주민수가 글가努출애 비추어 볼때 를독주민의 대다수가 를

독의 현실을 거부하고 있있음을 로여주고 있으며 이와같은 현상은 분단이 전의

독일을 체험하지 를및및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도 분단의 모순성을 잘 인식하도

록 해주있다 를

무엇로다도 동독의 청소및들이 분단을 결코 받아들이지 많았다는 사실은 그

들이 분단을 극복하고자 초력該으며 각별한 참여의식을 갖고 있있다는 것을

반명하고 있다. 재인적인 불이익을 갑수하며 동독사회의 잘못된 발전얘 대하

여 그래도 견해블 표떻望던 사랍들은 대부분 절은이들밖애 없 다. 그들은 료

한 l989년 이를 여를 헝가리 , 채코슬로바키 아, 를랜드를 거쳐 대대적인 탈출

을 감힝, 동독애서 사태가 급격하게 진전되도록 하 및 장본인들이다. (그들

의 대종은 3o새미 만이.있음) 그리고 동독을 터나지 많고 i989년 ii월 "우리 는

국민이다"라고 외지면서 공산정권을 무너지 도록 유도일및 사람들도 다름아닌

정소및들이있다 출

한편 동독을 터나 서독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은 서독청소및들로 부터 대대적

인 료응을 받았다. 국경이 개방될 이후 수많은 절은이를이 블 려들 있

는데 그들의 여행목적은 동독지역의 현찰을 파악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

들과 연대의식을 발위하기 위한 것이있다 출

l99o및 lo월의 를특은 물큰 청소년들로부터 광범위하게 호응을 받았는데 이

와같은 포응도는 를독직 존에 l4세-25새 청소및들애게 실시했던 비교연구조사

에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또한 이러및 롱계치 는 및은이들이 기성세대로다

를일애 대하여 신중한 자세를 로여주고 있음을 반업하는 것이기도 한데 동 출

서독간의 관점의 차이가 매우 두드러진다. 즉 동독청소및중 82가 를독에 별

관 심이 업거나 ll2가 롱독에 거부의 식을 반 합에 비해 서독 청소및의 약 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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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를특에 거리강을 갖거나 거부감을 나타린다. 그렇지 받 동 . 서독의 회의른

자들이 를일자체를 비판하는것은 아니있고 를독이 너부나 급속히 진힝될데 비

받이 가해했다는 특징이 있다. 서독 청소및들에게서는 '를일의 댓가'가 동독

청소및틀로다 거른필때가 매우 잦있다 를

5 . 심리적인 측면얘서 를 일 달성

구서독지 역 청소및들은 블독애 따르는 미래의 재 정부담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접을 로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익숙되있및 일상생활조건이 대체 적으로 유지

되는 가운데 를 일이 되어야 한다는 대다수의 소망이 달성되 있다. 더구나 M동

독이라는 반대 모텔"이 붕괴됨애 따라 청소및들은 독일인방공화국의 정치 적 警

경제 적 기본월 적에 대하여 눈에 띄 게 긍 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출

그 반대로 신 연방주애 있는 청소및들에게 를일이 라는 것은 전연 판이한 방

향설정, 가치관의 급진적 인 선회 , 생찰조건의 찰전한 및경을 의미하는 것이

다 . 자유, 자 유 로 운 여 행 , 재 인적 발진가 능성 을 쟁취해 늘 고 도 직 업의 장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적 안정성 이 확로되 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제공되 및

사회의 각종 안전대책 상실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다. 이와같은 사희 적인 안정

성 제공이 동독 청소년들이 과거에 서독과 비교할때 동독이 갖고 있던 유일한

긍정적 측면이 라고 생각하 기 때분에 분제가 야기될다. l99o년 가을애 실시

및던 설문조사에 나타난 결과가 로여주듯이 동독청 소및의 대다수는 서독의 정

치제재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사회주의의 인도주의 적 이상으

로부터 완전히 결별하지 못하고 있다 . 그들은 시장경제체제의 출를한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시장경제제제의 사회복지 적 측면애 관하여서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그들의 2/3는 상당기간동안 "2등 시민"으로 머물지 많을 수 업다고 걱

정하고 있다. 결른적으로 신명및방주의 청소년들은 신뢰와 불안, 호기심과

내적긴장감이 출합될 가운데 착잡한 십정으로 를 일독일속으로 융화되 고 있다 準

그들은 생필품이 중부하게 제공되고 휴가를 새를제 구상할 수 있는 가능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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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청소및과 특일를일

찰은 를독과 더불어 가능해 진 긍정적인 변화를 를엉하고 있다. 그럼어도 불구

하고 1414-25세 동독청소년중 약 l/3은 "미래얘 충분히 적응하기 힘를지도 료

른다는 걱정M에 사로잡혀 있다 출

동독청소및들의 인생의 복표는 서독칭소년들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 결국

동독 청소및들이 를일독일에 성공적으로 융화필 가능성은 그들이 과 연 얼마만

에 그들의 목표를 실현한후 대등한 독일인이라고 느끼게 될를지 여부에 달려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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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 . 청소딘차 독일를일

< 註 >

l) 이 언구는 동독을 방문한 서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두 설문조사롤 근거로 함출

조사 찹가자들은 동독의 상찰애 대한 개인적 입장외에도 동독주민의 입장 및 긴해

에 관한 정보를 재공함. 말하자면 조사에 참가한 서독방문자들은 어느정도 제 3

자 긱인 동독주민의 '대빈자' 익할을 했다 하겠출 (대빈자 언구방식). 동독주민의

행동방식 및 입장에 관한 구체적 인상을 갖고 특정 주민집단으로서의 귀속등을 일

정한 사랍과의 대라 (설문에서는 'x 라는 사람')에만 관린시키기로 함출

2) Infratest KonBunikationsforschungs Aktuelle Einstellungen der Deutschen in

Vest und Ost zur deutschen Frage und zur ViedervereinigUJig. Munchen 1984

unveroffentllcht;

3) Infratest KoBBunlkationsforschung: Jugend in der DDR, Munchen 1985, unver6f-

f e n t l i c h t ;

4 ) Infratest KoBBimikatlonsforschung: Die DDR und die deutsche Frage. Informatl-

onsstand und Einstellung der bundesdeutschen Jugendllchen, Munchen 1972, Mun-

chen 1981 sowie Miinchen 1985, unveroffentlicht;

5) A . 誇函hler/R. Hilner: Die Deutschen und ihr Vaterland, Miinchen 1988;

6) Infratest Kominanikationsforschung: Die Jugend und die deutsche Vereinigung.

EInstellungen von Jugendllchen in Deutschland-Vest und Deutschland-Ost, Mun-

chen 1990, unveroffentlicht;

7) 이에 대하여는 v. Weidenfeld: Die Frage nach der Einheit der deutschen Nation,

Munchen/Wien 1981, S . 51ff. 참조 출

8) 이에 대하여는 A. Kohler; Einstellungen von Jugendlichen zur DDR und z u r

Deutschlandpolitik, ins Studienstatte fur Politik und Zeitgeschehen e.V.

(Hrsg.): Schriften und Materialien zur Deutschlandpolitik und Europapolitik.

1984, S . 5-24 참조 출

9) P . Alter: Das Nationa1bewu/5tsein der Deutschen. Entwicklungslinien und Anfra-

gen, in: W . Weidenfeld (Hrsg.): GeschichtsbewuStsein der Deutschen, Materia-

lien zur Spurensuche einer Nation 2. Aufl. Koln 1989. S . 97-110;

lo) 이에 대하여는 A. Kohler/R. HUmer, a.a.O., S . 72ff 찹조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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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 . 청소련과 특일를일

ll) 卽 년디 중반까지만 해도 (예문답 얼는) '자유로운' 설를조사어서 를일출 인방정부

의 가장 중요한 과제토 즉를적으로 답빈만 겅우가 가장 많았출(45 t). 1983년 동일

한 릴문을 반복했을 때는 그 비율이 l x 이하로 걱감함. 이메 리하여는 E. Noelle-

Neuiaann: Im Wartesaal de r Geschichte. Bleibt das Bewu/?tsein d e r deutschen

Einheit lebendig?, in; V . Veidenfeld (Hrsg.): Nachdenken tiber Deutschland.

Materlalien zur politischen Kultur der Deutschen Frage, KOln 1985,3. 133-1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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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l

라니 피밴류나이더 ik

(Melanie Piepenschneider)

l. 정치 적 의의

국외로 여힝을 하거나 외국인들과 만나는 것은 다른국가나 사회얘 대한 잘

를되있거나 부정적인 사고방식 이 바로 세위지 도즉 해주기 도 찰다. 그러나 선

입견이 강제로 해소필 수는 없다. 사고방식 전활의 중요한 전재조건은 외국의

중요성 애 대해 새로이 인식하고 관 및정로를 취득하는 것이다. 분쟁해길시 즉

력수단 사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시 민들의 머리속에 다를사람에 찰한 인상이

어떻게 잠재하고 있는지 얘 적지 많이 달려 있다.(l) 다른사람애 대한 신뢰가 고

및 를수곡 위기를 전쟁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라지 를하도목 해준다 출

여힝의 가능성은 양독관재얘 있어서 항상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 다. 독 일

인방공화국(이 하 및의상 서독) 측으로 볼때 청소년들의 독 일및주공화국(이 하

및의상 동독)얘로의 여행은 동독이라는 다를국가에 관한 여른조성 과정얘서

중요한 요소있다. 더구나 청소및의 동독여행은 동독정권 이 추구및및 서 방측으

로부터 분리정적을 극복토록 해주는 동기유인이있다. 정소년의 동독여행과 더

불어 동독에 대및 이질화 경향이 없어지도록 하고 동독에 대한 적대갑이 감소

되도록 하 다. 여행가능성의 로장은 동독측에게도 다윰과 같은 2가지 정치적

기능이 있 다. 첫재는 서독여행이 다를분야 제한조지애 대한 분출구(Ventil)

역할을 하 고, 그 둘께는 동독시빈들이 서독의 정치제도와 조우합으로써 그

애 대한 부 정적 판단이 부각되 도즉 하여 일종의 억지기능이 확로되기를 희망

및 다 .

동 . 서독간 청소및 교류가 비록 양독관재중 극히 일부분애 지나지 많는다

k 마인츠(Hainz) 대학 절치학언구소 유 럽청소년부 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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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청소및 교튜

할지 라도 길코 전반적인 양독관제로부터 분리하여 로아서는 많될 것이다. 웨

냐하및 양독관계의 진전상황은 항상 청소및교류라는 분야와도 길이 관재되 어

있있기 때를이다 출

2 . 청소년들의 동독여행 동기

청소및 교류얘 참여하는 동기는 다양및다. 우선 서독의 교사들 76%가 들독

으로 여행하기를 희망및는데 , 조중고교생들은 단지 24x만이 동독으로 여행을

희망및다.(2) 아울러 동유럽 이외의 다른국가로 여정한다는 것은 동독 청소년

들의 가 장 를 소망이있다.(3) 동독이라는 나라는 서독청소년들이 휴가를 로 낼

만한곳은 걸코 아니 있다. 수많은 절소년들에게 동독여행이 라는 것은 곧 료험

불확실 , 이질갑과 같은 어위들과 결부되 어 있있다, 동독으로 가는 길은 온를

선 입견과 해곡된 이미지로 릴철되어 있있는가 하및 심지어 불안감마저 없지

많았다. "어및지 그 나라는 트리니다드나 캐냐, 싱가폴로다 월및 멀리 있는

것 같얘" 라고 동독행 수학여행을 막 출발하려 및 한 학생이 출발직 전의 심경

을 토로識다.(4) 풍습과 사고방식 이 다르고 언어라는 장얘가 있으며 , 심지어

l,ooo 릴로미 터나 떨어져 있는 스페 인이 오히려 절및 가깝고 안십되는 곳이기

도 및 다 .

서독의 청소및들은 여행소감에서 다른 독일에 대한 잘를될 관짐은 불톤 동

독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았다고 대당하고 솔직하재 피 력한적 이 부지 기수있다 를

할으로 동독을 체제간의 차이점이라는 관접얘서 만 볼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

고있는 사람들에 비추어 로아야졌다는 절소년들의 사고방식의 전활이 뚜렷이

나 타 릿 있다 출

3 . 동독여행의 파급료과

동독과의 접촉결과는 몇가지 자료에 다읍과 같이 반 되 고 있다. 즉 청소년

의 약 10-25X가 자신들의 경헙으로부터 동독을 알게 되 있으며 ,(5) 12%가 학

창시 절의 수학여 인을 통하여 동독을 알게 되었다(6)고 한다. 이와 같은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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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卵및대 조부터 약간증가하는 주세됐다. 여정의 빈도가 증가합얘 따라많
은 학생들이 득일속애 있는동독이라는 다를나라를 인식해로려고 편으며 #공
를의 귀속갑정이 커져가고, 접촉을 괴속하고 설어하는 대답성마저 커져랐다.

(7) 그러나 서독청 소년의 39x가 를독시 민과재인적연고가 없기매를에 동독

행여행이 장애를 받고있다고 시인該다. 서독절소 년의절대다수가 동독에 친

적이나 친지가 없다고 답변및다.(8) 통독으로 수학여행을 및던 청소및중 단
지 料만이 친구들에게 동독여행을 가지 발라고 릴및다.(9) D개의 국가를 선

택하라는 국가별 친근감 조사애 따르및 동득은 제3위를 차지하고 있있다. 를

란드나 소련은 더하위 다.(lo) 서독청소및의 85x가 동독을 동구권 국가중

유일하게 유럽의 일부라고 로았다.(ll) 한학교에서 8oo및의 학생을 대상으

로 실시한 .설를조사에 따르및 약6ox가 동독을 외국이라고 르고 있 있다 . 그

러나수학여행을 마친후 동독을 외국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3ox로 줄어를있

다.(12) "핀연색다를 여행이 됐고, 외국여행은 아니있으며 , 그렇다고 국내여

행도 아닌 정말 이상한 여행이 있다"(l3)라고 동독행 수학여행을 다녀온 한학
생은 결른을 내됐다 출

4 . 협정과 합의

l972년 동 ' 서독 를행조약은 양국간 여행교류의 기본월적을설정및다, 그러

나를행조약에는 청소년 교류에 근한 정확한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많고 단지

동독행 관광여행과 게인여행얘 관한규정만이취급되 어있을뿐이있다. l98l

및lo월 글미트 서독수상과 호내커 동독공산당 서기장의 회답얘서 절소년 교

류를 강롸할 것애 합의하 다. 그? 따라독일연방청소 년단(Deutscher Bun-
desjugendring : DBFR 이하 펀의상서독청 소년단)과 자유독일 청소년단(Freie

Deutsche Jugend : FDJ 이하 및의상동독청 소년단)은 l982딘 9월대대적및관

광차천의정소년교류애 관한기술적새부사항을 규정하는 공동성명에 서명望

다. l9加 년 양독문화협 정과더불어 - 비록형식적이나바- 청소및교 류 증 진

의 대상단체를 직업교육출련과정 얘있는학싱들과 일반학생들에게 곡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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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 n조에 규정해 늘및다. 그러나 이화같은규정은 동독학생들얘게는 실

현되지 를하었다. 더구나 각글정소년 받체간에는 그교류프로그램이 지도자

급 중십이있고 여행단 조직자의 교류가 주및다. l987및 동독공산당의 포네커

서기 장의 서독 공식방분을 계기로서베를린 청소년에대친규정이수릴되 었다.

l988 년 ll월 3o일자 동독의 여행시 행령은 동독시 민에대만공무여 행, 찰광여

행, 개인여햄과 찰은 것을규템하고 있다. 이시템릴 제7조애 l8세 미만의

동독시 민이동구권 이외의국가로 개인여행할경우신청서를 재를할 필요가

없다고 저출으로 상세하게 기즉되어 있다

5 . 통 재자료

的 년대 중반부터 교류의 규모가 대즉적으로 증가되 었다. i987년중 4,900U

단채가 77.000명이 참여한 가운대 동독으로 여행및다. 그중 8ox는 학생들의

수학여행이 었다. 동독으로부터는 i27게 받채와 할깨3,76o명 이서독으로 여행

편다. l96l딘 때를린 장벽이 구축되기 전연간정소년 교류증가를은 평글 5x 정

도 는 대 이 수치는 다른 유럽국가와 가편및 청소및교류 증가율애는 전및비

교할수없는비비한 것이었다.(l4) 동독찰료글은 이와찰이 부진한 교류이유

를 동독의 숙박시 설이 불비하고 서독의 물가가 동독과 비교찰때 너무나 비바

기 때분이 라고 하었다

i989년 ll원 9일 양독간 국경이 기방될 이 래 지난수년 간과 비교헤로면 상호

방를여행은 게인여혀은 를른단제여힝이 모두즉발적으로 를가및다. 즉이는

공식방를이나 말남출 위한일정따위와 같은계획에따른 엄적하고 형식적인

만랄이 늘어난 것이아니라자발적 인여행이증가및출출 를하는 것이다. 따 라

서이와장은 사항를 교육학적 배경에 따를교류대책이라고 블수는 없다.

6 . 칭소년 고류의 질적및 및및

5o및 대 글반부터 임소년단채의 지도자들이 간헐적으로합의에따라친찰및

다 . l978및9터 서독절소및단과동독청소및단은 청소및 단체의 여행단조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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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청소널 교류

및 직월간의 정규적인 교류 실시에 합의하었다. 교회단제간의 접측도 없지 많

았다. 그러나 광범한 청소및교류는 l983및부터 비로서 시작되있다. 6게의 선

정된 정소년 여행 주선단체(동독의 '청소년여행사 ' 와 서독의 5개 여행사)가

(l4세로부터 3o세의 ) 청소년 단체여컴을 위해 동독행 수학여및 및 인소및여행

이라는 상품을 제공하었다. l988닌 이래 서베를릴 를신 청소및들도 이와 찰은

프로그램에 포함되 었다. 그 대부분이 즉흥적 으로 모집될 여해단채 지 수학여

행이나 동독청소년 단 희를만으로 구성된 단제여행이 아니있다. 동독을 대상으

로 하는 프로그램(여행경로, 방문자, 숙소)은 동독의 국가기찰과 사전합의는

물를 리가가 절요및다. 이와 같은 여행에는 l명의 동독측 수행될이 함께 다녀

야 한다는 것이 절대적이 고 필수불가결한 조건이있다. 따라서 동독내얘서 마

음대로 여햄할 수 인는 가능성이 만 사실상 전연 없는것 이나.다를없었다. 친척

방분 여행과 같은 비조직인 청소년 관광여 행과 감은 개인여행은 동독으로부터

매우 소흘한 취급을 받았다 차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독일의 서즉으로부터 동즉으로 향하는 여행은 대폭

글어들고 그대신 동쪽애서 서쪽으로 향하는 여행끽이 장사진을 이루있다. 장

역이 있을때애는 동특으로 여해하는 사람들이 필및 많있다. 동독이 붕괴하기

이전 채결및및 기존 청소및교류 프로그램(유럽공동채, 독 . 불 청소년 교류기

구, 기타 단체얘 의한)이 서둘러서 진행되및다. 를일조약이 제결될 이후 신설

5게주는 독일언항공화국의 일부로서 각증 청소년 교류 게적에 참여하고 있다 출

7 . 절 를

잉독간 정소년교류는 다출과 란은 를글힝 적인 곡징이 있다 출

- 잉적측및 : 동독청소및들이 사독을 말기료다는 서독청소및들이 동특출 핀딘

많이 알제 되었다. 8o및대애 접어들어 동 . 서를 블블하고 청소년여힝자 를수

는 증가하었지만 각자의 사희채재속의 찰동에 지나지 많았다. 따라서 상이한

싱활찰겅과 사희적응조건 얘 대한 진정한 이해나 고찰찰은것은 없었다. 서독으

로 여행온 동독단체를은 대부블 그들과 비슷한 세계찰을 갖고 있는 서독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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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청소년 교류

소 년단제 와 선벨적으로 접촉하었고 서독학생들은 동독여행시 제제애 맹종하던

동독정 소년단의 대표들과 공식적인 접측만을 및을 찰이기 때분이 었다 .

청소년 여행자의 연령구조는 매우 상이했다. 서독의 절소및들은 대부분 조

중고교인이 었출에 비해 동독청 소년를은 최소 26세가 되어버및 장년들이 많았

다 . 동독에서 서독여 해을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사회와 가정애 묶여있어 그

채재를 벗어날 수 없는 를정계층에 속한 사량이어야 및다雌

청소및교류의 를계수치를 볼때 활연 청소및교퓨라는 게련을 사용할 수 있을

는지 의문스럽지 많을 수 얼다. 엄격한 의미로 볼떼 진정한 단채간의 상호방

를 교류는 이즉되지 를및다고 할 수 있다 출

- 질적측면 : 동독에서는 국림청소및 단체 내지 국가의 를재를 받던 청소및 조

직이 전적으로 청소및 간의 긴남얘 대한 조직을 답당該다. 그러나 이러한 단재

들은 서방측애서 를용되고 있는 다월주의 적 단체개 념애 입각한 단재들이 아니

다 . 서독애로의 여행은 제재에 밍종을 조건으로한 일종의 포상으로 채제순응

을 위한 교육적 기능이 있을때가 다반사 다. 동독의 청소및 시민들은 정소년

찰동단체나 직업출릴교육시 출를한 능력을 발취및을메 료상으로 료한 사회주

의적 인간관 형성과 관람이 될때만 여행이 가능努다 春

따라서 동독측의 정소및교류대책이 만 다딘주의 . 언를의 자유, 민주주의 7 l

본천리 등애 대한 서독 정소년들이 갖고 있던 사고방식과는 동떨어 진 것이a

다 . 여행긱들은 자신들의 규정에 어긋난 일을 하고 있지 않나하고 항상 갑시

받는 느립출 받았다. 공식프로그템 이외의 만남 -만일 그와찰은 기회가 자발

적으 로 조직되어 주어진 겅우애- 은 언계나 블법이라고 매도되기 일부 다찰

동특정 발체여행의 프로그햅애는 관광적인 요소가 많은 비중을 자지하고 있었

다 . 동독청소및틀과의 만남이 할 오로지 공식경로를 를해서 만 실헌되 있다. 동

독에서 는 청소및 단채 여행조직자들의 만남 역시 세월이 흐를에 따라 시들해됐

다 . 웨냐하및 여힝 주프도 만나는 사할들도 언제나 번함없이 발에 박은를 하

a 7 l 때문이 었다. 동독정소년 단 지도부애계도 새로출 흥미거리가 없어됐고 만

나기 위한 익속시 간을 정하기 가 접팀더 어려워識다. 또한 과언 정소및교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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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청소년 교 류

는 것이 교육적 인 방안에 입각하여 내용적으로 학습목표에 부합하는 것 인지

의문을 제기해 죠지 많을 수 없됐다 零

- 절치체제찰의 기 능 : 2재의 독 일이 라 는 국 가 는 청소년교류의 의 미 에 관하여

상이하게 정가하고 있다. 동독측은 정소및교류의 확대를 긴 장완화정 책의 진전

상태에 연계시키려하 딘 반면 서독측은 인간간의 접촉확대가 정치적관계의

진전에 역톨력 을 발위해 를 것으로 기대하 다. 동독은 청소딘고류를 정지 적

복적에 이용을 위말 조건으로 로핀으며 서독은 절소년교류를 양독간 접근을

위한 대 진재 임은 물른 민족 적 공통의 식 유지를 위한 조건으로 르았다. 동독시

및들이 자본주의 서독의 현실체험을 통해 혐오감을 얻게필 것을 기대했및 동

특의 희망은 오히려 동독이 라는 국가의 정를성을 손상시 켜 버리는 결과를 발

고 말 및다 출

l989년 말부터 청소및교류의 강조절이 고게 달라지기 시 작편다. 양독간 청

소년교류는 를독의 대변혁으로 말미 암아 그 존재가지를 상실해 버리고 말았다 출

그대신 독일를일의 조기 및도애는 구동독지 역의 청소및들이 자유주의 가치채제

애 결속필 수 있도록 많은 는럭이 경주되 어야 할 것이다. 구동독 청소년들의

새로운 방힝설 정을 위해서 제 민족만의 화해 달인을 목표로 하고있는 전유럽 걱

교류대적이 고게 유용할 것이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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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데판 프라우부르거 sf

(Stefan Brauburger)

l. 친서 방걸속 料estbindung), 친서 방지향 (Westorientierung), 친서 방를찰

(Westintegration)

진서방결속이 란 독일이 헌법상t 외교정책상> 경재제도는 불른 정치를화적으

로 서 방세계의 일원 임을 뜻한다. 친서 방를합과 친서 방지향이라는 제님은 동일

한 분적선상에 있는데, 한및으로 서방으로 결속얘 있어서 구체 적인 헌정상 고

리고 조 약정책상 받계를 를하고 또한및으로는 주민과 정치 앨리트의 정치 문화

적 성향을 를하기도 한다 출

독일를일은 독일의 친서방결속하에 달성되 었으며 , 독일통 일은 친서방결속이

출다는 것을 실증하 으며 , 그 결속채제를 안정화시讓다. 즉 자유민주주의 질

서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은 l9則및 lo월 3일부터 기본법 23조애 라라 독 일

연방공화국에 가 입한 구동독의 각 주얘게도 적용되 며, 를일특일은 유럽공동채

와 북대서 양조약기 구의 일원으로 잔류하 다 출

비록 5o및대 친서 방결속 단게와 속도에 찰한 격렬한 논란이 반복되 있고 7o

및대 조 새로운 동방정 책은 한때나마 친서 방결속의 해이즐 료래한다고 비판되

기도 편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및방정부도 친서방걸속 자채에 대하여 의를을

제기한 바는 없다.(l) 서독주민 의 절대다수는 4o년 이상 친서 방결속을 받아들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구동독 주민들이 서유럽식 생찰방식을 쟁쥐하기 위해

서 를독채제의 변혁을 유발하 고 독일를 일애 이르게 될 것이다 출

친서방결속이 라는 지상의 목표 매분얘 종래의 M동방과의 관계" (2)를 결코

배재하지 많았으며 , 철저하게 함께 추구제 왔다. 기본법 개정이전의 및분에

차 득일 제2텔레비 젼 자유기 고가 겸 마인츠(Hainz) 대학 정치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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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기되어 있및 독일및족 전채를 위한 자유와 를일 측구 -독일 민족전채는 "를

합될 유럽속의 대등받 일월" 으로서 새계필화에 기여하도록 함 - 얘도 서독의

동구지향을 내포하고 있있다. 유럽를일과 관계되는 문구가 기본법의 새로운

및를에도 채택되 있다. 즉 통일독일은 전유럽 적인 책입을 진다는 것이다 출

l98o년대 정치 적 분제에 관한 언른에서 벌어됐및 토른을 살펴로면 독일이 라

는 데마와 서유럽 이라는 데마는 특히 독일인의 정제성과 관련되 어 잠정적이나

마 찰발하게 논의되있읍이 분명하다. 즉 정계의 좌우익을 막를하고 서독의 대

외정잭적, 안로정책적, 정치를화적 친서방지향얘 대해 비판이 따談다. 이와

같은 토른은 l98o및대 말부터 수그러들기 시작한후 l989및 ll월 9일 이후에는

내독관계의 진전에 따라 언른의 핀전으로 물러및다 출

2 . 친서 방결속에의 될 꼭적 결정

서독의 친서 방결속에 대한 원인적 결정은 서독이 성림되는 과정에서 이루어

졌다. 서독의 자유민 주주의 적 헌법은 서방새계의 것과 일치하는 것이있다. 국

내정치에 있어서 친서방지향은 정치 엘리트로부터 대체적으로 동의를 얻었다 찰

반면t 어느정도로 대외정치적 결속 및 안로정 책적 결속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인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있다. 친서방결속이 자동적 으로 독일분단을 고착함으

로써 재를일 에 역작출을 하지나 많을지 에 대한 분제가 쟁점을 이루있다 출

아데나워와 류마허의 입장간의 갈등에서 료현될 바와 같이 서독의 죠대 연

방수상 아대나위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친서방 정책을 구현

하 었다 .

이미 l945년 에 아데나워는 서부독일을 포함한 서유럽 국가들의 블합이 필요

하다고 로있다. 고러나 패전을 고려할때 조속한 친서방를합을 가까운 장래에

이를 수는 얼었다 출

패전한 적국 독일로부터 파트너 로 진전하는데에는 lo년 이 걸띤다. 특히 笠

련이 유럽에서 세 력권을 가능한한 신장하고 서방 연합국측 이해얘 반하는 입

장을 관철하고자 시도및 이후, 동 . 서 대릴에 의해 .씨방 전승국측의 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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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될 것은 길정적인 역할을 및다. 이와 같은 배정아래 서방인합국의 독일어

디한 절적방향 전활과정이 시작되있다. 서독내 책입있는 정치가들의 의견이

규합되 기 시작하 다. 오로지 서독의 경제저 력을 바탕으로한 강력한 서유럽 만

이 笠련의 정창주의를 억재할 수 있을 것으로 로됐다. 서유럽의 출체적 재건

에 유리하도특 서방연장국측이 는들의 절령지역내에 민주주의 직> 경제직 관계

를 결속하려는 의도에서부터 서독인들의 독자적 국가건설 촉구 결정이 나오게

되있다. 한국통란이 발발합에 따라 독일의 방위기 여애 대한 문계가 더욱 찰성

화 되 있다 구

친서방를합의 구채적 단계는 다음과 같은 여러과정을 를해 이루어됐다. 이

미 서방점령지역내 정치적 .사회경제적 게편과정애서 서방 군사정부애 의해

서방식, 즉 자유민주 시장경제 질서가 공고하게 되있으며 , c 위에 후일 서득

의 정치질서가 공고해 질 수 있있다. 바샬플랜과 함께 서방점령지역은 유럽경

제협력기구(OEEC)에 들게되 있다. 페터스베르그협 정(i949및)은 외교정책적으로

행위능력 쥐득을 얻게될 최조의 중요단계 으며 , 마샬플랜협정은 서독이 체

결한 최료의 국제조약이 있다. 친서방결속은 아데나워의 전략에 따르면 주권에

의 열쇄임이 입증되됐다. l949년 유럽이사회 가입이후 i952및 애는 유럽 석탄

질강공동체의 결성이 뒤따談는대 서독은 그 창림 회출국이있다. 한국동란의

결과 득일의 방위기여를 위한 적절한 를합의 를에 대한 를재가 제기되있다 출

유럽방위공동체 설릴이 좌절될 이후 l955년 에는 파리협정을 바탕으로한 서독

의 서구동맹(브취셀 협정에 의거) 및 북대서 양조막기 구에의 결속이 이특되있

다 . 이로피 찰전한 주관이 사실상 회복되있다. 친서방결속애로의 또다를 중요

단계가 l957년의 유럽경제공동제 (EEc)의 창립 및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n)

의 창립이었다. 이로피 서독의 친서방결속에의 본질적 단계는 l959년 말경에

찰 료 되 있다 출

한편으로는 유럽공동체와의 외교, 경제, 안로정책적 결속과 또근및으로는

대서양을 건너 미국과의 방위파트너십 이 독일를일 이후에도 독일 국가이 성의

핵심적 요소이다. 구주공동체의 확장, 구주정치 정력체(Epc)의 설립, 국제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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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친서 방 걸속

에서의 서유럽인의 공동로조, 그리고 를합조약의 발호얘 따른 l993및 유럽 단

일 역내시 장 목표 등이 독일연방공화국의 서유럽 적 지향성을 강화하고 있다 출

3 . 친서 방 결속과 독일를일

아데나워는 서독의 경제적 , 외교정책적 , 안로정책적 친서방결속이 자유와

평화속의 독일 재를일을 위한 절대적인 전.제조건 일 뿐 아니라 서독만 아니라

전체독일과 전유럽의 자유로운 미래를 위찰 절대적 전재조건 이라고 표현하

다. 따라서 아데나워의 생각으로는 친서방정책과 재를일 성책사이 얘 정치 . 전

략적 모순은 업됐다 를

그러나 아대나워는 동방진 豊련의 위협만으로 인해 친서방길속을 자유속

의 독일 재를일을 위한 조건으로 로지는 많았다. 독일인이 유럽얘서 정화스럽

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유럽의 민족주의 경험얘 비추어 볼때-

모든 민족이 자유롭제 정치적으로 .를합된 유럽속애서만 오직 가능하다는 것이

아대나위의 관접이있다. 따라서 그는 득일인의 재를일이라는 를제는 더이상

민족주의 사고방식 에 구속되 어서는 안될다고 생각및다. 독일인의 재를일은 오

히려 독일인의 정치적 자유와 자결권 이 최대로 로장되 는 정지적 범주의 분제

및 것이다. 고의 견해애 따르자및 서방자유주의 국제체제에 바탕을 둔 유럽

의 통합속에서 독일의 통일이 달성되 는 것이 이상적인 경우라는 것이다. 그러

나 이와같은 채제는 동 .서 갈등으로 인해 북미, 서유럽, 서득애발 국한되지

많을 수 없있다 찰

자유가 확로되 는 가운데 독일인의 재롱일이 라는 관점으로 볼때 아데나워 로

서는 친서방결속이 동 . 서 양진 사이애서 불꼭실한 민족적 인 독자는선의 추

구로다는 월및 더 미래를 약속해주는 것이있다. 반면 당시 야당이 었및 사민당

은 민족국가 지향적인 관점을 대변謙다. 사빈당은 친서방 결속에의 주요단계

마다 이 친서방결속에 유로를 표명하었는데 그 이유는 자유속의 재통일의 기

회가 친서방결속으로 줄어든다고 로았기 때를이 있다. 사민당은 동 .서 진 이

고착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양 진 의 중재적 역할을 하는 방안을 시도하 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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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 . 서 갈등이 점얘화되 는 배경하에 '이것 아니면 저것t 기라는 입

장이 양 진업 사이애서 해결방안을 료색해 로려던 사고방식 로다 월및 성과가

있는 듯(3) 로 다. 외교정책적 친서방결속 를재에 관근 정부와 야당간의 근

본적인 견해차는 l95o및대 말까지 계속되 있으나, 그 이후부터 사민당은 정부

는선으로 선회하게 되 있다 출

l952년 5월 26일자 독일조약(발호 l955년 5월 5일) 제7조를 를해 서독과 서

방 3대국은 "서독과 비슷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지며 유럽공동채에 를합

될 독일를일이라는 공동목표를 평화스런 방법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협력할 것" 에 합의하 다. 아대나워가 발의한 이와같은 합의는 서방연합국으

로 하여금 독일를일에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의무를 다할 것과, 전체로서의 독

일얘 대한 서방연합국의 책임을 명기하는 것이있다. 이로씨 서방동명채내의

독일정잭상 입잠의 분열은 극복될 수 있있다. 서방3대국 정부와 구주공동체

회핀국 정부는 l989년 ll월 9일 동독에서 대및혁 이후 서방식 독일통일을 지

지하 다. 친서방결속은 독일를 일의 장애물이 아니 으며 , 지지자들의 입장에

서는 역사적으로 조명해 볼때 절대적인 조건이 다 출

4 . 독 일인과 서 방세계

독일및방공화국의 친서 방결속이 라는 를제는 조약상의 합의나 공식적 정책차

원에긴 국한되 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각에도 관계되 는 것이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는 '서 방식 민주주의 ' 라는 말에 증오와 복수심 이 가득근 표현

방법으로서 卵서방식 민주주의 사상을 신봉하는 자는 '비독일적 ' 사상과 행

동을 하는자라는 낙인이 적힐 위험의 소지가 있었다." (4) 반및주적이고 문명

비판적 사상은 바이마르 a화국 추기 접차적 으로 서방세재에 대립되는 이데올

로기적인 혐오감에카지 이르게 되었다. 베르사이유조약의 결과로 불가피 하게

된 이데을로기적인 반갑이 외교정책을 결정지웠다. 민족사회주의 (나치증)의

전파는 독일의 반서구 사상의 전를에 의해 강럭하게 촉발되 있다. 제2차세계대

전루 서방세력과 지도층 정치 엘리트에게는 그들의 접링지역에.서 주및들의 의

5 l 6



48. 진서 방 길속

식이 -'.1방민주주의 가치관으로 전활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識다 를

4o여 및이 경과하는를안 이와같은 목표는 서독에서는 달성되 있다. 대내외 정

치적 서방결속은 새로운 전를이 되있다. 독일인의 및주주의 가치관은 다를 서

방국가의 민주주의 가지찰과 대재로 동 일하다.(5) 경험치 에 따르면 건국이 래

서독의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대한 긍지는 분명히 증가하됐음을 알 수 있다 출

l976및부터 l987년 간 서륵의 민주주의 반족도에 관한 설문조사에 의하변, 정

를 7o%~8린나 될다.(6) 다른 서유럽과 비교해 볼때 반족도는 평출지 로다 월

및 높다. 정치 적 태도를 볼때 지 난 몇해의 시위움직 임 추세를 제외하면 여타

서방국가들내 속성과 비슷해지 고 있출을 관찰할 수 있다. 구주공동체의 희될

국으로서는 불른 미국을 중심으로하는 북대서 양조약기 구의 일될으로서의 .대외

렇책적 친서 방 결속 력시 지금까지 독 일주민의 절대다수로부터 명확히 긍 정적

으로 팀가되 고 있다. 여러 서방국가와 동방국가에 대한 독일인의 친근감 조사

에서도 역시 장기간에 걸쳐 비국에. 대해서가 가장 높고 전반적으로 "친서방

지향" (7)임 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나토 이중길정(NATO-Doppelb-

eschluss)을 둘러찰 논의 , 군비확장과 군축문제 , 미하 일 고르바죠프의 펑화이

니서리 츠와 같은 것이 여른분위기 에 변화를 포래하기 도 및다. 일부 여를조사

에 따르면 로련정부 수반 고르바죠프가 북대서 양동맹 파트너 인 미국의 전대를

령 로날드 레이건로다 긍정적으료 정가될 적도 있다.(8)

서방세계에 대한 서독시 민의 각별한 친근갑은 특히 서득 건국 죠기에 형성

되 다. 마샬플랜과 때를린 공중가교는 미국에 대해 친근한 찰계를 진작시됐

다. 사희적시장경제와 국제씨 장에의 참여를 를해 일어난 경제성 장과 기술발전

은 대외결속을 포합하여 새로운 경제와 정치질서에 대한 신뢰갑출 강화시켜

주있다. 이에 및행하여 다음과 같이 겅제적 번 과 전연 무관및 서방체제에

대한 수용성 이 점차 신장되 있다.(9) 즉 서 방측과의 사뢰분화적 교류 억시 서

독주민들의 대외적 방향설 정에 많은 엉찰을 미및다. 주로 미국을 롱해 현대적

자유주의적 생찰방식 , 유행 , 읍악, 화문롸와 같은 것이 서독의 및은세대에

심어됐다. 서방세계 내에서의 찰발함 정로 . 를신 교류를 통해 생활방식의 접

근이 일어 및다 準

- 5 l 7 -



48. 친서 방 길속

그러나 l98o및대얘 접어들자 서부독일의 및를. 출판계에는 정치와 를화의

친서방결속에 저항하는 강할 조류가 형성되 있다. 특히 독일인의 아이민터리에

관한 토를얘서 민족주의 적인 방향과 서구지 향이 규법적으로든 집단적인 관점

서건 조화될 수 있는가 라는 분제가 대두되 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다른입 장이 생겨및다. 즉 신민족주의 내지 신애국주의 사상, 반서구주의

사상 그리고 새로운 독일의 독자적인 의식과 중부유럽 사상의 박이 그것이

다.(lo) 이와 같은 사상 때분에 국내외 적으로 상당한 우려가 대두되 는데
t

그 이유는 기존의 서유럽관과 유럽찰과 같은 자기확인 의 정명들이 한때일망정

퇴식될듯 로 기 때분이 있다. 미국이라는 모범국은 월납전쟁 이래 고 매력을

잃어버렸고 북대서 양조약기구의 군비확장 정책은 더욱 불신의 대상이 되있고
f

서구적 진로는 찰경출제를 배경으로 더욱 비판되기 시작하 다. 서구지 향 아

이및비비를 유발하는 데 있어서 그 의미를 일게되는 만큼, 일부 단체에서 는

민족주의 적인 관접에서 과거지 향적 사고방식 이 나타나기 도 하 다 출

극우파 언른.를판인들은 및족주의 적 입장을 응포하면서 독일의 정신문화가

다시 활성화 찰 것을 열렬히 주장하됐고, 서구를명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항하

었다. 좌파 저술가들에게 있어서도 새로운 애국적 추세를 볼 수 있다. 좌우파

에 걸친 이들간의 공를분모는 전민족적 이익과 즉일의 자결을 위해 친서방결

속에 반대하자는 것이있다. 좌경적 입장은 독일이 적대적 동맹체제내 결속에

반대하는 정화주의 주조를 이루고있다. 비록 이와같은 입장은 단지 언른.출

할재의 소수가 대변및지 만, 안로정 책상으로 비동맴 중릴화라는 사상이 여를의

포응을 받고 있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찰

이와 같은 토를은 l989년 ll월 9일 이후 내독간의 관계가 혁명적으로 진전

하게 점으로써 끝나고 그 이후부터 다른 분제가 등장하 다. 어떤 방법으 로

재혁될 동독이 서독에로 헌법에 따라 병합이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를일독일

의 친서방결속이 조약상으로 명분화 될 것인가? 및족적 를일이 동.서독 양

지억에 살고 있는 독일인의 정지를화적 방찰설 정에 어떤 파급호과를 미칠것인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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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를일독일의 친서 방 결속

양 독일간에 통일독일의 국내 및 대외질서에 대한 국내 . 국제적 차원에서

조약상의 합의는 를일달성의 전제조건이있다. 를일조약에 따라 새로 구성절

구동독 신설5게주는 l99o년 lo월 3일 독일면방공화국에 가입하 다. 그 이후

기본법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는 독 일및족 전체에게 적용되 고 있다. 서독과 를

독간에 체결될 를일조약을 비를하여 양독정부와 4대국간에 체결될 '2+ 4 ' 조

약에 따라 서독이 조약당사국으로서 체결한 긴제법적 조약과 합의는 국제기구

의 일핀으로서 체결한 조약이 기 때문에 독 를일 이후애도 계속 그 료력이 유

지될다. 를일독 일은 구주공동체의 일원이며 소련군이 구동특지 역에서 활전 철

수할때까지 제한적 이기는 하지만 북대서 양조약기 구의 일원이다. 이로씨 를 일

독일의 헌법상 그리고 국제조약상 친서방결속은 찰료되 있다. 독일를일의 달성

이후 독일인의 정치분화적 방향은 새로 가입한 신설5개주의 주민대다수가 서

방의 생찰방식 도입에 s 나 큰 희망을 걸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미 명곡하

다 . 그러나 자유주의 기본월인과 시 장경제의 기본핀꼭에 대한 장기적인 긍정

적 정가여부는 과연 고될리이 구동독지 역에서 어떻게 실및되 는가애 달려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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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프 T 프
류 레 판 브 라우부르 거 k

(Stefan Brauburger)

l . 개 관

l99o및 9월 2o일 서독 본에서는 연방하월 (Bundestag)이 , 동베를린애서는 자

유선거에 의해 선출될 동독 인민의회(Volkskaniaer)가 독일를일 달성에 관한

동 . 서독간의 조약에 동의를 하됐다. 이 조 약 비준에 필요한 2/3 이상의 의 결

정족수는 양 의희에서 료두 월및 조과되 어 곡료되 있다.(l) 이를날 연방상월 은

동 조약애 만장일치 로 동의하 다. 이로치 독일의 를일을 정화와 자유가 확딘

되는 가운데 달성시 릴 것을 규정한 기본법애 상응하는 법적 전제조건 이 충족

될 셈이다. 이 를일조약(Einigungsvestrag)애 의하여 l99()및 lo월 3일 기본법

제23조애 따라 동독의 서독으로의 가 입이 이루어識다 출

를일조약은 l99o년 6월 3o일애 료 력이 발생될 화폐 . 경제 . 사회를합에 관한

제l차국가조약후 제2차의 를 일에 관한 전반적 국가조약이다. 동 조약의 비준

으로씨 양독간의 및상과정은 종료되있다. 동 조약은 를독후 법규의 일핀화 및

경제 . 사희 . 정치적 측및에서의 양독간 생찰의 정준화를 규정하고 있다. 동

조약은 를합으로 인한 법 개정 및 서독법규의 전통독지역으로의 도입에 관한

규 정 외에도 재산형 성에 관한 법령 및 동독지 역의 특수한 경재적 , 사회 적 여

건(2)출 고려하여 참작해야할 경과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법적 성질상으로

볼때 를일조약 및 화페 . 경재 . 사회를합얘 활한 국가조약은 국제법상의 조 약

이며 , 실제 법상의 내 용 으 로 볼 때 는 국가조약이 라 할 수 있다 출

통륵의 외적인 조건은 원리적으로 소위 독일에 관한 최종적 결정에 관한

'2+4 ' 조약에 의해 결정되 다. (-)! * 2 + 4 ' 조약은 l99o년 9월 l2일 미국 1

寧 독 일 제2Tv 편집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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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련* 국t 불란서 4강 및 양독의 외무장관에의해 모스s바에서 비준되었다 출

를일조약의 내용은 승전국(특히 소린)의 승인에 의거 전혀 외교정적상의 재한

을 받지 많는다 출

역사 . 정치적으로 볼때 등 조약의 의비는 를독과정에서의 형식적 기능을 월

및 조월한다. 동 조약은 '2+ 4' 조약과 합께 전후사얘 있어 일대 적을 긋는

독일 및 유렇 분단의 극복을 위알 상징이라 하識다. 즉? 라세계억사의 일대 전

활접" 이라 하識다. 전세게 역사상 상료 그토록 상반될 체재를 갖던 양국이

과도기 도 거의 없이 상료 를합될 전례가 없있다.(3) 더구나 특일은 인접국 및

우방의 전및 통의하에 국가의 통일을 이루 다 출

2 . 를일조약의 구성

를일조약은 전분 외에 9장 45조로 이루어진 조 약 본분(l6 페이지 ), 의 정서

및 부록으로 구성되 어 있다. 그중 부록은 I 부(서독 및방법의 도입에 관한 특

별규정 : 245 페이지 ), II부(헌행 동독법 계속적용에 관한 특별규정 : 87 페

이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驪부는 양 정부간에 합의한 "미해결 재산핀

분제에 근한 공동성 명'' 으로 되어있다. 그밖에 l99o년 9월 24일 제정될 를일

조막에 관한 연방법은 동 . 서독간 통일조 약 시행 및 해석애 관한 협정을 포함

하고 있다.(4)

3 . 통 일조약의 내용

전분에서 양측은 국제공동제의 동등한 일원으로서 평화와 자유가 확로되는

가운데 를일을 달성시 키고 양독 국및의 소월이 법치주의화 민주주의 가 지배하

는 사회복지적인 연방국가임 을 강조하 다. 더불어 동독국민 이 팀화적 인 방법

으로 자유를 쟁취하고 공산주의를 와해시및 접을 높이 정가하됐다. 또한 를독

으로씨 유 럽의 를 일 및 유럽의 령화질서를 확림시 릴 것을 다짐하고 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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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를 일 조 약

3-l. I 장 : 가 임애 따를 료 력

조약의 실질적규정은 l99o및 lo월 3일 동독의 서독으로의 가입과 함깨 브란

및부르고(Brandenburg), 멕클렌부르5 - 포 어포머른(Becklenburg-VorpoBBern).

삭센(Sachsen), 삭센-안할트 (Sachsen-Anhalt) 및 뒤링겐(Thueringen)주가 독

일연방공화국의 새로운 주로 될다는 곡정으로부터 시작될다. 베를린의 23개지

역은 독림적으로 배를딘 주를 이를다. 동시에 베를린은 독일의 수도로 되는데

의회와 정부의 소재지 에 관한 결정은 를독이후로 연기되 다. lo월 3일은 독

일를 일의 날로 법정휴 일이 된다 출

3-2. II 장 : 기본 법

기본법은 6게 항록애 걸쳐 게정되 됐다. 동 재정사항들은 동특의 서독으로의

가입과 함깨 독일통일이 법적으로 찰결될 것으로 간주될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개정안 전를에서는 독일국민이 자유로운 자결권 행사를 를해 l6게주로

될 독일의 를일과 자유를 성취하 를을 강조하 다. 이로씨 기본법은 전독 국

민에게 적용되 며 f 기본법 제23조는 삭제되 있다. 기타 개정및 사항은 주민 79

딘 이상의 주에 유리한 연방상원의 루표권 지분f 를독후 공공기관이 를독과

관련 동독이 발생시 펄 법적의무로부터 면제되는 점등이다. 신설 조항인 제l43

조는 양즉지 역간 상이한 상황에 비추어 기본법상의 규 정에 입각한 활전한 를

일이 아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한 신설주의 권한이 최장 l992및 l2월 3l일

까지 , 특별한 경우에는 l995널 l2월 3l 까지 기본법 규정(제l9조 제2항, 제

79조 제 3항)에 우선찰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전 동독지 역 소유권 에 대

한 침해는(부록에 언급) 더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되었다 零

기본법 제l46조는 다음과 같이 게정될다 : "독일의 롱일 및 자유화의 달성

후 전 독일국민에 대하여 적용될 이 기본법은 독일국민의 자유로운 발단에 의

하여 새로 의결될 헌법이 시정되는 날로부터 그 표력을 상실한다." 그 밖에

롱일조약은 롱독 입법기관으로 하여금 2년 내에 헌법의 기타사항에 대해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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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를 일 조 약

찰 것을 핀고하 는대, 특히 연방과 각 주간의 찰재, 배를린 구익의 재조정 1

국가의 새로운 목표에 활한 기본법상의 규정, 재정될 재l46조의 적용 및 그

범위 내에서의 국및투표에 관한 를제 등이 이에 해당될다 찰

재정분제얘 관한 서독의 및법규절은 -각종의 경과규정과 할깨- 전 동독지 역

으로 확대 적용될다. 각 주간의 재정은 딘를 제lo6조 및 제lo7조에 규정된 조

세부담 분할원 리에 의거 종적 . 정적으로 조정되 어 지는대, 및독차원의 각 주

간 재정조정은 l994및 l2월 3l일까지 로류될다. 이 기간 동안 신설주는 조약

애 의해 설치될 '독일를일t 기금얘 의해 로조블 받는다. 동 기금은 주민수

에 비래하여 베를린 을 제외한 신설주의 일반적 재정수요의 85x를 충당하게 될

다. 나머지 l5x는 "연방정부 업무중 등독지역과 관련될 공공업무의 수행" 에

배당된 다. 기타 재정로죠 가능성은 인연방과 각 주의 주어진 여건의 변화" 에

따라 검토될다. 부가가치세는 과도기등안 신설주애 유리하게 동 . 서로 배당이

분할될 다. 소득세 분할과 관련한 특별규정은 특히 취약한 동독지 역에 유리하

째 작용하여 야 한 다 출

3-3. 麗장 : 법규조정

월적적으로 서독의 연방법은 그 적용범위 가 서독의 일정 주 료는 일정지방

에 국한되 어 있지 많고, 조약 부록 I 에 달리 규정되 어 있지 많는 이상 신설

주에도 그대로 적용될 다. 기본법 규정에 의거 주법이 아닌 동독법은 독일 및

E c 법령에 저측하지 많는한 그 료력을 유지한다. 신설주의 가입과 함께 유럽

공동체에 관한 조약 및 기타 미와 관련펀 협정, 의결, 조서 등도 동독지 역에

적용될다. 예외규정은 행정적 필요성을 고려하되 재정적 어려움을 피할 수 있

도 록 해 야 한 다 출

3-4. 린장 : 국재법상의 조약 및 협정

월적적으로 국제기 구 가입을 포찰하여 서독이 속한 일체의 국제법상의 조약

및 협정은 계속 유호하고 신설주로까지 그 호력.이 확장될다. 이 될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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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는 부목 I 에 언급되어 있다. 를독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한 정우 "를독

징부는 각 조 익 상대국과 협의하게 된다. 구동독이 피길친 국제법상의 조약은

자유, 및주주의 , 법치국가적 기준얘 의하여 검토하되 그 제속유호, 조정 또는

소멸애 관한 규정 및 확정을 위하여 유럽공동체의 관할핀을 준수하는 가운대

구동독 조 약 상대국과 팀의한다
출를

3-5. v 장 : 공공행정 및:법령

지방자치재 핀적애 의거 조약은 신설주의 행정 및 법령 시행기 관의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러주애 걸쳐 료력을 갖는 시설애 대해서는 경과규정

이 적용된다. 서독 각주와 연방은 동독지 역의 주행 정기관의 구축을 지될한다 를

다 . 특히 구동독 공만당의 독재로 인하여 정치적 탄압을 받거나 법치주의 원

꼭에 반하여 위헌 판결을 받은자를 복권시 키고 합당한 로상을 시키는 법적근

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재판이 나 행정행위의 유호성 여부는 법치주의와 합를

성 여부 및 조약의 특별규정 애 일치하는가에 따라 좌우될 다. 국가 공권력 행

사와 찰련될 권한출 가능한한 조속히 공무될애게 위입하도록 한다 출

3-6. 인 장 : 공공재산 및 채부

일징한 행정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 고 있는 동독의 재산은 l989년 lo월

l일부로 기본법에 의거한 주, 지방자치단채 또는 기타 공공정정기구의 업부

관할이 라 지 정되지 많은 이상 연방재산으로 된다. 통일조약에 의거 연방재산

으로 이및되는 전 통독의 행정재산은 당지의 공공업무 수행에 이용될다. 국가

로위부의 행정재산 및 재정재산은 신탁청으로 양도된다. 조약의 규정에 의거

연방의 신탁행정(신탁청이 아님)에 귀속되는 공공재정재산은 연방법에 의거

및방과 신설주에 각각 반분될다. 주 배당 부문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 단체도

참여할 권한이 있다. 연방에 배당되 는 재산은 신설주의 공공행 정 업무 수행에

이용된다. 공유주택은 일단 지방자치 단체로 소유권 이 이전되나 "특수및 사회

적 상찰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장경제 적 주택" 으로 사유화시 및다. 동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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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부는 재무를 변재하는 및방의 특별재산(Sonderveriaoegen)으로 위 임될다. 채

무이자는 l993년 l2월 3l일까지 연방 및 신탁청이 반분한다. l994년 l월 l일

자로 연방, 신설주 및 신탁정은 특별재산에 이전될 공동채부를 인수한다. 특

별재산은 l993년 l월말 이후로 해산될다. 외국 및 서독애 대한 동독의 청구권

및 재무의 청산은 가 입과 합께 채무 이전 및정의 형태로 재부부장관이 감독하

게 될다. 당해 청구권은 재무성 장관에 의해 신탁형식으로 근리되거나 싯가로

활산하여 및방으로 이 전될다. 동독의 종 전 대외경제관게는 시 장경제핀 직 및

구주공동체의 관찰권을 고려하여 계속 발전시 및다. 신탁청를 권리능력 있는

연방의 국유기 업이 되고 장차 구동독 국유기 업을 경쟁능력 있게 재정비하고

사유화시 릴 입무를 띤다. 국유재산은 신설주의 각종 조지얘만 사용될다. 더불

어 광범위한 경제 발전 조치를 실시한다 출

3-7. 切 장 : 는동, 사회 , 가족, 여성 , 로 건 및 활경로호

양 사희제 도간의 조정 을 위하여 다수의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제 사 항 은 츠

동 법, 의료 . 연급 . 산재 . 실 업로험 , 츠동시 장 고용촉진 정잭 전반에 해당될다 출

를동계 약법 및 공법상의 근로시 간법은 를독후 입법을 를해 가능한 한 조속히

제 정하고 공 법적으로 는동로호법을 적시 에 규정하도록 한다. 남녀 정등빕 역

시 계속 발전시 핀다. 양독간의 상이한 상황을 고려하여 직 업과 가정의 조화라

는 관 점하에서 법을 제 정한다. 늦어도 l992및 l2월 3l일까지 는 태아로호에 찰

한 를 일법을 제 정하도록 한다. 그때까지 동독지 역에는 기존의 동독법 이 제속

적용된 다 . 신설주의 의료로건 체계는 단제적으로 서독지 역 수준애 맞추어 향

상시키도록 한다. 기존의 독일찰경를장(Uiaweltunlon)에 관한 협 정에 의거 입

법 및 행정은 생태학적 생찰찰경을(적 어도 서독지 역 수준으로) 향상시키 는대

7 력해 야한 다 寧

3-8. 流 장 : 를화, 교육, 학문, 스포츠

예술 및 분화분야는 양득 를일의 기본으로 간주되 됐다. 동시 에 양측은 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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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의 분화적 실제가 類손되지 많도목 및 것을 강조하고 있다. "동독 라디오

방송TT 과u동독 Tv 방송" 은국가로부터 독립될 공동시설로 각주의 관할 업무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l99l딘 l2월 3l일까지 공존한다. 그후 방송의 지방자지

제를 도입한다출나아가 동독에서 취득및거나 국가가 인정한학교나 대학의 졸

업증 , 직업출 련 수료층 또는 자격증은 계속 료력이 인정될다. 등 졸업장료는

자 격증출 기타 서독지 역의자격증과 동일하며 동등성 이 인정될 경우는 동일한

자격을 부여한다 출

3 - 9 . 朧장 : 경과규정 및 기타

화폐 . 경재 출사회를합에 관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부는 통일조약이 달

리 규 정하지 많는한 계속 유표한다. 기타 양독간 조약 및협정으로부터 발생

하는 권리, 의무는 그근거가 소별하지 많은 이상 그대료 인수> 조정또는 청

산된다 .

를 일조 약애 동독 또는 각 신설주에 유리하게규정될 권리는 가입후 신설 각

주가 유료하게 관철시 키도록 한다. 조약은 가입표력이 발생한 후 연방법으로

서 현행법이 될다 를
재산문제애 관한 규정과 찰련하여서는 "토지 및 건물이

긴급하게 루자복적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할 경우애는計 _특별한 법적규정에 의

거- 당해 토지 및 건불 소유권의 반찰이 허용되지 많는다고 규정되어 있다출

i99o및 6월 i5일의 미해결소유권 를제 규징에 관한 공동성 명(부목피)은 조

약의 일부로 될다. 연방정부는 "전승국 및령법 내지 접령주권적 근거에 의한

재산를수(i945년부터 l949년까지 )M 가 더이상 취소할 수 없다고 확정하고 있

다 . 기 타 국가의 로상를제때 관하여는 를독후의 전독의 회에서 리종적 결정을

하도즉 일단 유료하고 있다 출

3-lo. 를일조약 부록

조 약 본를의 9ox 이상은 부록 및 의정서로 구성되 어 있다. 이 부록 및 의정

서는 조 약의 규정을 구체화시 키고 있다. 부록I은 M연방법의 동독지 역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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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에찰한 특별규정" , 부록II는 "동독법의 계속리 료력얘 활한 특별규정
를출

으로 되어있다. 각 규절은 주로 및방장관의 업무활할별로 구분되 어 있다 출

민법> 형법 또는 공법 규정은 월적적으로 를일조약얘 힝출 받지 많으며 1

양측은 각 규정을 가능하및 상세히 규정하도록 를력한다. 의정서는 를일조약

애 관한 명곡한 입장표명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베를린 주의 한계설절 및 장

래 공공행 정에 의해 수행되 어지지 많을 업부를 관장하및 공공시 설의 청산 등

에 관한 규정이 이얘 해당된다. 의정서얘서는 브란민 부르고(Brandenburg) 및

삭샌(Sachsen)주내 소르베(Sorbe) 문화의 로전 및 발전얘 관하여 규정하고 있

다. 고밖에 선거준비 및 유새에서 정당의 기회를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또한

"정당 당원의 기여금이나 기금 또는 국가의 선거유세 로상금이 아닌 재산" ,

특히 공산당의 후신인 민주사회 당(pDs) 및 구동독 제휴정 당들의 재산은 "선

거준비나 유세M 에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출

부록의 외교정 책 부분은 서독의 국제법상의 조약이 동독지 역으로 곡장될 다

는 규정의 에외를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및 서특내 외국군 주둔에 관한 조약

은 동독지 역에 적용되지 많는다. 통일조약 직후 제정될 법에서는 를독후 외국

군 주둔에 찰한 기한부 경과규정 이 곡정되 어 있다 출

부록의 국내정책 부문은 공법, 헌법, 행정법 및 로안에 관한 규정이다. 서

독 망및절차법의 동독지 역으로의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가 입 시 접까지 톨독의

망명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은 망명절차법상이 망명권자로 간주될 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전 국가로위부(Stasi)의 재인에 관한 자료 및 서류는 최종적으로 법제정이

될때까지 -동독 각료뢰 (Hinisterrat)의 제안에 의해 인민의회(Volkskaniaer)가

동의한 후- 연방정부가 임멍및 특별전권위임자에 의해 로관될다. 이 특별및권

위임자는 5인의 고문(그중 3인 이상이 동독출신 이어야 함)이 자분하게 된다 출

자료의 이용은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출

사법에 관한 부분에는 법적용, 민법, 형법, 상법, 헌법재판관할 등이 규정

되어 있다. 신설주는 종래의 재판관할 조직과는 상이하게, "조직 적 법적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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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출 감안, 인적 . 불적 요건이 충족되는 즉시 재판조직법에 규정될 법원

을 조직하고 검사를 임명만다." 민법 경과규정은 동독애 고유의 및법이 생성

되있및 사실을 감안하도록 한다. 경재에 관한 부를은 일반겅제 법t 경재정책 f

직업법, 업법 등얘 관한 규정을 내포하고 있다 출

사회로장정 책 부를애서는 근로시 간 규정, 근로로호, 사회법, 고용촉진 , 실

업로헙 , 사회로헙, 의료로험에 찰한 법적조처 외에 는령실 업자에 대한 조기정

및 규정 및 를령연금경과수당 지급 기준 등이 규정되 어 있다. M사회 로험 도입

공단"(Ueberleitungsanstalt Sozialversicherung)은 최장 l99l 및 l2월 3l일까

지 연급로험 및 산재로험 업부를 맡게될다 출

그밖의 연방 각 부처의 업무소찰에 찰하여는 청소년, 가족, 여성, 로건, 교

를, 를경, 자연로포, 핵 안전, 체신 , 전신 , 도시계적, 건축, 도시건설, 교육 f

학문정 책 및 경재협 력 부분에 찰한 기타 규정에 언급되 어 있다 출

"공직 자 및 군인에 관한 법"은 별도의 장으로 구성되 어 있다. 공직자 로수

및 연급과 관련 연방정부는 l992년 9월 3o일까지 (및방법과 상이한) 경과규정

을 재정할 권한이 있다. 일반적으로 동독 공공행 정직 종사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입시까지 유료望및 종전규정이 계속 적용될다. 를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기

타 서독지 역에 유요한 근로조건 이 동독에도 력용될다. 구동독지 역에서 불필요

한 공직자는 6개월 내지 9재월 동안의 대기 경과기간을 거친후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실직처리될다. 이기간 동안은 "대기수당" 이 지급될다. 인수될 공

공기관 종사자중 자격이 결핍되있거나, 고용 필요성이 더이상 없을 경우에는

애고 해고가 가능하며 ) 근로자가 " 인간의 존업성 및 법치주의 월적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가 밝혀지면"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 차

및동독 군인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를

l99o년 9월 l8일 조약의 시행 및 해석에 찰한 동 . 서독간의 합의는 국가로

위부 분서의 처리에 대한 로충적 규절을 를해 이루어편는데 여기서 공등으로

합의한 접근방법 이 재삼 강조될 다. 그밖에 공정한 로상을 위한 인민의회 결의

에 의거 아직까지 고려되 지 많있던 나치 정권 희생자에 대한 로상 의도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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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되어 있다. 기타 규정은 다수의 동독법 , 애릴대 연방의회 어 라견되 는 인및

회 의월의 로수> 복권 . 로상법 , 재 정적 . 경제 적 . 사회적 규정 및 통일조약 부

록의 교정 및 개정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출

4 . 를일조약의 형태 및 내용애 관찰 논쟁

를일조약의 헌법적 국제법상의 특징은 특히 양 조약 당사자중 일방(동독)의

소 이 라는 법적 료과로씨 를일을 이를다는 양측의 목적설 정에 있다. 이와 관

련 좌파 일부에서는 "국가해산조약 내지 청산조약" (6) 이라고 비판를다 출그

이유는 주권을 가졌던 동독이 서독의 정치체제로 일방적으로 를수될다는 절애

기인한다. 이 비판은 주로 동독의 특정한 M사회 주의적 우월성 M 을 브전할 것

을 주장하는 부류에 의해 비롯되 다 출

이에 대해 조약의 받성라는 독일를 일이 두게의 국가를 해체하여 새로이 국가

를 결합한 것이 아니라 붕괴상태에 늘 던 사회주의체재 국가내 각 주의 자유

의사에 의한 자유민 주주의 적 연방국가에의 가입이라고 정당화 하 다 출

고밖에 를일조약은 광법위한 경과규정을 를해 기존의 동독법의 일부가 최소

한 기한부로 계속 적용될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문제 및 낙태법의 경우는

동독지 역얘 대하여 예외규정이 적용될다. 를일조약에 각 신설주에 유리하게

규정및 권리는 각 주가 유효하게 관철시 키도록 한다. 공동 합의될 계약 규정

은 가입과 함께 현행 연방법으로 될다. l99o년 lo월 3일부터 를일조약의 규정

은 일반적으로 연방법 및 연방헌법 제정자의 처분권하애 있게 되나, 양측이

정지적으로 의도한 법적, 경제적 , 사리적 생활환깅의 조정을 위하여서는 어차

피 고전적 계약 당사자관게가 파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법적인 소 애 도

불구하고 신설 각 주는 연방상될 애서* 통독이 전 동독인 민의뢰애서 당선될 의

릴은 연방하핀과 정부에서 각각 의회 . 행정부 결동을 하게 되어 법적 . 정치적

인 연관성 은 확로되 고 있다.(7)

조약의 서명과 관련한 정치적 논쟁에서 는 일시적으로 계약 당사자간(양독정

부)의 충돌로다는 양국내 정부와 야당간의 마찰이 더 많았및 경향이 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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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원 , 인방상핀 및 인민의회 어서 필요한 2/3 다수결 곡로를 위히 방측 정부

는 양로를 해야받 및다 출

낙태 법애 관한 논쟁은 를일조약 비준 직전까지 지 속되 있다. 기민당과 기사

당은 서독의 원직적 낙태금지 규정과 동독의 기한부 낙태리용 규정을 일단 병

존시키자는 절충안에 동의하 다. 사민당과 자민당은 M행위지 원 적" (Tat-

ortprinzip)을 관철시 릴 반면 기민 . 기사당은 일단 "거주지 원리" (Wohnort-

prinzip)을 주장하 다. 이와 관련 를특의희 는 2및내에 새 규정을 재정하기 로

하 다. 통독입 법자가 이 기간 동 안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 는 아직 미지수

이다. 기사당 당수 테오 바이겔(Theo Waigel)은 바이에른(Bayern)주가 양독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낙태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임을 언급하 다 출

그밖의 논점에 있어서 도 끈질긴 협상 후에 합의에 도달하 다. 재산문제 , 경

제성장 촉진문제, 기업채무, 지방자치 단재의 애너지 공급에의 참여, 신설주의

정조직 분제 , 전동독 공직자의 장래분제 , 정당재산문제 , 기본법 제l46조의 유

표성 를제 등이 이에 해당될다 雌

국가로위부 서류의 처리에 관한여서는 최증 교섭에서 야 겨우 합의점에 도달

하 다 .

롱일조 약은 양측 의회의 표결에서 절대다수의 지지를 얻있다. 연방하월 애서

는 49o명의 의월중 47명 만이, 동독 인민의회 에서는 299명 의핀중 8Q명 만이 조

약에 반대하었다. 이 사실로부터 조약이 전반적으로 등의를 얻은 점을 알 수

있다. 조약 반대바는 다시 거부입장을 찰핀다. 즉 녹색당 대표는 사좌복지적 t

사회정인적 사항을 언급하었고, '를맹 린 ' /녹색당(Buendnis 90/Gruene) 및

민주사회 당은 더 나아가 재정정책적인 면에.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 다 출

또한 기및 . 기사당 소속 의월 l4명 도 조약에 반대하었다. 이들의 비판대상

은 낙태법, 재산분제 및 를독을 찰결될 것으로 간주하는 기분법 제23조 및 제

l46조의 게정이있다 . 를독 역 문제와 관련 차야(Czaja) 의월은 전특일 역

의 l/4이 포기될 상태라고 비받하 다. 기 민 . 기사당의 8명 의핀은 계 약에 찰

한 의회의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연방및법재판소체 기관쟁송을 시도하 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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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인 단은 및방하원 이 (조약의 국재법상의 성격을 근거로) 를일조약법 전채

에 관해서만 표결할 수 있을 를 내포될 6재 기를법 피정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결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지 적하 다. 즉 입법상의 공동발언권 이 제한 되있다

는 접이 비판의 골자었다. 반면 및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재23조 및 기본법의

를 일명제 조항을 근거로 들어 만장일치 로 제소를 기각시 졌다 출

l99l및 4월말 법원은 그밖에 를일조약에 관한 2게 받결을 내렸다. 한 판결

은 l945및부터 l949년 사 이 豊 련점령지 억내 토지 재혁시 를수될 토지의 상활을

배재한 를일조약내 규정애 대한 재소애 관한 것이있다. 법될은 상새한 근거를

들어 동 규 정이 기본법을 위 반하지 많는다고 판결내 했다. 판사들의 평가애 의

하면 전 동독정부 및 및련에 의해 제시될 조건애 대해 헌법상 최고의 복표인

를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유딘상의 양로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하 다 零

그 외의 판결은 불필요한 전동독 공직자얘 대한 소위 해고 "대기 기간" 에

관한 것이있다. 를일조약에서는 베를린이 수도로 되어 있으나, 장래 를일될

글일의 의회 및 정부의 소재지 에 관한 결정은 미정상태로 두있다. 및방상련 에

서의 표 분배애 대한 기본법 제5l조 재정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M서독지 역의

큰 주가 표 수를 출림으로써 신설주해 대하여 방어하려 한다" (9)는 비난이

대두되 었다. 이 비판에 대한 반대입장은 신설 규정으로 인해 를일독일 내에서

도 인구수가 많은 주가 연방상원 에서 2/3 다수결로 승리할 가능성 이 배제되 고

있다 는 것 이 다 .(lo)

기본법 제l46조 개정 조항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를다. 동 조항에 의하및

기본법은 "전독국민" 게 적용되나 -구조항애서 규정한 바 대로- "득일국및

의 자결권 행사를 를해 의결될 를법이 발료되 는 날로부터 료력을 상실" 한다 출

한및에서는 헌법문제가 를독과 합께 기본법에 유리하게 해결되므로 제l46조는

위헌이 아닐지 라도(ll) 불필요하다는(l2) 입장을 취및고, 다를 한편에서는 새

로운 국가는 국민에 의해 증명된 새로운 인출생신고M 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

하 다.(l3) 철꼭적으로 독 를일의 실긴으로피 기본법이 전독국민 에 의해 정

당화될 것이고 전 동독지 역 주민 역시 동 헌법 하에서의 가입을 딘편다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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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 밖에 제l46조 기정 조항은 헌법 리정이나 신헌법 계정이 단순다수결

로는 가능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많다. 헌법 조항의 게정은 연방하딘

및 및방상월애서 2린 다수결을 요찰다. "그 후애야 상장얘 따라 부차적으로

국민루표를 실시할 수 있다." (14)

논쟁의 핵심은 헌법의 근본적 게정문제가 아니라 어터한 형태로 를일조약

재5조에 규정될 권고애 따라 기본법 게정 하느냐의 를재이 다. 논쟁의 대상이

될 사항은 -를일조약에서의 권고를 넘어서- 연방과 각 주간 관할권 분배, 연

방군의 역할, 로다 적극적 인 국민의 선거찹여, 납녀정등, 낙태법, 망명권 및

사회적 기본권(를동권 , 주거권) 규정에 찰한 제안, 새로운 국가의 목표 규정

(활경 , 문화를제) 등이다 찰

롱일조약은 양득를 될에 대한 료석이 되있다. 반면 이 조약은 를일내에 헌법

자채 를제와 관련한 논쟁을 불러 일으讓다. 동독의 서독으로의 가입은 기본법

가치질서의 명백한 증명인 동시에 고나큰 도전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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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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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인민의피에서는 참석의원 38o멍중 299멍이 간성> 8o멍이 반디> l멍이 기권함 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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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Teil des Landes Berlin)가 이에 해당합. 새로 가입한 5 개의 동독주는

1990.6.22 주헝성법을 를하여 독일민주공차국의 주로 신설청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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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 die Anderungen vom Verfassungsrecht, in: Die offentliche Verwaltung, 9/

1991, S . 345-354, hier S . 351 찹조 출

B) U. K. PrewB: in:Die Tageszeitung v. 14.09.1990

7) I. v . Munch: Deutschland: gestern - heute - morgen. Verfassungsrechtliche nnd

volkerrechtliche Problene der deutschen Teilung und Vereinigung, in: Neue Ju-

ristische Vochenschrift, 14/1991, S . 865-871, hier S . 868 참조 를

8) 를일조익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내용인 Acht CDU/CSU-Abgeordnete ziehen gegen EI-

nigungssvertrag vor Gericht, in: Stuttgarter Zeitung 199錦.ll 에서 발친 할

9) F . K . Fromme: uberfordertes Verfassungsgericht, i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v . 02.05.1991 U I.v. Munch, a.a.O., S . 870 찹조 零

l0) V . Busse, a.a.O., S . 350 참로 출

ll) 이에 관하여 Frankfurter Allgenelne Zeitung v. 06.09.1990 의 기사 찹조 를

12) B . Kempen? Gnuidgesetz oder neue deutsche Verfassung, ins Neue Juristische

Ubchenschrift, 15/1991, S . 964-967, hier S . 967;

l料 를할조악이 길의되기전 인방상원에서 토의시 노오트라인 베스트팔렌주 오한네스 라

우 지사가 한 말입. J . Rau in der Bundesrats-Debatte vor der AbstiiMiung z u B

Einigungsvertrag, in: Das Parlaaent, Nr. 40-41 v . 28.09/05.10.1990;

14) V . Busse, a.a.O., S . 35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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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7 고 6

많드레아스 모6r쉬k

(Andreas Heusch)

l . 기 본 입 장

독 일를일문제에 대긴 프랄스의 태도는 독 일전체에 대 y 책입으로씨 ,또한 제

2차새재대 진의 및승국의 하나로서 ,베를린 에 대긴 로호국의 지 위로피 결 정지워

됐다. 이러친 프랑스의 지위는 프 템고T.? 루 스 및트(Franklln D . Roosevel가
를

월스 턴 저 칠(Winston Churchlll), 죠셉 스탈린(Josef Stalin)간의 l945및

얄타희 담에서 독 일에서의 프 란스의 접령.지 역 설치 결절에 의하여 부여 받만다 를

이러한 결핀애 근거하여 프할스는 오틀발 라 인란트 팔츠주, 자르란트 뿐

만 아니라 바및 및 뷔르템베르 5주 , 바이에른주의 린다우(Lindau) 구역을 포

괄하는 지 역을 점령하 다. 이로씨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여 프랑스

는 독일류일문제를 우근 독자적 긴 구주리 책 및 세계절책의 당위싫 씨만 맥락에

서 로았으며 , 여기에는 특히 박도절책적 ?) 고려가 5 게 작各하 고, 경제적

인 이해관계가 고려되 있다. 그 외에도 프간스 내에서 억사적 으로 커 긴 독 일관

이 중요한 역할를 하었다 출

2 . 지 속 적 핀 불 신 (l945근 부 터 1947 /4 8년까지 )

l945년 l원 얄타회 담 및 7 ~ 8 월 포츠담회 담에서 독 일 및 구주의 새로운 전

후질서 형성에 관런긴 결정에 프랑스는 블찹및는 바, 이로리 프랑스의 입장애

서는 다를 두가지의 결과가 조래되 있다(l).

- 양 회담에서의 결의사찰이 조 친부로 를 인되 었으며 , "얄타체재의 극복''이 될

후 프랑스의 부들의 공약이 되 었음 零

차 딘많 가족 및 는 긴문제 답할심 (Ministerium fuer Familie und Senioren)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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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o. 프람스와 특일를일

- 프할스의 외교정적은 독일과 활런된 길정이 프량스의 불참하에서 다시는 이

루어지지 인도목 하는 것을 중심복표로 삼게 되있출 聲

프랑스로서는 전후 최소 수년간은 무엇로다도 프람스 자신의 독일정책의 목

표를 부분적 , 기본적으로 다를 여타 연합국의 구상과 대항하여 찰철해야만 및

다. 이에는 주로 연합국 감독위원회 (Kontrollrat)에서의 거부권과 양자외교

수단얘 의존하여 독일을 목표로 한 집단안로의 조약체제를 구성하고 재별교섭

상대국과의 부분적 인 합의를 재도화 하 다. 주 목표는 독일의 통일을 방지하

는대 있있으며, 프랑스는 이와 관련하여 우선 구 제국의 분할을 기도 하 다 출

따라서 드골은 이비 l州4년 l2월 불 . 로간 월조협 정애서 스탈린 에제 를란드의

서쪽 경계선이 오데르-나이체 강선으로 하는데 동의하 다 를

독 . 불간 경재에 대해서는 드골은 l945및 lo월 5일 바및바및에서 행한 연설

에서 다음과 같이 밝및다 : "우리는 이곳애 프랑스를 건설하고자 한다 . . . 고

복료는 경재적 . 심리적인 를일) 프랑및의 건재 과시 > 무재한의 를재이다."(2)

그 외에도 드골은 루르지 역에 대한 국제적인 를제를 를해 프랑스에서 긴급히

필요로 하는 루르지 방의 석탄을 적득하고 루르지 방이 독일의 병기고로서 부찰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努다. 이러한 정책은 l켜5및 lo월 런및에서 재최될

외상회담 이후애는 더이상 추진되지 많있다. 피냐하면 를로토프(Molotow) 로

련 외상이 뒤셀도르프 주둔 및련군 위수대 창설 요구로씨 이와 유사한 제의에

반응을 브 으며 앵글로색슨 계를국(미국, 염국 등)이 이에 관해 더이상 거른

하고자 하지 많았기 때분이 다. 라인란트를 독일로부터 분리하는 분제가 l 9 4 7

널 4월 모스s바 외상회담에서 최종적으로 거부되 있다. 프랑스의 계획은 자르

란트에 있어서만 실현될 수 있있는 바, 자르란트는 l947및 경제적으로 프랑스

에 통합되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독자적 인 헌법을 가진 자치주로서의 지위를 적

득하 다 (3) .

독일 분할정 책이 여타 연찰국의 반대로 좌절되자 프랑스는 및방제적인 구조

를 가진 즉일이라는 재념을 추진및는 바, 동 개념은 l인8및 베스트랄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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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즉은 l8l5년의 독일얼합(Deutscher Bund)를 본 딴 게넘이다. 이러한

약화될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도 프랑스는 정치적으로 부엇보다도 경제적인 힘

이 부족하었으며 , 따라서 프랑스의 대독일 정책은 다응과 같은 근될적인 재검

토가 긴요하 됐다 찰

- 프랑스 자신의 경재적 어려움으로 하여금 바샬플랜의 수단을 수락하지 많을

수 업있다. 즉 마샬플랜을 받아들임 으로써 미국의 입장 즉 독일의 경제 력을

부를시 림으로서 만이 구주의 장기 적인 경제 력이 안정필 수 있다는 입장을 수

용하지 많을 수 없있다 출

- 모스는바 외상회답의 부정적인 결과 및 l948및 2월 체코에서의 정권교체는

독일의 위험애 대한 위기의식로다 로련에 대한 위기의식이 한층 더 심각해

됐다. l8l2및 타우로겐(Tauroggen) 협 약, l922년 라팔로(Rapallo) 조약 및

l939및 리벤트롭-볼로토프(Ribbentrop-Holotow) 협 약에서와 같은 독 . 豊간

월관계에 대한 우려가 프랑스에서는 엄청나게 증가되 있다. l948년 베를린

봉리로 인하여 프랑스에서는 료련과 및선을 마주하고 있다는 의식이~강해 됐

다 .

이러한 과정에서의 결정적인 촉매제 로서 런및게최 6게국 회의 (3재 서 방연합

국 및 베네즉스 3국)는 프랑스의 발상전활 과정애 향을 미 졌다. 즉 앵글로

색슨국들은 독일문제를 첨예롸 되어가는 동 . 서 분쟁로다 덜 중요하게 취급하

띤다. 서 방 진 애서 고 립되 거나, 이 로리 독 일 분 제 와 관련된 결 정얘 중요 한 발

언핀을 상실하게 되거나, 아니면 자신의 대독일 정책을 수정해야만 하는 대안

들중애서 프랑스는 대독일 정책의 수정을 택하지 많을 수 없었다 출

3 . 진퇴양난의 신뢰근계(l948및 부터 l974년까지 )

프랑스의 대독일정척이 지정학적인 조건에 적응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은

두가지 .차원에서 활성되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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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회십 리학적 측및

l945및 이래 프랑스의 대독일 정책은 l9l9년 이후 퐁카래(Poincares)의 정책

태두리 내애서 전재되릿다. 프랑스의 디외징책이 이러한 대특일정책 게념애

의해서 해길되기 시작일을때 및이 잡재되 어 있는 독일근, 즉 l87l및 이후 프

람스가 받은 특일에 대한 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며 , l87l년 당시 전루

패배로 인하여는 낭받적인 (긍정적인) 독일관이 아니라 군사적 . 경제적으로

위협을 주고 있는 독일관이 등장하 다. 정치 발전을 를하여 독일에 대한 부정

적 관접이 주류를 이루있으나, 낭발적인 독일관이 때얘 따라서는 아직 남아

있어 이러한 양및적인 독일상이 접합되 어 나타났다 출 독 일얘 대한 긍 정꼭인

인상은 제l차 세게대전 이후 실수에 대한 교출으로서 간주될 수 있었다. 그

러한 레지스탕스적 인 인식은 이미 l터5및 lo월 요셉 로방(Joseph Rovan)이 어

느 잡지 에 대한 기고문애서 미래의 특일은 '우리 의 업적의 적도'가 될 것이

라고 표현한 바와 같다 출

서 방국 점령지 역과 건국과정중 인 서독이 긍 정적인 독일관과 동일시 될 것은

나폴레를의 라인동맹을 및상한 긍 정적인 결과이 다 . 동 결과는 서독이 그를 대

표하는 라 인란트주 출신 인 수상 아데나워와 동일시 되 있다는 접 등으로 더 증

폭되있다. 이와는 반대로 건국과정중이 및 등득은 역사적 으로 증즉되 어출 독 일

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쉽사리 연관되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드

골이 동특을 가리켜 M프로이센과 작샌"으로 표현한 것과 활련지워 생각할 수

있는 바, 프로이 센은 독 일의 군국주의 의 상징이며 , 작센이 l8l3년 라이프치히

에서의 대살즉전 으로 프랑스에 함락되 및을떼 작센군대의 배반을 및상시 릴다 출

이러한 독일관의 2분법은 프랑소아 로몽(Francols Boninot)의 설명 즉 그가 독

일을 너부나 사랑한 나머지 2개의 독일관이 있다는 것을 기으게 생각및다고

말한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발다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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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o. 프량스와 특일를일

2) 및실 정치 적 측및

독 . 불간의 관재가 핀래의 양자적 인 성격을 상실努다는 것은 이해할만한 일

이다. 이재까지 프랑스의 독일정책이 제로 법(Zero Sum) 피임핀리애 기조하

다 면, 이재는 프랑스의 이 익이 또한 로장되 거나 아니 면 프랑스가 독일의 이 익

을 가져致을 경우애 프랑스의 이 익이 로장절 수 있다는 발상이 가능및다. 마

샬플랜에 의찰 원조는 이러한 게팀의 첫번해 시헙대 으며 , 동 시험대 위애

지 난 5o년대 프랑스의 구주정 책이 기조하 고 또한 프랑스가 건설적인 구주정

책과 를련하여 득일절책에서의 이니서터츠를 요구하고 이로씨 프랑스의 "를찰

을 를한 를재M라는 독 일정책 재념을 제속 실현시 릴 수 있있다 구

프랑스 외무성에서 이러한 를선 변경을 채택한 이래 서독국가 건설의 더 이

상의 장애불은 신속히 제거되 있다 를 워싱 턴에서 개최 될 3자회 의 결의사항애

대한 프랑스의 들의는 이미 런및 재최 6자회 의에서 루르지 방애 대한 국재관리

및 자르지 방 자치가 관철되 있기 때분애 가능및다. 독 일정책과 관련한 분쟁의

가능성은 부엇로다도 5o년대 독일의 재무장 를재와 관련해서 다. 프랑스

는 자신이 제의한 구주방위공동체 구성안을 스스로 철희및는 바 무엇로다도

독일의 재통일시 동 조약 해 약을 를해 독일의 분할에 대한 자신의 이니서비 브

를 방해하게 필 것으로 판단되었기 에를이다 를

프랑스의 독 일정책상의 가 장 중요한 목표는 독일의 중 립화를 미 연에 방지하

는 것이있다. 이는 l952년 스탈린 각서(4)애 대한 프람스의 반응 및 연합

국의 독일문제 찰련 협상과정 에서 로여지 는 바f l954및 4월 베를린 에서 개최

될 연합국 국가월 수 및 정부수반 회의에서 시 작되어 l959및 가을 제내바애서

속개되 어 무위로 끝난 일련의 외부장관회의 등 독일분재 관련 협상에서 잘 드

러나고 있다 출

드골이 두번매 집권 이후 l96o년 드골의 독일를제 관련 정상회 담 제의는 릴

예화될 동 . 서 간 대릴으로 부산되 있다. 베를린 위기시 드글은 서 방연합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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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o. 프람스와 독일를일

애서 가장 강깅한 입장을 긴지및으며 현상유지 (Status quo)를 위해서 로및과

의 전쟁도 치를 용의를 표명하 다. 명백히 로련측의 도전에 대한 드를의 반

응은 양독일 국가와의 평화조약 체결을 의미하는 것이있다 출

l963및 l월 독 . 불 우호조약 체결루 則년대 독일정책은 많은 를제로 인하여

갈등을 야기시 識다. 즉 다자간 핵전력재적(HLF)이 프랑스얘게는 자신의 구주

및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책에 대찰 반대 게념이있다. 프랑스가 l964및 l2월

북대서양조약기구 각료회의에서 전과는 달리 독일분제 관련 3자선언애 대한

독일의 강력한 요구얘 동의하지 많은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있다. l96o및

대 중반부터 드골은 로련에 접근합으로피 대서양에서 우할까지 라는 자신의 정

책게넘을 추진하려 하 다. 서특에서는 적극적 인 를방정 책 추진과 서독에 의

한 오데르-나이에선 승인을 동시에 요구하는 프랑스 를력에 대해 의구십을

갖고 있있다. 프랑스의 북대서 양조약기 구 탈퇴와 미국과의 증대되 는 갈등으

로 독일은 프랑스가 북대서 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를 야기하

는 것으로 우려하 었다. 이러한 프랑스의 태도는 드골의 동독 불승인 에 대한

확실한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서독으로 하여급 우려를 자아내제 및다 출

바르샤바조약기 구 군대의 체코 침공 및 프랑스의 경재악화로 인하여 독 . 불

간의 독일정책상의 갈등이 심화되있다. 서독에서는 채코사태로 인하여 자신의

생존이 위태로와짐 을 느됐으며 ,이점에서 독일은 프랑스가 를상정 책에 있어 과

욕을 부림으로씨 체코침 공을 도발하 다고 비난하됐다. 반면얘 프랑스는 독일

의 경제력에 대한 두려움이 현대받 "독일 인에 대한 공포"(furor teutonicus)

의 형태블 띄며 증대되 있다. 이는 독일이 마르는화의 정가절상을 시도한 연

합국의 요구를 성공적 으로 좌절시 키고, 프랑스의 경제상태가 국내정치 블안으

로 악화되 기 때문이 있다. 이때부터 서독의 경제력 에 대한 두려움이 프랑스

의 특일에 대한 인상으로 강하게 자리잡게 되됐다 출

l969및 프랑스와 독일의 정권교체는 프랑스의 독일정잭에 새로운 장을 Q 게

되있다. 신동방정책의 이니셔리브가 프랑스로부터 독일로 건너가게 되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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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방정 책은 드글이 則및대에 제 창한 많은 징적을 체리하고 있있는리 독일의

찰동얘 대한 공식적인 지지로 l97o및 3월 시작및 빼를린 찰 련 4디국 협상애서

표명되 있다. 이로치 프랑스는 자신의 지위애 걸및는 안로정 책상의 이해를 인

식 하 을 를만 아니라, 양국간의 독일정책 및 독일의 동방정 책에 대한 업향

력을 행사 하려 고 시 도하 다 찰

동독 승인분제에 있어서 쁠비두(PoBpidou) 대통령은, 서독이 동독을 승인하

지 많는 이상 서독에 대한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동독을 승 인하지 많을 것이라

언급하 다(5). 프랑스는 독일분단기 간 내내 대동독 관계를 대서독 관계로다

낮은 차월으로 엄격히 유지및다. 동독과의 이러한 팀각될 관게는 가를 이루어

됐및 공식절촉을 를해서도 해소되지 많았다. 프랑스가 l973및 2월 9일 동독

을 승인한 이후 동및 롱상잠관이 각료로서는 처음으로 동독을 방문하 다 찰

프랑스가 동독의 지위분제와 관련 얼마나 세십하게 주의하 는가는 l974년 3

월 동독이 죠대 프랑스대사의 부임시 특명및권대사 보칭에 "in 訓R"로 표현하

지 많고 "bei DDR"로 표현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쟝 프랑소와 퐁세(Jean

Francois-Poncet) 프랑스 외무장관이 l979년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서방전승

국의 외상으로는 처음으로 동독을 방분함으로씨 프랑스는 무엇로다도 자신이

긴장활화정 책의 기수 임을 과시하 다. l983및 프랑스는 서 방전승국의 수도로

서는 처음으로 동독의 를롸월을 파리에 재설하었으며 , 그 다음해에는 프랑스

문화될을 동베를린 에 설치하 다. 파비우스(Fabius) 수상이 l985년 6월 여타

3개 서방전승국 정부수반과 공돔으로 동독을 방를찰을때 연합국과의 대동독

공동교역를제가 주로 협의되 있다. 그 당시 프랑스는 서 방과는 긴 한 를상관

게를 유지하고 있있으나 동독과는 동독지 도자들이 를상관계블 정치적인 목표

에 의해 설 정함으로씨 교 억량이 미미함 상장이 있다(6). 1988년 l월 포네커의

프랑스 방문은 무엇로다도 프랑스 . 동독간 안로정 책상의 이견을 명백히 드러

나게 하 는 바, 시 락(Chirac) 프랑스 수상은 베를린 장벽 제거를 요구하 다 출

7o년대 조반 서독의 동방정책에 대긴 불신은 서독정부가 독자성을 강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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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o. 프랑스와 특일를일

더욱 키져 致다. 봉미두 대를령은 서독이 및친의 함정에 바지거나 아니면 중

립화될 를일독일 이 곧 핵부기 를 개발해내지 많을까 하고 우려하 다(7). 그러

한 우려는 현실로서 나타나지 많았으며 , 서폭정부가 구주정치협럭채(Europae-

isch Politische Zusainmenarbeit) 및 구주안로협 력회의 (CSCE)의 테두리 내에

서 동방절 책을 서구국가와의 협조하에 수행해 갈 것이라는 입장표명으로 이와

같은 우려는 불식되 있다 를

4 . 신뢰증대 및 새로운 우려(l974및부터 l989년까지 )

프랑스에서는 구주안로협 력회의 과정이 특일정책의 측면에서 무엇로다도 독

일이 구주의 현 국경을 존중한다는 접을 정가하 다. 독일를제는 이로치 양측

간에 쟁점사항이 되지 많는 것처럽 로 다. 지스카르 데스템 대를령과 류미트

수상과의 재인적인 신뢰관계로 인하여 독일분제는 5및간 특 . 불 관재메서 논

쟁거리가 되지 많있다. l979및부터는 이러한 상황이 바리게 되 있는 바, 당시

까지 독일분제를 거를하지 많았및 대스탱 대를령 이 중요한 자리에서 새번씩이

나 이를 들시에 언급하 다(8). 그의 주장은 현재의 정치정세로 로아 독일의

분단을 극복하기 는 불가능 하다는 것이있다. l979년 지스카르 데스텡 대를령

의 베를린 방를때(9) - 나를레옹이 래 프랑스 국가될 수로서는 최료의 방를입 -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계기가 되있다. 서독에서의 정화운동 및 북대서 양

조약기구 2중결 정(NATO-Doppelbeschluss)을 둘러발 논의는 프랑스인 들의 우

려를 야기시 편 바, 프랑스는 이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국가파시 스트적 인 경향

으 로 인하여 3o년 대 될헨협정과 관련한 유화정 책 및 l94o년 프랑스의 항복을

및상캐 하 던 것이다. 7o및대 말에 프랑스 정치인들은 독일얘서 독일분제의

새로운 쟁점화 가능성 에 대해 확신하기 시작편다 출 명화운동가들에 의한 시

위, 폴란드에서의 비상.사태 선포후 독일정부의 미온적 인 태도, 핵무기 페지를

둘러찰 논쟁, 제3차 제로옵션을 둘러찰 토의, 소위 일방적인 고르바죠프 열광

(Gorbatschow-Euphorie) 주세 들은 중립화 경향을 대변카는 것이 다.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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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o. 프람스와 독일를일

의 피가로지가 적절하재 표현하고 있듯이 많은 프랑스인들은 프랑스 토를

핵무기 로 성력화 하려는 프랑스의 기도는 독일인들의 찰상을 중립화 방향으로

유도할지 료른다고 추측하 다.(lo) 그러나 진단애는 별씨 처 방까지 포함되

어 있는 법이있다. M특 일을 파시스트적이 고 중립주의적인 경향으로부터 배제

시치는 유 일한 해결책은 근본적 으로 연대감을 강화시 키고 독 일인들에게 새로

운 힘을 주입시 키는 현실적인 차월에 있있다".(11) 따라서 류미트 수상과 데

스템 프랑스 대를령은 독 . 불간의 안로정 책상의 협 력을 강화하기 시 작誰다 출

미태랑 대 통 령 과 를 수상 은 이러한 정 책을 더 한 층 강력히 추진 하 으며 f

구주정 잭에서 이니서비 브 발위로 이를 로완하 다 출 공 동 소속감을 강조하는

상 징적인 재스처가 이러한 징책을 지월하 다. l985년 lo월 미데 랑 대를령 의

때를린 방문은 독 일정책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미테 랑은 를 수상

과 합께 해를린을 방를하고 분단에 대해 의견을 교를하 으며 , 미태 랑의 베를

린 방분은 " 양 국민간의 우호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 었다.(l2)

5 . 롱독과정 애서의 프랑스

프랑스의 독 일정책의 기본느선은 동독에서의 정화혁 명 발생 이루에도 불 변

이 있다. 전과 같이 프랑스 외교는 서독이 서구내애서 차지하고 있는 정치 적 聲

경제 적 잠재 력을 구주를합츠력을 를하여 억제하려 고 시 도하 다. 그러나 독 일

사태의 발전과정에서 프랑스는 구주를합의 추진을 를해 동독인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려고 한 방안을 포기해야만 및다 출 l989년 l2월 미테 랑 대를령 의

동베를린 방문은 그 가 르러져 가 는 동독을 안정시켜 딘려는 인상을 불 러 일으

惡는데 , 고러긴 프랑스의 방안을 극명하게 로여주 있다. 동 방안은 및련이 독

일롱 일에 반대하리 라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있다. (l3) 프랑스의 독 일정책에

있어서 통독을 루락하는 방향으로의 를선번경은 l99o년 2월 경제 . 롸폐통합

발표 및 l99o년 3월 8 일 동독 인민의회 선거시 기 민당의 승 리와 콜 수상의 죠

카려스 방문 이루 이루머됐다. 오데르-나이에 선을 승인하고 豊련이 독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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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o. 프람스와 특일를일

북대서 양조약기구(NATO) 잔류얘 동의합으로씨 를독과정에 디한 프람스의 우려

는 불식되 었으나 프랑스 정치 인들의 다를과 같은 우려는 여전하 다 를

- 국재 정치 에 있어 프랑스의 비중이 감소하게 될 것이 란 점이다 (14). " 2 + 4 "

희담 타결로 프랑스는 및승국으로서의 지위와 함께 독일에 대한 권리와 책

임을 상실하 다. 독일의 경재 적 위상이 를일로 인하여 높아지 고 , 구라라의

새로운 안로체계상 프랑스의 군사력의 비중이 갑소하게 절 것이다. 구주대

즉의 정치 적 비중이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프랑스는 이로 인하여 서쪽 변

방애 치우치 게 필 것이다.(l5)

- 안정적인 전후질서가 끝나고 불 안정한 시기가 도래찰 것이다. 자체분제 해

결에 주력할 독일의 국내 정치발전상의 불확실성 이 이러한 불안정을 촉진시

릴 것이다. 대외정책적으로 군축절 책과 관련한 미군의 철수로 인하여 중부

유 럽에서 전략적인 공백상태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l6)

이러한 프랑스인들의 우려의 내면에는 중부유럽 에 있어서 독 . 로의 향력

행사애 대한 우려가 잠재되어 있다.(l7) 이러한 현상유지 지향적이있던 "정

치계급"(classe politique)들의 우려는 프랑스내에서 독일를일에 대한 찰호와

광범위한 지지를 로 인 로롱시민들과는 른 대조를 로여주고 있다.(l8)

독일를일 실현은 프랑스애서 프랑스의 대외 정책의 기본 입장에 대한 정지 토

른을 불러일으됐으며 , 동 정치토른애서는 네가지 료딜을 제시하고 있다. 첫페

핵무기 애 의해 로포되 는 성역(l9)의 토대위 에서 "및족주의 적" 대안이며, 둘때

새로이 대두될 국, 미국 및 폴란드와의 우포관계(Entente cordiale) 수립

(2o)이 며, 세번페로는 지중해에서의 강력한 세력구축이 며(2i), 네번패로는 5o

및대 시 작될 독일의 구주공동제 를합정 책 등이다 . 독일를일은 그 외에도 조국

으로서의 구라파를 지지하는 측과 조국가적인 구라파 체제를 옹호하는 측과의

절예한 대립을 야기하었다. 구주를합실현을 위한 독 . 불의 이니셔티 츠는 l99o

및 l2월부터 게최될 구주공동체 정부간 회의의 주요 잇류로 등장하 으며 t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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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o. 프랑스와 독일를일

랑스 지도부는 우선 구주를합이 라는 대안으로씨 국가연합적이 면서도, 연방국

가적인 현실적인 재념을 제시하 다. 이로씨 프랑스 정부는 독일과 합께 구주

를합 실현에 있어서의 견인차 역찰을 계속 수행코자 및다 를 현재의 변혁기에

있어 프랑스 지도층은 독 일이 이러한 구주를합을 같이 수행할 큰 책입이 있다

는 견해를 갖고 있다. 구주를합의 실현은 독 . 불 관계에 있어 화해의 시금석

이자 마지막 결정이 될 것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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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당 디사찰에서 우리나라 정부기관을 포함한 각지의 참고를 위해 비

리를으로 발간한 것입니다 찰

분 자료를 부단 복제하거나 판매하는 힝위는 저작권 를재를 야기찰 것이므로

. 복제 . 를사 . 배포시에는 반드시 당 대사관과 사 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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